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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으로 t

‘’爾北韓 統合모텔에

*收數論的視角올

關한 연구

0
T

λ4
。 때(목포대)

〈要 約 文〉

韓半島의 분단은 여타 분만국룹의 갱우와 바찬가지로 東|四冷戰體옮Ij의 부산

불이다. 따라서 우t;j의 통일문제는· ‘ 1民族 2탤l ‘家 2體뿜Ij ’ 의 분만현실에서 어떻

게 체제간의 문제륜 극복하고 하녀의 국가룹 이루어 내느냐 허는 깃 c 로 구l 결

훤다.

이러한 問題에 대해 우선 손쉽게 얻을 수 였쉰 해답은 북의 체제 "[:r: 느~. l.-+ 01
L 'L r P ~1

체세 어느 일빙에 찌한 吸收統台 뱅 삭임 것이따. 그러나 南北韓의 현설을 고려

할 때 어느 일밤이l 의젠 단기직인 吸收統台은 ~7. 가능생 01 회박한 섯은 불판 결

그 대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현l 답은 南北兩體

制룹 그때로 연정하면서 정치적 봉합을 이루는 共유型 統-形態인데

코 바람직스럽지노 못하뎌‘

그리나 체제(계급)와 국사간의연방제

봉입올 주상하는 北韓의적인 경우가 ‘ 1民族 l國家‘ 2 tJ ~台政府 2體制 ’

콩입형태이다.

빙·신의

관계에서 국가의 ‘總對

的언 自律性’올 인정할 수 없는 限 體制룹 초월해서 작봉할 수 있는 탱l家판 본

질적R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뤘’뚫的인 이념펴 ;1.11 제 가 란일의 주권국가로

안정적인 똥·합올 이루는 것 P: 불가능허다.

그러면 일방적인 吸收統合이 바란직하지 않으며， 또한 연방식의 共存캘~J 統 ι

方案도 실효생이 의문시훤뎌면 어떠한 정일빙안이 i폐짧↑샌 있는 참일방안으로

jl려 됨 수 있 cj 찬 발언가? 편자기 보기에늠 상기 간의 分斷狀況으로 인해 심화

펀 民族|꺼 異質!핸파 처1 세 간의 상극적인 對7關係릅 해소하고 정치적 갤합을 이

팍하기 위해서는 넙북간에 體밟Ij補完的 相1[Jj1(敏을 풍한 딴겨l 적 인 봉일에의 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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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올 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원다. 쪽 담북이 서포 상호보완적 체제수렴

흘 뽕해 ‘構造的 相應性’ ( s tructu ral compatability) 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러

한 ‘構造的 相應性’와 증대정도에 부응하여 딴계적연 정치통합윷 모색해야

한다는 딸이다.

이에 펼자는 收數理論올 한반도와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

북의 긴장완화 및 평화봉일에 기여합 수 었는 「收敏論的 統一모웰」을 개발하고

자 했다. 그런데 이처럼 收數理論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통일R렐올 구축하려할

때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푼이 몇 가지가 었다.

첫째는， 수렴이론올 한반도에 적용한다고 하한데 그 收劍理論의 구체적언 내

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분제해결에 어떠한 도움올 출 수 었느냐

하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장」과 '3장」에 서 다루어 보았는데， 필자는 東西

兩體뿜IJ가 상호수렴찰 풍해 混合體制뭉 갑 것임올 주장하는 정통적인 수렴론자

물의 주장윷 종심으로 收險論윷 재구성한 후 이려한 수웹콘의 주장이 理論的，

經濟的 차원에서 많은 비판이 있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될 수 있으벼 또

한 南北韓간의 平;fP體制룹 정착시키고 나아가 政治的 統台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본적 로대가 될 수 있음올 규명해 보았다.

불째는， 수렴본적 봉일콘은 남북양체제의 相互收數올 전제로 하는데 그려한

體制收數이 파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 서 다루어 보았

는데， 펼자는 이것이 딴기적으로는 悲觀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樂觀的엠올 論

證해 보았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한내의 進步政黨을 성장시

키고 이룹· 통해 분의 변화룹 유도하는 둠 다각적연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윷 규

명해 보았다.

셋째는， 한반또에도 南北兩體制의 수렴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체제수렴정도

에 相應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政治的 統合올 이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에 대해서는 '5장」에 서 다루어 보았는더'1. 훨자는 南北韓간의 體制~.t&數을 통해

‘構造的 同質性’이 증대되면 이에 상옹하여 초보적인 zp:和定홉올 거쳐 ‘ 1뚫族

1聯合國 (l상 정 적 中떳政府) 2政府 2體制 ’ 형태외 國家’聯台‘-‘ 1民族 1聯행國 (I

中央政府) 2 自 治政府 2體짧IJ ’ 형 태 의 聯 Ff↑샌 聯좋~-‘ 1民族 l 國家 1政府 1體制 ’

행패의 聯훼(또는 單캠)의 단계 3료 정치통합을 이룹 수 있다고 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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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데 이러한 단계콘직 똥L 임 방안은 이상과 같은 세제수렴론의 논거를 통해

설득련을 가첼 수 있겠지만， 이려한 統合方式에 설득력올 퍼해주뉴 것은 현실

적 권핵올 지년 남북 양당사자의 똥임.방안들의 타협윌· 도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쪽 平和共存 또는· 園家聯合은 6공화국의 「한민족 共同體 統一方案」에서

제시한 ‘南北聯合’의 주장과 흡사한 것이며， 연합성연방 또는 연방은 북한의

「高麗民主聯휘端Ij 統-1J案」의 주상과 같은 것이기 때분에， 남한량국이 북한의

풍일방안을 중장기 통·얼방안으로 수용하고 북한이 남한외 봉일방안을 반기석

統 一戰略으로 깎아블얀다변 상호간의 일보양보룹 통해 rJl sr협 이 가능헬 수 있

으며， ~·i:"'-l 하여 낚의 현실주의와 북의 이상주·의기 'tj!$證法的 똥합올 이룩할 수

있다늪 만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입은 본질적으포 남북간에 쓴재하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룹 相F收敏을 통해 극복할 것원 첸제로 한다. 그러냐 분단한국의

현실에 입각할 때 빠섣 시입내에 남북이 각시 體옮Ij改草올 통해 체제외 이념의

차이룹 해소-하기륜 기대하기란 이려훈 설정이 cl- . [이라서 조만간에 넘북한이 통

입올 이룹 가납성에 대해 ;g:觀8~J 이 i:'}는 생각윷 떤쳐버펠 수 없다.

끄떻시만 장 ;;1적인 판접에사 보면 한반도의 統一問題가 반브시 비관적인 것

만유 아니다. 이세 脫冷戰時11::블 1꽂 이 하여 한‘국과 복한 모두를 그를의 냉전구

도속의 양~:T반적 지위에서 반펴하여 풍앙으로 접근한 것판 국내외의 나양한 변

수들이 촉진하고 있 6며， 한국민들은· 어떠한 난관올 뚫고서라호 통일윷 이룹려

는 강한 욕구와 외 )(.1룹 지니 jl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 찬만 놔띤 보두가 빈쪽

적 슬기블 IJ아 남북한의 冷戰s/) 對決構造룹 청산하고 평화적인 남북좁일을 조

속히 설현해야 하는데， 이러한 꽉적에 활용할 수 있한 통일모델이 바로 이 논문

애서 휩자가 세시하는 디j~劍論的 統-모펠」인 것이다.



14

I . 序 論

東西 冷戰體없j 구측 과;쟁에서 獲大園외 면외에 의해 分훨l훤 한반풍는 냉천

체쩨의 치숙과 함께 홍서칸회 k용톨te션 훌쌓決權i휠훌줄 園覆시켜 왔다. 따랴서 한반

도외 分斷은 단순히 外勢에 의해 강요훤 外在的인 狀況이 아녀라 이비 우려사

회 내부에 월정하께 內面化훤 혐실척인 分斷構造로서 ::1.5및숨율 t::러내고 있

으며， 이러한 冷戰製 싼斷構造가 한민쭉획 비학척인 삶옳 總、體的으로 規)E짓

고 있블 첫이다. φ1 렇께 불 때 한반도의 統-온 單純히 分斷前의 原狀向復옳

뜻하눈 復古的언 缺‘-‘힐 수 없으며， 표한 分斷옳 lIE路시킨 外勢的 요인반옳

중시하는 反外觸的 解校論理여l 입 zt해서 成載휩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려한

방식으로논 理念파 體制와 冷戰製 대협윷 根幹으로 하플 轉半훌의 分斷構造와

이로인해 심화된 빈쪽척 이철화률 해소할 수 없기 때분이따.

따라서 얀암戰的 분단구쪼찍 속성생’ 統‘i間題늠 국7}와 민홉 그리고 체제 (이

념)라는 3까지 차원의 문쩨에 총체쩍요훌 캡근하논 자세 7r 훨요한데， 쭈션 분

씩척 훤의흘 위해 각 차원에서의 統合의 魔;念홉 정려하변 따음과 갈다‘1) 홉

첫째로， 국가차원에서 본 敏治的 觀合은 하냐의 憲法 밑에 하나의 政府가

韓半옳에 수협 5'1어 대내외쩍 主權용 행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툴째볼. f훌族1*JG에서 본 빈혹척 흉합운 $斷過釋율 흉해 심확되어 온 민쪽척

異質性올 해소하고 民族的 閒鷹姓올 회북. 벌천시킴으로써 민촉책 의식 (national

consciousness)용 뽕유하논 하나외 民族共閒體가 형성원 상태랴 할 수 있따.

세째로， 體뿜1j~7C에셔 환 채제척 황합용 南~t間외 상국척인 理;훌파 R홉짧u의

대렵옳 해소함으꿇써 동질척인(s:~ 공흘 가놓한) 체제가 형성훤 상태와 할

1) 룡일푼체회 본월율 이쳐협 국가， 밴쭉. 체제의 3까지 차훤외 문체몽 껍근한 률로는

~1혔暴 ， ‘南~t" 觀-政鷹’， r民族統一짧J (국토흉얼원 흉힐연수원， 1990) , pp.23‘4
참조‘ 그러냐 김교추는 이끓에서 흥일문쩨홉 궁닥척요훌 민홉흉합외 훈체종 환원시키

고 있으며 체체분쩨외 흉합융 주요한 변수혹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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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려의 흉일불쩨는 敬治的 統合 • £~1l찾的 觀合，

體關j的 鏡合의 3가지 차훨에서 첩근합 수 있는떼 어상의 3가지 자 료位~體의

상태뚫 홍합옳 01루었율 때， 홉 ‘l民族 l園餐 l體휩j ’ 의 상돼쓸 앙1 부었옳 때，

가장 이상쩍인 상태의 용얼옳 왈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統~問題의 按心은 역시 하냐외 主權國家 쪽 ‘統-→國쫓’ (A Unified

State) 훌 세우는 間題이 다. 따라서 체체의 흉합， 민쪽;외 통합운 황일왼 국가가

이부어지 71 천까지는 統-이 환성되었다고 볼 추 없다. 그리고 많廳的 觀合파

R훌關j的 統合01 완청히 이부어지71 천이라도 단일의 ￡權國옳K~_ 정치쩍 홍합이

이루어질 수 있따면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힐단 級-←→올 딸성했다

고 합 수 었늄떼， 복수의 변쪽과 확수의 체쩨가 하나의 국가 아래 쩔재하는

共存훨 홍일형태가 그첫이다.

그러므홍 우리논 樓數의 民族과 樓數의 體制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풍합훤

상해률 7}정 활 수 있으며， 따라서 韓半島에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민족과 체

제의 이짚생윷 국복하여 쟁치척 홍합옳 。1룩한 統-韓園의 모좁옳 상쩡해 뽑

수 있용 것 01 다 .

그럼떼 운체늄 복수의 민쪽. 홉수의 쩨쩨훌· 하나의 ::t*훌훌힘家좁 흥압·oh갖 것

이 실제로 7}능하냐 하논 것인데， 우션 펼자가 보기에 하나의 주권국7} 멀에

북수의 민쭉용 홍합시키플 것온 뼈심척인 문제는 아니봐고 본다. 비혹 분딴과

쩡에서 南北間에 빈확척 이질화가 심화훤 것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의 分

製올 초래할 갱도로 악화휩 것용 아니기 때분이며， 만약 납북이 서로흘 같운

민쪽으로 생각하지 않논따변 統一問題가 아예 제기되지포 않았옳 것이기 때운

이다. 몰볼 환란이 長期化되고 이에 따라 敵훨的인 체제가 구조화됩에 따라

반만년의 빈쭉사와 1300여년의 홍힐사률 변변히 이어온 민쪽쩍 동철생이 상땅

한 정도로 파꽤흰 것운 숨질수 없는 사실이다. 2) 그러나 민쪽올 구성하눈 쭈

2) 남북한의 사회구쪼척 차이가 표총문화에서 이질화훌 짚행시키고 있므나 십충푼화에서

의 이짚화는 아직포 심각하지 않다고 치척한 칼로논 홉永復， “文化와 姓格構造워 홍윷

賢化". r南北韓의 異質化J (서용 ; 국토흉얼원， 1977) ,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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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펙 판척 요소훌 총체척으로 고려합 때，::1. 深뺨的 부운어l 있어서의 민뿔2혜 참

;엉온 여전히 지촉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불옳 끊임없이 흉일의 질로 나아가게

하는 꽁룡의 껴훌績的 t홈果으로 작용하교1 있는 씻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께 당면한 푼쩌}는 복수의 체체홀 어떻게 하나와 주권국

가로 홍합시키느냐 하논 것인데， 이불 韓"*옳의 분앞 현실에 대입해 옳 때 결

국은 남북간에 서로 상극쩍인 두개의 혜체홉 하나의 국가로 鏡合시키논 문체

로 뀌철훤따 하겠다. 다시랄해 ‘H풍歲 2團覆 2體制’ 의 환한 현실에서 어뻗케

체체간의 문제훌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롤 이루어 내느냐 홉댄 것이따.

우션 쏟협께 얻율수 있는 해답은 확의 쩨제 또는 남의 체쩨 어느 일방에 의

한 吸l&:統合의 방식일 것이다.그러나 어뇨 일방에 의한 단기척인 홉수홍합용

.::1. 7t놓생 여부는 차치하더라도-물흘 그 가놓성이 극히 회박한 것이 사실이

지믿i’ 철요 바합적소렵지 못하다. 양측 j표푸 吸l않統合획 총격올 홉수하고 그

후휴종옳 소화해낼만한 體蘭l力훌올 갖추고 었지 훗하고 있기 때푼이다 . i

그 다옴에 제 71회논 해결책은 남북 양체제훌훌 그대로 언쩡하면서 정치척 홍

합옳 이후논 풍폼형 홍일형태인떼 그 대표쩍인 예는 ~t훌훌이 쭈창하는 연방쩌}

홍얼형태이다. 흑 ‘l民族 l團靈 2 自治政府 2體짧u’ 방안이 ::1.것이다. 이방안운

남북 양흡의 체쩨훌 그대로 인정하높 相互共存의 論理어l 입작하고 있다윤 첩

에서， 그리고 체제의 상이성에뚱 촬구하고 쪼속한 통일용 기약한다는 첨에서，

일란 정서쩍 차원에서 강한 효소협옳 발휘하고 있요며 따라서 대내외적$로

상당한 지치자률 확보하고 었다.::1.현떼 핵십쩍인 붙체는， 남월한깐에 혼재하

는 국한쩍인 블신참의 間훌훌훌 첩어 투더라.x.， 상항한 빼옆I외 차이가 엉폼하는

상태에서 파연 이와갈은 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실현 7r놓한 것이냐 하는 첨이

따. 쩔흩척으풍 말해 寶本主훌훌 체제와 社홈호훌훌 체쩨， 自 E섬主훌훌 국7r와 #塵

3) 최근외 보도애 따홉면， 남한당국운 흉잃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청처l룡합외 비용이 혀

소한 2천억‘4천억 당해에 이훌 것이며， 톡잃씩 단기 홉수홍합일 경~ 그 비용이 천

폴학쩍인 수준요로 훌어날 추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흉일이 남한외 갱쩨예 미치눈

총쩍융 회때한 홈이벼면 톡일죄외 한기쩌인 홉수뽕합보q.는 남확갱쩨.ii!.듀확대 룡흥로

북한의 경쩨혁융 일쩡추훈까지 단계쩍으흘 꿀어율련 후에 청쩨홈합융 모색하는 것이

바랍칙하다늦 확요로 외견올 모a고 있다고 한다. r쪼션 잃보J ， 1991.8.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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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훌흉 국가가 단옐의 갱크權園豪로 안청척씬 홍합율 이루는 것온 촬가놓하다. 국

가의 ‘쩔때척인 차옳생’용 인청할 수 없는 한， 체제훌 흉월해서 작통할 수 있

는 국가란 볼질적으로 불가놓한 것이기 때품이다.‘) 물혼 연방형 홍월옳 쭈창

하는 자옳용 국가의 모든 71 놓옳 연방국가에 활양하도혹 쭈장하농 것은 아니

며， 自治政府에 상당한 권한(대체로 單專，外交權윷 체외한 권한)을 부여할 것

올 전제하고 있기능 하다. 그러나 이논 란지 ‘權力의 地城的 배룹’ 문제에

해당되는 것일 뽕， 남북감의 理;용:파 體뿜u의 차이훨 민족척 쩔휴혁윷 홍해 초

월할 수 었다윤 명제농 여쳤히 관철되고 있다. 그렇지만 民族이란 결끊 ~홉級

올 대치활 수 있는 초계굽쩍 깨념이 아녀며， 빈촉쭈의까 체채와 01 념 의 차이

룰 초월합 수 있농 01 념도 회지 봇한다‘ 민쪽주의논， 효히 ‘貞節없는 女人’에

비휴되듯이， 어'L.. 이념파.£ 챔합될 수 있눈 촉성용 지닌 이념￡풍서 계급푼제

훌 윤펴1 할 수는 었으퇴 본쩔척으로 階級問題률 해소할 수 있눈 이념은 못회 71

때문이다 5) 따라서 聯좋g製 홍힐방안은 남북감에 상당한 챙도회 ‘構造的 同質↑生’

이 존재한따논 것이 천체퇴어야만 :.il려휩수 있논 방안에 불과한 것이며， 그첫

도 ‘體뽑u的 異賢性’이 잔촌하는 한 대단히 촬안쩡한 형태가 휩 수 밖에 없올

것이다.

그러면 월방적인 吸收觀合이 바합직하지 않으며， 또한 연방식의 공폰형

홍일방싼도 설효성이 의훈시훤따변 어떠한 홍얼방안이 척실성있눈 풍일방안으

로 고려훨 수 있따는 발언가? 펼자가 보기에논 장기간의 分斷狀況으로 인해

심화훤 민좁척 이질감과 체제간외 상국쩍인 대랩관계흘 해소하고 청치적 통합

옳 이룹하기 위해서눈 남북간에 體制補亮的 相互收敵옳 흉한 딴겨1 적 인 홍일에

4) 현대학가， 확히 자본쭈의 국가가 정흉 마르크스쭈외자팔의 추장처현 치배계급의 서해

툴 대변하블 단순한 도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급관계로부터 쩔대쩍으효 차윷척인

것운 아니며 한지 상태쩍요로 자옳성융 지 년 국가에 불파하다는 것이 Neo-Marxist올

의 공홍훤 견해인떼. 이에 대한 개셜척 수훈의 쇼개셔 중 대표척인것용 박상섭. r차

본쭈회 국가론J (한움， 1985) , 바변 카:x.이「국가와 정치이롭J . 이재쩍 外 譯. (한옳，

1985)

5) N. Poulantzas에 따르변， 빈쪽온 영토， 천흉 그려고 언어와 더촬어 자홉주외척 생산에

의해 계급으효 분합원 사황옳옵 새로운 꽁간， 시간개념요로 흉함시킨 형태효서 띠치

배계급요로 하여쯤 그촬외 실체훌 남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한다. N. Poulantzas •
State , Power , Socialism (London; Left Books, 1980) , pp. 80-110삼 ;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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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諸파;헝옳 설청합 수밖에 없다고 생각환다. 홉 남북이 셔로 상호보완척 체

쩨수혐율 훔해 ‘構遭的 相應性’ (structural compatability)올 增進시키는 한편， 이

러한 ‘構造的 相鷹j生’ 의 총때갱:£에 부용하여 단계적인 정치홍합옳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와같윤 체제수협 파갱윷 흥해 이흘휠 統-→園家의 이념파 체제는 단

순히 남의 체제와 북의 체체의 산솔척인 충깐항일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

어서도 안휠다. 그것은 세계사의 보편척 추세어l 부웅하는 것이어야 하며， 남

북한의 體制7} 천설적인 相互훌훌爭옳 흉해 보다 차원높온 만답옳 기약하논 것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외 통일은 분단뒀 국가의 채절합

올 의비하농 ‘再統-’ (Reunification)씬 홉시에 東西間의 체쩨대협옳 환질로

하는 분딴구쪼를 새로운 시대쩍 요구에 부합하도록 송화시키는 ‘새로훈통일’

(New Unification)이 며 ， 따라서 :J.. 풍잃국가논 ‘새국가， 새보운 풍잃국가’ (New

State. Newly Unified State) 6)의 모숍요로 딴생하게 훨 것이다. 요컨테 한반오

의 통일은 동서간의 冷戰構遭왈 보다 차원높운 방식므좁 해껄해 출 수 있는

창조척인 과엽이며 세계사와 進運파 動‘훌 같이 합 미래 지향척인 파업인 껏이

다. 이러한 왈체외식에 입각해서 한반도의 홍월문쩨에 첩표함 때 우려외 문제

해결에 도움옳 출 수 있늄 이혼이 바않 ‘收敵理輪’ (Convergence Theory)이 다 .

수협이론운 동서 양체제의 最適體옮u홀의 수행 및 이로인한 똥서간의 긴장완화

를 세계사쩍 관점에서 높충한 이론으료서， 꽁서 냉전구죠훌 ::J. 본질로하늪 남

북한의 분당구쪼톨 타화하고 양체제옳 평화쩍인 홍합으로 이끔 수있농 이혼쩍

뚱대가 휠 수 있옮 것이기 때푼이다. 따라서 용서 체제의 i&敏푼쩨롤 다룬 수

렵이롤은 한반도의 현실에 맞께 창조척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체쩨문제릅 회

피 하커 냐 소홉히 다루고 있는 남북 양혹의 홍일 방안 앓두훌훌 지 양할 수 있는

6) 우려의 뽕얼윷 ‘새효훌 용일’ (New Unification) , ‘새로운 한국건설’ (New Korea Building)
풍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판해서높 Young-n Lee , “ Perspective on Korean Unification
in the 1980’ s’ , Unification Policy Quarterly , Vol. VI , No. I . (1980) , pp30‘31. T
世鉉， ‘흉얼파쟁에 영향옳 미치는 남북환의 대내쩍 요인과 푼제캠~， r한반도의 홍일

천망J (서옳 ; 청납대 쭉통문체연구소， 1986) , p.75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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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설성 었눈 論理的 根據가 휩 수 있올 것이따. 7)

이에 펼자논 여기서 동서 양체체간의 收敵問題훌 한반도외 통월문체와 관현

지어 살J펴 보려고 하눈떠1. 그 파청에서 확히 유념하고 있논 바블 다읍과 같다.

첫째로， 고료바쪼표의 쩨레스르로이카 정책으로 상정되는 세계사적 전환찍

조휴 및 상호꽁훈존의 조휴가 1&敵論의 主體옳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

러한 사실올 토대꿇 활 때 동서간외 緊續繼和가 수협이흔어l 근거하여 이루어

짚 수 있거냐 심지어논 그것이 가교되어야만 가놓활 수 었다눈 論據가 생립된

다는 것이다.

풀째로， 수협이혼의 榮續훌 훌해 동서간의 긴장완화 및 꽁존이 .£.색될 추

있다변，이러한 이론이 이념척 양국한율 치딸고 있는 남북 양체제 내의 체제개

혁훌 유도함으로써 남복외 緊張繼~ 및 1p::fO共存에 71 여 하며 냐아가 담북의

I명 화척 統-융 £책활 수 있윤 중요한 01혼척 근꺼붙 활용훨 수 있다는 것이

다.

셋째로， 이처럽 수협이폰이 남북간외 I썽 회항존올 7}놓케 하고 나아가 남북한

올 i썽 화쩍 인 홍일꿇 이꿀 수 있눈 이론쩍 논거물 활용될 수 있다변， 여전히

冷戰的 훨決狀態에서 혜어나지 못하눈 우리훌서윤 수협이혼옳 한불의 현실여l

창조쩍으로 쩍용함으로써 평화쩍인 남북흉얼옳 가놓뚱혹 하놈 [收敏論的 統一

요웰]을 개발해야 한다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북한칸에 평화적인 흉월이 가놓하기 워해서

늄 남북 양체제릎 進步的￡로 改華(華命01 아1녕)합요훌써 상호보완척 체제수

혐오호 이끌 수 있따 이훌 죠증대로 양국외 統一論議훌 진보쩍으로 수혐할 수

있높[收敵論的 統→모댈]이 요구되는데， 이쏠의 目的은 바로 01 러 한 [收微論

的 統一모웰]올 구축해보없는 것이다. 그펀데 이처협 收數理論옳 한반포에 적

7) 남북한 모쭈 자신의 체체워 연장이나 확대툴 흉일의 욕K£ 삼고있는 것이 사싫이다.

그러냐 북한훌의 뽕잎방안은 양체채용 초월해서 흉얼쭉가톨 이톨 수 있다고 쭈장하고

있￡며 , 당홀외 룡얼방안은 양혹이 합외에 외해 체쩨푼쩨홉 해컬합 수 없다고 주장화

고 있늄떼， 이쟁에서 양촉모$휴는 체쩨푼쩨 해결융 소훌히 다투거나(북한) 회폐하고

있다(납한)고 합 수 있다. 따라서 훨차외 입장온 체제봉합의 푼체흘 수협혼객 시각예

서 본격척￡로 다부고 있다율 껑에서 륙외 ‘체제 초월혼’ , 남외 ·쳐l 쩌i 혹펴홀’ 의 입

장파 대비해 ‘체체 홍합혼’에 해당원따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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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홍힐R.행율 구축하혀 합 때 항연히 규I청헥어야 할 것이 몇가지가 있다.

무엇보따도 먼저 규명되어야 활 것은， 수협이롬올 韓半農에 쩍용한다.:il 하

는떼， ζl 수힘이론의 구혜쩍인 내용씨 부엿이며 理輪的，經훌훌的 ~JG에셔 문체

첨윤 없논것이냐， :::L리고 그러한 수협이흘이 한반도외 환단문제롤 해쩔하는데

어떤 有用性올 갖느냐 하는문제에 관한 것인데， 훨자는 이러한 문체들옳 [2장]

에서 다루어 보겠다.

푸번째로，똥서 양체제논 설쩨로 어떻제 변모해 왔요며， 이러한 사실에 입 zr

합 때 과연 수혐론흘 總톨훌的 훌當性옳 지녀는7r . 그렇따변 홉서 양 체쩨논 앞

흥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하놈 문쩨띤페， 이러한 문쩨룹에 판해서논

[3장] 에서 다후어 보겠따.

01 어서 쩨번째풍 규병되어야 합 것용. 츄:협혼척 통일론은 남북 양체쩨외 상

호수렵옳 천쩌I iξ 하한떼 그러한 체체 수햄이 Jl}연 가놓한 것이냐.:J.려j1 01

러한 體휩11&敵옳 촉진하기 위해서논 어떠한 .觸的 努力αl 요구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논 [4장〕 에서 다루어 보겠다.

이상의 푼제에 이어서 떼번째로 규명해야 합 것은， 韓半훌에포 남북 양 체

체외 수협이 가놓하다면， 이러한 뻐없11&敵 갱도에 상웅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척 통합올 모색합 것인카 하논 품쩨인데， 이에 판해서논 [5장] 에서 다루

어 볼 것이다，마지박으훌 규명회어야 활 것은， 이와같용 방식￡풍 남북한의

통일모웰올 구혹했율， 때 그갯 01 안고있논 훈쩨챔용 무엇이며 또한 더욱 연구

되어야 할‘부불윤 무엇인가 하용 것인떼， 이에 판해서논 [결혼]부분에서 다후

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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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收敏論의 再認識

寶本主훌훌體制와社會主훌훌體뿜U， 西와 東외 兩體制는 시깐이 지남어l 따라 더

욱 離散化활 껏인가， 아니변 오히려 체제접근의 방향으로 l&:敵化할 것인가?

여러한 외문은 양체체가 각각 거때한 푹가군올 01루면서 대쩔상태홉 지속해온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ζl 해답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지만

2차 대전 이후외 현대사톨 戰括的므로 跳훌훌해활 때 양 체체간의 판계변천파

함께 부침옳 계속해 왔다고 합 수 있따，

쩨2차 세계대천 후 미 · 소간의 F앞戰體휩j가 시착회차 똥서 양체제는 각작 원

려올 짤려하여 서로 양렵하지 못하고 결국온 한편의 지배와 다릎 한편외 R쳐壞

에 이흔다는 추장이 지배척이었다. 離散論， 體制非兩11.論.EE.논 贊*:±義 關

壞論，社會主훌훌 朋壞論 풍으훌 불려어지논 첫이 바호 ::L것쏠이 다 .

그러나 1956년 쇼협 쩨20차 항산당대회에서의 스활련비판 이후 후루시효표

가 ‘東西共存輪’옳 쩨기하연서 양체쩨가 ‘짧戰’으홀부터 소위 ‘解켜〈’상태로

률어서차， 루깨와 체제가 공촌환다눈 ‘1Ji和共存論’이 냐요고 더 냐아가서 ‘接

近’ 과 ‘J/!{敵’ 이 언급퇴기에 이료렀다. ‘體뽑1Jl&:敵論’ (Conver양nee Theory) 이

풍장한 것이다. 양체제와 수협인가， 아니면 한편외 다른 편요로외 이행인가

하는 수협논쟁이 본캡쩍요로 쩨기되기 시착한 것이 바홍 이때이따.

ζl렇치 만 후루시초표가 설짝하고 이어서 통유럽 국가툴의 체제개핵이 소련

의 깐섭으로 참담한 실때로 촬냐는 홈 Eξ다시 종서 냉전체제로 접어블자 체제

의 本寶的 훌別{生。1 장조되변서 추렴이혼은 챔차 그 戰勢훌 상실해 왔따. 그

러나 1985'션 고료바초프의 둥장 이래 소련에서 쩨떼:ξ트로이카 갱책이 추진되

:i1.. 미 • 소깐에 새로운 공폰이 보색되면서 또다시 수협이폰이 부짜되고 었으며

이흘 틀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불불고 있는 바 이에 때한 이론쩍 洞察이 요망

퇴고 있다.

그런데 분란국가 숙에서 살고 있늪 필자풍서는 이상파 갑은 홍서 양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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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문제가 딴순한 지척 호기심의 대상웰 수만은 없다. 분딴상황 자체가 통셔

냉전파 그에 따른 이페올로기쩍 兩趣11::過種의 산물이므로 양체제의 변화환체

는 폰바로 분란국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옳 미청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폼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동서 양체제깐의 수협문제흡 韓半島의 통월환체

와 판현지어 그l찰해보려고 하는데， 본장(2장〉에서한 이러한 작업의 월환으로

서 우선 동서 양체제간의 수랩문제훌훌 다훈 수협이론의 內容 빛 .:L 論爭點올

조명해 보고， 그러한 수협이론이 韓半島외 쁨란문체률 해쩔하논떠l 파연 어떠

한 협用性옳 갖농지율 살빼보도휴 하겠다.

수렴이혼용 션진차본쭈의권 내외 政治學， 行政慶， 總~學.if:會훌 풍의 쩨분

야에서 광범위하꺼l 쭈창되어 왔다. 그 때표쩍인 쭈창자논 브혜진스키 (Z .

Brzezinski) • 현탱톤 (S. P. Huntington) , 뷔 뼈료제 (Maurice Duver앓r) • 도이처

(Issac Deutscher) , 마이어 (A.G. Meyer) 뚱와 政治，行政鎭者와 탠버첸 (Jan

Tinbergen) 파 그외 제자 도옳 (v . D. Doe!). 로스꿇우(W . W. Rostow) ， 갈브례 이

스 (J. K. Galbraith) , 벌떼쇼 (Peter Wiles) 용외 輝*훌學著 ,.:1리고 소로킨 (P.A.

Sorokin) • 아홍 (Raymond Aron). 엉첼ζ:: (Alex Inkeles) 흩의 麻會훌著들이 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쭈획권 내에서도뚜 요따 식흡 (O . Sik) 와 장운 동구의 개혁사

회주의자률， 사하중뾰 (A . D.Sakharov) 흉와 같은 소련의 반체쩨인사뜰에 의해

서도 주장되어왔으며， 최근에논 암바흘츄모표，시.£니아 동 소련내의 션진척인

깨혁론자틀도 이러한 입장율 취하고 있다. 8)

끄러표로 수렵롬은 그 ~~톰者의 똥기와 내용， 추정하는 볼려에 따라 다양한

형태훌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퇴고 있다.

그렌데 소련의 온전개혁론자언 쉬시궁표(I.D. Shishkov) 에 따료변 수혐이론온

크게 3가치 類型요츠뭉 분류흰다고 한다 9) 첫째는 로스토우 (W . Rostow) 좁과

8) 수렴이혼의 광범위한 문헌에 관해서는 K.Kerr. r산업사회 회 장때 J ， 최째현짧 (셔옳 ;
매 일청체신훈사， 1983) , pp.219-221 , 공샀권의 문헌에 판해서는 G.F. Kohler , Conv
er훌ence of Communism and Capitalism; The Soviet View (Miami; University of Miami.
1973) 창조，

9) I. V.Shishkov , “ Peresrroil‘a and the Phantom of Convergence" , The ProbJim of Economics
(November. 1989).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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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산업화가 진전함에 따라 궁국책으로 사회쭈의가 차본쭈의풍 전환훨 것

으로 쭈창하는 공쩍쩍인 입장이며， 풀째는 소꿇킨 (P .Sorokin) • 텔버겐 (J . Tin

bergen) 용과 같이 용서 양체처l회 相互接近옳 뽕한 ‘i昆合體制’로의 수협올 쭈

장하농 정흥적인 입장이며， 셋째는 갈브레이스 (J . K. Galbraith) , 아롱 (R . Ai ‘ on)

뚱파 갈이 양체제가 ‘i昆옮體制’로 간다눈 확언옳 펴하면서 양체제의 유二혐적

경향만옳 언급하논 신중한 입장이 그것이다.

그먼떼 훨자가 보기에는 W.Rostow의 견해와 같이 사회츄의가 자본주의표

전환훨 것옳 쭈장하논 첫번째 츄형은 엄밀히 말해 수혐폼의 範購에 포항혈 수

없다. 그것윤 경제성장이 고도화휩에 따라 사회주의가 자환주의굶 추혐휠다고

쭈장하는 것으로 실제에 있어 兩體험j외 相흉!&敏01 아니라 차본쭈외의 궁각적

인 購利률 主張하고 있기 때운이따. 따라서 투번째와 세번째 유형만이 수혐혼

의 範購에 !f.함된다고 할 수 있논데， 필자논 기본적으로 두번째 입장올 지지

하기 때푼에 이러한 정홍책인 수협혼의 입장에 따라 수협혼의 핵심적인 논려

률 펼자 나홈대품 째구성해꿇변 다읍파 갈다.

첫째， 現代社會논 그 이더l옳로71적 偏훌훌에도 불구하.:il 산업화획 욕표활 추

구한다늠 접에서 공풍훤다. 홉 寶本體制환 共慶體뽑u든 현대사회는 본질쩍요보

과화과 기술로 턱-/생지어진 산업화과청에 었다는 접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렴이론과 慶黨社會論(또는 後期塵業!社會論)은 논리적 전제에 있어

댈첩한 판련성융 갖눈다.

둘째， 과학파 기술로 욕정지어친 산업화는 그 過釋}이 진전함에 따라 돕서

양체제 모두에게 펼연책으로 언간의 思考와 行짧， 體制싹 理念의 내용과 형식

에 있어 同質化，類!司化의 갱향올 종진시킨다. 측 봐학파 기술의 발전옳 ‘토대’‘

수협론의 대표자촬은 때부분 01 렇게 표현하늠데 ‘ 로 하윤 산엽화는 가치지향:

척인 이떼올로기척 요구보따논 가치중립적이고 실용쭈의 척인 ‘i깊 딩Liti生 ’ , ‘效

靈性’의 요구와 부용하게 되며 그협으로써 통서 양체제외 사회와 청치외 ‘상

부구조’가 첩끈하게 훤q.는 것이 r+‘ 그러~.£ 01논 脫01 데 옳로71 훈 ， 이떼옳꿇

기 총언론， 나아가 體制 共存論파 일정한 관뽑옳 갖는다.

셋째， 그 첩균의 결과 양체제눈 결쭉은 무엇인가 중간외 가창 쳐합한 혼합

쳐l 제 측; 最適混合體制로 수협회어 간다. 휴 양체처l 놈 차가보다 앞셨 체써i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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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l쩍 판챔에서 치양해가블， 합 쩨꺼하면서 統合하는 가용데 하나의 새로

운 체쩨， ‘단일책이며 현대척인 산업사회’， ‘자붙쭈의와 사회주의외 最遭混合

體制’로 변종업쩍 통얼윷 이쭈어잔다늠 것이다. 이렇게 훌 때 수렵이혼용 ‘邊

合體制論’파 웰첩한 관련올 갖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협이론은 통서 양체제가 산업횡과쟁윷 통해

서로 긍정적인 q상 fi꽃 미첨으꿇써 장극쩍으룹 최쩍 혼합체쩨보 수렵훨 것임옳

추장하논터]， 01 핸 한 수혐론의 주장에 대해서 그풍안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회어 왔다. 그러나 收敏輪에 대한 비판은 꿇게 나누어 두가지로

집약훨 수 있는떼， 그 하냐란 양체제의 현실책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수혐이론

의 추장이 현싫에 부합하'-냐 하는 사실확인과 판현된 것이며， 따를 하냐는

수협이론이 원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하논 。1 론척 논커와 판현뒀 것이다.

우선 수혐폼의 뭘홍實確認파 관련휠 비판 종 때표적인 젓윤. 양체제의 얼반

척인 수렴현상보다는 요히혀 다훤척인 현상이 지배척이라는 ‘多元호훌훌的 塵黨

社會論’인데. 01 러 한 입창윤 19601년때 초 활하엽 (T . c. Thalheim) 에 의해서 수

렴혼비판의 유협한 논·커로 제시훤 。1 혜 10) 신종한 입장율 취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용호되어 왔다. 불홀 여촬은 양천영의 풍향에서 수혐론이 지척하논 바

와 같윤 일쩡한 동질화가 나화냐고 있따논 것올 반드시 부청하지눈 않논다.

그러나 이룹온 이와함께 多樓化， 分破‘化현상도 나따냐고 있다는 사실에 쭈목

하면서， 수혐명제롭 지지할만한 확실한 추세는 강지할 수 없으며 ￡히려 다양

한 현싫어} 주륙하는 것야 보다 파학적인 화문쩍 자세라고 주장한다. ‘多元的

慶黨社會論’의 대표척인 쭈창자인 촬라크 커 (K . Kerr) 가 쭈장하윷이， ll) 사회체

제높 본질척으로 유동척이고 항상 변화하는 첫이기 때문에 절묘 하나의 쩨쩨

로 환훤훨 수 없논 다양환 산업형태가 존재활 수 밝에 없다는 것이다.

10) 활하임윤 1960 1녕때 흉반 왼버첸과의 고천쩍언 논챙얘서 황산권도 이쩨높 천부 똑갈

은 요숍올 갖고 있는 젓은 아니므.효 공산권의 홈향에 대해 획얼쩍인 활탄옳 내혈

수농 없다고 쭈장한다. T. C. Thalheim. Der Osten anf dem Wege zur Markwirtsschaft ?

(Berlin. 1967) ; 野8i.Jit;敏. ~t훌염컸U1&~없훌잃고t 1&敵論爭“， 쪼용볍 (현저). r경쩨쩨쩨룰」

(셔융 ; 한옳. 1987). p.269.
11) K.Kerr. 앞의 를.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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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l&做理論이 그와같이 수혐척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예풀 무시하는

것은 쩔코 아니며 다양한 현실올 부쩡하논 것도 아녀다. 예컨때 北韓이나 쿠

바 동과 갈은 社會￡훌훌關豪에서는 이러한 개혁조짐이 거의 보이지않고 있￡며，

베료남， 종국 동은 부분적인 개방정책옳 펴고 있집에5:..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추의원칙외 .:i1.수플 위해 뇨:협하고 있다. 그려고 ‘福피II:國家외 危擬’어} 편숭하

여 앵 · 미 풍 자본주의국가 내에서도 선보수쭈의적 편향이 득세하고 있는 것

이 숨질수 없블 현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과 그것의 판철행태와논 구분

되어야 한다， 복잡한 상쐐요인들의 작용 속에서 그 관철의 구체척 형태눈 다

양한 모숍옳 띠도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혈싫 속에서도 여전히 수렴환쩍 ;영

향이 관철되고 있따는 말이다. 그러므효 다원쩍인 사회현설파 여러가치 예외

척띤 현상에도 붉구하고 여쳤히 수렵척 추세는 貴搬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렴이론의 근꺼에 대한 願理的 批뼈j이 이론적으로는 보다 중요향

데， 그 충심척인 불거환 때체로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합 수 있따. 우션， 수혐

이론환 양체쩨의 평화공촌파 최책체제로의 수혐올 회방하는데서 나올 것으로

서 다분히 낙판적이고 큐범척언 생쩍옮 지난 非科學的 思홍라는 것이다. 풍째

로， 수렴여론의 천제룰 집약해 볼 때 이논 ‘麗業社會홉움的 決JE騙’ 1:£논 ‘技術

的 · 繹濟的 決定論’에 업 zt하고 있다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상외 2까지 쭈

창옳 보다 차세히 판찰한 후 이에 대한 논쟁챔올 쪼명해 보고 펼자의 견해흘

간략히 밝혀보포확 하겠다.

첫째로， 수렴이혼용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싼의 낙관척인 미래상태률

가상하는 것요로서 과학척 이론이라기 보다늠 歷史哲學的 생쩍윷 갖는다눈 것

이다. 그러므로 이눈 양체쩨외 미래에 대한 규범혼척 색조가 절온 것이며，

“ 양체체의 긴장완화와 상호공촌용 기때 하는 ‘所훌훌的 恩考’ (wishful thinking)의

벌로12) " 라한 첫이 다.

。1 첨에서 수협혼윤 양체쩨의 환철객 差別性과 非兩.fti生올 추참하농 공좌，

극우찍 입장으로부터 끊입없눔 도전에 직변해왔다. 즉 좌익진영의 정향적인

12) T.V.Shishkov , 1989, 앓의 달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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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료크스1러} 난쭈와자냐 우익친영의 新自由::t훌훌者뚫(그려고 이에 대렵하는 따

써스료뚫)윤 모두 ‘~慶手段의 所有方式’에 있어서의 사유와 꽁유， ‘經빼過種

와 響理方式’에 있어서의 시장파 계획외 양자 내지 어느 한편에 쭈흉하면서，

양차논 본질척요풍 차별성옳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양랩온 본질척으로

불가농하며 따라서 양자칸에 한편와 어느 한편￡풍각 이행은 가낳할지언청 양

체제간에 최척혼합체쩨훌의 수협윤 휩척척으훌 불가놓하다고 쭈장한다， 따학

서 양체쩨간의 ;섭끔i짜 수혐율 쭈장하논 것용 ‘本鷹’옳 무시하.:i1 ‘親.銀’에 집

확하논 것흥로서 비과화척이고 유풍꽤아주의척인 것이거나 혹쩡외 이1녕책 사

고어l 집 확한 규법흔척 사고라논 것이 따. 그러 냐 Prybila까 지쩍하웃이 , “수협

용 척협이 행식화되는 겸우 규법적 관현생윤 배쩨훨 수 있다. 흩용 수령이론은

웹원척인 표로그래빙옳 역사에 귀속시키는 협사철학쩍 장치의 覆助없이도 용

서갱제의 밟전경향율 분석합 수 있논 것으로서 본질척으꿇 분석척이고 실용객

인 것이다. 그러표훌 수렴이란 체쩨나 구종외 객환적인 발전경향이나 추세톨

말하는 것이지 개념 그 자체축에 어떤 철빠척 내지 규범척 의미훌 지니고 었

는 것용 아니다.”l3)

ss한 필자는 하냐와 이론이나 가설이 규법책이거나 낙판척인 ..Q.소가 있다고

해셔 그것의 셜폭협이 약화되거나 과학척인 성쩍이 첨식되는 것윤 아니라고

본다. 오히혀 문제가 되는 것흘 그것와 낙판성이 무조천척이고 뿔虛한 것이냐，

그 이흩외 규범생이 현싫성파 변충법책 흉일율 이루고 있'l.-냐 하늪 챔얼 것이

따. 따라서 수협폰외 낙판성파 뷰볍생올 비과학혀이라.:il 예한함으로써 양체제

의 혼합7}놓성이나 ‘쩨3의 질’옳 션협척￡로 배제하는 것운 책판혜인 현실의

變化推移률 우시한 교조주의쩍인 태도월 수 있음옳 청고한다.

풀쩨품， 수령이론이 지년 ‘찮術的 • 經빼的 · 決定짧’에 판한 것이다. U) 쭉 생

13) J. S. Prybila. ‘ The convergence of Western and Communist Economic Systems: A
Critical Estimate- , Morris Bornstein (ed , ,),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Homewood:
Richard 0 .Irwin , 1969) , p. 444.

14) 수협이혼이 71슐쩍 , 청쩨쩍 절갱툴의 성척율 갖는다는 지쩍운 앞의 불， pp.27Q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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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협올 정치체제외 얼차척 결정요인￡로 보고 충랩척인 도구인 과학과 기솔의

발전요로 인해 결국 공흉휘 란일산업관벼형태가 형성훼어 상부구조로서의 사

회 정치형태가 유사하께 ;판렵훨 것요로 보농 일총회 기출쩔정혼 또는 기계론

의 입장이라블 것이따.

01 첨 또한 左 · 右진영 모두 기술론이 체제론힐 추 없다논 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진영의 비판차옳의 쭈장이 보다 치열하고 논리쩍이다.

o}료크소추외에 입각한 사회쭈회전형외 논자에 따료면， 이러한 기술론척 접근

방식용 생산협-생산판계의 상호작용에 대함 마르표쇼추외외 원칙에서 볼때 추

협혼의 치명척인 쩔함옳 이루고 있다고 한다. lS) 技術이냐 生慶諸力외 통질화로

부터 체쩌l수협옳 £.훌하는 것은 체쩨푼쩨에서 쩔청책인 생산관계의 푼체옳 푸

시하는 것올 의미하기 때품이다. 폼 와학기슐이라는 쟁산력외 이용과 .:L것의

사회썩 Al마눈 과화기술의 수준이나 내용에 의존하높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산판계에 딸려있따는 것 01다.

그러나 우편향， 카우효키척 수쟁쭈의 풍요훌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사회변

화와 사회혁명의 원언이 생산협의 발딸이라는 기술췄정론쩍 편향은 실제에 있

어 마료표스주의 내에서 19세 기부터 계황 냐타냐고 있늪 중$한 조류중의 하

나엄옳 쭈복하지 않용 수 없다. m) 그려고 ‘科學技術흉￡命’이 사회쭈와늄 뿔론

자본주의세계외 사회구쪼 횟 생산관계에 심대한 변화풀 초래하고 있다높 것용

오촬날 공산권 내의 개혁파뜰 모쭈7} 룡의하고 있으며 새흘운 흥서꽁존율 모

색 하고 있논 고료바효표의 ‘짧恩考’ (New Thinking)논 사실쌍 이러 한 인식의

15) Shishkov에 따르면， 생산협과 생산판계외 상호환계훌 총체척이고도 변총랩적2..흘 이

해하늄 마르크스쭈외척 방법론파는 활려 수혐혼운 양자외 판계용 딴순하Jl£ 월방척

으로 이해하는 것요로셔 환질책요로 방법혼책 쩔함융 안고 있다:i1. 한다. 이어| 관해

서는 Shishkov, 앞의 골. pp.12-13.

16) Marxism융 기술결갱추의풍 보논 입 장운 David Dickson, Altanative Technology and the
ploitics of Technical Change (Glasgow, 1974) , N,Rosenberg , “ Marxism as a Student
of Technology" , Monthly Reivew 28 (1986) , 이에 대 한 비 판책 입 장온 W ,H,Shaw.
“ The Handmill Gives You the Feudal Lord; Marx' s Technological Determinism" , History
and Theory 18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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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를거한 것임옳 톨 때 17) 파학기솔혁명올 흉한 생산력외 질척 변화가 생

산판계에 미천 충대한 변화훌 회피하거나 애써 縮小시키협 하는 것 !E한 비과

학쩍이.:il.ill.초주의척인 태도염옳 지척하지 않옳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환 바와 갈이， 수혐흩에 대한 비환쩍인 지척흘 ~l 명 척 인 것이

라고는 활 수 없다. 옳론 理想파 짧.윤 구별되어야 한다.:::J.회고 포쩌 (Karl

Popper) 가 올바료계 치척했똥이뼈) ‘慶뿔主훌훌’외 휘협 확 하냐의 ‘法則’으로#

려 장기쩍인 미래예홉옳 시도하늪 왜협윤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따. 그러나

모든 세때는，훌히 천환기에 써해있는 세태는.Zf 세때에 복유한 붐쩨해결외

륨옳 셜갱했 뭘회 뽕만 아니라 외무도 가치고 있다. 그것용 품쩨에 대환 해철

외 ‘必聽뾰’이 쩌마다 철박하기 빼용이다. 충요한 것윤 이와 찰은 ’必훌훌性’이

합헤책이며 !E한 꽁청한 방법으로 채왜지느냐외 여부앨 것이며， 파학쩍인 근

거률 통대로한 것이냐외 여부얼 것이다. 따라서 풍얼이라는 쩔박한 민혹사척

파쩨훌 안고 있높 분딴한푹외 국민!2..불셔. Gordon 이 지척했듯이， ‘경쩨사회가

어떻체 전화해왔늪가 그리고 어뎌훌 향해가고 있는가톨 계 4양 추구하는 일은

절j효 우려쩌합 대상이 아닌 것이다.” lg)

따라셔 펼자는 수렴혼율 비래외 가놓성옳 예측하높 하냐외 假腦的 ttfEia로

천쩨하면서， 그것이 한푹외 분반운쩨톨 해결하는데 갖눈 유용성율 중심으로

논외롤 전깨하려고 한다. 이러한 푼쩨외식용 흉해셔 볼 때 수렴이릎운 다융과

감홀 2까지 확;생율 지니고 있다.

17) 신사고와 과학기슐혁명외 판쳐1 에 대뼈셔논 M.고르바초프， .사회후외 사상파 혁명책

빼쩨소릎풀이카.. • (r표라우다J . 1989.11.26) r사회주외 때재뼈S셰 놓려J (흩빛，

1990). pp.21-46. 흥생욕， ‘파확， 키슐 그리고 파확기출혁명". r사상 문예훌용」 쩨

4효 (1990. 여홈). pp.8D-103. 봐1앵좁 . 이비숙， ‘새로용 사고와 세계인식파 변뼈

훌’. r똥향파 전망」 쩨6흥 (1989) . pp5하66. R. 리효화차 ， r현때차본후외화 i파확키슐

혁 명 J. 김홍석 (흰빼 ) (흉엽 1990) •
18) K. Popper , The Open Society and It’ s Enemies. vol. 2 , The high Tide of Prophecy;

Hegel. Marx and the Aftermath (Lodon:Routledge & Kegan Paul. 1945). pp254-6.
그리 .:i!. K.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Boston ~ Beacon Press. 1957).

19) R.A.Gordon. ‘ Institutional Elements en Contemporary Economics" ’ in Institutional
Economies; Veblen, Commons , and Mitchell Reconsidered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64)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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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청치쩍 실천에 있어서의 위상파 관련해서 수혐혼이 지녀논 진보척

촉변에 판한 것이다.%)

물롭 자환쭈찍세계 배의 급친척 마르표스-때년쭈와자블α1 환 때 동서 양

체채률 혼합하해논 것온 재향쭈의적이고 보수 반동척인 것 o 풍 보월 것이따.

그러나 수혐론이 때체로 사회빈쭈쭈외적 수혐옵 주장하고 스위l댄류외 ...:.r.:...랩을

종시한다고 볼 때 선보수쭈의， 따시씁 뚱 右훌훌陣籍의 입창에서는· 대탐히 협신

적인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예컨대 대표척인 수혐폰차인 갈브레이스 (J . K.

Galbraith) , 원버켄 (J. Tinbergen) 뚱은 자유세계에서는 비교전 혁신파에 속하

는 인불뜰이며 수렵이혼용 공식적인 .:iR회로 삼았떤 복얼의 사회민쭈당도 자유

세계에서놈 進步的인 뾰置에 속하논 쟁당인 것이따. 또한 사회주의 컸명 내

에서도 1960년때 협선파외 챔란융 걷던 오봐 식크 (0 . Sik)홍 재핵파 사회쭈회

자틀이 이러한 입장에 있었으며， 오룹날 급진개협따인 옐친， 암브로츄모표 둥

이 명백히 여러한 경향용 나봐내고 있다고 보여지며21 } 온천개혁따인 고료바초

프 또한 이률 공개적요로릎 排훌용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릎 수용하고 있읍율 어

렵치않게 간따할 수 있다. φ1 렇채 볼 때 수협캘비판， 특히 가장 척렬한 비판

올 제기한 고첨쩍인 마표크스-레년추의와 선보추쭈외 양촉의 비판폰이 차지하

는 실천쌍의 위치는 혹벌히 지복할 훨요도 없옳 것이다. 前者률 사회주의친영

에서， 後者늄 자본쭈의친〈청에서 착각 완:i!.한 보수따의 쭈장과 철부회어 왔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혐셜은 청부와 당외 공식문서에서 척혈한 비판율

받아왔는떼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따. 펼차높 이와같온 수협폰의 친보적 위상

은 남한사회외 햄훌右偏I폐， 北韓社會의 極左偏I회이라는 냉전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양극한의 사상올 중화시키고 남북한 판계홉 개선한 수 있는 가교

가 펼 수 있으려라 밀는다.

뚜번째논 이념과 체쩨가 대랩되논 국가간의 ‘1j!.;fo했存’ 블제에 있어서 수렵

혼이 지냐는 합축쩍 의미에 판한 것이따.

20) 수렵롤이 지녀농 진보척 위상에 판해서는 野뾰武敏， 앞의 글， pp.275-7.
21) 소련의 션진채핵혼자툴외 견해에 대해서는 젊村可明， “사회주의 정제구상의 퍼l 레 스

토품이카~， r현실과 파학J ， 체 6꿨 (1990 . 7) , pp.3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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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론의 농지에 따료변 체제개혁옳 통한 수협파 꽁폰온 밀첩한 ‘觀~性’

(affinity) 옳 지녀고 있다. 확 서로 대렵하논 2개 외 극용 중심으로 이념과 체제

가 집중한따변 상호간에 쩍때척인 때쩔파 상호파띨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체제가 상호깐에 긍정적 요소홉 벌려와 체제가 수렴하고 서로간에

협조관계가 종진뒀다면 상효찬에 破構的인 흉흉爭윤 지양할 수 있으며 대량학살

무기에 외한 전세계적 차원에서외 재양도 회펴할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수

렵혼자인 사하로표가-굳꺼l 밀었종이， “共存파 l않敵운 현대세계찍 생흉옳 위한

필수조컨이다 "22) 라눈 것이다.

물혼 수렵고} 평화꽁혼올 풍식휩시키논 것은 지나치게 낙관척인 생작이라 아

녀혈 수 없다， 쩨체와 선염이 유사한 쭉7]-깐예 .£ 종교갈풍， 언종갑용， 청쩨갈

뚱 동 무수한 갈둥요소가 남아있끼 때푼섹여， 따라서 실제로 “지금까지외 대

따수의 전쟁이 社會的 • 政治的 構造까 유사한 국가사이에서 벌어졌었다"23) 는

첫 또한 솜겔 수 없는 사설이기 때푼이다. 그허냐 2차대 전 이후 똥서 냉전시

대와 대결와 잘풍이 무엇보다도 엉:처I 체 의 *업뾰的언 짧1L파 이홍인한 01 더l 올로

기책 투쟁외 慶物이었옵윷 고려할 때 수협쏠 흉한 상호간의 i명 확꽁촌 또는 얼

쩡한 항존체제의 확립옳 룡한 수혐씩 흉진이라논 병제논 분명히 E}당성용 갖

는 것이다. 그려고 01 점 운 후루시효표의 개획파 60년대 의 홍구권개혁， 최근외

蘇 •통구권꾀 개핵 풍이 모두 냉전의 해빙 빛 평화공뽑외시대와 맞몰려 있다

놓 점에서 역사적2로도 검충회고 있다.

휩자는 이상파 같윤 체제수협파 평화뽕존의 상호판계홉 ‘累홈的 없果모헬’

(Cumulative Causation Model) 24 )훌 쩡식화하고자 한다. 촉 양체제외 상호수협은

22) Andre D.Sakharov. Sakharov Speaks , (ed.) , H.E.Salisbury(New York:Vintage Books,
1974) , p.97.

23)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 Political Power , USA/USSR(New York:
Viking, 1964) , p ,429.

24) 이 개념온 MyrdalO] [An American Dilemma , (1944)] 에서 혹인외 빈판상황파 빽 인

외 연견간의 상호작용율 썰명하기 휘해 재많원 이혼이다， 이러한 ‘누쩍척 인과작용’

에 대해 논한 끓뭉는 D.O. 라파옐， r현대도쩍 협학J ， 김영혈， 김윤역(옳김)， (서팡

Ar , 1988) , pp.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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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쳐인 공폰판계훌 7r놓케 하며 ， 또한 평화적인 공폰판계흡 통한 상호협조

빛 건쩔적인 쩡쟁은 수협파쩡옳 가족화시칸다논 것이다. 그려고 펼자는 이 체

제수협과 평화항좀사이의 ‘累橋的 因果모랩’이 무엇보다도 남북한관계에 척설

생올 갖는다고 확신한다. 확 남북사이에 홍일방안이 상충회고 적대젝인 대겸

상태가 지속되논 것운 급본쩍오포 체제와 이녕의 상극성어i 서 연원하묘품， 이

문제의 해결운 체제와 이냄의 상호개혁올 뽕한 접근파 이흘 용한 평화적인 꽁

좀관계의 모색， SS는 얼;생한 광좀체제의 정확옳 흉한 체제개혁의 ￡색으로부

려 옳출구흘 채옳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2

ill. 東西 兩體制외 JfX數的 變化

i않敏論좋뜰에 따르면 자붙쭈외와 사회주회는 산업사회훌 모체효 해서 태어

난 雙生兒와 같다. 따라서 양체제논 산업화활 후진함에 있어 서로 경챙판계에

뚫어서꺼1 회며， 그러한 경쟁과쟁에서 양체체놈 자기보다 앞선 체체률 치양해

가눈 가운데 자본주의와 사회쭈의외 ‘最適混合體뽑u’로 변종법적 풍일옳 이후

어가제 된다. 쭉· 그1천쩍 자본주외는 쭉가적 차원의 경체계획파 규쩌}롤 풍하여

사회주의에 접근하고 사회주의논 환권화와 시장경제적 요인의 x.입율 롱하여

차본주의에 첩근하며， 꽁산주의 청권온 무엿보따x. 참여의 위기외 해결용， 자

유쭈와 정권운 배분의 위기외 극복올 통하여 서로의 장챔올 지향한 개핵이 추

천훤다. 그리하얘 양자는 궁극척효로 混合經濟體짧U . 政治的 多元::t:훌훌률 근감

요훌 하논 민쭈쭈외적 사회쭈의체쩨로 수협하케 되눈데 이률 표표화하면 아래

와 같다.

우 | 차휴추의 (차볼쭈의 )

자유추외책 빈주쭈의(수정자본쭈의)

-.

사회쭈외적 민쭈쭈의(수갱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쭈의)

좌
시간

그려냐 이러한 양쳐1체의 수혐적 변화논 兩體制의 相흉間 l혜時接近의 형태붙

서보다는긍 좁생 01 형옳 쫓아가논 형태， 흑 후발산업사회로서의 사회주의자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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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본쭈의사회훌 따라잡농 ‘캐휘업척 수렵’ (catch-up convergence) 25) 의 형태률

띠게 훤다. 그러므로’여기서윤 (1) 선진자본주의체제의 변화파정옳 수혐론척

시각옳 통해 간략히 조명해본 후. (2) 후발산업사회로서의 뽕산츄의체체가 어

떻게 수혐척 체제변화릅 겪고 있는가를 오필날의 소 • 홍구권회 변핵과정을 종

섬요로 살며보려 한다.

1. 先進 贊本主義體$11의 收敏的 變化

생산수단의 사척 소유와 시장올 봉한 경제판려방식올 포대로 하는 전통적인

회미의 자봉쭈의늄 노통과 자본회 계급봐협 및 북지국가 이볍옳 용한 국가기l

입외 중대로 이미 ‘福험止寶本主훌훌’ (welfare capitalism)형 태로 변모했다. 그리고

신흥 부르조아의 과뚜적 ，-;1배옳 본질로 하논 고전적 의미의 자유추의눈 보황

선거체의 도입， 의회쩨척 국7}형태의 정확 풍옳 뽕해 민쭈쩍 요소옳 도입함요

로써 자유민주쭈의체쩨홀 변모하였요며， 나아가 노황자계굽에게 철차적 민추

추의활 흉한 국가권력 장악의 기회률 허용함흥로써 자유빈쭈쭈의 체제의 71 장

진보책 형태인 社용民主主錢 이념올 보편화시켰다.

그리하여 자유시장파 사유재산올 核心的 支柱로 하윤 고전적 자본추의논 국

가척 차원의 청체계획파 큐체훌 통하여 사회쭈와 경제체제에 접근하였으며，

부르조아척 과푸，-;1배의 행태인 .=il천책 자휴민주주의늄 챙치척， 시빈척 권려의

보장 및 사회청체쩍 권려의 확배훌 흉해 ‘自由主훌훌的 社會굶훌훌’ (liberal socialism)

행태라 활 추 있높 ‘社會民主主훌훌’ (Social Democracy) 이 념으로 진전하였다.

:::I련데 이상파 깝은 샌진 자본쭈의사회의 수렵적 변화추세에 대해 강혁한

반론이 제기퇴는때， 그것은 선친자션추꾀샤휩룹 과연 민주주휘체제라고 활 속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려한 비환은 ‘民主主鍵=휩由民主主藏’라는 동씩에 익숙한 서구적 견해에

의하혐 찍아하게 불혈 것이따. 그러나 서구와 자유만쭈쭈찍 (Liberal Demo-

25) 이러한 ‘케취업쩍 수형’의 주장운 션진재핵혼자인 시모니아의 주장파 강다. 시..Ii'.니

아의 견해에 대해서늠 西村可明， 앞의 글.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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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y) 는 그 내용파 핵사쩍 뼈리에 있어셔 서로 구분회는 ‘自由主훌훌’ (Libe ralism)

와 ‘民主主義’ (Democracy) 라는 두개의 정치 이념 이 자본쭈외의 특;쟁 발전단계

에서 절합됩으보써 성협훤 정치이념이다. 따시발해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성상

척인 국가뺑태라 할 수 있는 자휴띤추주의놈 자유주의활 토때로 하여 성장한

반쭈주의로서， 민주쭈외 그 자체까 아니라 민쭈쭈외의 역사쩍 한 형태에 활파

한 것야다.

이떻게 볼 때 자유민주주의률 만쭈쭈외와 단솥하계 풍치시키는 첫운 쩡짱화

훨 수 없으며 따따서 서구사회의 뭘수한 자유민추쭈의활 일반척인 민쭈쭈외의

관첩에서 비판하는 것은 일딴 쩡항한 문체체기라고 합 수 있따. 그련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西歡 先進 餐本호義한f會의 정치형태인 자유민주추외홉 판란하

늠 기준이 월 얼반척인 민쭈쭈의7} 도때체 우엇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빈쭈쭈의회 깨념화 훈처l 에 봉착하게 되는데， 민쭈쭈외의 의

미에 대한 이훌척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웹딴 만주쭈외.9J 훨형이라:il 활 츄:

있는f 회 랍외 민주주외에 판해 :il활해 보ff 것。1 필요하다. 민쭈쭈외는 앞대

부료흉아사회의 생장과 함쩨 생생，빌쳤회쩌 온 자유민쭈쭈회와눈 황려， 그 71

원이 古代 그리이스에까치 꺼솔려 옳라가논 오랜 傳統옳 치난 政治理;용:이기

때문이다.

그려이스시대에 민쭈쭈의한， 지배자의 수훌 71 폼으꿇 君主政 (Monarchy) .貴

族政 (Aristocracy) • 짧主政 (Democracy)요로 구분한 Herodotus의 분류가 보여주

윷이，g) 어왼 그대홀 Demos(얀빈) 의 Kratos(치배 )률 의미했다. 흉 지배자 또는

국가훨혁의 성2랙과 내용에 따라 l띤 뾰늠 쇼수와 치배와 딸리 다수빈중이 지

배하는 정치체제훌 민쭈껑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면 폭혁척 방식으로 澈權

하거나 !E는 獨載的인 方式으로 집권하더라도 ::J. 청권이 따수 민중이 지때하

는 쩡권이라면 여천히 빈주청이화고 합 수 있윤7r ? 그렇지는 않따. ‘支配者

26) 혼히 혜로도후쇼릎 ‘민주주외’를 최초로 언급한 져슐가로 천해진다. (History. bk. ill ,
pp.80-83) , 그러나 사르토리 (G . Sartori) 에 따르변 사실 ;J.. 용어는 그외 져숨이 아니

라 ::J.것외 번협뤘에셔 나하난다고 한다. G.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
(New Jersey:Chathan House Publishers. 1987).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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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數’ 와 함께 ‘法律의 홉守與否’륨 양대 기준으로 삼아 군주쟁과 참주정

(Tyranny) , 귀축정파 파우청 (Oligarchy) • 맏l주정 과 폭띤정 (Ochlocracy)요뭉 구

분한 Platon의 보따 셰현훤 분류볍이 보여쭈돗이， Z7) ‘다수민종의 지배’ 라논 권

웹의 생쩍 뽕만 아니라 ‘合法的언 支配’ 라놈 권혁의 척법한 행사방식보 갖추

어야 민주쟁이라고 할 수 있논 것이다.~ 회랍시대에 민주청 또눈 민주쭈의

용 단순히 ‘누가 支配하느냐.외 불져l 뽑 아니라 ‘어떻케 치배하느냐’외 문제.

똑 권혁외 실질척인 내용 뺑 아니라 뤘력행사의 쩔차 내지 형식쩍인 촉변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농 회합의 민쭈주의를 그 뿌려로 하여 까지블 쳐온 다양한 형태

의 민주추의릅 판별활 기준옳 썰정할 수 있논뎌1. 權力의 內容 찢 .::L 形式야라

는 양때 기훈이 .::L것 이 다 . 다시말해 다수 民聚의 지배 뿐만이 아니라 합헌적

지배， 또는 그 역 o 훌 합현척 지배 쁜 아니라 따수의 지배라는 2가지 ..a건윷

모두 갖추었올 때 민쭈추의라고 환쩡올 내혈 수 있다논 것이다.

물론 현싫청치에 있어 형식파 내용은 밀첩한 聯關올 치냐는 것이므로 [形式的

民호호훌훌냐 아니변 實寶的 民휠主훌훌냐] 하논 양차돼일적 문체셜정온 본질적으

로 그릇원 문체제기이따. 그러냐 환석적 편의촬 휘해 양자의 판계흘 형식논려

적으풍 분류해 보면 따음과 같용 4가지 경우률 가정해 불 추 있다.

OO

O
x

생
성

성

성

차
차

차

차

절
쩔

쩔

절

υ

잉

m
ψ
μ
y

내용생

내용생

내용생

대용성

Q
o
x (.6.)
x

“民主政이란 제로훨 1백 퍼센르의 분제가 아니고 많은 경우 정도의 분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휘의 가정쩍 유형에 현존하는 처l 사회를윷 分類시키는데에

늠 어려옵이 따표고 또한 많은 논쟁올 유발시킬 수 있다. 끄려나 다~ 패·잉

단솥화의 휘험올 무릅쓰고 굳이 환류훌 해 홉다변 제 3세 계 의 경우 대부분 4)

27) The Repubice of Plato. Trans. by F.M. Cornford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1963). pt, 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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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행에 속한다:i1 합 수 있다.”엉) 그리고 自由民主훨훌훌률 부E죠아책 파푸쩨

룹 내용요로 하논 공히한 행식척， 쩔차쩍 민쭈주의로 한쩡한 후 쩔차쩍，형식

적 흉변율 도외시합￡홀써 긍극책$로논 ζL 내용에 있어서 全體뽀義的 觸載훌

행사해온 현폰 사회주의 국가률도 4) 외 유형에 .¥.함된다고 할 수 있다. 쪽 프

훌레타려아 톡채(소수의 부료효아에 대한 다추의 표롭혜Ef리아외 목째)라는

미명하에 ‘프톨레따려아에 대한 -黨獨載’풀 행해온 현싫 사회주의국가툴윤

형씩올 외면함요로써 궁극척으로 내용까지도 저버련 철파홉 효래한 첫이다.i

그러면 이 끊외 훗챔이 되늄 션친자본쭈와의 국가형태높 어떠한가? 우선 협

차적인 측면에서 불 때 션진 寶本主훌훌社會의 自由民主主훌훌는 상당한 수훈에 올

라있다.:.il 뽕 수 있다. 홉 시민적 · 정치쩍 7.t-유 • 볍척 • 형식척 평웅， 입헌주의

동옳 황정으로 하눈 자유빈쭈추의논 쩔차척， 형식쩍 촉변에서 상당한 친보률 이

룬 것용 사설이따. 그러나 “이윷 사회의 정치체제는 아우려 쩔차척으로 민주척이

라 할지라도 그것이 寶本뿔훌훌國쫓외 한 형태이며 따라서 자본가계굽의 계급권력

과 혜게요냐의 한 貴微形願라논 한계， 축 행식쩍 I엉뚱뷔에 은폐훤 실질쩍 불평

풍과 다수민중회 ;생치권핵으로부터외 소외라농 푼쩌l는 계촉 납고， 진쩡한 의미외

‘뽑聚의 옳配’ (실질척 민추쭈의)와는 상당한 거려7r 있논 것이 사싫이다.”빼)

그렇따면 정홍 마료크스쭈의자들이 추장하듯이， 자유민추주의논 부르죠아척

민주추의요 차본쭈의쩍 민주쭈의이기때환에 ζ1 형식척인 민쭈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부르표아북채체체이며， 따라서 71 만쩍인 (Facade) 번주쭈의， 사이

비 민주쭈획에 촬파한 것인가?

그러므로 國靈 표는 寶本~훌훌 園靈는 Lenin의 쭈장처럽 30) 진쟁한 民主찮훌훌률

28) 쏟효챙， ‘세계철셔개편외 쩡치경제확과 인쭈쭈외”， 체 2회 한국청치학슐대회 발표논

문. p.IO.
29) 앞외 급， p.12. 이허한 좌파책 입장에 대한 비판척 명카 또는 Michael Levin , Marx ,

Engels and Li beral Democracy (London: Macmillan press , 1989).
30) 레닌외 입장에 뽕조하는 꼽헤띠 (L . Colletti) 논 「국가와 혁명」에 있논 러l 닌외 국가 및

만추추외에 대한 입장옳 해석하변서 l 려!년 이혼외 요정운 확가의 따꾀에 있다고 쭈

장한다. 혹 부흥흉아 국가늪 대중g후 부터 권혁외 ‘소외’와 ‘분려’에 의혼하고 없

기 때문애 구(홈)국가 기구는 파혜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끓쩨띠외 쭈장은

L.Colletti , From Rousseau to Lenin: Studies in Ideology and Societ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Pp. 220 ‘227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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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71 휘해서는 반드시 파괴퇴어야 합 대상언가? 펼자눈 이러한 견해에 쩔

코 용의할 추 없따. 물론 자본쭈외사회의 때의쩨 국가는 그것이 궁극척으로

부르죠야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는한 체한척인 것임에 훌림이 없요며 따라서

先灌寶本主훌훌의 民主主훌훌환 위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 중 3변째 여} 표함된다.

따라서 그것이 社會領城， 繹濟領城으로 더용 확대되어야 헬 것야다.

그러나 Bobbio가 쌓 지적했돗이 31) 자본추외사회회 민주주의봐해.£ 二l것용 노

동차계굽이 루챙옳 흉해 획흡한 소중한 자산이며 특i챙 씌 절파이다. 쪽 부 2 ;;:쇼

아국7r는 갱홍마흘표스쭈의자훌율이 추장하풋이 더야상 딴순한 힘압기구가 아녀

며， 부르죠아지외 억압척 이더l옳로기척 도꾸도 아니다. 그것등 비확 부르.죠아

지율에의해 지배되는 것이지만 전적요.로 支配階級회 이익에 봉사하논 ‘遊其’

로서의 부료죠아축가 (Bourgeois State) 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체급이 ‘爭取한’

유력한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벼 불완전한 것이지만 어뎌까치나 민주주의식끽.

따봐서 부료죠아국7r의 때외쩨 민쭈쭈외는 비룩 제한원것여지만 결끊 파펴회’

어야 합 대상응 아니며， 보t:I- 짧主戰올 신장시키는더} 있어 훌발점이다 초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共!쫓 t義체제의 收敏(('1 變化

생산수란의 사회최 소유(꾸체척으로는 국가책 쇼휴·라눈 형태의 전인먼적

소유)에 기초한 중앙칩중척 계확경제률 토대로 하눈 古典的 社會主훌훌윤 소유

형태의 다변화와 시장경쩨척 요인울 도입함으풍써 자본주의에 접군하고 있으

며， 프훌레타려아 홉재와 민주칩중체 그려고 1당독재플 Jl수하떤 공산주의

정치체체논 부흉쪼아사회의 法治主훌훌， 市뚫社會， 훌훌會制(다당제 , 월력분랩)

동찍 메카니좀옳 수용함으풍써 자유민주쭈휘체제에 접근하고 있다.

31) 헤년의 부료죠아국가 파피폼에 대한 꼴례띠외 용호에 대항해서 보비요 (N .Bobbio) 논

자본추외 사회외 대의쩨 민쭈쭈찍가 믿추사회추의의 활발첩이 되어야 한다끄 쭈장하

는데， 이러한 보비오쩍 입장옳 짧 요약한 물로촬 M ‘Carnoy , The State & Political
The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4) ,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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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혼 이러한 수렵척 추세는 ‘現實社會뿔훌훌’외 동장이혜 자체내외 요솜옳 지

양해 냐7}는 장기쩍인 파청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한 변화논 1985년 고료

바효표체제의 풍장 이후 보다 작척후로 진*쟁썩.""l 있 ct .

우선 훌란드， 헝가려， 체쿄. 옳가려아 동 공산당 l당복채훌훌 포기하고 政治

的 多元主훌훌훌총 선언한 풍구월품가윷이 I장 랙 한 수혐척 경향옳 보여주고 있다.

측 이틀 쪽가블은 쭉명 자체엑서 그L천척 인 o}s친?소‘해 년쭈외 냄새홉 풍기눈

‘人民’ , ‘밤.會主議’ 동의 개념옳 삭처 했요;책 꽁산당 스스홀가 사회민쭈당， 빈

쭈사회당 풍요로 개팽한 바 있따. 그려고 자츄선거 철파 의회민쭈주외， 시창

경제， 사척 소유로외 전환옳 치향하논 서구책인 사회번주쭈획 계열외 쟁당률

이 압도쩍인 표차로 숭원함요로써 그풍안 7}셜로서 혼~~해 왔헌 수렴롬의 適

寶性옳 입종해쭈그l 있따.

그리교 지급까치 o}프크스-례 낭쭈의와휘 이례옳로지척 연속생옳 부단히 강

조하며 배우 신중한 입장옳 보여옴 소련공삼향의 채혁파7} 깨협쏠 찬행혜가변

서 점차 수협활적 편향훌 노끓척‘rLE; S￡얘쭈Jl. 있다. 여l 컨대 이뚫용 자본쭈의

회 봉펴홉 펼연화함으로써 세계혁‘명불획 01홉척 기초가 되었펀 ‘寶本主훌훌와

-般的 危機輪’올 풍기하는f 홍서에 기폰외 1p:和共存훌훌(측 계급논려에 환원회

논 전솔적인 평화꽁폰홈)과 구별펴i":: 채훌옮 평화공홉환(계굽이익파 전인휴객

이익의 輔護法的 統‘→로셔의 천확척인 평확공존혼)올 선언합요료써 ‘寶本主훌훌

에서 社會主훌훌홉의 移行輪’율 비과학척이고 근커없논 신화로 치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률온 청쩨쩍 효올성외 제고훌훌 휘해서 그통안 자본쭈와외 본질

쩍 요쇼풍 보았던 시장메카나츰옳 상당부운 도입하고 있요며 생산수한외 쭉71

소유훌 표71하고 접딴쩍 소유 훤척옳 파꾀하지 않는 범휘 내에써 :J. 소유방식

옳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활용 하부구쪼외 개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慶主훌훌 政治빼휩j의

핵심책 교려였던 ‘표훌레타려아 獨鐵’ , ‘.의 指導的 짧훌j ’ 풍에 의분옳 제기

하고 부르조아빈쭈주의 체도률 대폭 수용， 발전시키고 있다. 병 E명 척 흉쩨 71

배제훤 새로운 경쩨모뺑여 효파척요흘 기농하기 위해서농 관료쩍인 행쟁시스

햄훌 포함한 청치체도률 광법휘하게 빈주화하는 월。1 훨요하기 때분이따. 그

려하여 01툴용 ‘블라스뇨;소훌(재방)’ 라놈 이홈하에 사회 전범위에 쩔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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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윷 훨쳐가높 한편 레녔의 ‘民主驚中制’ 교리릅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으

며 사회주의랴는 내용이 민쭈주의척 행씩율 로대효 해서딴 가능한 것입올 천

명하고 있따. 이처렴 섬작하계 채캠토되고 있므며 나아카 폐기퇴어야 할 갯

요훌 주장되고 있논 것이 그홈안 사회쭈회의 核心的 원려효 간주되어 온 쪽7}

소유와 계획경제， 프E훌레 E}리아 독재와 당외 지도적 역활 동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생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촬이 부료조아사회의 構遭的，體制的 轉徵월와 무조건

척 수용옳 천쩨하눈 것은 아니며， 또한 처음부려 서구쳐 의미회 사회번주쭈의

를 지향했다고도 불 수 없다. 때헤스토로이카논 꽁산쭈의회 포기나 서구척 의

미의 사회민쭈쭈의 라기 보다눈 ‘社會主훌훌的 民主호훌훌’ (Socialist Democracy)모

의 질， ‘人間的인 얼꿇용 한 社會호훌훌’홀의 질옳 지향하며 출발한 것이었기

때분이따.

그려냐 얘초에 척극적인 북표와 프로그램융 갖고 추진되었따기 보다는 자체

내의 R.순옳 해철하기 워해서 推進훤 것이기 때붐에 때헤스묘꿇이카는 實用호

훌훌的， 折題主義的 性I혜옳 띠께되며 그렇지 때환에 이러한 사회추회척 원최.Ql

고수7} 제대로 지켜질 수 있용 것인지늠 여전히 며지수에따. 그리고 개핵이

국민둡에케 홉쪽할만한 보상율 제공해주지 못하.:iI. 있눈 현실속에서 개험자체

가 사민추의쩍 편향올 지난 急進論者틀에 의해서 견인퇴어가고 있논 것이 숨

질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동구권의 01 해 훌훌 서구적 형태의 사민주외와 칙접적으로 종일시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숍한 생각월 젓이다. 32) 01 촬의 사민추의적 뇨;션용 서

구의 그것과는 전핵 따환 훌발조천파 환경에서 만촬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촬의 사민쭈의논 서구적 형태의 사빈쭈의회 蘇 · 똥구식 變種이라

고 보는 것이 옳올 것이다. 그리고 이똘의 !社民主驚 노선이 하냐의 복자척인

사회세력으로서 성공옳 거훌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루명하다. 이룹에게는 서

구 사민추의가 성항용 거똘수 있었떤 체조천， 측 자유쭈외척 ;썽치 f완화 ， 계팝

32) 쇼， 동구권외 미래훌 사민주휘와 동얼시하는 것에 대해 껑겨}한 글로농 이해영， “소련

과 통유렵온 사회민쭈쭈의효 가.:il 었는가’. r사회평톰J . 창간흥 (1991 . 5) ， pp.64-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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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의 불쩍 토대 풍이 캘여되어있기 때푼이따， 그 결과 일각에서는 현폰 사

회쭈의의 단점파 자본쭈외의 한챔율 결합시킨 ‘最惡의 짧合’￡로 ‘否定的언

l없敵’ (negative convergence)율 합 우려도 체기퇴고 있따.웠) 따라서 이풍이 국

가로부터 구벌되는 시민사회와 복자척 영역옳 확보해내지 봇하고 계곱타협의

기반이 되논 광볍위한 용적토대률 이륙해내지 봇한다면 그 전방이 반E시 낙

관척인 것만은 아널 젓이따.

그러나 여하튼감에 薦 • 똥구권이 세계척 규모외 시장경쩨체제에 편입됨으로

써 혼합쩡쩨체쩨와 쩡치쩍 다원주의훌 혹칭으로하논 사민쭈의로의 갤용 톱이

킬 수 없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렵척 경향은 바로 쩨헤스트로이카외

치￡자인 고르바초프의 업옳 흉해서도 천명퇴고 있다. 즉， “우려는 獨￡寶本

主훌훌로 불리논 단계와 社會호훌훌로 불리는 한계사이에는 어떠한 중간구쪼도 혼

재하치 않는다는 레닌외 쌀 알려진 명제에 때해서 새로운 방식므로 바라보아

야 한따 .. ‘ ...자본주의에든 사회주의에은 철국용 현대적 생산혁외 발전과 과

확기솔의 진보로 인해 생겨나눈 지극히 유사한 過程이 쯤재한다는 것온 분명

하다.”3‘) 이것이 바로 수협론의 공개책인 인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눈가? 이러

한 사실윷옳 앞에 푸Jl..도 계속해서 ‘自由世界와 共훌훌世界 사01의 화해하기 어

려운 심연’올 강조하고 완강하께 자기의 입장옵 고칩합 수 있는 사람용， 찰브

레이스7} 쭈장하웃이， “이데옳풍기에 철져히 세놔흰 사람이톤가 아니변 옐혈

한 선동가일 뿔일 것이다.”$)

33) Boris Kagalisky. “ Importance of Being Marxist". New Left Review. No. 178. [1989J.
p.33.

34) M.고료바초료 ， 앞외 꿀. pp.34-5.
35) J. K. 앞브레이도， 崔뿔烈 홈. r새혹훈 산업사회 J \서옳:홍성사. 1981). PP ,44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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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南北韓의 收敬的 變it 에 對한 展望

앓장(3장)에서 살펴 환 수렵척 추세훌 보편척 ;생향으로 인정활 때 이것 01

홍일조국의 며때상에 시사하는 바는 병빽하다. 쪽 統-祖國$.j 國豪理좋은 낳

파 북의 相뺑的인 이법파 까치홉 상호보완적 체체캡근올 흉해 수 ~i ~쩍2..풍 황

합한 사회민추쭈의 이념이어야 한다읍 것이다.

그러냐 이는 어디까지냐 長期的언 展뿔에 근거한 홍월국가의 미핵상옛밸 ;그

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푸관한 자연사쩍 훨연성율 의 0]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

냐 확수한 분딴현실 빛 남북 양혹의 구체쩍인 歷史的， 社會的 條{牛옳 부시하

고 71계 척으로 도입펼 수 있는 것흘 절표 아니다. 따라서 분딴모순에 의해 매

개된 남북의 분단현실옳 파학척으훌 해명하고 이용 토대앓 양쳐i쩨와 접진2섞인

개혁올 5:..£.합으로써 사회민추추외로접근하논 자세， 홉 한반.5:.의 토양어l 맞

는 ‘社民主훌훌외 創遺的 受容’의 자세가 요방훤다.

::L런데 사회빈쭈쭈외의 한국쩍 수용옳 논함에 있어 우선 전체되어야 할 것

은 그것의 必、흉흉性과 ..現可能性올 구별하는 힐이따 36) 韓半옳외 문체흘 해쩔함

에 있어 사회민주푸의가 얼마나 훨요한가 하는 당휘척인 요청외 운처l 와 그것

이 싫협가놓한 사회경쩨척， 정치적 조천옵 갖추었는가 하논 문체논 원칙상 협

재의 환쩨이기 때푼이다. 따라서 여기서늪 우전 南韓과 ~t韓외 수렵쩍체제개

혁외 필요성율 총체척으효 조명해 본 후， 그것의 실현가능생에 관해 남한과

북한의 순요로 살펴보도혹 하꼈따.

그러면 먼쩨 밥북외 수혐쩍 체제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보자. 우선 남한

의 ;형우 政治， *쩔濟， 社會體뿜u간의 부￡ξ화와 구조적인 모숲옳 해결하71 위해

36) 진보척인 갱당외 펼요성파 가놓생훌 구붐해서 논한 달로는 갤송홉， “뼈신청당외 펼

요생파 가놓생”， 한국챙치학회 (편). r한국쩡치의 민주화와 흉월방안J (융유푼화사，

1991) ,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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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 진보쩍인 이념인 사회민쭈주의륭 수용하는 것이 펼요하다. 그똥안 한국

외 사회구쪼는 공업화의 철파로 상당히 불화퇴Jl 다원화훨 구조로 변화되었으

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사회의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變化가 일어냐고 있다. 37) 그

러냐 그와같은 사회구쪼와논 딸리 청치구조와 경쩌l구조윤 권위추외쩍이고 보

수쩍언 특생윷 아직도 벗어냐치 붓하고 있다. 따와서 계답타협올 흉한 자본주

의체제의 안정척 성장옳 휘해서라도 체제개혁 및 복지국가이념의 수용이 요구

퇴논 시챔에 도활한 것여따. •

그려고 北韓의 ;형우， 산업화찍 천천에 따랴 냐따냐는 구조쩍인 모출올 해쩔

하기 휘해서 체쩨깨혁과 개방의 펼요성이 컬박하게 요구되고 있따. 그동안 확

한외 사회구쪼는 꽁업화의 결파꿇 Ai] 한쩍 01 냐바 구조척 ?1 분화차 훌컸되었으

며뼈) 이에따라 싫용쭈의척 전훈집란외 태풍이 총래하윤 한편 인민촬의 욕구.£

따양화회었다. 그핵냐 확한운 그똥싼 김월성 켰5體훨、想‘홉 앞세훈 청경일치， 자

력갱생의 훨리활 기초로 한 자랩;청쩨， 중콩업 우션정책 풍옳 기초훌 한 쭉가

추도와 계휩경쩨체체옳 유지해 옴..2.i용해 構造的인 ‘￥居이 심화퇴고 있요며 남

한파의 경쩨쩍인 쳐차가 종대하고 었다. 파랴서 한계에 찍변한 ‘外延的 成훌’

(extensive growth) 용 활펴해 쟁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올 홍한 ‘內包的 成훌’

(intensive growth) 의 질로 냐아가꺼 위해서는 사회쭈의 일반에서 진행되고 있

눈 개혁과 개방에의 껄이 불가피한 국면여l 뚱활해 있는 것이다.

그리X 남북한에서 zf자 상호개혁율 통해 사회빈주쭈의 이념옳 표방하는 진

보적이고오 민쭈척인 ;정항이 훌현 발천환다변 . :::J.것은 남확 모두 대외척인 이

미지 개션은 물폼 각자의 국가이익 충진에도 큰 기여훌 하케 훨 것입옳 지척

37) 한국사회의 계급구초와 사회의식외 변화톨 논환 것은， 임회셉， ‘팡엽확외 쩔과로，셔

의 사회쩍 불I쟁률 ;계즙구촉와 사회외식의 변화훌 중심요로”， 아세아품제연구소 (훤) •
「한국산업사회외 푼쩨챔. 上J (나남， 1990). 서판요 「환확산업사회의 껴l 급구생과 계

굽분화J (한... 1984). 구혜근， “현대 한국외 계굽구쪼에 관한 시흘8 . r한국사회 외

채인식 I J(한융， 1985). 집명모， ‘한국외 계급구죠와 그 변화’ . J한국 사회화J . 제

19접 (1985) , pp.153-160.
38) 북한사회외 쥬i초와 .:::I. 변화에 대혜 논한 닿훌는 고현육外. r북한사회외 구초와 변

화J (셔율 : 경 납대 훌활J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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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툴 펼요가 있다. 흡 한국에서 進步政賞이 벌천하면， 그것은 션친빈쭈국가

훌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세계 60여깨국의 기우인 ‘社會호藏 인터내셔날’

(Social Internationa l) 에 의 7r입올 똥해 우익복채국가로서의 불병예좁 활펴함으

로써 국쩨척으로 한국의 휘상율 옳이는 기회가 훨 것이며 또한 외교채널의 다

변화률 흉해 국가이익율 중진하는떼 환 기여홉 하케 훨 것이다. 그려고 북한

에서 체쩨개혁옳 흉해 民主的인 改￡흉政.이 판생한다변 J.것윤 金體主議的 獨

鐵圍靈. ~홈對:E朝. 1東±의 :E國 풍요로 확청지어지떤 부정적 이미지흘 개선활

수 있게 훨 것이며， 그려하여 쫓 · 日 풍 西方園家와의 판계개선올 흥해 국익

올 도모하려는 북한당국에게 중요한 채널올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헌떼 펼차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상과 같이 냥확의 수렴적인 체제개

혁율 뽕한 사빈￡룹의로외 길윤 zf체제 의 구죠척인 모순올 해쩔하고 각자의 국

익올 도모하기 위해서 펼요한 것이지만 보다 종요한 첫은 남북한의 분단.s.:.순

윷 해소하고 빈쪽외 염원인 흉원국가볼 이루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능 접이다.

相행的인 理;홈:파 體휩l의 수협이 전체되지 않는다면 남확깐에 X평 화적 인 흉월은

뽑론 평화2쳐 꽁존포 붙7r놓한데 양극란의 이념파 가치률 수렴적으풍 접합시킬

수 있쓴 부분이 바로 社會뿔호主훌훌01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모두는 그통

안외 척대척인 체제경쟁에서 보여왔던 혹백논려훌 지양하고 상때방의 긍정적

언 요쇼훌 상효 수용하논 생숙흰 자세흘 천환해야 하며， 그리하여 각기 부딴

한 자기혁신용 통해 남북홍일의 7] 반옳 조성해야 힐 것이따.‘

1. 南韓의 體制改후에 뿔、t한 展뿔

自 iii民主主훌훌논 기본책요흘 寶本家!}홉級의 헤게모녀와 야러한 허1 계모녀 뚫 71

놓케하는 풀적 토때 내지 조건이 천체회어야만 가놓한 체쩨이다. 쪽 자유민주

추의논 자본가계끓이 이갈운 물척 똥때와 허1 께 .£녀콸 7] 초풍 하여 뇨:홍자계팝

풍 댔중부품올 제제내에 포섭하고， ‘!司意’와 ‘鎭制力’이라환 두채의 황치 7]처!

39) 남북체체흩 사회민쭈추의로 홍항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설로는 , 김석춘. r한쭉자본

쭈의 국가위기혼J (풀빛. 1991). pp.56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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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외홉 쭈훤 훔치기제로 하여 자본쭈의척 질서률 유치하고 채생산시킬수

었율 때 가놓한 체제이다. 그러묘용 自由民뾰￡훌훌가 정착하면 .'r..흥과 자본의

대랩은 일반척으로 체체대척 대렵파 rT·챙 _C2J 혐태뿔 천개훤따. 이렇게 불 때

자유민쭈주의 체체의 가장 친보척 챙태라 할수있는 사회민쭈쭈외의 이념 및

싫천은 결국 부i응죠아룹이 勞훌b著계급·올 꿇적인 토대률 홍해 이툴율 타협으로

유도하고 재량으훌 이끌어냈다는 것올 의미한다.

하치만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체제눈 따플 찮변에서 볼 때 노풍자계급의 혹~)쟁

의 산물이며， 부르죠아의 헤게모니에 봇지않게 노동차계굽외 購利91 쩔고}이기

.£ 하다.‘0 1 따라서 부츠중죠아민주추의외 그 전체 또논 이것외 진보적 형태인 사

민쭈외는 부료옳아워헤게모니가 아니라 일 정 한 대 항헤거l 모녀 (counter-hegemony)

의 성격옳 내포하고 있눈 것이며 , 寶*:±義 社會關係의 해체에 일청부환 기여

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불 바와 찰이， 사회민쭈주의의 훌훌生과 成養은 현배 셔구의 산

업사회라늠 일정한 시간과 꽁간옳 배경으좁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그것이 거

푼 일정함 갱치쩍 생공용 ::J..것윷 가농하게 한 구체적인 廳史的 社會的 傑{牛올

전제로 하논 것인데， 이눈 따음의 2가치료 집약활 수 있다.

푸엿보다도 우선 사민추위는 自 E섬호錢 !E.는 뽑由뚫主主훌훌으} 정착흩 전체로

하는 것 이 다. 쪽 fftf:民主훌훌는 勞훌~;;.마 寶本외 모솥옮 본질로 하는 자불쭈의 내

에서 노동자의 칩단책 이익용 법률적 태쭈려 내에서 개량척 방씩으뚱 관철합

것올 천체로 하는데， 이것이 가놓하71 휘해서는 타협와 양보률 종시하논 민추

척 철차가 사회쩍 쩡치척 판행으홍서 갱착휘어야 하는 것이다.:1.현떼 어는

현대국가의 2가지 흉치기체인 ‘I폐意、’와 ‘麗험j力’중 동의훌 쭈훤 흉치기쩌l로하

여 체체가 싼통하고 었다논 것옳 의미하는바， 결쭉 사민주의는 강체혁의 천횡

옳 방지활 수 있는 차유주위척 정치폰화와 정치제도워 발전올 전제록 하는 것

이며 국가앓부터 목렵훤 강혁한 시번사3씩 찍 흔채훌 전체로 하눈 갖이다.

줍째£. 사민쭈회는 개량옳 가놓케하는 物的 二k훌훌촬 휴f提로 하논 것이다. 쪽

40) 이러한 입장윤 기본쩍으로 보비오 (Bobbio)의 견해와 궤훌 강이하늪 것인떼， 보uj오

외 견해에 대해서농 M.Carnoy , 앞의 굽， r;p.158-163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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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者계즙이 개량척 방식으로 자션의 이익융 관철시키는 것용 가놓토록 하기

위해서는 계급때렵옳 완화시킬 수 있옳 청도의 몰질척 쪼건이 펼요한 것이다.

만약 흉協파 讓步훌 가놓로혹하논 붙적 조건 01 마련퇴지 못한다딴， 그것은 80

년때 이후 서구에서 부상한 신보수주의와 같이 복지와 옮主主驚의 축;소:료 귀

결훨 가놓생이 높요며， 자유추의척 쩡치문화와 쩡 ij ?l쩨카 토착화 회지 못있

올 경우· 혁명적 사회주외세력과 반핵병적 파씨즘 제력깐외 첩여1 한 갈동옳 흥

래할 훌훌然性이 종대훨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 내에셔 사민주의의 볼자쩍잎 정치세헬화의 가능성이

객판적인 조건에만 활혀있높껏운 야니며 사민쑤외와 미래가 사회구조변회의

한솥한 반영일 수는 없다. 그것은 그간 산엄?씩의 過種에처 환생한 勞動著껴1급

올 독자쩍인 노동자칩딴요로 형성시키고 나아가 여따체잡과 어떻게 겨}답떤합

용 이후느냐 하쓴 主體的인 力量의 풀제이기 때문씩따 따라서 사빈추외외 생

장 가놓성올 논합에 있어서 뷔에서 살뼈본 객관적인 조컨 못지않께 노동차칩

란의 주체적인 역향결집￡ 종요하다는 것옳 명심해야 한다. 4i)

이와갈이 사민주의활 가놓케한 主 • 響觀的 요언촬끊 업두에풀 때 , 제3세계

얼반에서 왜 사만쭈찍집단이 유협한 쩡치세협으훌 쳤장해요지 못했으며， 자휴

민쭈주의논커 1녕 우왜 군사쪽째 내지 총속척 따씨씁야 쩡상쩍인 국가형태가 되

어왔논가홉 어렵지않께 간파합 추 었다. 확 中心國으풍부려 꿇임없이 초파이

윤을 수활당합요풍써 빚어지논 끓쩍 토대외 취약성과 이효인한 체급갈종의 첨

혜화， 노풍자칩란의 분열및 지도력외 不在， 전흉척인 權威主훌훌 푼화의 유산과

시빈사회의 취약성동의 구쪼척 한계로 인해 체3세계에서 사빈쭈의외 가농성은

극히 쩨한되어 있옳 수밖에 없논 것이다.

그러변 한국의 청우농 어떠한가? 딴척으로 발해 짧은 시간내에 사띤쭈획가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썽이다. 分斷狀況으로 인한

국빈불의 냉천척 사고방식， 뿌려깊은 권위쭈외적 정치분화와 핸전한 시민외씩

41) 이처험 사번추의의 형생가놓성융 계굽구죠→계붐행생→계붐동뱅의 순으풍 논하고 없

논 것용， 에스핑}앤더손， “사회민주주의;이툴파 실천~ I r사회 민주주의 연구lJ， 까

칼려효키外 지읍， 이생행(엮옵)， (새훌곁， 1991) , pp.39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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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대 션거시 민충의당은 0.3%외 ￡확1£율옳 보였으며， 갱당의 지원에 외해 치러진

6.20 광역의회선거에서 민중외 당 후보좁온 0.8%의 특li옳어:1 u1 옳렀다.

43) ‘중진차본쭈찍룡’ 또는 ‘충위자본주외흩’흩 ‘폐패스.프로이카외 정치경쩨학’에 있어

서 NICs의 셜명.5'.멜로서 새륨께 쭈착되고 있는 이폰이다. 이 이론온 NICs의 사회성

격올 세계척 차원에서 활 때 .::I. 밥전추폼이 충휘쉬:폼에 이룡 중위자본주외홍 퓨쩡

하고 있으며 , 이 굿가률은 깨도국에 대혜 亞쩨북쭈외쩍 입장옳 확립하는 한편， 션

진불과의 관계에서풍 이미 총확외 단계훌 극복하여 ‘대비갱쩍 상효의폰’ 의 단계에

이흘렀다고 쭈장한다. 이 이혼용 이갑용 시ZJ-애셔 NICs가 앞으로 훌균쯤 밭전법칙에

외해 빠룡 촉도로 정쩨 벌천훌 지촉함E..로써 션진화， 자렵화(자렵행 국가확챔자본추

의)훌 이률 것으로 낙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셔눈 좀호첼， ‘신홈창업국

(NICs) 외 국제청치청쩨~’， 청남대 극홍폼쩨연구소， r한국과 국쩨쩡치J， 쩨 6월 1흥 ，

(1990. 불) , ‘쩨혜갚트로이카와 제3세계혁명의 전망K， r사상폼예훈룡 ， 쩨2효 (1988 ,
겨옳)， p.302. E. 프려마쿄표 ， ‘상효철합된 세계에서외 자본주외’. 집석민 편， r신

식민지 국가독청차본쭈의 논쟁 J (새질 . 1989) , 한국갱치연구회 , ‘사회추의 개혁과

한반도K， (한융， 1990) , PP.559-564. 안병칙 , “종진자본주의로서외 한국겸져11 "， r사

상푼예용동」 쩨2호 (1989， 7~율) ， pp.a-29.
44) ‘신중상쭈외척 복지국가’ (neo-mercantile security state) 란 세계갱쩨체체 내에서농 신

충상주외쩍 우역국카로 경제쩍 권혁율 추구하고， 국내사회척으로늠 다양한 사회계충

에 때해 부훌 분때하고 확AJ훌 공즙하는 복지국가로 행세하용 확7~훌 앓한다. 이에

판해셔는 김쩍춘， 앞외 책 , pp.5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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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노동차물옳 결집시키고 스스로 유력한 政治驚뼈으로 성장하고자 하눈

주체쩍 역량 !£한 쩔때척g로 펼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펼요

한 것윤 객관적인 현실옳 인정하논 토배위에서 어떻께 사민추의와 ‘可能態’흘

‘現實態’로 전화시키\....냐 하는 지혜훌 모으고 이훌 실천에 옳겔 쿠체적인 전

략옳 짜는 일일 것인떼， 이률 위해 몇가치 체안옳 하변 다츰과 갈다. 첫째로，

일단 남한내에 자유민주주의훌 청확시켜야 한다. 자유민쭈쭈의가 쩡확되어 국

가꿇$휴터 확협 2섹 얀 ;시민사회가 성좁되어야만 權威.±.훌훌的 홍치기제률 우혁화시

키고 반용적인 복재체체의 풍창옳 예방합 수 있올 것이기 띠1 푼이 다 . 따라서

진보집딴홉 보수야당옳 B] 훗한 포;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인추화가 순쪼롭게

진행회도혹 협옳 結驚시켜야 할 첫이다. 그려하여 민주주의가 정착되변 민쭈

· 반민주의 때쩔구뚱가 자연스협제 ~'T' 경흉혔f외 대결꾸.£포 전환퇴어 사빈쭈

와세력에게 유려한 쩡치지행이 뺑성훨 수 있옳 젓이따.

룹째로， 한반도 분딴구조의 촉성상 사빈쭈외외 생창옳 휘해서눈 냥한내외

민주화노협파 함께 남확칸외 평화정착 빛 홍월에의 노력올 병진하는 것이 훨

요하다.:1.용안 權威뿔훌훌政權윤 국7}의 안보문체률 병환요릎 홍일운동윤 가로

막아 왔다. 따라서 안보훌 챙월유치의 £.구표 악용하지 않으며 천실로 민종의

편에 서서 홍앨정책옳 뼈냐갈 수 있는 민쭈정부가 出現해야만 홍일이 실질적

으로 진쩍훨 수 있옳 것이다. 그러냐 冷戰的 分斷狀況 속에서 현상타화월 ::I

볼질로 하는 홍일운황이 밥북한 쌍방 보푸에게 국가척 안보분AI]홉 야기하용것

온 사실이며， 이러한 안보쩍 불안의씩이 납북 모두에계 경척된 체쩌l흘 일칭부

환 장요해용 것 또한 숨길 추 없논 사실이다. 따라서 끊업없이 鍵專햄決과 안

보위협옳 촉발하고 ζl협요로써 남북한 짱방 모두에게 경척훤 정치체제뿔 유발

하는 분란적 때쩔구조7} 종식회지 않늄한 한반도에서 민주횡의 싫현은 극히

어려울 것입옳 알 수있다. 따라서 한국적 분단현실의 봉질상 황칠은_ r감주화어l

~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민주화논 練-에 의해서만 왼·캘월 수 있다.

韓半島와 갱，양、民主化와 홍집읍 별캐찍 껏이 아니라 상호보완딴져}에 있는 갖

이기 때문이따. 그러므흘 우리용 빈쭈확운동융 통해 뽕웹옳 앞당겨야 할것야

며 동시에 뽕앨운똥옳 흉해 빈주화훌 실현해야 합 것이따.

셋째로， 사민주의자뚫외 휠體的인 力蟲結棄 및 휩己剛혔Tol 펼요하따. 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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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쭈회자플은 한편으로 진보전명내외 고칠척인 分짧性，政治理~외 편협생파

j고쪼성율 극복하고 치도력올 장악해야하며， 다·흔한편 보수집한에대웅할 수 있

는 때항 빼게모니 (anti-hegemony) 월 뺑성하t‘ 국빈블에게 친보쩍 의식올 확산

시키도록 노력해야 합 젓이따.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만추의자룹이 시대척

쪼류와 국띤척 f홉續에 합치하.£혹 보따 온건하:효 유연한 뇨:션올 취하여야 하

며， 이롤 흉해 비환쩍인 종산총의 지지롤 유도함은 불론 보다 밟운 대종성율

확보하도혹 노력해야 활 것이다.

넷째로， 사민주외쩡당이 의회에 친훌할 수 있도혹 政治휩j度카 改善되어야

한다. 현채의 션꺼쩨도눈 신인이냐 신당의 진흘이 매우 어렵게 회어었다.

그 첫째는 션거가 돈이 많이도는 션거， 금권션거와 양상을 띠기 때문이며，

선거자쯤뚱 쩨$권왜 갈라벅기식 배분형식옳 띠기 때분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와 션꺼풍토가 톱이 안도논 선거， 첼쩌한 꽁행제션꺼로 훌훌擬되어야 하며 션거

자금도 군소정당에게 얼장한 몫-이 훌아7FEξ륙 정책적요로 배분회어야 합 것이

다. 두번째는 현재외 션거구제도가 소션꺼구쩨이키 때푼이다. 1구 l인체의 小

選暴置制는 1뚱딴이 유효환 선거구제이다. 따라서 소션거구제논 과열션거외

양상용 빚게회며 신인이나 군소청탕에 천훌훌 어협계 만든다.

그려 E로 진보청당의 후보7} 1둥 으좁 당션회 71가 어려훈 현싫홉 감안합 때

선꺼구제는 중선구체효 전환되는것이 바량직할 것이며， 이와함께 철저한 비례

대표제룹 도입함으로써 군소쩡땅도 합당한 자기몫용 차지할 수 있어야 합 것

이다.

2. 北韓의 體制改單에 對한 展望

1960'견때 초까지 공산권연구의 중심책 理論樓쩡뱅윤 金體主훌옳 (totali tarianism)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 모형운 共慶主훌훌훌 냉천척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초71의 협명정권 이후에 나타나논 체변화훌 제대포 설명해주지 옷한다늠

첨 풍에 의해 비환홉 방아왔다. 따라서 全體호義 £형의 01 떼융로기성 ， 역사

척 한계성 및 갱태성용· 딸펴하고 共慶主뚫빠i:*홉 보따 객판쩍인 시작에서 훌b

態的 o 로 다황71 위한 이볼플이 풍장했는데 그중 때표쩍인 껏이 近代化 R..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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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ization Model) 또블 慶藥社會 모헬 (Industrial- Society Model) 이 다 . 푼대

확 모웰은 공산쭈외사회가 進代化 또논 工業化함에 따라 근대사회의 특성인

높윤 문자해특율， 도시화， 노동외 分化， 세촉화， 합리화， 脫섣더1 올로기 화 ， 대

중참여외 중가동올 초때하게되며， 이러한 근대성온 챔친척이나마 政治發展용

초래하게 될 것이라불 박관쩍인 예쪽에 월J!] 찌존한다.효율성외 ~려 때분에

꽁산국7r눈 分權化와 多Jt1t흡 채택하지 앓옳 수 없요;며， 그렇치 않을경우 정

체와 소멸올 면치꽂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렌데 이러한 픈대화모헬 !t늪 산업사회모행은 환 논문외 이혼척 토대가

되는 ‘1ft敵理論’과 밀접한 관현옳 지난다. 추협이혼응 제 2장에서 살펴보았봇

이， 寶本호議와 社會뿔훌훌는 .£.두 산업화획 복표훌 추구한다눈 점에서 共通되

눈데， 이러한 산업화의 파정속에서 양자논 산업사회의 합려성파 효율성의 요

구에 부용하케 펴며 ::L 결과 ‘딴일척이며 현대척힘 산업사회’ , ‘寶本主議와

社會옳훌훌의 최척 혼합체제’로 수렴되어 잘 것입옳 가청하논 것이기 때문이따.

이처협 收敵理論 !E농 慶業社뽑모헬은 산업화훌훌 핵섬쩍인 변추로 하여 체제

변동옳 젤명하고 있높뎌1. 01홉 북한사회에 ;썩용해 볼 때 45) 한가지 중대한 훈제

가 제기됨다. “북한이 공업화룹 홍해 경제성장옵 經驗하였..Jl!E한 이것운 북

한사회체제에 변동요인윷 제꽁했읍에도 불우하고， 왜 jξ촬날 북한윤 여전히

가장 폐쇄쩍인 전체주의 풍원체제에 머물고 있는가 하릎 疑問이다.”46)

사실 북한와 경우 소현 및 흥구권식의 개혁파 개방요로의 분명한 좁칩은 거

의 갑지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른바 ‘체처l운제’라고 불려는 정치체제외

개핵분제에 판해서논 완강한 저항감도 보이..Jl 있다. 47) 따라서 북한사회쓴 ‘천

형적인 레닌적 숲R뤘主훌윷F훌뽑l’ 또는 ‘김일생의 唯·‘思、想‘어1 외해 치배되논 神政

45) 북한사회에 산업사회모밸옳 쩍용한 대표쩍인 블로논， 표현육， “갱체성장과 사회변흉기

경남대 극풍문제연구소. r북한사회외 구조와 변화J (정남때훌딴부. 1987). pp.135
160.

46) 앞외 글. p.160.
47) 사회쭈의재협에 대해 북한이 강한 저항감융 보인 때표척인 훌로는， “체국주의차촬의

5ε천옳 불려치고 사회추외외 길로 냐아가자’. r로홍신봉J 1990.12.22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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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짧I’ 로 환류되고 있요며，얘>::J.결과 개혁과 채방의 가놓성에 대해 비판쩍인 천

방이 지배척인 것이 현실이따.

:::J..핸변 도대체 XF엿 이 그토혹 불한사회외 체쩨변종요인올 억체해왔딴 딸인

가? 이에대한 해답은 蘇聯이나 흉구권의 社會主훌훌 얼반에서 냐타나논 개혁，

개방의 보편척 추세룹 제어하논 쭉한사회의 繹練性이 무엇이냐 하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쩡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릅 구체척으로 살펴보면

다융파 강다.

우션， 홍구권 국가옳파 북한흩 敬治文化에 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규

웰 쭉가촬운 驚聯에 의해 소비에료체제률 강요받기 이전에는 서구의 차유쭈외

환화와 民主옳훌훌的 전홍옳 지니고 있었.Q.며 상당한 정도의 기목교쩍 천홍올

지난 국까룹이었다. 따라서 이좁 국가틀에는 뽕산주의체제까 지배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 저변에논 자유추의 품화， 개씬쭈외척 요쇼가 장채하고 있었으며，

서구 국가뜰파의 치정학쩍 인접생요로인해 지확척으로 自由효E훌훌문화의 영향

옳 받지않올 수 없었다. 그러냐 봅한완 여타 아세야권 社홈:±훌훌국가뜰 보다도

훨씬 더 ‘동양척 천체갱치 ’ (oriental decpotic regime) 의 유산올 강하게 이 어 받

고 있요며 따라서 집단쭈의 내치논 권휘주의 정치문화에 익축해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원쳤적으로 자유추의전홍， 개연추의분화7} 부채하며 JIt棒的인 3:::遭

敏治의 이상이 가미휠 홍치 Ideology가 지 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한쩨쩨눈 현대쩍인 숲體主훌훌的 獨載R훌뿜u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천

부적인 神性에서 쩡홍성의 근훤율 구하논 홈양척인 균쭈;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떼， 이는 ‘主體恩想、외 김일성주의화’ , ‘수령의 유일쩍 領導혐짧u’ , ‘父

子칸의 권혁세습’동에셔 확인할 수 있다. 48)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

홍구권회 개혁파 개방온 북환에재는 본질척요로 이질쩍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용 북한에서 쪼만간에 縣 • 동구권식의 체쩨깨혁이 이루

48) 북한옳 이쳐렵 ‘천쩨쭈외쩨쩨’ • ·신청체쩨’흥 분혹하는 것이 흡한에 대한 남한혹 캡

꾼법의 쭈휴홉 이쭈고 있늪데， 이충 대표쩍인 것용. 01 갱수 . r확한의 갱치쩨쩨예

관한연구-전쩨주외쩍 생척융 중심으로J . 서융때 박사학위 논문， (1991 ) . 이상우，

‘김일성쩨쩨외 복철’. (율유푼화사， 1989). pp.11-30.
49) 이상우， 앞외 률，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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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첼 가능생이 회박하다윤 것옳 보여추는 룡시에 북한에서의 체제개혁 여부가

궁끔책요훌논 낌웰생 개인회 생사문제와 밀접한 판련성옳 지날 것임올 말해주

는 것이다. 또한 이와함께 이러한 사실은 만약 북한에서 체제개혁이 이루어진

따면 이는 ‘위풍4'-E1의 방식’에 의해 매우 챔진척요로 이루어질 것염을 시사

해 주눈 것이기도 하다.

둘째훌， 홈구의 사회쭈의는 본질척으로 非自렇的언 마±1홈主훌훌園聚뚫이 었 ct .

동꾸라파국가훌훌외 사회쭈와는 2차때천의 전후 처리과청에서 소련의 강요에 외

해 이식된 것으효 그 발천모웰도 즈:활련식 .£.헬올 그대로 수용활 수 밖에 없

었다. 그퍼고 ;형쩌l 와 군사분야에서도 자신의 톡차적인 노선파 정책이 부재했

￡며 소련의 쩔대적인 영향하에서 運響되어 왔다. 이처렴 비자쭈척인 사회추

의국가블이었기 때푼에 소련의 때l 레스트로이카라촌 정책변화에 01 촬 나라불온

휠연적으로 영향올 받윷수 밖에 없었으며， 도미노 이혼에 컬맞는 急激한 변화

훌 가져오께 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늪 동구의 ￡늘날 변화불 야기시

칸 대내외적앤 상황과는 근본척인 차이가 있다.%) 쭉 북한흘 二i홍안 社홈￡義

建設과 경훌짧에 대한 새로용 이론용 개발하고， 사회추의 건껄의 독자척인 발전

￡행올 창쪼해 왔다. 륙히 ‘民族主義的 共塵主錢 理;용:’이랴고 할 수 있는 ‘主

體뽕、想、’올 창조해 전쭈민옳 사상책으풍 요새화 했으며， 이홉 토대로， 때내외적

인 운제훌 학확해 냐가고 있다. 이는 藏聯및 동구권의 외부적인 영향올 자쭈

쩍￡훌 극복해냐갈 수 있는 자생협이 초생되고 었다는 것용 말해추논 정표이

며，3:한 홍구에대한 소현찍 영향력 행사와 찰윤 것이 북한에재는 극끊로 제

한훨 수밖에 없다는 첫옳 말해쭈는 것이따.

이러한 판챔에서 본따면，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의 복자적인 사회쭈의

천설용 소련 춤구와 같윤 외쳐 변화에 칙접척인 영향용 받지않논다는 것윷 쉰

게 예견합 추 있다. 따라서 홍구개혁에 대한 때용온 수령중섬의 지표체제의

50) 홍구외 사회주의와눈 딸려 자추쩍이2 복차척인 천껄.£웰에 입각하고 있논 북한의

‘쭈체형 사회주의’놀 소현 똥구권의 캐혁에 척2셉적인 C영 향융 받지 않。.변서 쭈체사

상의 불 내에서 자신외 사회쭈회률 캉화， 발천시킬것으로 전땅한 급로는， 김남식，

“홉구의 총쩍， ‘추쩨사상’ 변할것언가". r사회주외 개핵파 복하}‘ 셔올대 사회쭈의

현구탬 편. (형상사. 1991).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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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E논 당회 續회훌的 핵합외 보창， 主빼愚想이라는 이더l옳훌기 ~션챙책외

견지라는 ~려한 한도 내에셔 챔진쩍이고 신촉성있게 추진훨 것으풍 보인다.

셋째로. ，똥聯 · 동구권국7t에서 개혁이 추진월 수 있었던 것은 園民률과 쩡

치지표자률간에 구체쩨에 대한 재혁의 휠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共l폐의 훌핑홉없이

있었으며， 구체체로부터 자유로훈 새훌훌 改훌指向的인 리더랩이 풍장했os!.며，

오랜 역사훌 갖높 개혁운동 및 그 시뚱7t 있었기 때문이다. Sl) 그헥나 북한윤

한번포 쩡웹교체룡 경험한척이 없으며. 이떼옳로71척 대항이나 파벌여 허용훨

수 없눈 ‘唯‘-的 :±:II體짧l’ 롤 수렵하였다. 따웹서 이와같은 상황에서 깨혁옳

쭈도할 수 있는 체계쩍이고 톡렵척인 리더협의 동장율 71 때 합 수 없는 형편이

따. 그려고 북한내에논 기폰체쩨에 때한 조직척인 용만세협이 있따고 판딴합

수 있는 외미있는 중꺼는 찾아불 수 없다. 옳론 북한외 指혜훌R톨용 북한체제가

여러가지 대내외척 문제에 봉확하고 었다높 것옳 찰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께는 이러한 문제들이 쭈쳐l체재가 안고있는 구쪼쩍이고 본질척인 문쩨

라볼 인식이 쩔여되어 있논 갯 같다. 비뿜， 현째 북한체제가 안고있늠 鍾홉的，

政治的 난쩨률 해쩔하기 위해서는 쭈체사상옳 보다 유연하게 解轉해야합 펼요

가 었다는 첨옳 인쩡하지만， 쭈체체쩨에 때한 근본적인 의환율 제기하는데 까

지놈 미치지 봇하고 있따는 발이따. 따라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옵 여러가지

갱책변확외 iξ짐윤 緣聯이나 홈구권외 改훌파는 본질척.9..로 성격용 활려하논

것이며 중공식의 改훌 • 開放路繼파5:. 상당한 꺼t!1가 있는 것이다.

넷째로. 북한운 소협 빛 동구권 국까와촬 활려 分斷園覆이다.북한애서 불

때 남환윤 뒀순한 寶本훌훌훌圍癡이기 01 천여l 끊임없이 체쩨청챙율 벌여야 하는

경쟁국가이며， 윷훌園율 동에업j1 확한의 안보톨 위협하는 척대쩍인 국까인 것

。1 다 . 따라서 체쩨청쟁용 벌여야 하논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쩨의 본질율 천드

려운 改薰은 꼼바홍 경챙상대차인 남한에케 빼배훌 자인하는 것요풍 생 zf될수

51) 소련. 동구권 및 중국에셔 체쩨개혁이 가농했던 것윤 구체쩨의 깨혁에 대한 꽁동인

씩， 새로훌 리더협의 중-장， 7~ 혁 훌홍외 쩍사7} 있었71 때푼이며， 따라셔 야허한 요

소가 부째한 북한에셔는 개혁이 곽히 어혀율 추밖에 없다높 것옳 지척한 끓좁환 셔

진명， ‘주째사상파 북한 사회쭈외;확한운 변할 것있가’. r천환71 의 북한J . 유세회，

이챙식 현(때한교파셔 주씩뼈사. 1991) ,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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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첨이 확함에제 체제변화에 대한 알레르기쩍 반용옳 보이표i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社會主義體휩j改華이 現實的요릎는 體制률 활생화시키기늄

커녕 오히혀 社會主훌훌의 쳐쳐壞j료 이어지는 것용 실제로 북격해 웠다t .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추의체제개혁외 불루명한 전도는 북한으로 하여쯤 기혼의 노선에 더

육 집착케하고 있으며 비타협척언 태도롤 강요하고 있다. 뎌우끼 확한은 출독이

서목에 의해 홉수홍합되쓴 것옳 충캠척으로 지켜보았으며， 실쩌l휠 미처}국주와자

외 사주에 의해 남한당국01 吸收統合옳 시도동}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용 현채 過去보다 뎌욱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옵 느꺼고있으며， 이것이 북한

￡로 하여금 의미있는 변화읍 시도하지 못하게 하논 쪽쇄훌 착용하고 있논것이

며， 또한 薰빼的 똥원체제롤 더옥 강화시키논 혹진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따.

이상에서 삼펴본 바와같이 확한에는 體짧u改黃올 처}약하눈 요인플이 장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께 輸聯 • 풍구권식의 개혁윷 바란다눈짖은 우물

에서 숭놓옳 구하는것파 D}찬가지 월 것이다. 그러묘로 北韓社會룹 전형적인

례년쩍 전체쭈와체쩨외 유형￡효 감추하는 것도 무리윤 아니다. 그러나 이해

한 시작온 체제변화의 억체요인옳 중심으홍 해서 북한사회의 폐쇄적이고 정태

쩍인 현실올 쩔명해 출 수는 있.2.회， 공업화로인한 北韓社會찍 체제변똥요인

빛 이의 累樓的 結果에 따름 변화가놓성올 전망하논데에는 얼쩡한 한계률 갖

고있합 것이 사실이다. 사실 北韓윤 훌命l짜後에 나봐나눈 여러 중후불， 이훌

테변 이데올로기의 종요성 감회와 경제척 복지， 청치쩍 다웹쭈외에 대한 점총

하논 대충척 욕구외 분쩨에 곧 직변하께 휩 것이라는 데에논 회분의 여지가

없요며， 또한 현재 북한은 쭈체사상에 입각한 北韓式 ili::會육E훌훌體制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외찍 압혁율 받고 있놈 것이 명빽하다. 그려고 설제로 확한용 수

형외 유일지￡체제에 챔예하께 배치회고 있논 소 • 동구권외 제반 정치척 개혁

에 때해서블 란호하게 저항하면서도 경쩨분야， 특히 경쩨관려방식의 개혁에

었어서는 비교적 J/價魔的언 자세률 보여왔으며， 52) 최근외 UN가입문제 ， 똥일방

52) 물혼 생산수단외 소유품쩨에 판해서눈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쿄수하고 있는데， 이에

판해서는 김잎생， “사회쭈의의 완전한 송려훌 워하여". r혹홍신문J . 1986.12.31.
그러나 겸쩨개방이나 생산한위의 민주화， 자주관려， 노동생산외 향상， 인간의 창발

성 발휘 풍이 보장회논 청쩨판리방식의 채빽에 대해서는 비교쩍 '6:-웅쩍인 자세훌

춰하고 있다. 이에 대해셔는. 01총석 ， “욕한정치경체의 현실파 변화외 쏘건". r사상
‘ 품예운풍J . 체 3호 (1990 . 홉). pp.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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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쩨， 뼈사찰문체， 훨미，일 외교풍에서 보여주돗 01. 비록 추세척 입장의 활

피라는 측면이 있는것온 사실이지만， 추요정책에 있어서 수정가놓생율 보여추

고 있다.

따라서 우려에게 필요한 것온 북한외 냉엄한 現實윷 인쩡하는 홉대휘에서

어떻게 변화외 ‘可能態’촬 ‘現實態’로 전화시키느냐 하는 지혜풀 모 o고 이룹

실천에 옮길 구체척인 천략융 짜는 일일 것인데， 이룹 위해서논 우션 산업사

회모헬옳 북한에 척용하높것이 유용활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살빼보았뚱:01

산업사회이론 s:.늠 近f\;: fl; 01 혼율 북한에 척용하는 것이 상당한 쭈려가 있는

것이 사싫이다. 단적으로 말해 북한은 경제에 대한 정치우위의 사회여기 때푼

이다. 그러나 최근위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보편척인 세계사척 의외툴 지년 첫

임율 병심하는 것이 월요하다. 北韓 :E한 社會::t훌훌團 일반이 안고있는 구쪼척

인 모순옳 내앓하고 있￡벼， 따라서 개혁 ·개방노선옳 취하지 않고서는 그러

한 오순옳 본웠적후로 解決활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공업화외 결과

로 일갱부문의 체채변동요인이 엽연히 잡채하고 있다. 다만 북한사회가 처한

혹수한 사정에 의해 그러한 체제변동요인이 억제회고 있융뽕인 것이다. 따라

서 담북관계와 짧미，일판계가 어뇨정도 깨선된따연 멀지않아 북한이 ~共式의

改훌와 開放올 시도활 가놓성이 ξ쪼며 ， 최근의 사회주의펀의 개혁이 상당부분

보면척인 세계사쩍 의의률 지년 것이라고 보았을 때 창71쩍요로논 薰 • 동구권

식의 개혁$로 전션훨 가놓성도 배제활 수 없따. 그러E로 우려에게 펼요한

파쳐l 논 자명해진다. 그것은 北韓에 체쩨변동요인이 총가하도룩 카급적 I黨化

· 慶黨化률 도우늪 일이며， 이와 동시에 체쩌l변홉 요인이 갱치척 요인에 외해

억제되지 않도록 분위기률 쪼성하는 월이다.

。1 훌위해 우선 필요한 첫은 북한에케 危機意織옳 활펴하도록 도우붙 일이다.

추지하듯이 최근에 북한윤 여러가지 대내외척 難關에 봉착해 있다. 사회추의

권의 붕펴와 남한당국외 北方政策~로 인해 외교쩍 고렵상태에 처해있으며，

구조청인 모순외 심화훌 심각한 경제쩍 초1 체 에 빠져있다. 북한운 朝 g 수.ll!.추

진， 훨쫓판져l깨선시.£， 남북간 홉位級슐誠數뼈， 유앤홍시가입결정， 聯했制統

-方쫓 수청시사 둥 꾸훈히 자신외 입창용 수쩡해왔음에 반해， 훌훌훗 당국용

지속쩍인 대규모 꾼사훈련， 꾼사비외 충액， 군촉문제의 외변， 2렵쩍 북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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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쩨외 시도 풍 츄리한 푹쩨환경파 청쩨혁율 바탕요홍 거회 양보없이 북한에 대

해 일방적인 양보반옳 고집해 왔다고 생각한다. 더우71 .!흉한용 똥독이 서쭉에

의해 吸i&觀合되릎 것옵 비똥한 섭정으훌 지켜보았으며， 실제 so u] 체 국쭈의차

의 사쭈에 의해 남한땅국이 홉수홍합율 시도하높 것으홀 생싹하고 있다. 북한

온 혐채 前代末聞의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처럽 북헌이 자신의 체제

에 때해 위기의식옳 느끼논만름 기존체제의 :il수어1 집확할 것이며 이는 장기

척으보 불 때 남한측에도 컬모 이풍운 것이 없다. 따라서 맙한측의 北方政策

과 짧北政鷹은 친실로 동반자적 판계에 입작하여 보다 사려깊게， 그벼그1 大樂

的으로 추진퇴어야 할 것이며， 남한당국윤 군훌분제 빛 평화체제 정확문제에

보다 성의있늄 자제로 임해야 합 것이다. 옮환 북한와 뷔기워신은 냥한외 안

보분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쩍요로는 남북간외 냉전적 대쩔구쪼에서 기인하논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북.!2..우 安짧問題어l 있어서

의 의며있놈 진천이란 있옳수 없눈 것이다. 그러나 최근와 사태윤 북한에게

대란히 불려하게 풀아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답한당국이 보다 유연

한 자세로 대볼판계에 엄함.2.로써， 북한의 경쩨쩍 부흉올 체:il시키고 이률흉

해 북한올 自由化 • 뿔主化로 인도하는 大乘的 자세가 요구되블 시첨에 이흔

껏이다. 그 다읍에 필요한 첫용 북한01 塵業化 · 뾰驚化월 순쪼룹계 추진할 수

있도확 다작척으로 노력하는 일이다. 야툴 휘해서는 키좀에 진행퇴고 있는 朝

日수교， 朝훗판계개선올 잔접치원함으로써 쩔파적요로 서방의 寶本과 技術이

북에 유업되도폭 하블 방법이 있용 것이며， 또한 북한의 파중한 군사부담을

출월수 있포혹 군축환쩨의 해결에 보다 척국쩍인 입장으로 입하논 것이 훨요

활 것이다.

셋째로 훨요한 것은 남한체제에 대한 때패스트로이카룹 추진하윤 일이다.

남한사회 내에 부쟁의와 부조려가 만연해 갈충과 긴장이 계속되는 한 북한측

이 共盧統~의 꿈올 포기하지 않올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체제개혁분져l률 상

대척으로 소홉히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려는 북한의 퍼1 레 스트로0 ' ’i 한

R구하기에 앞서 우션 우려자신의 펴l 레스프로이 카로 體制헛定올 도모해야 하

며， 이촬뽕해 북한외 대남노샘옳 보다 현싫적이고 實用主훌훌的인 노선으호 유

도해야 활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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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收敏驗的 統一모텔

앓에셔 살펴본 바와 같이 이쩨 J&敏輪운 하나의 가셜쩍 차원옳 념어 다환히20

세기 말기의 시대정신옳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변 여러한 수협척

경향야 한반도의 變華運動어나統一運動에 시사하는 바는무엇인가? 우션， 북한

의 체쩨개혁 분쩨에논 눈율 감윤 채 답한반의 곱친척언 변혁옳 쭈장하는 PO진영 ，

NL(二I리고 북한)진영의 변혁론이나 홍일론용 그 偏賴的인사착묘로 인해， 그리고

세계사쳐 조휴훨 무시하논 時代훌훌훌왔的， 數條:±훌훌的 논리로 인해 비난율 면키 어

렵다.앓)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쳐l제 변혁옳 자유추의외 송리풍 단정한 후 자신의

체체개혁옳 외면한 채 自由:±훌훌的 패러다임에 입싹한 擬能호훌훌的 統合論옵 한국

적 현설에 우비판쩍으훌 수용하는 우의진명씩 안보척 홍일논리 또한 옳바흩 태

도라고 합 수 없다. 비청치쩍 부문외 교휴훌훌 홍해 상호의촌관계훌 도모하고 이

률 확산시켜 궁극척으로 국가깐의 똥합융 도모흉}논 ‘機能主훌훌的 統合廳’운 다원

쭈의척 자유세계훌 훈거로 환 이혼으로서 이념과 체쩨률 활려하논 동 • 서간외

홍합운 물론 남북간찍 흉웰이론에 있어 명빽한 한체가 있논 것이기 때문이다.$)

53) NL의 흉얼혼에 대해셔논， 허총~. r쭈체사상에 기초한 ‘남쪼션 혁명 I 파 ’쪼국용열

려혼’ J (행양:사회과함훌판사. 1975). 쪼국홈일사. r냥조션 혁명과 조국홍일에 판한

위대한 추랭 김얼생외 사상J (명양:좁국흉월사. 1972). 이한(현). r북혐의 룡일청

책 변천사 (상). (하) J(챙주;용누려. 1989). 한편 PO의 용일용에 때해서는 한민송，

‘륙한의 ‘남초션 협명롤’과 ‘초국용월흩’에 대하여’. rNL흘 비판J (셔옳:벼리. 1988).
이진쩡(뤘). r주체사상비판(2) J (셔훌:벼려. 1989). NL파 PO외 변혁훌i짜 룡얼률옳

종합한 굴뭉논， 이첼회. r민총흉월혼에 환한 일 연구-흉월파 변혁/이행의 상관생율

중심E..로J . 고대 대화훤 석사논문 (1990 . 7) • 즈E행제 ， ‘불가론외 판챔에셔 붙 분단과

용일외 흘째~ • r쩡쩨와 사회 J . 창칸효. (1988. 서용). pp .43-70.
54) 기농후의객 흉합여론(s:는 신기농추의책 흉합0]륜)운 서휴렵외 흉합과갱에서 개 밟현 이

폰으꿇서 남한외 학At들에 의해 낳북홈합외 이혼책 근거로셔 많이 활용되고 있므며 사

실상 남한혹 봉얼이폰의 주휴톨 이후J!. 있는 이톰이기도 하다. 그 대표쩍 인 예로는，

이분규， ‘남북한 룡합의 이혼쩍 모색 n ’ 「흉일연구논총」 쳐1 8권 쩨1호 (1988) . 이상우，
「꺼놓주외 흉합이혼과 남북판계 개션항안 연구J (국톨룡월원. 1986). 쪼갱월. r남북한
흉합혼J (화성훌판사. 1989). 그러나 이 이흉용 본질적요혹 셔구쩍인 다원사회훌 천제

품 한 이론요로셔 셔구와 다흘 사회구쪼훌 갖는 국7)-에는 제한쩍인 쩍용생 밖에논 갖

지 못하눈 것은 물혼 체쩨와 이념이 다혼 흉서쩨체의 분쩨홉 해철홈}촬떼논 쩍썰~1 훗

한 것으로 I명가되고 있다. 이챔에 대해서논， 구영홉， “흉합이롤에 관한 연구:뽕합외

유형과 갈홍’. r국제갱치논총J. 제 13 . 14집 . (1974). pp.29-30. 게료하훌훌ξ 때티허，

「용서진영외 갑풍파 협혁J . 남현육(옳집). (고려원. 1988). pp.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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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따변 한쭉사회에 있어 바랍직한 民主뺏훨論 빛 統-~觸울 우엇이어야 하

는7r ? 훨자가 보기에 그첫운 남북 양체제훌 進步的요롭 혔훌활 수 있고 양국

와 봉앨논의촬 전보적요풍 수협합 수있는 [收敵論的 統-論]이어야 한다고 생

착하논데 그것의 구체척인 내용옳 살펴보변 따읍파 깝다.

[收敏論的 統.一輪]운 우션 남북 양체제가 착각 내부의 체쩨개핵윷 룡‘해 일

;생한 정도로 수혐와어야 한다는 명쩨로부터 출발한다. 쪽 냥한체제가 보따 얀

갚척인 얼꿇옳 한 자본주의로 변화되고， 확한체제 역시 보따 인간척인 얼꿀윷

한 社짧츠E훌훌로 변화휩￡로써 양체쩌l가 수혐척인 방향요로 변화되어야 한따논

것 01다. 불혼 양체제감외 욕단척언 대결로 치왈아온 남북간의 冷戰的 상황우

흥 미루어볼 때 이러한 개혁이 협께 이후어질 수 있윤 것은 쩔코 아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똥얼방안 포두가 자신외 이념파 체제어l 빽혜볼 두고 있다고 볼

때 흥얼방안의 수랩이 가놓하기 워해서는 우션 이볍파 체제의 수혐이 전제퇴

어야 한다늄 것은 지국폼l 常敵的인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모두

양체제의 상호수렴올 흉해 이질생옳 축소해잡으로써 ‘構造的 相魔性’ (structural

compatability)올 높이는 방향요로 친전되어야 하며 그러한 ‘構遺的 相應性’의

정도에 부웅하여 남확간의 룡합이 란계척으로 모색훼어야 하논더1. 이쩨 이러

한 홍합의 내용올 단계별로 살I껴보도복 하겠다.

그현떼 이와같운 단계쩍인 파쩡용 흉해 홍일욕표롭 후구함에 있어 반t::시

염푸에 두어 야 항 것 이 있는데 , 그것용 바로 ‘關覆安짧’ (national security) 의

분제이다. 사실 한나라의 안보농 그 국가가 圭權觸立園豪로서 폰랩하고 그 발

전용 도요하눈데 있어 총쪽회어야 활 펼수초건이며 펼Jl최소한의 요청이다.

따라서 분단 당사자뭉서외 남한파 북한도 싹각 자신와 안보훌 해치지 않는 볍

워내에서 홍일복표툴 추구해 왔다.

이렇게 훌 빼 한반오 흉얼분쩨의 떨례마는 어떻게 하면 궁극적 욕표로서의

통얼옳 성춰합 수 었뇨냐의 문쩨라기 보다는::• .£.히려 어떻게 하면 安傑와는

잃차적 목표훌 위협하지 않늪 방향에서 홍일옳 추구할 수 있용까외 환제였따.

그렇다변 이러한 월헤마홉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률 해쩔하는 유일

한 방식용 우션 남확한이 서풍의 최소한의 前提條件옳 인쩡하고 풍일이라는

최때목표훌 항폰옳 지경표로 하여 풀어나가는 것이다. 흑 총래의 파꽤척이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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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척인 척때판계훌 치양하고 건썰쩍앤 훌훌爭빼係， 후和的 共存판계훌 갱확시켜

이홉 통해 흉일푼쩨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남훌훌분단의 냉엄한 현실옳 인청합

때 안보와 흉얼칸의 오든관계논 평화짱환의 제도화률 흉해서만 극확훨 수 있

다불 쌀이따.

물론 냥북깐의 평화꽁폼의 제도화활 ‘分斷의 合홉化’ , ‘分斷의 固훌훌化’ 홍 우

려하는 사항물이 었다. 홍열없t= I챙화는 安~~동上主藏로 꽤철펴어 정권안보의

논랴에 뀌확훨 뿐이라눈 젓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냉염한 분딴현싫올 인쟁하

고 상효의 안보촬 혼중한다였.~려고 남북한간외 ‘흑각적인 홍일’이 현설적

으로 불가놓하다논 것옳 받아뚫월 수 있따면， 그 다옵의 가장 바람직한 션핵

윤 역시 ‘~~D共存’이 아낼수 없다. 따라서 품체는 평화공촌찍딴계 그 자체라

기보다는 어떻게 건쩔척이고도 생산쩍인 평화뽕촌의 단계옳 청확시킬 것이냐，

그원고 어떻게 이러한 팡폼딴계찍 장71 화옳 예방해서 홍일옳 앞당길 것이냐

하는 불쩨로 해쩔뒀다. 평화없논 홍얼， 안보7} 배제됨 홍일온 무모하고 위햄

한 것이지만， 통시에 흉얼없높 평화， 흉얼이 배쳐l된 안보는 뽑盛한 것이기 때

분이다. 그려변 이제 이러한 접옳· 엽푸에 뚜면서 남북간외 흉합회 내용옳 단

체 별로 살펴 보오록 하자.

제l딴계는 남확간의 체한척인 체제재협흉 로대로 하는 初步的인 ~:fO共存외

란계이다. 측 남한이 權威옳훌훌體뽑j에서 딸펴해 시민척 권리와 차유가 보창되

는 자유빈쭈쭈의체제꿇 변.£하고 北韓이 여j共의 開放파 유사한 共慶主훌훌的 개

방체제훌 지향하케 퇴변， 이러한 체체재협에 상웅하여 남북은 적대책이고도

파펴척인 경쟁땀계에서 활혜해 건설척인 청챙율 벌이는 -¥~D共存외 단계에 들

어서께 훤다.

옮론 이 단계에서도 쩨쩨개혁회 한계로인해 남북 모두 보수세협의 혜케.5!..녀

가 관쳤휩 것이며， 양체쩨외 촬간용 그대로 유치훨 것이다. 그러냐 이러한 쪼

천하에서끊 남북 모두 청통생율 갖논 청부가 환생합 것이므로 이훌 토대활 서

로간에 싫체훌 인청하는 평화꽁폰체제에 옳업활 수 있올 것이다. 따랴서 이

한계에서 납북한당국은 평화훌 뚫훌시키블 쩨빠제훌 떠맙께 회는데， 그것와

구체쩍 내용은 不可優實륨파 끽:t:f01짧定외 체쩔， 볼의 按훌察파 남의 按우기의

澈J& . 미군외 앉계쩍 철수 빛 作썼指椰#흩외 移훌， 相효.-:縮. 상훌간외 악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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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UN풍시가입 풍이 훨 것이따.

그 쩔파 한반도에는 ‘l民族 2園覆 2빠혐l ’ 외 형태가 제도화훨- 것이다. 물론

‘One Korea Policy' 훌 고추하는 북혹으로서는 이것이 분딴의 고착화， 영우붙

단의 횡책으로 비춰질 것이묘홍 처융부터 캉한 저항감율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뎌까지나 분단현실올 퓨복하기 위하여 현실윷 인정한 첫이며 통일올

휘한 기초작업으로서 韓半島에 안청척언 체제툴 구촉하는 젓이므로 배내외적

요효 강한 호소협융 가질 것이여， 따라서 북한의 훨쫓R판계가 개선되고 이옳

통해 서방외 기솔파 자본이 유입왼다변 조만간에 이젓이 현실화될 가농성이

척지 않다. 그러E로 이 딴계가 싫현되기 위해서눈 냥한측이 우선 自由民主主

훌훌체제옳 정착시킴으로써 진실꿇 국민율 대표할 수 있는 정뽕성있는 정권옳

탄생시썩 야 하며 ,냥한외 평화공폼갱책 또는 ‘Two Korea Policy' 가 永久分斷외

획책으풍 비춰치지 않도확 보따 척국책이고도 구체척인 홍일에으1 천망올 처}시

해야 할 것이따. 다시말해 답한내에 보다 자주척이고 민추척인 정권이 한생하

여 한반도 정책옳 단솔한 ‘2개의 韓圍政策’이 아년 ‘統“轉國올 워한 過鍵的

方聚으로서외 2개 외 韓圍敏策’ (One Korea Policy by way of Two Koreas) 으로

輪換시켜야 한다눈 것이따. 그려고 그와 동시에 북한와 자존심올 건드려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북한외 對西方정책융 간첩 후원합.Q.웅써 북한내에 서방의 자

본파 기뿔이 유입훨 수 었오확 노력해야 활 것이다.

그 다읍은 初맺的인 .zp:和共存， 뿜U限的인 體짧UI&敏옳 기옳로 양혹외 풍일방

안옳 수협하고 이룹 홍해 政治的 統合올 推進하는 단계인데.::1. 첫번째 단계

논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올 흉해 광촌 공영옳 포색하논 [國家聯合] (Confeder

ation) 외 단계이다. 야 한계는 답북올 상정척으로 대표합 중앙정부률 두되 여

전히 남북 쌍방당국이 복자쩍인 軍專 · 外쳤權올 보유하늄 ‘1 B;;族 l聯合國 (1상

정척 종양정부) 2政府 2體制’ 가 될 것이따. 그 절와 좋앙정부눈 제한뒀 외교

권과 상징척띤 대표뀐만옳 지니므로 국가외 생쩍온 실체에 있어 2개 의 쭈권

국가간의 연합형태인 ‘園家聯合’와 성쩍옳 지나케 펴며， 따라서 UN 풍 국제기

구에서 남북윤 여전히 복자적인 외교권올 행사하게 훨 것이다.

그러냐 남북윤 서로간의 利審關係촬 초월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화합하는 우

호척 꽁존의 판계， 성축훤 I생 화꽁혼의 앉져]， 동반자척 판계 (=人三關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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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휩 것이표로 실쩌l료 대와쩍 행총에 있어 풍월보쪼훌 휘하께 훨 것이다.

하지만 문쩨는 업챙난 체제외 차이가 상혼하는 상때에서 이와같은 홍반자척

완계가 명실상부하게 지혹훨 수 있스;냐 하는 것이따. 사실 現代社흩외 외교는

정치외 연장이며 국내의 사회경제척 #훌造훌 반t명하늠 껏이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 중앙정부외 외교권의 토배윤 지극히 練小할 수밖에 없요며 양촉이 대외

쩍으로 공동보조훌 취하기는 협지 않옳 것이다. 그리고 계굽감의 이해판계가

상충하는 상태에서 남북간에 대내척인 협조판계를 지속하기도 용이하지 않옳

것이다. 그러므혹 이단계는 각각 납북 내부에 2려고 납확 홈훌方사이에 긴장파

잘종이 연속훨 것이며 따라서 역사송에 폰재했떤 국가연합의 실빼들이 보여주

듯이 참;성적이고도 불안쩡한 행태가 될 수밖에 없율 것이다.%) 끄러묘로 이 단

계가 가놓하기 휘해서는 남북 모두 수협책 체쩨채혁이 진행되어 상당한 ‘구조

척 상웅성’이 촌재해야 한다‘ 윷 北測이 청제척인 개방은 물론 청치척언 개혁

£. 추천함으로써 개혁세력과 보수세협이 공존하는 사회주의척 민주주의체쩨로

변모해야 하며， 답측에도 進步的인 自 E성民主主義 세협이라고 할 수 있논 사회

빈쭈주와 셰획이 보수척인 세력파 경합합 수 있옳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3장에서 살l펴 보았훗이 북한체쩨외 생 2혜 상 북한이 조만간에 •. 홍구

권식의 개혁으풍 진전휩 가농성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

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내의 보수세력율 견쩨하고 남확회 가교역활율

성실히 수행합 수 있율만콤 遭步勢力。1 성숙되어야 활 것이다. 그러연 이들이

55) 국가연합의 사례훌는 일반쩍으로 1781-1789년외 북미연합. 1815-1848년외 스위슨

연합. 1815-1866년의 톡일연합 종융 촬 수 있요며 최근의 셔휴협， 소련 풍이 국가

연합옳 지향하는 것E..로 용 수 있따. 그러냐 국가연합용 흩질척E..로 불안청한 상태

이j훌훌， 파거의 사뼈뜰이 보여추뭇이， 연방북7)-로 홈합하흘지 아니면 원상태로 분열

하돈지 하는 양자뼈얼외 킬융 껑께 된다. 이러한 쭉7)- 연합에 관해 논환 대표책인

괄풍는 장명붕. r국가연합사례연구J (국통홈얼핸 . 1987). 국통흉일훤. r국가연합이혼

검토보31)，-’ ~， (1986.2) , D.J.Elazar. “The Role of Federalism in Political Integration~ ’

D.J.Elazar(ed.). Federalism And Political Integra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1979).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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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올 개혁파 개방요로 이끄눈 지렛때외 역할， 측 ‘擬近옳 흉한 變化’ 56)

(Wandeldurch Annaherun옹) 활 유도하눈 역 활올 수행하여 벌지않아 북용 체제

개혁으로 이끌어낼 수 있옳 것이며 이불 토대로 남북간에 정치뽕합이 추진월

수 있옳 것이다. 그 따용 란계늄 하나외 국가로 흉합하면서도 상당함 체제의

차이률 고혀하는 방법￡로 [遭聯훗B蘭JJ !f.높 [聯合{캘 聯몇6없JJ 7)- 척용될 수 있

올 것이다.

중 국가연합하의 상정적 中央政府에 비해 보다 많은 권한 (굽사권， 외교권

종)이 종앙정부에 집중되지만 여전히 남북의 자치정챙 7)- 여타의 권한용 행사

하블 경우포서 ‘l民族 l聯했團 (1충앙갱부) 2 自 治政府 2體짧u’ 방안이 그것인

떼， 이논 남북이 공촌옳 하면서도 통합옳 이룬 共存훨 統一짧階라 할 수 있옳

것이다.

그러표로 이 란계에서의 국가형태논 국가연합파 연방국가의 절충적 성쩍윷

띨 것이며 중앙정부와 자치갱부의 권한배분 형태에 따라 국가연합에 가까훈

형태에서 면방국가에 가까운 행태까지 다양한 변차률 보웰 것이따. 그러나 여

하톤 중앙정부와 권한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될 驚法훌훌폈 01 ':=" 2: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늄 자치쩡부와논 별개의 독협 2혜 인 권한올 보유하게 되놈더1 . 얼반척으

로 종앙청부논 대외척 추웠의 핵심영역인 외교원파 꾼사뤘옳 지나효 것￡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에서는 남북이 대외쩍으효 명실상부하게 하나

의 국가로 행사합 수 있￡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회해 UN 풍 국제기구에서 완

전히 한월티켓으로 활동하게 훤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홍수권올 갖놈 연방상

비군이 創짧휩으훌서 자치갱부가 맺온 군사흉맹은 져쩔풍 효력윷 상실하게 왼

다.

그헌떼 문제는 여천히 체제의 이질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01 러

56) ‘첩근홉 흉한 변화’ 는 브환트 수상의 혹근자이며 풍방챙책윷 칙첩 추도했던 에곤

바 (Egon Bahr) 가 창시한 개념S풍셔 ， 환딴외 현싫융 극복하기 위해서늄 현실융 인

갱하논 홉대 위에셔 상호깐외 꾸훈한 접촉율 홈해 궁극척으로 소， 풍구권외 변화훌

유발해내야 한다는 현실쭈외쩍 접근방식용 말한다. 이에 관해셔는 Boris Meissner.
die deutsche Ostpolitik(1961-1979) , Kontinuitat und Wandel. (Koln. 1970) , s .46
6. Der Spiegel. (9. Feb. 1970) , s. 28. 이영 7]. r벌 려보란트의 풍방쩡빼 J (행상사，

1970). p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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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헨한이 체대훌 확용합 수 있느냐 하논 첨이다. 쭈지하듯이 국가딴 계급구

조의 용혹쩍 표현이며 계급척대의 비화해생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논 기존

의 지배적인 사회판계흘 째생산하논데 핵심적인 기농올 람탕함요효써 쩔과책

으로 지배져l급의 이익올 보장해주는 상부구겼5척 폰채이다 57) 그려 :il. 현대국 7}

에서외 꿈대논 이러한 지배계급의 이익용 싫제쩍으로 뒷받침해추는 힘의 훤천

이다. 이렇게 볼 때 체제와 분리퇴논 정권， “체제와 이볍외 차이톨 초월하여

빈록쩍 때단쩔”잃)올 모색할 수 있는5 국가란 환질척요로 불가놓하다. 그러므로

양자치갱부풀#터 쭉렵척인 종앙;정부의 권한이 확보되고 착동활 수 있.2.려변

최소한 양측의 體짧u와 理;용:이 수렵되어 상당한 청도로 통질성옳 확보한 경우

라야 가놓합 첫이다. 쯤 답홉에서 체제개혁이 진행회어 自由民~~훌훌의 進步

的 勢力인 사민쭈와세획이 혜게모니룹 장악하고， 북혹에서도 體뿜u改훌이 진행

되어 사회주의척 民主主義 내외 급진재협따가 혜케모녀촬 장악합요로서 양자

가 면합세혁옳 형성한 경우가 그것이따. 따라서 이 딴계는 체제의 이쩔생이

잔좀하논 한 국도의 긴장이 고조되농 때란히 촬안;정한 단계가 펼 것이며 양측

요투 체제외 위기， 홉수풍합의 위기활 참수해야하눈 ‘危機의 段階’가 될 것이

다. 그러나 위기란 따룬 훌변에서 봅 때 71 회훌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체

제와 이념이 다룬 남북한이 평화척인 홍얼옳 이룩하협한다면 이러한 연합성

연방 형태는 팡폼형 홍일올 실현할 추 있눈 휴혁한 대안이 훨 수 있율 것이따.

::::L 다읍 단계는 완천한 체쩨수협율 전쩨꿇하환 용일민쭉국가회 완성란계로

서 그 흉월국가는 ‘l민쭉 l국가 l정부 l체쩨 ’ 외 형태륭 딸 것이다. 따라서 x

국가는 월혁이 지역척으로 배분되는 ‘聯郭園靈’ (Federal Goyernment)의 형태륨

57) 확가륜율 흉해 뽕일분체에 첩근한 글로는， 쪼행쩨， 앞의 랄. pp .43-70.
58) ‘사상과 이념， 제도외 차이톨 초월하여 우션 하나의 민촉책 대딴컬융 도요하여야

한다”는 것윤 1972년 7.4 납륙짱풍생명에서 납북이 합의한 바 있는 흉일 3웠칙풍

3번체 의 것이다. 그러나 민쪽이란 쩔효 계급옳 대치할 수 있는 초계급책 개념이 아

니며， 민확쭈의가 이념과 체도외 차이훌 초월합 수 었눈 이념도 훗훤따 t [나리서 이

원칙용 확한의 남쪼션 혁명천확여}씀 도용이 월지언쟁 남북환의 I형 화쩍 인 흉일에 키

여합 수 있는 원칙이라고 뽑 수 없다‘ 이러한 관챔에서 NL(그리끄 북한)의 흉월훈

옳 비판한 끓홍블. 입갱국， “북한의 :I:.풍흉일혼 비판”. 이진경 (엮옵) r쭈체사상비

판2J (벼 려 , 1989) , pp.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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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 수도 있요며， 권핵이 총앙에 집중되는r ‘單했圍覆’ (Unitary Government) 의 형

태륨 월 수도 있옳 것이다. 끄러냐 여하를 이 한계눈 양혹의 이념파 체체가 완

천히 수협훤 상태일 것이므품 대란히 안쩡척인 생경올 지낼 것인데，::I 수협훤

체체는 세계사외 보편척 후세에 비추어 활 때 혼합겸체와 정치척 다원쭈회흘 뿔

간요로 하는 ‘민주사회쭈의책 복지국가’행태가 펼 것이따. 이상에서 살뼈본 바와

같야 한빈좁외 평화척 홈얼온 답북외 체제수렵에 상용하여 단계적으물 추진되어

야 하늪떼， J것윤 초보척언 평화청확옳 거쳐 국가연합→연합성연방 .....연방(또운

딴방)요풍 政治統合옳 이풀 것이다. 그련데 이러한 단체용척 홍일방안은 이상과

갚은 體짧ijl않敵論의 論樓륨 흉해 셜릎혁용 7}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홍합방칙에

쩔북력을 떠해주눈 것흘 현실책 뭘력올 지년 남북 양당사차의 홍일방안뜰의 봐

협옳 5!..색합 수 있기 때문야다. 쯤 평화공존 또는 국가연합은 6공화국의 [한빈

홉공동체풍일방안]의 쭈장파 홉사한 것이며 연합성연방 EE논 연방온 납한의 굽진

척 채야인사뚫 및 확한의 [고웹민추연방제 풍얼방안]외 쭈장이기 때문에， 남한

당국이 북한외 통월방안윷 중장기 홍일방안으로 수용하고 북한이 남한의 통일방

안율 한기척 통일전략으로 받아룹인다면 상호간의 얼보양보훌 봉해 대타협이 가

놓합 수 있으며 그려하여 남와 현싫쭈의와 북의 이상주외가 범종법척 홍합올 이

룹활 수 있다농 발이따. 옳론 이상에서 논한 제단계논 수렴붙의 논거에 따릎 란

계척 인 홍합율 전체훌한 ‘理;홍型’ (Ideal Types)에 불파하다. 따라서 그 까구체척 인

형태가 반드시 앓에서 논한 배용옵 따룰 펼요는 없으며， EE한 끄러한 단계를 모

뚜 꺼철 훨요도 없다. 그러나 안보와 홍일의 댈때미·훌 평화쩡착올 홍해 해결할

수 밖에 없눈 분단한국의 현실옳 고려할 때， 그리고 상츄적인 이념파 체제의 대

렵올 어느 일방에 의한 홉수홍합에 의해 해소한다논 것이， J것이 바함직하냐의

여부블 차치하더라도，:1.다치 가놓성이 없다는 현실옳 고려활 때， 그리고 평

화쩍인 방식으로 민촉홍월옳 이확종}는 것은 물불 그 홍월국가가 평화촬 댐보활

수 있는 내용올 치녀야 한다는 정옳 고려활 때， 나아가 홍일국가의 미래상이 세

계사의 보편석 추세에 부웅하는 동시에 자유와 I명동 (쟁 의 ) 이 찮화촬 이훈 체제여

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윷 때， 펼자논 수렴론의 논거에 따환 단계적인 종합방

식이야말꿇 분단한국외 문처l률 해컬혼}는떼 있어 실현가농성파 規範的 홉當{鍵

동시에 지녔 適實性있는 統-포웰이라고 확신한다.



64

VI. 結‘論 : 知性의 悲觀主義， 意志으} 樂觀主義

남북의 분단응 다혼 분딴국가옳의 혜가 그러하돗이 2차대전 이후 나따1낭 東

西 짧戰體制의 옳U훌훌~이 다 . 따라서 축제정치척 냉전구쪼가 해쩔되지 않농 한

한반도의 홍일분체농 우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의 국제쩡세논 냉쨌체제에서 데땅t:C체쩨보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활

물러싼 강대국블의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따도 우호쩍인 분휘 71가 생촉되고 있

으며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늄 남북한 평화정착파 남북화해외 계기롤 쪼생하

고 있다. 끄렇지만 불행하게도 냥북한 당국온 이러한 호쪼건용 평화쩡착과 홍

일의 계기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논 싶정이며， 남북홍월용 이루려는 공식척

인 정책과 언질에뚱 뿔구하고 답북한 당국은 남북홍월문제의 정치적 해쩔여l

필수적인 相互훌훌步와 훌觸옳 거부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홍일은 남북한 당국자칸의 훈재라기 보다

는 철천만 전국민의 문쩨이며 본질척요로는 양극쩍인 체쩨와 이념올 해소하는

불쩨이다. 그려고 이 양품쩍인 체쩨와 이념이 그 캡율 좁히치 못하는 한 남북

의 홍일반안은 평행선올 그융 수 밖에 없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問題

는 ‘l民族 2關覆 2體制’ 외 分斷現實에서 어떻게 체제간의 문제촬 극복하고 하

나의 圍豪훌 01 루어 내느냐 하논 것으풍 귀쩔흰다. 이러한 問題에 대해 우선

손쉽게 얻용 수 있는 解짧은 北와 g훌협J !£옵 南와 體휩l 어느 ~方에 외한 吸

!&統合외 방식 일 것이 다. 끄러 나 南北韓의 現，.옳 고려 할때 , 어느 ~方에 의

한 短期的인 吸!&統合은 그 가놓성이 회박한 것용 물혼 곁휠 바합칙스럽지도

못하다. 끄러묘콩 그 다음에 얻옳 수 있옵 解答흘 南北兩體휩j훌 그대로 인쩡

하면서 政治的 統合올 이루는 共存웰 統~形態인데，:1. 대표척인 청우가 ‘H흘

族 l國家 2自治政府 2體짧fj ’ 方옳의 統~옳 주장하블 北韓의 聯훗8制 統i形態

이다. 그러나 體制(계줍)와 園靈間외 판계에서 국가의 ‘總훨的인 自律性’옳

인정합 수 없높 한 II휩j훌 총월해서 작동합 추 있는 국가란 본질책으로 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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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한 것이기 때문에 異質的인 理;훌파 빼制7t 單一의 ::t:權國豪효 安定的인 統

合율 이루는 것운 불가놓하다.

그러면 一方的인 吸收統合이 바합칙하지 않으며， 또한 앤방식의 共存製 統

-方累.£ 實했{生이 의품시 된다면， 어떠한 똥일방안이 척실생있논 흉얼방안요

홀 고려될 수 있다눈 발언가? 훨자가 보기에논 장기간의 불단상횡으포 인해

심화된 민족책 이질참과 체쩨칸의 相행的인 때협관계콜 해소하고 정치척 흉합

옳 01 흡하기 워해서논 남북깐에 體휩j補完的 상호수협옳 통한-단겨l척인 홍얼.에

외 轉파쟁옳 첼;챙합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흡 남북이 서로 상호보완적 쳐1

채수렴올 홍해 ‘構造的 相廳性’ (structural compatability)올 중대 시키는 한편 ,이

러한 ‘구조척 상웅성’의 총대청도에 부용하여 당계쩍인 청치홍합옳 모색해야

한다늄 많이다.

이에 훨자는 收敵理輪올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창겼쩍으훌 수용함으로써 남

북의 긴장완화 및 평화흉얼에 기여할 수 있늠 [수협폼척 풍잃모탤]올 개발하

고자 했다. :::J..련펴l 이처협 추협。l룡용 한반5=.에 척용하여 鏡-£웰올 구축하

려 합 때 연속척요로 쩨기회블 의문이 몇가지가 있는떠l. 이에 관해서논 앞에

서 해명한 바 었다.

첫째는， 수협이론옮 한반도에 쩍용한다고 하눈떼 그 수협이혼의 구체척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統i問題解決에 어떠한 도용옳 줄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이에 판해서논 [2창] 과 [3장] 에서 다루어 보았는데， 필자논

동서 양체제가 상호수혐올 훔해 混合톰홉뽑u로 갈 것임윷 추장하논 정홍적인 수

협론자룹의 쭈장옳 중심으로 수혐론올 再構成한 후， 이러한 수협론의 주창이

理論的， 繹驗的 차원에서 많온 비환이 있용에도 불구하고 여천히 지7;1 월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간에 1f~t훌짧u훌 갱착시키고 나아가 정치쳐 홍합옳 추진하

눈더l 있어 이롬척 로대가 훨 수 있음율 규명해 보았다.

불째늄， 수협론척 뽕힐론은 남북 양체쩨의 상호수렴윷 천제로 하눈데， 끄러

한 체체수협이 i과연 가놓하냐 하논 첫이다. 이에 판해서는 [4장] 에서 다루어

보았논데， 펼자늄 이젓이 딴기척으로논 悲觀的이치만 장기척으포늪 樂觀的임

윷 ·농중해 보았으며， 이떠한 가농성올 앞당기기 위해서 남한내외 i쩔步政驚옳

/생장사 71 그l 이활 通해 확R} 헌화릎 유도하능 동 다z{적인 실천걱노력 o j 평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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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옳 규명해 보았다.

셋째는， 한반도에도 남북양쩨쩨의 수협이 가놓하다면 이러한 체제수혐갱도

에 상웅하여 어떠한 방식으흘 정치적 홍합옳 이확할 것인가 하환 환쩨이다.

이에 대해서윤 [5장] 에서 다루어 보았는떼， 펼자는 남북한칸외 체제수협옳

흉해 ‘構造的 同質性’이 종때되면 이에 상용하여 초보척인 형화정확율 거쳐

‘l민폼 l연 합국(1상청척 종앙;정부) 2쩡부 2체쩨 ’ 형태의 團覆聯슴→ ‘l띤홉 l연

방국 (1종앙청부) 2자치정부 2체제 ’ 형 태 외 聯合性聯윷~.→ ‘l번쪽 l국7} 1청부 l

체제’ 챙태의 聯했(!£듭 單했)의 딴져l로 政治統合용 이훌 수 있다:Jl 본다.

01 상에서 살i져 본 바와 같이 統一은 본질쩍.2..j료 남북칸에 폰재하는 빼짧fj와

理;용:의 차이풀 상호수렵옳 홍해 략복합 것옳 前提로함다.

그러냐 분딴한푹의 현실에 입착합 때 빠볼 시일내에 남북이 각71 體휩IQt훌옳

通해 톨훌制와 理;念의 차이훌 해소하기훌 기대하기란 어려훌 실정이따. 따라서

조만간에 남북한이 홍얼옳 이훌 가농생에 때해 廳觀的이라눈 생작옳 떻쳐버힐

수 없다.

그러나 장기책인 관첨에서 보면 한반도의 홍일환체가 반도시 비판척인 것만

온 아녀다.한반도의 환딴운 한민쭉의 의사와는 상판없이 외세에 외해 강요된

것여며 결si 한민혹이 훨해셔 휩 첫용 아니따. 따라서 한국민풀윤 한반도외

흉일올 이룩할 권리와 정당생옳 가지고 있요며 어떠환 난판옳 뚫고서라도 홍

일율 이톨려는 강한 욕구와 외지롤 치니고 있다. 그려고 앓다시 납북간에 전

쟁이 일어난다면 $것용 힐방척인 총핵가 아닌 상호화멸로 치랄케 훨 것이라

늪 것옵 남북한 모두가 찰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통안 세계척인 냉전구조하

에서 南파北이 E}의에 의해 冷戰빼협j의 양극에서 서로 상반휩 입장옳 지켜왔

요냐， 이제 한국과 북한 모뚜툴 그촬의 냉전구도 쪽의 양국단쩍 지휘에서 탈

피하여 중앙으로 접근합 것옳 국내외의 rF양한 변수들이 혹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블온 한반도의 통얼올 위해 매우 상서로운 조짐이 아낼 수 없다.

다반 문제는 남북 7천만 국민 ￡두가 빈쪽척 슐기좁 모아 그러한 조칩옳 최대

한 활용합묘로써 남북외 대결구조홉 창조척인 相互作用의 계기로 송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랍려있늪데， 이러한 목쩍에 훨용할 수 있논 統←-모랩이 바로

이 논문에서 펼자가 쩨시 한 바 없늪 [1&敏輪的 統-.£.웰] 인 것이 다.



67

이에 펼차논 이려한 수렴척 모햄홉 종섬요로 흉일파업옳 꾸준히 추진해깐다

면 세계역사의 보훤척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멀지않은 장래에 홍일과업이 완

수훨 수 있으리라는 것올 밀어 의심치 않논다. 그러나 앓에서도 강조한 바

와 같이 이러한 수렵척 추세가 절로 인간외 의지와 무관한 자연사쩍 펼연생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앓은 남북한 체제칸외 체제수협정도에 의해 영향올 받는음 동시에

남북한 민중들의 흥잃외치에 의해 크께 좌우훨 첫이며， 궁극척으로는 남북한

민중졸의 觀-意옳、옳 춰합해 홍일의 7t놓생옳 현싫성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政治的 擔導者， 흑 마키아빨려가 말하는 Virtu외 화신인 한국판 Prince

의 指導力에 의해 쩔판날 젓 φl 다 . 그런데 여기서 발하눈 한국판 Prince논 어떤

특쩡외 깨인옳 지칭하논 것용 결요 아니다. Gramsci가 일쩌기 주장했윷이59) 현

대의 Prince블 어떤 월재연일 수 없￡며 그것은 확정의 이념에 의해 쩔칩뤘 정

당이어야하기 때분이다.

그렇다변 한국판 Prince논 어떤 갱당이어야 하논가? 쭈션 ζl것운 시때적 조

류에 합치하논 것이어야 하며， 남북한 모뚜의 이냄과 체제훌 쩔칩시킬 수 었

눈 것이어야 하며， 차유와 갱의와 평화가 보장퇴는 조썩여어야 한다. 그렇따

변 그것용 남한외 체쩨훌 진보척으훌 변혁시킬 수 있고 남북간의 가교역활옳

활 수 있으며 .:l려하여 북홉의 긍정쩍인 변화률 유도하는 지렛대의 역할올 할

수 있는 敏훌， 흡 한푹의 현설에 맞게 창쪼쩍으로 추용훤 민쭈쭈의적 政薰이

어야 활 것이다. 남한내에 이러한 進步政黨원 어떻게 창조적으로 육생하고 쫓容

하는가가 펼자가 절론적으로 주장하.Jl자 하는 바이다.

59) Gramsci는 그의 「옥중수고J (Prison Notebook) 에셔 따움과 잡이 말하고 있다. “현대

의 꾼주 흉， 신화쩍 군주는 싶쩨척 인간， 다시말해서 구체책 개인힐 수 없다. 이미

이해혜고 어느정도농 행용요효 차신옳 훌어댄 집탄의치가 구체쩍 행돼홉 갖기 시착

하는 첫용 하나외 쪼칙체나 사회혜 하나외 복잡함 요소에셔 뽑이다. 역사블 이 °1

이 ~칙체훌 쩨향하였는데 :1.것윤 정당이다.’ A.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 Hoare and G.Nowell Smith(eds. and trans.) ,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1971)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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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西獨 統合와 함반끊 適用가능성 빠짝究

一?…

이 창 훈(한날대)

〈要 約 文〉

제 2 차대전 이후 國際政治의 구조와 역학을 설명하는테 있어서 가장 유용한

개 념 은 power politis 혹븐 bole system , cold war 동이 었다‘ 흔종 전 쟁 상태 ( state

of war) 로서 국제정치의 현상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국방 및 국제판계에서의

방향올 뜰지워 나갔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코f셰 사회 띄 커다란 변화는 기존

의 개념으로는 설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르바효프 동장 이후의 new thinking

에 의한 외ii1.정책， 팡유럽의 민주화 파고， 1990년 목엘통입， 1991년 코메펀 바

브샤바 체제붕펴， 1992년 유럽공동처l 딴일시장 형 성 동 일련의 변혁윷 설명하

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분석의 블이 요구되었냐. -~ 새화운 paradigm은 바로 상

호의존( Independence ) 혹은， 흉합 paradigm (the integration paradigm)이 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의 움직임의 가장 좋섬에 서있떤 이가 소련의 고묘바

죠프염온 주지의 사설이따. 그러나 고르r바효프도 여l 견 치 못할 정도의 빠픈 속

또포 서l 계 가 변모해 갔으며 미국 및 서방국가플도 역시 자신뜰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지l 정 비 에 직변하:il 있따. 구질서는 확실히 붕꾀했지만신질서는 아직

제자리룹 잡지 못한 채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 2 차 세계때전 직

후의 세계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었떤 미래에 때한 기대와 볼안을 1991 년 이 중·

반요로 접어든 시점에서도 거의 통일하게 갑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환기적

국제정치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 젓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독일이 통입되었다. 세계가 엄청난 변화활 겪는 와중에서

그야말보 너부 짐깐 사이에 통일이 되어버련 것이다. ~.려나， 목일풍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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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찬찬허 삼펴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쉽께 이루어진 過程이 아니라는 것올 알

수 있다. 기존 냉전구도에서 동서로 분단된 독일은 양블꼭의 접합점으로서 유

럽정치의 핵이었다. 유럽정치가 겪은 일련의 변화는 독일문제에서 기인한따 하

~만람 독일문제는 유럽적 특성올 답고 있다. 무엿보다도 유럽의 중심부에 자

려잡고 있는 봄일의 /.1 정 학적 ， 전딱적 ;:<1 위 때 문에 폭일통일 문제가 독일빈족

자신의 역사적운 r성을 걸정하는 민족분제인 봉사에 미 • 소 • 영 • 불 4대 전송국

의 총체적 이해와 직결되어 있한 국제문세라는 양면생올 지 q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독일이 통입올 위한 가장 좋은 반판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의체”의 이용이다. 양 독일이 풍일되는 것올 원하지 않

는 주변국뜰의 우펴블 불식시써고 국제적인 인정하에서 목일이 상호교류하기

위해 국제기구한 종요한 역할올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온 헬싱꺼선언부터

많은 외교적 노력융 기올여 왔다. 즉， 헬싱키선언에서는 소련의 양보플 얻어내

기 위해 막때한 경제작 꽉혜룹 소련에 공여하기도 하였다. 그퍼하여 헬싱키선

언에서 공식적으로 양독교역을 승인받았고 이것이 결국은 목일통일와 커다란

풍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1990년 11월에 있었덴 CSCE파려 회 땀에서 한 독일

통웰의 형식적띤 국제언향을 받기 위해 독일은 보든 외JiL적 수딴윷 동원，:3-의

의지를 성취하였다. 물환 이때포 소련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소련에 막때한

경제원조콜 하기로 결정했음은 볼론이다. 이처렵 폼일의 가장 취약한 국제여건

을 호조건요보 만괄기 위해 목일은 국제기구， 특히 CSCE와의 연관성올 중심

으로 한반도에도 이려한 형태가 가능한지， s:. .:::J. 과정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

지릅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딴 역시 독일똥일과 마찬가지로 冷戰의 산불이자 주변강대국의

;tIl害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푸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외 통일 역시 주변강때국의 의지와 합의가 그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한반

포도 독일의 경우처램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릅 풍해서 통얼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올까?

1980년 때 이후 국제정치의 커다란 화해조류에 맞춰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후

아 · 때지역으로 칭함)애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아 •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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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구가 절성된다면 한반도 풍일윷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올 창출할 것인

가? 亞 • 太협벽기구는 한반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줍 것인가? 일딴 한반

도 풍일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았다고 해노 파언이 아널 것이다. 北韓은 계속적

인 남한측·의 대화제의에 밴번히 거부룹 해왔고 동유럽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二l 체제릅 고수하Jl 있뎌. 이러한 북한을 협상의 자리에 거부감 없이 이

끌어 낼 수 있다변 그것은 풍일에 크게 기여할 젓이다. 더구냐， 북한은 현재 내

부적인 경제분제 및 외부적인 개빙압랙에 크게 시달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에게 어느 정도띄 자존심을 지켜준밴서도 대화이l 엠하게하기 위해서는

꽁동·기구 및 협의체가 큰 역할올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한반도의 핵사찬 분제

와 핵보유문제가 국세적으묘 이슈·화꾀어 등장히고 있다. 二L렇 다면 현새 아 • 태

지역의 기구 및 협의체의 결성 움직임은 어떤 상태에 워치해 있는가?

아 • 태지역에서의 기꾸 걸성의 ‘옵직염은 그 연원이 갚다. 아 • 패지역의 기구

의 연원을 보떤 아 • 태지역 기구 및 협의제논 유렘의 경우와쓴 달려 경제룹 워

한 기구는 있었지만 인보쉴 위한 기구는 없었다는 특쟁을 갖고 있다‘ 세계정치

의 주변부적 생격윤 낚지하고 있다찬 원언또 있지만 그만류 이 지역이 안보， 군

사분세애 관해서는 첨예 한 시역이라단 것애보 원인이 있냐. 즉， 아 • 돼지역에

서의 기꾸 및 협의체 구성올 위한 jl: 랙 이 계속되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더l

탕간의 세계사적인 옵직엮에도 불구하고 아 · 패지역애사의 {l 상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때한 원인규'. r성 을 워해서는 美 · 日의 만1건，잔략을 줌심으로 검토해 보

았다. 왜냐하면 중 · 소는 그 내부직 정세푼제 및 곽제사회에서의 위상정랩올

위해 데 I상므공세룹 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 · 일의 안보 및 꾼사전략이

아 • 때지역의 111 탕브에 증요한 기능음 닦.:Al 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 • 일은 아

직 이렇다 할 뚜벗한 전략적 선훤윌· 보이-"12 었지 않다‘ ::l젓은 소련에 때한 의

구심、을 빨쳐버려지 봇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아 • 배지역에 대한 방위라뉴

자산의 역할을 일본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코 일본은 이뀔 이용하여 일본의

군시력올· 키우고 있늪 심정이다. 이i:'- 1 힌 미 • 일판계로 인해 아시아에는 아직

뚜렷한 데탱?트 추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에게 일본어l 대한 경계섞만올

부추기고 있는 형판이다. (다려서 한반도 안정 빛 아 · 돼지역의 더l 탕프는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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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혁신적인 사고전환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체정치적 여건조성보다모 더 중요한 것온 한반도 분재해결

촬 위한 한반도 자신의 때답한 발상파 체질전환이라는 것이따. 독일통일이 동

목의 호너l 커 정 권의 붕괴가 아니었댄물 가능하지 못했고， 서팍와 정제적 잠재력

이 없었던들 홍일온 붉가능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南北韓의 정치책임자 및 전

국민의 풍일옳 위한 意志， 홍일론의 인식전환 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 보고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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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問題의 提起

1989년 ， 베룹련 장벽이 부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계뉴 ‘냉전은 종식되었다’고

외쳤다. 戰後 세제절서블 틀지어 왔던 얄타 체제논 끝났다. 지난 40여 년간 유

럽은 분단되어 있었고， 소련은 여전히 동구필· 지배하고 있었따. 미국은 냐토와

아시아에서 초강국의 책임올 지고 때공산권 방어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1989년까지 의 주요 사건털‘←소련 내부에서의 자유화와 개혁， 동유럽의

민주화， 서유럽의 똥합에보외 가속적 추진， 독앨 통일 등은 지난 40년간 형성

련 국제청치 질서블 뿌려채 훈블어 놓았다， 이제는 국제 사-회틀 움직일 새로운

사고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부터언가 세계는 그것을 ‘통합 혹은 협벽’

이라고 부므기 사작했다.

고묘바죠프는 ‘사건을 만E는 사밤( Even t making man) ’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협력’이라는 이릅으로 역사릎 변화시키고 있다， 미행정부는 1947년 이래

최고로 외교 정책이l 대한 선변적인 재정비에 식변하고 있따. 유럽은 ‘통합의

기치’하에 발빠른 움직엮윷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간단한 용어 ‘協力’이라

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이끄 총체석인 의미룹 갖고 있는가에 4대한 새로운 인식

이 훨요하따‘ 「협력」온 딴순히 교역량， 투자량의 증배로 압축되어서는 안된다.

꾼축파 경제 jl뷰라는 두가지 공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재래삭 국제관계론적 접

근올 지양하고 기술， 지석이전， 환겸， 공해， 보건， 의료， 교똥， 폼신뿐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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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송암， 유럽의 통합의 정치와 겸제， 겸희때 <?l .i . l 연휴시회재깐연구원， 서구통합의 정치와 정세，

1990.3.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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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용똥의 참여주체는 개별민족국가풀이다. 이 統合의 과정은 우선 통합의

원척과 개별국가의 고유권능을 지키려는 주권의 원칙사이에 갈용이 야기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가간의 협력올 통한 상호이득도모의 원칙과 충돌도 불가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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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일의 무조건적 군사항복 이후 천독일의 “최고 통치뭔”온 미 • 소 • 영 · 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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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그 이후 독일의 역사는 본젤적으로 戰勝國둡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셔， 그들의 복잡따기한 권력의 이해관계와 상야한 이데옵보기척， 사회적， 정치

적 목표 설정에 따라서， 특히 그블 상호간에 여러차례 변화하단 “협력”과 “대

렵”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2 )

복일환단 당시의 냉 전적 상황과 더붉어 유럽분단의 기초가 원 것은 동서양진

영에 성랩왼 꾼사， 겸제기구였다.:2젓은 NATO 와 바프샤바 조약기구 :2려고

OEEC와 COMECON 이 었다. 따라서 통합에 았어서도 가장 결떤돌이 되쓴 것

은 역사 군사적 문제와 정제적 문제였다. 뜩히 통폭이 서묶에 합병형식으로 통

일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EC와 NATO 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둡여지

고 었다. 1990 1년 8월 31 엘 에 체 결된 동서독， ，종일조약」에서 10월 3일 독일풍일

후 서녹이 EC와 체견한 조약파 합의사항블은 즉시 동독지역이었떤 곳에서도

발효펀따는 내용과，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띤 '2+4회 담」 에 서 통일목일의

NATO 잔류문제가 쟁점화 되였떤 것온 파일통일파 EC 그러고 NATO 관계가

배우 밀접함을 잘 딴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변， 뜩입J봉일에 때한 유럽의 붐안 등 산적한 제반 문제플 어떻게 풀어

나갔뉴가? 이에 「콜」수상은 ;쥬변국외 붐안깎을 鎭火하기 위하여 「폭일통얼용

CSCE(CSCE: 유렵 협 력 안보회 의 :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

eration in Europe) 룹 축으보 한 유랩봉일의 한 파정일 뿐이다」라고까지 강조

하는 등 CSCE를 최때보 이용하려 하였다. 형식적이지만 독일봉일이 CSCE라

는 다자간 협의체블· 통하여 유협의 모든 권력에 의해 승인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블 갖는다. CSCE는 아직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

한 CSCE블 통일에 효융 적으보 이용한 꼭일의 7.1 혜 는 돋보인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저11 2 차대 전과 냉전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형태는 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독일에서만 복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중화인빈꽁화국과 대만

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려고 한반도의 분단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늪 현상

2) Andreas hillgruber, Geschμhte 1945-1986, Die “ Deutche Frage" in der Weltpolitik, W.Koh;

haammer Gmbh ‘ Stuttgart 1989

손상하(역)， 학윌혈랜산 1984二앵， 까치， 199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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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폭얼의 분단에서 통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궤도가 아직 분단

국인 한반도에도 하나의 시사첨을 지녀는 것이따. 현재， 동아시아지역에도 전

셰계적인 조류로서의 ‘협혁과 통합’이 계속 거환되고 있다. 유럽의 CSCE에

대해 각 국가들의 입장이 상이했던 것처럼， 아시아 • 태평양공똥체에 때한 입장

역사 상이하며 어떠한 합의도 아직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았다. 그러나 ‘펼요’라

는 명제에는 합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만간 합의도출파정융 통하여 그 윤꽉

올 잡아 나갈 것요로 예상원다. 이때 한반도늪 이러한 시때사조와 더불어 창출

될 아시아 • 태평양공동체룹 어떻게 한반도에 유려하게 전개시켜 냐갈 것인가가

관건이 훤다.

따라서 본 글의 구성은 첫째， 팍얼좁일과 CSCE는 어떠한 연판하에 있는지

블 조병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CSCE의 역사적인 기원부터 시작하여 CSCE

가 정착되기까지의 파쟁에서 보여지는 독일의 통일표로의 노력도 검토펼 것

이다. 또한 복앨 통일이후의 유럽질서와 CSCE의 미래에 때해서 간딴히 정려

하고자 한다. 풀째， 아시아 • 태평양공봉체구상에 때한 논의와 설현가능생，EE.

이에 대한 주요국의 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구상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옳 미치고， 한반도의 똥일에는 과연 기여할 수 있올까를 알아본다‘ 마지막

므포 지끔까지 여떠가지의 아시아 •태평양꽁동체 구상에도 봅구하고 그.것이 아

직 그 모습을 뜨러내지 못하는 원언온 무엇인지룹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똥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선뢰구축올 위해서 남북한이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과 역할 그려고 주변강때국들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룹 알

아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n. 獨邊統一과 CSCE

19901년 11월 19업 프방ζ쓰의 수도 파c-l에서 유럽안보협혁회외( CSCE :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개 최 되 었 다. 21일까지

사홀간 열련 이회의에서는 얄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 국가와 미궁， 캐나다룡

포합한 34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한 전후 최때의 정쌍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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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정상회담 개막 1 시 간전에 는 북대서양쪼약기구 ( NATO ) 가뱅 22개 국 정

상틀이 따로 모여 상호불가침선언파 동서의 새래식 무기룹 거의 젤반으로 감축

하는 유럽재래식무기 ( CFE )조약에 조언하였다. 또한 최종일인 21 일에 뉴 自由

와 公 lE 한 선거룹 비?텅으로한 민주주의와 시장강제체제의 무 원려룹 천명한

「펴리헌장」을 채핵하였다. 이 헌장에서는 대결과 분란， 파거의 유산으로부터

유럽의 해방을 천명하고 유럽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 그려고 市場經濟릅

통한 번영과 사회정의 추구하에서의 국가간 상호존줍과 협력외 시때흘 세창하

였따. 이는 실로 40년 이상 친행돼 온 유랩의 분딴과 대랩의 역사에 공식적인

좋지부룹 찍고 새보운 유럽은 적이 없는 통반자의 시대엮을 천명한 갓 R 로

CSCE가 「유럽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대입올 세계에 알펀 것이다.

그러나 CSCE는 거패한 봄체만 받았윷 뿐. , 아직 기능과 임무룹 부여받지 못

하였냐. EC와의 판겨l 갈 어떻게 설정할지도， NATO가 어떻게 進化할지도 모표

는· 현상황에서 CSCE가 이블을 패체합 십만안보체제토 변화할 수 있올지는 아

직 여l 쪽할 수 없다. 파리회낚시 미국의 「부시」대풍령이 딱한 바， 「유럽온 미지

의 바다로 빠져둡고 있다」는 예측불능의 견과에 대한 지적처렌 현재보서늪 아

부도 새로운 유럽 질서가 부엣이 휠지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전후 45년농안 체세틀 딸려했던 농유럽 국가찰이 체세변협과 더볼어

유럽건설의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펌에 따과 필사， 경제， 문환， 민족 등 각양의

동꽤생올 띠게 되었기 때문이냐. 아윷려 CSCE가 구속력을 갖고 있한 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지역모임체라는 것 또한 커다란 한계이다. CSCE에 서 는 참가국

모두가 거부권원 갖고 있어 각국의 주권을 일부 양노하여 만든 초국가적 기구

인 EC의 똥합추진력이l 오히려 결핍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EC쓴

「유럽건설」의 축으로서 EC자체 얘 기해지는 책임올 수행하는 과정에서 CSCE

와의 관계설정에 극도의 선풍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4 )

:J) 딸바니아뉴 파ι·1 CSCE에 엽서버 자각으파 침가했마. 파리회의 개최일보부터 6개 월 이전인 1990

년 5원 장가의행:올 표 l생 한 앞싸니아는 잉 ul· s!- ~.서버 자끼은 훼늑하였으나 회씬국이 되지는 뭇

했다. 그떠나 디-유 CSCE에 는 알Ut니 아도 정식회원콰으로 찬가헤게 원디.

1) 이칭훈， CSCE와 J똥아시 01· ， 갱회때"§:j- :il l 인류사회새긴연구웬 싼곡유 i겁 연 구협 회 ， CSCE( 유럽 안

.1;1_협력회의)에 판한 새미나， 1991. 6. 1'1'.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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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가지 한계와 CSCE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CSCE의 도전에

의미룹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올 크게 두가지변에

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CSCE가 유럽건설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이다.

쪽， CSCE룹 지탱하는 理念은 유협의 사상과 분화률 판통하여 흐르는 유럽건

설의 가치관속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온 종세 이후 수세기에 결쳐

형성되어 온 「유럽은 하나다」라논 의식으로서， 특색있한 유럽척 Identity 이 다.

「파려현장」의 의미도 바로 여기서 그 뿌려룹 찾아 볼 수 있다. 붉째는， CSCE

가 갖는 현설척 의미에서의 중요성이다. 앞에서도 잔깐 언급한 바처랩， 유럽의

냉전구조는 상쟁으로서 독일분딴이， 기초는 NATO와 WTO , EC와 COM

ECON이 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조블 이루던 독엘이 통입되었고 WTO는 二I

기능을 상실하였다. COMECON .5:.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NATO 의 성격변

화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능의 일부를 혹은

전부릅 총괄적으로 담량할 기구로서의 CSC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이다. 더구나 독일은 CSCE를 통해서 통일올 꽁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제

CSCE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CSCE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EC의 봉합파정

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CSCE의 동인파 현재에 이 1르 71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후 복일풍일과 CSCE의 관계블 살펴보기로 한다.

1. CSCE의 발쭉배경과 성장

(1) 유럽건설의 전똥파 CSCE의 생랩배갱

가‘ 유랩건설의 전풍

「유협건설」이란 번영을 약속하는 유럽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풍셰 이후 국민

국가( Nation State) 의 발전파 함께 유랩인들 사이에는 「유럽은 하냐다」라는 생

각이 넬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19세 기 에 는 프랑스의 사상가「생 시봉」과

「푸르동」뿐만 아니라 문호 「벡토르 위고」에 외해 쭈장되었으며 이랄려아의 챙

치가 「마치나」는 「젊온 유럽」운봉올 전개하기도 하였다. 제 1차세계대전이 끝

난 1923년 ， 오스프려아의 「구덴호프 컬리지」백작용 「뱀유럽운용」을 폈요며，



83

1923 1건에 얀 프랑스의 내각수반 「브려양」이 국제연맹에서 「유럽연합안」올 제기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갈은 「유럽건설」의 발상이 구체화봐어 현실로 나타냐게 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이 끌난 후의 일이었다. 이는 항구적인 평화할 구축하려는 의

지와 전쟁으로 거의 황폐화펀 유럽전역볼 유럽인 공놓의 JE벽 으로 재건해야

한따는 꽁감대가 확산된 젓과 함께， 전후 미 · 소 주5으로 발 u]암아 국제사회에

서 추싹된 유랩의 정치적 영향력파 경제력올 되살c.] 고자 하는 의욕 등이 거의

동시적으로 작용한 걸펴였따， )

유럽건설의 요.체인 統合은곽가간의 단순한 협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성원

옵 이루는 개별꽉가플이 초국가적인 기구에 주권 또는 전통적인 국가권능의 일

부룹 양도하는 것올 의 0]한다. ，1.. 렌 데 EC똥합운동의 천-여주체는 서유럽 12개

의 민쪽국가의 고유권능을 지키려는 주권의 원칙 사이에 처음부터 갈똥을 안고

있는 채료 풍합이 추진되아 갔다. 또한 콩협의 원칙에 관한 의견 벚 입장의 차

이는 통합을 저해하논 볼씨로 님이- 있었다.

그러냐 국가간의 상호작용， 상호침부， 상호의존이 다양한 형태로 굽속히 친

전되 }rr 오블날외 국저l 사회가 갖찬 성격애 힘입이， 유럽에는 개변국가의 주권

이란 낡은 개념이며 중요한 문세둡온 국가간의 협농과 협조、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설적인 생각이 넬라 퍼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도된

EC의 여러 실험블Fr 국가간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절되고 제한펠

수 있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으며， 적어도 역내의 여러 나라블이 평화로운 경쟁

과 협조를 통하여 함께 번영헬 수 였뎌는 것올 현싶적인 생춰포서 보여주었다，; I

EC는 애시당초 누 갈래의 똥합목표룹 향하여 출발했다. 그 하나는 그동안

수차례에 견쳐 체결된 조약상에도 잘 냐봐나 있못이 경제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냐는 정치적인 촉면이다. 세 2 차때천 직후 세계정치에서 추락펀 정치적 워상

5) Christian Hen , Jacques Leonard , L ’Europe, PI' 1J ·15
‘

Editions La Deeouverl(‘ , Paris , 1989. 유

럽 건설의 받상에 t:H한 기본사보는 다음 음 참조. J--B. Duroselle , L ’idee D’ E urope dans 1’histoire ,

Denoel , Paris , 19G5 : D.d，、 Rougemont
‘
Vingt'huit siecles d ’Eroupe, La conscience a travers ’les

siecles , payot , Paris
‘

1961

6) 과송일，앞외 논문. pp.8-9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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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되찾으려늪 유렵인블의 노력이 현실에서 유럽통합과 전혀 무관하거나 아무

런 생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었올지라도， 탕장 고등정치 ( H igh Politics) 의

분야에서 여러냐라줍 사이에서 일사분란한 행똥이냐 협조를 기때하기는 어려

웠다. 그래서 1949년의 정치적 홍합(유럽의회)이냐 1952년의 꾼사적 봉합(유

랩방위공동체)룹 지향했떤 노력블은 바로 좌절되고 말았다. 7 ) 반면에 「유렵건

설」의 선구척 εF창자인 프랑스와 「장 보네 J ( Jean Monnet)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렵석탄， 철강공동체(1951년)룹 현설봐개의 구체적인 사발점으로 하여

EC는 低次元 정 치 ( Low Politics) , 즉 기능적인 면에서 착실한 생과를 거무었

고， 이를 통하여 본래와 정치적인 복표를 첨차 구현해 나가고 있었다. 8 )

EC의 기능적인 통합의 이미논 어려운 J1.풍정치의 영역올 피하여 새로훈 방

식으로 유럽이 세계에서 그 위상올 확렵하J1. 변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생의

결올 열었다는 떼에 있다. 유럽인월이 추구한 °1 와 같은 목확한 방식은 실제로

상당한 성파룹 거두었으며 이 파정에서 유럽적인 특색올 구현했다고 볼 수

있따. 따라서 유랍적인 Identity를 역사적인 기원이나 문화적얀 엽적에서 살펴

는 것도 줌요하지만， 그보다는 20세 기 후반에 힘차게 펼쳐지는 「유렵건설」의

전개과정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1951 년에 체결된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출범한 EC는 성공과 실꽤， 분규

와 조정외 과정올 거치변서 조굽씩 새똥운 단계로 접어블었다. EC는 출범한지

30년만인 1986변에 딴일유럽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도약때룹 마련하였는

바， 이룹 「유럽건설」을 위한 커다란 발전으로 활 수 있지만 냉혹한 현설의 요구

에 순용했음올 우선적므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쪽， EC는 70년때 의 경기칩체

기룹 거치는 동안 첨탄산업분야에서는 미 • 일에 뒤지고 전통산업분야에서는

선홍공업국 ( NICS )에 추격당하는 용색한 위치에 처하게 훤 까밝에 로마조약어l

끈거한 역내 시장체체로는 더이상 반쪽할 수 없는 형면이었다. 따라서 1992년

12월 31 일까지 제끊적 장치블 보완하여 공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옳 볼려앨으키

고자 이와갈온 폭척인 조치가 펼수불가결한 상태였다.이

7) loB. Duroselle ‘ L'Europe de 1815 a nos jours , p. 221 ‘ puf , Paris ‘ 1975.

8) 과종일， 앞의 는분‘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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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웰유럽법안은 로마 조약파는 딸려 정치협백의 기본둡윷 아예 명사해 놓음

으로써 딴일유럽볍얀이 공동체 발전과 상호 펠어죄 수 없게 하고 발았다. 유럽

은 이제부터 국제무때에서 한 폭소리로 풍일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단일유럽법

그 강도에 있어서는 아직 궁·극 적인 정치통합의 기때에 훨씬 미치지 봇 할안이

공감때를 확산시가솜에 「유립건설」을 위한 정치적 견속와지라도 유럽인블의

「유랩낀셜」의 기치릅 갤노l 온 유랩이

것만 보아도 그렇다 1 0 )

켰다는 데에 그 의의룹 찾아야 할 것이다.

단아올랐띤u:: 겁 게]989년 내내

CSCE의 성랩배경나.

유웹건설의 모체 j료서띄 EC가 두 갈래 ;봉합복표힐· 향해 λl 춤발했는더1. 그 증

의 하나가 經濟的언 측빈이고 다갚 하냐는 정치， 군사적 즉 꽃保的인 측면이었

CSCE는 1954년 이 두 측변줍 후자의 성격에서흠온 워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비봇 줍발하였따.

소련 4국의 외상회의에 있어서 볼로포표 ~.}-λ
~ 0 --,CSCE는 1954년 미 국， 영 국，

프 소떤 외무부·상판이 구주의 안전보쟁에 판한 국제회의를 제창한 것에서 시작

미 • 영은 자놔외 영토룹 획상해서는 안원다는 ‘영토불확힌다. 제 2 차대전줍，

드
O

1943년 카이로 때선언콧꽃λl 어
、J ‘ J L一 ~，

장패원칙 ’잘 내놓았효 나(1 94 1 년 영 · 미

소련은 위성국의 형태로서 농구권 국가들의 영토릅 획뜩하였뎌‘

멤적언 승인찰 받았<:>냐， 서방측을 포함한

;::련 4?r 획득한

영포블· 해당국에서는 조약원·

소랜암r 폭일로부려필요.성을 느꼈다‘획뜩해야 한다는수 91 ~
'-" L... 1::.=.

.:><1 _0_ i:!-J χ4
l'~ 'T '"8 '~~

동프로이센의 북반구룹 획뜩하였고， 폴·란드에게는 독일띄 영토인 오더·나이세

( Oder-Neisse )션 동쪽읍 부여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역사 전유럽적 숭인

얻으려 하였다 II Io
E크

9) 이종원， 유럽퉁함의 문제와 전망， 서f호활으L절 치 와 겸제 p. 90. 경회대화:i.-II 언감사회재건연구

원 1990.

10) 이 창훈， 유엽 성 치통함의 감등·과 대상(l ), 서굿 -'l- 할웬 정치와 경제， p. 26. p. 33, 겸희니l 학교 인

뷰사회재건연구원， 1990.

ll) t!' 誠， CSCf>새 FIR써 會MiV::. ·.， l 、 T 、 댄엉 I야f ， 1 .1 끼 號 ; ~범卷 第453號， 4'- 1'& 2年，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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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arl E. Birnbaum and lngo Peters , “ T he CSCE A Reassesment of Its Role in the 1980s"

Review of Inteηtational Sfμdies ， VoL 116, 1990. p. :~06.

13) ibid. ,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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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발전시키도록 외국 군사기지의 천수， 원자력잠수함의 기항 반대(기향).

서목의 핵무기에의 접급 반대 등을 호소하여 구주국갱의 현상의 확언， 두개의

독일 현상 숭인올 주장하고， 낙L 2휴안전보장회 의 의 소씹을 제창한 것이었다. 그

뛰 NATO 측이 MBF~( 동서 상호균형 병 펴 감축 :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 또는 MRFA : Mutual Reduction of Force and Armaments)을 제

창하자， 70년 6월에 열련 바프샤바조약기구의 부다페스트회의는MBFR은 외

국꾼다l의 감축， 첼 ζ;: 른 디l 상으로 하며， 어디까지니 金유럽 安保會議의 개최가

전제라는 태도를 취했으나 71년 5월 브레즈네프 소련서기장이 보1:"'·1비시의 연설

에서 MBFR의 회의에 용할 의지가 있읍을 표명하고， EE , 서독이 취한 일련의

동방정책이 진전펀 젓， 띠 • 소수뇌회담이 성공힌 일 능에 외하여 동서유립에만

긴장완화 무드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놔제환경은 전유럽안보회의의 개최와

MBFR회 담올 촉진시키는 결파가 꾀였다 I ' I

72연 5월의 NATO각료이사회 는 유럽안보협펴회의 ( CSCE )에 통의함과 아울

러 MBFR에 판한 다각식인 타진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설시하도룰수 제안하

였다. NATO측으로서 는 당초 유랩안보협력회외와 MBFR잘 펠 수 있으변 통

사에 혈 jξ복 제안하였다. 소련폭은 이 누 개의 회의릅 분려하고자 주상했다.

동년 9월 20일 ， 브뤼샌애사 연련 NATO제 국의 폐의는 73년 1월 딴까지 MBFR

회담을 열 것플 쏘건으로， 72년 11 월 의 유칩안보협력준비회와 새최에 동의

했다. MBFR온 미국이 CSCE의 성공으로 NATO가 해체펼 경우의 때안찰 제

안한 것으로 소련과 미 콰이 각각 서 로의 의 견요· 좁혀 CSCE와 MBFR이 그 IR

습잘 갖추게 된 것이다 1 5 ) 이로써 CSCE의 준비회담은 1972년 9월 헬성커에

서， 군촉회담은 1973년 1월 Wien에 서 각각 떨기보 합의했다.삐

그런데 이와같은 소련의 CSCE와 미 놔의 MBFR에 대한 상호집급은 서목 브

란트 수상의 동빙정책에 힘입은 llt 크따. 브란 10 수상은 1969년 11월 25 일 폴란

드에게 「오t:]‘나이세」 국경문셰이l 대한 회담개최듬 재의했고， 끈E 같은해 11 월

14) 놔제운제연구 소 방위연감. 1~)90…1991. p.435.

15) Harold R\ISsel, The Hdsinki Declaration: Brobingnag or Lillopu t?, in AjJr . Vo l. 70. 1976. P

244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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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에 조언함으로써 1 ? )， 소련파 동구의 서독에 때한 핵공포증을 해

소시켜 쭈고， 이풀 겨l 기 로 독 • 소 볼가침조약(1970 . 8 . 1 2 )， 복 · 폴란드불가침

쪼약(1970. 1 2 . 7 )융 거쳐 1~ ) 1972년 12월 12일 동서독기본조약올 체결했다 1 9 ) 특

히 「브함묘」수상의 동방정책 좋에는 동서복이 함께 CSCE와 UN에 참가하는

계획이 촬어 있었다.

(2 ) 헬싱꺼션언과 이후의 CSCE의 진행추이

가. 헬싱키선언

1972년 9월 ， 헬싱키에서 첫 회담올 시작으로， 헬싱키 선언 ( 1 975 ‘ 9 )이 있기

까지는 장장 3년 이 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1975년 CSCE에 대한 최종법안을

마련하는 파정에 이료기까지 소련외 기본적언 목적은 부푼적으로 생취되었다.

소련과 동유럽팍가들의 판심은 자본과 기술이전융 포함한 동서간의 경제교휴

의 확때와 증진을 CSCE의 조항에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때 소련의 1970

년대 이래 악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척 위 71 ~국변올 라개하기 위해 서유럽국가

들과의 협력과 유럽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꾼비통제를 위한 중요한 메카니춤으

로 CSCE를 간주했다 20 1 한편 이에 대한 미국의 반웅은 매우 신중했다. 미국은

소련의 의도가 유협의 중랩화와 자신의 영향력 약화에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

이다 21 1

그러나 시갔이 지나는 동안 CSCE에 대한 똥서의 입장온 점차 바뀌었따. 소

련은 CSCE에 대해 초기의 적극적인 엽장에서 소극적으보 변해 CSCE와 정기

적 재겹포회띄릅 당가와 하지 않았다. 그 반면 서방츰은 종전파 팔려 CSCE회

의를 지지하고 냐섰다 22 1 왜냐하변， 회와릅 진행시켜나가논 과정에서 서방측이

17) Chronic der Deutschen , chronic Verlag , Dortmund , 1983. p. 1044

18) ibid ‘ p. 1049

19) ibid ‘ p. 1060

20) Karl E. Birnbaum and Tngo Peters , op. cit .. p. 307

21) 김성주， 1990년 대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견쟁과 대용방향， 국세문제조사 연구소， 정잭열군 똥권

3, 1990. p. 350

22) Berndt von Staden , Von Madrid nach wien , Der KSZE-ProzeB , in: Aussen Politik (1986), 37 ‘

Jahrgang 1986 ,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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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E블 효파적으보 활용， 독일 문제 및 유럽 안보에 대해 형식적이지만 몇몇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소련불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올 가졌

고 소련측에서는 소련이 원하는 조항올 위해서 서구가 원하는 바릎 블어줄 정

우 내부적으로 띨레마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2:< 1

CSCE는 1972년 9월부더 1975년 9월 최종갚사 합의까지 3년동안의 주요의제

블 크게 4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첫째， 유럽안보에 관한 제문제( 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in Europe) , 둘째， 경제， 파학， 기술， 환경 분야에서의 협

력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 of Sience and Technology and of

the Environmen t) 셋째 , 人道 및 기 라 분야에 관한 협 력 (Coor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 , 넷 째 , 회 의 겹과의 실 행 에 때 한 겪 로조치

(Follow-up to the conference)로 구성 되 었다.

°1 상의 4대부분에 서 소련은 유럽의 현상고착파 국경불가침을 정한 제 1부와

정제교류륜 다룬 채 2 부·에 홍·미가 있었다. 반면 서방측은 제 1 부의 내용중 인

권존줌파 자결원칙， 저11 3부의 인 IE적 협 력 내용에 중점윤 둔· 상호교류에 역 점

윌· 두었다.소랜유 애시랭-초 CSCE의 의사일정이나 최종결의 선언에서 인권에

비풍이 부·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세 1부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

의 원칙과 人道的 iJl.류협벽에 판한 제 3 부의 서방측과 소떤휴의 해석차이는 상

호접근이 어렵고， 불가능하기도 했냐. 소련은 제 3 부릅 「트품이복마J， r판도

라의 상자」라고까지 비난하변서 양보를 거젤하였으나 소련이 원하는 바를 위해

서 할 수 없이 양보하고 만았다‘ :~ 1 )

쪽， 소련온 2부할 통-해서 사방의 자본과 기솔음 가지고 자기룹의 정제적 난

판을 낙복하기 위해 판 관섞잘 갖고 있었다. 더구나 1955년 이미 서묵과 상호경

제적 협력에서 좋은 성과플 거문· 겸힘을 갖고 있었따. 특-허 소련은 서방으보부

터 최혜국 득혜룹 보정-받으려 }L 안간힘올 썼다‘ 2S l 또한 소련‘은 제 1부에서 「국

2:, ) [enan G. John , The Helsinki-Belgrade Connection ‘ in: IηteπatwnαI Reαlαfloηs ‘ Novern her 1977 ,

Vo l. 5. p. 140

24) [euan G, John. ibid. p. 147

25) G ，、offrey Edwards , The Conferenc.e On Sccurity and Coopcration in Europe After Ten Years ‘

in; I ntemat;onαI Relations , Vol 때， No. 4.November I985.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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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가침」과 「자결권의 얀정」 문제에 가장 선경전을 벌였다. 소련은 이번

CSCE를 똥해서 2차때 전 이후 그들이 옆은 성과， 쪽， 동꾸권의 사회주의체제

와 그플의 국경， 그려고 두개의 독일을 인정받으려 했떤 것이다. 그러냐 소련

의 의모는 미래의 통일올 꿈꾸는 서목의 의사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래서 서

독온 국경의 평화푼운 변정융 가져올 수 있다는 분구름 생 I생서에 넣올 첫을 주

장했다. 다른 서방국가붉도 서폭의 이러한 태끊어l 상당히 풍정적이었다. 소련

은 이러한 분구가 국경볼가침원칙안에 삽업되는 것을 한사코 반때했으나， 결국

「참가국블은 그룹의 국경이 협약과 평화적 수판에 의해 국제법에 일치하는 껑

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읍· 고려한다」는 문꾸릎 넣는데 동의하고 발았다 26 )

비룩 꽉경 변경을 위해서는 협약， 평화적 수딴， 국제법이라는 3가지 조건을 갖

추어야 하기 때분에 국정변겸이 사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서팍포 인정하고 있

지만， 이 문구의 삽입올 위해 서독온 최선의 노력올 1斗했다 ;~7) 또 서방국가들은

이 불가침원칙과 국경의 평화적 변정간의 균형을 맞추고， 소련이 불가침원칙을

CSCE를 가장 중요한 성파로 꼽는 것올 예방하기 위해 이 명제의 모든 원칙은

똑갈이 중요하다는 마지막 문구륜 텃붙였다.갱)

自決원칙의 인정 또한 서독에게는 통서독 통엘외 길올 열어놓올 수 있는 펼수

불가결한 워척이었다. 또한 이는 민쪽 자결의 원칙올 봉일원칙으로 하는 서꼭

기본권의 전문띄 구체적 인정을 의미한다 29 ) 소련은 전통적으로 자결권이 식띤

지 국민들이 그끌의 독립올 쟁취하기 위해 행사했떤 권려라는 점융 블어 이 원

칙의 삽입올 반때했다.=t리고 이 웬착올 잘못 적용하면 소랜과 같은 이민쪽으

로 이푸어진 연방국가뜰의 소수민족들이 이 자결권을 합볍적으로 이용， 결국

연방국가외 해체활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찌) 그러므로 이 원척은 서

똑， 소련 등 관련국가블간의 어려운 협상끝에 국가를의 領土휩權과 관련된 국

26) H,Russel, 0 1'. cit. , p. 252 ‘

27) ibid. p. 25 :1

28) ibid.

29) ibid.

30) II.Russe l. op. "i t. , p.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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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올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펀다는 점을 완팍어법을- 사용 삽입되

었다. 이떠한 제 1부의 내용이 소련이 요구하는 현상 고착화블 받아들였기 때

분에， 일부학자들은 헬싱키 선언을 소련의 일방적언 승cl라고 혹평했다. 그러

냐 서방측온 이러한 혹평에도 원·구히고 「사상， 양심， 종교， 선념의 자유의 인

권존풍에 관한 원칙J도 삽입했음윌· 지직하JI， 。l 릅- 봉한 자유화의 바람이 언젠

가 사회주의사회에 부지봅식간에 파고둡 것이라찬 희망올 걸었다 3 1 1

한편 서녹은 소련이 원하는 갱자l 적 요구를 가능한한 수용휘으효써 이를 통해

동판과의 경제적 뜩혜 부여름 반드시 인적 교류및 동독내의 얀권 보장과 연겨l

시켜 봉일쓸 향힌- 민족 동질성 회복을 다져냐갔다32 1 또한 서목은 세 3 부의 인도

적 분야에 주민의 인권보장읍 요구했다. 사설 팡녹은 CSCE의 국제적 약속때

문에 인권과 인석피I퓨어l 협쏘적으포 완화된 선속한 조치블 취해왔다. 이에 소

련은 앞에서도 작낀- 언급했던 바처럼 제 3 부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흘 가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협의해야만 했다. 그러녀- 이로 인해 다른 시·회체제를 가진 국가블

과 정상적앤 곽제판계를 유지하는 한편， 내무-적으로는 그갈의 사회 체제에 도

전하는 세력플올 예빙’하:II 무마해야 하는 델레마에 빠지게 꾀었다， 그래서 소

원은 1斗른 농구 동뱅국둡의 이탈환 막고， 결속올 다지기 위해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블 가능한 넓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블 봉해 서빙a과의 협력형태

및 범위월 제한하고 농구의 사회체계와 국가안보 및 안정을 개별적인 인권존중

이라는 수딴윷 사용한 변밀핸 유모라는 비판까지 가하였다.

이후 소련과 서 1상과의 의견치이는， 소랜의 CSCE애 대한 소녁적인 태도로

인해 번번히 개막 당입부터 폐회까지 홉 i찬을 벚었올 뿐 아니라 1983년까지 는

계속 난항이 계속되었으며， 한때는 무기한 연상이 결정되아 CSCE자처l 가 무산

되지 않올까 하는 위기도 있었다. 즉， 인권 조항들이 東西歐間어l 첨예한 대립

올 빚으밴서 십입되었기 때갚·에 인권쪼항을 좋간전문가모임 및 재검토회의에

서 二l 구체적 실현올 감러싸고， 계속 논의와 초점이 되었다. 또한 유협안보군

축회 의 의 개 최 와 선뢰 안전조성쪼 치 (CSBM : Conference and Security Build

31) Teuall G-John, op. ci t., Iχ 142

:\2) Geoffrey Edwards ‘ op. CI t., p.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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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Measures) 역시 1칸항외 운제요소가 되기도 했다. 33 )

냐. CSCE의 진행추이

먼저， CSCE의 진전상황올 도식으로 정려해보기로 한다.

CSCE;훨興 :tfiltMBFR

中部~써{相요 1힘衝
IIiJ: ~H ''Ii'.앙(~빼 r-!/; JJ {!f"없 /CSCE

닷力어 IJ減 6용讓
(1973.7-75.8 헬싱키 빛 제네바MBFR

1973‘ 10-89.2비엔나
헬성 71最終 k.홉 ( 1975 . 8)

第 1 1 i'i 1 CSCE 再檢討會훌

(1977. 8~ 78.3 베ξ二4라드)

’
第2 l므J CSCE再檢찌짧옳
(1980.11-83.9 마드리드) •---
CDE의 !왜(崔를 決'ri;

歐洲軍縮會옳 (CDE)
(1984 1~86. 9 스육훌폼)
스톡흩릅般終合훌文홈採揮

i힘常兵力빼減會짧

올 위한 懶備J타혔

(1987.2-88.12 비엔나)

第3回 CSCEI션檢찌會議

(1986.11-89. 1 비앤나)
짧終合릎:i(홈Nt훌

F./1 흉 · 最終宜를

1989.2.2

템쨌 • 安1:훌 II'H홉뾰에 판한
歐I~U훨?양戰 }J 會淡 (CFE)

會談 CSBM
1989.3. 9~ 비엔나) (1989‘ 3.9- 벼앤나)

J I

33) I"uan G.]ohn , op. "it , p,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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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좋 다시 圖或化하변 다음과 갈은 구도를 가지고 였다.

생치적 네탕!:~~ --•- ，만사적 데방.!i

*NATO측은 ~ii[ 섭 제 얀 초기 상호균헝탱력간축( Mu tu e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

MBFR)의 용어블 사용하였으나WTO측에 서 는 i챙 딱 빛 듀l 비 91 상호감축( Mutu a l Reduction of

Force, and Armaments in ell rope) 간 용이 -:;- 사 용하였다. 이 후 lι 섭 파정에 사 쩌뽕확정 원 명 쟁은

「강멈구주에 있어사 병넥， 서비의 상 Rι 간축에 판찬 세3""':치 J (Mutual 1<educt ion of For"''' and

Armamments and associated measures in central europe: M1<FA)이 나‘ MBI'R 이 란 ‘용어 는

1973년 10원까지 사용되었녀， 따라서 정 식 l영 칭은 MRFA :'i'_ 해야 할 것이다.

* 자료 ‘ 山4>:Ji\X짱 ， 東 V니그 1" 7 서 σ)꽃金保|앓 ， 7 짖 ν f ε

戰略的m표依存， mlJ:jf存σ)理論 c J!i實 ， iJ·信쏠， 1990

위띄 도식에서 ‘볼 수 었는 갓처럼 CSCE라는 정 치 적 데탱트가 되조하는 경

향올 보이변 SALT회 담이 나 MRFA의 정체 혹은 추진통견이라는 꾼사적 데탕

트와 퇴조기가 왔다. 이후의 CSCE회 담의 추이힐- 보면， SALT I 의 회담이

난항올 보였떤 1977년 5원원 정 짐으보 한 포판적 더l 탕든외 하강화에 따라서

1980년 중반까지 CSCE회 담도 지지부전했다는 짐이다. 특히 CSBM에 판해서

는 1982년 11원 까지 휴회룹 한 정도표 심각한 위기룹 빚게 되었다. 애시당초，

(~S(~l~는 MRPA(혹은. MBFk)와는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였으

나， CSCE회 담펴 군촉문제는 분리펼 수 없는 사안이었고 유럽의 안보와 직결

되는 분제이기도 하였띤 것이다‘ 이후 CSCE에 서 의 군축갚제는 1986년 11월에

비엔나에서 개최펀 제 3 회 유립안전보상회의( CSCE )에서 비로소 협의되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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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고 1989변 1원 1 일 에 이므러서야 최종푼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좁문서의 합의에 따라 유럽에 있어서의 통상전핵에 관한 군비판려，

군촉회답은 CSCE 의 테두려 안에서 유럽똥상전력회답 (Negotiation on can

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과 ‘신뢰， 안전 조성쪼치에 판한 회담’

(CSBM) 두 가지보 나누어 1989년 3월 9일부터 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73년부터 15년간에 걸친 MRFA는 CFE에 흡수되었다.

CFE는 ]987년 2월 부· 려 MRFA회 닦과 별도르 유럽통·상전력삭감 가능성을

보의하기 위해 똥서간에 비공식 준비회의블· 갖기로 합의하고， 이어서 1986연

12월 1989년 l월 까 지 씨엔나에서 개최펀 제 3 회 CSCE겸 보회 의 는 1989년 3월

9일부터 23개 국이 찬가하는 유럽풍상전력회담 ( CFE )을 개시키로 하는 CSCE

최종분서에 합의함으보써 새로이 CFE가 개최되게 되었다. :<4 1 CFE의 구체적인

협쌍온 싸국 때표의 설부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은 CSCE외 상회 담에

서 견정된 NATO의 정책지침 및 소련의 지침이 이룹 좌우하고 있으며， 이한

NATO 및 WTO의 각각 회낚의 춤반집이 된다. 따라서 CSCE회 담의 진전속도

및 CSCE의 발전여부가 NATO의 성격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톡얼홍일과 CSCE

(1) 헬싱키 선언과 독일흉일

1975년 외 헬생커 인권 선언과정과 독·일통일과의 연관성올 잠깐 살펴보았다.

즉， CSCE란 독일띄 콩일윷 원치않는 소련이 제 2 차 세계때전이후 그쓸이 얻

은 성과， 즉 통구권의 사회주의체처l 와 두개의 녹일올 인정받기 위해 1954년부

려 꾸준히 추진해온 작품이다. 그러나， 목일은 이룹 액이용하여 독일 통일에

유려한 고지를 접하고자 노력해 왔다. 브한므외상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이 바로

그씻이뎌， 그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은 유럽외 평화유지 정책으로서 군사적 분

쟁올 제거하기 위해 군비제한올 통한 긴장완화， 집딴안전보장， 세력균형에 쭈

안점을 두고， 팡서간의 상호 무벽 3ξ기 와 현상유지에 때한 상호강륜중요로 유럽

34) 빙 위 연 감. 1990-1991. pp.4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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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요인에사회，농측파 서측의것이었다.안정음 유지하는안보처l 제 의

군비저l한의협력적인때결올군사?적lI}단샤바조약 11 구간의난거하여 나토와

협력의 강화로 유럽의 긴장잘 완화하는 것이 유럽안경제조처로 바꾸고 정치，

형성의 목표였따. ‘:)) 이것은 전유럽의 현상유지 보장정책이었다.집서보체제의

성공J프로 나~각료이사회는 1969년 12월. 애 “현외교정책의이러한 브란트의

안정이나~l’ ‘ L;>;-'1 0 1
Q ‘ 1 --, "1.，~유럽의독일문제 해걸없이되는핵이낀정의유럽에사

또한 197()년 8원 목 • 소 조약에서는 미 • 소불가능하다"J())라고 히 였뎌 .규정이

(1) 유럽의 편상윷 쏠발점으정책애노 브란!~의 외교노선이 나타나고 였다.

위한초치‘ζL
--, 1， ，~ :;:프유럽여러L-}라들의 평화적 관계의유럽정세의 정상화 및하여로

포기， (3) 현의한 위협파 무력행사의해견파 JiL랙 에(2 )분쟁의 평화석노력，

국경에서 영보보전을 무조건 존중하않고 현새의유랩의 전:강쟁을? 침범하지

내용이었다:>二l는 의부가

마찰이 있었지소련파의이 " ~ ? 1 까지헬싱키선언에서는 최종문서이l1975년 의

J? 떠 나이제의 폭란드와 똥복국정션파 두 독일국정선 승언반 유럽분딴 인정，

언뜻보기에는이픔으.파서 동 • 서 데탕브으l 쌍싱이 꾀었다.이라는 현상 고정에

분탄의 영구회릎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CSCE승인이녹일 국-경션의

는 “양독 관계에서 양독·일의 국내 성치 사정에 따라 심하게 진동할 수 있는 상호

역 할관 했냐. 38 ) CSCE는

준 1972년 기 본;죠약의 체 견에

관계듭 국·제적으보 조정하고 보장해주얀 디자간뜰의

미·소룹창설자체가동서팍간 정상·회의 검을 터

이룹몽서뜩은 선집3:1 생활권의 통-일을이보λ1적극 협조케한 계기가 됐으며，

있었다.
{‘

T

명실공히 생활공동체에서)e ft協定을 저l 걸 하여 ,그려고 1986년 5월 6 입 에 는

성과의 여파로 1987년 9월 꾀 학

문제에등 3가지이용에 관한 협정

이 문화협정의

원자력의 평화석

α
L

문화공동e체로 발전하였냐，

환경보호협정，기술협정，

:l~) Wichilfd Woyke H，αηdμ'orlerbuch JnlcrbηαllUη“ler Politik Oplandcn , 1977 ,1', 87

lI:l:l:l6) Hdga Haftendom (ed.) , Theoη‘c der Jnlernalioηall'η， IlQlitik , Hamburg , 1975 ‘ P

37) Fridrich Berber (ed.) , Volkιrreehι ι(;nTαrge ， Mun(‘hen 1973, PI' . :.\72-.373

38) Ekkchard Eιickhoff， 0 1'. cit. 1', 3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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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4가지 협청의 전문은 한결장이 CSCE의 정선에서

출발하고 있음올 r챙 문화 하고 있어， 동서목 교류에 있어서의 CSCE의 꽁헌올

말해준다. 동목은 CSCE의 회원국으로서 CSCE의 협정사항을 존속하기 위해

서목의 교휴제안에 협조하지 않올 수 없었다. 그 구체적 예로 1981 년 CSCE의

Madrid결의 까 있은후 통목은 그들 국민파 외국인 사이의 결혼식과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인정하는 법령을 즉시 공포했고， EE 최근 CSCE의 결외에 부용한 많

은 국내볍올 제정하였다 39 )

이와 같이 서독용 cseE를 통한 교류확대로 양목국민에게 민쪽의식올 고취

시컴으포써 민쪽자결의 원칙에 의해 평화적 국경션 변경올 하는 미래 통웹외

꿈올 커웠던 것이다.

(2) 파려현장파 똑일풍일

71 존 냉전구도에서 동서로 푼할원 독엘은 양블록의 접합점으로서 유럽쩡치

의 핵이었다. 복잡한 유럽문제의 전개과정을 룹여다보면 그봉안 유럽정치가 겪

은 열련와 변화는 독일문제에서 7) 언 한다 하랴만콤 쪽일문제는 유럽적 확성올

안고 있다. 무엿보다도 유럽의 중심부에 자려잡고 있는 독일의 지정학적， 전략

적 지위 때문에 독일통일문제가 독일민족 자신의 역사적 운t성을 결챙하는 民族

문제인 동시에 미 , 소 • 영 • 불 4때 전송국의 총체적 이해관계 및 유럽제국가블

의 문제와 직결되어 었는 國際분제라는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한 것은 덜려 알

려진 바와 같다. 즉， 이러한 독일흉일문제의 2중적 생끽때푼에 목일은 세계의

강대국의 이해는 물환 북일 주변국까의 이해룹 고려한 합려적이고 적절한 유럽

평화질서 터}두려 안에서 自決에 입각한 웬려률 설현하는 걸올 찾아야 한다죠?

과제에 직변해 있었다.

이때， 쪽일에게 비친 한가딱 서광온 바로 고르바효프의 선사고 ( new

thinking) 였다. 고갔H}효프는 소련옳 현때적 국가로 개혁하기 위한 「페레스프

로이카」정책을 생공사카기 위해 시?력옳 다하고 있는떼， 더욱이 소련의 개혁정

39) Informationen, BIB (Hrsg.)‘ Nr‘ 24. 23. 12. 1988. p. 3

lnformationen , BIB (Hrsg.), Nr, 7,14.4. 1989.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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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실협력이대국외경제적세계적인서복과 같유성공하기 위해서는치흘

소련의소련의 정제개혁올 위해서는 절대적 o로 필요한 젓이발해했다. 따시

국민경제에 때한 막때한 지원， 예룹 뜰변 서빙식 경제의 산업7-] 삭 ( know how)

고르바효프 대통령소련의펠요했다.과 산업을 새캔하기 위한 막대한 자끔이

판 이련 경제 적인 문제릎 동서목 국민들송이 연망하고 었는 정치적 분제， 다시 말

해 분단된 동서독，외 봉일올 협력하여 주는 뱃가로 서독으로부터 경제작 원조릅

받7-r는 것 이 다 40 1

예룹 들변， (1) 1990년 2월 12입 서독 혈 수상파 소랜 「고j프바효프」대풍팽간

보덴 이익블， 예컨대에단 그동안 소랜이 동독과의 놔서1 무역 을 봉하여 소렌이

즉 소변이 동목을 통50 니1 7-1 60억 단려 에 달하는 교역의 총액파 경제 적인 득혜，

하여 수입하던 서방의 산업적인 지식 등을 서독이 보성해 주기갚 비밀회담에서

도익보인여11 ~~도£ .)μ 려 二1
--, c. 0 "c.’ ’ () -1 ---L• L 1.!....

합외 블 보았으며 1 1 ) (2) 1990년 5월 5일 에 는 서 목이

쑤기즉 l 억 8천 만 달러릎 부담해유지 내지는 첼수줍1 ’l로써 연간 3억 마르드i ，

로 합의를 보았으.며m (3)HJ90년 7월 15일 에 는- 서독 콜수상이 소련 jt르바죠프

그때 가장풍의 초청으보 소렌올 빙문하여 양국 정상회단을 개최하게 표l 었다.

요한 안건은 소련이 그띠l까지 반때릅 하고 있던 똥입원 녹·잎이 나토회워국으로

시장 경제룹이 원직도 3: 렌 이 경제개혁，것이라는 원칙이었는en .낚아 있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전때보 펠요한 지급결 λ서 폭 정부가 차관형삭으토제공한다

소랜이 서폭으포부떠 제공을 받소랜이 양보블 하게 되었으며，는 조건하에서

잣이라는 것이다.마르크기 펼니l 지 는: :)00억총액은 250억게될 정세차판의

꽉일의 통일올하여남4、 혀 O 컨
~. _.-요구성이서독과 소련의 정세 석이와같은

묵인케 하는 결과룹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폭일통·일을 보상한 것은 아

니다. 국제사회의 첨예한 이익 패립속에서 국제사회의 승인없이 통일은 불가능

바로은것한
oERA

Y
-
-에’크

」
통일의목일국제사회에서s:.소련이

역할이다.

하기 때문이다.

CSCE에 서 의

40) 꺼윤수， 동서꼭 뚱 t닙 파 성 어l 서 ~.1':'정￥! 혀안눈제 및 <>11 겸 섣 배 ， 표원월합연二1'"자료집， 1990, p.95.

41) Der Spit‘gcl(Hambrug) , 1990.2.19.

42) ibid, 1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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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SCE의 개최플， 강혁하게 주장한 것온 고프바효프 소련때풍령이었다.

소련은 동유럽국가뜰파의 웅집력쓸 벌써 회와적인 시각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동맹판계에서 지금은 상호불신과 반목으로까지 발전휠 정후가 뚜

렷한 현 시점에서 CSCE는 소련을 서유렵에 연계시키는 훌륭한 기구라고 고표

바효프는 판단하였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유럽국가 나픔때포 유렵의 재부활을

꿈꾸어 왔다. 주지하다시펴， 미 · 소플 축요로 하는 블럭정치는 제 2 차 세계대

전 이래 세계 및 지역질서룹 규정하는 지렛때로 작용하여 왔따. 그러냐 1980년

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군사， 전딱적 측면에서 국제정치를 조명했던 시때가 서

서히 쇠퇴함올 의미했다. 정치 • 경제적인 상호 의존판계에 대한 국세적 비종이

접고하변서 미 • 소간의 ‘놔제적 때렵체제의 종식을 위한 노력들이 나라나기 시

작했따. 특히 1970년때 이래 미국이 경제력에 도전하는 새포운 경쟁국물 ( EC국

가， 일본등)의 등장온 미국의 상때적 지위약화와 다중심적인 힘의 분산올 예고

했다. 그러뜨보 여러한 국제적 조건의 호기룹 이용-， 구라파 제국가블도 설추된

유럽의 명에틀 되찾고자 유웹똥합운콩잘 활발히 별였다.

1]] 국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1990년 5월 31 일 워싱판에서 개최원 제 2 차 미

소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무기감촉협상 ( START )파 정체뭔 CFE회 의 룹 흉

해 감축찰 전체로 한 원척적 입장애 동의하였다. 그러나 부시대똥령은 미국내

일부 여룬의 진보적 비판에도 뿔구하고 소련의 대외정책변화가 NATO를 중심

요로 한 서방국가들의 콩맹을 균열시키는데 그 복적이 있다고 보았다. 측， 고

j르바효프의 ‘전유럽개녕’유 유럽의 非核化와 中立主義로 연견봐 1셔 미국이 구

촉해 놓은 우「랩에서의 군사， 정치적 동맹을 해체시웰 수도 있다늪 것이다.:<) 결

국 미국의 입장은 CSCE의 활성화가 유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블 가져오

고 소련띄 정치력올 강화시켜 미국외 이익이 도전올 받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뚱 CSCE에 때헨 zt국의 업장이 상이한 양태릅 보이고 있었던 와중에서

또 이활 가장 잘 활용한 국가가 바로 목일이었다. 어느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았다. 뜩일통일문제는 CSCE름 통한 ‘전유럽안보체제’의 제도화콜 위

해 매우 rJ] 묘한 사안이다. 유럽사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종뿐딴이 아니

43) 빈쪽언론·운동협의회， 말. 36호 ， 1986. 6.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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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막강한 정제력과 군사력을 지년 복일의 실체때분에 유럽의 국제정치환경과

독일통일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단 문제는 유럽 각국의 이해와 직겹되어 있

기 때문이다. 유협 한가운데에 막강한 경제랙의 독일이 다시 등장함으로써 유

럽의 세력균형올 깨뜨펼 수 있다는 숫조감도 그 원인이다. 프령·스 미테랑 때봉

령은 복일이 CSCE에 서 중심적 역한을 맏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유럽의 새질

서룹 찬미하는 화려한 개막연설을 뒤쿄한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판했다. 영국

의 때처총려도 복일통일은 3: 랜윤 비콧한 동구국가들의 민주화 파정이 끔만 후

에야 통일분제는· 협의가 가능히다는 입장올 개진하였뎌. 또한 EC중앙정부블

二r성 하는데 결코 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독일과 프광스가 EC에 서 주도적인

역할윤 수행하게 훤7.1 도 모룹 가능성읍 미려 봉쇄하였다 44 1

그러나 복일온 똥일되었다. 역사의 수순을 아무도 역뉴사컵 수는 없었다.

11
] • 소 · 영 • 프 분단 4개 놔은 꼭일똥일괴 관i첸하여 개념상으보 다븐 두· 측면을

고려해내야만 했다 NATO와 관랜 1원 안겐， 방위문제와 EC의 한세에 따른 정

치， 경제적 문세기 그것이다. 갚주일통일이 이‘E간이지면 총연구 7 천9백 만명 에 약

3 십5만7천km의 영보를 갖고 서독띄 자본괴 기술， 그리고 팡녹·의 숙련된 노팡

랙이 합한 사실상외 유쉽 최깅국이 되는 독일에 패한 불안음 느끼지 않읍 수

없는 것이다 4S ) 따라서 독일봉일올 쏘화시키기 위한 노구로서 CSCE가 나시

부생하게 되었다.

잔후 두개의 녹일 꿈이 사라진 프랑스는 뜩입올 정치적으파 유럽통합파 안보

측면에서 CSCE체 제 에 묶어두는 것이 유럽의 안정쏘건이고 군사적으보 역사

가 반복떨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새토운 CSCE릅 바랬냐. 영국 역사

독일풍일에 때옹으로 유럽안전보장잘 NATO골 격 내 에 서 유지하기를 바랬으며，

CSCE에 대하여 정치적 역할올 기대하였냐. 팡유럽국가툴븐 ~.늪의 경제 및

정치 개혁을 봉해 본래 유핍의 자리로 ‘색구귀하는데 필수조건으로서 새로운

CSCE를 원했다. 이에 P] 국은 3가지 의 안보체제블 가·정하였다. (1) CSCE에

봄일흡수， (2) 유럽 방워꽁 콩체 (EDC : European Defcncs Community)회 워놔

44) 정 ‘§ 견 , 판일 굉 입 과 새 ~운 유 넙 질서 , 국 셔l 문 'II , 1990.] 2. P‘ 46.

15) 성 용 견 , ihid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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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로서 의 독일， (3) NATO모벨의 발전이 그것이다. 46 ) 이 중에서 미국은 제 3

와 모웰을 선호하고 었다. CSCE에 폭열을 효파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불안하

고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EDC속에서 의 복일의 활동올 바라지 않는

유협제국블의 요구를 충족시꺼기 워해서는 NATO라는 다국적 플에 묶어무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콰은 CSCE라는 추상적 체제보다뉴 NATO체 제

룹 보완， 유지시키려 하였다.

이에 콜수상은 파꺼 헬싱커선언에서도 쪽일풍일월 위한 제조건창춤에

CSCE릅 십분활용하i씌 했떤 것처럼， 이번 파혀선언에 이르찬 과정에서도 독일

에게 유려한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CSCE에 목입통일의 위험을 전가하려 노

력하였다. NATO문제 플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때립하여 있을때 소원에게는 소

련에 때한 경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NATO에 대한 포기콜 얻어내었고 미국에

게는 복일이 유렵내외 일원으로 남겠다뉴 의지블 담은 「복입풍일최종조약」을

똥해서 문제의 핵선올 아직 그 워상이 잡히지 않은 CSCE보 이양시컨 것이따.

더구나， 미국은 소련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올 바꾸어야

만 했다. 베이커국무장관은 1990\녕 12월 프레스 룹랩에서 행한 연설에서 “냉전

이후 유럽내의 미국”에 패해서 언급했다. 그것은 NATO의 강화룹· 추구하변서

미국은 유랩의 세력으포 담원·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베이커는 다시 베를련에

서 “북미는 나보를 통하여 유럽파 최우선통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냐효의 새포

운 기능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포릅 춤심으로한 선대서양주의에 기반을 둔 새

보운 유럽에 관한 베이커의 꾸상은 나토플 민주국가들의 다목적 통맹으로 발전

시컨다는 것인데 유랩인블띄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7 )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적극적 공세에 때해서는 CFE조약의 중요생을 인석했고， 유렵에 대해

서는 페료시아만 위기에 때처하기 위한 유럽통맹국의 지지를 화보해야만 했다.

따라서 원하던 원치않던간에 NATO에 대한 채정렵융 위한 CSCE에 vfl 딸려 야

만 했다.

46) 백경낚. CSCE와 유입안보환겸의 띤화， 정희대학교 인뉴사회재캔연구~. CSCE에 관한 세띠

년. p.30.

47) 친 커트패트랙， 냉전의 시때를 닙어서， .:_~제정세. 1990.8. 봉권 제 1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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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한 각 나라의 입 상올 잘 고려하고 있떤 복일은 1990년 11원 의 'CSCE 파

퍼정상회담」에 커다란 기때블 갤였다. 실질적인 풍일을 이룬 독일이 주권을 완

전히 회복하기 워해서뉴 戰勝 4개 국 ( 미 , 영 · 붉 · 소)파 교섭하여 야뜰로부터

독일에 때힌 복변.한 제재쓸 좁언사커피 법적인 권려를 회획받아야 했다. 더구

니 주변국외 옥일통일에 대한 경제감틀을 친화시키기 위해서도 외교적으로 유

럽적규모띄 승인이라는 “축복”윌· 위한 교섭을 새시하였냐.

이에 콜수상은 1990년 CSCE이 잔에 있었텐 정상회낚의 때표연설에서 멘저

봉일에 때한 지원에 감사콜 표한 후， 독일의 역사와 그의 도의작， 정치적 책엮

읍 1二 끼 고 있음 을 강조했냐 τ려고 유럽의 평화적 전서우「지 요구에 맺춰 팍일

땅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경의 liι변 경 파 뎌불어 송인

을， 그리고 군비판리와 갑축에 있어서도 3-4년내 애 육 · 해 · 공꾼을 합해 37만

명띄 병력으로까지 감축한 것임을 약속하였따 1 K ) 이는 독일이 유럽이라는 블니l

에서 안정세력으보 기능할 것임올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봄일의 l성 력 문제 에

때한 공식적인 해견 및 「때립좋언」이라는 정치적 떼탕끈의 구체적인 군비판col

조치를 위해서 CSCE수뇌 회 담 이전에 CSCE협 정 이 먼저 선행되었던 것이뎌.

그래서 1990년 11월 19일 유럽안보협력회띄( CSCE) 정상회담 시l 막에 앞서 나

토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무력불사용 공동선언올 비봇 독일권 병벅규 E[에 판

한 독·일 정부선인， 해군작전기 규제에 패한 선언， 병력에 관한 협정 찬가국 뚱

의 선언 똥이 채택되었뎌 . μJ )

1990년 1]월 21 일 폐막에 앞서 CSCE :14개 국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볼인 선유

럽올 위한 “파려헌장”이 성식조언되었뎌. 여기에서 복일은 공식적인 “촉복”을

딴올 수 있었다. 헌장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다‘ “우려논c CSCE의 원칙과

우방파의 완전한 협조아래 이푸어진 꼭일통L일윷 촌:. ，/껑과 만족하는- 마음으보 환

영한뎌. 딴일 꼭일국·가수립온 안전， 평화， 협팩에 대한 책임에 입각， 추진되고

있는 빈주적으로 통·합펜 유럽의 정의룹고 영구적인 짚서구축에 기여할 것

이다" 걸국 녹일의 외교작 승리요， 이로써 팍일욕 국제적인 축복까지 얻어낸

48) 桂 誠， ibid , p. :l:l.

49) 한겨페신운， 1990.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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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천한 통일올 이룩활 수 있었따.

3. 복일풍일파 CSCE의 미래

CSCE는 앞에서또 매차 강조했지만 “예측불가능의 모형”이벼 “미지와 목적

지를 향한 여행 " 01다. ',0 ) CSCE의 현새 位相은， 향후의 유럽건설올 한 채의 가

옥으로 비유한다변 안전을 유지해 주는 기풍은 아직 NATO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CSCE의 안보기능은 정치적인 젓에 불과하고 실철적인 균사

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NATO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따. 눈， 비를 막

아주는 지봉에 해당하는 것이 EC이 다. 진창에 빠진 소련파 동유랩 국가룹에게

EC는 구원의 기반윤 마련해야 할 것이다. NATO와 EC의 존속워에 새로 단 간

판에 해당하는 것이 CSCE이 다. 이 간판에늪 「파려헌장」이싼 이념이 쓰여져

있다. 5l J 이러한 CSCE의 기능옳 통일에 효율적으로 사용한 독일의 지혜가 분

단국인 한국에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他山zh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본다.

그러면 새롭게 태롱하는 유램의 모습올 띠국의 업장， 동서의 경제격차， 그려

고 파리헌장의 세가지 판점에서 분석하여 보기풍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CSCE가 NATO름 때선한 안전보장기구로 되는 것읍 계속 반대할 것이다.

「부시」미때봉령은 파리현장 조언 직후의 연섬에서 CSCE의 쩍활은 동유럽의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고 강쪼했다. 그렇지만 통유럽의 민주화룹 촉진시킬 경제

원조가 현재의 미국요로서는 부담스렵다. 긴급식량과 물자원초콸 애컬한 「고

끈바효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부시는 원조문제를 간단히 때답할 수 없었다.

한편， 군·사적 긴장을 상실한 미국과 서유랩 국가간의 이익대렵이 표면화되고

았I까. 판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우루과이라운드 ( DR ) 협상하에

50) 하종일， 유핍팡합의 정치와 정세， 정희대학교 인뷰사회재건연구원， 서구풍합의 정치와 경제，

1990.3. p.l1.

51) 이창훈， CSCE와 동아시아. CSCE에 판한 셰미나， p.45. 경희때학고l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

국유럽연구협회， 1991.6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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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과 EC간에 농업보조급 4，F제릅 두고 공1상이 치열한 것은 널리 알려진 비?

와 같다‘ CSCE 파려회띄에서는 미국， 캐냐뎌，

양 선언」모 동시에 조인펠 것이뎌‘ 당초의 약속파는 달려 합의딴표에 머물렀으

며 조언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향후. nl 권파 우「럽국가간에 때때로 정치， 경제

적 긴장이 야기헬지라도끈본적인 대견은 없을 것R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유

랩건설」윤 위해서 미싹의 존재가 지금처럼 펼요한 띠}노 E불가 때문이다. 유럽

수둔 미군의 감소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유립에서 전반식인 °1 콰의 힘이 단

시간에 약화되리라고는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위기룹 하푸 빨퍼

씀결시키고 새문운 유럽안보와 u1 . 유 럽관계 ‘규축에

것이다.

적 :f적인 역할원· 낚당할

다음으로 동서의 經濟격차에 미1 해 살펴보자. CSCE 이블째언 20일 콩유럽국

가블의 성상갈은 암을 다투어 경제윈조둡 호소했다‘ 그간1나 이에 때한 「블로

금이 갈 것」이파고 발언했다.

5.J EC위 원 상의 연섣건~. }in 브 시 아반 위기에 관련한 통서에너지 교류외 관려룹

저l 칭 한 것 이외에는 二]L 체 석언 낳유랩 ><1 원 책 이 나 동유럽국가블외 EC가입 가능

생에 대해서는 발언올 회파하였냐.

CSCE룹 풍하여 유럽의 화해 완성윌1 기대했댄 팡유럽놔가판온서유랩의 겸

제협떤이 미진한 것에 불만윷 토보했냐 I마조비에츠키」 전 플란드 수상온 「유

랩이 A납 유럽(서유럽)과B급 유럽(동유럽)으보분만띈따면 새집서의 안정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새유쉽의 기초호 한다고 선언

한 「파려현장」은 사유새산서11， 기임활동의 지유， 시장정세 도입을 펼요조건으

5:- 하1셔 동유럽과의 경제‘협떤 일정유 밝힌 감l-j 4월의 「경제협렉에 판한 본

(Bonn)회 의 문서 」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봉일녹일띄 열부가 뭔 구동·팍올 제

외한다변 동유럽은 이같은 펠 Jt 5~ 깐 탄성의 대전제가 꾀는 통화의 태환성 실험

여부부·더 견힘룹에 길c-l고 말 것이다.

EE, 경제관계 법‘블원 폐지하거나 바꾸뉴 펴정에서 불공평의 확때와 사회보장

의 축소든 볼가펴할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로 고양된 국민의식에 오히려

역행펠 것이다. 민족문제와 함께 ]하서외 경제격차는 「유랩건설」황 위한 최대의

장이l 임 에 블펌없다. ‘ ]L도도 9.1
。--，-이 부홍올 최우션 과제로 하는 복일을 위시하여 서

방측이 소련과 동유럽에 줍 수 있는 원조의 자완이 무진정하게 있는 것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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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앉으로 얼마동안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원조외 생색올 낼 뿐이지

원조의 공평분배란 감히 상상합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52 )

「파려헌장」온 그 폐허에서 세워졌지만 너무모 성급하고 인위적인 출생전의

출생산고에 비교할 수 있다. 신생 파리 CSCE체제플 받쳐주는 이념을 서유럽와

사상과 문화룹 관통·하는 가치관에서 밖에 찾을 수 없수E 까닭온 서유럽의 가치

가 이제 유럽의 보면적 가치보.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급하고 앤위적인 출생

신고인 까밝에 군·사， 경제， 문화， 민족 동 각 방면에 :설쳐 복잡한 문제들올 포

함하고 였으나 중세 이래의 유럽은 하냐다라는 유렵인의 의식온 삼아있는 것

이다. 이 의식이 유립건설에 지혜플 발휘한다면 현실적 난판을 타개하는 어려

움올 회의적으포만 바라볼 수 없올 것이따.

ID. 아시아， 태펑양 공동체와 韓半島의 統一

80년대 세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따 . :iI료바효프의

불란만한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선사고 ( New Thinking) , 혁 명 적 인 동구권 국가

들의 빈주화 개혁， 그려고 동서똑의 통일 ... 이러한 평화로의 움직엄온 한반표

에 희망파 더불어 “그러면 우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윷 번지게 하

였다. 유잎하게 분딴원 국가로 남아 았으며 아직도 냉전적， 군사적 때치상태에

낚아 있는 한반도룹 어떻게 똥일시킬 수 있는가? 유럽에서의 평화체제 정착과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 CFE )파 판련하여 미국무부의 솔로몬 똥아시아 태

평양 담당 차판보늪 다음 차례찬 한반도플 포함한 아시아가 군축의 대상이 헬

것이라고 내다봤따 5 :11 특히 그는 미， 일， 줍， 소 한반도 주변 강때국플의 대렵

이 해소패가고 있고 한 • 소 수교， 한 • 좋 관계개선， 일 • 북한간의 교섭이 진행

펴어 건장완화의 조침이 두드러지고 소련은 이미 아시아에 새로운 안보구상융

제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아시아에도 유럽파 갈온 공동체룹 결생할

52) 이창훈， CSCE와 동아시아. op. ci t. pp. 45~46.

53) t흉 H혔Ii閒. 199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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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창훈， CSCE와 동아시아. op. ci t. pp. 45~46.

53) t흉 H혔Ii閒. 199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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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_1- 공통세룹 통해서 안보 및 군축 더 나아가 한반도의 봉멸을 향한

일보는 내딛찰 수 있는가?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형태로 사싶상의 군비 똥제가 진행되고 있었요벼 경제

협력체가 결성되어 왔다. 아시아 · 태평양 경세협력은 1960년때부터 태평양경

제 협의회 (PREe ), 태평 양무역개 반회의 (PAFTAD) , 태 평 양경 제 협 벽회의

(PECC) 동 민간치?원의 협의제가 결성되어 있다. 최끈에 지급까지 민간차원에

서 추진되어 Fr 협의구Eξ둡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알고 있다. 꾼비통저1만 보더라도 중놔은 1980년때 후반에 1백 만와

병력융 감축한 lI} 있다. 소련 또한 f동에 있는 병력줍 20만이 감축중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덧붙여사 소련븐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굽함을 몇년전의

최전성기의 숫자로부터 20% 이 상을 줍이겠다는 선언올 하였다. 또한 소랜은 베

드남과 몽고로부터 군때쉴· 철수하고 있다. 베트낚은 1989년 9월 캄보디아로부

[，1 의 군때둡 철수하였 II 첼수시킨 부대의 때부분을 해체시키고 았다 ~4 ) 이와

같이 신데탕트의 불결속에서 이-시아에서는 유립에서 합의된 어]二 것보다도 실

제적?] 군비축소가 비꽁삭 또는 공식 석언 협정아래 진행꾀고 있뎌‘ 이러한 경

제협력체의 존재 1갖 군 III c장제 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볼구하고 똥·아시아 자체내

에서 실효성 있는 기구걸성의 움직임， 니아가 동아시아를 룹러싼 강대국간의

긴장구도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변

부적 특성과 다자간 세력균형 양태와 관련한 복잡한 4때 강국의 잔략차이에서

오는E 것이라고 할 수 있따.

소련은 ul . 일농맹이 주축으로 뭔-이 지역에서의 전략석 우위를· 유지하고

이 지역에서의 그틀의 훤동을 방해하기 위해 애쓰는 서방군사벽과 二l뜰이 때

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소편 관폭통블은 지역발전의 불안요소로서

한 • III • 엘 삼각군사협력 증대에 특별한 판심올 표명하고 었다 ~S )

54) 세텀드시견， 홍아시아 군 tl ] 텅 세 의 빌전， 국세정세， 1991. 1 원 호， 풍권 19회 ， p.146.

55) W. 원 리 프 ， 태평양농’동안y 에 내한 유법에서의 또 t:J은 사각， -:-1;· 지l 성 새 ， 1991. 5윌 호 ， 똥권 11

호， p.117.

0] 창훈 ， CSCE와 농아시아， 정쉰|대학피 언유사회재건연구웬， 한국유i섭협회， CSCE에 판한

셔I n] 냐，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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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은 이 지역에서외 군비경쟁이 자국의 전략태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판딴한다. 풍국은 특히 일본외 방위챙책이 1980년대 중반이래 이룩한 군비풍강

에 때해 비판적이다. 또한 중국으포서는 땅띤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변국가

모두와 화해적효로 안정된 관계릅 수랩해야만 한다 ~16 )

~t韓은 남한의 활렐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화에 도전받고 있다. 그룹은 남

한에서외 미꿈의 핵무기 및 풍상 군사력의 존재가 그블의 안보에 직접적 워협

잘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지역 일부국가의 안멘L개념에는 반꽁이라는

전풍적 편견과 목선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때까지 거술떠 올

라가는 지역적 갈등 빛 긴장상황과 밀접히 연관꾀어 았다.

美國은 이 지역 안보분제룹 대제로 세계전략과 대소 관계， 때외경제이익 및

동맹국뜰에 대한 공약 동의 한 측변에서 간주한다. 그뜰은 이 지역내 군사우위

를 펼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안보에 관한

어떠한 시도도 미국에게는 자국의 군사활동파 군사우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진다. 이갈은 미‘놔의 때도는 소련올 동아시아 국가를의 정치작 통반자의 지워

포 끌어 올렬 수 있는 어떠한 지역적 공동안보의 개념도 불신하는 것과 연계되

어 었다 ~)71

日本은 풍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능력이 二L블의 국가안보에 때한 주된

잠재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온 논려룹 끈간으로 하여 일본청부는

그쓸외 방위정책과 아울러 미국파의 군사협핵 및 부분적 통합을 국내적으로 정

당화한다. 일본은 종종 지역적 공동안보에 대한 제안둡을 二l플이 이 지역에서

의 경제통합과 정치적 협랙올 선도적으로 추구하는데 방해가 원다고 생각한다 ?8 )

이처렵 다양하고 복잡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차이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분제해결온 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진 관계

56) w. 웬리프， 앞으} 끌， pp. 1l8- 119.

프 i상소와 주와이요 (이창훈 번역)， 중국의 때외정책，. 탐구끄세즈문고 20, 탑구당， 1989 참초.

57) W. 월러 ~， 앞의 판， pp. 1l8 - 119. 이 창훈， 앞의 논운.

58) W. 월려프， p. 1l8. 이창훈， 암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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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이 간접적으로 동아시아에 영향올 주고 있다 ~9 ) 첫째， 꾼사문제의 중요.생

이 ;감소한 반면 經濟的 측면이 이 지역정서l의 전면으로 부상되고 있다. 즉，

중.• 소양국은 국내문제로 언하여 대외 생치와 군사적 공약을 감소시키면서 오

히려 외교적 유연성읍r i;:때 시 키 고 미， 일， 아사아신흥공업국그려고 ASEAN

국가탈과의 경제협력 관계애 판심윌 표명하고 였다. 불째로， 쟁치적 양극화와

대결구도에서 다극화와 유연한 4깅 간의 판계로 선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 대 후반에 뜰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농안보플 ;좋진시키단 적극적 발

전이 열어났다. 게다기 111 . 소 관세는 더욱· 안정되고 예폭 가능한 것이 되

었다. 류8"1 1989년 5월 의 중소관계 정상화는· 지역안보의 안정화룹· 향한 한란계

진전으로 널려 인정되고 였다 60 )

rJ] • 소， 중 • 일 관계의 친전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수단이 과거처럽 정치

적 o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합의블 S-='.출해 낼 수 있올 것이다. 강대국들은

엄칭난 비용이 'C 관 군사랙월， 룹해 자신둡의 지역적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것

이 불훤요하거나 어쩌밴 역효과칠· 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게 펼 것이디‘ 이

렇게 되면 쉰비축소나 다펀 형패의 꾼사직 안보 또는 선펴二，L촉에 때한 관선이

증때펠 것이다.

π려 면 ， 본 정에셔는 아시아， 피l 평 양지 역 꽁동 세 구상안의 역사적인 전개 및

그 기본구상을 검갚한 후， 각 나파에서 제안한 패평양공동체에 관한 몇개의 안

올 검토하면서 아시이 • 태평양:공동체 구상의 성객은 무엿이고 그 실현 가능성

은 어떠한가블 고찰해본따. 또한 이러한 태평양공동체의 가능성이 아시아 • 태

평양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장시에 한반도의 안_t.，l_ 및 똥일에는 어떤 호

과를 미치는·가·룹 알아보기화 한냐.

1. 아시아， 태 i탱 양 공용처l 구상의 연혁

오늘날외 아사아 · 태평양 지역협력기구 구상(야하 아 · 태기구 구상 혹은

59) 연랙셰이 아갚바‘도:IT_ t 한반도의 회 ι11 잔북아안보셔1 "11의 운제집피 션망， 국제정세， 1990.12월

호. 봉1'-[ 18:，후 ， pp.102-104 , 이 상훈， 앞의 :·E 문，

60) W. 월러표， 앞외 넌，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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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태기구로 약칭함)의 원류활 제 2 차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주창했떤 「大

東亞共榮」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으나 이는 지냐친

논려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혹자는 논의의 시발을 중심으로， 60\션 때

EC의 발쪽올 계기로 이루어진 태평양경제위원회 ( PBEC )와 태평양무역개발회

의 ( PAFTAD )에서 찾기도 한다. 전자는 財界 및 實業人의 모엽이고 후자는 경

제학자의 모임이다()I) 또한 주창자 차원의 “주창자”흘 연원으로 한다면， 태평

양협핵체가 유럽꽁동체처렴 아직 형성되지 못했고 유럽통합의 모체가 되었던

유랩석탄， 철강공통체의 창설자인 Robert Schuman1!} Jean Mannet처 램 뚜렷

한 인불을 태평양꽁똥처l 외 주창자라고 지청하기는 힘든 일이따. 따라서 본 장

에서는， 논의전개의 폭적에 맞게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세계사적인 인식올 함께

고려하변서 연원올 찾아야 한다고 본다.

=r런데 여기서， 잠깐 야 · 태기구구상의 연혁에 관한 논의에 앞서 그 논의 전

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경제협력논의와 방위협혁

빛 군촉에 관한 논의는 철저히 분려되어서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급까지

아시아에는 다방면의 기구가 결성되어 왔고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안보와 군

촉을 위한 이렇다할 기구체의 결성이 없었읍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앞에

서도 잠깐 언급한 바， 주변부적 성격과 더불어 이 지역에 미， 소， 중， 일 풍 소

워 세계 4대 강대 국들이 첨예한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복잡한 상호작

용관계활 유지하고 있다논 것이따. 이려한 이유로 방위문제는 첨예한 푼제일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논의는 항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장에서

는 경제적 협력기구에 때한 논의는 지면상 생딱하기로 한다. 왜냐하변 조 • 일

회담에서도 ‘핵사찰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착되려만츰 아시아의 협력문제논

군비축소푼체가 가장 핵을 이룬따고 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갚은

션상에서 논의혜어야 한다고 본다.

(l) 70년대 의 구상

아 • 태지역에서의 안보 및 군축푼제릎 위한 협의체 구상운 소련에 의해 처홉

61 ) 전창환， 아시아패 i쟁양지역협력의 현황과 그 한져I， 한국사회연구소， 원간농향， 91. 5월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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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가되었다. 소랜이 아시아集團安保體짧 IJ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은 1969

년 모.-'-크lJ}세계공산당대회에서와 브레즈네프의 연셜중 아시아에서도 집단안

보문제를 로의해 볼 별요가 있다는 짧은 성병에서였다. 소련의 이러한 제의는

위에서 말한 서구와의 데당긴 이외에도 70 1년 대 이 후 영국군의 수에즈이동지방

으로부·려의 천수로 생 I ] 찬 『힘의 공백상태』에 줌공의 진출가능생에 때한 억지

책이 기본이였다. 그려나 73년 이 후 인지반도애사 TIl 군 철수와 꽁산화에의 가능

과 더불어 똥낚아제국띄 친중국경향이 점차 뚜렛해지자， 소랜은 이러한 아시아

서l국의 친중국적 정향을 억제하기 워해서도 아시아집딴안보체제안올 적극화하

기 시작했다. 1975년 8월 27일 소련정부가판지 「이스베스차」는 『아시아안전보

장의제문서11 Jl란 제복에서 『유렵안받협력회의 ( CSCE )띄 최종문서에 나따난 제

원칙(헬싱키원칙)은 아시아에도 보편적이다』라고 하여 아시아집만안보체제의

훤요성질· 강조~l 였다.

이러한 아시아집단안보.몫에 입각한 소련의 야시아정책은 따음파 같은 세가

지 방향에 치중히끄 있었다. 즉， 첫째는 일 • 소판계의 개선쪽진으로 일본의 대

소이해를 아시아안보정책 생취의 좋대한 초식의 하나이다. 불째는· 인도와의 결

속깅화와 풍공세렉확때륜 {1 세 하는 빙파세파서의 역함이 아시아-집단안보구상

의 또 하나의 지주이미. 셋째로 아시아국가틀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파 안보와

겸제원조룹 통해 소련의 영향펴을 계속 확때하는 한편， 아시이의 안보치l제의

실현이 아시아의 안전파 발전올 위해 유·익하다는 것올 션전한다.

이러한 소련의 아시야집딴안보정책에 때해 미-놔은 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

하는떼는 중국과 김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미놔이 월남을 적화시키면서까지

데탕트라는 명분하에서 종공과 화해룹 했띤 것도 시·심상 소련윌·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뎌. 즉， 미국은 72년 상해공농성병에서나. 75년

10월 선태평양복트련에서 ;f: 련. 윷 반대하는 반패권주외에 동외하고 있을뿐 아

니라， 심;.1.]어는 숲레 전저 전미국방장관이 중꽉과 미국은 준동맹관세에 있다고

힐 정노토 니l 소억 제 면에 서 풍공과 공동보조플 취하고 있었냐.

일본 역시 소랜의 아시아침탄안보에 좋공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보 부정

적인 ERJE블 취하고 있었으며， 녀욱 이 집단안보판이 탐지하고 았는 현상팡겹정

책이l는 반때하고 있었냐. 폭， 일본은 2차패 션 후 빼앗낀 북방 4 새도서의 반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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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의 평화조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또한 소련의 강력한 반때에

도 일 • 중국 평화우호조약에 반패권조항외 삽입올 결정， 타결올 서두료떤 실정

이었다. 이처램 일본올 포함한 대부훈와 똥·담아정책은 물폼， 미국까지도 중공

의 반소정책의 상쟁인 반꽤권에는 일치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반웅에 때해 소련은 중공방문 뒤 발표훤 포드 미때통령의 신태평양독

트련을 아 · 태지역에서의 정치， 군사블헥의 조생이라고 비난하였으며， 또한

76년 7월 20일 「이스베스차」지에서도 미 • 일안보조약에 따라 성치훤 선방위협

의기판이 중국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었으며， 미 · 중국관계를 전제로 한미 • 일

안보협약기구라고 비평했다 62 ) 이려한 의미에서 소련의 아시아접단안보론은

서구에 있어서 헬싱키안보폰처럼 해결되기에는 많은 장애에 직면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2) 1980년때 의 구상

1986년 7월 블라며보스복에서 소련의 jl르바죠표배통령 에 의해 ‘아시아판

헬싱키회담’이 다시 주창되었다. 그는 소련도 ‘아시아태평양국가’라고 주장하

변서 헬싱키회담이 유랩에서 무력충똘의 가능생올 풀이고 안정올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읍을 전제하변서 소련이 ‘전아시아태평양안보’의 구성부분으

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올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발했다. 그려고 아시아태평양지

역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 지액의 모든 국가블 포팔하는 집단안보처l제를 구축

함으로써 달성펠 수 있다고 말했다. 6;l j 1988년 9월의 3-라스노야j코 드i연셜에서는

블라뎌보스복연설에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구춤방안올 새로

운 7개 항의 제안으로 반전시켰다. 나아가 1989년 5월의 북경연설을 통해서는

집딴안보체제의 펼요성 4 뎌붉어 그에 이갚는 ‘전아시아적 j과 정 ( All Asiatic

Processes)’ 을 제기하였따.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아직까지도 때화체계와

챙 기 적 인 다자간협와 기 구 ( The mechanism for multilaterial consultations)가

62) 유수남， 웰 성꺼회의 왜 소련의 아시이집단얀보정 책， 입법조사원보. 1977. I. pp.95-97.

63)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Asia A New Begining‘ Foreign Affairs. ’ 88/ 89.

Vo l.G8, No. I. pp.12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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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다고 천제하면서， 유렵의 협조와 지지하에 아시아의 모든 유관국가가노

력하여 문제해결올 위한 ‘전아시야적 파;생’올 S'.색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하

였다. °1 러 한 소련의 고j프바표프의 생샤은 1990년 9월 4일 괄라다보스톡에서의

“세바르드나제” 소랜외쌍의 “범아시아 포럽 ( Pan -As i an Forum)"으로서 구체

화되어 나왔다 64 )

소련의 제안온 당장 다양한 반응을 봅러 일으켰다. 그같은 제안의 결펴， 집

단안보와 협력에 판한 지역내 논쟁이 가연되었따. 소련외 제안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미국파 일본에 의해 나봐났다. 그를은 소련이 1975년 헬싱키에서의

CSCE구조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기계적으보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미 • 일의 이러한 입장온 천후 아 · 돼지역에서 거의 똑점적으로 향유해판

미 • 잎의 기듀권에 때한 소련의 또전으로 간주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주원인

이다.

사실 아시아 · 태팽양지역에서 소련의 새쿄운 평화공세는 중국을 미， 중， 일

「三角共調體制」로부·려 이탈시키고， 미국과외 안보문제협외와 일본과의 경제교

뷰중진올 통하여 rNATO외 통방지부J라고 할 수 있는 한， 미， 일 삼각안보 결

속을 약화시킴으로써 반소전션형성윷 저지하는데 었다. 이럴 경우 삼각공조체

세하에 안쑤하였단1 일본요- 대륙정책음 신중하게 All 조정 해 야하며 서태팽양지역

에서띄 군사비 부낚올 집어져야 한 입장이다. 미국 또한 소련의 적극적인 아시

아 • 태평양지역에의 평화정책 기반이 죠성되어 감에 따파 이 지역의 비핵지대

화， 평화지때화 구성， 핵무기 챙.거운동 등윤 소련이 측면지원 또는 주도함으로

써 역내의 우세한 미 Eif세랙은 약화펼 것이 지명하뎌 6 : ') )

이에 대한 업장을 국가별로 싼펴보면 다읍과 친·다. 美國은공식적으보븐 유

럽식 집딴안보협력체세룹이시아 · 태평양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사기상조라는이

64) FBSI(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crvice)-Soviet-90-172, Wednesday , ~. Sep.1990.

1'1'. 3 ‘ - 10.

6~) 김성주， 90년 대 소떤익 깨젠반~!~ 정책 션망피 니|정뱅향， 성책연 r' 1990.3호 ， '통권 100호 ， 국제

문세조사연구소， Pl"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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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반때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6 ) 특히 한반표와 캄보다아 뚱 지역분쟁파

일 • 소간의 영토문제 풍 지역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쌍태에서 소지역

(sub·regional) 딴워 의 협의가 좀더 현설적이라고 논평하였다. 그러냐 미국이

소련측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올 보이는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집딴안보협

력체제가 구체화휩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양자간 동

맹판계가 약화됨으로써 미국의 기뜩권이 침해당할 수 었다는 우려에서 연유

한다. 동시에 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콜 확.5l_하고 있는 미국오로서는 「범아시

아 포럼」이 설현펼 겸우 군축분워기또 고조되어 자국의 태평양 해군력이 약화

될 것윷 우려하지 않올 수 없는 것이다.

B*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I쩡하였늪더]，아시아·태평양지역은지정학적으로

나 사회， 분화작 배껑이 유럽과 상야하기 때문에 군축과 지역분쟁 동올 협의하

기 위한 특정기구흘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견상의 이유릎 내놓

았다. 그러나 실제 일본이 소련의 제안에 때해 반때하는 이유는 「범아시아적

포렴」을 일본의 팽창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견제하려논 외도로 파악하고 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세때국인 일본은 이에 상옹하는 국제정치적 역할의 종때

콜 보색하고 았으며 븐히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올 추구해 왔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소련읍 비롯하여 미국， 춤국 둥 세계강때국블이 참가하는

집딴안보체제가 수립펠 경우 자국와 영향랙이 상때적으로 위축휠 젓을 우려하

고 있다 67 ) 동시에 일본은 ‘북방 4개 섬 ’와 영보반환문제를 해절하여 일소평화

조약올 체결하는 것이 소련과의 판계개션을 위한 선결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제안에 때해서 일본이 부정적언 입장을 표명하였떤 것이다.::1.

려나， 이후 일본의 업장에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딴

사태 이후 일본내에서의 공농체 구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버롯된다.

중꽁은 이에 때해 공식적인 논평을 유보하였는더]， 이는 조심스려운 거부반웅·

(6) Richard H. Solomon, Asian Security in the 1990 : Intergration in Economics: Diversity in

Defense. (]990. 1O. 30. California Univ. 에 서 의 연설분 참조)

67) Edward J. Lincoln , Japan ’ 5 Role in Asia·Pacific. Cooperation: Dimensions , Prospects and

Problems , journ.al (“Norlheμt Asiaη Studies , Vo l. VII I. No.4, Winter ’89, I' p. 5-23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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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j료 간주휩 수 었다 68 } 중공이 선중한 반웅올 보이고 있는 이유는， 「범아시아

포럼」모 미 • 소의 주도 아래 아시아 패팽양의 지역분제플 해결하려하는 구태의

떤한 미 • 소의 세계 공동판려 계획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탈냉전시대콜 맞

아 미국파 소련띄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제정치에서도 다극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종국은~. n] . 소의 서l팩경쟁온 z1 속되 고 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애， 소련

이 제안한 범아시아 포럼이 중‘낙올 미 • 소의 ‘균축협상에 개입하게 강제함 o로

써 중국의 대미， 대소 판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힐 경우 중·국의 안보와 현대화계획에는 부정

적인 영향올 줍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경제협랙도 미 · 소의 주

도보다논 자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가렬 바라고 었다.

종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법아시아 포럼」의 설현 가능성에 때한 의문올 제

기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아시아 외상회의가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

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69 )

그러면 「아 • 때구상」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의미틀 갖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 해서 다읍 장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2. 아시아 · 태평양기구와 한반도

1988년 10월 유엔총회 연섭을 봉해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의 향구적

평화는 홍북아시아 지역의 대절 ;!L도라는· 특수성으로 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제블 떠나 생각합 수 없다" 7{) )는 현실인식얘 기초해서 sf북한 관계의 정상화

와 동북아지역의 평화 정 착을· 위해 미 · 소 • 중 • 일과 난북한이 참여하늪 ‘봉북

아 6자 평화협의회’릎 저l 안하였다. 이러한 구상욕 지난 91년 7월에 있었던 노

때통령의 미국방문에사도 제기꾀였으며. 7월에 의 이상옥 외;무장관의 풍남아시

68) Cuo Changlin, '1‘he New Intemational Environment and Northeast Asia. (KITS주최 세 19차 국

세 학술회의 발표판문， 서 옳. 1990.9. ;;-1. )

69) 한국일.1，1•. 1990. 9. 6.

70) 윈프， 제( 7. 8 호， 서울， 한깎외교협회. 1988.12, pp.ll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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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확때 외무장

판 회담참석의 의미 역시 아 • 태각료회의 상설기구화에 대한 각 국의 입장올

따진하는 것이었다 71 1

이처럼 현국에서 아 • 태구상에 희망을 거논 것에는 크게 푸가지로 요약될 수

었다. 첫째， CSCE와 독일똥엘에서 보여지는 바， 주변국 국가에 주는 시사접

이 그것이고 둘째는 이와 농임하게 한반도의 홍일여건 조성을 워해서 아 • 태구

상을 십분 활용할 수 있올 것이라는 기때때푼이다‘

따시발하면 첫째， CSCE가 아 · 때지역에 주한 시사점올 다음과 같이 정려할

수 있다. CD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펴구축 방안올 마련하

는 것온 평화블· 위한 기본전략이라 혈 젓이다. 72 )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경험언

CSCE는 뜸히 꾼사적 신뢰와 공개생올 꾸촉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집딴안

보를 딸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냐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해야 할 것

이다. 지역안보는 점점 더 불가분의 것이 혜고 있으벼， 이는 이익의 균형이라

는 원칙위에 공풍으로 수렵되어야 한다. 즉 모든 견해나 제안은 다블 판련자 모

두의 이익올 고려하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논의할 기회활 안고 있올때에만 생산

척이라는 것이다.

@ CSCE가 NATO와 EC외 존속위에 새로 판 간판에 불파할지라포 그 과정

에서 정치적 및 군사적 신뢰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도출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국제기구 또는 협의체모 아 • 태지역에서의 쌍무적 및 다변척 합

의의 도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시말하변 CSCE에 참석한 34개국 정

상블은 장래에 더욱 많은 화합올 가지게 훨 것이다. 1년에 두차례에 걸친 고위

급회담과 적어도 1년에 한 차려l외 외무장관회담， 2년에 한 차헤씩의 정상회담

윷 갖게 원다. 이러한 만남파 £외과정올 통하여 CSCE 참가국뜰윤 軍縮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理解 및 協力에 때한 폭넓온 합외률 도출해댈 껏이다. 이와 마

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상호간의 만남과 토의륜 똥해 상호이해와 합의를 이

루게 펼 것이고 이것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71) 한져페선분， J991.7.J9.

72) 씨셀바 복(박상섭 역 ) , 평화를 위 한 전략， 인간사량， 1991.p. J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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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CE가 구속력올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 앨종외 지역모입체인 협의체

라는 한계가 오히려 약소국가률로 하여금 독자적이고 자주척인 쩍활의 수행올

허략하여 지역안보에 대한 민주적 토씌블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또한 똥아

시아 지역의 특성상 사사적이라고 볼 수 았다.

일맥상롱하고 있으며，

뚜변째 이유로， 세바르드나제가 져l 안한 「범아시아 포랩」구상은 한반도의 긴

창완화와 평화정책에 긍정적얀 기여룹 할 껏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션 제안의

내용자체가 아시아 · 때평양 지역의 딸냉전화와 평화정착올 가속화하기 위하여

안보와 협력윷 워한 때화와 협상을 시작해 냐가자는 것이며 지역안보협력체제

와 추진과정도 단계적으보 개방적으로 때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데 부려가 없

기 때분에 한국으보서는 이룹 부정할 득별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till域|렘 협외

에 의한 평화정착이라는 춰지변에서 li; 때 똥령 의 ‘동북아 6자 평화회의’ 제안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블 구쭉하기 워해서는 유관국가간

와 협력이 펼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풍일 • 안보외교정책의 목표와 「볍아시

아 포험」제안온 부합하고 0]=
λJ.. L"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아시아 포럼」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주요의제

로 상정될 것은 자명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남복한띄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if

和定響을 워한 국제적 판심올 중대시키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러한 국제

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풍시에 지역내 국가간와 다각적인 교류와 협혁을 촉

진하눈 차원에서 북한올 개방으보 유도합 수 있올 것이며， 냐아가 이는 북한의

개혁을 앞땅길 수 있얀 좋유 계기가 행
끼t‘

T 었다，

북한의 사정옳 보아도， 사회주외 국가뜰 자체가 내부적인 콘 변혁 파정윷 걷

고 있고， 대외적으로 파감한 개방과 협벽올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이

예외적일 수 없었윷 젓이다. 이런 상황애서 복한에 직접적인 자극올 줍 것은

한 · 소판계의 정상화이다. 복한은 소련의 대한접끈에 필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려나 소련 자체가 탈냉전 세계의 꾸촉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국내 정제개

발 등 내부적인 개혁과 발잔에 필요핸 때외적 환;생활 조성하고 있는 이상 한 •

소판계의 진전흡 기:정사실로 반아들이지 않칠· 수 없게 되었 I斗. 소련의 세바르

드L-}제외상이 9원 초에 :영양을 l상문 한 것이나 ~l 후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을 방

문한 것은 변화하는 놔제관계의 현셀에 때한 북한 지노총의 인식에 좁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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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올 미친 계기가 되었올 것이다. 따라셔 북한 역사 개방음 워한 구실을 찾아야

만 하는 절박함에 직변해 있다. 그렌 사점에서 아 · 태기구는 좋은 창구역할올

할 것이다.

3. 아시아 · 태평양공동체가 냐가야 할 걸과 푼제챔

아 • 태지역에는 아직도 冷戰構遺가 자 21 잡 3.l 였다. 아 · 태지역에서의 더1 탕

효는 요원한 것인가? 최근 국제적인 긴장완화 추에에도 불구하고 일본，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비강화 움직입이 일고 있다. 캄보띠아로부려 베트남군의

쩔수가 진행핍에 따라 동남아지 역의 섭 치 ,1역으1 젠 킷1 객 긴장이 현격히 줍어블

고 었으나 동남아 국가연합에 속해 있는 이쓸 푹까탈은 특히 상때의 반군 게렬

라 움직임이 최근들어 속속 진정되자 치금부터는 대외 영향택 확때뜰 노려 군

사현때화에 국가적 노력올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다시말해 국제적 긴장해소

와 내우 종식올 통해 얻어진 「평화배당금」올 군비로 전용하고 있다 73 ) 이러한

현상은 3듀엣 올 의미하고 있단가? 소련과 중국은 국내둔셔l 해결이’ 선결이기 때

문에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수세를 취하고 았는 형편이며 오히펴 미 • 일 풍 선

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군비경쟁윷 억제하기 위해 데탕므흘 원하고 었다. 그려

면 적어도 문제의 수푼이 미 • 일로 좁혀진따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논 미

국파 일본외 방위 정책 및 η1 . 일 관계를 중섭으로 놈외뜰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는 세 계 5대 강국 종 미 • 소 • 종 · 일 뚱 4국이 접 하고 상호작용하는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남아있다. 유럽에서의 냉전종식올 한반도에

까지 외연시키기 위해서늪 한반도와 판련펀 기존의 가정과 공약뜰을 재검로하

고 평화구축의 새로운 경로블 구상해야 한다. 그려나， 미국의 공식푼건 빛 안

보정책의 주요 정책결정자뜰의 아 • 태지역에 안보정세분석파 대한 안보정책발

언 똥융 보.변 아 • 때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데땅트 이전외 정책과 크게 다

블 바 없다.

73) 조선일보. 1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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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장관의 의회보21 세 기 활 지향한 아 • 태지역의 전략적 블(체니첫째，

보자‘ H)1990.4. 1)을::iI ,

군사펙 현시 ( military있다 할지라도， 역때의소련의 위협이 감소되고비록

약한， 정 직한 줍재자 ( hones t broker) , 궁극적인presence) 가 지 역 석 ?t형 자의

것이따.수 밖에 없잡안보보중자 동으로서의 상대직언 중요성은 더욱 커질

동아시아 정책( 1:'-1 처 드 송로본 미국차관보의 USIA) 에 서 가진미국의둘째，

1990. 5. 20 )701회견，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와 지역안정의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주

한11]꾼의 존재목적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해 였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룹 확고히 공약하고 있고，

및 조정의 관건은 계획훤 속도로 계속휠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합의한국꾀와

미 · 입판계에는 두 가지 견이 있다. 하나는 비 · 띤 양측에서 양국민을것이다.

불균형을 조정하는 노펙이다.二L ::z.. :;셔, ~l...- .-,이롭게하는 방법으보 P] • 일정제관계의

복·적의식을 가져야 하며， 환경에 관한 것이건， 세계 무미 · 엘 양국은 공봉의

문제콜 돕는 일이개도국듭의 외채처려유지하는 일이건，역체계를 개방하여

이익음 보고 있다는 것은 맹백한 사실이다.P] • 일 양국이 상호협펴에서('1
‘; ’

따파서 세계적인 동반자관계에 속한뎌고 보는 어떤 분야에 었어서건 미국과 엘

느
」

있
AT

할선개
oE

‘준λ
-
T

자
Q조노력의보두 릅을 보고 있으며， 양국이 각기본이

모색이 훤요하다.\i l-H-l 01
0 1=1 --0

셋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90년 때 미악의 안보전략(폴월포워효미

미국방때학에서 행한 연섣 1990.2.2이 76 )국방성정책낚당 차관의

비룩 소원의 위협이 행구적으로 살아전다할지라도， 미국의 힘은 안정장치 구

았다.요망되.il.의해또 많은· 나라뜰에설올 하는 존새로서 편요함 것이고，

따라서 til 국은 아시이 · 태평양 지역에서도 t1-음 10년간 상존하란 소련의 위

협과 도전속에서 전 세계에 걸친 이해관계플 가진 강때국으로 계속 머무표리라

74) 이선호， 이 • 때지역의 안패 쟁서l 와 전약환경 변화전망， 앞철보정. 1990.5. 봉1':[ 233호 p.33.

75) 이선호， 앞의급. p.34.

76) 이선호， 앞으!급.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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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뜰보다 겹정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설때적으로 펼요한 한도블 넙지 않는 범워내에서 무력을 행

사합 수 있도복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워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미국외 아 • 태지역 및 對韓政策에 가지는 연속성은

아마도 “고장나지 않았다변 수랴하지 말라”는 오래된 미국 속담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같이 딸냉전시대에도 이 지역에서 구젤서를 유지하고

자 하는 미국의 견의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더구나， ‘선세계질서’라는

이름아래 걸프사태를 해견한 미국외 방식온 제3세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쯤 미국의 ‘전쟁’결정은 재정분담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형태만올 제

외하고는 놀라울 정도로 구세계집서와 유사하다. 미국은 란냉전시대에서 미쭉

종심의 평화 ( pax Americana) II룹 구축하기 위 한 비용을 일본을 포함， 한국 뚱

의 동맹국블에게 분싼시키면서도 여전히 자선의 주장윷 관철하고 았는 것이다.

세계질서의 시각에서 본다면 선세계질서의 기본적 규범블윷 창쪼하는 중요한

설험이라고 팔 수 있는 유엔얀보이사회에서 진정한 패배자는 유엔이 후원한(미

국의 전쟁을 위해 선제 제압되어 버련) 경제제재와(미국의 패권부활에 의해 때

이효게 거부원) 유엔 평화유지였다고 말 할 수도 있다 77 ) 즉，갑프전쟁에서 보

여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세계정치에 있어서 미국의 영행:력철 가장 극딴적

인 방법요보 시사해주고 있으며， 앞요로 °1 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 미균온

펼요하다띤 언제든지 자신의 탁월한 군사랙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과시할

것이다.

그려나， 현재 미국의 농벽은 어떠한가? 미국이 2차대 전 이후 냉전에서 승려

한 것이라면 이는 희생이 너무 큰 승려룹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변 바

로 이 勝利가 미국 패권의 경제적 기반을 잠식한 것요로 보이기 때푼이다， 미국

의 세계적 패권에 대한 비싼 비용은-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 유지블 위해서 든

비용온 더욱 파도한 것이다.미국 국력의 경제적 그혜고 당위적 기저촬 심각하

게 잠석했다. 서l 겨l 정치정제의 무게줌심이 끊염없이 대서양에서 아 · 태지역으

77) 새뷰멸 김， 다자간 협력의 촬속에서 방향잡는 미국의 대한쟁책， 한쿄함」닫. 1991.3. 풍권 채 1 9

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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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통한 것은 기종외 냉전적 패평양‘동뱅처l제듭 충실히 유지하려고 하던 11] 국

의 줍기찬 결의에 상당부분 기언한냐.

입본， 대만， 한국은 미국의 1989년 무역적자 1 천900 억 딸려 줍 거의 3분의 2

룹 차지했는·데 이 히l 는 띠국이 일본과의 양국무역에서 21년째 석자블 기록한

해이다. 소워 ‘방위분담’은 미국이 만성적 적자와 싸우 는 하냐외 방법이 되었

으며 또한 그려한 싸움올 지칭하는 대병사가 되었다.

점증하는 미국 무역적자의 1991년도 미국 무역적자는 걸프전쟁이 시작펴기

전에 이미 3 천억 달러 즉 GNP의 6% 릅 쉽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잠

재적 영향은 하락하는 경쟁력， 완만한 성상， 정부예산 중 부채상환 관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융의 꾸준한· 증가， ~.려고 힘의 공유 없는 마찰성 방위비분담 요구

뚱에서 찾아친다.

페만위기에서 미국판 유엔의 최폐 기여국으화서(현재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띠국의 유엔 부담급은 7억5찬만달라 에 이릎다. )노출되는 똥시에 재부장관으로

하여끔 세제일주에 냐시게 하단 등 곤혹스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설보 미국은

패권국의 부침 사이찬에사 탄탄때쿄륜 시나 히강기에 접아둡고 있음올 알려는

증거들 려더쉽(꾀l권)에 따르단 점팡히는 대외부담， 소비증대와 저축감소의 국

내갱향 그퍼고 테 ε1놀로지의 국제회 능，이 점차 늘고 있다. 더구나 1980 1년대

중반 입본온 미꿈의 주요 경제동맹국으로서 서폭올 대체했올 뿐아니라 더욱 중

요하게는 u] 재무부 연빙채권에의 푸자둡· 콩해 미국 패권올 보조함으로써 미국

의 정체적 쇠퇴블 은폐시켜 주었다‘ 서l 제 최때 채권놔으로서외 일봉은 잉여자

본 문제콜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푸자대상올 찾아야 했P며， 로버뜨 길판의

표현대 i료 “알본의 선공영권은 패평양 너머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에 위치지워져

야 했다"'l써

이와갈온 사설에서 딴 수 있는 접온， 미국이 그 자신의 “미국종심의 평화”라

는 꿈을 만족시키면서노 1상위 Ji1-닦룹 전가시키기 위한 선택은 견국 일본이다.

위의 문건， “씨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처럼， 미꿈은 CD 미 •

일 동맹관계룹 유지하고 ‘동북아에서 지역적 안정과 억지력에 있어서 불가결

78) 새뮤열 김， 앞의 남， p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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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일미군기지도 유지하겠다놨 젓이다.@ 일본의 방위책임의 확때와 탈냉

전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구촉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할것옳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과 셔방동맹제국에 의한 정치적 안정유지콜 위한 정치적 노력’

과 ‘지역의 조정기능’에의 지원에 일본을 더욱 긴멜히 결집시킬 것을 지적하고

었다.이 CD 일본의 이러한 역할 증때는 어며까지냐 미 · 일안보체제내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Jl

日本온 한국 및 아 • 태지역의 안보에 어뇨 정도의 71 여 플 할 수 있올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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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반 이에 대한 일본의 반용응 냉담한 것이었다. 그런떼， 지난 7월 동납아국

가연합 ( ASEAN )확때 외무장관회담에 참석 중인 일본의 냐카야마 다로 외무장

판이 ')')일 아 • 태지역의 새안보 협의체 장셜옵 저l 안했다. 8l ) 일본의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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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에 참여하겠다단 것올 의미한다. 더구나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블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 ODA)액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가 원 일본은

이에 상옹하는 정치적 발언권올 행사하려는 것이다. 82 )

79) 朝日新聞. 90.4.20.

80) 박찬균， 딸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 : 전후 안보챙 써의 전개와 탈냉전기 일본의 선택， 국회도서

관， 계간입법자료분석. 1991. 6. 제 3 권 제 2 호， 통권 7호 . pp.25-26.

81) 한겨레신문. 1991. 7.24.

82) 박찬균， 앞의급.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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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政府開發援助(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이 란

무엿인가? ODA란 일본의 해외원조 프보그램의 일환으로서 50년대 중반 동남

아 제국에 대한 전후 배상에서 좁반， 최난 급객히 확대되어 왔따. 그 액수는

]977년 때 는 14억 $에 이 j르렀으벼， 1988년 카나다 경세 생상회담에서는 향후 5년

간 500억 $ 일괄 대외원조계획을 공표， 세계 최고원쪼제공국으로 부상하였다.

ODA Program은 잠까 언급했지만 초기에논 전후배상푼제 때문에 만들어

졌냐. 그러나 60년대름 지나 현새에 이트갚는 동안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점점 닿

라지고 었으며 aDA의 목적과 그것의 급격한 팽 창의 근거가 의분·사 되고 있다‘

일본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일본 헌법 세 9조에 의해 그 행똥이 제한되어

있읍욕 주지의 사실이냐. 이려한 상황은 일본에게 경제적인 대국으로.싼 수 있

는 ‘빙위의 무임승차 ( free ri d c r )’의 역한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반면， 일본이

아 • 태지역에 미침 수 었는 영향력읍 제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떠한 입장에

서 일본의 경제적원조련 미 · 소가 행사하단 군사랙 민-픔이나 중요한 외교적인

의미름 xl 냐 는 것이다 83 )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원쏘싼 구태여 꾼사랙의

중강없이도 경제원조 등을 봉한 경제력의 발휘가 쉽사려 정치적 영향랙을 행사

하려블 기능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심.재 수행한다면 소워 졌부개발원조

program의 의의룹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은 현새 미국파의 관계에서 경제적연 측면에사 충톨올 벚고 었다. 일본

의 외무성 정보분석조사기획국-이케다의 “미 • 일간 무역액쪼가 지속되는 현

각좋 사안을 똘러싼 생접에 대한 °1 국의 불만온 여전할 것”이라는 표현이 ;살 말

해주고 있는 바， 일본은 대미의쏟도에 대해서 우 려하고 었다. 따라서 이블 펴

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시장확때 추구룹 통한 시장따변화정책으로 L-}타나게

된다. 특이 여러한 세계시장확때， 시장다변화에의 아시아지역은 일본의 주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원조는 개도국의 구매력올 확

보해내며 궁극적으쿄는 )11 국과의 무역마‘싼을 감소시키는 수판으로서의 기농윷

수행한다 할 것이다. 이블 ]987-88년 방위백서에서는 “수평적 분·업”이라고 규

83) Xiaoming Zhou. Jap<m ‘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Pressures to Expand. Asian

Survey. Vol. XXX I. Nι Apri 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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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쓴데 이블위한 구상이 바로 아 • 태 협력체구상이다.

결국 정부개발원조는 경제안보확보(보장)이라는 일본의 외교정책목표 당성

에 기여하고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목적이 효파적요로 멸생되기 위한 수1칸이라

고 할 수 있다. 쪽， ODA program의 증액은 “국제환겸에 때한 일본의 주도면밀

한 고려에서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다 81 )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역할이 지끔보다 풍때되리라는 것

은 분명하다. 딴지 그것이 기존의 미일 안보체제 속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될 지

아니변 일본 꼭자적 역합의 강화로 나타날지는 봅분t성하다. 그러나 어느 정우

건 일본외 군사적 팽창이 아시아 주변국에 띠해를 끼쳤던 역사적 경험윷 되볼

아 보면서 일본의 꾼사력 팽창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씀 가져보아야 한다고

환다. 더구나， 아 • 1껴 지 역 협 력 체 에 통일의 꿈을 꾸는 한반도에 과연 0] • 웰의

군사전략이 軍縮올 가져오고 統一에 도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껏

이다"미국과 일본은 우려에게 진정한 우방언가?"

N. 結 論

오늪날 세계는 분명히 냉전시때줍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와 언류의 안천올 유

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룹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평화와 칠

서블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라따임 ( paradigm )의 설정이 펼요

하다. 여러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확고한 설정없이논 새로운 평화도 질서도 사

상누각에 불과할 것 이 다.

파라다엠온 일반적으로 「개념의 틀J . r보벨 J ， r접 끈방법 」올 찢한다. 적어도

「파라다엄」속에는 합의된 또는 팡유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폼과 방법 二l

려고 수딴이 있어 이달외 작용올 통해서 문제해결올 시도한다 85 ) 다시 말해서

84) Tadashi Ikeda, Japan ’s International Con l.ri bulion. Iηκmati’onal Affairs. Sprong-Summer.

1989. p.6.

85) Thomas S. Kuhn. The Struture of Scieη/:lfic Reν'olutions. Chicago Univ. 196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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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파라파임이 선택되었을 I때 는 새로운 가치판 세계판과 새로운 역할파 변

방법파 수딴의 적용을 펠요로 하는화가 있고 분제룹 해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념적-군사전략이제 냉전시대륜 지배해왔던입장에서논·려적이런것이다.

和解體制;;(-'1 λl λ-'I . 。
--, To프。'----military-strategic paradigm)의파라q임 (ideo llog ical ,)(-'1

---,

.::L i!j 고 경세제분쟁과 군촉문제끊게 상실뭔 것 강다‘(detente system)시 대 에

쟁위함으로부터 해빙되고 인구폭벌페 식량부족뷰제 정제발전과 자원고갈의 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워하여 세계는 녀 상호의존·그리고 환;생오염의제

또한 세계공통체( the grobal community)적협력관계룹 중·요시하게 되었다.;;>:-'1---,

수 있는 세계전서모형 ( the World Order Models)들이 여러가지설현휠의식이

주구로 통합주의 학자둡의 통합 파라다엠 (the intr땅ration paradigm)애 의 하여

lowhigh-politics보다는있어서는화해체제에오늘날의왔었다 Rti l펴어

중요시 하j}. 있으1 빅 따라서 때 렵 괴 갈등윌- 기조로하는접 τF방법 원- 너politics의

것은이상 해견펠논랴에 의하여 cl팍사적 양극화;성제 적，정치적，이념적，

없다.

‘統씀’ _O__?_의 행본고는 지금까지 1980띤 후반 국제정치시회쉴· 이필어 왔던

싱호협력을‘군비보다는살펴보았다.니-누어서아·때지역으로유럽과보를

유렵의 평화체제동-한 안보운제 히l 걸 ’ 이 라는 새문운 연석하에 행해친 노력들이

될，
이

일표
Q

져
7

의
마

L

일

4
다

도
「

보도깐한

가져봉일올풍요하게부엣보다는되었고，밑거릅이증:요힌구촉에

‘욕일흥 일 ’이다.상정‘은봉협의유럽에서의왔다.

주변 ~ 및 당사지- 쪼차도 예 낀그러나，붓하였다‘것이와고단 아무도 예촉하지

유럽똥이 ;:: 1 한 독일봉일에통합으포 납격한 변회가 통일올 가져왔뎌.못한치

수행하였쓴가는·쩍한을CSCE가 어떠한상정으로서의~움직임파합으보의

삼펴보았다.앞에서

염두에헬싱꺼체제를행배릅 세기했다.소련에서는 「밖아시이 포힘」이라는

움직영]이

형패의아 · 돼지역의 4강탈도 새로운

두::il 만든 新 평화구상이다. 또한 이.. 패지역에는， 이제는 군춤·으로의

설자l있다.젓이라고 기때하고가시화젤

86) Chales W. Kegley. Jr .• and Eugene E. Wittkop f. World Plitics Tr('nd 1\ and Transformation

(NewYork ‘ St , Martin ’s Press. 1981)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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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판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아 • 태지역외 움직임이 폐쇄되어 있는 북한

을 자극하여 개방요로 유도할 수 있올 것이라는 선념이 한반도에 펴져 냐가고

있다. 또한 경제꿇록화 추세에 맞춰 아 · 태지역에 경제공동체휠 창설， DR풍

선진국의 압력에 대비하거나 무역마찰올 줄여나갈 것을 구상하:il 었다. 그러

냐， 경제， 정치적 데당트가 군사안보적 더l 탕f등의 뒷받침없이 진행된다논 것은

웃고 있늪 사란의 윗모습에 칼이 숨겨져 있는 형상과 같다. 유럽에서도

START , CFE룹의 실질적인 군비축소하에서 진청한 더l 탕든가 진행되었떤 것

이다.

마찬가지로， 아 · 태지역 역시 설철적인 군비축소를 위한 회담이나 아 • 태안

보기구가 창설되어야만 데탕프가 비로소 그 힘올 갖게 펴뉴 것이며. 이렌 측면

애서 볼 때 아 · 때지역의 냉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널

것이다. 그러냐， 무엿보다도 중요한것은 韓半홈의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납북

한이라는 점이다. 화해적 다극체제에서 주변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아 ·

태지역외 주변부적 성격과 4장 이해관계의 첨예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대국

의 화해움직염도 중요하다. 그러냐 독일은 자신의 의지가 아년 채 분딴되었지

만 적어도 그때로 두었던블 감히 통일융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려므로 한반

도 푼체의 가장 중요한 고려는 바포 한반도 자신이 쥐고 있다 할 것이다. 남북

한 책임자 역시 ‘화해’， ‘홍합’요로의 새로운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이라는 파라다염에 입각해서 한반도 똥일조성을 위한

정책마련 및 -우려 정부의 확고한 입장 정협이 있어야 할 것이다.



125

〈참고푼헨〉

o Andreas Hi11gruber, Geschichte 1945-86. Die “ Deutsche Frage" in Der

Weltpolitik. W. Kohlhammer GmbH , Stuttgart. 1989.

손상하(역) , 독일현때사 1945~1986, 까치， J991.

o Helga Haftendorm (ed. ) Theorie der Internαtionalen Politik , Hamburg. 1975.

o Thomas S. 'Kuhn , The Stucture of Scientific Reν01μtions ，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2.

o Wichard Woyke , Handworterbμch Internαtionaleη Politik , Hamburg , 1975.

OCharles W , Kegley , J r. , and Eugene R. Wittkopf , World Politics: Trend A

αηd Tr，αnsformation (New York: S t. Marti n ’s Press) 1981.

o Christian Hen , J acq ues Leonard , L’Eμrope ， pp. 11 -15 , Editions La

Decouverte , Paris , 1989.

o Harold Russe l, The Helsinki Declaration: Brobingnag or Lilliput? , in:

AJIL. Vo l. 70, 1976.

o Karl E. Brnbaum and Ingo Peters , The CSCE : A Re a..<;ement of Its Role

in the 1980 ’ s, ReνteμI in InternationαI Studi，νs. Vo l. 16. 1990.

o Geoffrey Edgards , The Coferc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fter Ten Years , in: Internαtional Rei，αtions. Vol VIII , No ‘ 4. November.

1985.

o Ieuan G. John. The Helsinki-Belgrade Connection , in: Inteηtαtional

Rei，αtions， Novemb안r 1977 ‘ Vo l. 5.

o Donal 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Asia ANew Begining ? , Fore~짧

Affaiη， ’ 88-89, Vo l. 68. No. 1.

o Rechard H. Solimon , Asian Security in the 1990: Intergration in Econo

mics: Diversity in Defense , 1990. 10-:30 in California Univ.

OEdward J. Lincoln , Japan ’s Role in Asia-Pacific Cooperation:



126

Dimensions, Prospects and Problems , JornαI of Northeast Asiaη Studies ,

Vol. VIII, NO.4.

o Cuo Changlin,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Northeast Asia.

(KHS 주최 제 19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푼， 서울. 1990. p. 3-4)

o Xiaoming Zhou , Japan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Pressures to Expand, Asi，αη Survey, Vol XXXi. No.4. Apri l. 1991.

o Wu Shiguo , Current Trend of Regional Intergration in the world

Economy, World Economy, Vol. 2. 1989.

o Tadashi Ikeda, Japan ’s International Contribution , Internalψnat Afj따rs，

Spring-Summer. 1990.

o Morinosuke Kajima, The Road to Pan-Asia, Tokyo: The J，αpαn Times ,

Ltd, 1973.

O棒誠， CSCE /{ ~ 首腦會談 Vζ0\' 、 '"C ， 國防， 11 月 號， 通卷 第453號，If成 2

年

O武彦. 山本吉효(編) , 相互依存(J)理論 &現寶， 有信堂， 1990.

o衛顧灌吉. 體도昭솟. 公文後Lfi. 平野建一郞(共-著) , 國際關係論(第2版) 東

京大學出版會， 1989.

oJII 田 ， 國際關係m政治經濟學1 日本放送出版協會， 1989.

。이선호， 아 · 태지역 안보정세와 전략환경 변화전망， 양철복잘1.- 1990.5 통권

233호.

o 새 뷰얼 김. 다자간 협력찍 틀속에서 방향잡는 미국의 대한정책. 활폼높팔t

1991. 3. 통권 제 19호

o박찬균. 탈냉전기 일본외 안보전략 : 전후 안보정책의 전개와 딸냉전기 일본

의 션택， 국회또서판， 게간 입법자료분석， 1991. 6. 제 3 권 ， 제 2 호， 통권 7

홍.

0 경 희 대 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선군:홀훤:의 정찬와-곁젠-’ 1990.3월 .

라종얼， 유랩똥합의 정치와 경제.

、 이흉원， 유럽홍합의 문제와 전망.

이창훈， 유랩‘정치의 통합의 잘풍파 때용， ....



127

0 김 윤수， 동사복 통일파정에서 뇨;정된 현안문제 및 해결심태， 통앨원， 효윌할

합연구자료집. 1990.

0 여 원 맹 ， 독일통일파 유협신평화칠서， 통일원， 폼열풀훈"1-'건군잔료질， 1990.

0 정 용길 ， 독일통일과 새로운 유랩질서， 국제관전~， 1990.12.

0 백 경 남， CSCE와 유럽안보환경의 변화， 경희대학교 언뷰사회재건연구회，

CSCE에 판한 세 띠 나， 1991. 6‘ 8.

0 방위 연 감， 1990-1991. 국제갚세 연구소.

0 띤족언본훈동협 의 회 ， 말， 36호 ， . 1986년 6월

Q 진 카트패트랙， 냉진의 시때를 념어서， 굳전1정센....!... 풍권 세 14호 . 1990.8.

o Chronik der Deutschen , Chronik Verlag , Dortmund , 1983.

o Informationen , BIB (I1rsg. ), Nr. 24. 23‘ 12. 1988.

OInformationcn, BIB(Hrsg) , Nr. 7. 14. 4. ]989.

ODer Spiege l(Hamburg) , 1990.2.19.

ODcr Spiege l(Hamhurg) , 1990.5.21.

o Der Spiege l( Hamburg) , 1990.6.25 ‘

ODie Welt(Bonn) , ]990.7.16.

o FBIS( Foreginc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Sovict-90-172，

Wednesday. 5. Scpo 1990‘

0每 H 新聞 ， 1990.1 1.19.

0 朝 H新聞， 1990. 4. 20.

0 한겨 레 신문 ， 1990.] L 21.

0 한국일보， 1990.9.6.



129

‘}獨適 統一過程.의 分析과

韓半훌췄으1 統“i薦흥평

최 슈: 경(충남때)

〈뿜 約 文〉

1. 東 · 西獨의 統-過程과 統一의 성공요인

1. 東 • 西獨의 봉일정책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아테나워 ( Adenaue r )시대 (1 949 ~ 6:) )에 있어서 西獨

온 자유민주주의 체재에 의한 J냥일 이 바는 목표둡 추규L했다. 西獨은 서독정부

의 유일한 正統性을 강조하면서 東獨의 좀재블 부인했고 東獨을 송인한 국가와

는 와 jl관계 룹· 수럽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 Hall s te i n ) 웬칙관 채택했다. 에르

하브브 ( Erhard )시대는 아데나워의 絲:獨 정책을 계송하면서 美 · 蘇의 긴장완화

추세에 맞추어 對東歐 관계개선왈 추구하면서 東獨의 _ll 렵 화룹 추구했다.

:..J.후 大聯政 시대(1966 - 69 )에 西j짧은 동구국가들파의 국교수램과 동목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했따. 브란트 ( Brand t ) 시때(1 969 - 1 9 74 )는 적극적인 東方정

책을 통해 對팡구권과의 관계개선올 주구하면서 한슈타인 원칙을 폐지하고 東

獨의 존재룹 인정했다. 슈미트 ( Schmidt ) 정권(1974 - 82 )은 브란프 내각의 봉

일정책을 계승하면서 東 • 西獨간의 실질적인 협랙기반외 강화에 주력하게 되

었다.

東獨은 1954 1년 부려 1960 1건代 말끼 지 하t.+의 독일민좀， 두 독일국가라는 입

장올 낀 ;.q했으며 사똑이 사회주의화 하면 북임의 봉일온 이푸어젤 것찰 기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VY獨에 서 1966년 사민당이 기민당펴 함께 연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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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률 구성함으포써 사라지게 펴었다. 1970년 이래 東獨온 동 · 서독이 아부런

관련이 없는 상이한 빈쪽이랴고 생각하게 되었다.

1974년 東獨운 헌법올 개정했는데 똑일의 통일에 대한 언급온 모두 삭제

했다i 베블련 장벽 붕괴 이전에 東獨은 독일의 통일보다는 훈단의 지속올 더

원했다.

2. 東 • 西.獨 판계

東 · 西獨은 1970년때 에 1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떼 직접적인 성파는 가져

오지 못했요냐 그 이후 四大國 베흘린 협정， 東 • 西獨 기본조약 체결로 발전하

게 되었다. 1973년 9월 봉 • 서목은 UN에 동시 가입했으며 1979년에 자유 풍행

협정， 1985'년 동 • 셔복 경제협정， 86년에 는 문화협정을 체결했다. 분단이후

東 • 西獨은 인적 교뉴활 비봇하여 경제， 문화， 체육， 통선， 학술， 언론 · 방송

환야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이 러 한 교뷰는 1972년 동 • 서 독 기본조약

체결이후 더욱 활생화 되었다.

3. 獨遭의 통일과정과 그 成功要因

독일의 풍일~정온 1989년 11월 9일 베활련 장벽이 개방되면서 시작되었다.

동복 주빈의 때규모 사목이주 사배가 있었고 용복 주민툴온 자유선거와 꽁산당

의 종식올 요구하는 시위룹 계속함으로써 호네커 ( Honecker ) 설각이후 청권올

이어밖은 크렌츠 ( Krentz )는 퇴진하게 되었고 개혁온건파인 모드로 (Modrow )

총려가 취입하여 새로운· 선거법 제정을 약속했다. 모드로 수상온 1990'녕 1월 4

단계 統獨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복일 풍일에 반때해온 동똑 지도부의 획기적

인 자세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서봄은 이릎 환영했으냐 모드로 수상이 제안한

종렵화 똥열방안온 거부했다. 1990년 3월 18일 東獨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됨으

로써 동복 기띤당윷 좋심으로한 톡얼 연맹 01 송리함으로써 서목의 기본법 23조

에 의한 통일 추진의 기블이 마련되었다.

東 • 西獨온 1990'션 5월 18일 제 1 차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판한 국가 쪼

약올 조언하게 펴었끄 1990년 8월 31 일에 는 통합조약에 서 t성했으며 10월 3일

獨適외 똥일윷 이룩했다. 이러한 통일추진 파정에서 천후 독일푼제룹 종결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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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奭 , 西獨파 전승 4개 국 美， 英， 佛， 蘇-외 1f'2 + 4Jj 회 답이 1990 1션 5월

부터 너1 차례 에 걸쳐 개최되었다‘ 1f'2 + 4Jj 회 담에 서 가장 륜 장애는 통일독엽의

북때서양 조약기구 ( NATO ) 가입 문제였따. 1990년 7월 14일-16일에 개최훤

獨 • 蘇 정상회담에서 소련외 양보로 통·목의 NATO 잔퓨분제가 합의댐으로써

풍일독일의 외적인 분제는 해결되었다.

이러한 목일 풍일의 成功要因으료츠는여러가지플 플 수 있는데 우 선 유럽에서

의 東 · 西 진영간의 정치 군사적 선펴 구축과 평화공좀 처l 제 의 정착， 교류와

협책의 확대， 고르바효프의 개혁， 개방정책， 똥독주민에 대한 헝가려 국-경 개

방 풍을 들 수 있다.

內的인 생공요인으포는· 생산력의 저하보 인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

동목주민의 민주화 요구와 서복으로의 때 이푸사태 •.--:l 려 고 西獨의 정치적 안

정，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올 들 수 였다. 또한 西

獨이 점진적인 동목과의 교류와 협력읍 봉해 東獨의 존재뜰 인정하고 민족의

동질성올 유지하려고 한 ji: 랙 이 라고 할 수 있다.[Ilj獨은· 東獨에게 경제적 지원

과 함께 동복이 스스로 변하도확 개혁과 개방윷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IT. i혐 · 北韓의 홍일정책과 주변정세

1. 南 • 北韓의 통일정책

南韓은 1982년 1 월 22일 「밴족화합밴족콩일빙·안」을발표했는데 이는 그때까

지의 南韓의 통일정책을 좋합체제화 한 것이었다. 이 제안은 통일헌법 마련올

위한 민쪽 통일 협의체의 구성， 남 • 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 남

북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예비회담 개최를 세시했으냐 이는 풍일의 중간 과정

외 설정이 11] 흡하t1-는 지 적이 있었다‘ 이룹 보완하여 1989 1녕 9월 11 일 南韓에

서는 「한빈쪽꽁동체 통일방안」이 전 1칭 되 었는데 이뉴 납북 정상회담올 폼해 빈·쪽

꽁동체 헌장 채택， 답북의 공존장영파 띤쪽사회의 동칠화렬 추구하는 파도적

좁일체제인 담북연합올 거치 똥연 헌법이 ‘성하는 Il}에 따라 총선거룹 실시하여

봉일국회와 통·일민주 공화국을 수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北韓의 풍일정책온 한반포룹· 공산화하는더l 아직도 그 복표블 두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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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콜 워해 3대 혁 명 역량강화라는 것옳 때 1납 혁명 추친외 기초로 삼고 있다.

쭉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기지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굳체 혁명

역량과의 판겸강화룹 의띠한따. 또한 北韓홉 홍앨방안요로서 고려번주연방 공

화국의 창설을 1960년 8월 부터 몇차례에 걸쳐 제안했는데 이콜 위한 선결조건

으포서 주한 미군 철수， 남한 정부의 인민정권화 등을 제시했다. 北韓은 이와

같이 先담조선 혁명， 後적화통일이라는 통엘정책올 견지하고 었다.

2. 南 • 北韓 판계와 주변정세

~t韓은 1971년 8월 南韓의 이산가족 재회룹 위한 南北회밤 개최의 제안윷 수

락함으로써 南 • 北韓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따. 1972년 7월 4일 南北 꽁똥생명

이 발표되었고， 1973년 7월에 는 제 7 차 本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려

나 1973년 8월 北韓은 김대중 밥치사천올 구실로 南北대화와 춤판윷 선언했다‘

그후 1985년 12년만에 제 8 차 本회담이 서옳에서 개최되었끄 곧이어 제 9 차，

10차 本회담이 평양파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 11차 木회담을 1986년 2월 평양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Team Spirit 훈련올 구실로 北韓욕 납북대화룹

중판한다는 성명을 받표했다.

1990년 세차례에 겸쳐 낚북 고위급 회담여 서윷과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냐 구

체적인 성파는 없었다. 현재 제 4차 고위급 회담올 北韓은 연기하고 였다.

이제까지의 南北韓의 정치적 회담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非정치적 분야

의 교류는 부분적으힐나마 이루어지고 았다. 이는 인적교츄블 비롯하여 예술，

체육， 경제교류 풍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南北韓의 긴장완화와 좁일올 워한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유려하게 전개되고

있따. 1990떤 9월에 이루어졌던 韓 • 蘇 외교판계 수립파 1991 년 9월 17얼에 있

윷 UN총회 에 서 의 南北韓 회원국 가입 최종 송인은 南北韓와 긴장완화와 평화

꽁존융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평화적 용일에 기여할 것이다.

최끈에 있었번 韓 • 蘇 정상회담파 외교관계 쥬: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때한 소련의 지지와 협조룹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따. 韓 • 中 판계도 최근 발

전하여 1990년 10월 한국은 충국과 영사 기낳윷 부여한 무역사무소 생치에 합

의 서명했으떠 中國온 南北韓이 UN에 정식으로 가입하블떼포 한국과 외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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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l 룹 수렵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도 최근 美 '1::1과의 개선잘 모색하고 있뎌. 1991 년 8월 美國정부는 북한

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 협정에 조언하면 뉴욕에서 고워급 관펴 접촉융

고벼할 것이라고 밝혔따‘ 이제까지 네변째에 결쳐서 북한 • 일본간의 국교 정상

화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 회맘에서 H 本은 北韓애서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

찰올 수딱할 것올 쪽구했다.

m. 한반도의 풍얼 가능성에 때한 展뽑

한반도의 평화와 통·임을 위한 외적 여건은 유 col한데에 비해 나l 적 여 건 측，

南 • 北韓의 판계는 통일에 대한 가능성윷 어렵게 해주고 있따. 北韓이 한 • 소

수교 등으로 연한 주변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픈 북한의 국제적 고랩에서 탈펴

하고자 美 · 口파띄 관셰개선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北韓의 학명노선에 있어

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냐 앞으로 北韓의 권렉 승계와 펀련한 정치 적 상황의 변화가 개방， 개혁

으보 이어질 가능생도 배제한 수간 없다. 北韓원· 개빙의 길보 유도하기 위해서

는 南 ‘ 北韓간의 ;성제 il뷰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언론， 황신 분야의 개

방이 요구된다.

북한이 개방되는 시대룹 대비하여 남한은 정치적， 겸제작 안정을 이룩하여

한반도의 평화팝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우는데 시여해야 휠 것이라고 본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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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識

이 논문은 獨速의 통열과정과 그 성공요언용 분석하고 韓半옳의 풍일정책과

주변정세， 한반도의 통일 가농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분딴국인 獨速이 풍

일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獨速통일 과정의 분석을 워하여 분딴이후의 東 • 짧獨의 통일정책과 西獨의

동방정책( Ostpolitik)을 설명하고 東 · 西獨의 기본조약 체 결과 그 이후의 東 ·

西獨 관계의 발전파청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베를련 장벽 개방이후회 獨邊

의 통일과정의 내부적， 외부적 측면올 연구하고자 獨速똥일의 성꽁요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 논문 윗부분에는 분단이후의 南 • 北韓의 풍일정책의 변천과정윷 연구하

고 최판 南 • 北韓의 황일에 대한 제안올 분석한다. 또한 당 • 북 팡동생명파 南

北對話의 진전파정， 南 • 北韓의 정치척 교류룹 논의한다. 한반도외 주변정세

와 관련하여 최관의 南韓의 북방정책과 北韓의 美 • 日 판계의 발전과정융 연구

하고 이러한 南 • 北韓과 강때국의 관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흉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때해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獨適의 통일올 가놓하게 해

준 요인이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여

건파 獨邊의 통일여건외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엘 가농

성에 대해 논외하겠다.

ll. 獨適의 통일과정과 統{→와 成功要因

분딴이후의 東 • 西獨의 통일청책과 東 · 西獨 관계， 獨適통앨의 파정과 그 성

꽁요인융 설명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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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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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 • 西獨와 통앨쟁책

(1) 西獨의 통일정책

1949년 獨邊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西獨의 아데나우워( Adenauer )정권

(1949. 9- 1963. 10)은 獨速외 1똥일올· 외교정책목표외 하나로 추구했고 UN 감사

하에 전 獨透국민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블 수렵하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

본으로 삼았다. 西獨온 美國파 蘇聯이 獨i象통일문제 해결의 열쇠릎 쥐고 있다

고 판단했고 獨速의 봉일은 미 · 소의 승인음 팬요로 하고 있3프며 시간이 지담

에 따라 美國 동 서방세벽의 지원으로 힘의 우의블 확보하여 蘇聯이 서방측 요

구에 동의케 하는 정책음 추진했다 I )

西獨은 東獨의 존재릅 부인하고 d꾀獨정부가 전 獨適의 유일한 합법쩍인 때표

권올 갖고 었음을 강조했다. 이려한 西獨 정부의 유일한 합법성외 주장과 함께

西獨온 할슈바언 원칙 ( Hall s te i n Doktrin)을 채텍하여 東獨을 숭인한 국가와는

외교관제를 수립하지 않거나 단전했다. 그 예로 써獨은 1957면 유고숨려-비아

정부가 東獨이 꽁사관윷 설치하얀 젓을 허용하자 유고와의 관계룹 딴절했다.

또한 rzy獨은 쿠바가 東獨윷 승인하자 쿠바와 외교판세콜 단;젤했다 2 )

1955년 西獨은: NATO애 가입했고 東獨온 바끈샤바조약의 회원국이 되었다.

에어하르드( Erhard) 시 대 (1963. ]0- 1966. 1) 에 는 미 • 소의 데탕뜨와 유랩에서

의 긴장완화에 따라 西獨은 바르샤바， 부다페스료， 소펴아， 부카례;스프에 무역

대표부활 설치했으냐 할슈타인 원칙은 포기하시 않았다. 西獨은 동유럽국가룹

과의 관제개션을 봉해 東獨잘 고렵시키고자 했다. 1966년에 이르러 西獨의 7]

민당 ( eDU )과 사만딩 (SPD)은 大聯l댔올 이루었는데 西獨은 동유럽국가들과찍

우호관계를 수렵하고자 했다. 이와같은 西獨의 제의에 대해 동유럽의 몇 국가

플은 호의적인 반융올 보였다. 1967년에 西獨은 푼마나아와 외교판계룰 수랩했

고 1968년에 유.TI슬라비아와 외교판계를 재개했다. 이포 인해 西獨은 실제로

1) Wolfram F. Hanrieder anti Graeme P , Auton , The Foγ-eign Policies of West Geη”αny， FTaηce， and

Bηlain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1980) ‘ P ,51‘

2) Han~ Speier , “ The Hallstein Doctrine‘’ , SuγVeT， No. 61 (October‘ 1966) ,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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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슈El-인 원칙올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東유럽 접근올 시￡하고 있눈 西獨

의 정책온 체코， 헝가려， 폴환프에서는 많은 저항윷 받았다 3 ) 西獨운 체끊와

푸역협정올 맺고 프라하에 부역대표부릅 설치하는 정도까지반 성풍하게 되

었다. 브란트( Brand t) 사 때 (l969.10~74. 3) 에 었어서는 동유럽에 보다 적욕적

언 정책올 추진했다. 1969년 10월 28일 西獨정부의 봉방정책( Ostpolitik) 의 발

표가 있었는데 뼈獨은 獨速내에 2국가의 존채릎 인정하나 이는 東獨에 대한 국

제법상의 송인이 아니며 다만 국내법상의 숭인엽윷 강쪼했고 西獨온 상호 외국이

아니라 득수판계라고 설병했다 4 1 그려나 東獨과 일반척인 국가간 판계에 업각

하여 불가침 조약융 체결활 용의가 있읍올 밝혔따. 봉방정책에서 西獨은 獨遭

에 대한 四大彈國의 권려와 의무룹 존중하며 兩獨간의 청제 i 문화 부분의 상호

협혁과 폴란E와 蘇聯에 때해 무력사용 포기를 위한 협상올 제의했다. 또한 西

獨이 할슈따인 원척올 똥식적으로 폐기하며 폴환드와 오떼료 • 니셰이(Oder

Neisse)線에 판한 국경협상올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이얀 젊獨이 긴장상태로

부터 평화정책요로의 전환을 의미했고 東 • 西외 교휴와 협력올 증진시켜 공똥

번영과 獨邊민쪽의 공동체 의식올 확산시키겠다논 의지룹 표명한 것으로 해석

된따.

똥방정책의 추진 결과 1970'녕에 는 2회 에 걸쳐서 東 • 西獨 정상회담이 개최봐

었는데 두 차례와 ;영상회담이 東獨의 국제법상와 송인 문제로 결혈되자 브란트

수상는 “東獨의 맹방틀을 西獨에 끌어똘입으로써 종국적으호 東獨윷 끌어

낸다”는 전략옳 세우고 蘇聯과 폴란드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5 ) 그려하여

獨 • 蘇조약파 獨 • 波조약올 체결하면서 주변여건윷 조생하여 베률련에 관한

西大國협정과 東 • 西獨간의 기본조약 체결에 생공했다. 이어 1973년 9월 東 •

西獨은 UN에 봉사 까입하게 되었다. 1970'견 8월에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獨 •

蘇 불가침 쪼약은 유협의 평화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혁행사와 포기， 오

데료 • 나이세線을 포함한 현재의 국경선촌중， 獨邊행族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

3) Peter H. Merkl , “ The German Janus; from Wcstpolitik to Ostpolitik", Political Science Quarlerly,

(Winter. 1974·75), pp.807·809

4) 국문.풍·입.원 뽕일연수원. 「분단국 통일문제 J ， (1990 ), pp.16-17

5) 위와 책，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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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흘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봐는데 멤獨온 蘇聯에게 민쪽자결에 의한

獨i뽕 재통일 가능성을 재확언시켰고 이를 蘇聯도 수합하게 되었다 6 ) 獨 • 波 우

호조약온 1970년 12월 7일에 체결되었는더l 폴란드와 西獨온 현존하는 국경선존

중， 각기 영토권존풍， 무력사용의 포기， 정져I] • 파학 · 기술 • 문화 관계의 정상

화 등을 강조했다. 이 두 조약의 체결로써 그똥안 西獨의 對 東歐외교 및 東獨

파의 기본협정 체결에 판한 蘇聯의 거부요인이 제가되었고 베를련 협정의 추진

이 용이하게 되었다.

1972년 6월에 체결된 四大國의 베갈련 협정에서는 西獨과 서베룹련간의 자유

통행이 보장되며， 西베틀련은 西獨영로의 일부가 아니며 西獨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나 西獨과 서베칠·련의 연견이 유지되고， [펴獨은 蘇聯꾀 東歐지역을 여행하

는 西베룹련 시민의 영사보호국이 되며 국지l적 R보 西獨의 西 I~]룹련 대표권을

인정됨이 강조되었다 7 ) 또한 西베틀련에 蘇聯의 영사판이 셜치되며， 뱀獨의 법

찰은 뼈베를련에 적용되냐 西獨의 연방의회는 西베릎렌에서 회합올 가첼 "‘←「

없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 베룹련협정유東 · 뱀獨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이에 1972년 12월 에 東 .jJg獨 基本條約이 체결되었다‘ 이조

약에 의해 西獨은 처음으로 東獨잘 송인했으나 西獨은 이륜 국제법적 송인이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승얀하는 東 • im獨간의 특수관계인흘 강조했다 8 ) 西獨온

이 조약활 통일로 가는 파도적 잠정협정으로 해석했고 봉일의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는 분란의 고통을 완화사키는 제도적 장치로 간주했다. 1973년 9월 제 28

차 UN총회 에 서 폈 • 西獨의 UN 팡사 가입안이 가걸되었다. 東 · 西獨은 기본

조약의 체결과 세반협쟁의 체결， UN가입 동으로 대결의 시때에서 교류 협랙의

시대로 대전환잘 이루게 되었다. 그 이후 1973년 12월 jJ1J獨은 처l 코， 헝가려， 불

가려아와 외교관계룹 수럽하게 되었다. 슈미트( Schmidt) 쟁 권 (1 974 . 5‘82 . 1이

은 브란E 내각의 동·방정책， 통일정책올 계송하여 東 • 西獨간 자유통행협정

(1 979 . 1 0 )올 체쩔했고 제 3 차 정상회담(1981. 1 2 ) 개최

6) 위 의 책 • pp.20-22.

7) 위 의 책 • pp. 22~23.

8) 워의 책· pp‘23-26.

능으로 東· 西獨간의



138

설칠척 협 력기반윷 조생， 강화하게 되었다 9 ) 콜 ( Kohl)정웬(1 982 . 10- )은 아데

나우워의 親서방정책과 사빈/기빈 聯政의 東獨빛 동구와의 교류 • 협력정책

올 계송하여 이활 발전시키게 되었다. 콜 수상환 東獨파의 관계개선윷 위해 東

獨에게 차판올 제공했고 東 • 西獨 경제협정 ( 1 985 . 7 )과 분화협정(1986 . 6 )을 체

결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확대시켰다.

(2) 東獨의 통일정책

東獨의 통일정책은 3딴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단계는 분탄이후

東獨이 전 獨速의 딴똑대표권과정똥성을 주장하던 시대로 1949년 10월 東獨헌

법이 제정되였는데 제 1 조 1항에 「獨速용 분단펼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며 4항

에 「獨速국적은 오직 하냐이다. J라고 명시되었다. 東獨은 전 獨遭을 때표하는

단목때표권이 었음을 강조하면서 전 獨適 자유 총선거 실시틀 주장했다 10 )

그러나 1952년 5월 서방 전송국인 美 · 英 • 佛유 西獨올 주권국가로 인정해

주변서 獨邊풍일과 베를련 문제는 전송국의 동외 없이늪 해결될 수 없다논 딴

서조항올 볼였다. 蘇聯도 1954년 3월 東獨윷 주권균가로 인정해 쭈었다. 두번

째 딴계단 東獨이 1만족 2국가 이펀을 주장하던 시대로 1953년 9월. 울브리히트

(Ulbri cht) 는 처퓨으보 「獨速내 사실상의 두 퍼가의 존재」콜 제시했다. 특히

1955년 이래 東獨은 두개의 獨適 국가의 설절적 존재블 지적하고 무 獨速에 대

해 승인올 요청했다 11 ) 獨邊에 대한 1띤쪽 2국가콘의 견해룹 가지고 獨邊은 西

獨만이 유일하게 전 獨速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따얀 주장에 때해 반대했j2 또

한 西獨의 할슈타인 원칙외 적용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東獨은 상이한 사회체

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파의 평화꽁환 원칙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뜰과의 외교

판계를 수립하고자 했고 중렵국이냐 非통맹국가물은 두 獨適과 똥풍한 판계훌훌

수립해야 훤다고‘ 생각했다 1 2 ) 그러냐 1966년까지 東獨온 西獨이 할슈봐인 원칙

9) 국포통엘우! 낚북대화사무국， 「동서목관셰받전파정 J . (1 987), p.27.

10) 정용견， 「분만국 똥·입”펀J ， (서 울 :J1.려원， 1988). p.149.

11) Kurt Sontheimer and Wihelm Ble"k , The Gov f'fnment and Politics of Eant Germany‘ (N ew

York: S t. Martin ’s Press. 1975). pp..l 70-171

12) Ibid , pp.17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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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수렵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東獨은 西獨이 사회주의화 됨으로써 두 獨邊

이 똥일되려라는 기대룹 가지고 1띤쪽 2국가콘울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

때는 1966년 12월 西獨의 사민당이 기민당과 聯政올 수렵함으포써 사라지게 되

었다. 이라한 大聯政에 대해 東獨은 西獨와 사민당이 제국·주의적 부L프 xl와지와

생각파 행동올 같이 하는 껏이라고 비판했다1:1)

1968년 東獨은 憲、法읍 개정했따. 1968년의 헌법온 아직도 東獨올 “獨速민좀

의 사회 주의 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러 나 곧 東獨은 獨速빈쪽에 41 한 견해 릎 수

정하게 되었다. 3단계 한 1970년 대 이르려 東獨이 獨適에는 사회주의 獨遺민족

과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2민측 2국가푼에 근거히여 울브리히프의 뛰룹· 이온 호

네커 서가장은 1971 년 6웰 에 개최된 SED 세 8 차 전망대회에서 東獨과 西獨사

이에는 뜩볍한 내적언 관셰가 있올 수 없으며 東 • 뼈獨에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띤족이 형성되었냐고 주상했다. III 1972년 東 • 西獨

기본조약이 체견된 이후~ 1974년 10월 에 개정펀 東獨헌법에서는 통일문제가 언

급되 시 않았다. 東獨은 1973년 2월 영국과 프방스 뚱 서방 국가틀로부터 송인

올 받았고 외교적 고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i갱 능한 국·가로 동장히게 되

었다. 호네커 서기장온 ]981년 2월 束베른련에서 적화통일， 즉 사회주의적 통

일 정책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西獨과의 관겨L개션의 희망에 대

한 표현으로 보이며 東獨은 분단펴 병행한 접끈정책이 추진펌으분써 봉일이 될

I때 까지 兩獨에 협력관계룹 유지하고자 했다 15 1

2. 束 · 뼈獨 판계

東 • 西獨은 ]970년에 개최띈 자i]l， 2차 정상회담잘 계기로 그 이후 기본조약

체결 뚱 정치적 판계의 획기적인 발전옵· 이둑했고 이러한 정치적 관계에 앞서

13) Andreas l)orpalen, “ Marxism and National Unity: Th“ Case of Germany ,'‘ Review of Politics ,

(October , 1977) ‘ p.G13 ‘

14) 정용김， 「분단국 봉일론 J . p.157.

15) 서병철， 「통엘‘당 위싼 동·서석 판계의 쏘명J . (서울:지식산업사. 1988)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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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東 • 西獨온 이미 많은 非정치적 .ilL뷰흘 실시하고 있었다.

우선 東 • 西獨의 정치적 관계의 발전과정을 셜명하고 나서 非정치적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東 • 西獨의 정치적 관계의 발전과정

東獨은 西獨의 對東歐 접근정책에 대해 반때했는데 1967년 東獨은 동구 국가

뜰에게 西.獨이 全 獨速올 유일하게 대표한다는 주장을 버려고 東獨을 주권적

평뚱 품가포 인정할때까지 西獨파의 판계릅 향상시키지 말라고 경.IL했다.삐

이러한 東獨화 노핵에도 불구하고 西獨의 동방정책에 때해 루마니아와 유고

등 동유럽 국가플 중의 일부는 호의적인 반용올 보였다. 西獨파 蘇聯의 접끈에

때해 東獨은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蘇聯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東獨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東獨올 고컵시젤 것이라는 두려융이었다. 그러냐 西獨의 大

聯政기간 종 브란프 외무장판은 東 • 西獨의 판계 정상화와 자유왕래， 공똥번영

을 통해 띤족동잘생율 유지해 나감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룩해 나가겠다논 단계

적 용웰정책윷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마칩내 東獨과의 ]頁上會談 개최에 생꽁

했다. 제 1 차 東 • 西獨 정상회담은 東獨의 에어푸런트( Erfurt) 에 서 개최되었논

떼 西獨은 獨適민쪽외 단엘성을 유지할 의푸가 있다는 것과 양복판계는 국제법

상외 일반원칙올 적용하고 상대방의 영역의 사회구조를 강제적으포 변경시키

지 않을 것과 獨邊 전체 및 베를련에 때한 4대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활 것

을 제안했다. 반변 東獨은 東 • 西獨간의 호혜 i정홍의 관계정상화와 西獨의 단독

대표권의 포기， 무랙불행사， 상호송연， 東 • 西獨의 UN가입신챙을 제의했는떼

東 • 西獨은 아무렌 합의없이 제 1 차 정상회담을 끌냈다 1 7 )

제 2 차 정상회담은 1970년 5월 西-獨의 카셀 ( Kasse l ) 에 서 개최되었는데 西獨

온 상호똑랩， 자쭈생존중， 폭력포기，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적용， 상대방의 때

표권행사 찢 대행급지， 국제기구에 동시가업올 제안한데 비해 東獨은 제 1 차

16) Engene K. Keefe ‘ et al. Area H ,“ndbook for East German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72) ‘ pp.172·173 ‘

17) 국뚱흉입원 똥일연수원， 「분딴국풍일문제.J. 1990,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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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제의한 내용옳 다시 제안하면서 東獨의 주권과 동풍권에 때해 강

조했다. 두차례의 정쌍회낚이 합의없이 종견되자 西獨은 東 • 西유럽푼제로 시

각을 볼려 독 • 소 불가침 쪼약 독 • 파 우호조약올 체결하변서 주변여컨율 조생

한 결과 1972년 東 · 西獨 基本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기본조약이 체결되기까

지 정상회담 2회 ， 장차판회담 70여 회 ， 딩릅局회담 200여 회 풍 2년간 많은 회담찰

개최했다. l g l 기본조약에서 ;東 , 西獨은 양녹의 동풍자격원칙， 모든 국가의 쭈권

i챙 똥 ， 상호독렵과 자주성의 존중， 영보보존의 존풍， 분쟁외 평화적 해결， 상주

대표부의 상호교환 등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때해 西獨과 東’짧은 해석올 달리했다. 西獨은 1민족 2국가

콘에 업착하여 東·獨읍 송인했<)나 東 · 西獨의 특수관계활 인정하는 국내법적

송인엄융 강조했다. 그려고 뼈獨온 이 조약찰 봉일로 가는 과도기적 깎정협정

요로 해석했따. 이에 비해 東獨은. 2밴족，2국가본에 입각하여 이 조약을 東獨 송

인의 종요한 계기로 삼았다.” 이와같이 71 뀔·조약은 민족깨념에 대한 東 • 西獨

의 상이한 해석의 여지룹 담긴채 양측이 봐협적표로 처l 결하게 되었다.

기본조약 체결이후 東 · 때獨은 1972년 6월 UN에 가입을 선청하여 1973년 9

월 동시에 UN에 가입허게 되었다. 1970년때 말부터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침

공， 폴란드 사꽤， NATO의 유럽에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으로 東 · 西獨간

선냉전이 시작되자 東 · 西獨은 안보에 위협올 받아 긴장완학유모의 필요성에

꽁감하면서 1981년 12월 제 3 차 정상회담올 개최했다 %0 1 이 회담결과 東 · 西獨

간의 교류협력이 꾸준히 진전되었다. 1985년 3월 蘇聯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

하여 개방 •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東 • 때간의 선떼탕료 시대콜 활용하여

西獨은 경제력올 바탕으로 對東獨 교류증진 및 개방유도블 위해 노력한 결파

1989년 11 월 호네커가 때獨올 방닫，하여 東 • 西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1987년 고료ll}조프가 西獨음 東獨 西獨과 상호협력에 합의했고 양복간

띄 판계발전의 여씌쓸 조성하게 되었다. 2l )

18) 외무부， 「판일연빙공화국개황J . (1991) , pp.191~192.

19) 앞의 책 , pp.193-194.

20) 국토통일워， 「팡 • 서독관셰범전과정 J ， pp. :15- 36.

21) 외무부， 「판엘연방공화국개황J ，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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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 • 西獨의 非政治的 교류

東 • 西獨간에는 분딴이후 제한훤 범위에서나마 비정치적 교류가 야한츠어지고

었었고 1970년때 에 東 • 西獨 관계의 진전에 따라 비정치척 교류가 활성화되

었다. 이러한 교류는 결파적으로 東 • 西獨옳 상호 개방시키게 되었으며 獨速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東 • 西獨간외 얀적교

류， 정제교류， 체육교류， 체선， 문화교류의 진전과챙윷 셜명하겠다.

a) A的交流

東 • 西獨은 분딴직후부터 연합국 관려 야사회의 합의(1 946. 1 0 )에 의해 연적

교.류블 실시하게 되었다. 인적교류가 베룹펀 봉쇄기간(1948 . 7‘1 949 . 5 )에는 꽉

히 제한되었으나 완전히 두점원 경우는 없었다. %Z) 1960 1션 대 에 東獨온 對서방

쩍려정책윷 추구하면서 베룹련 장벽을 구축 (1 96 1) 함과 향시에 교류룹 방해

했다. 1960 1션 대 말까지 東獨와 교류 억제정책은 기본적 R로 변하지 않았으나

西獨의 노력에 의해 西獨인은 연 1 회 4주깐 東獨에 었는 친척방푼 동베를련 1

일체류 풍 제한된 범위에서 연간 약 9만명 이 東獨윤 여행할 수 있었다 23 1 東獨

은 1964년 9월부터 연금생활자의 西獨여행올 허용해 주었다. 1970년대 이묘려

일방통행협정 ( 1 972 . 5 )파 기본조약(1972 . 1 2 )이 처l 결 됨 으로써 여행이 제도적으

로 확산되고 조건도 R게 완화되었다. 최근 東獨온 西獨주민의 東獨에서의 연

간 60일의 체류블 허용했고 西獨주민의 東獨땅문은 미려 東獨정부의 허가활 받

아야 했다. 西獨인들온 東獨에 있는 가쪽과 친지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

었다. 그러냐 비자 발규시 5마단크 ( DM ) 외 수수료와 방문지 거리에 따라 통행

료뜰 내야 되고 東獨체류 일수에 따라 1얀당 25따르크씩 계산하여 東獨화폐로

강제환금올 해야했다 24 ) 東獨언이 西獨율 방훈할 때도 東獨정부의 송인올 받아야

했다. 西獨온 東獨주민의 西獨방문시 아우런 제한없이 편의룹 제꽁했다. 1981

년 4월 25일 이주협쟁에 따라 東獨주빈의 西獨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처읍므로 東獨주민 8천명 이 西獨으로 이주해 왔고 최근에논 연간 약 3만명 이

22) 국로흉일원， 「동 ‘ 서독판계빨전과정J ， p.60.

23) 위의 해， p.60.

24) 국토풍일원， 「분단국풍일문채 J， pp.31-33



143

이주해 왔다.

b) 경제교류

東 · 西獨간의 경제교류는 “점령군은 獨速융 하나의 단일석 경제 통-일체로 취

급한따”는 포츠담 협정(1945 . 8 )에 따라 분단이후 지속되어 왔t:f-. 또한 東 • 西

獨온 정치적으로는 때웹하면서도 영구적 분단올 회펴하기 뷔해 정제분야에서

나바 상호교류흡 유지하고자 1951 년 9월이l 베릎련 협정플 체결하여 경제.:UL뷰는

계속 확때되었으벼 東 . iL띄獨 ;관계의 설침적인 기초기 되었다 Z5 J 이려하여 1972

년의 기본조약 체결전에는 소규모외 경제.iiI류가 실시되었뎌 기본조약 체겹이

후 딴일 정제단위 원착하에 東 · 西獨간띄 무역은 외곽무역이 아년 국내교역으

로 규정되었고 무관세원칙을 바탕으보 경제교류룹 본격적으‘로 설시했다. 西獨

은 東獨에게 차관기간의 연장 등 많온 혜텍을 제공했다. 최근 東 • 西獨 경제 jll

뉘-는 확때되어 東 • 西獨간의 연간 jlL역 량은 매년 200억 U~5，~크 (120억 달러 )에

달하며 상호수출엽이 균형되어 왔다 Zb ) 이려한 경세교류는 언적교류와 함께

東 · 西獨 통일올 촉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사꾀었냐.

CJ 체육교류

東 · 西獨은 분단이래 세육교류뜰 계속 실시해왔다. 1955년 옵련픽 탄일텀 구

성어l 합의하여 1956년 멜버른 올핍픽대회. 1960년 로따 올림픽 대회. 1964년

동갱 올렴픽 대회에 東 • 西獨 딴일템요-~료 참가했다. 그러나 束獨선수플의 망I생

과 탈춤사건이 자주 반생하자 좋단되었다 27 ) 西獨은 뭔헨 ~알렴픽(1 972 )에 東獨

의 참가블 허용했jJ. 벼‘獨에사 개최되는 국제 체육때회에 東獨의 참가를 허용

했다. ] 974년5월 東·西獨은체육관계 규정에 관한의정서에 합띄함으로써 매

년 兩獨외 체육·인이 경기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으보써 교류가 셰계화 되었고

연간 西獨에서 40회 ， 東獨에서 30회 의 경기가 개최되였다 2R I

d) 체선교류

연합국 군쟁은 東 ‘ 西獨의 체신교뷰를 추진했으나 냉전기에 와서 1954년 東

25) 카길통일원， 「동 • 서옥판게받전파생 J . p.57

26) 국li동일 원， 「분단국풍일문씨 J . 1'1'. 36“ 38

27) 워 의 책 • p.39.

28) 난토풍일원， 「몽 • 서곽판제발전과정J .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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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의 우편에 의한 소포에 때한 규제와 1961 년 의 베활련 장벽 꾸촉 풍으로 체선

교류가 악화되었다. 1968년 「우변， 전화 소똥료 전산협정」의 체결이후 우편불

의 교류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었고 1972년의 기본조약의 규쩡에 따라 東 • 西獨

은 1976년 3월 우편협청올 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우편을 국내우편으로 취꼽하

여 처l 신 교류가 원활하게 되었따. 최근 東 • 西獨온 연간 약 6천만홉의 서신파

2，560딴건의 전화 통화수콜 기룩했고 연간 2，400만건의 소포플 교환했다 29 )

e) 문화교류

]972년외 기본조약의 규정에 따라 뿐화협정협의가 1973년 에 시작되었으나

東獨의 2띤쪽 2국가 2문화의 강조 풍으로 1975년의 제 5 차 회담이 래 중딴 되

었다. 30 ) 그러나 1986년에 東 • 멜獨이 분화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교류가 활생화

되었다. 예술분야에 있어서 東 · 西獨의 교휴는 기본조약 체결이후 그 횟수가

증가했으나 東獨은 西獨의 분화와 함께 유업될 자유사상의 파급윷 우려하여 례

쇄정책올 고수했다. 반면 西獨은 자유로운 여l 슐공연올 허용했다. 냉전기에 西

獨은 東獨의 정기간행물의 구목을 부푼척으로 제한한바 었으나 1966년부터 제

한을 완화했으며 1976년에 는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東獨온 전국 규모의 륜 신

분과 잡지만을 東獨에 보급시키도확 제한했따.

東獨은 西獨에서 간행되는 신문， 집지 중 좌익 혹온 비판적인 몇 종류와 전문

분야의 잡지만울 구룩하는 것윷 허용했는데 이는 자유화 물결의 파급올 우려했

떤 것으로 보여졌다. 3 1 ) 1950년대 이후 東獨언론인들은 西獨내에서 따국의 언론

인룹과 동풍한 자격요로 보도할 수 있었으나 西獨언론인플은 東獨에서 정상적

인 보도를 할 수 없었다. 기존조약은 특파원 활동올 보장했으나 西獨에서 보도

의 자유플 누려는 東獨특·파웬블과는 탕려 東獨특파원뜰은 東獨에서 상당한 규

제흘 받았다. 반면 東 • 西獨온 아무렌 제한없이 상대방의 T. V, 라뎌오 방송을

어노 곳에서나 자유돕게 시청， 청취할 수 있었다.‘2 ) 학술교류에 있어서 東 • 西

29) 위의 책· pp.70-71.

30) 위의 책· p.68.

31) 위 의 책 , pp.66-67.

32)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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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의 교류는 활받히 추진되었다. 西獨의 경비부담으로 東 · 西獨의 학자블이 참

여하여 獨遭語 때사전을 편찬했다. 이 사진을 토대로 榮 • 西獨온 언어의 이질

화월 막올 수 있었다 3:01 ) 東 • 西獨온 정치， 이I'll올로기 분야가 아년 자연과학 분

야의 학숲잡지 및 연구논총， 사전뷰 등의 발간을 꽁동으로 추진하면서 대부분

의 출판비용온 西獨이 부담했다. 저명한 학자블의 학숨강의 및 초청강의도 교

류되었는데 대부분 東獨학자될-이 西獨에 초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적의 교류

도 자유롭게 실시되었다. 東 · 西獨의 경우 학솔 및 연구기관간의 교류는 없었

으냐 개연딴워보 접촉이 이루어졌다.

3. 獨適외 통일과정과 그 성공요인

1989년 베룹련 장벽의 개방이후의 獨速의 통일 파정을 연구하고 獨邊풍일의

성공요언을 분석하겠따.

(1) 獨邊의 統 →過짧

獨適의 통일과정흘 통·일파정의 내부직 폭면과 외부적 츄변으로 냐누어 설명

하겠다.

a) 獨速풍일파청의 내부적 흡밴

東獨은 호네커 실각이후 크렌츠 ( K rentz )가 정권을 이양받고 여행의 자유화，

자유선거， 경제， 사회개혁 등·올 요구하는 東獨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베콜린

상벽촬 개방했으나 東獨주민룹은 지유선거와 공산당의 독점지배종식올 요구하

는 시위룹 지속함에 따라 크권!효는 퇴진하게 되고 개혁 온건파언 모드로

(Modrow) 총려 가 취 임 하얘 ;생 제 , 사회 개 혁 을· 통해 새로운 연 랩 정부의 구성

파 새로운 선거법 제정을 약속했다. 西獨의 콜 수상유 1989년 11 월 28일 3단계

107R 항 뽕일 방안올 발표했한더1， 그는 이 TJ] !'"J.. E_로 총려가 제안한 조약꽁동체

구상을 받아펼이고 1딴제로 東獨의 자유총선거 실시. 2딴계 포 통일윤 위한 과

도기적 형태로서 東 • 西獨간에 연합구조 형성. 3탄계로는 이룹 발전시켜 연방

33) 국토‘풍염원. r푼단놔봉일 운 제 J ， 1'1'.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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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촉하여 獨通의 통일올 이룩하며 이률 위해 의회 공용 협의체활 포함하

는 양목 자문위원회플 구성하여 정치문제룰 논의활 젓올 제시했다 . 34 l 이 통일

방안에서 西獨이 東獨에게 의료 빛 제정부분을 표함한 다각적 지원올 제뽕하고

東獨의 사회주의 통일땅(공산랑)은 정치범 석방 몇 시장경제 도입 풍 자구노력

올 할 것을 제얀했다. 또한 황독문제는 유럽뽕합과 東 · 西 관계 개선과 연계시

켜 설현하며 군축올 추진할 젓윷 처l 안했다. 東獨에서는 1990 1건 2월 모드로 수

상이 4딴계 똥일 방안올 발표했다 ;~ :J ) 이 통일 방안은 1단계 로 양독이 통일 연방

국가 결성을 위해 나토와 바프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여 군사적 중렵을 취하

고. 2딴계 로 양목이 경제， 화폐， 교통 및 볍활제도의 연합을 위한 협청올 체결

하며， 3단계 포 중앙 및 지방의회와 정부기구 풍을 팎는 꽁동정책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4만계로 공동정책기구에 양복외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통일을 실현

할 것을 제의했따. 또한 양복은 동시선거를 풍해 딴일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딴일헌법‘을 제정하며 단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연방형태의 獨j횡국가블 창출

한다는 내용의 제안올 했다. 이 제안을 콜 총리의 3딴계 107)j 항 똥복방안과 비

jJL해 볼 때 딴계적인 통얼방얀이라는 점과 쪼약 공동체와 국가연합윷 똥한 연

방제 통일이라는 접에서 기본골격은 유사했다. 그러나 東獨은 東 • 西獨의 나토

와 바프샤바 조약기구로부터 발퇴와 함께 연방제 중렵국울 지향하고 았으나 西

獨은 獨速의 중렵화블 강력히 반대했다. 모드로 총려의 통복안은 獨速외 재통

일에 반대해 온 東獨지도부의 획기적인 자세 변화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는

策獨지도부가 東獨국빈룹의 통일요구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

봇되었다파 볼 수 었다.

東獨의회는 1990 1션 1 월 28엘 東獨국민들의 혈망을 반영하여 3월 18일에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東獨지역에서한 처음으로 자유션거가 실시

되었다. 西獨 자매량들의 지원속에 24개 의 군쇼정당이 난렵하여 치환 선거에서

獨速 기민당을 중심으로한 獨適연맹이 48% 플 획득하여 숭려함으로써 용얼추

진의 기룹이 마련되었다 36 1 사민당은 22%. 민사당은 16% , 기따 군소정당뜰은

34) 중앙일보. 1989.11.19.

35) 서율선문. 1990.2.3.

36) 외무부， 「독일연방공화국개황.J.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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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플 획푹했다. 자유춤션이후 구성된 東獨의 드 메지에르 ( de Maisier) 선정

부는 자유 민주주의 하에 獨i짧풍일올 최우선과제보삼고 1990년 4월 24일 개최

펀 양독 정상회닦에서 똥얼의 前딴계로써 양팍간의 내적 통·일을 지향하는 홍

화， 경제， 사회 통합올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그려하여 1990년 5월 18일 東 ·

西獨은 봉화동맹 경제 사회 꽁농체 창설에 관한 조약에 쪼인했으며 이는 양복

의회와 비준을 받아 7월 2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 1 차 양국간에 국

가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서 西獨 기본법 23조에 업각하여 東獨이 西獨연

방으로 가입핍므로써 통·일이 던’성됨이 세시되었냐. 양꽉은 똥화 • 경세 · 사회

동맹찰 창섣하교 西獨 따르드'I.(DM )릅 공동，봉화로 하는 봉화동맹욕 섣립하여

냉‘獨의 연방온행이 중앙은행이 되며 경제동맹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정셰이며

시?회동맹의 줌요한 요소는 사회적 시장정제에 적합한 노동법펴 포판적인 사회

보장의 체계임이 제시되었다;\'/ ) 이보 인해 !차獨은 공산주의 세계로부터 자유민

주질서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가 규축되었고. 西獨 기본법 세 23조에 의한 東獨의

西獨으로의 편입의 기초삭염이 완료되었다. 東獨의회는 1990띤 8월 23입 西獨

기뀔·법 제 23조에 의한 10'월 3일 의 西獨으토의 東獨편입 결정 ;{11안올 2/3띄 찬성

(재직의워 증 294( 찬성 ) : 62(반대) : 7(기권) )으보써 가절원으로써 東獨은 10

월 3일료 그 콰가성이 소멸되었다:lk l 이어 1990년 8월 31 일 東 • I!따뽑은 봉합이

후애 실시될 양측의 정치， 법률， 제도 풍 전반적인 사회제 E룹 딴일화하기 워

한 통합조약에 죠인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싹 西獨 기본법 서1] 23조에 의해 東

獨은 西獨에 핀입꾀.:il 좀일 東獨의 수또 예정지는· 내l 른펀 이 되었다. 그러나 의

회나 행정부의 위치 전정은 통일 위로 미푸고 東 · 西獨간의 차이가 있는 낙때

볍 동에 대해서는 그 처리뜰 똥일獨速 정부로 념겼다 :~~l )

b) 獨速통얼 과정의 외부적 측면

제 2 차 서l 제 대 전 이 후 獨i쩍문제릅 종결짓는 평화조약이 獨遊과 전송 4개 국

(미 • 영 • 불 • 소)간에 세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 폈 • 西獨파 띠 ·

37) 조선열보， 1990. 5. 20.

38) 한겨 례 신문. 1990. 8. 28.

39) ~ξ선 일보 ，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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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볼 · 소) 외무장판회담을 풍해 獨速의 홍앨문제에 때한 해결을 보색하고자

했다. 또한 獨適의 똥얼푼제듭 유렵의 안보 및 평화풍제와의 불가분의 관계릅

맺고 있어 獨邊통일이후 군사봉맹체 잔휴문제 유럽안보협력회의 ( CSCE )문제，

유럽종합 풍 향후 유럽질서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獨遭풍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 1까. 獨速통일의 푼제에 합의하기 위해 "2 +4"회 담은 1990 1년 5

월부터 9월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제 1 차 2+4회 팝온 1990년 5월 5

일 西獨의 본에서 개최되었한더l 獨邊밴족의 자결권에 업각한 獨速홍일의 조속

한 실현에는 합의했으나 서방측은 기존 NATO 전략의 수정펴 NATO의 정치기

낳 강화촬 조건으로 통독외 NATO 가입올 제안했고 NATO의 플안에서 홍일문

제 해결 및 유럽안보유지의 입장융 강쪼한더l 비해 蘇聯은 봉일獨速의 NATO

가업을 반대했고 獨適이 양 동맹체제포부터 탈퇴하여 중랩적 지워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통목-이 NATO에 잔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東獨에 주둔하고 었는 蘇聯군의 완전철수 입장을 표명했다 40 )

제 2 차 2+4회 담은 1960년 6월 22일 버l 룹련에 서 개최되었는데 유럽의 신평화

철서 구축올 통해 유럽안보협력회의 ( CSCE ) 체제콜 제도화 할 첫과 이 체제내

에서 풍일獨適의 정치， 꾼사적 지위에 관한 분제듬 해결할 것에 합의했다. 그

려나 서방쪽은 풍일후 獨i횡 국가 쭈권의 완전회복파 뽕일獨速의 NATO 가입입

장윷 재확인했으며 蘇聯측은 4大연합국와 베릅련으로부터의 첼수， 봉일후 5년

의 과도기간을 셜정하여 풍일獨透이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홍사 회원

국지위블 부여받괄 것과 똥일獨遺외 군사력 상한선올 20만-25만으로 제의

했다 4 1 ) 獨速통일의 외적언 측면에 대해서는 獨 • 蘇 정상회담(코카서스 1990.

7.14-17)에 서 완전혀 실질적 합의에 이르르게 되었다. 북 • 소 정상회담에서

는 8개 항의 합의사향이 있었는네 그 좁요한 내용으로는 완전한 주권올 행사하

는 훔일獨速이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자선이 원하는 홍맹이냐 블롬에 가입할 수

있고 東獨주푼 蘇聯군이 3-4년 내에 철수흘 완료하며 西獨온 앞으로 있올 빈

회담에서 풍일獨遊의 병력을 3-4년 내에 37만명으로 감축할 것파 통엘獨邊온

40) 외무부， 「목일연방팡화국개황J， p.220

41) 위 의 책 •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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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생화학 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포기하고 핵확산 급Al협정에 홉의할 것 뚱

이 있었다 42 1

이려하여 蘇聯이 파거에 獨i행이 좋럽화 되지 않으면 안원다는 엽장올 포기하

고 NATO 의 전략윌· 수정하는 조건허에 獨i딸이 NATO 회원국이 되는 것을 허

용해 좁으로써 서방측과 太봐협을 하게 되었다. 蘇聯으보는국내의 정치 ·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獨速보부터 자본 • 고급기숙설비 동의 경제원조 제공과

蘇聯군 철수비용을 獨遇정부가 부담한 것올 西獨으로부더 약속받고 경제협력

체제 형성에 합의허면서 풍일獨i쩔의 NATO 기입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려하

여 獨i쩔통얼띄 외적인 측변이1 때해 완전한 설전적 합의에 이르르게 되었다.

1990년 7월 17일 파려에사 개최된 제 3 차 "2+1"회 담에서 는 앞서 복 · 소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전후 獨適 문제를 종결잣는 조약문의 초안올 작생할 것에 합

의했다.

1990년 8월 30일 23개 국이 참석한 번에서 열렌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

(CFC) 회 담에 서 西獨은 똑 • 소 정상회맘에서 합의한 ll~화 같이 향후 3-4년에

똥팍군의 상한션을 37만 [성 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따 H I 東 · 西獨펴 전·송 4개 국

온 1990년 9월 12일 .:'，'.스크바 on 사 새최뭔 “2 + 4"회 담올 열고 獨速통일의 대외

적 죠건블쓸 마무려하는 獨週에 관한 최-종 합의 조약에 tgi 언 했다 ‘ 이 최종 합의

조약의 내용은 대부분 독 • 소 정상회담에서 합의펀 내용윤 표함했다. 이 합의

조약에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풍독 곽정 규정 및 獨速의 평화션언， 똥일獨適의

몽뱅가업 권려 보장， 獨通의 化生放무기 세조， 보유 및 사용금지 둥이 있었다‘

또한 미 · 소 · 영 • 붉 4대국은 베룹련과 獨ji짧 전체에 때한 권리와 책임올 종결

함으로써 통일獨速이 완전한 주권올 회복하는 것을 명시했다 4;; )

이와강이 4차례 띄 “2 + 4"회 담파 목 • 소 ‘성상회단올 거쳐서 獨速의 때외적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42) 동아일보， 1990.7.8

43) 외무부， r똑웰 연방앙화피 새 황 I ， pp.222'-‘223.

44) 조 션 일.l;l_， 1990. 8. 31.

45) 동아일보， 19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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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速홍일의 成功要因，

베를련 장벽이 개방됨으포써 獨速의 통일은 완성되었다. 이러한 獨速의 똥일

이 생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올 준 내부적， 외부적 요인올 셜명하겠다.

a) 내부척 요인

獨速봉일은 東獨의 체제가 봉괴되고 東獨이 西獨으로 편입됨으포써 이루어

졌는데 東獨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언으로 우선 東獨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로 중앙집권적인 경제구조와 생산력 저하와 이로 언한 국민블

의 불만을 들 수 있다. 西獨과의 교류로 인한 東獨국빈블의 상송하는 기때를 東

獨외 경제체제가 충좀시키지 못함으로써 체제위기에 이료르게 되었다 4川 東獨

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Neues Forum 등 자유， 민주， 인권보장 둥 챙치，

사회체제의 개핵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릎 東獨정부가 딴압함으보써 체제 스

스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웅해 나갈 수 있는 체제 개혁의 기회블 상실하게

되었다‘ 171

이와 더볼어 東獨시띤블이 東獨정부의 억압적 조치를 탄펴하고 더 나은 생활

올 위해 西獨므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가 있었다. 1989 년 농안 약 30만t챙 이 西獨

으로 이주했고 베를렌 장벽 개방이후에는 하푸에 약 2，000 명 이 西獨으로 이주

했녀. 東獨의 西獨으보의 편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유 西獨체제의 장

점파 西獨외 통일 청책이라고 볼 수 있따. 西獨은 와회민주주의를 기초로 정치

적 안정，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제도플 설시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東獨보다 체제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西獨

은 접전적인 東獨과의 교류 협력;성책올 실시하면서 東獨을 인정했고 통일을 하

나의 긴 파정으로 생각하여 “접촉을 풍한 변화”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東獨과의

교류를 풍해 東獨의 개혁과 개방올 유도했다.쇄) 西獨온 東獨과의 관계가 외국

이 아년 민쪽 내부의 튜수관계임올 강조하면서 獨速빈쪽외 동질성이 유지되도

확 노력했다.

46) 외무부， 「‘옥일연방공화국개황J . pp.216-217.

47) 위의끌· p.217.

48) 위 의 관· 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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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부적 요인

獨i뽕으} 통일올 가능하게한 외부적 요인으로뉴 유럽에서의 동 · 서 진영간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블 중심으로한 평화꽁쏟체제의 ;정착과 고르바초프

의 개방， 개혁정책， 폴란 c . 헝가펴에서의 개혁운동의 성장， 유럽통합의 움직

업 등을 들 수 있뎌 49 )

최끈 유럽에 있어서 동 · 서 진영간에든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윷 위한 노력

과 청제 · 기술 협력으로 인한 상호이익 구쏘의 행성이 있었다. 통 · 서 진영간

의 문화교류， 방송 • 언론의 개방， 자유여행의 허용 등으보 접촉이 줍대되었고

고르바초프는 1988년에 선사고 성책갈 통해 蘇聯의 동구권에 대한 패권전략을

포기했으며 東獨의 개방을 촉구했다. 최근의 폼란드 • 헝가i'-l 동 동구에서의 개혁

운동외 성공은 東獨의 개혁운동에 많유 영향잘 주었고 헝가려가 햇i獨 국민들에

게 놔경을 개빙함으로써 백獨으로의 반룹환 수 았는 71 회 기 증대되었다. 바지

막으로 獨速의 꽁일은 유럽의 봉합의 문제와도 관랜이 되고 있냐. 최급 유럽깎

가들온 유럽의 냉전 구조둡‘ 청산하고 새포운 시장의 형성윌 풍해 경제적 통합

읍 달성하고 뎌 냐아가 정치적 꽁합을 모색히파 있다. 이떠한 유럽내에서의

동 · 서진영의 화협은 東 · 백獨 J콩일에 도 많은 영향윷 쑤였다.

ill .1힘 · 北韓의 統一政策과 周邊情熱

분란이후의 南 . ~t韓의 통일정책을 논의하고 南 · 北韓 관겨l와 한반도의 주

변정세에 대해 설 1칭하겠다.

1. 南 · 北韓의 통일정책

南i • 北韓의 홍일쟁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최근에 제시된 南 · 北韓외 풍

일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따.

49) 위 의 날.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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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부적 요인

獨i뽕으} 통일올 가능하게한 외부적 요인으로뉴 유럽에서의 동 · 서 진영간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블 중심으로한 평화꽁쏟체제의 ;정착과 고르바초프

의 개방， 개혁정책， 폴란 c . 헝가펴에서의 개혁운동의 성장， 유럽통합의 움직

업 등을 들 수 있뎌 49 )

최끈 유럽에 있어서 동 · 서 진영간에든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윷 위한 노력

과 청제 · 기술 협력으로 인한 상호이익 구쏘의 행성이 있었다. 통 · 서 진영간

의 문화교류， 방송 • 언론의 개방， 자유여행의 허용 등으보 접촉이 줍대되었고

고르바초프는 1988년에 선사고 성책갈 통해 蘇聯의 동구권에 대한 패권전략을

포기했으며 東獨의 개방을 촉구했다. 최근의 폼란드 • 헝가i'-l 동 동구에서의 개혁

운동외 성공은 東獨의 개혁운동에 많유 영향잘 주었고 헝가려가 햇i獨 국민들에

게 놔경을 개빙함으로써 백獨으로의 반룹환 수 았는 71 회 기 증대되었다. 바지

막으로 獨速의 꽁일은 유럽의 봉합의 문제와도 관랜이 되고 있냐. 최급 유럽깎

가들온 유럽의 냉전 구조둡‘ 청산하고 새포운 시장의 형성윌 풍해 경제적 통합

읍 달성하고 뎌 냐아가 정치적 꽁합을 모색히파 있다. 이떠한 유럽내에서의

동 · 서진영의 화협은 東 · 백獨 J콩일에 도 많은 영향윷 쑤였다.

ill .1힘 · 北韓의 統一政策과 周邊情熱

분란이후의 南 . ~t韓의 통일정책을 논의하고 南 · 北韓 관겨l와 한반도의 주

변정세에 대해 설 1칭하겠다.

1. 南 · 北韓의 통일정책

南i • 北韓의 홍일쟁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최근에 제시된 南 · 北韓외 풍

일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따.

49) 위 의 날.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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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韓의 똥일정책

1948년 8월 15일에 수렵환 대한번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열한 합

법정부라고 주장하변서 UN 감사하에 北韓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훤 그

왈외 때표를 때한민국 국회에 편입하판 흉일정책올 추구했다 SO l 南韓전쟁올 계

기로 南韓의 北韓지역의 흡수통일론은 무력똥일 또는 북전통일론으로 전환봐

었다. 그러냐휴전이 성립됩에 따라제 1공화국외 풍일정책은 UN총회의 결의

에 의한 통일방안올 다시 채택하게 되었다. 제 2 공화국에서는 제 1 꽁화국의

UN감시 하외 北韓딴의 자유선거 또는 북친풍얼론 대선 “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통일문제에 때한 다양한 방안이 각계에

서 제시되었늙데 혁신계와 일부 학생들은 南北交流， 협상환， 중렵화 통일혼 풍

융 플고 냐왔다. 1963년 출범한 제 3 공화국은 1970\년의 8·15선 언 이 았기전까지

는 큰때화와 자립이 통일의 첫 판계임쓸 강조하고 先건설， 後통일와 정책을 추

구했다. 그러냐 1970년 8월 15일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 쪽에서 남북한

간의 션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 구상선언올 발표했다. 8·15선 언은 제 3

꽁화국의 홍일정책의 핵심이 되는폐 과거와 통일정책에 있어서눈 때한민국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분에 北韓의 존재활 인정하지 않았으나 8·15

선언올 계기로 南韓온 北韓에 꽁산정권이라는하나와 사실쌍의 정권이 었다는

사실을 ql챙 했 jl 이 공산정권을 통일올 위한 때화와 협상의 때상으로 인정함요

포써 南 • 北韓 관계의 정상화와 평화꽁존을 통해 평화적 풍일올 이룩하려논 노

력옳 보여 주었다. S11 1971 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北韓적십자사에 대해 1

천만 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제의했는데 이 체의흘 北韓적십자사가 수학함으뭉

써 南北대화의 똥포가 열려게 되었고 1972년 7월 4일에 는 남 • 북 종동생명이

풍시에 발표되었다. 제 4 공화국은 평화적 풍일윷 워한 정책적 조치로 1973\년의

6·23선 언 ， 1974\녕 1월의 남북한 볼가침협쩡 체결， 1974년 8월의 평화통앨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1973년 6월 23얼 외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남북한이 서

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 젓， 北韓과 함께 UN에 까입하논 것윷 반때하지 않윷

50) 뚱·웰원. r1990 통일백서J (서윷 : 정문사， 1990), p. 20

5l) 위의 책， p.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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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호혜평등의 원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우려와 이념과 체제

룹 달려하는 국가툴또 우려에게 문호를 개방활 것올 제의했다. 이논 對北韓 판

껴l 에 서 南韓이 北韓을 결코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

정하여 똥일이 이룩펼때까지 南北의 두 체제가 평화적 관계흘 정렵해 나가는

것잘 의미했다 ~i 2 )

198] 년 3월에 출범한 제 5 공화국은 홍·일정책으로 南 • 北韓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방문과 南 · 北韓 정상회담 개최， 좁일분제와 南 · 北韓 관계 정상회담을 워

한 “띤쪽화합 맨쪽꽁얼방안”세의， 二l 려 고 민족적 화해와 선뢰릅 조정하기 위한

207H 시법실천 사업 풍올 제안했다. 이러한 제의에 北韓은 거부반옹율 보였다.

1981 년 1월 12일 국정연설에서 ￡ 대통령은 南 · 北轉 당국 최고 책염자 상호방

문을 제의했고 1981년 6원 5일 에 는 i평 화 통일정책 자문회의에서 南 · 北韓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외했다. 1982년 1월 22일 전 때통령온 ‘놔정연설

에서 “민쪽화합 맨주통일빙안”윷 제의했는데 이는 통·일 헌법을 제정， 총션거콜

통한 통일된 딴일국가의 완성판 제시했다. 또한 과도기적 조치로 南 • 北韓 기

본판계에 관한 잠정협정찰 체겹할 것올 제의했다 ;)3 )

1980년때 후반에는 脫冷戰의 국저l 정세의 변화가 있었는데 미 • 소 정상회담

에서 중가려 핵\11 사일 제안 협정， 전략무기에 때한 군축협상촬이 전개되었고

아프가니스딴에서 蘇聯군의 천수， 蘇聯의 개혁， 개방정책， 헝가려， 품란드에

서의 정치개혁， 獨適 똥엘전개 풍 곽제정세의 납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려한 가운데 제 6 공화곽은 1988년 ‘ 7 · 7특별선언’， 1989년 9월 ‘한빈쪽 공

동체 J봉일방안 ’ 등을 발표했다. 1988년 의 ‘ 7 · 7특별선언’에서 I헝韓온 南北대결

시때룹· 청산하고 폐쇄원 北韓 사회룹 개방으로 유도하고 상호관계를 협력관계

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南韓의 北韓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했는데

南韓은 北韓윷 경쟁파 때결， 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

용·하여 상호선뢰， 화해， 협력을 바탕요로 공농번영을 추구하는 민쪽 공동체의

엽원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또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 아래 남파 북에 두개의 처l

52) 워 의 책 • p.35.

53) 위 의 책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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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北韓의 현실척 존재활 인정하고 상호화혜와 협핵의

종친을 통해 민쪽 통합윷 지향해 냐가야 할 것왈 제시했다 54 ) 이 선언에서 南韓

온 南 • 北韓 판계릎 복렵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년， 똥일될때까AI ~ 잠정적 관

계， 쪽 한민족 공동체안의 특수한 판계로 보았다. 그려~ 南 • 北韓간외 교역융

국가간외 교역이 아년 민쪽 내부외 교역으로 간쭈했다.

1989년 9훨 11일 에 발표된 ‘한민족 꽁황체 용일방안’왔 남 • 북 ]賣上會談융

통해 민족공동체현장윷 채택하고 담 • 북외 공존공영과 민쪽 사회의 똥철화，

민쪽꽁똥 생활권의 형생 등을 추구하는 과도기적 풍일체제인 南‘北聯合올 거쳐

똥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릎 설시하여 통입국회와 봉일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완전한 똥일국가인 통일민주 공화국올 수립할 것촬 제시했다. 이는

봉일로 가는 중간단계포서 남 • 북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가운떼 딴일 민족사회

롤 형성， 마침내 하냐의 완전한 민쪽 국가플 이룩하여 통일을 실현한다는 점진

척인 통일의 집근파정을 제시했고 과포기적 체제포서의 南北연합하에서 납과

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냐의 지붕아래 연합의 형태로 꽁동의 이익올 추구하벼

남북한 관계는 국까와 국가의 관계가 아년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올 가

지게 된다 55 1 南韓은 이러한 南北聯合외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

국가를 건젤함으로써 정치적 풍합올 지향하고자 한다.

(2) 北韓의 풍일정책

北韓의 황일정책은 한반도를 共塵化하는떼 그 목표를 두고 었다. 이것용 다

옵파 같은 조선 노동당의 黨規에서 볼 수 었다. “조선 노똥당의 당면 복척온 전

국적 볍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띤주혁명의 과업올 완수하는떼 었으며 최종 목

적온 꽁산주의 사회활 건설하는떼 었다.”56 ) 여기에서 전국적 볍워환 한반도릅

가려킨따. 이와같은 北韓의 통임정책은 1970 1션 대 초 南北대화가 개최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7'4꽁동성 병올 발표하던 날 北韓 중앙일보는 “ ...조국 통일올

54) 위 의 책 • p.50.

55) 위 의 책 • PI" 78-80.

56) r조선강연년갑J (I 95 7년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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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하는더l는 i갱 화적 인 방도와 lJ 1 평 화 적 인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 혁명을 수행

하는데는 오직 유일하게 폭려적 방볍밖에 있올 수 없다”고 발표했따.

北韓이 봉일을 딸성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은 3때 혁 명 역량 강화 방칩이다.

이 통일전략은 1964 년 2월 27일 노똥당 중앙위원회 세 4 기 8차회 의 에 서 채택되

었다. 이는 또한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일·려 아료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김일생의 연설윷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조선 혁명의 전국적인

숭려”는 3대 혁명 역량의 준비에 닫려 있습니다. 첫째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

회주의 건설윷 잘하여 혁명기지를 정치 · 경제 • 군시-적으포 더욱 강화하는 것

이며， 물째로 남조선 인민블을 정치적으.보 각성시키고 갚분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쪼선의 혁명역 i량올 강화하한 것이며， 셋째로 조선언민파 국찌혁명 역량과외

단결옳 강화하는 것 입 니 다‘ "1)7)

1960년 이래 北韓은 풍일방안R로서 연방주의제도설 An 안했다. 北韓이 제의

힌 구체적인 연방제도의 模型은 1973년 6월 23일 박정젠 대봉평외 쑤和와 統 .

에 판한 특·별 외교정책융 발표힌 후 김일성이 |리 H 에 발표한 ‘고려떤방장화국’

의 제안에서 불r 수 있다. 이 제안에사 北韓온 I협 ..1t韓 대표보 구성되고 최고

인밴 위원회휠· 정상기구보 조직하여 南 • 北韓 집닫의 중추적 역할을 맏도확 하

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염무는 대략 3년 세 ‘보 나눌 수 었는데 제 l 단계는 경

제적 협혁을 통한 정치적 접근， 제 2 딴계는 팽화석 콩일 추진쓸 위한 담 • 북교

류， 제 3 딴제는 統-‘에 관한 상설기구 섣치와 南 • ~t韓 兵力 감축이었따. 北轉

은 또한 이 제안에서 「고i씌연방꽁화국」이란 國號아래 南 . ~t韓이 UN에 딴일회

원국요로 가입활 것융 주장했다‘ 58 )

이러한 北韓의 연방제 주장온 北韓의 기본 똥일전략언 한반도의 共塵化統

윷 성취하기 워한 수단파 전략으로 간주펄 수 있다. 北韓온 주한美軍 철수 풍

군사문제 해결올 남 • 북 연방제 심현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었다. 北韓의 統一

;생책은 담 , 북대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1984년 1월 北韓은 대 한민‘놔 정 부에 게 南 · 北韓파 美國을 포함한 3者회담옳

57) I 김 1"11 생 시 직 \. ! “ 」 서il 4 권 ( 념 앙 : £ 씬 ~ 낳당출판사 . 1968) , p.239.

58) j'!, {/c I. I 녁- 한 성 시 판J I 서 운 : 경 낚 디| 핵 교 낙풍문새연구소. 1984).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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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했다. 이와같은 3者회 담올 北韓온 中共을 흉해 美國에게 E명 군 사태가 었지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 처옴 제안했다. 그 이전까지는 北韓온 南韓의 참가

없이 美國파 직접 협상을 개최하겠다고 체안했다. 이와같은 3者회 당에 대해 南

韓온 南 • 北韓간의 직접협상을 우선 개최할 것파 北韓이 랭군 사태에 대해 사

과할 것올 요청 했다. 1984년 3월 北韓은 南韓의 요청올 반대하고 나서 다시 3者

협상을 열것올 제안했다. 여기서 北韓은 3자협 상올 개최하늪떼 았어서 첫째로

南韓요로부터의 美軍챙수률 위한 평화협정이 美國파 北韓사이에 체결펴고 그

후 南 • 北韓 상호볼가첩 조약이 체경될 것올 제얀했다. 이와갈홉 北韓외 요구

는 南韓에 의해 거쳤퇴었는데 그 이유는 南韓온 미군의 주푼이 韓 • 美 쌍호방

위종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美軍철수는 北韓이 간섭할 분체가 아니라고‘강

쪼했다 59 ) 北韓은 3자협상을 똥해 美國과의 직접 협상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에 南韓은 이와같은 北韓의 제안올 받아블힐 수 없다고 했다. 南韓온 南 • 北韓

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 四者 또는 六者회담올 개최활 수 있다고 말했다.

北韓은 1987년 1월 南韓에 고위급 정치 군사회담옳 제외했고 1987년 7월에 는

南 · 北韓과 美國01 참가하는 多國的 군축협상올 재의했다‘

1988년 11월 7일 北轉은 自수.的 평화통일왈 촉진하기 위한 봉엘지향， 외꾼첼

수， 군쭉， 담 • 북 당사자 협상의 평화보장 4원 칙을 발표하면서 l챙 화보장 방안

요로 단계적 美軍철수와 南 • 北韓군춤， 당면한 정치 • 군사척 때곁상태의 완화

를 제시했다. 60)

김일성온 1990년 1월 1 일 新年購에서 「남북한 당국 찢 ;생당 수뇌굽 협상 회

와」를 주장하면서 낚 • 북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푼제활 협의할 것올 제의

했다. 또한 1990년 5월 24일 최고 인민회의 제 9 기 1차 회의에서 施政演說올 똥

혜 조국통압 5개 방침을 체의했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조국

풍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떤옳 위해 남북한 불가침 선언채택，‘ 北韓파 쫓國간

평화협정체결， 南 • 北韓의 단계적 군비갑촉， 핵우기와 美單철수률 제외했고

남북한간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 하냐와 의석으로 UN꽁동가입 ， 당국간 비

59) The Kareα Herald, March 14, 1984.

60) 퍼포통일원， 「남북한 군축관련 주요제의 J (1990 ),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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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간 외사플 반영하는 金民族的 때화발전，죠국통일옳 위한 金民族的 홍입전

션협정을 제안했다 6 1 )

1990년도에 둡어와서 北韓이 본격적으로 정치， 군사문제틀 거론하면서 주한

훗軍철수를 위 한 한반도 군축， 南 • 北韓 볼가침 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t韓의 31껴 혁 명 역 량 강화좋 곽제작 혁명지원 역랭: 강화는 국제정서l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에 부딪치고 었으므로 北韓의 기존 통일정책에 있어서 ~ 수정이

붉가펴한 상황에 것으로 평가펀다.

2. j혐 • 北韓 판계

1970\펜 대 美’ • 蘇외 데탕프와 줌국의 美 · 日접근과 함께 국세정서l가 긴장완

화의 움직입이 나타나는 가운데 南 · 北韓간의 때화가 시작되었다. 南 • 北韓띄

관계의 발전파정과 비정치적 고1류에 때해 논의하겠다.

(1) 南 • 北韓 관계의 발전과정

1971 년 8월 南韓의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쪽 재회틀 워한 남 • 북 회담 개최

의 제안윷 北韓이 수팍함으로써 南 · 北韓의 협상은 시삭되었다. 1970연때 의

개최되었요나왕래하변서서울파 평양올적섭자 本회담온1.--1- • .1경L
]:] ‘ 1 모두 7회

1973년 8월 20일 北韓 측온 일방적으보 l휘北對듬줌으l 중판을 선언했다

그후 1984년 8월. 전두환 때똥팽이 붉·자.ill-역꾀 경제협편을 北韓에 제의하면서

이에 이어 1984년 9월 Jt韓이 南韓지역띄 수재민을 위한 수재볼자 제공을 제의

해 오면서 남 ‘ 북 적십자간외 접꽉이 뎌시 이루어지변서 제 8 차 본회담이 서용

에서 개최되었따. 세차례에 걸쳐서 본회담이 개최되었고 11 치 본회담을 1986년

2월 평양에서 개최하기포합외했으냐「탬 스펴려트」훈련잘구설로 ~t韓은 南北

때화룹 중단한다는 성l:M을 발표했다.

1970년때 초에 南北 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더l 南北 실무자간의 l:l]멸 막

후교섭이 성사되어 南韓의 이후략 중앙정보부장과 北韓 보동당 조직지도부쟁

61) c;; 보통일 원 . I {l 입 생 시정연섣J .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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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쭈간에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룹 제기로 1972년 7월 4일 서올과 평양

에서 담 • 북 공봉성명이 동시에 발표펙었고 南 • 北韓은 자주， 평화， 민쪽 대란

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옵 뿐만 아니라 납북한 사이의 제반붙

제룹 해결하기 위해 南北조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때감축， 군수불자 반업종지， 美國과의 평화협정 체결 풍 군

사문제 우선 해결을 쭈장하고 60-707» 정당 사회반체에서 ZfZf 5-20명 의 대표

와 각계각총 인사로 구성되논 南北쪼젤위원회의 확대 개편올 주창했다. 62 ) 또

한 北韓용 南北조절위원회와 병행하여 「南北 정치협상회의」와 남 • 북정당， 사

회단체 연석회와의 소집을 강조했고 주한미군철수， 南韓의 반공정책중지 풍의

전제조건올 내세우떤서 1975년 5월 南北조절위원회의 회담올 일방적으로 중딴

했다.

1990 t칸 에 와서 꽁식 적인 南北高位級 회담(총려회담)이 3차례 에 결쳐서 개최

되었다. 제 1차 고위급 회담에서 南韓은 상호체제 인정 빛 존종윷 포함한 8개

항외 합의서를 제시했다. 남북한의 정치 • 군사적 대결상황 해소와 교류 협력

푼제릎 병행해서 토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北韓온 회담에서 줌수

되어야 할 3개 원 칙 과 UN가입 문제 ， 댐 A펴 려트 문제， 구속자 석방풀제의 3개 항

의 긴급 의저l 칠 해겹하자고 주장하변서 주한 미꾼철수， 혜무기 철거， 군축 풍

정치 • 군사적 푼제가 근본척으포 해결되면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업장을 제시

했다 63 )

제 2 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제 1 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업장과 방안플을

합의서 형때로 만뜰자는데 대해 일치된 입장윷 보였으며 ~t韓01 南韓측 기본합

의서 내용 웰부룹 수용한 볼가침 선언융 제시한데 비해 南韓측온 北韓이 제시

한 뽕일 3원 칙 파 불가침 선언 내용올 수용하여 「南北간의 화해와 협핵올 위한

꽁동션연」원 제시했다.

남 · 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쌍방의 업장이 분병해졌고 상호 합의 접 도출올

워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풍요성옳 갖고 있다.

62) 통일씬， 「북한개요 ’ 9 1 J ( 서 울 : 문학싼 l， p.465.

63) 위 의 채 •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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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회맘에서 南韓측온 「南北 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띤서 先기본합외서 채택， 현 J불가침 문제 협의 입장올 취했고 北韓은 불

가침 문제 해결， 美國과 평화협정체결， nli근 철수를 주장하면서 「南北 볼가침

과 화해협력 선언!J뜰 채시했냐(\ti l 이로써 낚북한이 기본 입장윷 고수함에 따라

별로 본 성과릅 거두지는 못했다.

南 • 北韓 관계 벌전의 증요한 계기가 되는 南 • 北韓의 UN가입 이 1991 년 9월

17일 제 46차 UN총회 에 서 승인되었다. 이로써 南 • 北韓의 UN황사 가엽 이 이환

어졌는데 이릎 계기보 南 • 北韓은 UN에 서 의 상호협력과 대화룹 통해 신뢰룹

구축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엘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 년 9월 25임 南韓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안과 北韓의 고

려연방제를 싼계적으보 함께 묶을 수 었올 것이라JI 뉴욕 특파원블과의 간담회

에서 발했다. 65 ) 그는 남 · 북이 통일 판계플 밟다보면 국가연합(南韓주장)-연

방제(北韓주쌍)→정치적 통합상황 o i:감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南北 3단계 풍

일안을 지l 시 했다. 이러한 통일논의가 1991년 ]0월 개최휩 예정인 저1 4 차 고위

급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南 · 北韓이 UN가입 올 계기로 상호협벽하한 자

세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논의할 것이 기대된다.

(2) 南 · 北韓의 非政治的 교륜

南韓에서는 南 • 北韓간의 교류 협력올 법적 제도적 측멘에서 뒷받침하기 위

해 南北교류 협력에 괜한 볍륜안월1 약 1 년 반에 칠치 논의한 끝에 1990년 7월

국회 본회 의 에 서 봉과시 켰다(in ) 아울러 南北협 벽 기 급법 안도 동시 에 통·과되

었따. 이는 남북한의 jiL뷰와 협력융 실시함으로써 민족 공동처l룹 회복， 발전시

키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얘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이푸아지게 되었다.

北韓은 轉 · 蘇 정상회담 ( ] 990 . 6. 4)을 계기로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굽변하고

있는 가운데 제 1 차 南北 고위급회담(1990. 9 )이후 南北교뷰에 대해 때도변화

64) 위 의 책 • p.473.

65) 초선일‘다. 1991. 9. 26.

66) 통일웬. '1990 뚱힐백서J . pp.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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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취했다 67)

이려하여 1990변에 는 많은 교류가 실행되었다. 6R 1 1 9 90년 12월 말 현재 이산가

쭉 상봉의 25건과 325 명 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1988년의 7·7 선 언올 계기로 재

외국민의 청우 400명 이 北韓올 방문하게 되었다.

1990 1년 9월에 개최훤 제 11차 북경아시아 경기때회에서 南北 단일댐 구생 참

가를 위해 단일탬 구성과 판련된 107~ 항의 기본사항과 딴일탬 공동 추진 기구

구성， 운영방안에 때해 의견 일치를 보았으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보장 푼체

에 의견이 대렵되는 가운데 회담은 결렬되었요나 69 1 북경 아시안게임기간중

南 • 北韓이 공동웅원윷 했고 1990년 10월에 는 뉴욕에서 제 1 회 南北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1990년 10월 평양의 「범민족 똥일 음악회」에는 南韓의 국악인과

취재인이 17탱 참가했다. 또한 「南北통엘 촉꾸 때회」가 1990년 10월에 서올과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에서 1990년 12월에 열렸던 90 송년 풍일 전통읍악회

에는 北韓의 웅악인 33명 이 참가하여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쪼생

했다‘

南 • 北韓 학자간에 제 3 국에서 열려는 국제학술회의에서의 접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산가쪽의 상봉이 블어냐고 있다.

對北 경제개방 조치 ( 1 988 . 1 0 )이후 南 • 北韓간 불자교역설적은 3.278만 딸러

에 이르고 있으냐 아직온 口本 • 중국올 통한 간접JiL역 탄계에 따볼고 있다 70 1

이와같이 非정치적 분야에서의 민간인 교류늪 아직은 소규모 °1나마 활벨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3. 한반도의 주변정세

南韓에서는 1988년 7월 7엘의 노태우 대통령의 홍일 판련 특별선언 이후 蘇

67) 풍일웬， 「북한개요J . p.476.

68) 앞의 책 • pp.476‘477.

69) 통일원· r1990 풍일백서 J . pp.161-166.

70) 똥일원， 「북한개요 I . pp.4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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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 종공， 동유렵 국가들과의 관계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확

여 北韓도 美 ·D 과 짧은 접촉과 교뷰활 설사하고 있다. 이와갈온 南韓의 북방

정책의 추진과 it韓의 美 • 日과의 접촉은 南 · 北韓에 대한 강때국외 교차송인

의 분제로 이어지고 있다.

1989년 2월 헝가리가 南韓과 외교관계룹 수렵한 이후 현재까지 南韓온 통유

럽의 각국과 외교관계룹 맺게 되었고 동유럽국가중 알바니아률 끝 o 로 모두 수

교룹 맺게 되었다. 이와같이 북빙외교의 첫단계인 동유렵국가와의 외교판계 수

렵온 매우 성공적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 • 소의 南韓송인은 美 · 日의 北韓

송인과 같이 많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北韓은 강때국의 南 • 北韓 교

차송인올 거부하고 있다. 아직~- 南 it戰爭으로 인한 南 · 北韓간의 불선이 南~t

對話의 진전을 자해하고 았는· 이상 강대국의 南 • 北韓 교차승인은 많온 제한올

받고 있다. 그러면 南韓의 북방외교와 北韓의 美 • 터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韓國의 北方外찢

韓國띄 북방외교는 기본적?로는 南韓의 중 · 소와의 판겨l룹 의 111하고 포괄

작효로는 南韓의 중 • 소 등 공산국가룹 및 it韓과의 관계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과 공산제국과의 판겨l는 이미 1973년 6·23선 언야후 개선이 되었으냐

1988년 7월 7일 노대똥령의 특변선언이후 활발허 전개씩었뎌 jl 볼 수 있따.

1980년 대 후번에 있어서 국제정치한 선녀l탱트 시때로 블어가게 되었뉴데 이

와 관련하여 1985년 蘇R짧은 고르바초프집권이후 개핵과 신사고에 의한 때외개

방정책올 추구했P 며 1988년 6월 ， 미 · 소는 증거려 미사일의 폐기활 합외했고

1989년 5원 ， 중 · 소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라한 긴장완화외 추세와 관랜하여 노대통령의 7·7선 언은 통일관련 6개 항

올 채안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상호선뢰룹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꽁

동체라는 인식하에 대겹의 관계룹 ;.(.1 양해 야 할 것올 강조했다 7 1 1 또한 한반도

71) r동아일보J ， 1988년 7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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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명 화룹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南韓은 北韓이 美 • 日 풍 南韓의 우

방국뜰파 판계플 개선하는데 협조활 용의까 았으며 南韓은 蘇聯， 중공을 비롯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올 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韓國의 북방정책의 풍요한 북표종의 하나는 남북한관계블 개선시켜 평화척

통일 71 반올 조성하는 것인데 南韓온 북방외교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강때국의

담북한에 대한 교차 송언을 촉진시켜 北韓을 개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띄었다.

7'7선 언 이후 南韓파 동유럽국가들의 관계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1988

년 8월 南韓파 헝가려는 상쭈대표부 설치에 판한 협정을 체결했고 同年 10·훨 상

뿜대표부룰 양국 수도에 설치했다. 이어서 1989년 2월 南韓과 헝가려는 외교관

계플 수렵했다. 이에 때해 1988년 10월 南韓과 헝가리가 상주때표단의 교환성

치릅 밥표하자 北韓은 헝가려 주·채 北韓때사를 소환했으며 헝가리와의 외교관

계룹 딴젤하겠다고 위협했따 n l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韓은 헝가려와의 수교이

후 폴한드， 유고， 체코， 불가c~아， 루마니아와 외교관계를 수렵함으포써 이들

국가뜰과 새로운 관계블 정렵하게 되었다.

南韓과 蘇聯의 판계는 1989년 12월 韓 · 蘇가 영사판계 수랩에 합의함으로써

경제적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 3웰에는 겁영삼 민자

당 최고위원의 蘇聯방분이 있었다. 1990년 4월 띠 • 소 외무회담에서 蘇聯의 한

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이 있었는떼 蘇聯 세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은

「南韓의 주모스크바 영사처에 때사릅 파견한 것은 외교판계릎 원한다한 정표」

라고 말함으보써 사실상 蘇聯이 南韓과의 외교판계 수렵을 원하고 있음올 암시

했다. 73 ) 더욱 蘇聯온 「한반도 사정옳 더욱 잘 파악하게 되었요며 |南 • 北韓 모두

와 관계플 갖고 있으므로 중채역할도 할 수 있올 것」이라고 발했다. 이것은 蘇

聯외 한반도 정책이 韓 • 蘇 관계의 발전올 통해 南 • 北韓 풍거려 외교로 바펼

껏올 예고하단 듯 했다.

北韓용 한 • 소 판계가 진전되자 이를 ;상력히 비난했다. 1990년 3월 19얼 北

72) 생세혀，~ ,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웅"， r국제 정 치논총」 제 29집 2 호 (1989) ， p.131

73) r조싼임.보J . 1990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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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종앙통선을 통해 김영삼 대표위워의 빙소복적이 「두개의 조선옳 조작， 분

열을 영구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년했다‘ 이이 1990년 4월 6일 노동신문 논평

에서 南韓의 對蘇 수교노력에 대한 비난파 蘇聯의 對南韓 관계에 대한 우려와

붉쾌감올 표시했다. 同口， 중앙방송을 똥해 .It韓은 蘇聯이 南韓을 ?l 정 하 2-1 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같이 北韓은 韓 • 蘇 수교룹 강력히 반대

했다.

최근 韓 • 蘇외 접급에 따라 北韓과 蘇聯의 관계는 악화되었는데 蘇聯 주간지

「논거와 사실 J (아르구멘 E O] 딱트이)은 최선호애서 Jt韓은 김임성이 「향일 빨

치산 부때」릎 총 A] 휘 하여 8*으포부 터 독립을 쟁춰했다_ll 주장하냐 실제로는

김일성은 蘇聯軍 때위보 「빨치산의 한 부때」듭 지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도

했다 11 )

반면 北韓온 蘇聯의 언본기판들이 최근 김일성 비판기사룹 비풋하여 '6-25전

쟁은 北韓의 남친으보 시 At랬다」는 니l 용의 기사관’을 연이어 게재하자 北韓은

평양에 주재하고 있늪 蘇聯기자틀의 취세환꽁올 사심상 봉쇄했뎌 "nd

韓 • 蘇단 19~)Q년 4월 24일 UN의 경제븐「별총회에서 첫 외무·차관회낚옴 갖고

양국간의 수교문제룹 lJ]룻하여 南韓의 UN기-입 문제 ， 양국간의 경제협펙 중진

방안 동올 눈의하였고 서울 요스 :::i 바주재 양국대표릎 동해 외무장관회담개최

름 위한 협의둡 진행하기르 합의했다 10 )

최끈 蘇聯 세계정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의 게오브그 쿠냐제 韓 ’

日 정치연구부장은 韓 • 蘇 양국은 정상화룹 향한 과정에 있 o 벼 현재 양국의

갖고 있얀 문제가 기술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4，F제 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 韓 •

蘇 관계가 蘇 · 北韓 관계에 l뷰정 적 인 앵향을 주지 않으며 蘇聯과 北韓온 관계

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냐. 또한 그뉴 蘇聯이 南 • 北韓올 두개의 주

권국·가보 보고 있다고 말했다1"/\

74) r조선 얻보J ， 1990년 4원 12일 .

75) r쪼 선 임-보J ， 1990년 4월 26일 .

76) r조선일보 j, 1990년 4월 26열 .

77) r조 선 입보J ， 1990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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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때똥령파 고료바초프 대통령의 韓 • 蘇 정상회담이 1990년 6월 5일

San Francisco에 서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韓 • 蘇 판계를 완전

한 수교판계로 밥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때

韓 • 蘇 정상회밤이후 6월 9일 노태우 대통병온 韓 • 蘇 수교와 轉 • 蘇 대홍령

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고료바초프 대풍령에게

전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7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노대똥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南韓내 어떠한 인사가 포함되어도 좋은 南韓경제때표단의 蘇聯방문

을 공식 초청했따 79 ) 이에 따라 8월초 수교와 겸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南韓때

표단이 蘇聯에 파견되었는데 韓 · 蘇 정부대표단은 韓 · 蘇 경제협력과 관계정

상화가 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외견을 같이 했다 80 1

E띠 어 韓 • 蘇는 1990년 9월 30일 유엔본부에서 韓 · 蘇 외무장판회담옳 갖고

양국와 수교합의 의정서에 서명하게 봐었다. 韓·蘇수교에 이어 제 2차韓·

蘇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었었는데 12월 14일 韓 • 蘇와 대용랭

온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외 냉전 종식과 평화좁일에 함께 노력하기

룹 1파짐 했으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군사력 사용배제，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룹 총한 신뢰구축과 딴계적 협력관계발전， 北韓의 개혁과 개방의 펼요성에

대해 인식윷 같이 했다. 고갚바초프 대통령온 北韓에게 핵안전 협정가입올 요

청할 것윷 다전했다 81 ) 최근의 韓 • 蘇의 공식적 관계의 수렵은 韓 • 蘇의 우호

와 협력관계를 한총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蘇聯은 韓 • 蘇 수교로 언하여 北韓이 고렵되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北韓에

대해 개방 압력올 가하는 한편 美國과 南韓에 때해서도 北轉과의 관계 개선올

촉구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관쯤되고 었다.

1989년 5월 중 • 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중 ’ 소와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관계

정상화도 진전휩에 따라 중공의 對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최근

78) r붕아일보 J ， 1990'녕 6월 5일 .

79) r똥아일보j ， 1990년 7월 18일 .

80) r풍아입보j ， 1990년 8월 4일 .

81) r조션 입보j ， 1990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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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 中관계는 질적， 양적으보 많은 발전잘 하고 있 6 며 과꺼의 간접교역의 형

배가 직접교류의 형 En ~ 전환이 되었다. 韓 · 中의 비공식적인 발전에도 불구하

고 韓 • 예l 간의 공식적인 발전유 北韓과 중국의 관계와 중국의 풍일원칙에 의해

많온 제한을 받고 있다 H2 )

北韓어l 때한 중 · 소 경쟁판제가 븐，본적 R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유 北韓에

때해 蘇聯보다 볼려한 엽장에 있다. 蘇聯은 北韓에 대해 경제력， 군·사력원 영

향벽의 수딴으로 사용한 수 있요냐， 좋공은 北韓에 대해 ;껑저l 작 ， 군사적 지원

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외..ill적 지원빙식에 의촌할 수밖에 없고 이모 인해 중공은

남국의 공식 적 인 관계 발전에 있어 서 ~1t韓읍 고려하지 않올 수밖에 없다. 南 •

北韓 관계에 발진이 없는 한 좁공은 南韓파의 공식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얀다.

1990년 3월 좋국펴 韓國은 서울과 북경에 부역때표부를 섭치하는 문제플 놓

고 회담찰 가졌으나 협상을 분류하기보 견정하였다 Ho i 南韓은 영사기능융 수행

할 수 있는 꽁식적인 대표부· 설치둡· 요구한 데 비해 중공은 외교적 엽무를 수행

히지 않는 정부차원이 아년 민간차원에서의 사무실 개설윷 주상함으보써 협상

이 결헬되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 20일 j南韓파 좋공외 무역패표부 교환 설치에 때한 합외

가 이루어짐R로써 韓 • 中 관계애 획기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건l 되였다. 韓 • 中

은 무역대표부 설치에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무역때표부에 사실

상 외교공판의 기능파 특권찰 부여키포 하는 내용의 비공개적 양해각서 교환이

었음으로써 이는 무역대표.부가 형식상으로는 민간차원의 기구이냐 설질적 내

용은 공적인 성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H' ) 무역대표부의 설치가 이‘한어지게

된 배겸에는 북경 아시안게임에 대한 南韓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중국과 北韓띄 관계와 두개의 종각읍 배격하는 종공의 봉일정책이 두개의 南

韓01 전제되어야 하는 韓 • 中의 관계정상화룹 제한시키고 있으나 轉 • 蘇 수교

82) 박푸획， “중공의 對센반L: 정책피 한 • 중관게”， pp.83…RS.

83) I 죠선일보J ， 1990년 3월 12연 .

84) I 한 괴 임보J， 1990년 10원 2J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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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한딴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韓 • 中의 꽁식적 관계가 日 • 北韓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실현휠 가능생이 있다고 본다.

(2) 北轉파 美 · 口 판계

南韓으1 북 t상정 책 이 南韓의 일방적인 對중· 소 접근올 의미할 경우 北韓은 소

외감을 느끼고 이룹 강랙헤 저지할 것이므로 南韓은 7·7선 언에 서 한반도의 평

화블 정착시킬 여전올 조성하기 위해 北轉이 美 • 日 풍 南韓의 우방국과외 관

계블 개선하는네 협조할 의사가 있읍을 표시했다.

형풋園은 한반도의 낀장완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4 평화콜 추꾸하면서 동북

야에서의 蘇聯의 팽창올 저지시키려 한다. 美國의 대北韓 정책온 미 • 소의 관

계에 따라 변전했다. 즉 美國은 미 · 소간의 냉전시때에는 北韓에 대해 강경노

선을 취했고 데탕트 시기에 있어서는 北韓에 대해 유화정책올 취했다.

美國은 北韓에 데해 담 • 북대화의 진전잘 美 • 北韓의 때화의 전제쪼건으로

셰시하고 있다. 훗國은 ~t韓올 개방시키고 北韓과의 관계릅 개씬함으로써 한반

도에서의 蘇聯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北韓올 蘇聯보나는 풍공의 영향권 안에 붉

어가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85 ) 또한 美國은 강대국의 넙북한 교차승인과 남북

UN동시 가입올 추진하고자 한다. ~t韓은 한반도 문제를 美國과 직접 논의함으

로써 北韓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南韓올 국제적으로 고랩시키벼 轉 • 쫓 관

계플 약화시키려고 한다. 1984년에 채택된 합영법이 많온 성과블 얻지 봇해 美

國과의 접촉에서 쫓國의 자본과 71 쏠을 유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86 )

美國은 1988년 10월 北韓에 대해 다읍과 갈은 완화조치룹 취했다， 871 (1 ) 美國

인의 北韓지액 여행완화 및 학술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허용 (2) 식량， 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교역허가 (3 ) 北韓의 미입국 비자발급 규제완화 (4) 北韓 외교관

과 비공식 때화 허용 등이다.

85) 백광열， “비놔과 북한판겨|의 변화추세와 천 1상” ， p.299.

86) 앞의 논문. pp.2H2-286.

87) 앞외 한문.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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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꽃國펴 北韓 외교관둡의 10여 차례 에 결친 접촉이

북경에서 있었다. 훗國이 北韓에 폐해 요구하고 있는 판계개선의 전제 조건줍

은 (1) 南韓전쟁 당시의 미군 유해 송환 (2) 대미 비방중지 (3 ) 테러려줍 포기

( 4 ) 南北대화 진전 ( 5 ) 南 · 北韓간 신뢰구축 조치 ( 6) 국제원자렉워원회

(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견 풍이다.써)

北韓파의 관계개션을 바싼다찬 것온 美國 행정부의 일판원 원칙이며 北韓모

1990년 美國파와 학숨 ilL류 및 횟國언블의 평양초청올 재개하는 등 활발한 대 1J]

접쪽올 실시하고 있다.

1990 1건 5월 北韓은 南韓전쟁 당시의 설종원 미군 유해 5구릎 판문점을 통해

꽃國에 송환함으로써 北韓이 지금까지 관계개선의 전제보 꽃國흑이 내세운 조

건 중의 하나활 이행하기 시삭했따는 점에서 美 • 北韓의 판계개선의 움직임이

쑤복원다. 이번 조치는 또한 北韓이 南韓의 북방외교와 성과 등으로 인한 외교

적 고랩을 펴하기 워해 때미 관계개선올 시도하고 였요며 유해송환 o 로 성의룹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J I

반면 北韓은 핏國 측에 (1) 美 • 北韓 대화창구의 격상 (2) 주한 미군 및 핵무

기 철수 (3 ) 빔 /，펴펴트훈련 증지 풍의 요구를 하고 었다.이J I 北韓온 한반도 문

재 해결에서 南韓을 당사자보 인정하지 앓고 美國과 직접 협상하려는 파거의

태도를 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레그 주한 美國때사는 1990년 5월 北韓외 허담 풍 고위인붙들이 학숨회의

참가 목적으로 美國입꿈을 선청할 겸우 비자가 발급됩 것이라고 딴하고， 그러

나 그틀이 美國 고위관려뜰파 집촉을 시도하는 것을 불허용한다블 美國정부의

방침올 밝혔다 91 ) 또한 북경에서 진행된 햇 · 北韓간의 접촉을 南 · 北韓간의 관

계개선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지 南韓의 북빙정책올 견제한다은;;<]

南·韓올 배제한 채 쫓 · 北韓이 정치협상올 델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따. 그

88) I쏘선 일보.J ， 1990년 5원 15일 ，

89) I d: 션 일 펴 J ， 1990년 5월 13웬 .

90) I조선일보J . 1990년 5윈 13일 .

91) I조선 일보J ， 1990년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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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그는 쫓國이 南韓의 북방청책올 지지한다고 설명했으며 韓 • 蘇 판계 개선

으로 언한 韓 • 美간외 갈둥셜올 부인했다 92 )

1990 1년 6월 韓 • 蘇 정상회밤에 이어 노대똥령과 부시 미 대통령외 韓 • 쫓 정

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쫓國이 韓 • 蘇간의 관계개션을

적극 지지하여 北韓의 개방파 개혁올 美國이 적극 유도하고 있음융 시사했다.

韓 • 美 두 정상은 南 · 北韓 접촉과 韓 • 蘇의 관계개선에 韓 • 美 양국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93 1

노때통령온 美 • 北韓간외 접촉 확때훌훌 南韓온 환영하며 美 · 北韓 접촉 확대

에 앞서 北韓외 핵안전협정 체결， 적화똥일노선 포기， 국제테러행위 포기 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홍령은 美國이 이와갈온 전제조건올 北韓

에 제시하고 있음윷 재확인했고 韓 · 美 방위꽁약에 변함이 없읍을 강조했다 9n

최근 日本과 北韓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美國은 북경에서 ~t韓파 접촉하고 었

고 美國은 지금까지 北韓에 요구해 온 국제테러 포기， 南北對話에 대한 성실한

자세 풍을 제외하고 핵 안전협정체결안을 관계 정상화의 요구조건으로 제시

했따. ~t韓은 이에 대해 美國이 ~t韓에 대해 핵 션제사용올 하지 않는따는 보장

을 요구해오자 美정부의 「비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불사용」이라는 일반원칙올

北韓에도 적용한다한 조건으로 北韓온 이룹 수용할 옵직임을 보였따. 그러나

최근 UN주재 北韓때사가 주한 미군의 핵무기 동시사찰을 제안함으로써 美國의

北韓에 때한 핵안전협정체결 요구활 비판하고 있다. 이와 판핸하여 1990년 11

월 제 2 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 北韓의 핵개발 억제에 공동노력할 것올 합외

했다 95 1

이제까지 美 • 北韓의 판계는 약간의 진전올 보이고 있다. 北轉은 이려한 쫓

國과의 교류활 제한원 볍위내에서 받아블이면서 그러한 교류와 관계개선이 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교차송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혁하고 었다. 南韓의

92) r조선 일보J . 1990년 5월 19입 ，

93) r동아일보J . 1990'녕 6월 7일 .

94) r동아일보J . 1990'년 6월 7일 .

95) r한국일보J . 1990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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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선언에 때해 北韓은 7·7션언 이 한반도의 분딴을 고착화시7' 1 jl 때외척으로

쌍방 우방국블파 Zf71교차접촉관계름 실현하여 「두개 조선」올 합리화 할 것올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9(i } 그려나 北韓은 i휘轉의 북방정책올 근본적으로 저지시

킬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南 ·北韓 관계는 강대국의 南 ·北韓에 대한 교차

접촉과 교차승얀의 블 속에서 개선되는 방향R로 나갈 가능생이 높다.

日本은 똥북아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南韓의 분방정책 추진에 따라 北韓파의

관계 개선올 위해 다싹적으로 노력하고 었다. 南韓온 7·7선언 이 있은 후 1988

년 1월 20일 H 本 외무성이 발표한 “ B 本의 때北韓 정책”고t 3웹 23일 우노 외상

의 중의원 발언에서 日本은 더이상 北韓에 때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윷 밝혔다.‘17 )

다케시다 日本 수상은 국회답변의 형식윷 똥해 日本정부가 北韓과의 판계 정

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뉴 입장올 파력하변서 과거 H 本띄 식빈지 지배에 대해

北韓에게 유감윤 표시했고 이에 때한 배상을 활 용의옳 밝혔다. 이것으로 日本

정부가 두개의 한국정책올 추진할 와도가 있읍월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8 1

이려한 日本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北韓은 日本의 비상급 지불에 때해 많

온 관심올 표시했으나 처음에는 디本J1}와 공식적인 판깨계선올 위한 적극척인

조치륜 취 하지 않았다 99 )

그러나 1990년 9월 김일성 北韓주석과 가네마루 H 本 전 부총려， 다냐배 사

회당 부위원장간외 3자회 담이 있었고 北韓과 日本은 삭빈지 지배에 때한 배상

과 사파， 경제지원， 日本선원 석방문제 풍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고 새로운 우

호관계룹 출발시 키 자논데 합의하게 되었다 1 00 )

또한 1990 1션 12월 17일 北韓파 日本은 1991 년 l 월 하tr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첫 회담 이후 4차례 회담올 진행사켰는데 北韓은 韓 • 蘇 접근에 따른 외교적 충

96) r로똥신분J ， 1988년 7웹 12얼

97) 박홍규， “북·방정책괴 한켜·의 對미 • 일 관계”， 「국제정치논총」 제 29집 2 호 (1989) ， p.113.

98) 신정현， “북한의 對日 관계 : 현황과 전망"， p.576.

09) 박홍규， 앞으l 논문， 1'. 113.

100) r조선일보J ， 1990년 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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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윷 완화시키고 경제적 고립올 탤펴하고 H 本 차본옳 도입합 펼요성올 인식함

o 로써 日本과의 협상윷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요로 보아진다.’ 01 )

이려한 北韓과 H 本외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노대봉령과 가0]후총려는 1991

념 1월 9일 轉日 정상회담에서 日 • 北韓 관계개선과 관련펀 한 · 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 北韓의 핵안전협정서명촉구， 北韓외 개방유모 뚱의 韓 • 日간 5원칙

윷 재확인했다 102 )

南韓은 이 u] ~t韓이 H 本과의 관계흉 개선하는데 협조활 의사가 있옵을 표시

했다. 南韓의 북방정책의 추친과 日本와 때北韓 접근은 韓 • 터간의 긴멸한 협

력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 한반도의 統一 가놓성에 배한 展望.

獨邊통일은 1972년의 東 • 西獨의 기본조약 체결이후 거의 20\션딴에 생공적

으로 이루어졌따， 1970 1션대 부터 봉일이전까지 東 • 西獨人블은 장기간홍안 상

호 교류와 접촉잘 똥해 상호 개방파 함께 상호 침투되었다.

그 결과 東獨人들은 공산체제의 U] 효율성 과 西獨 껑제 사회의 우월성윷 인식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蘇聯과 동유럽에서의 개혁운똥의 성공온 東獨A에

게 체제개협외 요구촬 하고 더 냐아가 西獨체제로외 통합을 요구하게 했다.

베룹련 장백 개방 이전외 東 • 햄獨의 홍일정책에는 많온 차이가 있었다，::1.

려나 베룹련 장벽 개방이후 東 · 西獨의 풍얼정책은 국가연합올 거쳐서 연방제

흉합에 이몫다는 점에 어느정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獨邊통얼 과정에 있

어서 종요한 계기는 東獨의 자유 총선거에서 獨適 기민당융 중섬으로한 獨適똥

맹의 송려였다. 이로 인해 獨i뚫외 똥엘은 앞당져 쩔 수 있었고 獨邊의 통일용

경셰， 사회， 통화 통합의 실질적 풍합과청을 거쳐서 정치적 봉합에 이료르게

되였다.

101) r조션 일보J . 1990년 12월 18일 .

102) r죠션일보J . 1991 연 l 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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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速 통일과 판련하여 한반도의 내부적 여건올 봉 때 동유랩에서 발생한 처l

제의 개혁은 北韓에 아직 영향올 미치지 봇하고 있다. 北韓은 외부에 때해 통제

릅 가하고 있고 南·北韓외 교류는 세한왼 범위에서나마 최근에 시작되었다.

南 • 北韓은 아직도 관계 정상화블 위한 잠정협정의 체결월· 이푸지 봇하고 있으

나 南·北韓의 봉일에 관한 정치석 협상은 南北高位級 회담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獨i쩔 풍일의 외부적 여건올 볼 때 東 · 西獨은 강때국:i1}의 관계 정상화블

1970년 대 에 이루었다. 강대국둡은 獨邊의 통일은· 원치 않았으나 베룹련 장벽

개방이후 민쪽자견의 원칙에 의한 獨邊통일올 불가파하게 수팍했고 다만 풍일

獨邊외 똥·맹 가입 분체릅 놓고 蘇聯과 서 1양측이 이견잘 가졌다， 이러한 운제도

西獨이 蘇聯에게 경제적 원조룹 제공해 줍으로써 蘇聯、이 양보하게 띄었다.

한반도의 경우 최븐 韓 · 蘇 정상회담을 계기로 韓 • 中 관계， 北韓:i1} 美 · 日

관계가 개션되고 있으나 北韓이 국제원자력 기구 ( IAEA )의 핵안전 협정서명

과 핵사찰올 거부함으로써 美 • 日과의 판계 개선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제 4

차 남 • 북 고위급회낚에서 北韓의 핵문제가 논의헬 예정이어서 만일 北韓의 핵

문제가 해결펠 경우 北韓과 美 ·R 과의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온 높아친다. 중

국은 北韓파의 오 랜 유대판겨1 때문에 韓 • 中과의 수교에 t:11 해 조심스러운 반웅·

을 보이고 었다. 韓 · 中 수교뉴 北韓과 美 • 日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따.

최근 南 • 北韓이 UN애 봉시 가입함으로써 꾀거의 적디1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보 발전혈 가능성은 높다. 南dt 고위급 회담에서 잠정적으로나마 관계 정

상화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고 南 · 北韓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별지 않은 장때에

봉일의 방볍에 때한 南 • 北韓간외 합의가 가능하려라고 본다.

그러한 미래에 때비하기 위해 南韓은 내부적으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올 이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본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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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憲法와 基續에 판한 冊究
_1캄북한의 權ftJ . 義務의 송제조향문제활 중심요로-

박 용 현(조선대)

〈要 約 文〉

1. 序 謝

分斷國의 統一問題에 판한 콰저l법적인 측변에서의 연구는 정치학적인 흑변

에서의 연구에 비해 부진한 설정이뎌. 불·폼 그풍얀 國|察法의 규율때상의 構大

와 國際法의 새 地zp이 운위되어져 온 것노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체로 國|際法

適用範圍의 新牛國에료의 橫大를 가려키는 것이었쓸 뿐I I 統 -問題릅 포함한 분

단콰 내부관껴l에 대한 국제볍의 적용가능성 문제는 녁히 일부의 f里論的 探索f'F

業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목을 받지 봇하였던 것이다. 또한 1978년에 채택원

「조약에 있어서 국가승계에 판한 비엔나협약( Vi enn a Convention on Succes~

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J과 1983년 에 채택된 「깎유재산파 꽁문

서 빛 외채에 관련된 놔가승계에 관한 U] 엔나협 약 (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 Archives and Debts)J 역

시 분탄국의 풍일을 연두에 푼 규정올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분단국의 통일문제가 국제법의 -n-융대상에 비추어 그블의

내부관계이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보 국제법과판 부관하다고 속단하였거

나， 아니면 제 3 국의 입 장에 서 보면 누 分斷體얀 모누 主權國家로서 국가간의

I) Wolfgang Friedman , Theι밴많낀융효브띤띤re of Inter떠tionitl L,l 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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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와 조갚도 q를바 없요므포 굳이 이블의 내부관계에 때한 국제법의 관

련성을 따질 펼요가 없다는 사각에서 얄 수도 었다 2 ) 또한 분단꿈의 똥일문제논

다븐 국제법 관껴l에 비하여 짧究需要가 相對的 少數性올 띠고 있기 때푼일 수

도 있다.

그려나 分斷國의 統一은 그 形態냐 內容 如何에 따라서는 國家承繼問題가 발

생할 것이고， 그 事案別 類型에 따라서는 제 3 국의 이해판계와 직결봐는 푼제

가 발생할 수 있는 국제볍상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우려꿇서는 동 · 서동의 統-에 이어 未久의 將來에 實現될 것으로 確

信되는 南 · 北統一에 對備한 諸般짧究 및 #홉置가 民族史的 집命인바， 統一憲法

上에 규정되어야 할 南北韓의 權TIJ義務의 承繼條項問題에 판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本橋는 위와 같은 요청에 부용하여 통일 헌법상의 납 • 북한의 권려 ·

의무의 승계조항문제를 국제법적인 똑변에서 검로함으로써 統-_....憲法의 基購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룹 위하여 우선 국가숭계에 판한 국제법규를 살펴본 후，

01 릎 담 • 북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겹토하고， 통일

현볍상의 남 • 북한의 권려 · 외무의 승계문제룹 考察하고자 한다.

n. 國家承繼에 관한 國際法規

1. 國家承繼의 搬念

국가송계 ( state succession) 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 또는 통치주체

자체의 변경으로 그때까지 통치하떤 先行國 ( predecesso r state) 의 조약 및 그

밖의 권려 • 의무가 承繼國 ( succes sor state) 에 게 송계되는 것윷 말한다 3 ) 다딴

國家屬繼란 國家繼續性의 반때휴면， 측 그 喪失에서 오는 문제를 다쭈기 때문

에 여기에서의 승계란 표현올 국가와 계속성 개념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왜

냐하변 똥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계속썽이라는 것이 있윷 수 없는 것이어서

2) 장효상， “퉁일과 국가상속.. r한국국제 법 학의 제문·제 J (서불 : 박영사. 1986) , 102.

3) 이탱조 • 이중번， 「국제법선강J { 서 울 : 일조각， 1990) ,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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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벌접 · 볼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계속성이 유지

되변 국가의 권려외무에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關家承繼 事由의 類型

승계사유란 1978년과 1983년 의 국가승계에 판한 두깨의 비엔나 협약에서 말

하는 이른바 “국가승계”의 발생이다‘ 즉， 관계국가-간이1 일정영역의 국제관계

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교대되 111f， 당해 숭겨l 국이1 의한 선행국의 권려 · 외무의

송계 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가 제기띈다. 이 사유는 편의상 몇가지 유 형으료 나

눌 수 있는 바， 領士 一좁G의 劃讓， 新生獨lL， 國家의 統合， 領土一部의 分離， 先

行國의 解體에 따픈 펀 以上의 承繼國 용I J設 등이 았다.

3. 條約에 關聯、된 國家承繼에 관한 til 엔나 協約

조약에 관련된 국가송계에 판한 III 엔나협 약 제 3 1:::ξ 및 제 34조에 의하면 국가

의 봉합 및 분리에 의해 곽가승계가 발생한 경우 선행국의 조약은 그대로 송계

‘놔에게 송계된다. 이것은 국가의 봉합 및 분'2-1에 의해 란생된 국가는 똥합 및

분V-l 이전의 싹가， 즉 선행국의 인격이 그때보 이진펀 기존국가로서 간주훨 뿐

이며 결코 새로운 법연걱체로서의 판생R모는 간쑤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同 協約의 이러한 태도뉴 스랴가의 통합 및 분려로 발생된 국가 자신의 이익

보다는 용합 및 분i!-l 이전의 국가와 쓰약올 체겸한 £.}방 당사국의 이익올 우선

고려한 것으로 국가의 통합 및 분>:oL.<oι 야기될 수 있는 법작 안정생의 저해를 방

지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션행국과 승계국 사이에 정치적 동일성

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고 있얀 동맹조약， 군사기지협정， 범죄쪼

인인도조약， 국제조직의 회원국 지워가 부여되는 조약 팡 정치적 성격올 갖는

쏘약은 당떤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젓이 원칙이다. 4 )

4. 國有財塵과 公文혈 및 外f責에 關聯펀 國家承繼에 관한 III 엔 L-} 陽約

4) 이 l잉 죠 • 이좋뱀， 상게서.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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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풍합의 경우 승계국은 선행국의 채무룹 부담한다(제 38조， 제 39조). 여

기서 맙하는 국가채무라 함온 균가와 국제조직， 그 밖의 국제법 주체에 때하여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션행·놔의 재‘정상의 의무플 뜻한다

(제 33조) . 따라서 개인채뭔자에 대한 채무는 이 조항의 적용범워에서 제외

된다. 이렇듯 전면송제의 경우에는승계국이 선행국의 채무룹 부냄하늪 것요로

보지만， 션행국이 제 3 국올 워해 또는 승계국에 때한 적때적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송계되지 않는E다 5 )

m. 南 · 北韓關係의 國際法 適用可能性

분단국에의 국제볍 적용 가능생 문제는 대체보 각 분딴체가 잠재적 전체국가

의 딴쪽때표권읍 주장하고 있고， 또한 국가와 유사한 정치실체가 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지금까지의 담북한 판계만 보더라도 양측

의 헌법은 영보조형e에서 상호국가생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대한민국헌법 제

3 조， 북한헌법 제 1 5조) 국가간의 관계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냐 국제법이

국가간의 관계반욕 1+율하는 것이 아닙이 이 P] 오래 전에 상식이 되였다는 칩을

상기해 볼 때， 오직 이러한 이유만으로 남 • 북한관계에 국제법의 적용이 전적

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똥일 이전의 동 ‘ 서독간에

국제법이 푼용펠 수 있다는 서복연방헌법재판소의 딴쩔이 있었고， 6 ) 동똑온

통 • 서복관계에 일반적으문 승인펀 국제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왔

던 것이다 7 ) 따라서 동 • 서뜩띄 경우에서 처럼 답 • 북한간에도 국제법에서 말

하는 국가의 송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반국제법의 적용은 가농하다고 보아야

한따.

5) 상게 서， p.152.

6) Stefan A. Risenfeld , book review ,md note of Fontes ]\lfis Gentium Series A, Section II ,

Tomus 7. Decision of German Courts relating to Puhlic International Law 1971-1975. E

Edited by Hermann Mosler and Rudolf Bernhardt. Berlin , Hiedelhcrg , New York: Spriner

Verag , 1979. Vol. 7: pp. xxi , 528. 75 A.]. 1.L( 1981), 186.

7) 장효상， 전게 k-문~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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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1991 년 8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t:Jj 한빈 국과 조선낀주주의인민

공화국의 UN가입 권고결의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 ( consen su s )로 채택하였

고， 동· 권jL결의에 의해 상정펀 한국펴 북 헌의 가입견의안쓸 제 46차 UN총회

역시 1991 띤 9월 17일 1597H 전회원국의 만장일치포 똥파시켰다 H I

이와 같은 규격한 상황의 변화는 낚 • 북한 썽빙이 상대방의 볍적 A1위애 때하

여 춰해야 할 태도의 변껑을 요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UN가입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는 점 ( UN현 생 제 4 조 l 행 )에 비추어 남 ·

북한온 상호 묵시적 곽가승인윷 하고 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갓은 남 • 북 한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보 펀냐는 뜻이다. 이처럼 양자간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

보 변질되었다는 점읍 생각힐 때， 넘 · 북한 관계에노 국제법은 녕연히 석용될

수 있다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봉다변 국·가승계에 관한 두 개의 협약이 분만국의 J똥일문제

블 고려하고 었지 않다고 보더과도 봉입행태에 [r~ 과서 는 협약상의 제윈칙윷 典

}爆基準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흡 알아야 할 섯이다.

N. 統一慮法의 |휘 • 北歸 權til · 義務의 If，繼條I폈 f해題

1. 承繼條項의 必要件

우려의 똥일이 어떤 행꽤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여러 변수 때문에 반정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통일띄 힘l 태 나 내용에 따파서는 놔가송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뎌는· 것퓨 불문기지의 사실이다 1렇다면 이 문제른 어떻게 해견할 것인

가? 불폰 위에서 싼펴본 바와 같이 남 · 북한의 UN통시 가입이라는 상황의 변

화 때분애 릭?가승계애 관한 누새의 협약에 띄한 직섭석 해결노 가능하따.:il

본·다. 그려나 승계국에 의한 선행국의 권i!.1 •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국세법상

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 E씌 운 실정과9 ) 분탄국의 특수쌍황원 고려

8) 마셜군노t nl 이 =L 무 Lj네 사 아 ， 1:: ·1 .!T- 아니 이 ， 파트비아， 에스모니아 동 5개 괴의 가입겸외가 일판 생정

되었다(동아일보， 199.1.9. 18, 제 1 변).

9) J. G. Starke, Iηtγod“cf:ψη to lnternatωηat L““’ (London: Butterworth>;, 1984) , p.311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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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일부 국가의 관행과 국가승계에 관한 두개의 협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

고 본다.

2. 先例

각국의 관행올 보면 국가승계에 관한 두개의 비엔나 협약을 첼때적인 준거로

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01 뚫 선례는 우려의 정우와는 다륜 쌍

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례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약

하다.

1958년에 이집프와 시려아가 풍일아랍공화국으로 똥합되는 법적 끈거가 되

었떤 깎정헌법 제 69조는 국가똥합 이전에 이집프와 시리아가 체결하였던 모픈

조약은 당초의 적용지역의 범위내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였다.

1964년에 당가나카와 잔지바르가 통일한자니아공화국으로 통합시 UN사무총

장에게 보땐 1964년 5월 6일자 각서를 보면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다륜 국가

냐 국제기구와 체결한 보둔 조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땅해 조약의 체결당

시와 적용지역에 한하여 계속 유효하다는 점윷 인정하고 있다.

1990년에 통웰을 이룩한 동 · 서목의 경우높 서목이 동·복올 홉수 통합하는 형

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홉수지역인 구 동복지역에 서독의 꿈제법상 뭔려 • 의

푸가 적용되게 되었고， 구 동목의 국제법상 권려 • 의무는 당연히 소멸되었요

나 속지적 성격올 갖는 권려 · 의무는 통일폭일에 송겨l 되 었다.

3‘ 承繼{傑項 試案f'F llX:의 制원1要因

현 단계에서 통일헌법상의 승계조항의 試쫓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變數물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었다. 統-외 形態와 性格01 바로 그것이다.

V. 결 프경L......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집이 분딴국의 통일은 여파의 국가풍합파는 따른 묶수

성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부가 1989년 9월 11 일 발표하였던 “한빈족공동체 똥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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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의한 통일모형을 가정하여 송계조항갚제룹 제언한다.

한민족공풍체 봉일방안온 자주 · 평화 · 넨주라는 똥일원칙을 섭정하고， 과모

적 똥일체로서 통임국가가 실현헬때까지의 좋간파정인 “남 · 복연합”올 구성하

고， 이블 위해 민족공동체핸상올 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과도체제로서 “낚 · 북 연합”을 제시하고 과도기구로서 남북정상회

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설치한 것은 높이 팽가할만 하지만 국가연

합으로서의 성격윷 부정하고10 1 있기 때문에 통엘의 중간딴계로서의 한민족팡동

체에서는 국가송계조항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한띤쪽공동체 봉일방안의 꽁극적 딴계인 풍일국가로 발전되었을

때는 완전 딴일국가， 연방놔가， 국가연합외 모형이 모두 가능하게 되고， 국가

승계조항문제가 발생한 수 있다고 본·다. 불환 승겨l국에 의한 선행국의 권~~ .

의무의 숭계란 본질적으로 땅사국 내지 관계 제 3 국의 문제이기 때갚-에 남 • 북

한의 법적견해와 해석이 판깐이 되겠지만， 한빈족의 준법정선과 선뢰성올 훼손

하지 않으변서 최대한으보 좁일균가의 국익잘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할 것이다.

10) 치·포룡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얀J (시올 : 깎·포봉일원. 198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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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f휴 論

分斷國의 統 一 f웹題에 관한 국제법쩍얀 측면에서의 연구갚 쟁jl;1 학쩍 언 쪽변에

서-의 연구에 비해 부진한 설정이다.불폰 ζl똥· 얀 국제법의 규융때상의 확대와 국

체볍의 채 地If이 i긍謂되 어 져 온껏도 사섣이지만， 그-껏은 때체g 국쩨법 적용·범

위의 新生國에포의 확때룹 7t~ 7'1 는 껏이었을 뿐1.) 統 *問題룹 ~함한 分斷國

內部做I係에 때한 國際法의 適}꺼可能性問題는 극혀 엘부의 이환척 탐색작엽왈 쩨

외하고는 거의 주목읍 받지 못하였떤 것이다. 또한 1978 변. 에 채택원 「據約에

있어서 國家承繼에 판한 비 엔나協約 (V i 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

tes in Respect of Treaties)J 파 1983년 에 채 핵 펜 「 國有財摩과 公文짧 벚 外

積에 관련원 圖家;承繼에 관한 비 엔나隨約(V i 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 Archives and Debts)J 역 시 分斷國의

統_.-’을 염두에 푼 규정윷 하고 았지않판 설정이다‘

이와 깐은 현상온 分斷國의 統-‘問題가 국체법의 규윷대상에 비추어 :1_플의

내부[관계이지 국가간의 관계가 아녀 1'1 T료 국제법파는 무-판하다고 속단하였거나，

아니면 쩨3국의 엠장에서 보변 두 分斷體는 보문 =1:權國짧5_서 국가칸의 국쩨판

계와 쪼급￡ 나렐바 없 O U 로. 관 ° 1 아들의 내부판계에 대한 국체법의 관련생윌

l짜젤 펼요가 없다는 시각에서 앨 수도 있다 2 ) 또한 뿐만파의 굉장염문제는 따환

국체볍판쩨에 Hl 하여 冊究常要가 재對的 少數↑生쓸 띠고 있기 때문열 수도 았다.

::L 려 나 分斷國의 統 ·은 -~'- 행때q 내용 여하어l 따라서는 國家承繼問題가 발

생할 것이고， x 펑策別 類짝I} 에 띠'*서는 처11 3 균 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괜-체가

반생할 수 있한 국체볍상의 증요한 문쳐1언 것이다.

Lol 우 기 우-렉친!‘서는 팡.서펀9.1 統--에 이아 머지않온 장폐어l 션현헬 것으갚- 확

선뇌는 I셈 . 北統 •0-]] 對備한 諸-왜앉 Mf究 렛 좌f f합 가 많I없 r1~ n<J 김命언바， 統一憲r-f- l:

1) Wolfgang Friedman , The α7!iηwing ‘)truetι'Fe of Jntθ'Fnlitio，η!if ιa‘(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 p.64.

2) 張孝朴I. “統 一파 l행家tf:J 總 " f ，隱 I쐐 I때際法웰의 댐 1 1:\1 題 J (서 원: 박영사， 1 9

86)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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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어야 활 南北韓의 權~IJ義務의 承繼{傑項 1m월행에 판한 연구가 쩔젤히 요

청된다 활 젓이따.

l파 랴서 本稍는- 위와 간은 요청에 부응하여 똥웬 헌법상의 1감 ， 북한의 권t!l.의

부의 승계쪼항문-쩨찰 국제볍적언 쪽1첸에서 겸토함으 5~_써 統 ” f끓法의 基總에 71
여하고자 한다.

冊究의 對象은 {傑約파 {웰줘財塵파 대외채우칠 중심으보 한 國家承繼問題촬 연

구하는 것으로 그 範圍뜰 制限하였으며 , 환계 국쩨볍규와 사혜에 판한 국내와

의 문헌을 그 차효로 하여 分析.檢討하는 방볍블 택하였다.

冊究와 내용은 우션 國家承繼에 판한 國際法規륜 살펴본 후. 南北韓關係애의

國際法 適用可能性 I펌隨 및 統一憲法L의 南北韓의 權져J . 議務의 져￡繼{傑項問훌훌

풍윌「 考”察한 후 結-論원 맺는 순으포 구생하였다.

II.國家承繼에 관한 關際法規

1.國家承繼으} 職;念

1)意義

國家承繼( Sta te succession)딴 앨;생한 지역윌- 장치하는 국가 또는 통치쭈체

자체의 변챙 ?로 그때까지 풍치 하번 先行國( prede ce s s o r‘ state)와 EF-약 맺 .=L

밖의 권려.의무가 承繼國 ( succe s so r state) 에 제 송계썩는 것을 싼한냐 . 3 〉

다만 짧家承繼딴 國家繼續性의 반대측띤， 쪽 ;r f앉失에 서 오는 문제괄 t:-1-루기 때

푼에 여기에서의 송계는 국7}와 계속생 개념파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쪽， 동엘

/성이 1갱 장되 지 않고서는 체속생이딩}는 것이 았촬 수 없는 것이고， 국가의풍씬생

파 계속생온 띤점.뭔가분와 관계에 있기 띠l 푼에 계속‘생이 유지되면 국가의 권c1

의 ]il에 아무 련 t멘 똥 5i 염 아 나지 않 응?다 4)

3)李 |지댐 . 李 f中魔 . r I랬 際?1~新請 J (서「쫓:인쪼각 . 1 99 0 ) . p ‘ 2 78 .

4)Ian Brownlie.깜'inciples of PIJblic .Internat i onal Lalt(Oxford: Cl ar endon

Press.197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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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l에 아무 련 t멘 똥 5i 염 아 나지 않 응?다 4)

3)李 |지댐 . 李 f中魔 . r I랬 際?1~新請 J (서「쫓:인쪼각 . 1 99 0 ) . p ‘ 2 78 .

4)Ian Brownlie.깜'inciples of PIJblic .Internat i onal Lalt(Oxford: Cl ar endon

Press.197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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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家承繼 瓚m

1983 변 의 國家財塵파 公文합 벚 外續에 판현왼 國家承繼에 관한 비엔나 협약온

國家承繼첼좋다1포서 영토엘 J부의 할양，선생픽랩 ，국~ 7} 의 통합 ， 〈정갚일부의 푼C1，션행

국-의해체에따훤· 뀔 이상의 송계국창셜 뚱쓸 져l시하고 있으며(동협약 체 14 - 1 8쪼)

1978 년 의 條約에 관련펀 國家承繼에 관한 H1 엔 나협 약에서 도 폭랩온 뭘폰 국가

와 황합과 분려시의 승:계에 관히-여 ‘lr청 하고 았다(똥 협약 쩨 3장 ，4장 ) •

01 와 같은 사유포 환계 국가칸에 一定領域의 국쩨관계에 대한 책임의 쭈체가

:if.대되변， 당해 영역에서 개언이 엠푼 71 득권 ，션 행국의 쪼약，국가째산，국가분서

국가채무，讓許햇約에쩍 와한 부담， 쭈·민외 국척풍의 송쳐l문쩨가 쩨기훤다.

2.11傑約의 承繼

1)承繼理論

19세 기 후반까지의 전풍쩍 송계 01 폰에 의하변 國家;蘇繼를 국가인격의 소멸여

부에 기푼을 두고 包폈的 承繼와 部分的 承繼로 구-푼헤-여 국 7t 인격이 소멸하

는 포팝척 승一계의 청우애는 션챙국이 체결한 ]표든 쪼약은 성효하며， 국가인격이

존촉하는 부분적 장채와 경우에는 당헤 쪼약온 失地된 영토에 대해서만 샘효하

게 펀다는 껏이다 . 5 〉 그려나 이 이몫운 송계국과 당해 쪼약에‘ 대해 01 혜관계뒀

갖고았는 쩨3국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오늘날에는 자국의 01 악 보호플 위하

여 따음과 같은 이폰블이 쭈장되고 았다.

가.政消的性格설 갖는 條約

承繼國 파 光行國 사이에 청치적 찮엘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지역에 척용되..:l'.

있는c [피짧條約， t첼 ;휩젤l也協定 ， 犯罪人범鍵{傑約， 關際짧f織으1 1했員國 地位가 부여

되는 f傑험1 등운 원칙책으 f응 승져l폐지 않는다.이것원 ~1 紙 HJ 鍵 1: 義(clean slate

rule)싹고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I견 송계국운 션.행국야 당사At포 뇌어

5) D.P. 0’ Cannel , ‘5'tate $i.ιccessi，α'IJ in HlIfJr’ipa1 ιah' 8nd Inter.η8tiO/181

lah', Vo l. l, 1967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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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

션챙균의

새로이월훼際法王홉짧로.서o} "":1ui ....I.-'-반지소
「

구0)- 부 i싼대하여있늪 꽉;생 Eξ 약에

.경우에는계속-되는똥엘성이정치적간0113m 고}하지딴 聯행國으또의

송계펜다 6 )즈ξ 약이

워한 國

효력윷

t영 토의

公共;fIJ益월

뿔구하고 계쏟

국쩨관례상으로도

영향도

演、業條約’

받생에도

었다 7 )

안하여

lim海 . 運送.

사유의

반고

{深約

國塊{짧約’

국가승계

지지룹

냐.짧地的 짧務펀

麗t也的 義務웅출 規;if한

際制度에 판한 多;휩{뚫約 등은

가진다고 보는 켠해가 일반적얀

쳐려는 원칙척으로 숭계사유의

갖는

젓엽

비엔나협약에서도 이른바 ‘事↑휩變짧의

았다(동 협 약 쩨 62쪼 2향으q a호 ) .

C영 역 에 대해 여려가지 져l 한쓸 가하는

:2행게 쉽게 論斷할 수 없다.

부여한 쪼약에 때하여는 贊.싫兩論01

국내법상의 제 1i일 뿐이고， 본젤쩍으보

1짜4서 쪼약이나 션행국의 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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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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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츠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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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딸

아무련발생으포

이 확인핵어 왔고， 8 ) fl傑約法에

척용 대상에서 제외시켜고

:2려나 랜체 7)- 국정 EE약 이외의

處分條約 ( d i s po s i t i ve treaty) 에 이 묘면

어 通行權01 냐 士地힘j用權 또늪 }꺼水權을

대램하고 있다 g ) 생각캔떼 t也後權 01 관

C생 토주원 과 며쳐立한 수 았:;- 것도 아니다.

행위1-)- 또는 특수한 지펴척 성황으로 언하여

관한

,””n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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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이。1 즈;
No. '-끈거가

켠해s:' 았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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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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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Jr없설

라도，승계국이 션행균의

7 l- ‘.<:?
F드 1이와라할지 4도

P ‘ 280 ,

p. 'l4.I‘ 힘代짧際法 J (서붉:박영사， 1 98'1) ,

6) 李內朝.쌓 fltJ範 ， fll]휩꿇 ，

7) t:樹별 ， p.281.

8) 張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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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條約에 판련펀 國家承繼에 관한 비엔냐협약

쪼약에 판련된 국 7}송껴l에 판한 tIl 엔 나 협약온 다읍에서 j1. 참하게 펼 국가외

환행파 대체로 동일한 엽장올 취하고 있다 . 1 1 〉 이하에서는 同 協約을 지배하는

쩨 원칙올 살펴 본다.

가.條約國魔移動의 原則

쪼약에 판현환 국가송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쩨 1 5쪼는 이릎lJt fl傑約關境移動I의

原則을 규청하고 었다.條約國境移動의 l혔則 (mov i ng treaty-frontiers rule)이 함

영토와 얼부에 대환 쭈권의 변;썽이 발생한 경우에 송겨l시부터 환쳐l영토에 숭계

국의 쪼약이 자통쩍으.5!_ 쩍용되고，반면에 션행국외 쪼약은 자똥척므포 적용되지

않원쓸 뜻한다. 1 2 ) 따학서 동 원칙은 C생 뚫의 얼부의 송계에만 척용봐므로 諸 圍

家의 聯合， 一國의 他國에의 젊全f했合 맺 新뽀 獨立國의 혈현에논 쩍용되지 않

란다. 또한 이 원칙은 별.도의 의사가 쪼약으포부려 나E}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려 확;성되지 아니하는 한，쪼약온 각 당사국의 전체영역에 관하여 zt 당사국율
구속한다고 규챙한 조약법에 l 환한 비엔나협약 제 29쪼로부 터 도출되는 당연한 챙파

보 보아야 할 젓이다.

냐.白紙出驚主義

죠죠약에 판련펀 국가승계에 관한 비앤나협약온 「선생폭랩묵은 國家承繼 H에

았어， 국가송계가 관련펴는 〈영토에 판한 어떤 쪼약이 유효하다는 사설만으포써

::L 조약의 효력쓸 지속시키거나 또는.=l.. 당사국으문- 뇌어야 헬 것을 구속받지

아녀한다. J (쩨 16쪼 ) 라한 *;정올 함으로써 소워 터紙 tf{鍵主義 ( cl ean slate ru

-Ie) 첼 쉰明하고 었t:f. 여기에서와 선생판랩국이라 함잔 국가숭계엘 직전에 션

행폭7r가 국-째판계에 있어서 책염을 지는 영토의 승계국-가룹 의미한따(향 협약

68 , Vol. II , p. 1l3. (張孝相，J:樞휩，p . 75 .에서 째인용)

11) 李內朝 .李f中範， wj樹 별， p.282.

12) }，경rboolr of the Internat/aη'Ill ιIlW CO&&lSS10n, 1974 , Vol. II , par t 1,

P‘ 208.(張孝相， J~. t$경 협 ， p.71에 서 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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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한청}은 物權的 {짧約에

꽁합 렛 분c1사에

선생꽉캡국‘이 앓정地 H젠

국가의

제 2쪼 ) .

겸 국 이 원 칙 ·온 앨 반썩 5!_5l.

무델· 쩨외하고판 백지갚서
;혜 요」
--. 0엽장으보쩔받한다는

업장인빙則 ’ 파는 相&되 는‘法律繼續tt의협 약 져iI 3 1 ~ ， 체 34조상의~':.K.:o

젓이다.

되는

다 .法律繼續性의 JJj{ 쳐IJ

쭈복되조향 종에서 가장쪼약에 편련된 국7}송채에 판한 III 엔 나협 약의 여~

탑색외 펼요생 때문애類推.適用의 可能性에 대한 아폰척統"-어l 의
AL

H
r」

닙
γ’

느
L

협약상의 國豪統이송계에 관한 퓨쟁이다.쪼약의똥·합에 따르는국가의역시

밥하며，，에 o i~

'd ， 을~송껴l 국이 창션되는통합하썩 하나의合이관 팔 이상의 국가가

아부랜 상어펴한 형태이든F월 “ . - 國緣이 든 ， 聯 f~ ~짧家이 든 ， :τ ~ 고 q륜형때는

쪼약당연히같온 국가꽁-합시 원칙적으로이와관이 없다 . 1 3 ) UN국쩨 l쉽 워 원 회 는

비엔나협약환한국가승계에보았고， 14 ) EE 약에 판원.원이 계솜 유효괜 것으균-

1;ζ 。}:..9_-'- -’ L션행국의國家承繼가 1발생 활 시역시 뼈家의 統合 벚 分離에 의하여

原則이류바 法律繼續性쩍합므쿄써 (제 3 1쪼 ，쩨 34쪼 )송계된다고송계국에게로

션행국의

분~에 의하여

二I 대 fE ol 전 된 용~ff-園家j강

않음을

국딴생펀

자유로이선생폭힘국이 원책쩍 D_ -,l,"

용합 맺비하여 국가의

國聚， 즉 션챙 if 외

01 것 온

았음에

았다.

조약원「 選擇承繼할 수

가는 統合 빛 分離 以前의

뿐‘이며，

규정하고대하여에

뜻한칸쭈펴지

얀격이

딴생 o iζ서 는법안격체의견」코 새보운서 칸쭈펠

다.

ul
:;><,;

3등~ ~l

o '"
보다는·°1 악국가 자션의발생각}맺 분려 j강꽁합꿈가의이 MiWI은

콰가와것으균우선한01 ~J ‘ P
‘ ’ ‘-F~ 방 상사국의체겸한략 7}와 계약쥔이전의분리

았지

없다 ‘

방지하고자 하는데

/-‘a} 년처l 약 이송겨l 국에 깐 커다괜

야기되 판 71-~ 따]핫 fiE 1"1: 의 XIti책콸

_l)~ T， ~바I' 紙出鍵 L짧와 자l 뚜 <>1

{iF E1 뇨! 익1. B}여~'츠 흘l‘ 01'(} u ~

만 ;소위

13) 張쭈:相，페ij tJi.J論 >(， p ‘ 113 .

14) Yearbook of toe JntθrnatjOl1/iJ ιaft! ι011I11Iis.‘ 'ij~ρw， 1 9 74 ， Vol. n ,Par t 1, P.

지l 안‘당)258. ( l-J섭論X ， P . ll 3 에 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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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家財塵파 公x숱웰 빛 外흉월의 」承繼

1983 변 의 國有없慶과 샀X합 빚 外懷에 판현.펜 國家f흉繼에 관한 비엔나협약판

문자 그대로 쪼약쩍 송계 이와의 송계괜쩨 7t 염어닫 수 있는 모륜 문체쉰 포콸

적으5-_ 다루고 있지 않다. 國際法쫓뒀會에서의 착업.4쟁설 보더라도 條約 이외

의 問題어l 관련원 承繼가 戀灣.財政問題에 있어서효l 承繼포 바뀌었다 7t， nt 침 내

국유째싼파 국 7t찍 외채푼째l반으로 제한봐었다.공문”서가 포함페게 된것도 심은

:.1- 자체의 꽉zt- 생 01 없는 젓은 아니냐 일종의 국유채산에 속하논 것으않 보았기

때푼이었다 15 ) 이하에서 이혈 考察한다.

1)짧家財塵

국가채산.il} 꽁분서 맺 외채에 환현된 국~ 7t승계 에 관한 꺼l 앤 냐 협약에 의하면

國家財i:1:~은 작가송·계시에 션행국의 국내볍에 따라 션행국에 속쨌떤 財隱.權힘IJ •

.fiJ 益올 딸한다(쩨8쪼)‘

국가의 통합시 션행국째산운 송계국에게 이전되며(쩌111 6잖 ) , 선생폭웹국의 청

우는 션행국의 재산이 송계국의 앵포내에 았는 청우，송·계국에제 이전된다 (져11 5

쪼) . 한편 션행국의 국니l법에 의거하여 쩨3국이 소유하고 았번 션행국내에 소재

하는 채산이나 원익은 국가송쩨 jE 얀짜여 아무련 영향도 반지 않는다(쩨 12쪼) .

-，려고 영토의 엘부가 이전되는 겸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션행국재산운

승계국에꺼l 이전되며(체 14쪼) , 分離獨立時는 변도의 합의가 없는 한，션행국 채

산이 승-껴l 국 의 영토에 았는 정우에는 송계국에게 이천원다(제 17쪼) . 또한 국가

가 分짧펴는 ;영우에는 션행국계산은 소체하는- 영 so..에 따 ~l 각각 승계국에게 이

천꾀며 송계펴 @영so-외에 았는 지l 산은 衛.IF 91 原則에 ut 싹 각 송계국에게 이전편

다(제 1 7쪼 ) .

15) Rudolf Streinz , “ Success i on of States in Assets and Liabilities

A New Regime? The 1983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 yes and Debts , " 26 t!e.η'!lan · Yearbook of

Internati.ρη'11} ιah( 1 983 )， pp.199，204.(댔孝사J ， .L힘論X， p . 11 4 . 에서 체 인 1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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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家文휩

I폐 歸센}에 의하맨 國家X i편싼 국i 7} 승: 제 시 에 션행퓨이 二I 權限行使士 땀흘행. ;.셉

수한 포판 총류의 문서보서 션행국이 .!i!.촌하는 것윌- 반한다(제 20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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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묶한다(체 21 쪼 ， 쩨23쪼 찬aE ) . 럭-가의 송계시에 션챙학의 국내법에 의하여 쳐l

3국이 소유하고 았떤 션햇국내의 국가분·서에도 역시 아우떤 영향이 p1 치 지 않는

다 (체 24쪼 ) .

3) 國家휩務

同 協約에 의하면 國家薦務딴 국체법에 의하여 f也國 . 國際組織 71 EJ- 國際法

主體에 대한 先行國의 모든 財政l'J언 義務룹 말한다(제 33쪼) .

국가승계에 았어서 송계국이 션행국의 대외 채무블 1I1 롯한 랴가채무를 련|賢

하느냐의 與否와 :l 범위에 때하여는 확협된 원칙을 찾아보‘가 어랩다. 하지반，

:한面承繼의 경우에는 :7- 끈거를 어뎌에 꽁-였판칸에 송계국이 션행국의 채우콜

부담하는 것 o ;:료 보고，국가의 판행도 최듀 수섭떤깐 일부 예외쓸 쩨외하고는 °1
릅 확인해 왔다 . l6 ) 二I 떠 나 선행국이 체3국윤 위혜 또는- 송계국에 대한 敵對(l{J

쩍-척으 5i.':- 부땀한 채부-는 송계되지 않는다 17 )

다딴 프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연방의 창섭어1 있어셔는 송계국이 財政l않入

J.: 21 혼란원 l앙 지 하기 워하여 션챙국의 채우 중에서 새 영역에 관련딴 것온 그L

영역에서 갚어오는 따政1&入에서 辦濟허l 나가겠다는 ERji 룹 ]깅 t여 왔다 HD 송계

국이 새 영역분의 채부찰 직접꾼 1감한 경우에도 그 형식은 어녀까지나 支給保證

°1 였다 19 )

16) Georges R‘ Delaume. ιega} Aspects of f，ηternaUona} ιendl끼f{ l'co.ηOIDl·C

lJeve}op;，η'eot Fi1J81] [ ’lng{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1967) ,p.319.

17) 李0j 빡J .쌓씨 l範 ， tFIt성 합 . p.285.

18) 張孝ttl. 치랩款協;&Z 에 관한 땀f究 " q혜 |際 11~ 조합會論鍵 J ，져11 2 7 권 1 .::<ξ (1 9 8 2 . 9 )，

p.288.

19) Delaume , op.cit. ,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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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똥의 송계에 판한 1-11

〈생향윌 쭈지 않는다고

않효나(동‘ 협약:

국가채무촬 부·밤한냐(팡 제

체외펀다. "/ t!.l

.;1.11 무 를 무·랍하지

이와 창이

엔나협약온·

션연하고

학설과 국쩌l관행이 대랩하고 있으나 국가재산

국가송계가 원책적 o i슨 송계국의 권려 .의무에

구체적효 jE 細分하여 짧定하고 았다.

선생폭-협퓨의 청우에는 원칙적으쿄- 션행국의

쩨 38쪼1항).국가동합에 았어셔는 송계국이 션행국의

39쪼 ) .따c}서 개언채권자에 때한 채우는 이쪼항의 적용엠위에셔

그1 엽부영토이전과 분~t!.l톡랩의 청우 별도의 합의 7]- 없는 한，선행국의 채무는 송

껴l 국의 채권채부판계룹 고려하여 衝平原則에 따랴 승계국에포 01 전한다 (황

37쪼 ， 쩨40쪼 ) .

ill. 南 . 北韓關係의 國際iZi 適用可能性 問題

판

국·쩌l 볍

承繼{傑項 問題륜 검토함에 있어서는 펠연적-~-£ 國家承繼에

111 엔나협 약음 비풋한 언반국쩨법규의 適댐可能件 댐1題 7]- 체 71된다.이

지위분쩨와 직쩔딴다. 따'*서 야하에서란 우려 정부가 198

“한민쪽共 I司體 統 -’方聚" J: 의 南北聯合의 nQ:立올 전체

UNI리時加入에 I파륜 지워분체붉 고찬하고， 그에 홍잊K짧한 !훤i

적용가능생 문제쉰 잠푼.한다.

국체법상의

11 입 션포했떤

統一憲法1:의

한 IF깨 의

l납북한의

9변 9원

로한 地位와 南北韓의

北韓關係에의

1.南北韓와 法8<J地{立

1) 南北聯合 樞JjQ .l-j，테f 외 南北韓~ t也位

한민쭉共 I司體統 - - ι ti類 01 섣현뇌아 담책연합이 구생되는 것촬 前提-짤 때， 남북‘

연합의 구생이전의 담씌-한의 환계속二 7，가찬의 관계가 편 ζ수 없t1-. 난젠촉의 압

장에서 섣 때 • f
는거는

국의

첫째， 1 948년 8원15염 의 大歸댐 I쩍 政Htf樹 ik 은 엘판 o문-부터 21 분c1판렴한 선생

생핍이 아니며， 1 9 1 0 년 한윈협빛l E존약 이전의 k韓帝I짧월 슛계한 젓이다 20 )

20) 金 I껴짧 ， “ I혐北聯섭과 Wi it따. 의 i쐐際法 r_ t也{立 ” 「考試↑n없 J ,1990.2,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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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빈국온 때한제국파 볍척똥웰생왈 가진 국가이기 때푼에 1948 1객

12 웰 12 엘 의 UN총회 에 의한 송언은· “퍼-기의 승인” 이 o}녀 라 한반도의 유염한

합l섭정부의 송-안， 쪽 “정부의 송인” 인 젓이다. 측 ‘북한정권은 펀볍정부언 젓

이다 2 1. )

환째 북한의 1납취 에 때해 1950'간 6원 25엘 UN얀천 보장이사회 가 “북 한당국~" (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에 때해 :1"의 1생 력 왈 38도션까지 첼수 할것윌

요，구하는 결의판 채택했다.이 결의에서 “北韓當돼” 아파 한 것온 南韓올 국가

보 보고 北韓온 “地E RtJ 事寶 J-:의 政府 ” 포서 반도.딴체 또는 교천 1싼체로 본

것이다. 다반， 1 953변7원 17 엘 의 “休戰流定” 의 체캘_?:.- 북한에 대한 국·가송인

여부가 분체펼 수 았?나， 교천판체 3i 천챙에 관한 쪼약쥔 채결활 수 있으l프로

북한이 국가로 승엔원 것이 아념온 원폰이다 . 22 〉

셋째， 1972 댄 7월 4 엘 의 !南北共同歸明도 聲明 이후 1972변 12원 17 엽 公布된

져11 4꽁화국의 현법이 韓半덮 」암域을 대한낀l if의 t영 Q 포 규청하고(쩨3쪼) 았기 때

문에 북한을 학 7}포 승언한 것으균- 첼 수 없다. 또한 1973 년 6원 23엘 의 평화통

일 정 책션언에서 tflii 內뼈l不 f涉 ( 제 2항 ) ， UN [쉰I 時지II λ ( 체 5항 ) 등의 체 의 가 있었

으나， 이젓 역시 철코 북한쓸 국가로 송언하늪 젓이 아냄율 I머 宣삽에 뱅시하고

았다 23 )

넷째 , 1982떤 1 웰22 임 의 “민쪽화합 띤 쭈똥얀 방얀” 은 “南北韓基本關係 暫定

協定” ‘원 체의 0]고 았으나， 체의 그 자체 t- 북한에 때한 송얀이 아니며， 북한이

이 체의촬 수딱하고 |패 짧定 01 치l 겸 뇌 띤 내용에 따4- 북한읍 승인하는 갚파가

발생한 수 았<:>나 채천 이;션까지는 북한이 국기가 아념이 명백하다 24 )

냐섯째. 19888년 7웰 7 인 의 소워 “'7 . 7션연” 온 「또한 때외적 o문는 하나의 장

동체펴는 언식윌Il}탕?료로 대천의 판겨1 찬 지양해야 합니다. 묶-한이 책임있는 성

21) D.P.O·Connel , fntθfηlit10ηIi} ιaκ Vol.l , 2nd ed.(London:Stevens ,1970) ,

p.28 '7 .

22) 金[l셔앓， i]fJ t~論 )( , p . 8r
{ •

7, 3) 爛 t~統 I원 , 「 I휘北對訂dl펀 J (서원:쇠 R농.-염원， 1 988 )， p . 4 57 .

24) 金明챙， 前 iM ;j쩌 )( , P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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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씌지

반쪽천언쩡하고위치룹w-ll.~u ‘ 1 L

그것이 북한사회의 깨방파 받전윷 촉진하께

상호칸에 서쿄.의

원으로 푹쩨사회에

륜 회맹’합니다. 략채사회에서

션연

북한

맙고 이다，문제는- 이

안쩡하고” 과는 표현 01중

처l 와 이익윌 위해 협핵해야 함니다. J 2b) 라는 내용원

“국·체사회에서 담묶-은 상호칸에 서보의 위치원

“南

깐주한다.” 28 >

명시하고 았다 . 27 〉

있다.그 BI 냐 [nil운 감 쩨 3항에 는

얀l 쭉 내 부교 역 ? 로

수 있느냐에

1냥학칸그R 역 을·

았지 않다는 젓쓸

효i
t곤쓸 국 7}로 송언하는 의 n1 it__

北칸 交易의 괜 i중;렐 개방하고

고 함효포서 푹한윷 국가5，- 송인하고

서로가 서 fE를- 언청하고 콩존현성을 바량으로

2)南北聯合 構成 以後의 南北韓의 地{교

韓民族共|司體 統一;方藥에눈 r iloilo. 110 홍열로가갚 중칸한계로서 남파북운 서보

다푼 두체체가 폰재하고 었다는

장 t영 하변셔 민쪽·사회의 동질화와 황합을 촉전혜 나가야 합니다 .

내

01 ε;
No '--

따라

포함씌어

풍열을 촉진함 01 3짜 ;생 을 쩨..x..화하기 위해 A상방이 합외하는 현장에

연.합하는 71 구렐 셜치하한 것이 펼요하다. J '*는 져l 의 가

포하고

1강쭉이

바， 2g 〉 여기에서 “서룬~ 7} 셔포룹 인쩡한다” 라는 의 u1는 相!i.性파 I司쌓性을

았q . 29 ) 이활 對內的 意味와 웹外t'J{J 意味보 냐누어 ，남북한의 지위촬 對

外的 地{‘i s!} 對外(Jq 地位로 구분하여 考察한다.

꽉가안 것처떤， 북관계에서송·언한 져~ 3국과와

얀쩡한다 ••

예한띤국쥔

가. 對外的 地{立

“서포가 서 5걷펀

첫째로，때한빈국이

한5'~ 북한월 송연한 져~ 3국 i과의 판계에서 국가 ct는 7내 퍼갇
......... "C::;; 난.북한 양측이 서로 안

;생 한q는 뭇P iF‘ 히l 씩 헬 수 있 q .

25) 爛士統 ι院 o J::樹짧 o p.497.

26) 國土統 ‘院 o __L양화펄 ， p.498.

27) 폈明첼， 前抱論 文 o p . 89 .

28) 園↑;統-‘院， 前없웹. pp.49 - 50.

29) 金明基. ~l;J웹論잣_ .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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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fl{J 瓚製上의 政R;t ” j녔 ,1=1 ‘0<-1 <:>
~~f Y! 주웅월째보，때한빈국이 때하빈국은· 략가이나

""}、안정한다쓴사심성·의 정부” 쿄“지방적국·가이나 때한빈락을꼭한은꼭-한도

포함된

o}

똥뚱생이녕해 문구의

해쩍한다띤

해석온

의바로

잔; 밴째의:J. 려 나았다.'"‘T해석펀

의미의

무·련 으1 u1 .5:-

e EE

I-:記 체의는01 련IX。~ 71
l lA ‘ I f- ’，'"、해석이꽁상적

국가

안정한다

북한이 대외척으포

만!다.

연청 한q " 합은

대한빈국이 대외적으로 국가라는 사섣블

때한빈국·온

되고

“서갚가 서갚륜

연쩡하고，북-한도

젓으로없는

따 2}서

c}는 사섣촬

相lf fit: 파 同等性에 합치원 해석으로.“셔로가 서로q-는”것이해석하는

본다 30 )

뜻으포

냐.對內的 地位

“南北聯合” 의 함온“서로가 서보관 안정한다”난북한 상호간에구생쳐l 얀

북한이대한빈국파
~， <:>

끼‘ F온국기-라는대한민국이 국가인 것처협 북한도첫째로，

프i
o“서로가 서로” 라는

쭉가송언원

이 해석온았다‘

해석이지만 이란 견킥-

해석할수
않

뜨
λ얀쩡한다는

뚱생에 껏요로

목적에 反하는통일의

념책이 상호

ffi겼化” 로쪽“分斷의것，송언하는

f￥했되 는

분단원- 볍쩍R로어

것이 펀다.

불째츠료 대한
...l <:>
x ε!;생 부" ~t는-“지방척사심상의

.... ι~1 ζ〉

‘~- 'tl' τr국가이나r뀌 한번 국은

것2정 부" 라는“지방적 사삼상의국 7}이 나 대 한변 폭‘판-얀쩡하고，력한응변국이

연급한지위에서때외적이 해석은

한다.앓께

았나.

1I}와 갇이 워 統一1:1쫓J: 2l 짧議으l i않義찰

셋째포，대한밴국이 북한웰 빈쪽꽁-팡체얀

i
<T해석펠것으딛-북한이 언정하는

<:>
2

것구성원이라는한“담씩-연합” 의

한 구성원이c}는“낚북연합” 의?1 측공 굉-체 엔대젠 lJ! 균 월북한도언;생하고，
o
i ...!

상호“서보 7} 서보” 려는이 1>11 식 은았냐.
<T해석안쟁하단 것이 i?-} 27내 ‘?

< ζ

국-기판겨l 가 이년

하l 석 이 다 3 1 )

“잠정 식 ?_i~

엽 장:4 쉬l 합뇌단

해석이고， “「힘 -H:聯合” 은

꽉수관 계 " 4 는 정 죄] 21
산관l으

R
서
6

Eou*

밴 꽉- 니} 쉬.으l

성과

90 ‘30) 金明基，J.‘쐐流x.， pp. 89

pp.90 - 91.!~.t~ ‘iftO>e ’31)



194

colo "\.:.국가-~-
"1:,1 ....;:,1 0
:딩「 ￥r 파~對外때J으로

“맨쪽꽁동채언

III 외 갇이 겸국 대한떤국은살펴본以上에서

한 구생체” 갚담쭉연합의북한용對內jj{J 으로는하는 것이고，

원다.송언하는 것이

지워야며， 우려의

지위늪

이후의南北聯合이 반쪽원

統 -J강쫓” 와 提議 .xl 쳐l 에 의해 당연"f>l

냥.북한의 지워는뀔폰 이썩한

아니'*언쟁혜는“한민족共同體

본다.2

3) UN 페時1Jl1入에 따푼 法jj{J地位

1991 년 8웰 8 얀 UN 얀천보장이사회는

반장얼 치 (consensus) 포

꼭한의 가업결의얀월 져11 46차

통파시켰다 . S2 〉

자격은

南.北韓은

.，떻다변l UN회 원 국이 완후

연변꽁화국의

17

권고결의

역시 1991'건 9월

£o

쪼션민쭈쭈의

채핵하였고，

UN총회

때한민국과

UN가입 권고결의얀쓸 표결없이

에 의해 상쟁훤 한국파

연 159개 전회원국와

발생

17 일 부터

兩者n쉽 의 법

회원국 個f問에

기업이 숭얀 1년 날토부터

1991년 9월

寶格촬 갖체 봐였다.

껏씬가? 츰 UN에 가업한 념‘북한 상호칸 벚

認定뇌는가 하는 문쩨이다.

ET
포

반장엽치로

總會節L次規l세 에 따F면 회원국으또서의

하게 되어 았다( UN현장 제 13 9조 ) . 따과서

UN會員國으로서 의

척 어떻게 원

의 한 默示nq 承認、으포

지위는

소쟁의 가엽쩔차(풍

적극·척으로 찬생한 국

반대한 국 7l에 대해서도

휴， UN현장

의 i>J- C얘 未承認‘國의 기 업을

없Jl，가엽견의에 았어서 가권 내지

원착적<:>포 공;정척이다.

현창 쩨 4조2항 ， 체 18조2항) 에

때담온01 점 에 대한

이

대한 默示的 承認()포 &정、定뇌어야 한다 . 33 ) :J_

았다.

것또

폰상 UN의 가염은 지[l λ國에

는 UN가 암 의 요컨에서

밥할가는

A
T~L~

A e

=- /'‘
~-r

것이

핸장상의 의무괄

제 4 ::':': 1 항 ) .

I짧家앨 것 .4~*O愛好 jj{J 일

ζf 원 학처
l ’ ‘:: '"、 ,

았다( -~강요구히고

첸장상외

가잔것，평화애호국엘

요캔풍 Z[ζ ttl 變好國家여 야 한다단 2섬 온

7내 ‘?........ '-.:

쪼캔-운UN 가엽 의

, 。

() ·f i:-!

UN현장은

활 의사와

이와 깐온

가5개 국 썩32) Dl 셜 꾼도 . o} 이 크쿄.네시 아.Cl 푼 아니 아， 과!，_ 1:1] 이 , 에즈도.니 아 등

얀팔 성정뇌었q ( 펀 이 엘 }，l_ , 1991.9.18 .제 p앤 ) -

33) 李폈황， f 딛혜際 11~ ;\짧誠 J (서원:박영시， 1 99 0 ) . p . 2 1 8 .

딴께업천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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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두가지 의미가 포함원 것 으jEL 해석되는 바， UN 가압 의 ;씬체는 펴쩨법상의

‘적까언 껏이디.

默示fJ''.1 꺼*認、효포 1:1 .!-
~- '-- 또다른 이유는 f합fjI짧 相 Ti: ~해이l 는 엽 t반국제법이 적용퍼

며( ~~
(> 첸장 前X ， 제 1 쪼 1 항 ) , 주권 i쟁 강 의 원!칙(펠 현장 제 2쪼 1;향)이 적용펀뎌-

~

l 점에서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나따난 1-1]외 감이념월 한 썽빙이 상때방을 默示n<J으ir j흉짧한

것 c ，갚 젠아야 젠다.

렐 콘 UN의 관} 행 에 의 fit변 어느 국가의 UN가 업 에 반대으l 의사륜 표 1영 한 국가에

일부 아합폭플 0]

。l

}“‘

이스

이스

;갖:--. ,

아Lj ~l-는

가지고

했었7]

것이

반때투표펀

았 다 34 )

찍 u1하는

기-치뜰

되어

선례 ji서

표결에서

비돗한

것 o 또

국가승언원

O!- 즈;.... '--

01 '시 f三 ~， :

’ n ‘ - ‘-

Ll휴녀l 3I[ 하나의

나 c] 갚은 총회-,때-,
-H 바 있었는데 , 3 5 >

평가한다. 왜냐하변

때문이나.

다고

선언읍

대해서는 默示的 承l값의 쨌짧가 l한생 하Al

'*땐이 1949변 5월 11 엽 UN에 가입 할 때

'*땐와 UN7t 엽 촬 .!(-_11_ , -1 것 은 자 71 월에 게

0170’ 즈즈
I '"、 L

南北

때분에

한다.

연갑 한 111- 와 갇이

채백되었 7]

보아야

앞에서:1_려나 199P꺼 9원 1 '7 얀 제 46차 UN 총: 호} 에 서 는

韓의 1m入 申請이 투 표‘없는 滿場 一폈짧I) (consensus) 에 의 해

의 션혀11 7t 적어도 1납 묶 한 양측에는 적영되지 않는나고

2. T휩 ‘ 北韓關係에 의 l짧際法 鎬ff]~다能 fit

分斷 l회에 의 랴제}납 적왕 가능생 문제쓴 깨체판! 14 分없fr體 7]- i참 :tF. 的 全업헬國家

국가와 유사한

현

있다

때·~ ml) .£1

한법처11 3쪼 ， 꽉-

꽁-존헤 ~정치선체가

관계만 J;l_ t ,,] ~l 도념낡한

있 71 띠l ‘분 어I ( 1껴 한빈 국부센 6} Jl

또한

쪽，지금까지의

있 _"\1_ ,

|핵家n 읍t[j hC영 !r 잖 항에 서

싼 1튜 디l 좌. 궈 원 주장하고

판!제가 반생한다

u-l _2
H ,

L 점에서

H 헌법 제 1 5 ?: ) 켜 7]- 낀 의 편제가 0] 넘 은 분 l서 6l 녀 .

그퍼나 파체법이 콰 7] 끽} 의 펜겨l 만 원 if i3 샤 4÷ 젓이 아념이 이 u] s' 과1 전 에 상

p.218.34)J:f장 펌 ，

35Ll해 펌 . p.219 ‘



196

식이 혜었다갚 섞원- 상끼해 붉 때， 오직 이러한 여유반으포 1냥 . 북한관계 얘 국쩨

볍의 척쟁- °1 천.쩍으문 비l 져l 되 는· 것은 아녀'*고 ]껴?아야 한다. 선체포 똥암 이전

의 풍서독간에 국체볍 °1 준용펼수 았다는 서폭연방헌법제판소의판첼 °1 있었그236 )

풍폭운- 똥.서독· 환계에 일반척으포 승언된 국·쩨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효포 _..~

아 왔떤 젓이다 . 37 ) 따랴서 풍.서판의 갱우’에셔 쳐볍 담.북한칸에도 국쩨법에서

발하는 국가의 송엔을 하지 않므변서도 열반국쩌]법의 쩍용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팔론 獨邊와 청우는 1972변 12웰21 엘 東빼촬련에서 「폈西獨 基本{慶約 J (Trea

ty on the Bases of Relations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원 쩌l결함으로써策西獨의 對等性， 相Ii.武力不

使用， 國境不可屬 ，쏘獨f~表權의 否짧 ，相Ii交流가 산현되었기 때푼에38 ) 국제

법 적용·가능생 분쩨는 상대쩍으로 논의의 설익 °1 없었떤 것이다.

우려의 청우， f펀族共 I폐體 統 ~~· 1j案이 씬현되어 南北韓이 各各 民族共I혀體언

南北聯合의 構成體가 되면 f강族 J:t: 1퍼體憲좋홉의 생척에 따라서는 南北韓은 各各

國家로서의 地位룹 相互댄!으로 누렬 수 있다. ::u:!l 나 UN에 똥시가업한 이상 띤

쭉공동·체현창 채택 이전에3_ 양자칸의 판계는 국 7]-칸의 판계토 되었다고 보며 ,

國際法適朋可能件.의 f펌題도 °1 헨 服絡에서 理解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송계에 판한 문개의 협약이 섣딴국찍 통힐문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i!l-도. 똥엘형태에 따라서는 ‘협약상의 쩨원칙을 典據짧準‘으포 삼환 수

있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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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統--魔法J:의 南. ~t縣 權처j ‘ 義務의 ;承繼條項 tHj 題

1. 承繼條項의 必要性

얀에서 싼펴본 바와 갇이 國家/흉繼에 판한 두개의 비엔나 협약은 分斷國의 장

일파 감은 특수한 類벨은 아예 고혜의 대상에서 쩨왜하3l 있다. 훤폰· 협약상의

l행家統合이 分斷國의 統·‘~ 유사하다고 한 수한 있다. :li셔 변 우 cl의 똥열모형

은 무엇인가?

우려의 경우 統-01 c}는- 용어활 법쩍으로 定義용11 놓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어

서 척어표 현찌l딛서는 獨續式의 홉수퉁엽이나， 聯짧fj{J 模型이나 國家聯合的 模

칸씩이 모두 가능하거l 퍼어 았뎌. 만일 국가연합이나 이어l 가끼·운 \'형에 엽각한

핑셀이 심현된다면，상호 국·가생와 얀정원 전제로 한 것P포서 국제법적용에 있

어서 풍-대한 변환이 되는 젓여다 39 )

따바서 統 ·韓國과 統 一 tJ. 前의 I혐北韓間에 同一性파 繼繼ft외 유7.]룹 전쩌IL~표

하늪 供合ft'.1 模型에 의한 황혈이냐， ~E판 南北韓0] 깎각 국제법얀격을 계속 보

유하는 定型힘j國家聯合의 형대쉽 취하지 않는 한， 우벼의 똥얻에 있어서도 경우

에 따라서 國家承繼 !웹題가 반생할 수 있다. 이련 쯤변에서 팔때 궁극적 봉웬쓸

떤생하기 위한 파&:기적 체계안 한민쪽共IH!關 統 ‘方藥上sJ r혐 ~t聯合과 노태우

때봉령이 유 엔 맞 I팩 시 표1 방푼 충 1991변 9원 25임 제시 한 「우·려 의 한민쭉공

풍채 꽁-열 l앙얀파 북한외 _J1 i과 연 빙 제 똥염빙얀을. ii] 나 fF， 팎원 수 있는방안 J s>..포

서 의 國家聯合 • t聯쇄 →政펌**ff ( 공L 악적 봉얀)f없想模fP9어l 샤 의 40 ) 과5; 기적 前

두‘ 段階어!서는 생껴 썩하에 따려서 는 국가승계 문체기 發 ~t 한 수도，癡 it하7.] 않

찰 수， S~ 았 q .

그 려 나 굉 혈 의 파정 에서 分斷샘뽕 상 3§ι 것} 에 쐐家↑1:판 언;성 il ;ir , n} 치 .or- I빼家의

統合고} 깐온 켈윈? 전차와 방볍설 핑 6t여 굉일쓸 61 였 t1- 한지 4쇠L:... j 二l 꽁합 以前

39) 張孝짜1. 퍼1H~꾀論 Y:. ， p.110.

40) 좋아힐꾀 . 1 9 9 1. 9 . 2 7 ， 제 1 변 .



198

부터 이 ul 主權關家 jEL 똘지l 해 왔고 이 월 서 로 인쩡 혀l 온 국가찬의 統合파는 어

떤.가 l파르다고 하지 않윌 수 없t.:l-. 왜냐하변 分斷國의 特珠狀、況이딴 괜딴상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國家性을- 부언하는 젓이 하나의 뜸징으로，뇌어 았고， 바로 이

점이 領 til傑項쥔- 비꽂한 여~~ 부문에 그때포 投影되어 있기 때문이녀 4 1 )

어떻환 푼제는 국 7}송제에 판한 현행 국체법규딴으 jJ 황엘한국의 l감쭉한 권2.]

의무의 승계문체첼 해겸한 수 았겠느냐에 었다.:1.려나 이상에서 삼펴본 ll} 와같

이 統 ‘와 模形과 판련펜 變數가 너무나도 많월· 뿐아니랴，국가송쩨에 관한 뚜깨

와 협약내용파 각폭펴 판행이 다양하기 때푼에 국가숨겨l판한 국쩨볍상의 원칙이

확합되어 있다고 빨하기 어려운 싣쩡이다 . 42 〉

따라서 앞효포- 制定혜어야 활 統一韓，國의 현법에는 똥열한국의 國益確保와 국

쩨법이 존중펴는 송껴l쪼향의 삽업이 요청되는 껏이다.

2. 先例

國家 /흉繼에 관한 lt〔 재 의 lil 엔 나협 약이 規定한 홉혹察別 類천낄이라는 것.s: 쭈요

特徵촬 종섬 o포 찬 구분이어서 불폰 첩대쩍얀 것은 아니며，쪼.약의 송계에 판한

각국의 판행융 보더라도 全 i떠함，i f잉 y- 承繼與否에 때한 결청의 유예에서 lf’-더 選擇

的 承繼;方A과 jf(繼協자Z의 縮結에 어르기 까지 심보 다양하다 41 )

1) 이집갚.시려아間 暫定憲法

1958 변 에 이캡"EO와 시펴아가 풍혈아합공화국효포 봉합되는- 法f/{1根據 7} 되었떤

轉定憲法 제 69쪼란 새국가의 창젤 이천에 °1 집 트와 시랴아가 체결하였떤 S~든

쪼약온 당초의 썩용지역의 범위내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였다 • ::L 려 나 이

규정도 쩨3국파의 환계어} 있어서는 ?1 방적 션연의 생격원 떤껏으로， ;1 차채로서

는 제3쪽에 때한 엠적 구속력원「 갓는 것온 이-냐였녀 44 )

41) 張準相， 헨i휩1論 Y:. ， p.ll 1.

42) 張孝相 , JJ섭論X ， p . 1l 5 .

43) 李1때朝.李까l範， 前f셉펌‘ ， PP. 281 - 282 .

.44) Commentary on Article 32 , Draft Artic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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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쩍- f傑約애 때하여는 렐 얀 아합핑호}국의 외무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게 ij}輪쓸

보 L뀌 어 이집 El.나 시랴아가 녀튜 나라외 체천한 보판 EE 약은 국·체법의 원척에 따

강1- 당 해 條뿜1의 원 ~n의 장소적 적 용범 위내에서 계속‘유 효힘·갚 봉고하였다， 좋시

에 유엔 햄웰國짧格이l 꽉하여 1i 꽁얀 o}휩꽁화국이 유엔의 꽉'i --햄員國 E_5서 현

장의 ‘ff 청원 푼수: 한 것염 을一 괜 1영 허 하였다 4b )

”띠#쪽{深뺀j에 관하여도 껍初의 적용지역에 계숙 유효하개 썩용펴었덴 바， :7- 종

에는 犯人녕|織條約.通뼈條約 .船?얀協定 능-이 표함되었다 . 48 〉

이에 대한 쩨3국의 꽤도포서 횟國쓸 예딛 룹변， 핑혈아합꽁화국 웰j設 이전에

이집E와 縮結한 21 건 의 兩者條約과 시려아와 縮結한 6컨 외 兩者條約윷 ]근누 통

엘아합장화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유효한 훈.약으균 !&錄하였다 . 47 )

2) 땅가니 카와 잔지 바르의 統f캉

당가냐 카와 잔지 tit묘 지 1964년 統一탄At니 아공화 국 _0_ 's!. 똥합한 후 UN사무총장

에게 보낸 覺뽑‘블 풍하여， 灣텔國 문제에 때하여는 시l 共和國이 UN 의 현장잘 준

수하는 g원 ι會員짧염 원 션언하였 Jl， 條젠1에 관하여는 량 7}녀카나 잔지바르가 q

픈국가냐 국쩨기구와 체쳤한 E1 든 또약이 국제법의 원책에 따 et 냉해 쪼약의 체

견 땅시의 척정-지역에 한하여 제속 유효하다는 춰은 연청하면서도， 어디찌지나

그 시행이 統fr協;겉文어l 맹시판 황치구훈와 부합되는 법위에 한쟁련다고 히여

適用範 l품l 에 짧IJ 熾쉴 가하았다 4R )

多협條約에 대짜여 ji:? 냉기니카퓨 워하여 상휴:fl ' 批얘E펴 었 거 나 1JD入되 었떤 조약

°보 UN사무 총장이 짧’託:협쿄 뇌어있는 ?J관 조약이 채속 유효한잔 봉고하였 l斗 .

당시 잔지 U} 5 ! 깐 판힘이 괜지 얀마펴지않아 사션상 잔치 u} ~!"가 서병. 111 헬 또는

respect of tr잉aties ， YB8rboα~. of the Iflterll8UoflB} ι8ft' Co.ιI!/lljs’'51‘Oil， 19

74 , Va 1. II , par t 1, p ‘2h5.( ”f; ? 씨 1. I페힘論 :k ， pp. 118 - 119 에 서 재얀용)

45) J-J성論 SC ， p . 11 9 ‘

46)r짧論文 , p. 11 9.

47) J:樞論 :'t I P ‘ 11 9 ‘

48) Jj헤論 )( ， p .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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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한 쪼약이 없었기 때푼에 풍·합 이전에 쳐l 결 펀

한 젓이나 다른 바 없는 것이었다 49 )

포끈 q자쪼약2l 효;혁올 씬;정

3) 東.西獨의 統잡

自決權行事불

폭염연방꽁화국(이하서독효끗1약청)과 쭉엽띤쭈콩화국(01 하 똥폭으로 약칭)운

平和와 自由에 웹각하여 국쩨사회의 ;정당한 엘원으로서 자유로운

똥해 독엘의 統一원 완생코자 1990년 8월 31얼 統f캉條約 ( E in igungsve rtrag ) 올

채겸하였다.

당사자플

않 _II 풍L쪽반 가입 꾀 어

하였다.

았지

국쩌l지구 회원가압쓸 -n-쩡한 쪼약을 포

유효하며 till •• III • III --, 권 려 와

깨변척으포 쪼;썽이 펼요활 쩡

한다. J .:i!.- -n-쟁함으써(쩨 11

이것은 吸收統

合意學項

「국쩨기관빛

겸정한다. (3) 서 꼭온 가염되어

유효하다교1

본다.

12쪼얘l 서 r (l)황확과쩡이 진행중인

당사자들파 논의쉰- 거쳐서 계속 유

갤쩡 또뉴 확언하기쿄 한다. 01 작엽은 다만

이악，서혐쪽의 껴l 약상 의무의 판첨에서 _~l. 려 .:i?. 자유，띤쭈，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EC의 권한쓸 종을종하는 범위내에서 전챙혜어야

맺운 학제쪼약 이행에 대한 입장원- 쪼약

또는 효쩍상선여부 풍쓸

縮結한 {深約애

똥묶측의 E퓨체 법 상

쪼;쟁

의푸사항이

가 . 國燦法土: II傑約 빛

1::記 統合{傑約에 의하변

함한 서독측의 국쩨법상 쪼약 벚 합의사항블온 계속

재 3쪼에 언급된 지역릎에도 적용완다.

;생부 7} 해당쪼약 상대자와 협의룹

폈獨地域에도

당연한 귀첼포

판하여는 :2 쩨

EE약플운 쪼약쳐l겸

효

신뢰보호，관련국혈의

법치국자척

한다 . ( 2)똥엽책엘온 똥꼭「쪽〈이

맺 EC쪽과 협의한 -l

우애는 풍합확일

쪼) 西獨촉이 맺은 條約01 舊

· ‘을 規定한 동 쪼약 체 3~의

혔獨쯤이

현째

U'드」
......... L있는 콰채기구냐 다자간 갔약에 꽁옆독염이 가압하펴고 할 경우에 독엽은

당사국과， EC 관한원과 관련펴어 있는 부챈에 대해서는 EC와 협의촬 한다」 고 규

정하였다. 이 규;성은 팡팍측이 맺은 쪼약월 냥연헤 失했시키지 않고. ~1J합關係

49) 上鋼論文 ,p. 119 - 120.



201

國.I!}의 쪼청절차를 눔3프로써 쩨3국에 대한 2려 ， 똥 엘 팍얼 의 국익， 법적얀쩡생의

확보활 위한 캘과라고 평가뭔t:t .

냐. 對外價務 벚 {찮權

뿜f外橫務 렛 價權에 판하여는 「대외무역 맺 화펴l가치 독·점분야에서 발생했거

나 1990 년 7월 1 얻 까지 서독과 14국에 대한 풍묶 외 여벼， 국가엽우 수행시 발생

한 채권파 채우쓴， 이것이 편입발효시 까지표 유효할 경우에는 연 l광 째우장관의

지시와 감폭하에 청산된다. 편입 발효후 독웰연방콩화학과 체캘펼 채무이전 협

;정 에는 쩨1천 명 기 채권 역시 포함펀다」 고 하였고(똥 쪼약 쩨 24쪼의 (1)), r

동독 자체 71관므쿄.나 FF-는· 상호 청쩨원 EF-용 부촉 71환으로 소급혜는 채핸파 채푸

는 독열연방공화국이 가하는 변도. 규청와 대상이 헬 수 았다. J (풍 쪼약 제 24쪼

의 (3))고 하였다.

v. 結 論

01 쌍에 서 _11 찬한 싸와 깐이 南北統一에 있어서 국가송계에 관한 두개의 비엔

나 협약의 적용·가능생 푼제는 국·쩨법이 국가칸의 관계만옳 규융하는것이 아니 et

는 통설척 켠혜와 담북한의 UN ’핑-시 가엽이라는 상황외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準據5-_서 뿐반 아니라 작 2섭 척 적용도 가능하다고 펀다.

_-7_ v-]나 황싼한국의 섣현.이 챔I來헬 때 파연 1남셉한이 체결한 조약의 효쩍파 때

와채권‘채부에 편한 권 2~챙사와 이행갚·져l잡 olt; jF Hl 엔 나 협약에반 맏껴환 수

았는 71-가 분체갚ι 념쓴다. 왜냐하띤 우 q 의 한띤쪽장꽁체 풍·일방얀상의 “난꼭

연협” 딴월 보너 4s:. 대외적 c보는 꽉가생전- 얀청한 껏으표 해석꾀지반， 대니l 척

c 표쓴 밴원내 lr'- .9~ -~;~-수웬께~~서 민]족장동-처 l 언 낚꽉딴함의 한 구성처1 보 혜석뇌

고 l :l 와 낀윤 입장이 컨지 편것으~~! 젠가 u~ 젠 이 녀- ‘ 측-， !상엘의 피정에서 상3한

국가생윌 얀정하고， lit 치 -~f- ~~-가의 봉깎고} 간은 젤차와 방법윤 당헤썩 꽁열쓸

짜였다 한xl E} 5i， ::l 등-협· 이전부떠 이 u] 쭈권콰가로 원재해 왔고 이뭔· 서보 인

정 ~11 온 국가깐의 {SF 합펴 는 이떤가 q쿄 U} il il 지 않-설「 수- 없 71 때문이I1- . 따 El

서 꽁옆에 1과판 낚씩 한의 팎제냄 성- 한1 2-1 . 2] 우2] 승계섣제살 아괄 ll] 엔나혐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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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열연방공화국이 가하는 변도. 규청와 대상이 헬 수 았다. J (풍 쪼약 제 24쪼

의 (3))고 하였다.

v. 結 論

01 쌍에 서 _11 찬한 싸와 깐이 南北統一에 있어서 국가송계에 관한 두개의 비엔

나 협약의 적용·가능생 푼제는 국·쩨법이 국가칸의 관계만옳 규융하는것이 아니 et

는 통설척 켠혜와 담북한의 UN ’핑-시 가엽이라는 상황외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準據5-_서 뿐반 아니라 작 2섭 척 적용도 가능하다고 펀다.

_-7_ v-]나 황싼한국의 섣현.이 챔I來헬 때 파연 1남셉한이 체결한 조약의 효쩍파 때

와채권‘채부에 편한 권 2~챙사와 이행갚·져l잡 olt; jF Hl 엔 나 협약에반 맏껴환 수

았는 71-가 분체갚ι 념쓴다. 왜냐하띤 우 q 의 한띤쪽장꽁체 풍·일방얀상의 “난꼭

연협” 딴월 보너 4s:. 대외적 c보는 꽉가생전- 얀청한 껏으표 해석꾀지반， 대니l 척

c 표쓴 밴원내 lr'- .9~ -~;~-수웬께~~서 민]족장동-처 l 언 낚꽉딴함의 한 구성처1 보 혜석뇌

고 l :l 와 낀윤 입장이 컨지 편것으~~! 젠가 U~ 젠 이 녀- ‘ 측-， !상엘의 피정에서 상3한

국가생윌 얀정하고， lit 치 -~f- ~~-가의 봉깎고} 간은 젤차와 방법윤 당헤썩 꽁열쓸

짜였다 한xl E} 5i， ::l 등-협· 이전부떠 이 u] 쭈권콰가로 원재해 왔고 이뭔· 서보 인

정 ~11 온 국가깐의 {SF 합펴 는 이떤가 q쿄 U} il il 지 않-설「 수- 없 71 때문이I1- . 따 El

서 꽁옆에 1과판 낚씩 한의 팎제냄 성- 한1 2-1 . 2] 우2] 승계섣제살 아괄 ll] 엔나혐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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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겨촬 수 없는 형현이며， 뽕얼헌법상의 남북한 권려의 J퓨의 송쩨쪼향 삽엽은 당

우}얀 것이다.

그려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韓짧族共 I폐體 統 ?方覆下에서는 송겨l쪼향~ 보행

줍 어떻게 작생할 것얀가?

한맨쪽공동체 통열방얀온 자쭈.평화.변추라는 똥엘원척쏠 첼쩡하고 ，파도척

황엘체로서 통일국가가 성현훤 때까지의 중칸과청연 “1감.북연합” 왈 꾸생하고，

이칠· 위해 번쭉꽁똥체현장촬 체쩡하는 껏붉 ::1. 쭈요 내용으 j값 하고 있다. 이 방

얀은 파도쳐l체포서 “념.북연합” 윌- 쩨시하고 파도기구포서 담쭉청상회담， 1냥쭉

착화회의，담북명의회 풍을 썰치한 것은 높이 1썽7}한딴 하지만 국가연합으로서와

생격쓸 부챙하고 50 ) 있기 때푼에 통엽의 중간단계포셔의 한면홉꽁풍체늪에서한

국가송계쪼향 분쩨 7} 발생 합 수 없다고 환다.결국 송계조향의 모형은 한민쪽공

동체 똥엽방얀의 궁극쩍 딴계인 똥·엘국가의 형꽤에 따~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이랭게 불때 統一憲法上의 承繼條項온 본철쩍효로 당사국 내지 판계 쩨3국의

푼쩨이기 때분에 l낭 . 붐한의 법척견해와 해석이 관천.이 펴겠지반， 환민쪽의 준

법;정신파 선혜생을 훼손하지 않으변.서 최대한으포 풍엘국 7}의 국악을 보장활 수

았는 방얀왈 .Y.색하여야 활 젓이다 . 51 〉 다반 통웰이 종국척요보 國家統合와 形

A에 의한 완전한 딴힐국가로 01 루어 진다면， 南.北 01 q잡아 냥사자언 條約과

對外 備權.폈務는 承繼룹 폈 urI으로하며 , i협 . 北의 열방이 당사짜언 굿-약은 당해

쩨3국과의 혐외델 황한 解決쓸 內**으로 하는 規짧윷 푼는것이 國際社會의 一員

으않서의 責務염 것이다.

50) 국토황일원， 「첸민쪽평동체 똥엘-방얀 J (서올:펴→토-쁨안원， 1 989 )， p . 25 .

51) 짧孝뼈， mIt성論文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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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장 o
T!: 수(전남대)

우·벼 정부는 1989년 9월 11 일 노배우 다l봉평의 ‘놔회연설을 흉해서 한민족 공

동처l 봉일방안올 제안했는데， 여기서 봉일을 지향하는 증간딴계애서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공봉번영올 도보하고 통일기반을 조생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동

일 추진체로서 「남북연합」이 제시되고 있다.

본 는E분에 서 는 그것이 민족분단의 고착화가 아년 궁극적으꼬 풍일국가블 실

현하는 중간단계로서 역할과 기능에 총설하기 위해서단 이릎 법적으토 제도화

넘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

게

하고 설현가능한 기구이어야 한다는데 춧점윷 누고，

될 남북연합의 생격과 현실화 방안와 모색을 위해 그 설치근거가 되는 민쪽

공동체 헌장의 성격파 내용-. -~ 구성기구와운영체계 및 현실화 방안 풍에 판하

여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뎌. 그러냐 한민족 공동체 풍일방안의 기조가 되

는 신기능론적 통합이돈·파 남북 연합의 성격에 법적 의미블 부여하는 본고의

방법론간의 접근차이는 남북연합의 운영체제에 관하여 꾸체적으로 제도화 방

법의 모색에 있어서 한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업장과 대용·

=t·l:'1 고 국제적 측띤에서의

포 지적된다.

분석요인을 :if. 려 대 상에 서 제외원 젓이 그 띠비점으

교류의 법

南::It聯合외 설치근거가되단 「민족공동체헌장」온낚북한간의기본조약으로서

성격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기본관계， 안전과 평화유지，

석 근거와 기본방행: 풍올 규정하게 펠 민족공동체헌장은남분한간 상다l방의 실

체를 인정하는 기본관계 조약으로서 평화적 똥일에 현싶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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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의 품수 및 그것이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불가침선언 풍이 남한간의

흉일방안의 제의 내용으로 교착되어 었는데 민쪽꽁동체헌장의 구체적 내용으

로는 상때방 실체의 인정과 내정불간섭， 무력행사의 금지와 환챙의 평화적 해

결， 남북연합의 기구설치， 판계와 정상화와 다각적 교류 • 협력을 똥한 상호 사

회개방의 원칙， 유입때표권의 포기와 외교부푼에서 상호 • 협조조정， 기조약

체결존중 등을 포함하게 펼 것이다.

統-이 민족 구생원의 존재가치를 희생하는 것올 배제하고 복지를 향상시키

는데 었다면， 남북한 관계뜰 평화공존파 화해협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단

현설의 잠정적 인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기본판계 조약의 체결

과 남북연합의 기구설정이 분단의 고착화라는 지적 때문에 남북관계를 룹수한

내척 판계로 강조하고 법적 분반의 인정을 기피하는 것으로 짐작되논데， 납북

연합이 유컵 공동체와 같은 생격윷 갖는 것으포 한민쪽 공동체 용일방안의 기

본해설 자료는 셜명하고 있따. 이에 따라 형식으로 보아서 기본조약은 국제법

적 조약으로서 상호간 국가송언이 되지반， 조약의 특수내용요로 R아서는 내부

관계룹 규윷하기 때문에 국가송인이 아니라한 서독의 통얼논펴가 원용된다.

담북연합의 性格윷 규 I챙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국가연합이나 연

방풍가의 교과서적 개냄과 다료다고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성격으로 미루어 그

것은 오히씌 국가연합보다 딴일국가에서 먼 거려에 위치한다. 국가연합과 연방

국가의 특성과 성격올 비교하면， 국제법외 주체 내지 대외적 통치권의 소재，

결합의 근거 및 때내척 풍치권의 소재 풍에서 차이름 냐타밴다. 민족공풍체 현

장을 기본조약요로 보는 본고에서는 남북연합의 법적 생격도 국가연합으로 규

정짓게 된다. 순수한 외미의 국가연합파 연방국가콜 상챙하기 보다 그 결합외

형태에 따라 변화합 수 있기 때문에 담북연합은 점차 통일국가로 접끈 가승한

것요로 본다. 작금의 소련과 같온 예외적인 경우-연방제로부터 국가연합으로

전야하는 과정-도 있지만， 미국 • 독일 • 스위스 경험욕 국가연합으로부터 연

방국가로 변한 실례이다. 불론 우려의 통일국가외 미래상은 딴일외 국가언더l

반하여 북한의 연방제논 완결원 형태의 통일국가이며， 그것외 구체적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융 지적하지 않올 수 없다‘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의 성격으량 인하여 연합의회(당북i쟁의회)와 권능올 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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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것이 제기펼 수 있고， 국가연합의 풍례에 따른 것이 아년 남북정상회

의， 남북각료회의 등은 조정 · 합의기구로서 남북한 각자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각자와 정부가 풍치권월 행사한다. 그러나 당북연합이 본질적으로 갖는 공동체

적 성절로 말미암아 유럽공똥체의 European Council과 갈은 낚북정상회의는

기본조약(띤족·공동체 헌장)의 체결주체로서 최고결정기구가 되면 향후 각료이

사회와 같온 남북각료회의와 함께 연방정부로 변할 것이 예상된다.

즉 한민족꽁동체 똥일방안이 개방성올 특쟁으로 하기 때문에， 념북한간의 협

상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훨 것이다.

따만 이뜰 공동구성기꾸간에 권한배분문제가 제기되고 의사결정방법과 분쟁

처려방안을 제]고화하는 것이 설천과제로 낚는따. 기본조약의 처1 결 이후 세부적

언 교똥 • 통신·통상 등의 시행 협정 줍은 공동기구룹 통해서 합의할 수 있올 것

이며， 이에 따라 담북한 각자의 국내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끝으로 한민족공동체 풍일방안과 현법규범파의 펴랴분체 및 1출입관련 현법

조항간의 상총문제는 해석폰올 봉하여 또는 헌법새판소외 해석을 통해 그 개정

올 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또 펠요하다.

이같은 분석은 난북한의 UN 봉사가엽이 이루어진 현상황에서 충분히 고려가

치가 있는 것이며， 한민족공농체 똥일방안윷 제시하게된 우2.1 의 자선감은 최근

의 국제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풍일에의 평화적이고 현실적연 접근으로 구체화

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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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료같
'-

1989년 9웰 11일 노태우 대통령온 국회에서의 홉별연설윷 통해 우려정푸의 통

일방안으풍서 한띤쪽꽁동체총일방얀올천명하였다. 이 방안에 의하면 통앨윷 지향

종F는 중간단계에서 담북한의 상호협력과 공똥번영윷 도요하여 똥일71반올 조성해

나가기 위한 통일추진체보서 남북연합이 처l시되고 있다. 풍일국가실현의 중간과청

으로서 담북연합은 분딴상황에서 완전한 통웹실현까지 풍얼을 추구하는 잠정척 관

계라논 점에서 특수한 절합형태이며， 남봅한운 만쪽꽁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볕에

연합외 형태로 연계휩￡보써 잠정척￡혹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변쪽내부의 특수관

계흘 가지게 퇴며， 안으로논 상호간휘 관계를 협와 · 조절하고 밖으포는 소요책 갱

;J;]올 지양하고 변쪽이익윷 추구해 나잘 것므호 해석되고 있다l)

우려정부가 이갚운 통일방안윷 제안하게펀 배경으j료논 활냉전의 국제청세의 흐

름과 사회주의권 국가플에서 전개혜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추세， 이려한 국제정세

외 효륨을 활용항 수 있는 능력이 우려에게 축척되었다는 점， 족 갱제척 성장과

함께 착실한 청치척 민주화로 인한 자신감 등을 지척한다 2) 다시 말해 한민족공동

처}통일방안온 성숙펀 민쪽역량에서 비훗펀 자신감용 바탕으로 북한을 띤쪽공동체

의 일원요로 포용하여 만쪽으l 공동번영을 추구함오로써 통얼푼제룹 맙북한 당사자

간에 자주척￡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융 기본업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태까지

남북한 각자의 자기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쪽이 답북의 관계개선으품 이로게 하

지 못한 원연으로 보고， 상호개방으로 인하여 자기체제활 지켜낼 수 있다논 자신

갑이 남북한 각자에게 형성혜에 있지 않는 한 답북한칸의 어떤 협정이나 교류협력

관계에 이료지 못합 것이라는 지척이 있었다 3)

확히 한민쪽공통처l통일방안운 민쪽화합민주황얼방안의 푼제챔요료 지척된 봉일

외 중간과정에 판한 셜r껑 이 u]홉하였다논 컷에 때한 종합척 때안으보 평가펀다.

1) r한민쪽 꽁‘동체 통일방안(기붙 해설자료).J (서울 : 국토홍일원， 1989) , PP. 24-25.
2) 이홍구， ”한민쪽뽕동체흥일방안의 갱책기쪼와 실천방향”， 「한민쭉공동체통잎방안의 이폰척 기

초와 청책방향.J (서옳: 국토종일원， 1 990)， pp.11-14.
3) 최대권， ’홍일논의의 볍적 분석" r한민쪽꽁동체통일방안의 싫천과 제도화 연구.J (서옳: 용일훨，

1990)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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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통일논의 수렴파청에서 단계적 통얼， 제반분야외 교류와 동시에 군사척 긴

장와 해소， 당북한간 상대방 존재와 인정， 용일원착， 통얼국가외 미래상에 대한

국띤적 합외줍 확인함으로써 그 의의를 더한다.

한만족공홍체총일방안에서 설정되고 있는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야 민

쪽분딴외 고정화가 아년 궁·극적으로 통얼윷 실현하는 기구보서 그 역할과 기능에

총설하기 위해서는 이활 법척오로 제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남북연합위 설치끈거가 되는 민쪽꽁통체현장의 성격과 내용，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 남북연합의 구생기구 및 운영처l계， 답북연합의 현실화 방안윷 ..2...색하는데

그 연구목척이 있다.

우려 정부의 한민족공봉처l풍엘방얀에 대하여 북한용 二I것이 두 개의 쪼선으로

분열쓸 고착화하고， 푸·개 국가간의 존재를· 합려화하고， 콩식척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요보 비판 · 거쑤하였뎌. 우려위 똥일방안이 분단의 고착한가 아냐라

긴장외 완화와 교류 협력장 황한 남겪관7-1]정상화의 제￡척 보장￡로서， 남책-한간

에 꽁꽁·으로 행성히-게 헬 남북연합의 볍적 성격와 규명파 똥일이l 이르논 더 현실

적 방안임올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려나 빈쪽→공동체개념에 기초한 한민쪽공

똥체 풍일방안과 남북떤합요} 성격에 f섭 작 위비료_ J츄역하는 본고요} 방법폰간위 j 접

끈차이는 답북연합의 운영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으jE 제도화하는 방맙의 모색이l 있

어서 딴겨l포 지적하지 않잖 수 없마. 아윷려 북한의 입장과 떼응 그려고 국제적

휴면에서의 분석요인을 고려때상에서 제외된 것모 미비점으로 져척펠 젓이다.

본고의 마무려 만겨] oj] 서 답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업에 대딴 국제연합 안전보

장이사회의 뭔고결의안이 통과펴고， 묶 t{빙 정 책찍 한 절과료서 국교수랩에까지 이료

게 펀 소련에서 공산당 강경파에 의한 쿠데따와 그것외 실패가 뒤따효는 등 곱변

하·논 국제정세논 남북판계와 개선에 표게 도움이 펼 껏으포 사료뭔다. 답북고우}답

회답， 당북국휘호}암， 남북경제폐암， 담북체육회탑， 념-북척십자펴답 뚱 현재 6:] 퍼

푸문에서 진행혜고 있는 남뷰한간와 대화중에 야기되는 푼체룹읍 남북연합의 형성

o 로 나아가 그컷의 설치끈거가 펄 민쪽꽁풍처l 현장월 채택하게 훨 남북정상회담

(개최위 낙관적 전망)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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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떤좁꽁통체헌장외 성척 빛 기환배용

1, 민족공동체헌장외 의의

한민쭉꽁통처l홍일방안은 통얼국가룹 실현하기 위한 과청에서 민쪽공홍체 짧는

밴쪽사회와 재형성 및 밥전윷 천제로 내셰워 면쪽꽁동체의 재창조나 면족공영체활

형성 발전시켜 나감으료써 분딴훤 담북한을 민족국가로 통엘시키고자 하는떼 그

특정이 있다. 쪽 여기서 추구회는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담북한야 하냐의 만쪽공

통체로서 앨체갑윷 갖고， 냐아가서 합의에 의하여 홍합펀 국가를 형성흉}는데 있

다. 4) 똥일국가형성에 있어서 민쪽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는 우려청부와

통얼방안은 통얼에 이르는 합려척언 과정과 .:l 구체척인 미래상을 제시한 컷으로

서 변저 념북한의 양호인정에서 출발하여 빈쪽꽁동체형성올거쳐 최종척으효 민주

체제하의 단방제 통일국가흘수볍한다는 것이다.

띤쪽의 대딴결은 일찌기 답북한간에 합의펀 7·4공동성명에서 홍얼원척의 하나

효 펴였오며， 민쪽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도그 원척을 확인한 바 있다. 01 처랭 띤

쭉주의는 근대 01후 국가형성의 기봅딴위효서 선생처l국의 띤쪽국가건셜외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한민족공동체홍앨방안에따료면 민족때딴결운민주척 통얼원척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 유효성에 의품。1 제기되고 거의 폐기되다시펴 한 7·4공동성명 가운데

요직 통앨 3원척에 때해서만 1낭복한간에 합의률 보고 있는데， 이 3개원척윷 포용

하면서도 보다 똥얼에 대한 인식폰척 차원과 설절척 차원용 동시에 대변하는 원칙

휴은 개념의 개발야 요구원따늪 견해가 있었다. 쪽 만쪽공동체 개냄이 똥일올 향

한 단겨l척 점근을 상호언청하는 유와 원칙과 개념으로서， 이 개념안에 민족추SJ

이데올풍기와 공동체구성과정에서의 명화론파 기농혼척 시점 그려고 자주척인 변

화추구라눈 개념올 푸여합 수 있다는 것01다.이

종풍쳐1딴 지역성과 꽁동체감정에 기초하면서 언간의 공황생활。l 행해지고 있논

4) 안병줌， ”통일정책의 기조와 과제// ,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의 빈주화와 룡띨방안.J， (서옳:

옳유문화사. 1990), p.211.
5) 김풍성， "7· 4냥북꽁홍성명의 의의와 평가" r종일， 어떻게 할 것인가.J(서옳: 똥아멸보사，1988)，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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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valuesIn

측면에서 정뷔할때 하나획 언간접

동질성 (consensus

공똥처l룹 구조적

문화적

얼정한 지역사회룹 의미한다.

단。l 공동체로 형성되기 위해서눈

beliefs) 휘 좀채， 짐딴 구성원간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상호관계 (direct and

그려고 그 접똑의 호혜관계 (the

01 련 공동체가 딴일민쪽의 자

many sided interpersonal relations) 의 유지

practice of reciprocity)풍이 충쪽되어야 한다 6)

야의식에 기초해서 형성펼때 J.것윷 민족공동체바 할 수 있겠다.

한민쪽꽁동체홍일방안의 이흔적 기초논 이홍구교수의 복지꽁동체 (common

야는 한반쪽공용처l똥앨방안야 발표wealth)볼i)요로부터 비쫓펀 것요로 짐작혜며，

and theWealthCommonKorean

기자간담회8)에서 밝힌 남북체제연합안오로발

1976년 맥시쿄에서 개최된 제 30 차 동

“The1,-""
'L....~T，

표}던 1989년 초 똥일원장관 재직시

천되었다. 그의 복지공동·체에 관-한 벌‘상은

아인푼핵폐 총회에 /(，1 응할원

한국 확지핑동체로 월i앓 수 있Asian Community"에서 전개펀 것으로 밥히고，

1차적

ε쥬체를 정부나 권력주처l이l 두지딴고 띤쪽『옳 꾸성 6]는

팍적읍 띤중의 괜-지어} 두자는 것으로 성영한

는 이 접근으l 꽉징은 팡일찍

민중이l 두자는 ::l.려고 화합위

다‘ 8) 떠 나아가 낚붐 두 채제가 분만의 고정화가 아니라 민쪽동짚성읍- 컸·고 민족

공장?1l 쉴· 먼;둡어가는 것이 새 풍‘잎방안으l 기관원칙이벼 그려한 빈쪽공풍체를 만플

상

기 위 래서는 그 중갚단겨1 ~보서 헌재의 1띤쪽 2체 지]블 연합체로 만둡·애 이 연:갑;}l에

서 각팡 교뉘-칠 싣시히l야 렀다는 것이다. 이 011 해히-여 검학펀 교수는 맙북한。l

대빙체제줍 서로 안정하는 바땅위에서 체제띤합융 행성해 외표나 국방플 처1외한

보-끈 웬61: 011시 인척 · 괄적 .Ji2.듀 환 강화합으로써 신월1릅- 회꽉한 다음 1띤쪽 2팍가

띤쪽꽁꽁·j}!룹 평성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체제연합윌1 국가연합파 연벙

처l 까11떤합은 념파 -북0 1 각기 주권용 보유하고 국제책오료논

포서 sl

지1 사0 1 이1 위치짓는따.

8)

9)

6) Michael Taylor, 'Th e Possibility of Cooperation , (Cambridge: Camhridg r;

University Prc::;s, 1982). 낌장랩， “념 i각 한 꽁일읍 우}안 민쪽꽁통치1 형성이곤”， 「한딘 7;‘긍픔，

치l 룹엽방안젝 이온깎 기초와 청책 l상헝 一 ， (서옳 국토당-잎씬， 1 990)， p.61에 서 재인용，

7) Lr;e Hongkoo, “ Polit ical Unification and Social Welf8re" , Kore깅 lind World Affairs,

vol. 8. , No. 1(Spring , 1984). pp.5-16.

「조선일보J， 1989，건 1윈 6일 .

이:용구， “만족짜합 민주공일 방안의 엮사적 · 이념적 조1갱”， 이상우 편， 「판일낀국펴 .2.씌 J (서 살:

꾀 영 사， 1987),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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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척인 주권국가로 존채하봐， 상호관계륜 국제관계자 아년 빈쪽내부의 특수관계

로 규정한다. 측 답과 북에 서로 다륜 이념파 체제가 흔재한다는 현실윷 인청한

바탕위에서 완전한 통앨국가홉 실현합 때까지 두 개의 서로 다륜 체제 사이에 유

기적 관계륜 발천시켜 나가면서 민쪽꽁통체플 회복 발전시켜가논 통얼A]향척 혹성

을 지적한다 1이 깥온 맥학에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윤 ”사회 푼화 경제적 공동체릅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논 각종푼제플 해결해 간다면 정치척 통합의 여

건은 성숙될 것" 0풍 표현되고 었다. l l)

。 l칼은 민쪽꽁통체 통일론온 유럽공동체나 t영 연합0] 장정되는 공동번영윷 목표

로흉}는 모헬로서， 비챙치척 영역에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번영용 기할

수 있는 상호협력체제포 발전가농하다는 것이다 12) 한편 총똥처l형성과 통일과정

상호간으} 관계릎 청려해야 하는 문제점올 드려내는데， 二I려한 통일접근법윷 신기

능주의척 통합이론 13)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척이다. 황합이론은 국가주권에 워하며

나뉘어진 사회집단간에 생활영역위 교차에서 생겨지는 사회기능의 홍합휩요성 때

문에 국갱윷 념논 흥1척 언 연계가 생기게 되였다는 것을 전제보 형성판 이론요로

서，:J... 웹섭운 기능똥합어l 있고 따라서 용합이론과 기놓주와논 멜착펀다. 기능적

인 부분홍합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면 궁국에 가서논 하나의 볼7}분위 사회가 펀

다논 것야다. 쪽 교호작용윷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능적인 상후의존판계가 생기면

꽁동외 흥합이익이 생져나고 이 꽁똥이익은 두 사회불 붙가분의 관체효 만즐기 때

문에 통합촉진의 제앨 콘 요언이 되며，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척 홍합행위풀

풍한 접끈응 더 나아가 기농주의식위 3:.각 쪼각 둡제해결 대신 훨씬 제도화원 홍

합쭉표릅 추구하는 신기능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위와 찰윤 통일에 대한 접끈방식야 유럽공동체적 71농척 사회통합이라면， 유럽

10) 김학준， “민쪽공용체와 납북한 체제 연합 연구”， 「흉잃문제연구 J 1권 3호， (서울: 국토흉일원，

1989) , PP‘ 27-30.
11) r한띤족흥동체 통일방안 (71본해설자료) J ， p.49.
12) 이숭원， ‘한민쪽 민주주의 국가론”， 「홍일푼제연구 J 3권 2호 (서울: 용일훤， 199l), p.

240
13)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ndrang Books, 1966); 구

영확， 「인간파 전쟁J (서옳: 볍분사. 1977) , pp.30-94; 최총71， r현대국제관계환j ， (서울: 박

영사， 1986) , PP. 110-131; 이상우， 「국제관계이론J (서울: 박영사. 1987). pp. 327-33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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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동체의 챙우와 우혀 한반도와 빈쪽꽁동체의 경우에늠 그 71봅적 전제에서 차이

가 있읍이 지척되고 있다. μ) Community 와 우려 말이 꽁동체이지만， EC나라플

의 청우 ζl플은 공동워 이해 판계에 따라 형성파챙에 있는 이익사회

(Gesellschaft) 에 불과하지만， 우려는 천년 이상옳 같이하며 살아온 꽁흥사회

(Gemeinschaft)라는 사싶이 다료따. 불론 이같온 주장은 산업화 근대화가 표거l

친척흰 현시기에서 이익사회 공동사회라는 이분법척 개념으} 척용이 척설성야 있는

가 의푼01 제기완다.

한편 유렵공풍체줍 구성한 나라플온 NATO라는 하나워 군사똥맹체제에 속해있

논 나라인떼 반하여， 당북한온 한미방위조약과조소우호협쪼조약이라는적대적 꾼

사똥맹체제에 속해있는 두 개의 국가라는 챔올 ::2. 차이.£ 풀고 있다.퍼

끄려나 합류나 합의에 의한 풍일이 설현되기 어볍다논 사실쓸 띤식하게 되떤，

상대방의 종재플 쭉시적 영시적.£...£ 송·인함을 전제로 하는 체제연합안이나 황서복

식기봉쪼약관계안， 또는 기능척 풍협안01 단연 현실적 01다 16) 체제연합옮 위시한

념측의 어려 제안뜰(예컨대 서신교환， 가쪽방푼) , 기능척 통합안， 풍서폭식 기본

중악관계 뿐만 아니라， 단기척무로논 두 개의 한국으로 출벌하지만 장기척으효는

꽁얼윷 기때활 수 있는 제안으로 」라는 것이다 1끼 따라서 답북한간에 심화편 이;실

성울 국복하여 받l좁꽁흥체‘룹 형성하려는 한민쪽공동체 뽕잎방안온 낚북한간의 현

실잘 정확헤 인식한 차쭈 . :;성화 · 민쪽 대던·결의 똥앨원칙에 척합한 것() i료 평가된

다. 다만 남북한 똥일윷 꽁좁션의 성취로 보고， 그 공동선위 성허찰 꽁동치)형성요

포써 해결하는 방안윷 제시한 김종럼교수·는 민족공똥체흰 전제호한 통일방안 모색

에 있어 꽁판체의 개념파 근판속성에 판한 보뎌 치렐한 분석이 요구펌월 지척한

따 18)

J.랜더l 민쪽꽁봉처l라논 똥합목표릎· 추구히는roJ] 있어서의 남북상호간의 챔폰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남북한간꽤 관계정상화 통일파

14) 김낙충"한민쪽·장풍체풍 연방안파 연 l상제 풍얼방안의 비판적 검도//， 「사회와 사상j (서융: 한짚

사) 1989년 11 월호 (팡권 15호) ， p.126
15) 김 낙캉. 성·개논운， pp.126-127.

16) 최대눴， 「풍일의 법적 갚·재 j (서융: 볍푼사 1 990) ， P‘ 126.
17) 상게사. p.128.
18) 김종렴， 전게논푼，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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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간딴계홍서 남북연합용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운 민쪽공홍체현장에

서 담북연합의 설치근거쏠 마련할 것￡로 되어 있기 때푼에 법적 성격의 규명 01

수반된따. 한팬 민족공홍처l현장와 채택을 담북한 정쌍회합에서 합의할 것으로 기

때한다면， ;성상회람에서의 대따결이란 사설상 어렵고 51:. 바로 가장 어려운 일윷

밴처옴 순서로 하였t:+는 지척이 있다 1잉 그려나 반쪽꽁동처l헨장윷 남북기본조약오

로 보논 본 고에서는 청상회람에서 현안의 따결이라는 통얼위 설마려를 훌어야 한

다고 보며， 二L간 최고위급 회암， 딩i놓 청장회담찍 용의표명촬 해온 북한의 태도20)

와 최픈 국제정세으} 변화로 보아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쳤다고 힐 수 있다.

51:. 청상회람에서 채핵훨 반쪽꽁똥체핸장운 바로 지균까지 남북한간에 진행되어

온 국회회합， 척십자회당， 체육회담， ;영져1 회당， 고위급회담 등윷 답북연합01라는

콩동기구내에 상설적오보 섭치할 근거폴 마련하계 획논 의의촬 갖게 훤다.

2. 얹확공홉체헌장의 성격

답북챙상회담에서 채택하게 펼 담북연합의 설치표거안 민족공봉체현장은 평화와

통엘을 위한 71붙방얀， 상호불가첨에 관한 사향， 당북연합기구의 젤차 •운영 흥에

대한 남북한간의 포짤적 합외활 내용￡보 합 것이다. 이련 내용을 7H흔적오로 큐

정하게 펼 빈족꽁똥처l현장은 과연 어떠한 성격윷 왔는가블 본 젤에서 얼별해 본

다.

남북분단 이후 한국전갱올 경험한 답북한간에논 붙신과 이질화와 정도가 매우

섬각합읍 남북상호간에 깊이 인식하펴 면쪽동칩생윷 회복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

요며， 남북한간찍 긴장원 대협 대치관계플 해소하기 위해서는 풍앨지향적언 담획

교류룹 뷔한 제도척 모색이 요청원다. 따따서 하나위 만쪽꽁풍처l찍 형성￡로 부터

상후신획의 회복， 상대방와 존채에 대한 상호언식 떠 나아가 상대방의 존재흘 받

아플앨 수 밖에 없다논 인식이 처l강되에 결국홉 남북한 기본관제협정의 체결 펼요

성이 역설펀따 21) 쪽 답북한 기본관계， 안전과 평화유지， 교류의 볍척 근거와 71

19) 최태현， 홍성멸， 노영온 ‘남쭉연합의 법척지위에 관한 연구" r통벨에 따른 볍적 품제연구J (서

용: 국:!i..똥얼원， 1989) , p.6.

20) 1988년 11월 평화회담 쩨안파 문익환복사외 평양방푼과 조자양의 환영연설에서 꽁식적인 노태

우 대똥령파의 룹잎푼제룹 논의할 용의 표병.

21) 최대권， 전게서， pp.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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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향을 규정하높 답북한위 기본협정 및 통얼지향척 남북교류와 시행을 위한 구

체적 볍규청울 함용 협정의 처l결 펼요성이 처l고되는데， 여려 부푼에서 남북교류와

일반적 근거가 되는 남확한의 기본관계 협정이 우선척이라논 것이다 22) 인척 · 불

척 · 문화척 교뷰외 확대를 뒷받침 해 주는 문서가 남북한간에 합외되어야 하플 것

이다. 이것이 동서간의 기본조약에 해땅되며， 민쪽화합 반추통일 방안에서는 남북

한 기본판계 참정협정이며 그려고 한민쪽공풍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쪽공똥체헌장의

성격에 해당훤다. 23)

북한의 업장에서는 어떤 3:.약과 협정도 남북상호간에 설처l룹 인정하게 획어 분

단을 고착화하는 컷요로 보교 있지만， 이미 담북한간에는 상대방획 좀재흉 인청해

용 바와 다활없다는 이해우}에서 그 명청에는 상관없이 법척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띤경순꽁동체헌장윷 해석합 수 있다 24)

한띤경씀핑동체통일방안의 해설자효에 의하면 민쪽공똥체헌장은 똥얼어1 01르는 남

렌·긴-의 참정적인 내척 룹수판겨l릅 구체적요로 성;성한 것￡포서， 국가와 국가간의

판제칩· 규윷하는· 조약과는 ~ 성격찰 닿려하는 것 o로 설탱하고 있다. 25) 또 답북

연합의 법척 근거가 려는 민족공동체헨장은 남뷰떤합안에서 담붐한은 각각 와교

꾼사권 풍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양:자의 판겨l씀 국제법상의 펀-겨l가

o}년 곽내법에 환하는 꽉수법적 유띠l핀-채룹 갖게 되뜨로 만쥬꽁동7·11현장외 성직도，

곽가간외 조약이 아닌 국내법적 협정이l 가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6)

.:z..~1나 이는 사실상외 분단윷 부인히면서 t겁척 분단읍 기펴한기 위해 한민휴공

똥처1 개념윷 창춤한 껏으로 보고， 다음펴 강은- 이유에서 념북한올 꽁꽁요칭 규쏠

하는 국제법으로서 민쭉평동처l헌장은 조익:01라는 것이다 27) CD 인쪽핑동치l섹 구

22) i'r병화， “홍일지향적 남북한판계의 법이갚‘ 연구”， 「힌민족꽁흥처1통일방안의 설침과 제도화연

구J . (서 -1- : 핑 일웬， 1990), p.181.

23) 이장꾀， “득잃장일과 답복판계의 발전방향 모색”， 「한민쪽꽁용제똥일방안의 실;션과 채도화언，

꾸J ， (서윷 풍잎원， 1990), p.226.

24) 김명 71， “남북연합의 제고적 ,실찬적 과제//， 「한빈족공동체통일방안의 1 이곤적 기초와 정섹방향」

(서쓸; 쭉토풍일원， 1990), p. 156.

25) r한빈쪽;꽁풍체장얹방안 (기본해설지료!J， (서 울 : 국보팡잃원， 1989), p.35.

26) 장병봉， “특수한 국가전합형태로서워 f「럽 꽁동체와 노프ζ덕 협력체" r똥일불제연구J 2:권 3호 (서

iS-: 풍일원. 1990), pp. 165~ 166.

27) 김병기， 상게논푼， p.171 , pp.156-158.



214

성체언 남북한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척 사실상 청부’ (de facto local

government) 또는 ‘춤앙척 법활상 정부’ (de jure central government)풍서

의 성격윷 가지요로 이플 정부높 조약윷 체결할 국제법상 능력용 감는다.® 답

북한와 국내법을 초월효}는 민쪽공동처l볍 0 1 없으묘로 답북연합외 기초인 만쪽꿇·

체현장온 쩔국 국제볍얼 수 밖에 없다.® 남북공풍체의 구성처l언 답북한의 청상

간의 합의는 결궐 념한 또는 북한의 헌법 · 법률 · 명랭 • 규칙 · 자치법규앨 수도 없

고， 남한 또는 북한찍 콩법상의 계약 또는 사법상의 계약앨 수도 없요므로 그것온

쪼약이따.@ 답북연합뷔 기초인 민쪽꽁동처l헌장의 헌볍척 근거릅 부여하기 위해

서도 이촬 조약으로 보아야 하며，:r.. 이룹 조약요보 볼 경우에만 헌법 제6조 1항

의 “헌볍점차에 따라 체절 공포원 쪼약 국내법과 통앨한 훌핵이 있따"는 규

척에 따라 민쪽꽁통체현창은 국내적 효력이 언정훨 수 있다. 요컨대 민족공동체헌

창은 민족꽁똥체의 구성체인 남북한윷 공동므품 규율하는 /민쪽-장총체법/이 없요

표로 그것용 남겪-한옳 각기 일방반을 규율하는 답한의 국내법 또는 북한의 국내법

에 근거할 수 없으며， 남북한융 꽁동으뭉 규윷하논 볍언 국내법에 끈거한 것이프

뭉 만쪽짱풍처l현장은 조약이라촬 것이다.

덧봅여 통앨중간딴계에서 ’당북연합체 (Korean Confederation)안 y윷 제시하는

장명봉교수에 워하변 답봅한연합체의 결성홉 담북한간에 합의 · 채헥된 답북한연합

헌장에 외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연합현장은 담북한 기본조

약으로서의 성격윷 찾게 펠 것이며 °1른바 참챙협정 (modus vivendi) 에 해 1강펀

다는 것이다. 01 연합헌장은 때와적으효 국제볍척 종약의 성격올 갖지만， 때내척

￡흘논 답북한 관계가 싱·후 외확위 관계가 아나라 똥일시까지위 장정적인 내적 특

수판쳐l촬 설갱하는 잠정헌법(휴 국가연합헌법)요로서펴 성격도 갖는다는 견해룹

밝힌바 있다. 28)

남북때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애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었다면， 남북한간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효교류워 쭈진과 협력의 원칙와 촌

종과 무력행사위 픔지 및 분쟁의 1영화척 해절을 위한 합외외 볍척 제도화인 만쪽

좋동체현장온 조약워 성껴을 갖는다고 홉 수 있따. 더구냐 현재 UN안보려에서

28) 장명붕， “국가연합체에 싼한 연주" r국제엽 학회논총J 33권 2후. (서윷: 대한국제볍학회. 198)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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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북한 동시UN가입권.Jl 결의안이 황과펴고 총회에서 당북한위 UN동시가엽이 확

챙휩 시점에서 남북한의 UN동시가업올 UN에 의한 국가의 송인으로 보교， 남북

한 각기의 국가어l 외한 합외 푼서억1 만쪽꽁동체 헌장은 조약의 성격윷 Al 년다 29)

남북연합의 법척 기초인 빈쪽꽁좁처l헌장이 담북한간의 설체흘 인정함으로써 환

만쓸 고정화한다눈 비판이 없논 것은 아니지만3이，답북한간의 지위에 판한 얼반적

합와 수중운 7·4공홍성명 . 6·23선언. 7· 7선언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실체룹

이 P] 인정한 것요풍 여겨진다 31 ) 따라서 이의 제도화 합법화는 평화척인 공존을

바탕으효 한 홍일와 캡경임을 확언하는 것이따.

최근에 제시된 통일뱅안플 가운데 꽁통정이 있따면， 척어도 어느 한 쪽에 뷔한

다룬 한 쭉외 배제와 갚은 방볍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양쪽체제가 현설척으로

공종합 수 밖에 없다블 현실을 받아블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답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뷰한은 호혀}명꽁의 원칙에 업착한 남북

한의 기본적 판계줍 법적 o풍 정려할 필요.7} 있다. 힌반도와 통엘01 이루어짚 때

까지 상호화합꽤 분위기괄 쪼성하여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념북한 기봉관계 참청

협정을 처l쩔황 띔요성이 제고펀다. 쪽 남몹한 관계갚 평화꽁존의 관계로 빌전시키

기 위해서는 분단현실의 ‘참정적 인정이 요구펴며， 이련 조치가 여려가지 저1£뜰윷

‘풍해 구체척으로 취해져 삼확한의 분딴01 똥일이전의 독일처램 안정형의 원란으로

바뀔때 담북관계는 정상화뭘 수 있요며， 1낭북한의 판제가 정상화펼 때 X영 화꽁촌의

판져1로 성숙해 잘 수 있는 것이다.

풍서묶-위 기홉조약처l첼 당시에모 양쪽간외 볍적지위와 관계에 대한 양자의 업장

차이가 있었용을 상기한다면， 기본조약:의 체캡이 똥잎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그당시 서폭- 성계획 여야간에는 기본쪼약꾀 체결은 폭일분딴용 영구화

시키고 홍옆원척이l 위배원다는 점에서 많은 논갱과 심각한 대렵촬 보였늪데， 연방

29) 컴벙기， “국제연합 가입 휴 대한민국외 국제법상 .x]워 .. r풍앨문제 연구J (서 용 : 통얼원， 1991) ,

3킨 2호 (봉권 10호) ， p, 154.

30) 깅낙중， “한민확꽁옹체똥얼방얀과 연 l상꺼l 흉일망안씩 비판끽 검토.. r사회 와 사상J (서활 : 한겼

사， 1989) , 1989년 11웠호， p.122.

--~←， “현만계 주요황일방안에 대젠 1J l ~검토” ， 깅낙중 · 노중선 떤 r뺀얀껴l 제풍알방안J (λl

윷. 한액사， 1989) , p.5 3.
31) 혀이!권， 전게서， p‘66; 이정회， 진게높훈 p.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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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딴소의 기봄조약의 해석에 있어 기본법에 웰치된다논 판결32)로 얼딴학되었요며，

기봉조약찍 후속좁치로 여러 부운에 걸쳐 동서휴깐의 합으}가 °1푸어지고 이러한

71총위에서 풍앨을 이좁합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0년의 북일통일 과

청에서도 불폼이거나와 통얼01천의 파챙 특히 기본쪼약체결과 관련지어 폼서복판

계률 반1::시 답북한관계와 구조척 동철성용 갖는 것인가 의푼이 제기원따. 분단원

인과 그 역사척 T쪼.£ 따흘 뿐만 아니라， 서폼이 답한이고 동봄이 북한이라논 풍

식몫 그 구조척 차야롤 푸시흩}는 견해라는 것이다. 33)

그려고 빈쪽꽁동체현장의 채택 쪽 남북기본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답북한이 상호

간에 상대방의 존재플 언청하게 되쓴 ;성우 판청에 처하게 펼 수도 있융 것야다.

민쪽공통체현장올 남북71본조약으로 보는 본 고의 입장은 담북연합윷 국가연합으

로 성격올 규명하게 되는데， 남북한 상호간의 쭈권엄정이 그련 국가연합위 전제조

건01 되며， 국가연합에 의한 풍앨방식이 과도척 잠정척이라 할지라도 남북분단융

고정화시키는 제도척 장치로 오해되고 비념되논 우려가 따룬다.

二l려나 서휴이 기본조약체결이전에 홍구 및 소련과 관계개선을 했다는 동서쭉관

계의 경험에 비추어， 우려도 소련파 종국에 먼저 접근하여 판계개선올 하거나 관

계당사국뜰의 한반도의 i명화에 대한 제.£척 보장올 받는다면 한반요으l 형화청착에

도좁야 훨 것이라는 의견이 있였떤 바34) ， 작급의 상황은 남북한깐 상때방의 존재

찰 언정하게펼 민쪽공동체현장의 채택온 ζl 가농성야 커 보인다.

3. 민쭉공동체헌잖의 내용

한민쪽꽁봉체흉힐방안의 긍정썩인 평가는 기놓론적 똥합이론에 기초하여 담북교

류와 협력을 우선시하논 기종찍 총일방안에 비하여 정치 군사문제 해결에 대한 볍

척 제도적 실천적 측변에서 보다 구체화시켰다는떼 있다. 더꾸나 한민쪽꽁통체좁

일방안이 개방성윷 그 뜸정요로 한11·면 35) 정치 · 군사푼제외 선결올 주장하펀 북한

32) 서병청， 「통일용 위한 동서쭉 관계의 조명.J (서윷: 치식산엽사. 1988), pp.175-207 창조.

33) 송푸용， “휴얼의 똥얼에서 우려눈 우엇융 배울 것인가”， 「사회와 사상.J (한걸사， 1990), 6월호

(홍권 22호) ， pp.181-183.
34) 백봉홉， “종서휴 기본조약파 한반£ 혹수상황 비쿄고찰" r;경 제 경 영논총.J (서울: 흥국때 경영관려

연구소， 1978) , pp.52-S 3.
35) 이홍구， “한반쭉장동체풍영망익}의 정책 7] a.와 젤천방향”， 한국정치학회 련， 전제서，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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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옳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二l간 남북한간에 체씩되어 온 제 부문에서의

내용옳 쪼팔하높 것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 한민족꽁똥체똥일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이 되케 하자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합 /풍잎헌장 y초안윷

제시하라는 주장36)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민쪽공풍체헌창은 어떤 내용을 땀아야 할

것언지 첩토해 보E씌 하d‘

먼저 남북한간에 제기되어 온 통일방안플 보면， 우려 쩡부늪 제1공화꿈에서

UN감시하 북한만외 선거， UN감시하의 밥북한 총선거， 제2꽁화국에서와 때한민

폭헌법절차에 의한 UN삽시하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션거， 제3꽁화국의 UN

감시하의 남북한 포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 저:1 5꽁화국의 민쪽화합민주

황일방안 그려고 현재 저:1 6꽁화국의 한민족꽁통체통일방안요로 정떠원다. 그 과정

에서 남팍한 UN장시가입붉반때콸 필자로 한 평화공좀 입장월 천명한 1973년외

6·23선언 ， 1974년 1월 φ 상호무펙침범포기 φ 상호내정활간섭 @ 현휴전협정와

계속적 유:갚렐 내용-오로 한 남북한 상호갚가침협정 체결제의， :그해 8웠의 평화통

잎9-1 3대원칙 (CD 담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 남J추상호신뢰회팍윷 워한 남북한

깐 대회? 교류 협즈짚 Q)~낄착인구비례에 의한 납북한 자유총선거)의 발표가 있었요

띠， 80녔대 이후에높 현꽁 휴전체제블 유지하면서 꾼비껑쟁의 지양과 군사적 때치

석되1 찍 해 :3:쪼치꽉 혐의할 것윷 저1 띄 히 였다.

한편 월한은 혁벙기지]고선과 지떡핵망을 뚱일전략을 기초로 하여 1950년대까지

는 씁‘했국감시파섹 남북팡션을 똥한 팡일정푸수립안， 1960년대‘ 처읍 제시던 꾀궁

척 연빙지l안， 1980년 이후애는 완전한 똥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처1 얀윤 제의하였

띠 . J 과정에서 1973년에 조국팡일5떼강평， 1984녔 조미평화협정체결꾀 남책「웰

가칩 선언을 위한 3자 회담， 1 987년 단계적 푸혁축소와 미군칠수 및 중립국 감시

군 주푼 뚱의 군사적 잖제해결올 위한 다각적 꾼축호}함， 국회연석회의 개책훌훌 풍

한 괄가침선언 채팩워 제의 등윤 해왔다.

7-1 꽁 진행되고 있는 남꽉대폐 가운데 냄북고위급회담에서는 답한외 남북판계 개

35) 김낙중， 천꺼l논분 r사회 와 사장J . 1989년 11 월호. p.130; 그는 “3차 7개 년 계획에 외한 4단

겨l 장엘 1상안” 씀 재시하면서 처1 1 만 제 인 평화공환딴계이1서 낭북할가캡협정 · 평화협정의 처l 경파 합

께 남욱최고당국자강1 만 알 성엽시켜 맹회풍일쉽 7J -'"1 체경을 주장히고 있다‘ 낌낙중"저1 3차 7 기l

년 겨l 젝 에 의한 병화광일얀.， ‘노중신， 꺾약‘풍객!. 전기1 서 ‘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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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올 위한 기본합의서와 북한의 불가침선언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의 채헥오풍

맞서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눈 3차례에 결친 회담에서 남북상호간의 회견접곤윷

위한 노력이 있었떤 것은 긍청적인 평가룹 활 수 있지만 아직 낙관적인 전망은 어

려운 처지이다.

이상의 양혹 체의내용윷 청려해 보면， 홍얼옳 뷔한 전딴계의 조치로서 .ill휴 협

협의 종진， UN똥시가입 ， 활가침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체제유지흘 주장하는 남한

과 평화협정체결， 불가침선언채택， 미군철수 풍올 쭈장하는 북한과 대렵하고 있

다. 북한의 기본입장온 남조선 협병과 이의 북한과의 합착올 봉한 흉일이하는 전

략하에서 미군철수풀 주장하고 있요며， 그 명칭이 평화협정이폰 불가칩션앤이폰

패용이 종복되어 있따. 또 우려정부의 기본입장온 뚱일의 목표보다붙 우선 평화청

착에 목표를 둔 방안이 아닌가라논 의구십올 받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의 실현과

평화체제의 쥬:랩이 풍일에 반대되거나 통엘에 E'..순편다는 논려는 짝:긍할 추 없다.

평화의 실현이 무혁때결이나 적대감외 해소와 갈둥외 극복올 찍미한따면 한반도찍

평화실현은 풍일을 가져옳 수 있다. 휴 평화눈 뽕힐파 E'..순퇴는 것이 아나라 평화

의 실현 °1 곧 통일의 실현이다는 것이다. 3꺼 불폰 이제는 우려찍 한민좁팡통체통앓

L 낀 : " !" Jl、익}급회땀에서의 제의활 흉해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볼가침， 평화협정，

군팍~~~. ,’ i! 장올 내용요로 포합하고 있읍용 진잎보한 것으포 평가휩다.

우1 와 같잔 남북의 추장과 제의뚫 포괄하여 민쪽꽁똥체현장에 합읍 수 있는지활

깥용 성격융 지년 용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한기본판계 장정협정파 비교하여 정려해

본다.

먼저 동서폭기본조약의 내용용 @ 싱호동풍권 찢 정상적 선랜관계 @ 모폰 ·국가

의 주뀐， 평풍， 독렵， 자주， 영로보존의 존중과 UN헌장의 목적 및 원척의 촌중

® 분쟁와 평화척 해결， 무혁행사의 포기와 경계선 촌중 @ 딴복 대표권 포기 ®
유렵국가간 평화종진， CSCE정신촌중 빛 군비홉소 @ 영역한청띄 원칙 및 복렵자

주성의 좀중 @판쳐1정상화 교류 협력 및 사회개방 @ 상주대표부의 설치 및 교환

@ 기체결쭉약의 상호존중‘ @ 효력벨생 퉁이따 38)

37) 이삼옐， “남북대화의 푼체와 평화흉얼의 깊”， 「똥일품제연구 J 2권2호 (뚱원 6호) ， (서올: 쭉둥똥

옐원， 1990) , pp.292-294.
38) 쩡용걸 r분한국동일흔J (서훌: 고려윈. 1988). pp. 379-384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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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요힐 밤북한 기환관계 참정협정의 내용은 φ 호혜평풍의 원칙 ® 무력행사

와 금지와 분쟁의 평화척 해결 @ 상대방의 인청과 내정뿔간섭 @ 휴전체제의 유

치와 군사적 때치상혜의 해소 ® 다각적인 교류 협혁용 통한 상호사회개벤의 원칙

@ 기체쩔조약의 존중 CD 상주연락대표부의 설치 풍을 담고 있다 39)

양자외 차이점윷 보면 잠청협정에는 휴전체제외 유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

서폭 기본조약에는 UN헌장존중의 원칙파 딴복대표권의 포기， 영역한정외 ι!ι ‘

규정되어 있따. 그 중에서 첫째 UN현장존중의 원척용 남북한 UN풍사가입 이

정퇴었요보로 채론할 펼요가 없으며， 할째 딴쪽대표권의 포71 역시 남봅한의 UN

황시가입으로 당연한 논리척 뀌겔이지만 남북 상호간에 황일방안의 차이어l ~낀1

연방체 국가룹 취합 것인가 통일에 이묘논 중간과정에서 국가연합옳 취항 것인가

가 딸라질 것이따.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렵방안은 연방제 규정의 애 oH쟁

과 논려척 모순 (1 0 1패 시정방침형묶간의 EL순) 과 더활어 유일대표권행사 퓨7，~서 무

색하게 환따. 셋째 영역딴정씩 원칙에 대해서 보떤 북한은 봅가칩꽁똥선언

고위급·회땀에서의 제의 내용쓸 보떤 한휴전선의 경계션 인정활 주장하고 %

반하여 우리의 입장용 꽉설치 않다. 다반 핸법규정에 의하변 대한민국 영토는 한

반도와 ;그 부속도서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외 개정에 왔하여는 논란의 여치가

있다. 넷째 휴섣체제찍 유지분제는 남북했간여} 제외펀 불가침협정 ‘ 평화협정 · 젤·

가칩선언 등이} 고l칙 펴어 있다.

여기서는 특히 휴전체제룹 유지시키느냐 아니떤 그것찍 대체안윷 마련하느냐 하

는 충·요한 문제이므로 정려가 요구된다. 먼저 평화조약의 불웰요성과 휴전체제 유

지룹 주장하논 견해는 다음과 집1:1- . 고전석 기}념에 외하변 휴전협정만요로 진쟁이

종료하논 것이 아니고 별도의 평화협정장 체결하는 것이 팡례로，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 91 합의어l 찍하여 전쟁핀인갚 해결함으보써 전쟁윷 법적요로나 사실적￡

로 뽕료시키는 것이지만， 제2차세계대전 후 국제사회펴 여건 변화에 따라 휴전협

정의 법적 성격도 잔질적웅포 탠;전히o:j 현배적 의 u1의 휴전협정온 전쟁원인의 -&]1

겹없이 전쟁의 포기에 따라 전쟁랭위렐 영꾸히 포기함으포써 전쟁읍 종료시킨마.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ITl려- 듀별한 평화쪼약 없이도 교、전당사자룹 사01

39) 김청수， “닌북한 기앉갔겨1 잡정협정안”， 이성 우션， 전기i 서 ，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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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쟁상관계가 회복펴므로， 현때척 의미의 휴전협쩡운 평화쪼약 없이도 실제로 전

쟁윷 총료시킨다한 것이 대부분 국체법학자플의 견해라는 주장이다. 4이 따라서 현

대 휴전협정의 볍척성격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요휠 전쟁온 종료한4는 것이 국제법

학자틀의 이론이며 국제관행이고， 한국의 휴전협정흘 륙히 °1 핵 한 휴전협정의 때

표척 예로서 휴전협정 it청 에서 전쟁의 포기와 종료볼 규정한 다옵 비부장지때나

군비제한 기타 전쟁의 재발옳 방지하는 여려가지 조치촬 마련하였요묘로， 1950년

한국전쟁윤 1953\건 한국휴전협정으로 총료하였고， 한국휴전협정은 무력행위외 재

벌윷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라는 것이다. 41)

환편 평화협정체결윷 추장하논 학자의 견해에 따로변， 휴전은 적대행위의 중지

일 뿐 평화의 회북01냐 전챙의 종료가 아니라놓 것윷 전뚱국제법에 의해 확렵훤

원척으풍， 한반도의 ￡늘외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평화조약。l 체쩔되기 전까지는

평화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표로 남북한간의 오룹의 쳤쟁상태흘

종결하여 적대관계촬 청려하고 한반도에 평화륜 정착시키논 제도적 볍척 방법언

평화조약의 체쩔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42) 한반도와 꾼사척 긴장완화룹 위해서 정

전협정올 평화협정적인 성격으로 전환함과 아옳려， 정전협정체결당사자인 미국과

뿜한과의 대화도 펼요하다는 의견포 있따 43) 불론 북한에서모 촬곰 미군철수룹 위

한 평화협정와 체결과 황가침공통선언의 채텍-않 제의해 오고 있는 실정인떼 그 성

격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바로 휴전협정의 효력존속과 이것이 평화협정요

로 대체되는 경우 미군의 철수문제에 때한 대처방안외 시급한 해결이 요구휩다.

이제 위에서 논의된 바틀 요약하면 통힐°1전의 조치포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

화증L존윷 위해서 휴전협정의 효력 종속 내지 이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뼈)， 남북상

호뿔가침협정의 체결 내지 꽁홍션언외 채택45) ， 꾼비축소등이 관컨인바， 맙북연합

40) 휴명화， 천게논풍 p. 1 5 9 .

41) 상케논용. pp.161-162.

42) 겁 영 기 , 「분단한쭉의 평화보장폰J (서 윷: 볍 지 사. 1988). pp. 99-100.

43) 송푸융， 전게논품. p.180.

44) 노태우 때홍랭온 1991 년 9월 24얼 UN총회에서 의 연성올 풍해 휴전협정뚱 평화협정￡로 때 xl]

하쓴 것올 언급하였다 r조선영혹J 1991 년 9월 25일 .

45) 이는 남북한간에 져1 3차 당북j2위긍회당에서 꽁흉선안으로외 합의 방향..£.5_ 가고 있·응융 보인 ct.
.£.판it. “당북대화룹 흉해 본 북한의 대납정책.， r풍일운제 연구J (서윷: 정-일원. 1991) , 3권 2

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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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생쩔 청우 남북한간에 논의와 합찍할 것을 민쪽꽁홍체현장에 포함할 수 있윷

것이다.

한반도풍일의 법적 대암으보 민좁적 차원에서논 인척 붙척 붙화척 교류의 확대

률 뒷받침해 주는 푼서가 남북한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떼. °1 합외문서에늪 최

소한 남북관계와 I챙시로의 법적 회복 상태에 대한 합외가 이뿜어져야 하며， 그 다

움 남북한이 상호정치적 실체활 인정하여 남북한 법적관계룰 정상화하는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4히가 있는데， 이 역시 빈쪽꽁통체헌장의 전제가 되논 것이

다.

보다 구체척으로 남북기본관계옳 빈쪽팡흉체헌장으로 정려하려는 유병화교수와

김병기교수의 주장윷 인용하변 다음과 갈다. 먼저 유병화교수늪 답북기본협청의

내용오로 @ 담북한간 상때방의 실체인청 @ 남북교류추진외 공똥기구 설치 @ 남

북j교류와 협력외 기볼원칙 @ 상호무력행사의 굽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대외

적 활풍에 있어서 지켜야 할 협조 및 조정과 공동협력휘 원칙 @ 빈쪽똥질성 회확

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볼권 보장 뚱율 갖추어야 할 것요로 보고 있다. 4n 한편 김

병기교수는 민족공동체헌장의 내용으로 @ 평화와 풍일윷 위한 기본방안요로 첫째

평화활 위한 71본방안은 휴전체제와 평화체제로의 대체， 군비축소， 병력감축， 핵

무기 철거， 외국꾼 철수와 경계선 설정， 둘째 홍일쓸 위한 기본방안요로 남북I쟁의

회 구성， 남봅평의회에서외 종일헌법기초， 이에 따릎 총선거， 통일;정부 똥일국회

수렵방안 @ 상호볼가침에 관한 사항 @ 남북연합의 기구로서 답북정상회담， 남북

zf료회의 ， 남북평의회， 공똥사쭈처와 상주연확대표부의 설치 @ 내정 뿔간섭， 국

제연합헌장 존충 풍윷 플고 있다 48)

끝으보 홍서톡 기본쪼약과 남북한 71본판껴1 잠정협정， 남북한간에 제의휩 내용

및 번쪽꽁똥체현장윷 예시하는 여려 견해똘윷 정려하떤 민족공동체헌장의 내용요

롭 다음파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그 전문에 흉잃원칙과 헌장정신윷 담고 구체적요료는 @ 상때방 실체의 인정과

내정 촬간섭 @ 상호 용용 및 호혜I영동~ 원칙 @ 상호불가첩외 군거료서 우혁행

46) 이장회， 천게논품， pp.226-227
47) 퓨영화， 첸게논푼， 장게서， pp.185-187.
48) 캡명기， 전게논푼. pp. 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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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금지와 분쟁의 평화책 해결 @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요로와 대체 및 군축 @

관쩨정상화와 교류 협력좁 홉한 상호사회 7ij방의 훤칙 @ 남북연합의 기구설치 @

기체결쪼약의 폰중 ® 일방의 따방대표 뽑인정 (딴목때표권의 포기) 및 외교부문에

서의 상호 협조 조정 @ 효력벨생 퉁올 내용으홉 청려활 수 있꼈따.

ill. 남북연합의 성격

1. 남북한의 법적 지위

::L흉안 청부와 함계 그려고 재야의 통일논의흘 요약해 보면， 과정으로서훼 흉웰

용 중요하게 언식하고 풍일찍 중간단계 셜정에 대체적인 합의룹 한 것요로 해석되

고 있다. 49) 이러한 바땅위에서 한민쪽꽁봉쳐l홍일방안은 밥북연합의 설치플 체시한

다. 본창에서는 민족공똥체현장에 좀채근거룹 푼 남북연합이 과연 어떠한 성격용

지년 것인가룹 검토해 보려고 하눈데， 먼저 현재 남북한의 볍척 지위에 대하여 상

펴 본 후에 그 관계릅 규명할 것이다.

앞 장에서 빈쪽꽁홍체헨장의 내용윷 정려하늪 가운데 언급했던 단잃대표권찍 표

기， 영토함정 부분에서 남북한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떤 것처랩 이는 그 시원이 남

북 착기의 정부가 수렵되었윷 때부터 논환이 되있다. 똥서복°로 양분왼 분딴국

서폭의 기본법용 그 분단상태윷 시인하는 기초위에서 제정되었는떼 비하여， 대한

민국와 헌법조항에 외하변 디}한민국윤 한반도와 ::L 부속도서 전부에 걸친 유일 합

볍정부°1며， ζl 영토안의 주민전체촬 대표하는 이환바 유일대표권윷 갖늪 것으로

펴어 있다. 서폭찍 기본법용 미 · 영 • 불의 접령지역 °1었던 서쪽 (BRD)내에서만

따땅하게 퇴어 었고， 기따지역 휴 똥복지역흘 가맹‘가입에 의하여 효웹용 미치게

되어 있었다. (§23) 시간적 초E력도 전복웰 국빈이 자유스련 결정에 따라 의결한 현

볍의 효혁이 발생하블 1끓에 ζl 효력윷 상실하게 되어있는 (§ 146) 과뚱기척 헌법업

윷 명시하고 있따(전불). 5이 그려하여 홍쭉흘 봉서복윷 대흉한 지우}를 가진 두개의

49) 이홍구， 전게논몽， p.350; 노중션， “흉얼방안 논의의 변천과정과 현황. r현얀겨1 체홍앨방안」

(서윷: 한백， 1990), p. 39. ; 장명봉， “한민쭉풍총체통일방안의 법척구조에 판한 고창.. r홍일문

제연구j (서울: 국효흥얼원， 1989), 1 권4호， pp.237-239.

50) 박성조 • 양성청， 「휴일홍얼파 분한한국J (서울: 경냥때 극동문제 연구소， 1991), pp.200-2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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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금지와 분쟁의 평화책 해결 @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요로와 대체 및 군축 @

관쩨정상화와 교류 협력좁 홉한 상호사회 7ij방의 훤칙 @ 남북연합의 기구설치 @

기체결쪼약의 폰중 ® 일방의 따방대표 뽑인정 (딴목때표권의 포기) 및 외교부문에

서의 상호 협조 조정 @ 효력벨생 퉁올 내용으홉 청려활 수 있꼈따.

ill. 남북연합의 성격

1. 남북한의 법적 지위

::L흉안 청부와 함계 그려고 재야의 통일논의흘 요약해 보면， 과정으로서훼 흉웰

용 중요하게 언식하고 풍일찍 중간단계 셜정에 대체적인 합의룹 한 것요로 해석되

고 있다. 49) 이러한 바땅위에서 한민쪽꽁봉쳐l홍일방안은 밥북연합의 설치플 체시한

다. 본창에서는 민족공똥체현장에 좀채근거룹 푼 남북연합이 과연 어떠한 성격용

지년 것인가룹 검토해 보려고 하눈데， 먼저 현재 남북한의 볍척 지위에 대하여 상

펴 본 후에 그 관계릅 규명할 것이다.

앞 장에서 빈쪽꽁홍체헨장의 내용윷 정려하늪 가운데 언급했던 단잃대표권찍 표

기， 영토함정 부분에서 남북한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떤 것처랩 이는 그 시원이 남

북 착기의 정부가 수렵되었윷 때부터 논환이 되있다. 똥서복°로 양분왼 분딴국

서폭의 기본법용 그 분단상태윷 시인하는 기초위에서 제정되었는떼 비하여， 대한

민국와 헌법조항에 외하변 디}한민국윤 한반도와 ::L 부속도서 전부에 걸친 유일 합

볍정부°1며， ζl 영토안의 주민전체촬 대표하는 이환바 유일대표권윷 갖늪 것으로

펴어 있다. 서폭찍 기본법용 미 · 영 • 불의 접령지역 °1었던 서쪽 (BRD)내에서만

따땅하게 퇴어 었고， 기따지역 휴 똥복지역흘 가맹‘가입에 의하여 효웹용 미치게

되어 있었다. (§23) 시간적 초E력도 전복웰 국빈이 자유스련 결정에 따라 의결한 현

볍의 효혁이 발생하블 1끓에 ζl 효력윷 상실하게 되어있는 (§ 146) 과뚱기척 헌법업

윷 명시하고 있따(전불). 5이 그려하여 홍쭉흘 봉서복윷 대흉한 지우}를 가진 두개의

49) 이홍구， 전게논몽， p.350; 노중션， “흉얼방안 논의의 변천과정과 현황. r현얀겨1 체홍앨방안」

(서윷: 한백， 1990), p. 39. ; 장명봉， “한민쭉풍총체통일방안의 법척구조에 판한 고창.. r홍일문

제연구j (서울: 국효흥얼원， 1989), 1 권4호， pp.237-239.

50) 박성조 • 양성청， 「휴일홍얼파 분한한국J (서울: 경냥때 극동문제 연구소， 1991), pp.200-2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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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국가로 보고 푸7~외 쪽힐윷 주장하며 국가연합방식에 와함 통일방안쏠 제시하

였렐 반띤에， 서폭윤 19601컨대 딸 브란트 수상의 홍방정책 추진 '01 전에는 활슈따

인 원칙에 따라 두개의 복일론윷 배격하였지만， 차산의 영토룹 서복에 한정시천

기본법에 기초한 국내법 청서와 갈등없이 푸개의 이폰을 수용하여 풍서폭 기훈조

약체결과 함께 UN어1 동시가입함으로써 홍일의 지반쏠 조생하였다. 작년에 이루

어진 톱일의 홍앓이 기본법 23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변 146쪼에 의한 것인지 논

란이 있었지딴， 51) 대체척으로 기본법 23조에 근거하여 풍월이 이루어진 것요앓 보

고 있다.

한편 남북한의 볍적 지위에 때하여 상호간 실짚적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있따논

데 일반적 견해인데， 지급까지 우려 청부는 1948년 제3차 UN총회가 채택한 한

반쪼에 환한 결의문52)에 판거하여 대한민국윷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주창해 왔

다. 그려나 대한민국 혐볍윷 제정한 헌법제정권력운 그 권력윷 행사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어진 지려적 역사척 조건에 의하여 제약퇴지 않흘 수 없다. 쭉 UN

감시하의 선거가 가능하였고， 따라서 UN임시 한국위원회가UN총회의 결의에 쫓

아서 선거감시 및 자문이 가놓했떤 지역이라고 하논 역사적 7-1 려 적 조건의 제약하

에서 그 권쩍행사가 가능했떤 것이다. 그에 따라 UN총회는 “감시 위원회의 감시

와 협의가 가능랬고 전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논 지역의 한국에 대한 유효한

지배와 판합권윷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윤 것과 똥;정부는 동

지역의 선거인플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었요며 임시 위원회가 감시룹 행한

바 있는 선거에 기초풀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외 유일한

정부”입올 선언 하였다.::1.현데 이 선언은 대한민국정부야말로UN감시하의 합법

‘척인 절차흘 밟아 수렵원 정부이며， 그려한 정부로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잃한

정부라는 의미의 선언이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효한 지배와 환할월쓸 미치늪 유

일한 합법정부임쓸 전언한 것요로 반도시 말혈 수 없다는 견해53)는 최근찍 황잎정

책이 상호의 실체똘 인정하는 방향요로 가고 있따논 점에서 수긍이 가는 것요로

5l) Grgen Habermas, ‘독앨홍얼과 마료크화 민족주의”， 송두율 역， 「사회와 사상.J (서윷: 한걸

사. 1990). 6월호. pp. 114~ 117.
52) 컴맹 71. r푼단한국의 평화&장환」 부륙 창조. 176~18 1.

53) 혀대권， 천게높풍.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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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훤다. 딴폭대표권의 포기로 언한 헌법의 영토규정조항의 개청문제는 다읍 장

에서 논하기로 하고， 따륜 한편에서도 위의 UN쩔의문에서 대한민국정부가 한반

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입율 송인한 것윤 국가총인이 아니라 ;정부송인요로 보는

견해 54)포 있다. 또 남북한의 통시 UN가업으로 대한빈국정부촬 총인한 UN총회결

의 (195. ill) 와 .£순온 없는자 하논 분제도 제기된다 55)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온 사실이

다. 또한 처음부터 북한지역에 통치뭔윷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반환으로 인하

여 사실상 홍치권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도 헌법의 효력(타당성)윤 당연히 미친다

는 이폰용 우려에게 척용하는 것은 논려의 비약0] 따. UN감시위원회 (UNTCOK)
가 접균합 수 있었떤 지역， 중 u] 군이 점령하였변 남한 지역만의 쭈민이 행사한

현법제청권력이 비록 과반수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어떤 볍려에

의하여 UNTCOK가 접근할 수 없었떤 북한 지역까지도 봐당한 헌법왈 제정할 수

있는지 의분인 것이다. 따라서 때한민국 헌볍이 북한지역읍 포함한 전한반도에 to}

당하다는 명제포 우려 헌법의 효혁왜 볍위뜰 선언한 법적 의미볼 가진 헌법원척이

라기 보다는 전한반도에 그 정똥성윷 주장하는 정치척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to}당

하다논 것이다 56)

그려나 문제의 UN총회 결의문이 대한빈국정부와 유일대표권을 반드시 윗바침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첨 0] 대한빈쭉이 사실상 남한에서 유일합법정

부라고 선언한 것으않 풀이된다고 하더라5:. UNo] 이픔바 조선민주주의 인민창화

국에 때해서는 아무런 쩔의도 채택하지 않았떤 사실온 그것의 혼채를 인정하지 않

윤 것으로 해석훨 수 있다 57)

요약컨대 남북한간의 지위에 관한 쭉내볍척 국제법적 관계는， 국내법체계에 의

하변 남북한 꽁히 한국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제법적요

효는 엄연히 두 개의 국가가 존채한다는 사실윷 부인활 수 없따. 남북한의 지위에

판한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국제법적 시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찍 유

54) 낌영기， 「북방정책과 쭉제법 J (서윷: 국체푼제연쿠소， 1989) , p. 162.
55) 낌명기， 상게셔. p.l64.
56) 최뎌l 권， 전게서. pp.27-29, p.4 1,

57) 낌·짝준， 전게높품，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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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법성 또는 단쪽때표권윷 뒷바침하는 국내법체계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수용

되지 않는다블 것이다. 쪽 꿈내볍척요로는 한국에 하나외 국가안이 존재하는데，

국제법척오효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접에서 현실운 서로 모순되는 이원척

구조활 지년다. S8)

그련떼 지급까지 남북한 관계흘 규윷하고 있는 법문서는 1953녔에 체결된 휴전

협정뿐이다. 1948년 12월 UN총회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송인온 북한윷

불법정부로 규정짓는 것이고， 1953년의 휴전협정에 의하떠라도 북한윷 국가포 송

언한 것이 아니지만， 민쪽꽁똥체현장에 담북한이 합의하고 남북연합의 꽁흉기구가

설치펴면 때의척으로 북한올 국가로 송인한 것이 휠 것이며， 휴전협정에 의한 현

재의 군사분계선이 있떠라도 남북한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와 같이 활통하고

있는 국제법 쭈체이다.

캘국 분단한국온 하나의 국가°1어야 한다는 당위척 촉변과 현실적￡로 푸 개의

국가라는 모순휩 구조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공히 아직 하나의 한국올 쭈

창할 때는 하나와 한국 개념을 확렵할 것이 요청되며， 담북통얼이란 납북한이 하

나의 법질서와 이 법질서룹 집행하는 하나의 정부하에 룹어가는 것쓸 의미한다면

두 개의 한국은 하나외 한국(통일)으로 발전적오로 해소하논 구체적 방안와 수렵

이 펼요하다.

2. 확가연합과 연방국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한빈쪽뽕통체통얼방안파 고려빈쭈연방꽁화국

창렵방안옳 한국의 통일방안으모 제의하고 있는떼， 특히 한민쪽공핑체통일방안에

서 제시되고 있는 냥북연합의 성격윷 규명하기 위해 먼저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똘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연합 (confedera l state) 이 란 불 이상의 폭가블이 꾸성국둡간와 평흉윷 기

초로 국제법상의 국가의 자격옳 보유한 채 결합하논 것으로 정의된다. 59) 쪽 국가

연합이환 인격 (International Personality)윷 유지하면서 특정한 권한윷 지니늪

58) 최대권， 전게서， p.73, PP. 78~79.

59) 유병화， 「국제법 I .J (서 윷: 진성사， 1988) , P‘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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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윷 찾고 새풍운 법적 실체볼 구성하는 쭉가찍 쩔합이따. 60) 그것운 수개의

국가가 때외척으로 동월한 언격차로서 행홉하기 위하여 결합한 것으로 국제법상

대와척 권한온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보휴하고 충앙조척윤 다만 에외척요로 조약요

로 인정한 볍위내에서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다. 61) 요컨대 국가연합°1 란 복수의 국

가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윷 보유하면서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

하여 조약에 휘하여 결합히고 꽁홍의 기구활 흉해서 외교 기라 일정환 사항윷 협

외하여 그에 판한 71 능윷 꽁홈으로 행사하는 국가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은 그 쩔합근거활 국제쪼약오로하는 국제법상의 국가결합이며， 결합쭈

체는 완전한 국제법인격윷 갖는 국가와 품가의 결합이고， 결합국 상호간의 지위논

상호때풍한 병렬척 관계에 있는 경우이따 62) 따라서 국가연합의 구성국윤 그툴찍

쭈권과 폭렵권융 국가연합에 。l 양함이 없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생국은 완

전한 쭈권국가보서 국제인으로 냥아 있다.쩨

이같은 국가연합의 주요한 열반원려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64)

φ 외교의 촉변에서 국가연합찍 구성국은 쭉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륜 갖논따.

@ 국가연합에서논 연합의 꽁통합적이 없고 개인은 착 구성국의 f국민이다. 쪽 연

합왜 국빈은 각자획 구성국 꿈척용 갖는다.

®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대한 관계는 국제법 질서에 속한다. 국가연합헌볍은 구성

국칸의 합외(조약)에 찍해 이루어지므로 구생국은 작가 혈개의 독렵된 헌법올

가지며 연합찍 중앙정부가 구성국 정부에 총속하논 특정을 갖플다.

@ 국가연합의 구성국 국빈에 때한 판계옳 보면， 구성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퇴는

합의체인 뽕동기구에서찍 결의는 각 구성국 국빈용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꾸성국이 연합의 꽁똥결의룹 수락하여 입법조치혈 취할 경우에 한하여 꾸속한

60) Verzihl , J. H. w.,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 2, (Leyden ,

the Netherlands: Sijthoff, 1969) , p.159.

61) Fenwick , G. , International Law 4th ed. (New York: Appleton , Stering

Publishers, 1983) p.46.

62) 유병화， 「국제법 총붙.J (서울 : 일조Z}， 1985), pp,231-232,

63) Fenwick, op~cit. ， pp.241-242.

64) 장명용， “국가연합에 판한 연구”， 「국제볍학회 논총.J(서울: 대한국제법화회， 1 990) 33권 3호，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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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연합운 자기의 병웹을 갖지 않는따. 국가연합이 구성국 이외의 제3국과 전

쟁올 할 필요가 있옳 경우에 각 구성쭉은 연합에 펼요한 병력을 제꽁하며， 연

합이 구성국에 대하여 부력저l채를 활 경우에도 다흔 구성국01 제꽁하는 우협요

불써만 가능한 것이표로 이런 제재의 전쟁은 공동체안에서의 전쟁윷 의며한다.

한면 연방국가 (federal state)는 구성국 정부플이 국제법상 국가보서의 자격용

잃고 연방국가만01 국가의 자격촬 갖게 펴는 쭉가 결합이따. 65) 쭉 연방국가는 복

수의 지분국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중앙정부조직01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윷 갖

고 연방의 구성국 정부조직은 국히 제한훤 특청사항에 판해서만 국제법상의 농협

윷 갖는 복합적 국제언이따 66) 따라서 연방국가는 그 자체의 정부기판을 갖고 땐

방구성국가와 연방구성국가의 주민에게 봉치권을 행사하논 국가이다.

연방국가의 기본구조는 대내문제에 판한 뀐한은 헌법의 규청에 획하여 연방당국

과 연방꾸성국 당국에 각각 분화되냐， 대외문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당국에 보유되

는 것이 보똥이므로 연방국가의 주권응 연방과 연방꾸성국에 분화되어 촌재한다고

혈 수 있따‘ 쪽 연방국가에 있어서논 연방자체가 국제법상 권려능력파 행워능력윷

갖농 법인격 (주권국가 국제법 쭈체)이며， 그 구성국(주 · 지방똥)은 내부적요로논

국가적 성격을 보유하지반 대외척으보는 국기로서의 법인격옳 갖지 않눈다. 6끼

이러한 연방국가의 특성으보 다옴과 같온 것을 블 수 있다. 68)

@ 성운헌법: 연방쭉7}룹 채택한 푹가논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칸외 권

혁의 분화를 성붐의 형식으로 규정하논 것이 일반적이다.® 양원제 의회: 연방국

가씩 의회는 지방정부의 권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자로 구성되논 상원

과 전체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하원의 양원제로 채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종앙집권화: 연방국가는 실절척으로 자기유지릎 하고 있논 다수의 정치딴워인

하방에 때하여 사싶상 국가권력윷 01 양한 권력옳 일방척요포 철회할 수 없는 지빙·

65) 유병화， 「국제법 I.J> p.398.

66) I. Bernier, Internation Legal Aspects of Federalism , (London; Longmans, 1973) ,
p.13.

67) 배재식， “국가찍 유형에 판한 연구”， 「법학J (서올때 법학연구소， 1985), 26권 1호， p.IOO.

68) 김병기， “연방국가， 국가연합， 체제연합 비쿄연구.. r전환기의 풍일문제 J (서울: 대왕사，

1990), pp.76-77; 신정현， “북한의 연방제 용일방안”， 상게서 pp.205-2 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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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때한 권력의 분배흘 특색으로 한따.(4) 권혁의 지역적 배분: 연방제는 지

방정부에의 권력과 권한의 분때 7} 지역윷 기초로하여 이루어지 E로 지방자치플 보

장하는 71농융 한따.® 최고 연방 법왼: 연방략가는 헌법의 최고 해석기판으로서

최고 법원윷 두고 하방좁 법적으로 :규속한따.

이상에서 i 논의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룹 비교하면 꽁통접과 차°1점이 발견되논

데， 먼저 그 흥통접윷 보면 따음파 장따.(1)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I 쩔합의 강

도는 차이가 있지만 수개의 국가가 하나로 쩔합하는 형태이다.® 연방국가와 국

가연합윤 하나로 결합하려는 통합요인과 수개로 나뉘어지려논 분화요인01 통사에

조화되어 있는 점이 공똥원 성랩요건이다.®연방국가와 꿈가연합은 구성국의 °1
익휘 총천과 민주추의와 개인의 자유훌 보장하기 위한 꽁통의 이데올로기흘 갖논

거l 좁종점이다.

따옴으로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점윤 다옵과 깥다. 69) (1) 국제법의 주체:

연방국가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쭈체이지만， 연방꿈가의 구성국온 웬칙적으로 쭉

제법의 주체가 아니따. 그러나 꿈가연합의 경우는 그 자체가 폭제법상의 추체가

아니라 국가연합 구성꿈이 국제법와 추체이다. 측 연방국가논 국제적 인격을 갖고

있요나 그 구성국은 국제척 인겪윷 갖지 못하고， 국가연합 자신은 국제적 인격윷

갖지 못하고 그 꾸성국이 국제적 인격을 갖는다는데 차이가 있다.@ 결합의 근

거: 연방국가외 결합끈거는 웹칙척으효 국내법인 연방국가의 헌법에 있논떼 반하

여， 국가연합의 쩔합군거는 원칙적오로 구성국간에 체결된 국제법적인 조약에 의

하여 야루어진q는데 차이가 있다. 쯤 연방국가의 구성국온 딴일의 연방헌법에 구

속되냐，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구생국 각71의 헌법윷 찾는다.® 대대척 똥치권의

소재: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국파 그 구성쭉 모두 대대적 황치권을 갖지만， 꿈

가연합의 청우에논 그 구성국반 대내적 통치권율 갖는다. 따라서 연방쭉가의 경우

에논 연방정부와 二l 구성국이 그 구성국 주민에게 직접척인 봉치권윷 행사하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논 그 구성국만이 그 구성국 주민에게 룡치권윷 행사할 뽑이다.

@ 대외척 홍치권의 소재: 연방국가의 경우 전챙찍 선언 • 강화， 외교사절찍 파

견 · 접수， 정치척 조약의 체결 퉁 때외적 흉치권은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연방구생

69) 김명기， 전게불문 및 「남북한연방제 풍일환J (서윷: 탑구원，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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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용 대외척 통치권용 갖지 않는다. 그려나 국가연합찍 경우는 홉정사항에 한해서

만 때외쳐 통치권윷 갖을 뽑， 때외척 통치권은 그 구성국만이 행사한다.® 병력

의 보유: 연방국가워 꾸생국은 자체의 병력쏠 보유하지 않고 연방정부만이 자체

병력율 보유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이 자체의 병력·옳 보유하며

국가연합온 병력을 보유하지 않논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

쟁윤 내란이며， 국가연합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챙운 전쟁으로 간쭈훤따.

그런데 신정현교수는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와 J 체계활 구성하는 단위둡간의 권

혁의 헌볍척 분배라는 법척 · 제도적 개녕올 떠 확때하여 사회학척 개념윷 척용한

다. 하나의 한얼척인 정치체제플 유지하면서 몇 개외 중심체틀간의 협상과 조쟁율

캉조하논 정치척 원칙에 기반윷 두고 형성되는 협의외 연방제 개념으로부터 이제

까지 유지되어온 딴얼국가찍 문화활 통해서나 혹은 환려휩 정치조직들이 꽁동결정

윷 만줍어 나가는 하나의 통합과정율 통해서 정치공홍체활 형생시켜 나가는 유럽

팡풍체와 같은 지역적 풍합체의 구성오보까지 연방제 개념쏠 크게 확대시켜 광찍

료깊 이해한다. 70) 이때 팡의의 연방국가 개념은 앞서 언즙한 국가연합의 개념에 가

깝다고 보여지는데， 국가결합의 형태중에서 때개의 경우 국가연합윤 일시적인 ;생

우가 보홍이며， 이는 종앙조직의 권한°1 점차 강화하게 휩에 따라 연방국가의 형

태포 발전한c:t， 쭉 〈딴일꿈가-연방국가 국가연합 국제협웹기구-동맹이나 ￡약관계

〉의 일램선상에서의 여려 단계활 상쩡할 수 있다 71) 협휘체척 · 기농적 통합형태인

유랩꽁홍체는 하나와 유럽쏠 지향하고 있요며， 1781년 북미국가연합윷 결성한 이

후 1789년 연방헌법 채택으효 연방국가로 발전한 미국의 예와 1867 1션 폭일의 zf
연방촬이 북폭일연합윷 결성한 이후 1871년 통일올 완성한 쪽일의 예， 1815~48

년감의 소위 ...... 연합의 연방으로의 발전 풍용 만약 쭈려외 한빈쪽꽁홍체풍일방안의

납뿜연합윷 국가연합으뭉 본따면 통일윤 낙판적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1895년

에 형성된 좋앙아메려카 공화국은 1898 1년 온무라소， 니카파과， 산살바도표 똥으

로 각각 독렵하였으며， 최근 소련£ ~휴더l 봐 실패 이후 소연방의 해체 및 구성꽁화

국외 폭협주장으로 연방꿈가풍부터 보다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요로 나아갈 과도

척 쩔합형태릅 유지하고 있는 접또 고펴할 만하다.

70) 신정현， 전게논분， pp. 203-205.

71) 최대권， 전게서，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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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끊 독일통일 01 천에 홍폭이 추장한 국가연합방식에 의한 홍일방식윷

참조해 보면7찌， 1956년 말 동복사회통일당 제 1서기 윷브려히료논 기자회견에서 ”

우선 두 폭일국가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읍 황일이 가능할 때까지 또한 민추선거에

찍한 국민의회흘 구성하높 것이 자농활 때까지 국가연합이라는 형태로 중간해쩔쓸

찾놓다”고 하였다. 그 내용온 국가연합이라는 용어의 표시와 두 쪽일국가에의 접

흘이라는 푸 개 폭열국7]-의 인정， 흉일이 가놓활 때까지 중간해결로서 과도기적

결합윷 제찍한 것오로 국가연합의 성격윷 갖는 첫요포 볼 수 있다. 19571칸 7월

홍폭수상 그로테볼이 제안한 쪽일국가연합 방안운 홍서폭간의 국가연합의 형식이

국제볍척 조약옳 기반으로 한다는 것올 병백히 하였따.

그련떼 홍폭의 폭가연합방식에 의한 통열제의와 유사하게 북한운 1960년 연방

제에 의한 통일방안옳 제안하였따. 01로부려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폭창렵방안

의 쩨사 이전까지， 1970년때 조국통웰 5대방침을 포함하여 그깐찍 제안 내용온

대개 홍쪽의 국가연합방식과 홉사한 것으로 요약훤다. 불홉 1980년 이후 쭈장하

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도 국가연합의 요소와 홍재되어 있어 그 논리척 모순

윷 t::려내고 있읍온 불론이다.떼 1960년의 제안내용에는 차유풍용 남북총션거에

외한 통얼이 현실적이지딴 그것이 어렵따면 과도적 대책으로서 당환칸 남북조션의

현재 정치제도흘 그대로 두고 감기 정부외 폭자척인 황용을 보존하면서 똥사에 두

정부와 대표촬로 꾸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활 쪼직하자는 통일의 과도척 대책이라

는 점에서 :J..것은 쭉가연합윷 지칭함 것이며， 19621션의 상호내정불간섭 및 봐방

에 대한 일방의 의사강요릅 끔지하자는 주장 역시 그현 성격윷 냐따낸다. 1973년

좁국종웰 5대방칩의 내용에도 남북의 현좀 푸 제s:..흘 당분간 그대로 무자논 것도

국가연합의 성격용 갖논 것이다.

그헌데 19801건 이후 제기펴어온 북한의 연방제 홍일방안용 이제까지의 국가연

합의 성겪으로부터 연방국가의 성격오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휴 파도적 조치로서

의 연방제로부테 완전한 흥얼훤 형태로서의 연방국7]-의 창설로 그 의의할 변경하

여 연방국가의 요소플 포함하고 있다.:J..련 요소로는 고려민주연방꽁화국용 자추

72) 정용정， 「분딴국홍열론 J (셔울: 고려원， 1988) , pp. 148-200; 김병기， 탤방제에 환한 종합척

연구J (서올 : 일해연구소， 1988) , pp. 37-39.
73) 낌명기， 상케서; 선정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r전환기 똥일푼재 J . pp.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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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랩국가라는 언급， 최고 빈쪽회의안의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 · 방위 · 대와문제

흥 업무관할， 딴일민좀연합꿈와 유지， 대외적으로 유잃대표권의 행사 똥이다. 그

려나 남북한 각기 완전한 자주권핵 행사(지역자치정부의 유지) , 폭자척인 대외관

계의 계속과 대외활흡와 풍일척 조절 뚱용 국가연합척 성격옳 지년·내용으로 국가

연합적 요소와 연방국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외 영문

표71는 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로 퇴어 있으며， 연방정부

꾸성에 있어서 최고민쪽연방회의와 연방상셜위원회의 설치흘 제안하고 있논데 통

치(행정)윷 집행하는 똥일정부논 구체적요보 제시펴지 않고 있다. 휴 상설기구가

집행기구언지 아니면 싹 지역정부가 첩행기놓윷 밭는지 분명하지 않따.

3. 남북연합의 묵가연합적 성격

이상에서 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확성3l} 그 차이활 비교하여 보았는데， 과연 한

번쪽공풍체황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답북연합은 어떤 성격윷 갖논7} 규명하려

는 것이 환 절의 주제이다. 통일원의 기본해설자풍에 외하면 남북연합이 국가연합

이나 연방국가의 성격을 갖지 않고 민족내부의 폭수관계임윷 강조하고 있요냐， 대

캐펴 논자는 그것이 학가연합과 성격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따.

남북연합에 대하여 체제언합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J. 체제연합촬 국가연합과 연

방국기s 사°1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찌 체제연합과

국가연합윷 용일시 하는 입장이 있으며?5)， 남북연합이 형식척으포 국가연합과 연

방국가중 어노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유형 °1지만 실질척요로 국가연합의 유형

에 속하는 것요로 보기도 하따.%)

김학준교수는 한민쪽꽁똥체똥일방안찍 발표이전에 작성원 돗한 글에서 1989'견

초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의 구상과 발언을 콘거로 하여 통얼방안찍 기본원칙으로

민쪽꽁똥체 구현읍 위한 체제연합윷 형성하여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폰 분야에

서 인적.물척 교류룹 강화함o로써 신뢰활 회복한 다옵에 빈축공풍처1활 형성한다

는 것으모 이해한다. 여기서 체체연합이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Z-f71 추권괄 보

74) 김학준， 전게논푼， pp. 28~32.

75) 최대권， 전게논문， pp.119-122.
76) 김벙기， “연방쭉가， 국가연합， 체제연합 비교 연구n r진환기의 횡·잎푼제.J>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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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하고 국제적으효는 개별척언 추권국가홀 쫓재하펴 답북의 상호판계는 국제판계

가 아년 민좁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민족공홉체통일방안의 남북연

합。1 위의 체제연합과 다흡없따고 쩔론짓는다. 그런떼 ::L 체제연합은 한반도찍 남

과 북에 서로 다환 체제가 혼재하논 현실을 인쩡한다는 의미에서 연방국가와는 거

려가 별고 국가연합에 가깝따고 보았다. ?n

김병기교수도 한민쪽꽁통체통일방안 발표이전에 쓴 논분에서 집학홈교수와 같윤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바이며， 01 체제연합은 국가연합과는 다프다고 보면서도 실

질척요로는 국가연합의 유형에 속한따고 본다. 풀환 처l제연합°1 체제칸의 겹합방

식이고 결합윷 위한 중간과정이며 대내적g로 민쪽내부의 륙수관계라는 첩에서 국

가연합과 구별짓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장형황JiL수에 의해서포 체71되었는

데， 맙북한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흘 서로 좀충하며 쌍방칸 평화공존찍 관계룹 셜

정하여 이훨 바탕요보 상호교휴와 협혁융 통해 남북한 신뢰룹 조성하고 민쪽책 통

질성쓸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홍일의 기반윷 갖추기 위한 과도척 조치로서 밥북한

연합이란 결합체륜 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1 것와 결성이 합획펴고

쌍방정부간의 꽁홍기구가 설치퇴떤 줍합회 추진이 유려하고 통합이 진행되면 홍일

에의 첩곤이 용이하따는 것이따， 78) 흑 통일분제에 때한 현실적인 접끈윷 하려면

먼저 분딴현실의 언정에서 부터 쓸발해야 하고， 따라서 북한의 존재는 하나외 북

렵국가°1며 홍일윤 서풍 다륜 이념과 체제룰 가진 남한과 북한핵 사설상의 쪽렵국

71-의 홍합과정으로 인식된다. 01 러 한 1빈쪽 2체제의 현실인식에 기초한다변 종간

딴계에서는 국가연합포 통일로 일딴 받아플일 수 있고， 그 중감딴체의 통열방안요

로서 남북한 체제연합이 현실적이고 합려적인 통일방안이 훤다는 견해이다 79)

연합의 형태룹 구성딴위체간의 안전꽁동체틀 형성하려는 합의가 펼수척인 국가

연합， 경제나 시민생활 분야에서 보다 밀접한 쩔속판계룹 유지하는 꽁영방， 분란

국의 참정적 연합 형때로서 상정훨 수 있는 가설척 사례로서 체제연합와 경우활

예보 좁고 있는 강광식교수에 의하변， 1만쪽 2체제의 체제연합온 정치적 폼합만。1

유보펴어 있올 뿐이Jl 단얼의 민쪽공홍체훌훌 행성할 수 있눈 연합형태로서 현란계

77) 김학준， 전게논분， pp.28-31.
78)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r국제법화회논총J 33권2호. p.28.

79) 상게논분，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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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회늪 남북연합이 。1 헌 체제연합에 근접한따고 보고 있따. 구체적오로 한

빈좀꽁똥체통잃방안와 전체척인 맥합에 비추어 보면， 민촉공동체 회북에 가속척인

효파륭 기대할 수 있논 공영방 모행과 더불어 민쪽내부의 확쥬:관계흘 지칭하늠 체

제연합모형 01 남북연합의 성격과 내용요로 고려되는 준거요소라는 것이따. 80) 그렌

데 통월원의 기본해첼자효에 의하변 당북연합운 유럽공똥체와 노로틱 연합체와 그

성격이 휴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81)

남북연합의 성격과 유사하다늪 유럽공홍체는 유렵석딴철강꽁똥체 설험조약， 유

협경제공똥채 셜렵조약， 유협원자력짱풍체 설렵조약 똥에 외하여 구성훤 꽁똥체뜰

이 1965년 유웹꽁좁체 딴월이사회와 딴일뷔훤회 설렵조약의 체결포 흉똥체별 01
사회와 워완회흘 홍합한 것이다. 82) 불폰 똥합쪼약에 의해 딴얼기구풀이 세 공동체

찍 업무활 판장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세 꽁풍처l 젤렵조약윤 유효하여 작 71구의

권함은 공홍체에 따라 다프다. 01 렇게 발전한 유럽공동체늪 @ 구성국의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려고 구성국 국민과도 직접적인 판계흘 맺고 @ 집

행기관의 의결사항이 구성국정부의 개업없이도 직접 구성국 국민옳 구속활 수 있

늪 상당히 실효성있는 제도척 장치흘 가지며 @ 구성국의 일방적인 활퇴가 허용되

지 않는다는 점이 연방적 요소블 갖는 것으로 이해휩다. 83) 그러나 유럽꽁똥체는

기존의 옆방국가 모탤과 비교할 때， 첫째 유럽꽁용체는 자신찍 고유한 영’토가 없

요며， ξ푸 꽁풍체의 역내 활동무대는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에서 여전히 구성국 영

토。l며 뚫째， 유럽꽁총체가 주권척 연방척 권한윷 행사할 수 없논 분야는 청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료다.%) 이려하여 1986년 1싼일유럽협정에 의해서 청제적

팡합 뿐만 아니라 정치 • 외교척 차원에서도 통합올 이추기 워하여 유럽 청치협력

80) 강광식， “한빈쪽 콩동체 통일방안의 똥잃접근 방법론척 위상a， 「똥일분제연구J 1권 4호， PP.
270-271

81) r한민쪽공흉체통일방안 기봅해설자료J (쭉로똥일훤， 1989), P‘25‘

82) 김때숨， 「유렵짱똥체볍 J (서옳: 법푼사， 1988) , p.4; 유병화 「국제볍 I J, (서윷: 친성사

), pp.522-532; 김갱판， “구주공홍체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η， 「국제법학회논총'J (서옳: 대

한국제볍학회， 1971), 16권 2호， pp.25-26 참조.

83) 김 대순， 상게서， pp.7-8

84) 김대순， ”유럽공똥치l의 연방척 구조 ( H ) " r고시체J (1 988. 1), p,194; 변도온， 「유럽공풍체J (서

울: 명민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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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콜 제도화시켰고， 유협의 역내시장의 완성과 하급심 유럽재판소를 셜치환다는

내용오로 발전하였다. °1 같윤 딴일유럽협정의 체결로 °1제 유럽연합의 결성을 지

향하논 바의 내용용 @ 꽁풍쳐l 내부시장의 완생 @ 사회정책의 통합과 겸제.사회

척 균형 @ 연구기술개발의 공통정책 @ 꽁동외교쟁책의 형성과 시행 @ 공톱안보

협랩 풍이다. 85)

그러나 유럽꽁홍체가 유럽연합윷 지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l

많지만， 만약 남북연합이 념북한관계의 분딴 고착화라는 비판윷 혜하기 위해 그

성격윷 연방국가나 국가연합파 규l.l컬짓고 유협뽕홍체와 같은 성격용 갖높다는 것온

딴일국가로 가는 국가결합의 유형으로 보아 오히려 팍가연합보다 뎌 느흔한 형태라

고 활 수 있다. 또 꽁존성숙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따변 구혜여 공영방 !E블 복지

공똥체 구상윷 행할 펼요없이 국가연합의 형태풀 취하논 것이 더 낫다운 견해도

있따. 8m

그려고 앞서 살펴본 바와갈이 남북연합운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연합파 성격이

유사합용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민쪽똥똥체통일방안에는 남과 북이 서효 따

륜 두 체제가 촌재하고 있다는 현설올 언쩡하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남봅정상

칸의 회담윷 상정하고 거기서 빈좁꽁똥체헌장올 채택하고 헌장에 따라 남북연합의

기구설치활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쩔 한반도에 남북의 서로 따른 체제가 존재

하고 있읍은 사실이고， 남북한의 유엔 봉사가입파 민쪽꽁봉체헌장의 채택은 바포

남북상호간에 국가로서 송인한 바와 다룹없다고 보논 것이다. 다만 우리의 흉일방

안이 꿈자연합과 연방국가의 성쳐과 꺼리룰 두게 보이는 것온 ;정치 •군사적 문제

똘올 바로 담북연합 안에서 논의하자는데 있윷 뿐이며， 국제법적 쭈체가 누구인가

- 일방의 I:}방대표 붙인정， 그려고 병역과 1씁셰외부흘 부과하논 것은 무엇에 끈

거한가 - 각 처l제의 헌법 -- 똥율 보게되면 남북연합온 국가연합의 성겪윷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85) 휴병화， 전게서， . p.544.

86) 갱용킬， 천게서，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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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념북연합의 구성기구와 운영체계

1. 남북연합의 공동뿌성기꾸

한민쪽꽁똥체는 사회척 · 문화척 ‘ 경제적 꽁똥체가 형성퇴어 한빈쪽요로서의 똥

질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정치척 꽁똥체가 형성휩으로써 완성된따고 본다면， 그것

의 구체적 실현체로셔 담북연합운 담북한칸의 띤쪽팡똥체 휘식의 회복， 량똥생활

권외 형성， 통일국가 형성윷 뷔한 조직과 7] 놓융 갖논 파도적언 협의체의 성격윷

갖논다고 할 수 있따. 87) 쪽 밥북연합올 설정한 와의는 장기간의 분딴으로 인하여

상이한 이념과 체제촬 지니게 된 남북한은 빈쪽똥절생 회복용 위한 딴계설정이 펼

요하다는 점과 남북한의 l썽 화적 꽁종이란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똥웰국가볼 이부

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당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함댔좁꽁똥체통일

빙안온 다읍과 갈은 꽁똥기구룹 당북연합요로 구성합 것쓸 상정하고 있다. 최고결

정기구로서의 맙북정상회의， 남북칸와 모폰 현안분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 · 조

청 빛 그 실행윷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과

통일헌법의 기초 빛 통일실현 방법과 철차혈 마훤하는 좁일주비기구로서 담북I쟁의

회， 남북각료회의나 답북평의회의 업무지원 및 합의사항 이행올 비롯한 실무문제

룹 란장하논 꽁풍사무처와 서울고} 평양외 상주연락 대표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밥북연합의 세부적인 쪼직구성과 운영 및 시행에 관해서는 냥북한이 연

합체제와 형성에 합외한 0]후 계속 마련퇴어야 할 것이지반， 전반척요로 남북연합

온 남북정상회의에서뿌려 협찍체나 위원회제룹 흉해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남북

연합의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기능별 천문성이 발휘훨 수 있도복 하는 것이 바합직

하다 88) 휴 담북연합외 구성 7]구는 풍일펀 권위종심체가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결

합요포서 협의처l냐 합려체의 9-l비흘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성격윷 갖는 남북연합이 유럽공똥체와 .:J. 성격이 유사하다변 먼저 유랩

공똥체의 구성기구둡·쓸 살펴보는 것이 펼요헬 것이다. 유협공똥체에는 이사회

(Council) ,워원회 (Commission)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 사법채딴

87) 장명봉， “한민족공동체종일방안외 법적 구쪼에 관깐 고찰" r똥일표제연구J ， 1권4호， p.248‘

88) 신정현， “한민쪽공팡체 실현방안 , 「한민쭉공풍체봉일방안의 실천파 제도화 연구J， (서윷: 황영

왼， 199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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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uropean Court of Justice)찍 4가지 쭈요기구가 있다. 8밍 이즐 기구는 꽁

풍처l 설협죠약에 의하여 부여훤 권한의 범위내에서 항동체와 임무올 수행할 1차척

책무훌 지고 있는 종앙정부라 활 수 있는떼， 흉상의 연방국가의 권력분렵구조와는

그 기농이 따르다. 사법척 휴면에서만 연방에 근첩하고 있옳 뿐， 입법과 행청의

구분없이 이사회와 위왼회에서 입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E로 기농척 뽑변에서

는 이사회와 위원회흘 입법부로， 구성국 당국윷 꽁통체 행청부로 보는 것이 화당

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유럽뽕동체가 연방적 요소룹 강화하고 민쭈척 요소활 확고히

하려면 유렵의회룹 진쩡한 입법기구로 하고， 대신에 이사회논 구성국 이익올 대변

하는 상원으로 하고， 위원회는 유럽의회에 대하여 책임율 지는 행;정부품 하라운

주장이 제시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공홍체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91)

φ 휴럽꽁홍체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이논 통합조

약에 의해 국가 또는 정부수반01 £01는 유랩 이사회 (European Council: EC 청

상회와)풍 공식화되고， 딴일퓨렵협정에 의해 꽁동체 이사회찍 최고기관이면서 똥

시에 유렵정치협력체의 최고기꾸가 되었다. 이사회 산하에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가 있는데， 각국 외상요홍 구성펴논 일반이사회와 판계장관블로 구

성되는 전문이사회로 구분된다. 이사회는 각 구성국에서 파견되는 1명씩의 폐표포

구성퇴며 유렵꽁풍체의 최고결정 71구로서 1년 2회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

권한은 EEC와 EAEC에서는 1차적 입법책입을 부여받고 있다. EEC셜렵조약에

서 공똥체의 목표딸성올 위해 펼요한 입법조치가 취해질 것윷 예견하논 경우， 이

사회가 그 목척올 위해 휩요한 명령이나 준칙을 제정하도쪽 규정하고 있다.

@ 유랩공흉체위원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위훨회

는 17병으로 구성되고 있요벼， 각 위원의 입병야다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펼

요하다. 각 위원은 꽁콩체외 일반이익올 워하여 입푸룹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복렵되어야 하며， 자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룹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훤다. EEC

와 EAEC의 ;정우에는 위원회가 공똥처l 목표딸성의 부차적 책임올 지며 이룹 위해

89) 김대순， 전게서. p.9.

90) 김대숭， “유럽뽕똥체의 연방척 구쪼(l r r고시계 .J . 1988. 10, pp. 195~ 196.

91) 김대순， 상게서. 9-22; 유병화， 첸게서. pp.545-5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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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법의 척용옳 확보하고 월.Jl룹 발하거나 의견율 전딸하고， 01 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입법척 권한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윷 행사하는 것이

그 쭈훤 기놓아며， ECSC의 경우에는 공통체 목표딸성찍 제1차적 책우가 위원회

에 있으며 이흘 위해 의사결정권율 행사한다. ECSC.9-l 이사회와 71 놓은 의견윷

제시하거나 뽕의흘 부여하는 첫에 그치고 있다. 요약컨떼 위왼회는 EC정책의 제

안 및 조청자로서의 기놓， 집행기판으로서의 기농， EC좁약의 수호자 끼능윷 수행

한다는 것이따.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랩핵회논 깎 구성국 언구비옳에 따라

각 구성국에서 선거법에 의하여 선춤된다. 유랩의회의 확색은 의원블이 국가별 대

표한으훌 구성퇴어 있지 않고 청치그룹별로 구성원다는떼 있다. 유랩의회는 딴지

자문적 · 감폭척 권한을 행사하며， 봐공똥체 기구에 대한 견제수딴율 보유한따. 쭈

요기농은 유협공흉체위원회에 대한 활신임 의결권， 이사회의 위원회에 때한 질의

권， 위원회의 년차보고에 대한 토의 홍의 감독기능과 위원회가 중요청책결정윷 할

경우 유렵의회에 통보하고 자분윷 구해야 하고， 예산권윷 갖는다. 끝으꿇 단얼 유

럽협정에 휘하면 신회왼국의 EEC가입과 공동체가 제3국， 국가연맹 또는 국제기

구와 결합올 창설하는 협정체결에 있어서 유렵의회의 송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유렵채딴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재판소는 꽁똥체설랩종약의

해삭과 책용에 있어서 법이 푼수펴도확 확보하논 것올 입무포 한다. 유럽재판소는

13명 의 재판관과 6명 외 법풀 고문묘로 구성펴어 있요냐， 그 업쭈가 늘어나 딴일

퓨휩협정에서는 하급성윷 창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유럽재판소에는 국제 · 헌

법 · 행정 · 보용 · 노홍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분쟁해결 · 쪼약해석 . 71 관권한의 청

와 · 계약위반과 활법행위 등에 관한 판결쓸 한다. 한편 유렵재판소는 유럽봉합에

조약과 팡똥체 입법의 논려척 해석보다는 정책에 기초한 해석과 이룹 봉한 서유럽

의 황합에 앞장서표로써 흑 연방적 요건으} 강화에 힘쓰므후써 정치척 재판소라논

비판이 제기되기궁 하였다.

® 보Eξ업법기구: 유럽꽁똥체논 꽁풍체의 입법과정에 적폭적요로 참여하늘 부차적

기판으로 이사회와 위원회외 자푼기관으로 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상주대표위훤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

entives of the Members State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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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유협꽁통체기구흘 도식화하면 〈표〉와 같오며， 유럽공동체는 이사회와

위웠회간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그려고 이흘 기구와 의회잔의 권한 배분이 명확하

게 첼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의 형태가 연방국가냐 국가연합보다 떠 느솔한 국

가결합입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까지 설치하고 있는 점이 톡색이다. 우려와 한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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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共同體法J (法文社， 1988) , p. 29.뿔처: 金大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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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풍체풍일방안운 유럽공홉체의 유럽정상회의 ， J 산하외 각료이사회， 유럽의회와

유사한 남룹정상회의， 남북각료회~， 남북평의회 등을 셜치활 것오포 되어 있오

며， 답북연합윷 국가연합.2..로 성격규정지은 바 있는 본 고에서는 이풀 꽁통71구가

협의체 내지 합의체라는 성격옳 갖는 것요로 해석한다. 쪽 중앙의 연합정부가 J

구성국(밥북한)정부흘 구속하는 것온 남북한 정부가 체결한 기본조약(꽁똥체헌장)

과 그에 따릎 평화조약과 불가칩협정 동에만 의꺼할 것이묘포 그 외 여Ef의 것온

구성국 정부의 권한에 속할 것이따. 그러나 과거 7·4공똥성명의 합의사항인 남북

조절위원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된 것과 갈은 결파흘 초해할 수 있으므

로， 연합기구에서 협외만 하고 그 협의사항의 이행쓸 답북한 각자의 결정에 따료

게 한다면 연합기구에서외 협의사항에 대하여 채형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연합기구의 권한용 소관업무에 대하여 협의 · 결정할 수 있도콕 해야 한따는 문제

가 제기원다 92)

따라서 유렵꽁똥체의 구성국간플에도 권한 배분문제가 제기되돗이， 맙북한 당국

과 남북연합의 영역설정 및 그 역할 분당의 분체가 때두뤘다.

2. 남북연합의 운영체계

한민족공장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맙북연합의 공동71구펄용 우려의 풍일

방안이 개방성을 복정요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때용윷

똥일의 상대인 북한파와 협상에 의해서 마련할 것이 기대된다.‘ 환 절애서는 꽁동

기구의 구성원칙과 의사결정방법보다도 구성기구간 운영체계에 관해서 살펴본다.

먼저 우려와 똥일방안에 의하면 남북평의회는 민쪽똥일에 관한 최고법전인 통웰

헌볍의 기초 빛 통일실현 방법파 절차룹 마련하논 유일한 대의기능의 수행기구이

:-<1 만，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좁문제에 때한 혐의 · 조정 · 실행기구인 념북-각료회

의의 차문기능올 수행하도록 휘어 있따.

그펀데 이 남북-평의회는 민쪽공동체인 남북연합의 와결기판이어야 하묘효 빈쪽

의 와사룹- 대표황 수 있는 방법으로 선출 · 구성되어야 하고， 냥북간의 전반척인

시-항에 관한 청책쓸 수렵하는 권능올 가져야 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쪽 남북연

92) 장명봉， “쭉가연협에 관한 연구"，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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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융 발쪽하는 일에서부터 a:.척 • 훈영에 이로기까지 시총일관하게 남북한의 정상

과 당국 위쭈로 추진하게 휘어있는 한빈좁꽁똥체통일방안의 문제체기와 합께 남북

대화 창구의 북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남북평외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쭈장이다. 국가연합의 통치기꾸로서 국가연합의회의 구성쓸 전제하고 맙북명의회

가 민쪽윷 상띠l적으로 잘 대표하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논 접윷 깝안할때 그것

은 의사쩔정기구로서 중심기구가 펼 것이고， 담북착효회외논 냥북I쟁의회의 의결사

항윷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푼제외 제기이다 9이

또한 북한의 그l려빈쭈연방공화국 창렵방안과 :::J.에 수반하는 북한띄 여려 제의

가운떼 국가연합척 요소의 수용가놓생윷 남북연합윷 국가연합으로 보는 본 고외

입장에서 기때합 만 하다. 기:규폴의 기능이 쭉가연합에 있어서 조절기구의 기놓과

유사한 바가 많온떼， 1960'년의 연방제 내용에포 답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논 최

고빈쪽위원회똘 조직하여 맙북한의 경제 · 문화 발전율 통일적으로 좁성활 것율 체

의하였고， 1980년 연방제에서도 최고빈쪽연방회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

회불 꾸생하여 남북한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홍의 조젤과 꽁용보조를 획하늪 동 나

라와 빈쪽의 통일척 발쳤올 위한 사업올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94) 월론 그뜰외

똥일방안의 기구에쓴 밤조선혁명 전략이 깔려있용을 경계해야 되고， 연방국가척

요소와 혼재혜어 있는 첫이지만， 향:후 남북간에 남북연합외 구성이 합의펴고 순쪼

좁게 운영휩다면， 그것이 갖는 국가연합적 성격에서 점차 연방쭉자로의 성격 o로

변모해 갈 것이 예상봐므로 긍청척인 겹토가 있용 것이다. 95) 그펀 전망에 따라 담

북평와회논 연방의회포 답북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는 연방행정부로서 훤한쓸 갖게

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단얼국가(통얼)룹 지향하게 펼 것이다.

함편 남북연합의 꽁흉기구 설정애서 가장 푼제시 퇴논 것온 의사결정 방법과 환

쟁의 발생시 그 처려방법에 관한 것으꿇 이는 향후 냥북대화에서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지만， 우-션 남북한 분쟁처려촬 위한 사법적 권한은 남북평의회에 부여하고

나아가 01는 연방재판소와 설랩으로 해결월 수 있윷 것이다.

93) 낌병기， 전게논문， 163-165; 캉광식， 전께논분， p./275.
94) 장병봉， “새풍잃방안: 체제연합이냐 국가연합이냐." r신용야J ， 1988 ‘ 2, p.160.

95) r3:;선일보J ， 1991. 9. 27, 노태우 대통랭은 유엔총회 참석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풍일의 단

체릅 밟q보면 쭉가연합(한국춘장)→연방제 (북한쭈장)-→정치적 풍합의 상황으로 결합할 수 있윷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241

대외분제에 있어서도 조약체결전 및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와 전쟁권 풍온 담북

;정상회의가 공홉으로 갖는 방향으로 * 불봄 남북I경외회의 비준과 홉의훌 열논 범

위내에서 행사훨 것이지반 - 나갈 것이다. 특히 이것온 꾼사적 문제와 아옳러 남

북한간에 기체결훤 대외조약과외 상총판계룹 야기하게 쩔 것이므로 단계적이고 접

전적인 방법요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활요로 현재 진행중인 고위급회땀， 국회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척십자회담

풍용 계촉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야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요벼， 기본관계조약(민쪽꽁홍채헌장)체결 이전이기 때푼에 굳이 남북연합와 툴

안.2.로 기혼의 남북대화흘 넣게펴면 북한의 거부가 협게 예상현다. 륙히 고위급회

함에서 북한의 성실성에 대한 염협가 없논 것은 아니지만，::r 간의 접촉결과는 청

상회답의 가농성으로 연결펼 수 있올 것이다. 96) 바로 이 고위급회담은 남북연합의

작료회의로 밥전펼 것이다. 정부당국간의 협의 · 대화와 합께 정당간 때화도 추진

하는 것이 고려해 볼만 한데， 황서독 관계에서도 사민당과 좁힐사회주의당과외 접

쪽온 양복판계룹 안정화시키고 통일에 접근하논 또 하나의 콩효가 되었따는 경험

이 있다. 민칸차원외 첩촉은 양체제의 실정법 테두려내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사회

쭈의권 국가의 개핵과 개방화 추세에 북한이 적용할 수 있윷 것으로 보이며， 북한

체제내외 쩔서분제와 척결되논 것이다.

v. 결폼 - 념북연합빽 현실화 방안‘

지곰까지 담북한은 상이한 체제의 수립과 ::r 이질성의 심화， 전쟁의 경햄 ::r려

고 북에 외한 남의 체제전복기포 동온 분딴울 고착화하고 상호간의 불신윷 깊거l

해 왔다. EE 분딴에 따륜 비용은 우려 빈쪽 구성원에게 막대한 부땀이 퇴어 왔는

데， 분I산와 장기화에 따라 이륙윷 보는 사랍이 있다하더라도 똥일의 당위명제에

대해 부인 · 거부하논 민쪽구성원온 없다고 보아야 활 것이따. 쭉 통잃와 내용용

분딴외 내용에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 물론 여기서 뚱얼 01 팔 구성원의 복지

찮 향상시키는데 있읍 것이라면， 구성원의 존재가치찮· 회생시키는 홍일은 배제되

96) r조선일보.J ， 1991. 9. 19,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쭈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냥확고위급 회담

의 진전이 있올 때책-한외 집일성은 냥봅정상회답윷 조기개최할 용의기 있옵융 표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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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권 국가의 개핵과 개방화 추세에 북한이 적용할 수 있윷 것으로 보이며， 북한

체제내외 쩔서분제와 척결되논 것이다.

v. 결폼 - 념북연합빽 현실화 방안‘

지곰까지 담북한은 상이한 체제의 수립과 ::r 이질성의 심화， 전쟁의 경햄 ::r려

고 북에 외한 남의 체제전복기포 동온 분딴울 고착화하고 상호간의 불신윷 깊거l

해 왔다. EE 분딴에 따륜 비용은 우려 빈쪽 구성원에게 막대한 부땀이 퇴어 왔는

데， 분I산와 장기화에 따라 이륙윷 보는 사랍이 있다하더라도 똥일의 당위명제에

대해 부인 · 거부하논 민쪽구성원온 없다고 보아야 활 것이따. 쭉 통잃와 내용용

분딴외 내용에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 물론 여기서 뚱얼 01 팔 구성원의 복지

찮 향상시키는데 있읍 것이라면， 구성원의 존재가치찮· 회생시키는 홍일은 배제되

96) r조선일보.J ， 1991. 9. 19,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쭈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냥확고위급 회담

의 진전이 있올 때책-한외 집일성은 냥봅정상회답윷 조기개최할 용의기 있옵융 표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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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딴일민족인 한빈홉01 분딴혐실옳 극복하고 풍일옳 지향하

는 노혁윷 께윷려하지 않았으1..f， 반셰기에 자깝게 통일의 완칙에 합의활 7·4꽁홉

성명외에늪 남북대화의 컬파가 없놓 것은 그만큼 남북 상흥간에 불신의 팔아 깊었

따늪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척 교류가 확대되고 체육계에서 부분척인 딴일탬 구성 풍요로 나아

가 한반도률 위요한 국제환경의 개선g로 톱히 사회쭈외권 국가찍 개혁 불결운 흉

일에찍 천방올 더욱 낙판적오로 하고 있따.

우려 사회의 역량이 통일에 대비하여 자신갑율 갖게 훤 현시기에 우B-1 ~정부의

한띤쪽공동체홉일방안이 평화척 통일에 첩근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척업올 분명히

하고， 민쪽꽁똥체현장과 담북연합의 개냄율 구체화하고 볍척 성격옳 규명하논 것

이 요챙되블 것이다.

번져 맙북한 기본관계， 딴전과 평화유지， 교류의 볍척 끈거와 기본방향 풍옳 규

정하늪 담북한 기본판계협정찍 체결이 휩요하며， 한민쪽공풍체흉일방안외 띤쪽향

풍체헌장이 바로 기본쪼약의 성격을 갖는 것요포 보았따. 현장옳 채택하게 펼 ;정

상회밤의 개최가놓성이 커지고 있논 현시점에서 당책-한간 상대방의 설체볼 인정하

고 상호교류의 추진과 협력의 원칙윷 종중하고 무력행사의 급지와 분쟁의 평화척

해결윷 위한 합의와 제도화가 바로 국가간에 체결회는 조약의 성격흘 갖는따. °1
것파 평화조약 · 볼가침협정씩 체결풍제 동과외 ~ 선후관계룹 차치하고 가풍한 부

분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지만， 남북한이 통일에 때하여 붉안감윷 갖게 되논 것보

다 오히려 현장의 채택이 평화적 통일에 더 현실척이라는 것이따. 그러나 분딴한

국훈 하나의 국7}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쪽면과 현실척 휴변에서의 두 개의 쭉가라

놈 모순01 드려나논 이중척 구조흙 갖논게 그 특색이다.

따봐서 한빈촉팡풍체봉일방안에 의하면 남북연합은 국7}연합°1냐 연방국가와 교

과서척 개념과는 다흘 휴협공동체와 같운 성책올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방

의 El-방대표촬인정과 각 체제 구성원율 구속하는 대내적 쭈권은 Zf7] 의 헌법이라

는 내용을 땀는 민쪽꽁흉체헌장쓸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보는 본 고의 입장

에서는 헌장외 채랩윷 북한에 때한 국가송인요풍 이해한다. 만약 국가연합의 성격

옳 갖는 남북연합이 구성휩으로써 분단의 고착화 또는 합볍화 한다고 비판이 제기

된다면， 단일국가에 근접하논 연방제 흉힐방안이 분딴한국와 통일에 있어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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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 현싶성과 합리성올 겹여하고 있으며，유협공똥체논 결합형태로 보아 오히려 단

일국가와 꺼려가 더 먼 곳에 위치한다는 첩에 대하여 답해야 활 것。l다.

:J..려고 남북연합의 꽁홍구성기구는 쪼절 ‘ 협와 기구로서와 성격윷 갖는 것요로，

념북각표회외와 남북명의회간의 권한 젤정 문제가 제기펼 수 있￡며， 향후 담얼국

가(똥일)옳 지향하는 과정에서 연방국가적 요소도 도입펼 수 있옳 것으로 이해된

따.

끝오로 반약 여러 부문에서 남북연합모텔에 의한 통일에의 접큰이 현실화 훨 경

우에 야기되는 문제접온 첫째， 분딴의 고착화 대지 합볍화 시비이다. 그러나 이는

톱일과도딴쳐1임윷 분명히 밝히고 있고， 현딴계의 불안한 분딴상태보따는 1평화의

제도적 보장책으로서 더 현실척 방안이라는 의미에서 해소펼 것이고， 풀째， UN

총회결씩 195 (ill)에 끈거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이론윤 정부가 주장한 최근찍 통

일방안에 의해서 특히 UN 풍시가업으로 포끼된 것 o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꺼

똥일정책의 실제와 헌볍규법파의 꾀려 문제 빛 풍일과 관련한 헌법규범 상호간위

상충문제논 헌법재판소외 해석옳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취할 수 있눈

것이라 하겠으나， 궁극으보는 국회에서의 총월한 토외릎 똥히} 결정하는 것이 tl} ‘

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휴 · 협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경제 · 똥신 · 교봉 · 샤

육 · 문화협정 등은 각기의 쭉내법에서 그 근거룹 마련해이;만이 교류와 통일에 장

애가 되논 법평의 정비가 펠요하며 그런 법적 정비활 흉해서 각기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갖게 휩 젓이며， 그 실행이 보장펼 것이다. 이미 우려쩡부논 남북iiI류협

혁에 관한 법옳과 시행령 및 시행규척울 마련한 바 있는데， 정상회담 이전이라도

북한의 자존심과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볍위내에서 법적 정비뚫 실현하는 것이 숭」

요하다. 제4차 담북고위급회당윷 남한의 사정윷 구실삽아 연기한 것온 북한체제커

예상과 딸려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주의권 쭉7}의 위기로 딸미암아 체제내첸

문제에 환하여 매우 예민한 반응옳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답북옆합의 운영체계 및 현실화방안에 때}해 살펴봉 바는 남북흰

UN 풍시가업이 이루어진 현상황에서 충분히 고려 가치가 있윷 것요포 사료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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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휩北評議寶의 機能模型과

發展方 I혀에 판한 昭究

최 옵 ‘술:，(환국tl})
ι

〈要 約 文〉

政府는 88.6 한민족공풍체 휠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획기적띤 統 →方案을 제

시하였다. 自主 • 民主 · 平和의 워칙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이라논 중간단계릅

거쳐 풍일빈주공화국올 건설하자는 것이다.

「南北聯合」온 생격파 기능상으로 볼 때， 이제까지 종재하지 않았떤 형태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보 난북연합을 논하면서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개녕을

도입하여 담북연합외 특쟁을 설1칭하고 었다. 그러나 「南北聯合」온 국가와 개념

에서 논의휩 성격이 아니냐. 남복연합은 체제의 관섞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남

북연합은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統-民主共和國」울 형생해냐가는 하나의 체

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 연합」은 동적 · 발전적 체제이E 국가외 결합이

아니라 정부의 연합이며 主權을 불젖로하여 견합되는 잣이 아니라 민족외 개념

으로써 형성원 일종의 과도적 特珠體佛I] 인 것이다. 이려한 점에서 「한민쪽공동

체」언 「南北聯台」은 구성국플의 주권올 바탕으로 최소한외 기농과 역할올 공유

하는 국가연합과 다르게 되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형성되고 있는

支춰3과 聯체간의 균형적인 형태로 모색하는 연방국가와도 구별헬 수 있는 것

이다.

「남분연합」의 특성올 유지하끄 생공적으로 民族統-올 이룩하기 위하여찬

각 機構블의 기능이 옵·바로 수행되고 그 목적야 당성되어야 한다 r南北評議

會」는 통일준비기구로서 남북동수의 국회의워으로 구성하도폭 하고 있다. 한

민족공풍처l 통입방안에 따i프변 남북평의회갚 담북· 각료회의에 대한 자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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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외 기장 및 뚱일실현의 방법과 절차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척

융 딸생하기 위한 「南北評議會」의 기농모행은 상정척 기능과 실무적 가능으로

나누어첼 수 있다.

상정척 기능모형온 다시 민쪽때표생， 통합생 찢 합일성， 봉철성파 최고생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民族代裵姓은 남북평의회가 u1 래 의 통일조국의 憲法올

起草하고 통일윷 워한 방법파 절차 풍을 결정하논 기구라는 점에서 지녀야혈

첫째외 상정적 기능이다. 統合性 및 合~性은 1남과 북이 반세기 동안 때랩과 환

단 속에서 국벽올 소모해 왔고， 서보 다푼 사상과 이념 속에서 상호칸의 異贊↑生

올 확대해왔기 때문에 이블 극복하고 하냐원 빈쪽으보 지향할 수 있는 상정생

올 지녀야 한다환 것이다. 同훨性과 최고성온 냥북한 주민의 대표로서 기존외

민쪽적 동질성을 푹때화시키고 남북간의 체제적 이질성을 초월할 수 있는 상정

적 기능으로서 통얼빈주공화국와 주권적 때표기관으로서외 지향성파 연계생옵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풀째 「담북평의회」의 實務的 機能온 「한민쪽공동체 똥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일 실현을 위한 방법파 절차룹 합려적으뚱 추진하는 것으로서 의결 • 자

푼기능， 뽕일여론의 형생파 수렴기능， 전문적 협의기농， 협조 • 조절기능 풍요

로 분뷰펀다.

議決 , 짧問機能은 「남북챙상회의 J， r남북싹료회 의 」 동에서 요구하게 되한

각종 통일현안툴에 때하여 자푼에 응하고 궁극척인 결정권올 행사합 수 있도록

하며 모문 統~指向的인 업무들이 民主的인 ;셀차와 방법에 의하며 이확되도록

하는 民意의 대표기판으로서의 역할윷 담당해야 한q. 統一與論의 形成과 수렵

기농온 한번존꽁용체 홍일방안이 평화 띤주통일의 원랴릅 선언하고 었다는 떼

서 실제적으로 「남북i쟁의회」와원폴이 주민블과의 간단없는 접촉파 상호교류를

통하여 합법적이고도 합려적이며 창조적인 방향요로 국띤의 여론을 행성시켜

가며 이릅 로때로 평화적이고 안정환 분위기 속에 民族統一을 7.1 향할 수 있한

기반올 형성해야 한다논 것이따. 이러한 기능에서 부수되어야 합 것이 바로 專

門的協議機能이라고 보는바， 통엘푼제와 통일의 방향올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립해나가기 워하여는 「南北評議會」가 이에 판한 전푼적인 지식과 안목을 지

나지 앓고논 불가능하다. 협조 • 조챙기능온 담과 북이 민쪽의 봉일용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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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이러한 담북간의 이해대렵올이해판계가 상충되는 정우가 비일비재할 것인바，

최창적으로 조젤함요로써 좁일문제의 해결에 ~aλ，~ £l
o 후결l ~ (j B 확보합 책엄올 지게

원다. 끝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조릎 똥하여 평화척인 띤주통일융 위하여는

쭈변국과 세계 각국의 7.]7.]와 협조를 유또하여야 한다. 이려한 관점에서 「南北

評議會」는 폐쇄석인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사회주의 체제외 개혁을 유포하

여야 하는 바， 개방지향성과 개혁에 따른 담북간의 안정성월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성의 「남북평의회」가 지녀야할 기능탈에 비추어 ‘젠행의 구성 ql 우여바시
;ξ l.，，~_ 0 0 ‘ 1

온 몇가지 문제집블올 냐}포하고 있다‘

첫째는 남책간의 세제적 이칠성을 바탕A로 구성펀q는 점이다. 한국온 삼권

분럽의 원리 위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이느정도 확렵한 의견기판으로서의 국회

가 존재한다. 그러냐 북한은 일당지배의 擬關統合型의 체제포서 最高人民뿔議

가 있따‘ EE 최고인민회의늪 당대표성잘 지냐고 었으나 국민대표성온 지나지

봇하고 있으벼 합리적인 의걸기판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의결기판에 봅파하다.

이러한 이집성을 바텅으로 '~r-성뭔 「남복평의회」가 파연 상정적기능과 실무적

가능·을 총좀시쩔 -'
T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부의물째는 「남북평의회」가 쌍방 정부의 대표기관에 불파하다는 점이다.

때표로서 구성된 남북평의회는 상호 자기 정부의 이익찰 대변하게 된다. 담북

동수포 이루어져 있한 상횡을 ll] 추어 본다변 제 3 의 집단이 없는한 합의 • 조젤

이나 외결 • 자문의

어렵다.

기능뿐만 아니파 모든 설무척기능이 능률석으로 짤성되기

셋째는 현행 「남북·평의회」 구성방안에는 봉일문제외 전문가 집판이 침여치

못하끄 었다. 따라서 남북팽의회가 형식적인 기관융 벗어나 실제적으로 봉일여

론의 혀 λ‘}
o 0" 수렴이나 북핫.Q-j 개혁 • 개방을 유도할機能윷 충분히 행사할 수 없

게 훤따.

이와같은 문제점플읍 해결할 수 있는 때안룹온 여려가지 방향에서 모색휩 수

있다.

첫째의 방안은 남북평의회 띄원룹은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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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흉똥처l적 때표성올 확렵하고 궁극척으로는 맙북한의 평행적 때립관계를 완

화하고 협조적 · 능률적요로 통얼올 지향해나갈 수 있다. 정수의 배분이 남북 •

동수라는 한계성옳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생외 문제와 선거구와 선

홉방식에 문제는 었지만 가장 민쪽뽕똥체적 이념올 구현할 수 였다.

풀째는 「남북평의회」의 代表性올 정부때표로 하쓴 것이 아니라 政黨代表로

구성하자논 젓이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黨獨載콜 뱃어나지 못하고 었기 때문

에 정당간의 의석배분에 따라 한국이 상때적으로 불려한 입장이다. 그러나 관

계 개선의 모색에 외해 담북· 상호간 정당조직의 확때와 상호인정 방식잘 모입

하여 개혁 • 개방을 딴시일내에 완생활 수 었다는 장점을 지나게 된다.

셋째의 방안은 남북평의회플 국회의원으로 꾸성하뉴 것이 아니라 국회나 광

역의회에서 간선함으보써 전문성파 地域代讓性 및 住民代表性을 제고하고 정

치 전략적 관점에서의 비놓활올 제거할 수 있다.

넷째는 「南北評議會」와 기능와 활성화콜 워하여 상임위원회제도찰 도입하자

는 것이다. 현행외 국·회제도를 보더라도 기능익 활생화블 워하여 각종 위원회

가 설치되어 았다. 더욱이 사로 이짚적인 체제와 이념을 기반으로 구성원 「南·

北評議會」가 원반한 가능올 다하는 것은 기때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야별 상임

위원회활 두어 지속적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았는 방안이 펼요

하다.

이러한 발전방향둥좋은 또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줍올 내포하고 있다. 가장 합리

적인 방안은 남북분딴 현실성과 관계밥전의 딴계를 가상하고 「南北評議會」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안정과 평화적기반 위에 民主性와 원리릅 극대

화 하기 워하여는 제 l 차적으로 間選의 방법을 모색하고 「남북평의회」의 대표

성을 다원화시키고 전문화시켜는 때안을 선택하여 상징적 • 설무적기풍을 웬활

이 하한 것이 제 1 단계의 代案이 될 수 있으며 점친척요로 공동체적 f\:;3월性파

政黨代表性의 원려콜 통하여 統一의 實現효로 접근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때안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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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1. 問題의 提起

해방의 기쁨을 설감하기도 전에 우리는· 南北分斷이라논 민족적 비극올 또 다

시 겪어야만 했다. 이후 반세기에 갤쳐 民據統一은 우려의 7，]상과제보 되어 왔

고 기필모 달성되이져야 한 염원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냐 南北의 틈새갚 좁혀

지는 듯하면서도 좁혀지지 않았고 서보간의 實體블 부정한 채 反共 · 勝共4!} 혁

r생 및 해방의 논려로써 때립과 긴장을 지속하였다.

70년대 의 데땅트 분위기 속에서 한국·정부늪 ,11': ;fU統- 構想、宣言J I I 원 시발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7 · 4남분공동생명」ι ) 등의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이라는

파업올 성의껏 추진하얀 듯 하였으나 北剛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으로 민족의 꿈

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북한의 국세기구참여 인성， 남북한 UN동시 가

입 빛 상호문호개 방띄 제 안괴 「남북불가침 협 정」 치l 견 ‘)을 바탕으로 한 「평 화봉

일의 3때 기본원칙 J 4 )의 지1 안은 똥잊논리문써 정기 집권A 픽‘재체제를 유지하펴

는 북한씩 이변적 목표와 일치히지 못하였기 때갚-이나.

북한은 또 북한대로 시，회주의혁명의 야욕과 일인복재의 서l 습이 라는 지상파

제릎 통일빙안과 겸합시켜 ‘ 5핀麗聯i후fJ’에서 ‘고려민주연방’으로 이어지는 초기

냉전체제의 논 to] 룹 고집해 오고 였다. 한반도콩일올 민족의 문제이전에 정치처1

세의 문제로만 환용， 헨실적연 南北의 상황올 외면한 채 韓國의 정치적 혼란과

분염의 도구보 써오::iL 있는 것이다. 북츄의 이려한 고맙적이고 비현실적인 태

도를 완화시키파 전향시키기 위헨 한국정부의 부싼한 노력은 80년 때 전반의 제

1) 박정희 대통령의 r8·15선 인 J (I 970. 8. 15) , 납북내화사우국 r난북대화 백서 J ， 1988. p. 445.

2) 1972. 7. 4. 위 의 책 p.54

3) 앞으l 책 p.453

4) 앞으l 섹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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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꽁화국에서모 이룩되었다. 70년대 이후 우려 政府가 현실성올 지향하변서 추

친해 왔던 統一l政策볼올 수렴하고 실현가능성옳 한춤 터 확보한 結옮이 빈쪽자

존파 용얼번영윷 위한 特別宣릅5 1올 바탕므로 이루어진 「한민족공동체 홍얼방

안」이다.

노태우 때홍썽은 1989년 9월 11 일 ， 제 1 47회 정기국회의 특별연설옳 롱하여

「한띤쪽꽁똥체 통일방안」올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r한꿈빈쪽공동체 똥일방안」

온 自主 · 平和 • 民主의 3原영IJ을 바탕요로 「南北聯씁」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딴일국가체제언 「統-民主共和國」올 이 땅에 실현하찬 방안이다. 쯤， 통얼은

어뎌까지나 民族自決의 정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혁행사에 의하지 않고 2p:fO

的으로 그려고 맨좁때단결을 모모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실현을 통하여 띤주적으

로 실현하되 이념과 체제가 하나인 단일국가플 완생하자는 ’섯이다，

그러나 ‘우랴띄 현실이 반세기 동안이냐 서로 敵對하는 두체제로 나뉘어져 있

었으며 또 서로 다븐 삶올 영위하는 동안에 생활양식은 불콘 가치판마저 이철

화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간와 이질화된 빈꽉사회블 바탕

으로 하나된 딴일국가 체제룹 형생한다는 것은 답변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國

家形成파 國民形成의 또 다른 어려움을 우려 민족에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접전척인 방법올 통하여 일차적으로 民族共同體활 형성

하여 한민쪽의 동젤성올 회복한 후， 국빈적 의사를 바탕으로 「똥일민주공화국」

흙 건설해 나가자는 획기적인 방안 속에 「南北聯合」이라는 새포운 제도가 탄생

하게 되었다.

「南北聯合」은 담파 북의 서포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공존공영하면

서 民族社會의 同質性올 회복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과도적 체제이다.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남북연합」은 최고의결기구로 「南北頂上會談」룹 비못하여 「답

북각료회외 J， r남분평 찍 회 」 빛 「공동사무처」 등 4개 의 기구로 이루어지도휴 하

고 있다. 이룹은 꼬두 똥일업무릎 평화적으로 꽁똥처려하기 워하여 펼요한 기

판블이다.

한편 「南北聯合」의 71 본적 취지보 볼 때 j과연 각 기구들이 民據的 同質性올

5) ~.태우 대통령 f7. 7선 언 ( ’ 88 . 7 . 7) J . 앞으l 책，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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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마냐 효율적으로 회복시켜 잘 수 있을 것인가의 푼체가 제 7]펼 수 있다.Zf

機構블이 남북 처l 제 간의 형식적인 협의기구이상의 역할올 담당할 수 없다면，

「남북연합」이 아무려 오랫동안 운영되어도 빈쪽사회적 동절생온 회복될 수 없

기 때문이따. 빈쪽의 동절성온 정부적차원의 갚체가 아니라 국띤 깨개인와 시

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담북연합」와 어느 기구에서

민족동질생 회복올 위한 좁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r남북연합」 의 기

구월 중 어느 것이 빈쪽똥칭성의 바탕위에 구성펼 수 있을 것인가의 분제룹 해

겸하지 않는 한， 「남북연합」의 구상은 기존띄 남북대화 및 협의기관척 성격을

지니지 못하여 결국 상효간 실체의 인정에 그치고 말 우려도 있따. 즘， 「南北聯

씁」의 기구줍에서 만족횡칠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機關 0] 존재해야만 홍일의 중

간단계로서의 의미콜 지니게 되껴 單 -國家體뿜Ij인 「풍일띤주공화국」으로의 자

연:!2런 진엽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南北聯合」의 기구블읍 살펴보면 성격과 구성원려에 있어서 「南北評議會」와

「共I司事務處」만이 민족적 동집성을 바탕 o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

무처」는 남북연합의 기판운영윌? 위한 행정상의 보조적 업무만올 취급하게 되므

로 민족적 구심점올 형성할 수 없으 1셔 또 빈족동젤성의 f里想、올 내서l올 필요도

없는 기구이다‘ 결국 「남북평의회」만이 민족통질성의 이냄 위에서 구성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운영훨 수 있나.

여기서 현재 우려 政府가 제시하고 있는 「南北評議會」의 구생방식과 그 기능

을 재검토하고 發展方向윌·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

한 현실적 펼요성에 부용하고 또 「똥일민주공화국」와 똥일의회 구성에 대한 기

초자료룹 제공하자한 데 기본적 복적을 두게 되었다.

2. 附究의 內容 및 치「法

「南北聯台」이 민쪽팡질성올 바탕으보 한 공동체형성올 추구해가는 파끊적

체제라고 볼 때， 1-남북평 와 회」 가 지뎌야할 기능플이 무엇인가가 우-선적으로 도

출되어야 한다 r남북평의회」의 機能的 模型을 모출해내 7] 워해서는 「남북연

합」이 지냐고 있는 제도적 기능;적 득생룹이 보q 병확히 정의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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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I南北聯合J 이 정치적 · 볍척언 제도로서 ;:>;1 니 게 되는 룹성과 「봉얼민쭈

뽕화국」율 지향해 가는 기능적 특생이 명확히 파악훨 때 「南北評議會」의 가능

이 나봐달 수 있다.

「남북평의회」의 기능온 평의회 구성자체로서 지니게 되는 상정적 기능을 보

유하게 되며 실제외 運營上에서 냐봐나는 實務的 機能으포 구렐펼 수 있다. 이

러한 상징적 • 설무적 기능뜰올 똥합하여 「남북평의회」의 이상적인 機能模型옳

도출한다.

한뺑 정부가 제시한 「한빈쪽량똥체 풍웰방안」에는 「南北評議會」의 구성파

푸요기능올 제시하고 있다. I납북평 의 회」는 남북똥수로 구성하되 100병내 의

남북국회의원K로 하며 남북각료회외에 때한 자문파 統一憲法을 起草하는 機

能을 갖도폭 하고 있다 fj)

이러한 구성방안파 기능이 「답북연합」의 특생 속에서 도출된 「남북평의회」

의 기능모형에 접끈할 수 있는가플 확인하기 위하여 「남북평의회」의 구성배경

에 대한 분석과 이플 통하여 L-j-봐나게 되는 「南北評議會」와 상정적 • 실무적 71

능상외 분·제점블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구성배경의 분석에 있어서 韓國의 국회와 이에 상용하는 북한의 最高人民會

議가 지니고 있는 짧IJ앓 h의 상이점파 機能上의 차이점들올 고찰하고자 하였다.

南北 國會가 지녀는· 제도적 · 기능적 상이성이 「냥북평의회」에 미치게 되는 역

작용파 사회주의 국가렬외 개혁 · 개방을 통한 民主化 속에서 예견되는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고 한빈쪽꽁동체의 형생에 기능적 장애가 휠 수 있는 문제접블올

파악하였다. 이려한 문제점를잘 해겹하기 위한 요소들이 「南北評議會」의 발전

을 위한 때안정립의 전제요소포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쪼건틀을 만족시켜가기

워한 방안들올 「남북평의회」외 구생 방I첩상에서 찾아보고 또， 운영상에서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각 대안뜰이 현실적으보 옆마냐 접근가능한

代案인가， 때안정립띄 쪼건들융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비교 점포함으로써

「한민족공홍체 풍일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남북평외회」의 발전방안올 도출

하고자 한따.

6) 황일연수원， 「인주똥일환(풍일운세 )J. 199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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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冊究의 限界

어떠한 제도의 機構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것이 실제보 존재하파 운영되고 있을 때 합려생윌· 충족시킬 수 있고 현실성올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세 통일방안」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은 앞으보도 계속적으로 남북대화룹 추진하여 「南·北

]頁上會談」에서 겹정되게 되는 「民族共同體憲章」올 기반으로 구성해야 할 미완

의 제도이자 方案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팽의회」 약시 남뷰정상회람에서 결정

되는· 형때에 따라 운영의 방향이 갤정된다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위상이 정랩되

지 않은 제도언 것이뎌. 이렇게 未댄의 세도이자 규체적인 세부직 빙안이 마련

되지 봇하고 있는 제도에 패하여 그 효올성윷 파악하고 개선대안올 제시한다는

것 역시 다소간의 lJ l 현 심 성 이 나 추상생 및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다음온 이세까지의 낚북 "[11화의 흐퓨이 진정한 똥입을 ;7，]향해왔다 "I]보다는

강한 정치적 전략을 바텅으로 진개되어 왔다얀 섞에서 연구외 활용성이나 실현

성에 있어서의 대안선택이 제약올 받게 된다. f극 히 꽉한의 경우 사회주의 픽재

체제와 김일생 서l 습체 제 윌 유지하는 기반읍 낚한의 혁명파 해방이라갚 통임논

려에 두 ~iL 였다. 이러한 점애서 우E1 만 의 最適代案이라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빙안이라 평가혈 수 없음 갓이며 대응꾀는 서l 역 의 정치적 전솔과 戰略에 이용

꽉 수 있는 기능성마저 지나게 된냐.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둡의 냥속한 민주화

속에서 自求策의 마련에 부심하고 었는 북한의 정치잔략적 변똥을 예천한 수

없으며 _1-에 대한 ↑려報의 부쪽 역사 복 연구의 타당성과 합E1성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는 「한민족공동체 콩일방안」이 발표펀지 이미 2년 이 꾀었지만 이의 구체

적언 설험을 위한 서l 죄] 적 연구가 \I]흡한 실정이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둡외

의견올 수렵하고 수용가능한 정책 "[II얀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앞선 연구들이 필

요하냐 현재의 실정으문 活用"i1Hi~ 한 資料촬이 섯때석으로 부족한 설정이다， 따

라서 정부적 차원에서의 統 ι政策의 基調를 유지하고 반국밴적 여론올· 수i캠할

수 있는 대안의 평가와 제시기 ‘불종분한 집올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의 한

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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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南北聯合」의 특성과 「南北評議會」와 기농모형

1. 「 l혐北聯合」의 特性

「南北聯合J (The Korean Commonwealth)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홍일된 딴일국가체제로 이르는 중간단계뭉 제시되었다. 따라서 「납북연합」은

남북한간의 상호협력과 共存共榮關係훌훌 도모하고 통일기반올 조성하기 위한

파도적 • 잠정적 특·수 結合形態이다;， 그러나 「남북연합」이 갖는 이러한 特珠

性 때문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때한 異論이냐 「남북연합」에 때한 의구

심 또한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北韓에서는 「두개의 朝蘇올 획책하는 음모」

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한국의 일부 학자플도 「南北聯合」외 진챙한 意味에 때하

여 회의적인 반융올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납북연합」이 기쏟의 國家形態나

聯‘合體뜰파 어떠한 異同性을 지니고 있는가뭘 제도적으로 살펴보고 「南北聯

合」이 지나게 되는 機能的 特性온 어떠한 것얀가콜 살펴보고자 한다.

(1) 制度的 特性

「南北聯合」이 풍일과도체제로서 지니게 되찬 체포적 꽉성올 살펴기 위하여

늪 현존하쉰 국가의 ‘형태들올 우선적으로 고찰 해야한다. 쪽， 「남북연합」이 푸

개의 조선올 획책하는 것인가틀 알기 위하여는 기존외 퍼가형태촬과 비교하지

않으면 안펼 것이다.

알몬~ (G. Almonds) 와 파우웰 ( G . B . Powe ll )은 국가의 형태를 권력의 지역

적 배분-형태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있는바， 딴일정부체제 ( Unitary )， 형식적

연방체제 (Formally federal) , 준연방( Quasi-federal) , 聯휘I ( Federal) 찢 聯合

(Con federal) 등요로 나누고 있다 H I

7) 놔또풍잊원， {‘한민쪽장동체 통일방안 : 기본해셜자료 J ， 1989.9. pp.24-25

8) G.A. Almond & G.B.Powell , Jr.Comparative P시ilics :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 , (Boston: Little Broam, 1980)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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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력의 지역적 환배에 따콘 국가 형태

중앙집권적 ‘- ’ i ‘ 지방분권척

딴일정부 형식척 연방 τx 연 방 연 방 연 합

표 량 A、 소비에묘연방 영 국 oj 끄켜 (미국 1777~87)

일 본 체 5'!.‘ 태 려 캐 나 다 까、위 λ 연방

λ 칸 띠 냐
H 라 질 T。T 고 -~hE 딸려야 (1813 - 48 )

비 아 제 국 꽤 시 코 독일연합

zf :。도L 베네주엘라 A、 위 까‘ (1816- 66 )

동 E‘1EL 오즈: E 려 아 국제연합

3준E표 랜 t:: 인 뎌 a} 구주공동체

루 바 니 아 말떼지아

자료 : G.A. Almond, G.B. Powell , op. cit. p.234.

단일정부체제는 현재 전세계의 약 80% 를 차지하는 국가형태로 권혁과 기판

이 법적으로 집권화펀 체제이며 민주주의 국가탈인 프량스， 일본， 3:칸디 나비

아 제국블올 포함하여 냉전체제하의 동구 社會主義 및 권워주의적인 지배하에

있는 국가볼에서 나라나고 있다.

형식적 연방제는 개혁이전의 소련이 대표적인 것으포 형태침으로는 15개 꽁

화국과 지역자치체찰을 지년 연방국이냐 실제적으로는 단일정부체제와 동일한

풍치구조플 지년 국가를 발한다. 즉， 형식연방에서는 고도포 中央集權化훤 공

산땅이 연방가맹체찰의 이변에서 支빛G에 대한 강랙한 통제룹 풍하여 현설적으

로 딴일정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9 1

準聯fG용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딴일정부체제로 통합된다는 條件하에 일

정한 :J:tE.域의 自治릎 공식적으보 허용하는 체제이거나， 헌법적으로 聯훼에 푼하

는 자치권윷 지역에게 허용하는 형태이다. 英國의 경우 북아일랜 E， 스콧드랜

드와 웨일즈 뚱이 비상시플 제외하고늪 완전한 自治權괄 지냐고 았으며， 이딸

려아는 20여 개 의 권역 ( Region )에 지역의 장구한 문화적 역사적 전똥쓸 바탕으

9) Almond & Powel l. op. cit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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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 自治權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0 )

聯훗~體빼j는 일반적으로 넓은 영보를 지니고 있늪 국가에서 자치적 전통윷 지

니면서 지역척 상이성이 존재할 때 또는 인종적， 언어석， 종교적 상이생이 존

재하는 청우 채택되는 정부체제이다. 01 국파 호주는 광대한 영토와 地域自治性와

전통을 바탕으로 연방제가 구성되었고 캐나다는 광때한 영토와 민쪽적 이칠성，

인도는 넓은 영로， 自治외 전통 二L려 고 종쪽 · 종교 · 언어상의 이질생을 바탕으

로 聯왜이 형성되게 되었다 I I I 그러나 연방의 구생이 반E시 광때한 영로콜 펠

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스워스냐 오스트려아는 좁은 영토릅 가졌E나

연방제블 채택하.:il 었으벼 특히 jk스트 cj o}는 빈쪽적 문화적 통질성이 분명함

에도 聯해옮11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제가 꼭 영토의 크기냐 내부의 지역

적 • 민족적 이젤생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올 냐따낸다.

전형적얀 연방제의 중앙정부는 軍事權， 외교권， 경제통제권， 부분적인 복지

정책의 수립， 집행 등의 기능올 지니며 支행온 경찰， ff육， 사회보건서비스 흉

을 담당하게 왼다‘ EE 중앙정부와 支좋~은 課親權윷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연

방체제의 변화 경향올 볼 때， 산업화，5:.시화의 진전과 복지이념의 때푸는 中

央의 權|浪을 증진시켜 왔고 ·중앙의 권한강화는 그 반작용으로 支혜의 분권화가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1 2) 즉， 聯훗~짧 IJ는 하나의 국가체제 내부에서 中

央과 支햄간의 권한배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國家形態인 것이다.

聯合國( Confederation) 온 중앙여1 기구플올 섭치하고 팡식적인 권한올 인정

받고 었으나 직접적인 과세권이나 지배권올 결여하고 었다. 꽉히 각 구성국블

은 자체의 主權블 지니고 있고 최소한의 꽁동목표에 한해서만 때내적 • 대외적

인 結束力윷 지니게 됨으로 엄격히 말해서 단일국가의 형태로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풋國이 목립선언을 한후 1777년 에 聯台規約 (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정 하여 1787년 헌법 제 정 회 의 (Constitution Convention)가

연방헌법올 제정하기까지 10년동안윷 연합국의 형태를 지녔다 13 1 이당시 연합

10) Ibid. p.235

II) La c. cit.

12) Almond & Powel l. op. ci t. p.236

13) 曺住鎬， 「世界:le f l::. 뱃J . 博英j此， 1988, pp. 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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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패는 정책툴윷 결정할 수 있었으나 二L것 을 설행합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없

였으며 과세권과 지배권은 또두 각 ，HI政府가 행사-하고 있었다. 복일의 경우는

슈다인 ( Ste in )과 펴히테 ( Fichte )외 개혁과 젊온 청년뜰와 統一運動이 발발했

던 19C초부터 tl1 즈:마르크가 普樓戰슨륨이후 독일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1860 1년 대 후반까지 聯合體制릎 z] 니 고 있었다. 즉， 복일의 연합체제는 복일의

統一勢力과 풍일올 반대하는 오스효려아의 메터l j E나 헤 ( Metternich) 세력간에

존-새했던 파도체제적 성걱을 지니고 있었디. 따라서 獨速聯合도 역시 딴일국가

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구성국 꾼주플의 4::權을 인정하는 바탱위에 성립된

국가뜰외 聯合會議로 보는· 것이 타당할 젓이다 1 4 1

이러한 점에서 꾀거의 미국파 독일의 聯合體%1]는 기간의 장단븐 었지만 완전

한 統 ·單 ι國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꾀었떤 체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의 聯삼國의 개념온 다브게 정의되고 있다. 오늘널의

연합국 또는 균가연합( S taaten bund )이관 복수띄 국가가 국제볍상 국가의 資格

윌· 유지하면서 상호t:11등한 지위에사 J..\: j굶으로 이익올 워하여 條約에 의하여 結

삽하고 공동의 기구활 봉히야 結삽의 目的원· 실현하는 體制로 보고 있다1.\1 즉，

과거의 聯合國은 봉일정부의 구한이라는 目標가 가정 콘 복표보 내재되어 있었

R 나 현대의 國家聯合은 복표의 다양화속에서 ;ll생 놔간띄 이익추구가 주된 목

표가 꾀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떤대적언 국가연합의 폐표적

언 것이 歐싸H共同體 ( EC ) 와 ‘놔제연합 ( Un i t ed Nation) 이 다.

이상에서 알뀐『드와 피우웰이 구분한 놔가형패 증이l 서 聯몇B과 단일정부처l세

E 봉일된 딴일 主權하에 나타나게 되는 國家形態보서 과S:_체제임올 표방하고

있는 「南北聯合」파는 [성확히 二ll 변 뭔 수 있는 체셰이다.

「남북연합」이 상호 國家의 설체둡 인정하고 민족꽁동체형성올 목표토 한다

쓴 섞에서는 國家f힘의 결합인 關家I聯合과 상당한 유사성올 갖게 펀다， EE 똥연

윷 7.1 행: 한다는· 점에서 꾀거 미놔의 연합체제나 뜩일 · 스위스의 연합체제와도

14) 앞으l 책. p.413

IS) 裵載뼈， “/ill家의 類잭I]에 관 «-j iJIf究”， 「한學J . 第26융 l 號 ( 서 쌀法學빠究테， 1985) ,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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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홍성올 갖게 원다. 그러나 「남북연합」용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의 聯읍國

과 현재의 國家聯合과의 차이룹 지나게 된다.

첫째， 미국이냐 목일의 연합체제는 민족의 컬합성올 바탕￡로 형성된 것이

아냐며 지역적 범위블 기반￡로 구축되었고 각 구생국의 국가적 설체가 때외적

으로 송인되었다기 보q-는 딴엘국가쳐l제가 묵시적으로 연정되고 있었다. 그러

나 「남북연합」온 민족적 이상윷 바땅오로 성립되며 현실적으풀 분리된 국가적

실체가 결함한다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

둘째， 현대의 國家聯合인 EC나 UN은 자국외 이익을 최대로 확보한다는 전

제위에 룹정한 목적요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對外的인 지향성올 찢지만 「南北聯

合」윤 상호양보와 협조를 똥하여 이해판계를 초월한 結合關係활 형성하기 위한

對內指向的인 성격을 지나게 원다.

EC의 경우 여러 기구뜰에 의하여 수많온 법률볼이 항포되고 있으나 그중 상

당부분이 EC회 원국이 아년 국가블에 대한 규제조치뜰이라는 첨이 이를 증명하

고 었다 . 1 6 1 EC가 초국가적얀 딴일정부의 f뿜想‘윷 지녔다해도 그 목표는 地域的

￥IJ益의 극대화활 흉한 구생국블의 이익확대에 있는 것이다.

셋째， 현폰의 國家聯合온 꾸생국플의 원심적인 경향올 극소화시키고 장기적

으로 현상윷 유지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블옳 강구하고 있지만 「南北聯合」용 뚫

族이라는 이상을 구심혁으로 하여 딴일체제로 이행해가려는 역통적 ( dynamic)

이고 과도적인 제도이따.

국가연합이나 EC의 구성국블은 최소한의 꽁똥적 관심사만올 담보로하여 자

국의 主權을 최때한 保持하려고 하는 한편 「담북연합」은 국제적으로 인챙원 2

개의 주권올 상호 협력하에 하나포 만플어가기 위한 잠정적이고 통합적인 체제

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연함」은 국제법상의 국가연합과 같이 어떤 국가사회

의 외부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勢力의 강화를 목적A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땅사간의 관계정렵윷 홍하얘 띤쪽향질성의 회복·이라는 쪽변에 목표를

두고 있는 체제 결합적인 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제또적 튜성올 -~템으포 나타내면 〈그렴 1) 파 참다.

16) 박팡회， 「보이늪 EC 감춰진 유럽 J . (현암사 1990)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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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협 1) 國豪形態외 比較

연합국 연앙국 납북연합

디(쭈권국)

따

띠

찮첼

원심적

복수쭉가. 국가결합

야"'3 AI ~J서.바C챙 ::;1- 천
」 ν ’ .......... 닝’ l

국제1엽캘서

。|해관계의 국대화

2. 機能t에 *、￥ it

균형적

단일국가， 이질적 구성

아갖~ oj~~.... 。‘ 。 I

국내볍질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구성잭

일민촉 2쳐l 체 의 결합

변화지향성. 시한적

국내법질서지향

민족풍질성외 회복

「남북연합」은 「한빈족공동체 풍연방얀」에서 세시하코 있단 자주 · 팽화 • 띤

주의 ~I:.統 ι1京 쉰 IJ 올 바탕으로 民族共패體의 꾸핵을!뚱하여 딴연장띤낀子공화

국윷 와생하기 위한 過禮的 體없IJ結 ft이라뉴 제도적 꽉성윷 ""'1 니 고 있으벼 농시

어l 땀일놔가의 til 래 싱 에 서 세사하 ~l ~ 있판 뺏;챈결‘ 쉰현하기 우L한 파노석연 세또

이기도 하다， 여기서 「남북연합」이 수행하여야 한 機能뜰은 여따의 域j家Q%감 꽉

의 기능과 명확히 구잔.1~ 픽 수 있쓴 꽉성뜯?r 찾세 되는 바 이김← 분삭하띤 따츄과

같다.

( I ) 해族덤 i~ ;현:t-~ 의 규L 현

민끽:자갤은 국내적 문세꽉 1상사 국의 꽉됩원 주;권깐. lit 탕으 .닫 외부의 간섭없

이 /-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직이다.

민팍장입으l {~‘제는 ?려 딴넨측의 분저l 이 u 군 우 coj낀직이 주제가 도l il 딴반

도의 주역인 南北韓이 당사자가 되어 해겸해야 텔 과제인 깃이다. 과거 일저l 식

밴정책파 r↑i戰體itl] 의 내띤 속에서 외세에 의하여 :1~엠C ~i~ 반아왔코 오l 세 에 의하

여 ~族상斷의 아픔원 겸아온 시-싶응하 상기할 때， -7-"'-1 t쉰族의 자견 정선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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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주적으로 풍일멸 때 친챙한 統一의 의미플 찾윷 수 있다논 것흘 명백해

전따. 「南北聯융」온 외세룹 배경으로 한 종래의 對立關係룹 총식시키고 자발척

인 의지로써 統一와 문제뜰 國內問題로 홉수 • 통·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찍 기좋올 지나게 된다. 그려나 이것은 「남북연합」이 국제사회와의 딴쩔올 똥

한 풍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 협핵관계 속에서 잠정적인 統-‘國家

똥서의 71 능을 인정받는 과정올 통하여 똥일의 파정에 관한 제반 문제출을 민

쪽적 • 국내적인 푼제로 확고히 하논 것올 의미한다.

(2) 共存共榮울 위한 평화의 제도적 챙착

우리민족은 이미 6 ‘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맛보았으며 반세기간의 상호

불신과 때렵속에서 빈쪽의 역량과 경제력올 소모해 왔따 I남북연합」올 똥하여

탕성하고자 하는 統一외 파정은 대화와 협의률 통한 平和的 統-이고 민족외

생존과 번영올 도모하는 민족올 위한 통일인 것이다 1 71 I담북연합」은 그 기구

월올 통하여 신뢰분위기의 造成， 봅가칩협정의 체결 군비축소 동윷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평화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꺼고 이제까지와 때렵관계촉에

서 소모혜었턴 民族力뚫을 공존꽁영윷 위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올 담당

하게 된다.

(3) 民主主義이념의 확산과 定養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얀」은 “띤쪽대딴결올 도보하고 民主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써 쪽， 반세기 가까이 적때관계플 지속해온 남

과 북이 진정한 통엘을 이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집단이나 세력이 주도하찬

홍일이 아니라 民族成員 개깨인의 권려가 보장되고 책임이 수반되는 바탕위에

통얼이 φ1 룩되 어 야 한다. 그러나 「南北聯合」이 ':r-성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民

主的原理의 바탕옳 전제하지 않고 있따. 韓國온 민주주의의 정착윷 위한 최

종적 반계에 이묘고 있으나 北韓온 사회주외 독재룹 찬양하떠 개인의 우상화와

17) 똥일연수원， 앞의 책 p. 76~77.

18) 앞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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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세습화블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재적체제와 민주적체제의

결합이 「남북연합」의 초기 생 패 라고 한 때 「남북연협」은 북 한띄 D1I:옳을 유도하

고 주빈의 자유활 바탕으로 한 참여와 봉제가 보장되는 사회룹 규L현 하는 책임

을 지게된다. 따i과서 「낚북연합」온 각 기판플을 흉하여 民千뽀義외 우월성과

自由의 힘을 전파 확산시키고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보로 민주화와 세계적인 추

세에 봉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올 지나지 않으면 안된따.

(4)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政治統合의 實現

우려 민쪽은 1관세 기 간 낚과 북으보 }，F만된 채 서로 다른 理想、파 정치체제 속

에서 생활과 價f直觀은 물론 반반면간 행생되어 Fr 빈즉적 감정마저도 훼손시키

고 이질화시켰다. 따라서 진정한 民族統-의 칩경은 한민족이 장유했던 분화와

전똥을 회복하고 하나의 E한族피t會활 재 현하는 일이다.

민쪽사회의 재현은 1치族共同體의 회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쪽꽁농체는 牛活

共同體룹 의 \1]하며 한만족의 生活JI~ 同體形成은 똥얼의 풍간단계이자 최종작

R 標가 되는 것이다. 이 생활공동체는· 社會的 J!;;[리體 ， 성 세 적 꽁농체， 문화작

공동?체의 형성 을 포힘하셔l 되 1껴 이를 비텅으i1. ifj[治的 共I司體가 형성될 때 통

임된 단일국가로서의 목표가 와성되게 된다 I씨 일반적인 發展論옵「블의 견해는

國家形~파 國民%成의 순서로 놔가발전을 션명하기도 하나 운. c-1 民族史븐 이

미 통일선라에서부터 國家形fIX: 61 이루어 졌 431을 보여 왔고 1000 여 년 동안 단일

1낀족 • 단일균가블， 유·지했다는 점에서 단일민족의 동섣성 회꽉이 바보 歐l家의

Jf3JVG펴 일치될 수 있으며 선정한 댐家形成을 의미하셰 뭔다. 이와 강은 國民形

hX:띄 파정윷 「南‘北聯合」은 반족공동체 형생이파는 과정올 가쳐 공통생활권옳

조성하고 政治ErJ 統삼을 이푹-힘으파써 「統 一民 +_ Jt￥Uv패」이라는; \1]래의 판일민

족 • 딴일국가의 체제륜 완성해가는 것이다. 또한 民族+I，~ I리體의 형성파정에서

미래의 번영된 복지사회의 二l현원 위하여는 상호 협조 • 협랙의 기딴음 조성하

여 경제 · 분화적 선전화쉴· 공통효 료 주구하논 설체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지나

19) 張明奉， “한띤딱공잡제 동인 l앙안의 맙적구조에 관한 考쩔”， 「統 n~ :m뻐I'Jt J第 ] 챈 4 號 ( 국토핑

입원， 1989).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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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3. r南北評議會J의 기농척 모형

「한민족공팡처l 통일방안」은 「담북연 함」씌 !하하여 統-國家룹 AJ 향하면서 4'

和룹 정착시키고 퍼族同質性을 회복함으파써 社會 • 문화 • 경저l 용 제분야에서

의 民族共同섰=.t굶關을 형성한 후， 政핍的 Jf';'/ I-l]體갚 이루어 딴일민족국가룹 수협

한다찬 것음 내용‘2..5_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봉일이 만순한 國土의 통합oj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동전생 회복에 였션전r 천 1성 하얀 삿이다. 따라서 「南北聯

台」와 각 71 관들은 만순허 남책간의 성지석 結슴體?보셔으l 의 I’ l 쉰 지나기 보다

는 정치체계를 초원한 않族社會의 機構로서 가능‘읍 지녀야 할 갓이다.

「南北評議會」가 「남북연합」의 f\議機構로서 띤쪽공농처l의 형 생 발전에 어떠

한 가능잘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自主 · 平和 • 民王의 3원 직 올 어떻게 하

면 딸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지며 「南北聯삼」의 제도적 • 기능적 특·

성올 명확히하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진다. 여기서는 「南北評議會」가 지녀야 될

기놓올 象徵的 가능과 실무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싼펴보 ~j1. 자 한다.

(1) 象徵的 機能

「南北聯合」의 통일민주공화군요·형성해 나가눈 파도적 체제견합이라는· 점에

서 國家的寶體냐 정부적 실체로서의 의 n]룹 지니지는 않는다， 그려나 「남북연

합」이 OJ 래 와 홍일국가할 형성하는 설체로서 갖게되는 國家形成 기능온 현실적

정부나 국가의 기능보다도중요한 의미릅 지니고 있다 r남북평의회」는이러한

기능적 심체의 기구보서 밴쪽공봉체 형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像徵的 機能울

지녀야한다.

첫째， 「납북i청와회」는 t\;族代表性윷 가져야 한다 r한낀쪽공똥체 풍일방안」

이 국빈형성융 기반으로하여 민주적으로 똥일민주공화국이라는l칸입 국가플 완

성하는 파정효1로 볼 때， 「南北聯合」의 대의기구인 「南北評議會」가당연히 민쪽

20) 張HJJ奉， 앞외 ,.I',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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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임을 상정하지 않오변 안된다. 「남북연합」의 모든 기구가 민촉대표로서의

상정성윷 지년 겸우 民族同質↑生외 회복펴 공똥생활권의 형성은 보다 신속히 진

행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頂 t會議」냐 「남북각료회와 J는 남북의 실제적인 정

부체제활 훈영하끄 있는 行政權力으로 구성되벼 성격상 국민적 때표성보다 권

핵차원의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때표라는 상정생을 지나기 어협다. 따라

서 최소한 「남북연합」와 때의기구인 「南北評議會」에서 만이라도 많族代表機關

의 기능을 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룹째， 「남북평의회」쓴 풍합 및 합일지향성올 지녀야 한다 r남북연합」이 얼

민쪽 2 체제릅 바탕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나， 이것온 궁극적인 형태가 아변 과

도적인 형태로서 하나의 單-國家플 A1 향하고 있다 r南北評議會」가 「답북연

합」와 기구로서 民族代表性찰 지널 수 있는 가능성찰 가장 많이 냐l 포하고 있다

는 점에서 一랩族-國家륜 지향해가는 代表機關임융 상칭해야 한다. 즉， 「남북

정상회의」나 r남북각효회 의 」는 남과 북의 정부기관의 합좌기구로서 상호 對立

파 갈풍이 존재하고 政治的 性|헤이 강하게 나타나도 「南北聯合」의 기구로서 가

능올 충분히 한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民族的 代議機關으로 상정되뉴 「南it評

議會」한 답파 북의 갈둥과 대렵올 완화시키고 理解와 樹助의 폭을 넓혀가논 통

합적이고 합일지향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평의회」는 同質性과 最i덜性을 지녀야 한다 r蘭北聯台」이 체제

적 이질성， 사회 • 문화적 이집성을 바탱-으로 결합되어 民族{專統의 동질성올 회

복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기능원 지나고 있따. 또 이러한 i과 정 올 거쳐 政

治的 共|司體로서 ff →化시키쓴 것올 H 主的으로 해야될 寶務룹 지나게 된다.

따랴서 「남북연합」기구 자체와 동질성이 추구되지 못하고 自主性이 약화되어

진따면 그에 반비례적으로 분딴의 기관과 민족의 아퓨은 길어질 젓이따. 그려

냐 싶제적 o로 「남북연합」의 기판구성형태나워떠한 어，- 기구가 빈쪽훔칠성

을 확보하거나 民族的自主件올 서1 고사 젤 수 있는가의 문제활 해결하지 봇하고

있다. 다반， 民族自決펴 놔민주권의 원려에 끈접시챔 수 있는 기구가 빈쪽적

똥짚생윷 상징시키고 녀l 외 적 최고생옳 지녀야 된다고 볼 때 「南北評議會」가이

러한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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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實務的 擬能

「남북평의회」가딴일 민족국가똘 형생해가논 「남북연합」의 대의기관요로서

역할옳 충환히 수행하여 民主的이고 自:E的으로 공동체블 형성시켜가기 위한

설부적 기농올 살펴보면 다음과 깝다.

첫재는 통일잘 지향하는 여론윷 수렴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기능옳 지녀야

한다. 民族의 개념온 집 1잔적 이 고 총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뜩정계충이나소수

권혁자와 의견이냐 정책이 民族的 의견이나政策과 일치펼 수 없다. 民族的 기

반위에서 統一을 지향하는 것이 「한민쪽꽁똥체 똥일방안」임용감안활 때， 民族

의 代議機關언 「녔북평와회」가 바땅히 민좁의 통일의지를 형성시키는 가능윷

지녀야 한다. 빈쪽적 풍일의지를 民主的으홍 형성시키기 워하여는 남과 북의

모릎 민족구성원외 소려콜 줍윷 수 있한 실제적인 기능을 지녀야 하며 民主的

原理에 의한 전체와사로 전환시껄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풀째， 민족공동체 형성올 위한 전푼기구로서의 기능올 지녀야 한다 r남북평

의회」가 民族的 統-"-與論올수렴 • 형성시키고 이것을 정책대안에 반영시켜 광

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워하여는 여타 國家외 議會나 국가연합의 의회와 구별회

늪 특수한 전푼생올 지녀야 한다. 쪽， 빈쭉구성원의 각계 각층의 t:}양한 의견

옳 수협하여 민족외 공동생활권올 형성시켜 나가는 데 펼요한 최 적의 代案흘올

구상하고， 「담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의 정책결정에 자문하기 위하여논

기혼외 代議體들외 기능끊 초월하는 전문성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다.

셋째， 「남북평의회」는 서로 對立되는 南北體制의 結合 속에서 정책결정 담당

자뜰의 정치적 갈둥과 이해판계릎 쪼절하.:il 相互間의 협조관계졸 증진시켜나

가는 역할올 지녀야 한다. 韓國파 북한은 이미 반세기 가까이 곽한 이떼올로기

의 때렵속에서 서로 적대시하는 체제첼 유지해왔고 冷戰體制의 마지막 거점요

로 답아 었는 설;썽이다. 이러한 관계를 완화시켜 「남북연합」의 단계에 이료게

되었다.:il 가정해도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룹 초월하여 순조롭게 뚫族

共!司體 형생에딴 전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쭈권과 민쭈원려에 의한 대와

기관의 성격을 지년 「南北評議會」가 「南北聯合J 7] 판내부의 갈둥온 볼론 한반

도 전역의 지역적 껴l 총적 이해관제를 조절하여 빈쪽모두가 공동체형성에 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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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눈 협조분위기륜 조성할 責務틀 지나거l 원다‘

넷째， 「남북평의회」는 넙분간 및 국제간의 개방성을 유도하고 안정적 풍일

기반올 형성해야 한다 I한빈쪽꽁통체 풍일방안」온 남과 북이 합심하여 민족적

동질성윷 회복하고 광동생활권올 형성하여 풍열로 지향하는 상호i쟁풍주의에

입각한 통일방안이다. 따라서 동서목의 통·일과 같이 홉수통합을 기대하는 것이

아념뿐 아니랴 예기치 않은 괴정을 거쳐 납격한 ‘통일읍 추구하논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답북연합」의 목적이 단순한 릭-토의 봉일음 워한 것이 아니라 띤쪽의

통일윷 7.1 향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이1서노 입증된다. 이라한 「南北聯台」의 목적

올 달성하기 위하여는 경제 · 사회 · 문화외 제측변에 있어서 남파 북의 때풍성

을 확보하는 것이 펼요하다. 따라서 분한의 때외적 :M!!. 1立분 담:4 때동하게 끌어

올려고 住民의 생활문화수품을 韓國펴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는· 부엿보다는 남

과 북의 개방체제룹 확랩하고 북한의 때내석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유도할 펄

요성이 세기원다. 이것은 「남북연합」의 모든 기구들이 공동적 o보 기여할 機能

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듀의 급격한개혁·개방의 불결이 언제 어떻게

복한에 밀어 닥설지 보브며 일인장기곽재체제뀔· 구가해왔떤 김일성 부자의 사

고도 북한의 닙 격 한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에 의한 통·일의

목적은 빠

j코지도 늦지도 않은 적전한 시기，

특-생상 억자l해야펠 것이뎌. 즉， 「남북옐합」의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에서 민족봉일올

닿생하는 것이다‘ 「낚북연합」의 이러한 目標에 접곤하기 위하여는 남분 썽방띄

딸성은 「념북연합」의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똥얼찰 란생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南北評議會」가 방파제 역합을 담당해야 할 것이뎌.

(3) I南北評議會」의 機能模뺏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팽의회」와 상정적 가능펴 실무적 기능을 종합하여 하

나의 I근 형 올 정렵한 것이 「南北評議會」의 기능모형이라볼 수 았다 I답북평의

회」는 單一t1!;族國家形成윷 추구히는 기능적 실처l 인 1난북땐합」을 성꽁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나음과 같은 기능을 펼요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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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확평의회의 기능보협

상 정 척 기 농 실 무 적 기 농

f풋族代表性 民主的 統-原則의 :규현， 購論의 形成

과수렴

統合 및 合一{生 專門的 f~議 機能， 協助 · 調節 • 짧

問，zp.和的 統一原Jtl] 具現

同質性파最商性 自主的統-原則具現

開放과 改薰護導， 安定的 • 合理的 統

一指向

m. r南北評聯合」의 構成背景 分析

「남북평의회」블 남북국회의원툴로 구성하도확 되어 었다 I남북평의회」의

구성배경이 되는 한국의 國會와 북한외 最高A民會議의 동젤성이나 이철성의

존재는 「남북1쟁의회」의 합려적 운영에 커다환 영향을 미치게 훤다. 여기서논

제도적인 면파 機能的언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國會와 最흡A民會讓의 뼈j度的 比較

국회나 최고인민회의는 남과 북의 議會라는 점에서 외면상 서로 상옹하는 기

관이다. 議會논 일반적으로 國民主權原則과 때의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볍규

체계와 주요정책올 결정 • 추인하고 권력분렵의 원칙에 품거하여 행정부를 견

제 • 감목함으로써 민주주와 정치이념과 원려흘 구현하는데 제도적 와외를 두

고 있다. 2 l ) 따라서 젤젠 ( Ke lsen )파 같은 사함온 議會:3=:義에 대한 결딴온 곧 빈

21) 金浩鎭， 「韓國政治體制論 J. f혔英얘: . 1991.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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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에 대한 결단이라고 까지 주장하였다 ~" I 이것은 의회가 국민의 때표기관

으로 국빈주권파 참정의 원 to-l를 구현함효로써 국반전체의 일반의지룹 나Ef냄

을 얼컴는 말이다. 그러나 모븐 의회가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냐는? 것온 아년바

韓國파 북한 議會의 制않 1-- 특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갈다.

(1) 國會의 制度的 特性

議會主義의 본질에 입각한 국회의 제도적 특징은 憲法에서 도줍횡 수 있따 U )

첫째， 國會는 ~議機關이라는 제도적 특 성을 갖는다. 헌볍 제 41조제 1 항에

국회는 국덴에 의해서 선춤되는 의윈으로 구성하도콤 하고 였으며 의원은 「국

가이익올 우선하여 영:심에 따라 직무콸 행한다J (동법 제 46쪼2항)라고 하였는

바， 국회간 國民의 의사룹 기반으로 하여 자유롭게 의사룹 견정하는 합의기판

엄올 선언하고 있다.

월째， 國會는 立法機關보보서 法律원- 제정한뎌. 국회가 立法機關임은 가장

고천적언 해석으보도 가능하다.

셋째， 국회는 꽤政올 統없Ij하고 감시하는 세도이다. 이젓은 域l 會가 때의기관

인 동·사에 입법기관이요 據算審議機關으로서 십행부·와 사법부l의 국정수행을

감시 • 견제 • 비판함3프로써 統治權을 행사하는 젤차적 정당성올 보장하기 위

한 제도임올 의미한다 24 1 특히 엄격한 3權分t을 전제보 하고i었단 大統領制의

정치 형태하에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려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우펴 헌법은 國會의 견세기능을 어 3二때보다 강화하고 있뉴바， 딴핵소추의

결권(헌법 제 65죠 ) 국정검사 빛 조사권(제 61조)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회는 대의기판 중에서 유일한 합의체인 국가의사 결정기판이랴는 제

도적 븐·생을 지년다. 의사의 진행에 있아서 자유토콘이 강조，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多數決의 원려룹 채팩하여 民王의 原理릎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제노적 득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國暫는 외면적 형식적으로 民

22) 한‘송‘양， “의회주의의 렌때삭 전개에 관한 연구H ， r- 9. 1 장자 김 」 제 1 1 심 ， 1986. p.6

23) 퓨쓸， 「韓댄찌憲 11、論 J ， t역꽃 IliI : . 1990. p‘ 836

24) 앞의 책 p.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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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義의 챙치웬려와 3權分立主義에 입각한 대통령체의 표본적인 議會主義의

구현형태엽옳 알 수 있게 환다.

(2 ) 最高人民會議의 制度的特性

북한 사회주와헌법 제 72조논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의 최

고주권기관업옳 션언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현재 687명 의 代議員으로 -T

성되어 었다 2~ ) 때의원온 임기 4년으로서 인구 3만명 에 1명 씩 션출되고 있다 26 )

이것용 외견상 국민쭈권원려와 代議制의 원려룹 수용하고 있는것 강이 보이고

있으나 설제의 i뽕靈方法과 선거결파는 代議制가 아년 로동당의 권력과 지배력

윷 확인하는 節次에 불과하다. 즉， 최고인민회와 대의원은 黨외 추천에 의하여

단일후보로 출마하게 되며 이에 때하여 100% 의 지지콜 얻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主義憲法에 선언한 최고 주권기관으훌서 최고인민회의는 포席윷 선거하

고 주석의 제의에 외하여 부추석， 정무원총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종앙재

환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을 선거하거나 염병 소환할 수 있도확 하고 있따 27 )

이것은 3권분립 주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외 원려에 의하여 最高人民寶議률

구성하는 젓이 야니라 民主的 中央鎭權制의 원칙으보 표현되는 국가권력의 통

합적 형태활 지나게 된다.

또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立法權올 지니며 國家經濟計劃과 여l 산의 송인

권옳 지니고 있다. Z8 ) 제도적으로 정무원 및 主庸의 執行權力의 정책이냐 결정

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로서의 상징적 특성올 지니고 있다.

(3) 南北 選出機構의 相異性

이상에서 삼펴본 바와 갈이 韓國의 國會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외형상 서

로 對應되는 기관처럼 인식할 수 있으나， 제도상에서 갖게되는 특성은 전혀 다

25) 統一院 「北韓觀要 ’ 91.J, 1991. p.73

26)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 75조

27) ~t韓憲씹: 第76 ~쫓 1항 1짖 제 8 항， 10항

28) 同法 第76조 지11 2 항~8항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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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의미활 지년다.

첫째， 한국의 國會는 국가권력의 분담체로서 행정부의 집행권력융 견제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나 북한의 最高人民會議는 그 자처l가 權力의 창뿔기판

이며 집행권력의 기반요로 작용하게 되는 상정적인 제도이다.

불째， 國會는 국띤주권원려갈 구현하고 대의정치찰 실현하는· 합의제 기관이

며 민주주의 원려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따. 반면 最高人 f\;會議는 로동당 앨당

독재의 원려와 전체주의작 기판 구성원려에 의힌- 제도이며 國힘의 참여와 지지

를 형식적연 수탄으로 하여 성렵되거l 되는 제도이다.

셋째， 한국의 국회는 구성원 각자가 국민대표로 인정되며 이룹 바땅요로한

自律6''.1 업부수행올 ‘헌법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북한와 최고언민회외 패의원은

국민때표적 성격윷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에 따라 복종당하쓴 지위에

였다. 따라서 國會가 국민때표의 자율성올 바탕으로 한 제도인 반면 최고인민

회외는 충성찰 바탕으로한 여l 속 적 집단이라단 상이성을 ;;<1 냐 게 된다‘

2. 國會와 最|高A民會議의 繼能的 比較

國會나 최고인민회의가 제도적으보 공화제의 기본구성원! c-l 로 활용되고 있논

것은 동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이 가능적인 실효성쓸 건두지 못-혈 경우

그것은 한갖 제도적 장식품에 불과하며 명목적 立憲主義얘 기여할 뿐 民主主義

의 창달에 기여할 수 없다 29 )

民::L::t.義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議會의 일반적 가능은지Jl CD 정치지도자의

양성과 충원기능.@판료제에 대한 똥세 기능.®이익대표， 국민때표적 기능

과 투입기능.@民權외 守護機能， 즉， 주민릅의 인권원 보호하고 정치적 및 사

회적 자우「」를 보호하는 기능.®If當化 機能 : 정부애 때한 국민의 동의를 매개

함으로써 정치권혁의 정당생찰 강화하고 정치체제의 존속에 71 여 하게 한다.

29) David Beetham. Max Weber and thf' 'r'heory of Modern Politics( Camhridge : Polity Press,

1985). p.95

30) Ibid. pp. 9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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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議會는 집행권력과의 71 능적 휴변에서 강한 의회와 약한 와회의 유형으활

분휴되기도 한다.

약한의회인 경우 議員똘온 권랙의 결집과 정보와 부쪽으로 官職올 추구하게

되고 극단적언 理念性올 띠게된다. 결국 무책입한 션동정치냐 만성화원 우력감

이 정치무대훨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政治風士에서는 판직추꾸에 폴두하논 소

언배 정치인이냐 션동가가 뜩세플 하게 되는떼， 이폴은 공풍적요로 賣任倫理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정치인용 도태되거냐 소외되며 의회의 기능파 정

치적 책임은 뚫曲된다 31)

한편 강한 議會에서는 풍치권력올 직접 창출하거나 국가 최고봉치권자와 行

政府에 때해 강핵한 統制力융 행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國家權力올 분땀하게

된다. 따라서 강한 의회늪 정치지도세력올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기능을 다하며

지도력과 能力을 겸비한 정치인쏠올 유인하게 훤다. 32 )

이쌍과 같은 관점에서 韓國과 북한의 議會機能올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1) 議會의 機能的 特性

국회가 제도적으로 代議機關， 엽법기관， 自律的 意思決定機關 및 국정똥제

기관의 룹생을 지니고 있읍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行政權力i과의 판계 속에서 如何이 나파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논 비판

적이따. 복히 5共t)、前의 국회는? 그 기능이 先進 民主國家들의 :정상적인 국회와

비교하여 워촉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쪽， 제 5 공화국의 12代國會에

이덮기까지 국회의 기능은 행챙부의 권한에 의해 크게 춤소되어 있었는 바， 특

히 유선체제하에서의 8때 와 9대에 서 는 약한 의회의 현쌍이 두드러지게 나따나

고 있었다.

첫째， 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9때 에 서 24.3% 였

으며 유신망기인 10대 에 서는 3.9% 로 하라되었다. EE 볍률안 가결비율은 정부

가 제출한 것온 97% 에 이르는 반면 국회가 발의한 것은 3% 까지 내려가 國會의

31) Ibid. pp. 97~~j8

32)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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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用論까지 대두되었다.

역대 국회와 행정부의 볍촬안 제출 및 가결실적은 〈표 3) 과 깥다.

〈표 3) 행정부와 국회의원외 법률안제출 및 가결실적

의원발의볍활안 행정부제출법률얀 발의(제출)벼율 가결비율 합 겨|

국 회
발의수 가걸수 제쓸수 가겸수 의원밥의정부제출의원밥의 정부제홉 가결합계

꺼 건 건 건 % % % % 건 건

제헌국회 89 43 145 106 38 62 28. 9 71.1 234 149

제 2 대 182 78 216 B8 45. 7 54.3 36. 1 63.9 398 216

제 3 대 169 72 241 85 42.2 58.8 45.9 54.1 410 157

제 4 때 120 31 202 44 37.2 62.8 41.3 58. 7 322 75

제 5 대 137 30 159 40 46.2 53.8 42.9 57.1 296 70

제 6 대 416 178 242 154 63.3 36. 7 53.6 46.4 658 332

제 7 때 244 123 291 234 45.6 54.4 34 ‘ 5 65.5 535 357

저11 8 때 43 6 95 33 31.2 68.8 15.4 84.6 138 39

세 9 대 154 84 479 460 24.3 75.7 15.4 84.6 633 544

제 10 대 5 3 124 97 3. 9 96‘ ] 3.0 97.0 129 100

제 11 때 202 83 287 41.3 58. 7 24.4 75.6 489 340

제 12 대 211 66 168 156 55. 7 44.3 29. 7 70.3 379 222

평균(총제) 1972 797 2649 1804 39.55 60.5 30‘9 62.02 4621 2601

자료:1) 국회사무처， 「국회사J， (세헌~세 6대)， 1971.

2) 국회사무처， r국회사J . (제 7대~제 8대 ). 1976‘

3) 제 9 . 10 . 11 . 12때 는 국회경과보고서 참고.

둘째， 對政府 견제기능띄 핵을 이푸고 있는 國政藍좁權 빛 국정조사권이 제

대로 행사되지 못했따늪 것이따. 1972년 維新憲法에 의해 꿈정감사권이 폐지된

후. 1975년에 ·국정조사권잠 국회법에 선성하였고 第 5 꽁화땀에 서 이블 憲法에

규정하였으나 72년 이래 15년동안 關政藍훌權이나 조사권이 벨동되지 않았음

은 〈표 4) 에 서 나타난 바와 같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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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변천과발훌횟수

( )은 발봉횟수

국 회 국 정 감 사 권 국 정 조 사 권 비고

제헌국회 규정있음(1) 규정있음 ( 24 )

제 2 대 II (4) II (37)

제 3 때 II (11) II (51)

제 4 때 II (3) ’ (6)

제 5 때 II (2) 끼? (8)

;세11 6 대 II (5) 끼? (11 )

제 7 때 II (8) II (8)

제 8 대 끼7 (2) ’ (3)

제 9 대 규정없읍 ( 0 ) 끼? (0)

제 10 때 끼Y (0) II (0)

제 11 대 ’ (0) 규정없음( 0 )

재 12 때 ’ (0) 끼Y (0)

제 13 때 규정있음( ? ) 끼? ?

0- 계 끼? (36) 끼Y (148)

자료 : 1. 한국볍팽연혁집 제 1 권， 국회법해설， 비교헌법학 참고.

2) 金 喆， “국청감(조)사제도와 그 활용실태의 고찰 : 우려 국회활동을

중심으포”， 「국회보J 1982. 1.

셋째， 國會와 自律性옳 살펴보아도 5꽁화국까지논 연간 총회기가 150일로 제

한되는 등 국회의 험j度的 特性블01 行政權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고 최소의국회

또는 통법부라한3:l) 비딴까지 받게 봐었떤 것이다.

그러냐 民主化의 열기플 바황으로 출범한 第 6 共和國에서는 A權윷 회복하

고 國民主權 原理에 입각한 명설상부한 代議的 民主主義의 규L현에 전력윷 다하

고 있다. 이려한 6꽁화국외 노력온 國會의 기능회복에도 기여했는 바， 쭉회훈

33) 金哲洙， 「憲法學陳論J . (t뽕英社. 1988) , 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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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회훌영의 자옳성 변천

국 회 회기일수제한 임시회소집요건 발언시간세한 회와와 비공개

제 헌 규정없읍 All 식 의 원 1/4 국회결의에 국회의결에 의함

판， 회 이상요구 의함

제 2 때 II 민의왼 1/4혹은 * 각원 또는 양원합동

참의원 1/2 회의에서 결의시

제 3 때 끼? ’ 끼? 끼〉

제 4 때 끼? 끼? 끼〉 끼7

제 5대 ’ ιr II 각원의 결의

제 6대 챙기회 20 日 세적의원 1/4이 상 출석의원 과

임시회 30 日 반수의 찬성

제 7대 ’ ? II 끼Y

저11 8 때 II II II II

제 9 때 정기회 90 日 재 적의원 1/3이 상 처읍 30분으 출석외원 파반수 찬

염사회 30 R , 로규정했으 생 혹은 의장이 펼

年 150 日 나 후에 45분 요하다고 언정할 때

초과불가 으보개정

제 10대 II II 45분 끼?

제 11대 ’ 끼? 20분 II

제 12때 ’ 끼Y 끼? 끼?

제 1 3대 정기회 1아) 日 ， 지l 적 의 원 1/4이 상 II II

엄사회 30 日 ，

초과불가

자료 :1) 대한민국법령펀찬회， 「대한민국볍령연혁집」제 l 권， 1978

2) 국회법해설

3)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분사， 1982.

4) 권영생， 「헌법학원환」 볍푼사， 1988.

영의 자융생 산장， 국정조사권 및 국정감사권의 실질적 부활 등이 앞으} 표에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가능띄 특·성은 완전한 議會主義의 성숙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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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 있는 강한국회화 현상이 나타나고 었다.

(2) 最高人民會議의 機能的 特性

북한외 최고인민회의논 변형된 의회중심주의의 최고쭈권기판으로서 한쭉의

국회와 제도적 차이가 있융올 보았다. 議會中心主훌훌플채택하고 었는 서구국자

블의 國會가 실제적인 권혁기관으로서의 기능올 다하고 있논 반면， 북한의 최

고언민회의눈 김일생의 권력체제가 구축된 이래 行政權力이 전체북한국민외

의사흘 바탕으로 한 정당생을 획득할 때 찬성표활 떤지기 위한 형식상의 기구

에 불파하였다. 34 ) 특히 1972년에 개정된 북한사회주의 헌볍에서는 最商A民會

議와 권한을 더욱 축소 조정하였고 중요 권한블용 主席의 지도 • 감롭하에 있는

中央人民委員會보 이양했는 바， 주빈의 대의기관인 최고인빈회의 기능이 약화

원 반면 복재와 상징인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화원 것이다 35 )

이와같이 最高人행屬議는 주석에게 예속퇴였올 뿐만 아니라 노홍당에 예쪽

되어 있으묘로 북한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논 최고주권기관으포서의 역할올 전

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약한의회의 異型으로서 최 jl인민회의가 주석의 독재웬력의 시녀포

변화되고 있는 상황은 따읍 〈표 6-8) 에 서도 명확히 나타냐고 있다.

〈표 6) 에 서 보면 최고인민회의에 때의원외 임기 4떤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옳 뿐만 아니라 재입기간이 축소되고 있다. 또 헌법개정이후 각 期마다 주요

연설이냐 결정융 보더라도 最高人民會議가 쭈띤의 선뢰룹 바탕으로 한 權力機

構가 아니라 망과 주석에 대한 충성올 바탕으로 구성된 예속적 기관염이 드러

나고 았다.

〈표 7) 은 議會運響의 자율성 정도릎 츰정가능케 해쫓다‘ 최고인민회의는 1

년에 1-2회 의 정기회를 가지며 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常設委員會가

훨요하다고 인정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었다. 36 ) 會期에 때한 규챙옹 없으

34) 국토통일원 봉일연수원， 앞의 책 p.35

35) 위 9-1책 • p.35

36) 욕한헌법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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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別 選횡흙 H
代議 投贊票成率率/ 任期 備 考
員數

1 1948. 572 99.97/ 9년 • 흑백함 투표(실시 제 1 기 - 2기 )

8.25 98.49 • 인민공화국 헌법숭인(제 1 -2기 )

• 인구 5만명 당 l 인 선출

-13차회 의 개최

2 1957. 215 99.99/ 2개 월 • 제 1차5개 1건 경제계획 시행

0.27 99.92 (1 957. 6 )

-11 차회 와 개최

3 1962. 383 100/ 5년 l 개 • 딴일함투표 실시 (제 3 기←9기 )

10.8 100 월 • 인구 3 만명 당 1인 선출 (제 3 71
-9기 )

- 7차회 의 개최

4 1967. 457 ’ 5 년 1개 - 8개 항 통일방안 제안

11. 25 월 - 6차회 의 개최

5 1972. 541 ? 5년 • 사회주의 헌법개정(주석 선출)

12. 12 - 7차회 외 개최

6 1977. 579 끼? 4년 3개 • “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11. 1 웹 (시정연설)
‘

- 5차회 의 개최

7 1982. 615 끼? 4년 8개 • “평화외 담보룹 마련하며 조국

2.28 월 의 자주적 평화홍일을촉진한

데 대한 결정”채택( 3차회와)

• 5차회 의 개최

8 1986. 655 II 3년 6개 • “사회주의 완전송려률 위하여”

11. 2 월 (시정연설)

- 5차회 외 개최

9 1990. 687 99. 78/ - 1차회 의 개 최 (90. 5. 24~26)

4.22 100 • “우려냐라 사회주의의 우월성

찰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시정연설)

자료 : 통얼원， 「북한개요J 199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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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역대최고인민회의 개최현황

(1990. 12 현재 )

期 別 ff 期 $훨議집集回數 會議開{崔總、數

1期 9년 13 55

2期 5년 2개 월 11 32

3期 5년 1개 월 7 22

4期 5년 1개 월 6 18

5期 5년 7 30

6期 4년 3개 월 5 15

7期 4년 8개 월 5 12

8期 3년 6개 월 5 11

9期 3

자료 : I조선중앙년감」 빛 「로동신푼」

나 통상적으로 2-3일에 국한되고 있는바， 72'녕 헌법개정 이후 최고인민회의

소집회수가 1년윷 기준으로 하여 평균 1. 2회로 냐타냐고 었으며 회의일수도 연

간 2-3일에 붉과하다. 쪽 평균적으로 볼 때 임시회의의 소집이 불가놓하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어 댐律的 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기놓이 전혀 냐다나지 않고

있다.

〈표 8) 은 최고얀민회의가 지니고 있는 'It.法機能 01 열마나 잘 행사되고 있는

자를 보여준다. 최고인민회의가 권력창출기구로서 선언되고 있지만 행정권에

때한 갑사 및 조사제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법권이 유일한 行政權의

남용윷 제한할 수 있찬 가농이라고 할 수 있따. 그러나 표에 나봐난 바와 갈이

’ 72년 이후는 토의흰 안건조차모 미미한 실정으로서 입법기놓이 유병무실함올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갚온 사실블융 검토해 볼 때 最高人많會議와 기능적 튜성온 약한 찍회

의 典型옳 지나고 있으며 01 러 한 경향은 낌일성 처l 제 의 장기화 및 권력집중에

비례하여 점증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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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2 현재)

期 집集
討議된 案件 社會 對南關 對外 計

回數 政rR~ 앓治휠 經濟 文化 一係問，統題 關係r...，題 問題

1期(1948.9.2--1957.9.17) 13 7 13 2 2 5 29

2期 (1957.9.18-1962.10.2 1) 11 1 8 3 2 2 16

3期(1962.10.22--1967.12.13) 7 10 7 1 1 2 21

4期0967.12.14-칸 6 6 8 1 16

5期(1972.12.25-1977.12.14) 7 6 7 3 2 18

6期(1977.12.15--1982.2.27) 5 2 5 2 9

7期(1982.2.28--1986.11.1) 니「 5 5 2 11

8期(1986.11.2--1990‘4.22) 5 1 4 5

9期 (1990. 4. 23-- 1

닝f 60 37 57 12 10 9 125

자료 : 통일원， 앞의 책， p.75

〈표 9)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외 기놓적 비교

::r 분 내 ‘용 ‘각 회 최고인띤회의

정기회기 100연 2--3일

임시회 30일 ?

곽정감사 및 조사 헌법상보장 규정없음

전분，적섣-화 및 1:)개 위원회 5개 위원회

행정활동규제

회의개최 빈도 연 3--4회 연 1. 2회

구성 7 ] 반 다당제 일항봄재

선출배경 Jf빈의 선뢰 당고l 주석에 때한 충성심

안전심의 4，621 건 ( ’47-- ’87) 125 건 ( ’ 48- ’ 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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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機能的 相異性의 比較

한국외 國會와 북한의 최고인빈회의까기농상 나따냐는 차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즉， 한국의 國會나 북한의 최고인빈회의는모두가 약한의회의

범주에 속하고 있어 기능상의 불완전생올 지니고 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가

民主化률 위한 意志와 노혁으포 강한의회로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最홉

A~議會는 약한의회의 典型이변서도 김일성 세숍체계의 구축강화와 獨載의

강화파정에서 더욱 行政權力의 충생스런 섬복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동일범주에 속하한 南北의 의회기농이지만그 정도의 차이와 지향방향외 반

때성에서 國會와 최고인민회의는 명확한 기놓척 상이성올 찾아 보게되는 바，

이를 표로서 비교하면 앞의 〈표 9) 와 같다.

N. r南北評議會」의 기능척 問題點 분석

「남북평의회」는 답북한의 줍풍성 원리에 입각하여 100 1명 때 와 의 냥북 국회외
원으로 構成하도폭 하고 있다. 담북 똥수의 국회의원으포 구성한다는 방안은
외면상 · 형식상의 문제접을 지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나 설제에 있어서는 zp:

和 · 自主 • 民主의 3원 칙 을 유지하고 民族共同體형성윷 지향하는 데， 몇가지

문제점융 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풀용 「南北評議會」의 구성원려뿐만 아니

하 념북한 議會의 制度的 · 機能的 相異性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남북

평의회」의 71 능모형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융파 같다.

1. 象徵的 機能의 푼제챔

(J) 뚫據代表性.의 분제점

「南北評議會J눈 「남북연합」이 존속되는 동안 민족의 공동생활권형성과 민족

꽁봉체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탤族代表性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납북평의회J논 남북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도확 하고 있따. 한국

의 國會나 쭉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제도상， 형식쌍으로 선언하고 있뭇이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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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分擔體로서 진정한 代議性올 지니고 있다면 문제논 제기되지 않논다. 현

실적으로 한국의 國會는 행정권의 구속에서 완전히 딸펴하지 못한 약체와 議會

에 속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블 일인지배체제의 시녀포 천락되어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國會에 대한 신뢰나 지지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국

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미약한 국회내에서 「냥북평의회」 때의원이 선출된다

면 결국 「南北評議會」에 대한 지지기반은 더욱 약화훨 젓이다. 특히 北韓의 최

고인띤회의는 자체로서 국민의 때의기판적 기능이 전푸한 실정이고 북한 주빈

뜰의 내척 不滿은 폭발할 딴계에까지 이프고 있다는 점올 감안할 때， 단순히 남

북똥풍성의 원리와 立法機關의 특생찰 내세워 國會議員으로 「南北評議會」률

구성한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할 섣제인 것이다.

(2) 統合 01
A 台-性의 問題點

「남북평의회」는 民族의 대표가판으보서 남북간의 이칠성을 해소하고 공동체

적 동절생을 지향하는 機構로서의 상정성을 지녀야 한다. 이콜 위하여는 南北

政治權力간의 대랩과 길등을 조정하고 많族I¥J "\f.場에서 그펴고 공동체적 입장

會議員으로 「낚북평의회」룹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실제적

에서 統一政策의 수쉽과 집행이1 조언하고 감픽할 수 있는 機構로 언식되어져야

한다. 쪽 「南北딴議會」는 「남북정상회의J나 「낚분각료회의」의 정치적 • 이념적

갈등을 초월한 제 3 자적 기관으로서의 :till{if: 플 지녀야 한다. 그러나 남북의 議

상정 7]능을 기때활

수 없따. u] 확 한국의 국’회가 약체생올 딴피하여 명설상부-한 권력분담기구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회윷高人많會議는 감수룩 기능이 약화봐어감을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배분이 균형적으로 명확히 이부어

A] 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빙·이 권력분담기구로 성장했다고 해도 민족석 차원

에서의 代議機構로 성장할 수 없으며， 겹국 「남북평의회」 역시 행정권력의 부

분적 의사쉴 대변하 3 :- 기구로 전락되어 담과 북이 분란올 계속하는 한 능향적

언 統合性이나 合-指向性은 찾아볼 수 없게 펀다.

(3) 同質性과 最高{生외 운·제점

「南北聯合」이 민쭉적 동칠성 회북”고} 민족공동체룹 형성시키기 워하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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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기관블이 동칠성의 원리에 의하여 구생되어야 한다. 그래야반 밥북한의 체

제척 이념적 이질성옵 용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심적 기꾸로서의 역할올

다하게 된다. 특히 한민쪽의 統“이 民主的이 :i1. 自主的으로 이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쪽의 代讓性올 지니게되는 「南北評議會」만이라도 民族同質性을 추구

할 수 있는 기반위에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냐 「한민쪽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南北 同質性외 原理에 외하여 자연적 • 사회적 환경조건물을 무시한 채 챙치적

조건만올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결팝 번쪽뽕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체제로서의 「南北聯合」의 획·생마저도 약화시키게 되며， 민쪽전체의 의견올 수

렴하여 통일헌법을 초안해야 월 「남북평의회」의 民族的代議性을 소멸시키게

된다. 따라서 制度的 • 機能的 상이생윷 지년 國會와 최고인민회의를 모체로

「담북평의회」블 통등성의 원려에 의하여 구성한따는 것 EE한 재고되어져야

한다.

2. 實務的 機能 t의 문제점

(1) 運營上외 분제점

「한민족공동체 똥일방안」에서는" r남북평 의 회 」 가 「남북각료회의」에 자문하

여 統 一憲法융 기초하도록 제안하고 았으나 구체적인 運營方案온 남북정상회

담에서 결정될 r ，남북꽁동체 헌장」에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때한 문제제시는 볼가능할 첫이나 「南北評議會」가 지녀야 활 기놓

적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설체적인 가능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온 부인할 수

없다. 또한 EC내 에 서 議會의 역할올 담당하는 유럽議會가 실질적인 입법권윷

7.1 니 지 못하는 것과37 ) r냥북평 의 회 」 의 기능올 비교하면 연합체의 의회로서 반

족할 수도 있므냐， 歐”‘H共向體와 「냥북연합」의 제도적 • 기능작 특성을 비교할

때는 다소의 문제가 있따고 보여진다. 즙， 「담북연합」온 민족내부의 문제활 해

결하고 가급·적 빠픈 시일내에 풍일된 딴일국가를 실현하되 빈주적언 절차에 의

해 民族와 의견을 수렴하고 평화적 • 자주적으로 실현할 기능과 염무릅 지니고

37) 셰광희， 앞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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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南北評議會」는 빈족적 의사를 형성하고 겸정하는 기능올 지녀야

하며 앞으로 구성펼 봉일의회의 퍼마도적 형때토서의 의미도 지녀야 한다. 그러

냐 현재의 1J’案온 민족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걸정권파 그것이 실현되었는·가플

갑목할 수 았는 권한이 없잘 뿐아니라， 설절적으로 띤족적 대표생마저도 7J 대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2 ) 與論의 수웹과 형성의 問題點

民族의 통일을 띤주적인 절자와 방법에 의해 이푹하기 워하여뉴 민족 전체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여 정책형성에 반영할 수 있단 제도가 펼요하다 r담북연

합」에사의 1:(;主性확립의 문제는 남북 한 政府의 民J:. cf:.義에 대한 의지와 활성정

도에 판련되어진다. 韓國이나 북한은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적

인 측면에서는 어느쪽도 완성원 民主主義를 누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세계사에서도 유래없늪 神政體없Ij륙 지나고 있다. 국빈의 지지와 신뢰룹 바탕으

로 二]L생 되 어 야 한 代議機關은 녹·재자에 내한 범、誠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여룬은 무시된 채 하향적 판료적 정치체세블 유지하고 었다.

이러한 짐에서 2할 때 낚뷰한의 동등성에 입각하여 국회띄웬으로 구성되게 되

는 「南北評議會」까 과연 民族成員룹의 여펀을 수범할 의 71와 능력올 ;;(1 니 거l 휠

것인가의 문제기 제기된다. 또한 전형적인 약싼의회룹 배경으;로 구성되어지는

「남북평의회」가 행 정권펙처l 언 「난북각표회의」의 갑등파 대립을 초월환 수 있

는가의 문세도 심각하세 제가된다‘· 견국 약한議會에서 구생되게 되는 「남북평

의회」는 심제적으 로 행정권렉간의 대럽에 부용하얘 民族念願을 외변한 채 EE다

른 남북간의 김동의 場으jl; 화하게 헬 우려 가 있다.

un 專門性의 문세전

「南北評議會」가 통일 파도~/ 1 꾸 .Q.서 의 역할과 가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기존

의 議會機能l1J- 구변되는 전문성윈· 지녀야 한다 r낚북평의회」가 첸문적 기능을

확보하기 워하여는 춤원파정펴 운·탱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행의 ~생벙안온 !爾會와 행l닮人l한뺨議의 성원좋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따. 물

콘 국회냐 최고인낀회의 내뿌·에도 꽁-동;<l] 형성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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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웨버 ( Max Webe r) 가 지적했돗야 약한의회의 전

형속에는 판직추구의 소인배툴이나 강한 이냄성올 지나논 자촬이 득세한다. 이

것은 정치권력자에 충성하는 것딴이 자기이익 황생의 수1칸이라고 보높 분위기

가 의회를 지배한다논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갈이 기능적

약처l성을 변치 봇하고 있는 현재의 와회속에서 「南北評議會」가 구성된다면 「남

북평의회」의 전문적 독자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며 政治權力의 지원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었다.

(4) 開放性 및 安定性의 문제점

「답북연합J이 남북한 때풍성의 원려에서 합리적인 統-→올 달성하기 워하여

는 때내외척인 개방성을 지녀야 하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

하여는 쫓定性올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판직추구룰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최고인민회의의 성원틀이

「남북평의회」룹 구성하게 펼 때， 「남북평의회」늪 똥일지향적요로 운영봐기

보다는 현상유지적언 방향으로 유도훨 우려가 있다. 나아가서는 홍옐올 억제하

기 워하여 가능한 폐쇄적이고 .:il렵적인 현상윷 지속하려고 노력할 수도 었다.

이러한 경향은 격심한 경쟁을 풍하여 주민의 지지릎 획득하단 國會議員플에게

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당과 목재자에게 충성올 담보로 선출퇴늪 最高人

民會議 속에는 다l 체 척 인 흐릅으로 나봐날 우려가 있다.

한편， 북한 지배층의 .:il립과 폐쇄정책에 때한 주민플의 불만이 폭발하거나

개혁 • 개방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여 북한의 기관듬이 해산하게 되면 기존의 국

가기관들로 구생된 「南北聯合」은 원점으로 후퇴하게 되거t+ 흡수통합이라는 벅

찬 부땀을 韓國政府에 주게된다. 따라서 권력기판플이 해체펠 경우에도 용일문

제플 꾸준히 협의하고 민족생활꽁동체가 형생휩 때까지 「南北聯융」을 지속시

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미흡이 푼제로 제가된다.



285

v. I南北評議會」의 發展代案

1. 代案의 峰件

「담북i쟁의회 J가 「한민쪽공동체 통일방안」의 목표블 수행하기 위한 기능물은

수 없이 많윷 수 있지만 _--r 때표적이고 펼수적인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정치체제의 득성:4 남북평의회와 구성방안을 중심으

로 살펴 볼 때， 「南北評議會」가 그랴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적지않온 분제점

블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블올 해소하고 보다 효올적으로 民族統--~윷

1갈생 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南北評議會」룹 구성하뉴 것이 바로 「한빈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효윷성옳 향상시키는 챔정이 된다‘ 따따서 「남북평의회」와 구성

원려가 어떻게 하면 가능적 꼬형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분제점들을 해결해 냐

갈 수 있는가의 방향에서 代案들이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사 「南北評議會」외 발전때안룹이 「남북평의회 J의 가능모형올 충족시킬

수 있아야 원t:l는 條件올 지니게 되는 바， φ 많族代裵性의 確立，@合-性의

충쪽，@ 동질성과 최고성， CD c며 론의 수렴，® 협조조젤 기능，® 전분성， 0

깨방생과 안정성 등이 代案의 조건으보 작용왼다.:..1-려고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담북한 대등성의 원리가 충족될 수 있는가는 모든 때

안조건에 앞선 전제포 고려봐어야 한다.

2. 問題펴 改善을 위한 代案

(1) 住民鳳選

「南北評議會」활 주민직선으로 ~l성 하자는 대안유 구주꽁동체 ( EC )와 같은

國家聯合에서도 채택하고 았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l-쭈공봉처l 외 유럽

평의회( European Council) , 주무장관회외 ( Counc il s of Ministers) 풍은 각국

외 행정부 수뇌와 요인룹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럽議會(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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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변의 직션에 의하여 구생하고 있다.

「담북평의회」휠 住民혐.選으로 구생하는 방안온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南北向數의 의원￡로 구성되어야 한다논 전저l위에 直選의 방안올 모

색해야 훤따. 현재 냥북은 행청구역 수의 차이， 인구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cl

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동질성의 이엽올 구현하고 대풍성윷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直選의 代案으로는 行政區域윷 기풍으로 하여 기본

적인 選出A옳을 배정하고 일정 인구기준올 초과하는 경우에한 인꾸비례를 적

용하뉴 방식으로써 폭적올 댈생할 수 있다.s:. 하나의 直選形式은 대선거구제

로 하여 m道 單位포 일정인원을 배정한 다음 인구규모룹 적용하는 방식윷 고

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납북션가의 동칠성융 확보하고 대뚱생의 원리가 보다

용이하게 짤성될 수 있다.

(2 ) 政黨代表制

정땅대표제에 의한 구성방식도 직선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따. 1파만 남북

에서 선춤되는 「남북평의회」의 대의원이 韓國이냐 北韓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

라 政黨의 이냄이나 정책올 표방하는 방식이다. 담북한은 주요 정당플의 상호

교류와 정당정책표빙을 허용함으로써 주띤이 후보에게 푸표하쓴 것이 아니라

정당에 때한 지지를 선택케하는 것이다. 정당대표.제에 의할 경우 남북의 참여

정당은 각각 3개 정 항 이내로 제한하며 한국과 북한 지역의 선출인원을 통풍하

게 하는 가운데 양지역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벌 후보자 순위에 따라 때의원을

션출하는 방식으포서 명부식 비례연기투표형식에 가까운 형태이다. 유럽의회

의 의원뜰도 출신국가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정당을 대표하고 었다는 접

에서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3) 國會 및 廣域議會 間選없Ij

이것온 현행 구성방식을 변형한 것요로 「南北評議會」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념북평의회」륜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똥일

문제에 관심있는 전문가블올 국·회에서 선발하여 전분성을 높이뉴 한편， 약체성

에서 탤펴하엑 보다 적극작으로 통일지향적언 공팡체행성에 기 C셔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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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간션의 경우 ftj. 違의 議會에서 산줍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지역

적 때표성쓸 강화하고 지역간 · 겨l 층간의 갈풍올 소화할 수 있올 뿐딴 아니라

「南北評議會」의 전문적 기능까지 지l 고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렉한 가능성 역시 國會나 다J • 道議會가 약체생을 딸펴하려는

의지를 A] 냐 고 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4) 運營上의 代짧

「한띤쪽공농체 동일방안」에 나타나고 있는 「南北評議會」는유럽의회의 기능

과 유사하다. 유럽공동체는표면적보토 유럽꽁합흡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

로는 구성국·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結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IB I 더구나 띤주화

한 동구와 국가들 ( COMECON )까지 표함하게 된 갱우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

해진다. 그려나 「南北聯合J은 단일민족과 봉일의지룹 바땅으보 겸합펀 체셰이

므로 統 i외 문제는 반드시 해겹펼 과제이다. 따라서 「남북평의회」는 잠정적언

국가권력의 분낚기구보사 국·회에 준하는 권한파 기능이 ￥l요하며 또 이에 상웅·

하는 組織파 能力을 필요.로 하게권다.

3. f\;案의 評價와 發展方l피

(1) 代案의 許價

앞에서 제시한 「南北評議會」의 구성대안들유 평가하기 위하여는 우 선적으로

代案의 조건둡을 0] 떻 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대안조건뜰에 대한

적용기준올 합려적으로 하기 위하여한 與論調짧나 의식조사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냐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시 세약성때분이l 염의적인 빙법으로 석용기

준을 정하였 l斗. 때전제언 낚북한 때풍성의 원려는 각때안들에 따라 다소 난이

의 차이가 있으냐 ~iL누 充싫시킨다는 가정하에 機能模쩍I)으로 세시펀 조건털·만

찰 평가하기로 한다‘

l한族代表性， 合一性， 농칠성파 最高性， 여륜의 수협기능， 전분기능， 협조 • 조

38) I.냐굉 희 ， 앞으l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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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기놓， 개방생과 안정성 풍 7개 의 조건볼올 종요성에 따라 3분하고 가장 잘 충

쭉시키는 것을 3점 6점 9점 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표로 나따내면 〈표 10) 파

깥다.

〈표 10) 대안 평가기훈표

챔 •까「S 분
때 안 조 건

상 검:z「;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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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외 청우 정당이나 무소속융 막폰하고 누구냐 「남북평의회」에 지원

할 수 있고 주민파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경쟁척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므로

세가지 구성대안 풍에서 민쪽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지녀게 된다. 그러나 남북

간의 상호 정보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협적요로 선거룹 해야 한다는 접에서

각 지역의 行政權力과 밀착펠 가능성이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南北

評議會」의 협조조절기능은 政黨을 기반으로 하여 선출되는 경우보다 하위에 있

게 펀다. 한편 政黨代表에 의한 방삭은 남북한의 政府權 )J에 예속휠 가능생윷

적게 갖고 있으나 명부식 111 례 대 표체 에 의하므보 주민파의 결합성이 상대척으

로 약화된다. 그러나 간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 보다는 民族的 代表性올 많이

지니게 원.다. 또 정당대표제는 남북상호간 정당교류른 가능케 함으로써 개방성

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나 專門性확보의 측변에서는 간선제나 직선제의

경우에 비하여 약화완다. EE 政黨代表制단 개방성올 확보하고 선거가 전국올

때상으로 한 정당활통을 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代案보다도

台→性， 여론형성가능올 높게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갈이 평가한 것올 접수화하

여 보변 주민직선제가 32 집 ， 정당대표제가 34 점 . IUJ選制가 18 점 으로 政黨代表

制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포 나타나 았다.

(2) r南北評議簡」의 發展方!원

「한민족공동체 홍엘방안」이 民族의 엮원에 부합되고 현실잭으로 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하여도 어느 웰방의 주장만으로는 이푸어칠 수 없는 상때적언 방안

이q-. 따라서 「남북연합」이 합려적X로 운영되는 「南北評議會」의 기능이 강화

펼 수 있는 方案이 확립되었다 하여도 때화의 相對언 북한이 어느 정또 수용가

능성을 지나고 었는가에 의하여 二l 섭효성올 보장받게 된다. 또한 이제까지의

南北對話의 ;영향에서 나바냐고 있는· 정치선전이냐 혁명꽁작에 얼마나 석절하

게 때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구펼 수 았는가 역시 代案올 선택함에 었

어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려한 관점에서 보변 본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代聚A로 평가된 政黨代表

制 c-!" 하여모 반세기간 분·딴과 더}립을 지속해딴 남북한의 변혁윷 가장 빨리 초

래한다는 분제점윷 7.1 니 게 되며 정치공작의 가능생이 가장 높다한 분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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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수 있다. 따라서 때화의 대상인 北韓이 일변에선 강한 거부반용을 보이는 한

편 앞선 어느 시기에 있어서 보c1또 정치꽁작의 준비에 심혈올 기올일 가능성

마저 지년다.

우려와 統一方쫓이 zf'和 · 自主 • 民主의 3원칙을 바탕으로 한 점진척인 方法

임을 고려할 때， 政黨代表制의 채택온 남과 북의 평화분위기가 정착되어가는

딴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늦지 않올 것이다. 따라서 「南北評議會」가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기존체제에 變黃융 극소화하는 현재의 方案이나 間

選制의 方法올 채택하는 가운데 대표생올 다원화 시키고 전문화 시키는 것이

펼요하며 점진적으보 「南北評議會」띄 기능모형윷 충쪽사캘 수 있는 政黨代表

制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結 績

정부의 「한민족공동제 통일방안」온 「南北聯合」이라단 뜩수한 과도체제틀 체

안하고 있다 I남꽉연합」은 그 성격과 기능상 이제까지 펀재하지 않았댄 독특

한 체제이다 I남북연협」은 국가가 아니라 띤쪽의 개념으로써 형성원 일종의 과

도적 特珠體옮IJ 이 다 . 이러한 점에서 한민족공동체인 「南北聯合」은 구생국뜰의

주권을 바탕으보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윌· 공유하는 국가연합파 다프게 되며，

중앙집권파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형성되고 있는 安:쇄파 聯채과의 균형적인 형

태룹 IP. 색 하는 떤방국가와도 구별펠 수 있다.

「南北聯合」의 특성원? 유지하고 생꽁적으로 民族統-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f 機構블의 기능이 올바로 수행되고 그 목적이 란성꾀어야 한뎌-‘ 이러한 목적

잘 탤생하기 위한 「南北評議會」의 71 능모행 은 상정적 가능파 실무적 기능으보

나누어질 수 있다.

상갱적 71 능모형 은 다시 민쪽대표생 똥합성 및 합연생， 동칠성과 최.:il성므포

구분해 볼 수 있다. 행族代끓性은 넙·북평의회가 미래의 통임조국의 憲法윤 起

햄:하고 몽-일을 워한 방법과 절차 동올 결;성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지녀야 될 첫

째의 생정적 기능이다. 統감{센 및 合 -".↑生은 남과 f똥 이 반세기 동안 때랩파 분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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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국력을 소]1[해 왔고 서판 다륜 사상과 01 념 속에 서 상호간의 異質性올

확때해 왔기 때분에 이를 극복하고 하니-뭔 민꽉으보 지향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동칠성과 최고생은 남북한 주민의 대표로서 기존의 민

족적 홍철생올 극대화시키고 남복간띄 체제적 이칠성을 초월할 수 있든 상정적

기능으로서 통일민주공화국의 ;F권 적 다l 표기 관으로사 의 지향성파 연겨}성을 지

녀야 한다는 것이다.

둡째， 「남북평의회」의 寶務ft'.1 機能은 「한민쪽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

고 있는 통일 설현올 위한 빙볍고1- 젤차둡 합려적으로 추진하는 섯으로서 띄

견 • 지-문기능-， 똥일여폰의 행성과 수렴기능 • 전분적 협의기능， 협조 · 조절기

능 등으로 분류된다.

議決 · 짧問機能은 「남분정상회의 J r 넘 북각료회 의 」 뚱에서 요구하게 되찬 각

종 풍입 현안들에 다l 하여 자문에 옹하고 궁二↑직언 겹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든 統 i指向的언 엽무끌이 民띤的언 선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북되도록

하는 않意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음 의미한다. 統一뺑論의 形bX;파 수렴기능

온 한민족:꽁동처l 통일방안이 평화낀주똥·임의 원리블 선언하고 있다는 데서 싶

저l 적 으로 남북·평의회 의윈괄이 준낀뜰괴의 간단없뉴 접꽉;괴- 상호교류를 봉하

여 합법적이고R 합리적이며 칭조적인 방향으로 놔빈의 여론을- 헝생시켜기며

이른 토대로 평화적이 :il. 안정된 분위시 속에 l사族統 一월 A] 향해 갈 수 있는 /]

반갚 형성해야 한뎌-는 깃이다 이러 한 기능에사 부수되어야 할 것이 바로 專門

的 i랬議機能이 과고 보는 바， J당일문세 와 퉁일의 빙‘향을 궁극적으보 해걸하고

정랩해 q가기 위하여는 「南北깜議會」가이에관한 ‘선문적인 지 식과 얀목올 ;;<1

q 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협조 • 소살기능은 남파 북이 민족의 통입을 지향하고

있어도 이제까지의 대핍적인 行態듭 쉽사과 탈피하지 못한 것이며 상호간의 이

해관계 가 싱충되는 경우가 tI]일비재할 것언 바， 이러한 넘북간의 이해때랩올

최종적으군 조젤함으보써 봉일문제의 해견에 j하찰성 을 확보한 책염올 말한다.

끝으로 남북간의 화해외 협조블 봉한 평화적인 민주풍일윷 위하여는 주변국과

세계 각국의 지지와 협조릎 유도하여야 한다‘ 이 c ! 한 관점에서 「南，l l JJf議會」는

폐쇄적언 북한을 개빙으꼬 유도히고 사회수의 체세의 개혁읍 유도하여야 하단

바， 개방지향성과 개핵에 띠른 남북·간의 안정성용 확보하는 역할을 1감당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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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답북평의회」가 지녀야할 가능옳에 비추어 현행와 구성 및 운영방식운 몇가

지 문제점블윷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남북간의 체제적 이칠성을 바탕으로 구성훤다늪 점이다. 한국은 삼권

봉렵의 원려 워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협한 외결기관으로서의 국회

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당지배의 機關統合型의 체제뭉서 最高人民會議

가 있다. EE 최고인민회외는 당대표성을 지냐고는 았으나 국민때표성은 지나지

못하고 있으며 합려적인 의결기관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일인목재활 비호하는

행식적인 외결기관에 불과하따. 이러한 이질성올 바탕으로 구성펀 「남북평와

회」가 과연 상정적 기능과 실무적 기능윷 충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풀째는 「남북평의회」가 쌍방 정부의 대표기관에 활과하다는 접이다. 정부의

때표포서 구성된 남북평의회는 상호 자기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남북

동수로 이훈어져 있는 상황올 비추어 본다변 제 3 와 집딴이 없는 한 협외 · 조

절이냐 의결 • 자분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실무적 기능이 능률적으로 딸성되

기 어렵다.

셋째논 현행「남북평의회」 구성방안에는 통일문제의 전문가 집판이 참여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평의회가 형식적인 기판윷 벗어나 실제적으로 풍일여

론의 형성 • 수렴이나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유표할 機能윷 충분히 행사활 수 없

게 된다.

이와 같온 분제점들윷 해결황 수 있늪 때안들은 여려가지 방향에서 모색휠

수 있다.

첫째의 방안은 남북평와회 의원들윷 주민의 표쏠選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민

족공동체적 대표성올 확립하고 궁댄적으포는 난북간의 i생 행 적 때립관계플 완

화하여 협조적 • 풍률적g로 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 있따. 정수와 배분이 담

북 동수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와 선거구

와 선출방식의 문제는 있지딴 가장 빈쪽꽁통체적 이녕읍 구현할 수 있다.

둘째는 「남북평회회」외 代表性올 정부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政黨代表로

구성하자늪 것이다. 북한이 현실적요호 -黨獨載블 벗어냐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정당간의 와석배분에 따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볼러한 입장이다. 그러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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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의 모색에 의해 답북 상호간 정당죠직의 확디l 와 상호인정 방식올 도입

하여 직접선거의 방식으로 유도된다면 북한의 개혁 • 개방윷 판사일내에 당성

할 수 있따.

셋째의 방안온 담북평의회를 국회의원으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나 광

역외회에서 간선함으로써 전문성과 地域代表性 및 住民代表性올 제고하고 정

치 전략적 관점에서의 비능플을 제거할 수 있다.

뱃째는 「南北評議會」의 기능의 활성화활 위하여 상임워원회제도룹 도입하자

는 것이따. 현행외 국회제도를 보더라도 기능의 활성화룹· 워하여 각종 위원회

가 설치되어 었다. 펴욱이 서화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을 기반으로 구성된 「南

北評議會」가 원활한 기능올 냐하는 것은 기때하기 어 렵다. 따라서 분야별 상염

워원회를 두어 지속적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펼요

하다.

이러한 발전방향둡온 또힌 여러가지의 문제점블관 내포하고 있다. 가장 합 c~

적인 방안은 남북분단 현실성과 판계발전의 단계를 가상하고 「南北評議會」의

발전방향윷 정렵하는 것이다. 안정파 평화적 ':1 1 반위 에 民主性의 원2-1블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제 l 차석요로 間選의 방법절· 모색하고 「낚북평의회」외 대표생

올 다원화시키고 전갚·화시키는 때안을 선택하여 상정적 · 설무적 기능을 원활

히 하는 것이 제 1 단계의 代案이 될 수 있요며 접진적으로 꽁동체적 f\:;表性파

政黨代裵性의 원리를 J똥하여 統 一의 寶現으로 접곤해가는 첫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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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때 南北韓關係와 統 →政策에 따륜

南北韓 社會政策으} 比較와 展顯

〈要 約 文〉

，오 .~-l
。 수(부산여대)

90년때 애 진입하변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사회 ;f의 체제가 개핵과 개방

이 떠 한 ttl:界的 變化는 韓다t島에 도 새 로

이란 세계사적 湖流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본 세셰 질서의 구도가 봉피되

고 새료운 세계칠서가. jlj來하고 었다，

운 變化의 氣運읍 造成하고 있으며 낚북한의 統 ·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그l 았다.

봉일의 同{半者보서 북한의 사회정책과 제도에 til 하 이해와 낚북한 비교뉴 봉

북한의 통·일이 사회적

열한국의 民族共|리體8''1 삶의 구조김· 힘 IJ 出 함에 었어 전제되어야합 조건이뎌‘ 념

몽합을 의 n]한다변 그것은 사회정책괴 제도적 지향의 공

똥성 속에서 이푸어져야 하며 사회정책과 제도는 낚북한의 이‘집성을 극복하고

빈쪽적 생활구죠의 同質性원· 회복헤는 기정 중요한 ，L조 적 근거가 펀따늪 접윤

언식환 펠요가 였다. 二l 라 고 사회 성책의 개혁윈‘ 민쪽꽁장체의 구성원인 넙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점잘r 향상시켜 밴드즘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한민쪽공동체 絲:

‘方泰의 기본정신윷 규현하는 것이다.

새보운 統 ·政뚫은 무엇보다도 j」 변 하 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넘북한관계애

적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의 정책과 제도적 용량올 축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넘한의 사회 xl]제 1i l jll역량은 (6- 29선 언〉 이후의 정

치민주화， 연평균c 10% 의 지속적언 깅저l 성 상에 의해 축적되어 왔으나 부와 .쏘

뜩의 不平等 分앵[~構造와 까 I~會훌廳은 사회 ~，L조적 취약성으보 낚아 있으.며 남북

한관계의 반전과 사회똥합에 대 IJ]하여 사회정책의 개헥윷 봉한 곽가체제외 容



298

훌훌확때가 요청되고 었다. 이 논문에서는 답북한 사회정책의 發達過程올 비교하

고， 소득보장， 외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정책 영역별로 납

북한 사회정책의 현황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려고 통일정책의 전망과 體制統合

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망윷 체시하였다.

前塵業化段階(1 945 - 1 960 ) : 北韓은 사회주의체제의 형성 초기부터 이떼올

로기와 規範的 성책에 의해 이른바 민주개혁법령외 일환으로 사회보험， 보건，

교육， 노줍 풍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정책적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제

의 정당성올 합볍화하고 生塵關係와 階級救助의 社會1:義化라는 사회주의적

체제발전의 요구에 기여하였다. 그떠나 전쟁과 塵業化 이전의 경제적 조건의

미비포 제모의 理想、과 現實 간에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南韓온 미군정

과 제 1공화국에 해당하논 시기로서 정치경제적 붉안파 전쟁으로 사회정책용

체계적인 제도화가 이푸어지지 못하고 應急、觸置적인 수준에 머볼러 있었다.

塵業化짧階(1 960- 1 970년때) : 北韓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위한 동원파 아

울러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워한 사회정책으포서 보건， 탁아， 사회급양의 확대

가 두드러진 반면， 物質的 諸련|이 결여된 社會統制에 의한 종공업 우선의 웰전

전략으로 경제부문간의 불균형과 불젤문화생활수준의 낙후블 초래하였다. 남

한은 先成長後分配의 發展戰略으로 복지부분올 상대적으포 소외시켰다. 60년

대 초반에 각종 사회정책 입법요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형성되었요나 그 수

준온 미약하였으며 사회정책의 제모적 바교의 쪽변에서 상때적으로 취약성올

갖고 있다.

後廣業化段階(1980 - 1 990년대) : 北韓에서는 80~건대 이후 物質的 諸引의 강

조와 消費文化生活수준의 향상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주의경

제의 실패로 생활수준이 낙후되고 있다. 南韓에서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사회

적 수요의 중가와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으로 경제발전에 뒷받침쓸 받은 國民年

金， 全國f윈醫爆保險， 最f~貨金制 등 사회정책의 실시로 사회복지제도가 확충

되고 있으며 남북한 비교의 확변에서도 제도적 취약접어 크게 보완되었다.

南北韓의 사회정책의 現況을 lt較 評i寶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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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높은 消費文化수준과 찮質외 의료수픔， 민간의 自律性파 전문적 복지

서비스 등이 장접g로 나타냐고 았으며， 개혁이 펼요한 부분은 소득보장부문에

서는 年金의 누락계총 잔존과 저소꽉총 最低生計保障의 불충분， 의료보장부분

에서는 놓어폼 의료자원의 부족과 공납의 불균형， 주택보장부문에서는 낯온 주

택보급율파 높은 주거비부담， 모시저소득충 불량주택의 온존， 복지서비스부문

에서는 취학전 아동교육과 탁아서비스의 부족 퉁이 지적원다.

따라서 社會政策의 改黃方向은 저소꽉충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補充給與제

R의 도입， 일반국민윷 위한 基鍵年金의 도입， 의료폐L장부문에서는 놓어혼 지

역에 대한 공공의료자원의 확대와 수준향상， 주택보장부문에서는 토지주택꽁

개념이 보다 철저한 시행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 안정파 저소북총을 위한 꽁꽁

염대주택사업과 불량주택개량사업의 지속적 시행， 근로자주택의 보굽확대， 홉

지서 111스부푼에서는 託兒서비스의 공급확대， 地域社會 중심의 따양한 전문적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확때 풍의 사회정책이 요청된다.

초l 끈으} 한반도블 꼴러싼 갑변하는 국제정서l의 변화에 비 2츄어 90 1년 때 에 는 南

北關係의 발전과 體制統合의 가능성이 높게 예견되고 았다. 이에 따라 체제풍

합시와 사회정책적 통합방안에 때한 예상되는 問題와 구체적 代案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별로 심총적으로 연구 검포되

어야 하겠다. 이는 않族構成負의 共同體的 삶의 基鍵플 마련하는 삭업으포서

二l 의와률 지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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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驗

1. 間題提起와 鼎究담的

1990년대에 천입하변서 급속하께 진천되고 있는 소현파 홍구괜의 사회주

의체쩨의 改훌훌파 關故야한 世界史的 센뼈VIi논 최끈 소련 풍산당 보수창경It~에

의한 쿠테타 설째 이후 공산탕의 해처l와 쇼연방의 봉펴와 채뻔에 까지 이르

러 1917년 불세비키 혁명 이후 At훈쭈외와 공산주의의 양대 이더l옳로기 중

셨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해률 맞이하논 얼대 세계사

척 천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世界史的 變化외 흐홉에 便樂하여 한반끊어l

도 새풍운 변화외 쪼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쩨6공화쭉 쫓볍이후 추진퇴어온

北方敏驚과 統~敢짧ig 새로운 반계에 진입하고 있다늄 명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낭북한관계 .:E.논 북한연구에서 맙북한 관계발천파 사회쳐1

져l통합에 대비한 정치，정제，사회，문화 각 영역별 연구의 펼$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낭북한 판계빌천파 흥얼정책의 천망에 따ct 낭북한

사회정책의 객관척 비교와 사회정책 분야외 園蘇的 OJ容力 확대라는 쩡책쩍

필요성에 7]초하고 있다.

제6공화북 홍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율 담은 <7. 7톨볍션언〉온 납북관계

와 북방외교의 추진에 획기적인 전환올 가져왔으며. 1989.9.11 노 대통령야

천병한 韓民族共I혜體 용힐방안은 민쪽분단의 장벽율 허불고 척극책인 교류，

개방，협력율 홍하여 남북한 정제，사회，문화，생휩공동쳐l외 삶옳 회북하고 이

률 기쪼중 반얼국가를 형성한다논 이념율 맙고 있다. 고려고 이에 탑겨진

홍얼품가의 정책기초는 민혹성원 오두외 빈쪽공동체적 삶의 질율 향상시키

고 확지훨 종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뚱얼챙책과 l값북한관계논 90\견때에 팝속하게 진천되고 있는 개혁

과 개방의 세계사적 촉류와 이외 영향에 ~l 한 훔한체제의 변화 가놓성에 비

추어 더욱 촉진휠 전망이 cL 새로운 統·→政策온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훌 남북한관계어l 적극적으로 활용힐 수 있늄 국가척 차원의 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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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고} 뿜l慶的 容力윷 축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요로 수행휠 것이다， 남한~J

쭉가적 가용력은 (6.29 선언〉 이후띄 政治民主化，연평균 10%외 지축적인 경

제생장 붕 쩡치정제 붙야에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벌천와 경제성장

의 이변에는 사회밥전의 뺑機能이 나타냐고 있으며， 統-‘에 대비한 국가썩

7}용력옳 총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사회척 붉X정통과 칼풍의 심

화논 우리 사회구조외 내척 취약첩이며 사회구조의 체질을 강화하펴 사회척

혹면외 국가가용력올 확대하기 위해서논 사회정찍으l 개핵과 제도화흘 통한

균풍한 사회밸전율 추꾸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껏은 보다 능동척이고 적극

적인 통일쩡책의 추진율 휘한 전저l이다.

나아가 통일한쭉의 民族共;[띄體的 삶의 構造를 창출함에 있어 통일의 동

반자인 북한사회외 사회정책의 이해와 남북한 사회정책의 비교논 필수적인

정책과제보 다루어져야힐 것이다 남북한의 봉일이 社會的 統合윷 의비한다

떤 그것은 사회정책적 지향외 공통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I I 사회정책은

남북한외 異魔性옳 극복하고 同質性을 호l 복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쩍

곤거가 된다논 접을 정책결정자둡이 인식해야휠 것이다，

그깐 남북한의 사회청책에 관한 정젝적 비교연구는 1970'녕때까지논 냉

전체제외 영향따 l값북한간의 정치문사적 대결구조훌 인하여 처l계 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970년 대초 남북한관계외 문호룹 연 (8. 15선 언〉옳 계

기로 일련의 社會政策 관계연구가 국토통일원의 용역사엽￡로4추진현 바 있

바 2 1 이는 우리외 현실적 대용자로서 北韓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논 문제

의식에서 비롯한 것으효 보이벼， 학살적 정책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활 갖눈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관계의 단절훌 인하여 이

1) 萬永複 연역，社會主藏9-r jfT±會政짧，正흙文化!iii:. 1989. p. 3

2) 당시 묶토통일원에 의하여 이루어선 난북한 사회정잭판련 논문요로는 다

용이 있다.

박짚준，북한사회제도의 법적구죠분석 사회보창입법옳 총심으로0972 . 5 )

박용운， 남북접확에 즈읍한 남북한 사회보장정잭의 이념 및 기조어l 관한

고찰0 972 . 5 )

전용렬，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빛 핸황 rJ1 교그l 짤 (1 9 72 . 6 )

柳寅훌훌， 南北關係發展에 etj 처 한 때，會福社政策으l 方向과 險P훨的 짧策

(1 97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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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외 지속척인 연구논 이루어지지 못하였요며， 그칸외 연구생파도 최근의

곱변하는 세계챙세와 남북한관계의 천망에 비추어 쩡책척인 쳐긋뺏룹 기대하

기 7} 어협다. 이러한 현실은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쭉째철서와 남북한관

계 발천에 따른 社會敵策으l 比較와 展훌훌에 판한 새훌훈 연구의 훨요생윷 체

기하고 있다.

이 연꾸는 이상과 갑용 썽책척 연구의 중요성에 기초하어 남북한 사회

정책의 발전과 현황옳 비교하그l 이의 평가률 토대로 90'건대 이후 남확한 헤

쳐l흉합에 대비한 사회쩡책외 發農과 展뿔옳 제시하눈데 복썩어 있다.

논문의 구성윤 제1창 2쩔에서 90'녕 대 답홉한관계와 통일정책을 천망하

고 사회청책의 개혁회 필요성융 제기한다. 져12장에서는 남북한 사회쩡책의

발전옳 시때구분에 의해 段階별로 比較 評價하교， 제3장에서쓴 남북한 사회

청책의 현황옳 소륙보장，의효보장，주택보장，사회복지서비스별로 비 ;;L 명가

한다. 그리고 제4장에셔는 體制統合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方向과 R훌훌율 처l

시한다. 쟁f~方法운 비교사회정책.2. 1 1!훌史的 比較와 政鷹分野別 比較방법윷

활용하였요며 문헌연구룰 뽕해 자료뚫 분석하였따.

2. 1990년대 南北韓關係와 統一政策에 따륜 社會政策 改黨의 當穩性

(1) 南北짧關係 展뿔

90년대에 진입한 현 시 접에서 여l측 가농한 국내외외 상황올 분석해

볼때， 낭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보논 쭉제정세의 변화，북한체제의

\..R .t;t-변화， 우리의 내부변화 동 세가지 변수로 칩약되고 있"Ct .

첫째， 홉회際環境 變It

미푹과 소련옳 중심j프로 형성 유지퇴어온 흩서이데옳훌기의 냉천쩍

〈얄타체져1>가 해처l되고 소련과 풍꾸 사회쭈의체제외 종말파 합께 市홉%톨홉

l훌뿜l까 지배하는 새로운 多j(;主훌훌的 세계절서가 형성되어7}고 있다. 이려한

국제정세 변화의 71 본구도 숙에서 gO년대에는 남북한 유엔통시가엽과 납북

한과 美 縣 中 日 둥 쥬면 장대쭉고}으l 새효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

포의 뽕일의 천방이 쪼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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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반도를 올러싼 쭉제정세의 흐촬은 東아시아까 세계정치와 경

제에서 핵심적 역힐올 수행힐 것으효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옳 포함한 한

민혹 전체에게 보다 농뽕적인 r. A응을 요챙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속에서 전개휠 90년대 열강.sc I 한반￡정잭.sc I 쭈류는 〈한국문져l의

훌훌團 ft> 추세호 나아가고 있으며 , 이 눈 남북한 당사자 간외 직 접 척 인 관계

발션율 촉진시키논 요인이 되고 있다1

둘째， 北韓의 內部變ft. J!數

90년대 남북판계에 영향을 미치논 푸번째 추요 변수는 북한의 개방

과 개혁 가놓성이다. 북한에서논 소련과 봉구에서와 갚윤 혁명적인 개혁파

개방이 아직 나q나지 않고 충국. 베토남. 쿠바와 함께 세계지도 상에 사회주

의 孤島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북한 L-A 부척 획변에서 보더라도 폐쇄경제의

정처l와 추민생훨수준외 낙후， 남북 정제력.scI 격차 총은 북한체제의 개혁옳

휩연척으로 요구하고 있따. 특히 최근의 소련사태 이후 총격올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지또부띄 초조합이 日本과의 應濟交流촬 추진하논 과정에서 \...t

Et나고 있다，

다딴 정치척인 변수폴 고려혈때 북한체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쳐l

져l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반기적으로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회쭈의 묵가틀의 게협과 개방에 관한 정보의 유입，권력

세습에 따른 휩력총LA부의 갈등，쭈민정제의 낙후와 생필품 부쪽에 따른 주

빈불반 붕 體制內的 8危흉형性율 안고 있어 공산주의체제의 붕고l 라는 세계사척

효룹옳 북한체제 만이 역휴하기논 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외척

요인요로 체제가 급좁하게 붕꾀하거나 체제가 유치되더라도 일본 뚱 션진

자본쭈외 국가와의 교류와 납북한간의 쿄류에 보다 적극적이 횡 가놓성이

예촉원다.

셋쩨， 南轉의 內部 變數

남북한환계에 영향율 미치는 세반째 변수는 남한의 내부떤수 01 ct.

시장경제체제는 그 숙성상 사회잘동의 푼처l 룰 안고 있다. 80년데 이후 빈추

화와 자옳의 불결 속에서 제기왼 각 계층외 욕구분출과 사회척 잘봉은 90년

대에 블어 친정되논 경향윷 보이2- 있다‘ 그러나 부의 월-1명 풍환배 ， 소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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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왜곡 뚱 사회적 훌薦.2-1 ~원적인 변에서 개혁의 파제률 안고 있다. 10"

에 가까운 경쩨성장 속의 국제수지적자는 현채외 남한 사회외 구쪼책 추l 약

성용 표출하논 단면척 현상으로 보인따. 노통파 사회기장외 확립， 훌훌濟하t會

改경훌꿇驚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해 여유와 포용력율 까지고 홍일

챙책옳 추진하게 하는 토대가 펀다는 정에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쩨효서

추진되어야 할 컷이다.

(2 ) 統-→政짧의 方向과 社會政寶

1988년 7월 第6共和園의 홍일정책외 기본방향윷 탐은 <7.7륙별선언〉이

벌표되었따 3’ 이 선언은 1972년씩 <8.15선언〉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사고와

인식외 :it.훌模율 가져왔송며 남북한관계는 종래의 냉전최 구쪼 숙에서외 t:fl

결，정쟁，적대의 관계률 .A]양하고 !회伴者쩍 관계릎 천명하였r::1- . 그려고 민쭉

자존과 통얼번영의 새시대흘 열어가기 위해서눈 민혹구성원 전체가 콩통체

인식올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활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만쭉공동쳐l가

지향해야휠 원칙오풍서 自主， 平和， 民主. 福社외 4원책율 제시하였다. 이

중 네번째 북지원칙온 민쭉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한의 주빈과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빈쪽천쳐l와 북지향상윷 추구하고 민쭉구성원의 삶의 질옳 향상시

키며 민족경제의 윤형벌천율 도쪼한다는 것으로 남북한 경제사회정잭외 방

향윷 체시한 것으로 병 71-완다.

이허한 륙별선언의 정신올 합윤 새효운 흉잎방안요로서 발표훤 韓뿜族

共同體統~方쫓에서 경제사회정책척 합의는 빈쪽공동체를 생활팡종체로 인

식하고 우선 남북한의 경제，사회.문화.생활팡용체의 삶옳 회복하고 이활 71

초호 흉일푹가활 이풀c}-논 것이아. 통일의 과청에서는 공혼공영의 토대 위에

南北聯合의 중간 과도체제가 존재한다. 과도척 통얼처체l제로서 홉南흉j北t聯合 (ηTh따e

K“o야rea뻐n Cωo이mmo

회외 통질화， 띤쪽공똥생훨핀윷 형성해나가논 역훨옳 한다. 그러고 빈혹성

원 모두의 민족꽁동체적 삶율 향상시-:7]고 복지률 층친시켄다는 통일쭉가의

3) 국토흉얼원. <7. 7확볍선언> 1 년 홍일정잭보고， 1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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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훌훌調논 今後E.l 사회정책으l 방향옳 .A I 시 하는 기초가 되어야 힐 것이다.

(3) 南北關係發展에 따푼 까t會政策改훌E.] 當짧性

이상파 같운 90'션 tM 낭북한판계와 똥일정책의 전망에 비추어 적극적인

사회청책개혁의 훨요성이 대두하고 있따.

<3- 1) 體制比較의 力훌 강화

앞으로외 통일정책은 쭉제정세외 변화흘 남북관계에 적욕척요로 활용

할 수 있논 국가적 역량을 촉적합￡로써 보다 X윷적요로 수행휠 껏이다.

남붉한 사회체제의 캉약챔촬 분석한 바에 의하변~ I 남한온 정치체계의 分配

能力의 측면에서 북한에 비하어 춰약한 부분이 많다. 소묶분배구조와 지수

에 있어 1960년때 이후 1980년 대 전반까지 악화되다가 최근 약깐외 효천추

세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려한 객관적 7，] 수의 호전에고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소꽉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랍이 9황에 이료며 앞으

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압의 비옳이 높아지고 있다 5 1 이려한 현

상은 부동산가격의 급통과 富으} 分配 및 消費形薦9.-1 왜곽에 기인하는 껏으

혹 이에 대한 대책이 시굽하다， 그러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눈

국빈연급의 확대， 전국빈의료보협， 최저임금저]E.] 실시로 사회복지제도가 확

충되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빈곤계층에 eM 한 eH 책과 각종 사회보장정잭상에

분저l접과 개혁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따라서 사회체제를

강화하고 社會文化역량윷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제개혁과 함께 사회정잭분야

의 개혁으로 경제사회적 촉면으l 園家的 力훌훌을 확대시켜 남북한의 체제통합

에 대비해 나가야 혈 껏이다. 확장I <7.7특별 선언〉의 6개항 정책에 따라 90년

대에논 남북한 똥포깐요l 상호교류와 해외통포으l 남북왕래가 선언되었으며

이에따바 직접적인 낭북한 체제비꼬가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정보2.류가 가

4) 李溫竹， “南北韓 ntt會體制 Ilft!경칭샌 分析" 南北歸社會門下力量綠合評價， 缺

~脫， 1 990 . pp . 3 1 - 1 32

5) 권태환 외， 전환기외 한국사회 8~구r민 의 식조사， 서옳때 인구 및 발천분

제연구소 . 1 989 . pp . 26 - 3 1

6) 社會福/ttl!:長期廳展쫓員會， 韓國요l 빼:會福파II:長期發展計홉tl . 1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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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하게 되었다.사회정책의 qt草은 납확2.류에 의한 체제비교에 대용하는 점

에서도 필요하다.

<3-2> 缺i願策외 厭則파 敏策훌없웹

남북한환계와 룡일청책에 따른 사회정책 깨핵의 필요성운 <7‘7확별션

언〉과 〈한민쪽땅총체용일방안〉에 체시원 흉일정책의 기본휩척과 정책기조롭

설천하는 껏이 al논 점에서 의의가 있다. 民族共同體외 삶윷 회복하고 빈쪽

꾸성원 모두의 확지수출율 향상시키눈 껏은 남북한 쌍방 보두에께 요구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우선 우리사회 내부외 구생원이 고루 옳온 수준의 확지훌

향유하여 공풍체의 삶이 이룩되도확 사회정책율 개혁하고 이률 추진하는 것

용 우리의 변화훌 로대로 北韓의 變化률 廳훌훌하눈 농통책이고 책뮤척인

<:7 . 7톡별션언〉의 정선을 구현하는 껏이다 7’

7) 쭉동통일원. <7‘7륙별션언> 1 년 통일정책보고 . 1 989 .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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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南北韓 社會政策의 發展과 評價

이 장에서농 남북한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윷 사회껑제적 변동울 배정으

보 사회정책외 훌調， 사회정책의 영법파 정책으! 내용율 중섭요로 경제사회

변풍파 사회쩡책과의 관계， 정책외 수춘파 내용을 비교 병가한다.

南~t빼 사회정책~J 발전과정올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의 편

외상 時代題分이 요청원다. 시대구분의 기푼운 사회정책외 흐즙윷 가늠하는

중요한 社寶變動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발천

에 영향옳 미치논 요인운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8 1 본 논문에서는 題業

化와 경제성장이 사회정책의 내용파 수준에 영향올 oJ 친다눈 麗樂化理꿇율

기쪼로 시때구분을 캘정하였다. 이에 따랴 남한의 사회정찍으l 벌전과청윤

국가쭈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산염화과정윷 전후하여 협tr훌훌業化반계 ，

塵黨化단계， 後겉흉業化반계로 구분하였으며， 북한의 사회정책의 발천과쩡온

사회주의산업화촬위한 動員段階를 전후하여 체제형성단계，동원반겨I.후동원

단계로 구분하였다.

1. 1힘韓의 社會政策

(1) 前塵業化段階(194 5 ~ 1960)

전산업화단계는 미균정기와 지1 1 공화국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의 시기이다.

<1 • 1) 美軍政期(194 5 ~ 1948)

띠군정기의 납한사회는 얼져l 식 민통 '-I ~J 유산과 수많운 전채빈(쥐환

통표와 월납민)의 유입，사회경제적 혼한 흉 사회적 요인으로 철대적 빈곤

상황이 심화되어 있었다 실염문제는 빈판을 초래하씀 가창 대표척인 사회

문제였으며 1947년의 지역볕 표E환쪼사에 의한 설업율은 당시 경처l훨홍인구

의 20←30%에 딸하고 있었다‘ 써 전반적 인 빈곤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어

8) 사회정쩍벌닿이론에 외하변， 사회정책발닿으| 요인운 市民權의 발전，社會

統制.塵業化. AD老嚴化와 福fful:뿜IJ많으I '홉際化 등이 있다.

9) 河相洛편，韓園社會福祖史論， 박영사. 1989.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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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년 현재 구l 환전재민 212만명 ， 요 구흥천제빈 98반명 ， 요꾸호실직빈궁민

103만병 홍 합계 414반명이 행정롱계에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남한인

구 1600반명 외 25.8%에 해당하눈 갱、이며 실제 빈곤인구는 이보다 훨신 많았

옳 것으료 추쭉훤 c•.

이러한 빈곤상~에 때처한 쫓軍政의 구호정책은 월제시때의 환계법

인 朝g￥救훌흩뺨과 單敵法令 및 핵옆則에 7] 초하여 실시되었다.꾼쩡하의 구호준

칙으로는 후생국보3호0946 . 1. 1 2 )，후생쭉보 3A호 ( 1946. 1. 14) ， 후생국보 3C호

(1946.2.7) 가 있다.이충 후생푹보3호논 공공구호롱， 후생국보3 A효논 이재

민과 피난민에 때한 구호롤， 후생국보 3C호논 궁띤파 실업자에 대함 꾸호활

큐쩡하고 있었다.

구호쩡잭회 내용운 시설구호， 공공구호，용팝구호 및 이재구호로 구생

되눈 일반구호사업과 전채민과 Il]반민옳 위한 수용부호사영，섭각한 추택 1감

과 실업난옳 반영한 추택구호사업파 설업구저1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一般

數홉사엽 중 아동，노인，행려붉구자에 대한 시설구호의 구호옳은 1946낸 혐

재 아동 약 20% , 노인 약 1.5%, 행려불구자 O. 7%효 전체적므로 약 5.5"반이

구호되고 있었다 \01 생활우능력자에 대한 꽁팡구호의 비율도 50"에 미닿하였

으며 공공구호.웅급구호，이채구효 전체척으풍 요구호자의 12. 4 "만이 보호

되었다. EE한 급부수준도 매우 열악하여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

다.

이 시기 사회정책척 입법과 내용의 륙성은 적극적이고 계획척인 사업

계획이나 추진이 아년 혼란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廳폈的이고 臨時的인 방

변0]었다‘ 그 el고 구호의 법위와 수준이 상형외 윤본척인 개선이 불가놓한

최저 수중에 벼무론 첨에 대해 미꾼정 사회정책 수행의 확척이 문제의 본쩔

쩍인 해결이 아닌 社會缺빼j에 있었다논 명가뚱 있따 I II

(1 -2) 第1 ~和園 8훌期

1948년 제1꽁화픽이 옳범하면서 쭉가의 북표논 自由民主主훌풀 이념요

로 하는 푹가건셜파 국7.건설의 기반을 형성하는 청저l건설로 제사회었다.그

10) 상케서 , p. 443
11) 상께서 . pp. 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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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 미국식 자유이념과 민주체제웰 후진묵 정치정져l구조블 가진 한국사회

에 척용함에 있어 좌우이념의 갚등， 정치적 분파와 깔홍， 경제수훈의 낙후

와 인플레，사회볼안 퉁으로 국민의 생휠온 불안하고 고홍스러웠다:J.려고

1950~53 년 간의 천쟁운 수백반의 전채민과 사상자졸 초래하얘 사회썩 고통과

불안윷 심화시켰다.

制憲驚.훌운 ..노령， 철병， 기타 곤포낳·력이 없는 자는 법촬이 쩡하눈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활 밭는다 ..(제 1 9초)고 유챙하였효q 국빈외 생존원율

보장하는 관계 볍률2~ 社會保障體系가 거의 마련되지 못하였￡며 전쟁율 전

후한 정부의 사회정책은 전재민과 피난민윷 위한 最小限의 應銀救護에 제한

되었다. 그리고 戰後의 사회정책온 난민정찬사업.쭈랩사업，꽁적구조사업，천

재지변에 의한 일시웅급구홍아업에 치중하였다. 만빈정착사업은 1952년 이

해 짧美 공똥장기사엽으흥 추친되어 Ie연l 원조로 1957년 까지 166.610셰대

활 지원하였으여 정확빈외 자활책으로 낳기구，비료，양곡，천박 퉁이 지원되

었으나 정착올 위한 교육.의료， 문화시설 똥이 부족하고 생산업에 휠요한

자급부촉 홍 문제쩡이 많았다‘ IZI 요구호자에 대한 꽁적구쪼의 기준운 앙팍 3

합 .l£논 소맥 250그랩율 급여하고 시설수용외 경우에논 약간의 부식비와 추

택비훨 .7.]원하였으나 생계유지에 크게 미말하였다.

한편 유엔구호계획에 £-1 해 않온 외국구호물자가 도입되었으며 外擾團

體도 1957년 현재 77개 기관이 국내에서 훨동하였다， 그려고 4시설수용을 요

하는 요구호자의 중가에 따 c~ 영육아시설，양로시섣，보자시설 뚱01 전쟁후

급숙히 증가하여 이후 한쭉의 民問社會!맘1社뿔業의 주류콜 형성한 접이 이

시기의 주요 를장이벼， 1959년 현재 영육아시설 467개 ， 앙로시설41개，부랑아

시설377"지업보도시설 1 5깨뚱 총686 7" 21 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따 131

(2 ) 慶業化段階(I 960- 1 9 70년대 )

이 시기는 5.16으중 정휩을 인감;한 문사정부외 처1 3뽕화쭉， 져1 4꽁화

국이 국가으l 중앙집원적 원랙어1 외한 짜業化政策윷 추진한 시기이다. 5.16

12) 상께서， p . 9 1

13) 상케서，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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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사정부논 조국근대화활 통치이념으-효 제시하고 5개변경제개벌계획을

추진하였다.， 결과 저1 1차 5깨년계획 의 정제성장율운 연명균 8.3%, 저112차

10.5%, 쩨3차 10.9%씩 높운 경제생장윷 성취하였다，

이 시기 團豪짧展戰略의 논리는 지속쩍인 정제성장운 장차 사회발전의

파급효파훌 7}져옳 것이기 때분에 효l 소한 자원을 겸제성장 이외에 배분하는

것은 경제성창 뿐 아니하 사회척 북표의 달성요 처해한다논 껏이었다. 그러

하여 선생창 후분배라는 경제부문에 우선순위활 문 홉찢廣戰略.2.로 mt會關§훌

고} 福뻐t부분운 소외되었으며 산엽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도시문제，사회

자원배분외 불균형으릎 빈부격차，계층간의 잘붕，노용푼처l 등외 사회푼져l

외 픈원옳 형성시키논 계기가 되었다. 포시화비올용 1960 1경외 28.8%에서

1975년 48.4%, 1980년 57.3%에 이르렀고， 전체가구의 소륙불평동도툴 나타

내는 지니계수논 1965년 0.34에서 1980년에논 0.39효 所複不平等이 심화되

었요며， 絡협贊困의 비율온 1965년의 41. 8%에서 1978년의 12%로 감소하였으

나 相협的 贊困짧은 1965년 12%에서 1978년 14ν로 종가하였다 14’

이 시 71에논 사회정잭과 판련왼 많윤 법률이 제쩡되었다. 륙장1 60 1녕대
초반 군사정부와 혁병명분과 빈심안정을 위해 c» 량의 법률이 제정되었다，이

률 입법의 륙정운 공척부조제도와 난럽， 적용이 용이한 사회보험제도와 계

충의 우선 적용시행， 북지수춘의 실질적 향상이 결여팬 형식성 풍의 3휴정 척

인 명 7}가 있요며 15’， 그럼에도 불우하고 한푹 찌t賣福빠뿜j慶의 基없훌훌 확립했

다는 공쩡적인 명가포 있다 161

균사정부와 저13공화국，저14공화국 기간중에 제정원 법훌은 다음파 겉

다. 공무원연금법(1 960 ) . 갱생보호볍( 1961 ). 군사왼호보상법(196 1 ).혼락행

위동방지볍(1 96 1 )， 생활보호볍(I 961 )‘ 아통복리법 ( 1 96 1 ), 선원보험법(1962 ;

미시행) , 재해구호볍 ( 962 ) , 군인연급볍( 1963) , 산엽재해보상보혐볍(1963 ).

사회보장에 환한 볍륨(1 963 ) , 의효보협볍( 1963미 시 행 : 1976년천변깨정실시 ) .

자활지￡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볍(1 968 ) . 사회북치사업법 (970 )， 사립학교

;2.원연폼법 ( 973)，국민복지연급볍(1 973 : 0] 시 행 ) ，꽁무원 빚 사럽학교쿄원의

14)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 980

15) 孫遭奎，社會保障.까t會開發， 집푼!깡‘ 1983 , p ‘ 88

16) 慣燮重 외， 陣國社團福뻐t法制戰說，미!학옳딴사. 1 99 1 .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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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보협법， 1 977 ) , 의료보호법(1 977 )

(3) 後塵業化段階

<3- 1) 第5共和園

1979년 10.26사태 이후 과도기렐 커쳐 1981년에 옳범한 第5共和園은

〈嚴빼J:iitl:會의 具現〉올 국정복표로 처1시하였다. 이 시기는 60-70년대와 경제

성장 중심의 At본쭈외 적 산업화가 새로운 노통계층과 도시빈민계충올 형성

하고 그풍안 억제되었던 사회복지에 미한 關짧的 欲求으l 증가와 새로운 사

호l분제활 밸생시킴으로써 성장전략 만으?로는 문처l 릎 해결합 수 없다는 반성

과 합께 廳濟훌훌展과 iitl:會흉흉展율 동시어l 추구하는 국가발전전 략2....'r.-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하어 새로 깨썽땐 헌엽상어l 국민의 福lillI:構이 규정

회고 사회복지와 관련왼 다수 입법의 져1 정 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쩨5공화국

하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입법은 다음과 같야， 아동복지볍(198 1 ;전면개정).십

산장애자북지법(198 1 ), 노인복지법(1 98 1 )， 사회복지사엄법( 1983; 전면개정 ) .국

민연굽볍(1 986 )

<3-2> 第6共和國

정치민쭈화의 시련을 겪고 1988 년 출법한 第6共쭈01행에서는 경제사회

깎 부분에서 국민척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쩍 수

요와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원 시기이다， 특히 關民年金뿜j가 도입되고 농

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의료보혐의 확 e ll로 全國民醫擬保險이 결실을 맺었요

며， 最低寶金뿜 IJ의 실시， 쭈텍공급으 l 확대정잭이 추진되었으며 공꽁부문 사

회복지행정의 전문화뚫 위한 사회권 7·1선뿐요원의 확e ll와 지역사회종합북지

관의 중설이 훨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떤 1991 년부터 地方없治制와 실시효

지방정부중심의 지역복지 종선에 관한 손으l가 훤발하거l 이루어지고 있다.제

6공화쭉 시기에 제정원 사회정챔관랜 임법운 다음과 같다. 장애인북지법

(1989 ) ,모자복지 볍 (1989 ),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

남한의 단계별 사회정책의 추R 잉셉현함은· 더음 〈보표1)과 같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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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표 I > 南韓의 짧階別 社會敵鷹 n:i* 現況

시대구붉 。tjl 납tj4 분야 연도

천산업화단계

생활보호법 ;±똑보창 1961
재해구호법 소륙보장 1962
의료보호법 외료보장 1977
공무원연굽법 소육Ji!.창 1960

산업화단계 군인연금법 소륙보장 19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묵보장 1973
산업채해보상보협볍 소득，의료보장 1963
2-1 효보험 법 의료보장 1976
사회북지사엽법 사회확지서비 A 1970
o.홍북el 볍 사회복지서비 A 1961

최저임굽법 소북보창 1986
쭉민연굽볍 ζt묶보장 1986
입 eM쭈택건설혹진법 추택보장 1984

후산업화딴계 도시저소북추빈 추택보장 1988

주거환경개선법

아동북지법 사회북지서비스 1981
노인복지볍 사회확지서비 A 1981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서비 A 1989
장애인고용촉진볍 소북보장，서비스 1991
보자복지볍 사회복지서비 A 1989

2. 北韓의 itt會敢策

(1) 體制形成段階(1945-1960 )

이 단계논 북함에서 사회쭈의핵병 。!휴 생산관계와 계급구쪼의 사

회쭈외화가 일단학되윤 1945-1958년까지 의 시기이다. 체제형성단계의 지배

이녕읍 부계급사회건설이라는 북표 아 ell 반봉컨식띤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

회로외 전환올 추구하는 파도기적 A~흘民主主驚 이녕으로 구현되었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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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묶표를 추구하는 수반적 정쩍규범요로서 轉移文化 III는 노롱당의

권력체계구촉파 생산관계와 계급구조외 사회주의적 깨조로 나타녔다.

生§홍關係의 변화는 둥지개현령 ( 1 946 . 3 . 5 ) . 중요산엽외 국유화령

(1 946 . 8 . 1 0 )，노통볍령(1 946 . 6 . 2 4 ) 용에 외해 추진되었으며 1946년 당시 품

민소륙 총 zt착 64.2%와 21. 0%에 탈하먼 소상품경제형태와 사자환쭈찍경제

형태눈 1958년 경에 거의 사회주의정제형태.효 전환되었다，생산관계의 변화

논 필연쩍으효 계굽구조의 변화률 쪼i!H하였요며 해방 직후 총인구의 80:<:에

닿하헌 개인농빈총온 1954년 이후 g훌 횟/!J월-團化정 책 o 로 농엽협똥꿇합에 홉수

되어 49.8%에 이프며 나머지 인구·는 노동자와 사무원에 흡추되었다 18’

〈도표2> 북한쭈만의 사회계층별 구성쭈이(% )

구분 연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총인구 100 100 100 100 100 100
노봉자 12.5 19.0 21. 2 27.3 28. 7 31. 7
사무원 6.2 7.0 8.5 13.6 14.9 14.4
농업협동조합원 40.0 49.9 49.8
개인농민 74. 1 69.3 66.4 16.6 3.2
협동단체수꽁업자 0.3 0‘5 1. 1 2.2 3.2
개인수꽁업자 1. 5 0.8 0.6 0.3‘‘ 0.3
기엽가 0.2 O. 1 O. 1 0.03 0.01’l
상인 3‘3 1. 7 1. 2 0.6 0.4
71 Er 2.2 1. 8 1. 5 0.5 0.4

자료. 조선충앙연 갇‘ 1958.1959

17) Anthony II’allace는 혁병 이더l올효기의 구성요소로 目購文化 ( goa l

cuI tUI'e) 와 轉移文化 ( t ran s fe r culture) 룹 제시하였다. 북표푼화한 현

재와 대쪼£-1 눈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이미지로서 의도적인 현병활흥과

회생윷 유도하며， 전이분화반 정쩍 $.1 행성윷 지포하는 규법으보서 목표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활 구처!화한다‘

18) 吳正쫓. 北韓으1 ffd:鷹體制體動가 j社會政짧~l 據開過獨， 서옳대대학

원 . 1 987 .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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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형성단계의 북한의 사회정쩍온 천끈대사회로부터 사회쭈의 사회로

변화하는 社會體制뺏動過驚에서 따악원다. 북한의 사회정책에 환한 입법의

표깐윤 1935년찍 〈쪼국광북효 1 >외 <10때장령〉에 기초한 껏흥로 추장되.2있

다 I!II 이 10대강령은 1946 년 3월23일 북한정권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캉형

옳 탑은 <207» 청 장〉요로 발전되었요며 이 만계외 각종 사회정책에 관련된

입법률윤 이 청장을 구체화한 것요효 이해핀다. 이툴 입법의 상위체계인 憲

~유 오히려 다소 놓은 1948년에 공포되었으며 헌법에는 국가가 설시하논

사회보협져l에 찍한 의료상 불철쩍 방쪼(제 1 7쪼)， 모성 및 유아보호(져1] 22쪼)

활 내용에 담고 있다. 그러고 챙뭔수힘을 전후하여 사회보협，보건.노통，교

육.여성，탁아，생활펼수홈공급 봉 깎총 社會政策的 찮律0] 제정되었다. 이와

갑이 쳐l처l 형성 반계 초기부터 사회정책에 관한 입볍을 서두룬 것은 북한 사

회쩡책의 역혈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요로서 까t會~훌훌體예~J의 形成윷 {Jt鍵하

는 역할과 體制뿔{훌的 彼劃올 수행하였던 것이다. 즉 사회쭈의이념의 규법

쩍 휩요에 따라 사회정책파 제도가 요입되었으나 이념~]향의 제도의 理想과

現寶간에논 현저한 격차가 흔재하였다 101

(2 ) 動용段階( 1960-1970년대 )

생산관계와 계급구종2.1 사회주외화가 종결원 1950 1녕대말부터

1960-70년대는 慶業化한 빼種文化묶표가 캉조되었다. 제1차5깨년경제계획

0957-61 )과 7개년정 제계획(1962-70)하에 사회츄으l 건설에 착수한 북한운

〈사회쭈의의 완전한 숭 e]룹 닿성하기 위해서논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쩍요로

개조힐 뿐반 아니라 사회쭈의의 월질 7) 숨썩 토대옳 촉성강화하여야 한다〉는

명체에서 중공업우선의 사회주의 공염화첼 추잔하였다. 종공업우선외 경져l

19) 상게논환， p . 36

20) 가령，북한은 1953년 부터 무상치.li저!활 실시하였요나 의료시설，인력，의약

품의 부혹으로 법령상띄 규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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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천학온 경제의 자링노선을 수반하였￡며 국내자원과 노통력윷 통원하는

정책율 택하였다. 사회구조적인 변에서 북한 봉원단계의 혹칭흘 社會統뿜j의

캉화와 物質的 課引으l 쩔여 붕으보 나타났다 ill

한편， 일련의 경제계획과 산엄화델 쭈진한에 있어 노동력의 환쪽이 초

래되었으며 이껏윤 애성노동력의 rH 방똥원에 요!해 총탕되었다. 여성노풍력

의 1:l]올은 1956년의 20“에서 1976년에는 48.0y.로 중가하였다{ll

。l 단계의 처l반 사회정책적 쪼치룹은 사회주외 산엎화의 사회경체적 요

구촬 반영하고 있었다. 혹히 보건정책운 據防醫學파 衛生)eft.운통외 전개에

초접올 푸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컨강촬 보호하여 생산력올 종전시키는 몹쩍

올 갖고 있었다. 교육부환에서는 9년 저! 技術義務數贊윷 실시하였g며 이는

교육과 생산노똥을 결합시겨 기술인역쓸 데양 앙성하기 위한 껏이었다.

그려고 女性과 훌E兒부문에서 눈 사회집?양I상윷 확장하.:2 반제품가공생산윷 광

범하게 조직하였으며 탁아소 유치원시설이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111 이눈 여생

노통력의 사회참여룹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적 쪼치의 겸파였ct .

한편 70년때에눈 1972년에 혔f顆 ?E이 제정되어 集團호鏡원척에 71초한

인민의 기본권려로서 무상치료처]( 58초 ) . 무효외무교육( 59초 ) ...사회보협과 사

회.!iL창( 58조) . 노동의 양과 질에 외한 분에 ( 56쪼 ) . 8시간노동제，유굽휴가제，

정휴양제 ( 57쪼) ，여성보호와 탐아 ( 62즈 ) 뚱외 내용잘 담고 있다.이는 정핀수

립이후 시행원 각종 사회정잭적 임법과 조치룹 수용한 것요로 평가원다 i이

그러.2 신헌법을 기초로 뇨:통법， 인민보건볍， 사회쭈외교육에 판한 테져L사회

흑E의보육교양법 이 제정되었는바.2깐S'. ) _1Jl_컨，교육.탁아 똥 용원반계의 사회

21) 李容弼，“남북정치체제의비교연구" 사회과학파 썽찍연구· 져1 4판저]l 호 ， 서

옳때사회과학연구소，1 9R2 . pp . 260 - 2 G 7

22) 북한연구소‘ 북한개요， 1 979 . p.131
23) 탁아소(수용인원 )은 1960년의 7.6247»(39 4 ， 4 89 명 )에서 1966년에는

23.251 개(877.000명 ) 으로 증가하였다.

24) 앓正쫓， 전게논문.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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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척 조치틀이 體系化되고 있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홍원딴계의 사회쩡책으l 환절운 社會主藏 a홍業化룰 진천시키기

우l 한 手段으로서 기놓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3) 뚫動員段階(1980- 1 990 1년대 )

60‘70 1녕대의 사회주의산업화에 요l 한 룹젤척 기초가 형성원 이후 1980

년대에논 〈각차논 놓력에 따라 작At에게논 수요에 따라〉라는 共塵主훌훌원쩍

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온 1980 1녕의 노홍당져16차대회 중앙위원회

불고에서 70년대에 “사상 지술 환화의 3tH 혁명이 추진되어 사회쭈와적 생

산완계와 사회주의 불질기술적 토ell가 강화발전되었다”고 맙하고 〈각자논

농력에 따하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共塵主鏡康則옳 실현하기 위해서

흉I業파 消寶生t뀔수준의 향상옳 캉조하고 있으며 피I ， 1987 년 최고인민회의

져얘기2차대회에서 볍 령으로 채택원 제3차7개년계획 (87-93) 의 기본파엽으효

정제의 추체화，현대화，꾀학화률 추진하여 사회추외의 완천숭2.1률 휘한 툴철

기슐척 토때률 마련하여 의식추문제의 원훨한 해결파 불절풍화생활외 향상

올 제시하고 있다 161 이려한 物質的 鏡낌|의 장죠논 봉원단계 이후 새로운

정책적 변화풀 보여쭈논 것이다. 그러나 혜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꿇

생활수쯤이 낙후되고 있어 이혼바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용한 불질

문화생활수출이반 規範的인 社會::E薰發展으 l 原理오} 낙후원 생활수준이란 現

寶이 *離되 는 현상이 나타나그1 있다.

25) 조선노홍당저1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휘 사엽총화보고，조선노동탕출판

사， 1 980

26) 關土f1f-院， 北짧最高人民會훌훌 賢料集 저1 4 집 . PP. 8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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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 北韓의 주요 iiit會敵策 tL.法 現‘況

시때·구분 。닙1 냥l=l’ 분야 연도

사회보험법 쇼특，의효 1946

국가사회보창에 관한 캘정서 소육 1951

체제형성단계 무상치료제도룹 실시할뎌l 관한 결청서 의f홍보장 1952

노동자사무원 노똥법령에 관한 결정서 사회보협 1946

학아소규칙 여생，학아 1"947

우l 생사업을 전인민적운동요로 의료 1958
촉직천개합데 관하여

인민보건사업윷 강화합데 관한 의료 1960

최고인민회와 결정

홍훤반계 사회급양사업율 개섣장화할떼 cH하여 사회급양 1958
유지원사엽율 개선강화힐떼 대한 교육 1964

LH 각결 정

사회추의노풍법 노통 1978
어런이보육교양볍 교육，탁아 1976
사회주의요육에 관한 터l져1 교육 1977

후동원반계 인빈보건법 의료 1980

‘

3. 比較와 굽1\價

남북한의 사회정책으l 밥전과정월 tJ]교하면，

홉꺼§훌業it段階(I945-1960)에 있어 北韓온 사회쭈의 체제형성외 초기부

터 이데옳로기외 규범적 성격에 외해 광볍한 사회정책척 입법율 이루었으며

南韓은 체계척인 사회정책외 제도화가 미비하였다. 이눈 사회주의와 자본쭈

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책과의 환껴1률 보여쭈논 껏 o 호 전산업화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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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외 이데올로기논 사회정책외 形成어l 유러한 분위기흘 조성하고 사회

정책은 사회체제의 합법화에 적곡쩍인 기여촬 하는 한편， 자본쭈의 이데옳

로치는 흩黨化 이전에는 사회챙찍의 형성어l 볍따풍 역할용 추행하지 못하는

것옳 힘|홉하고 있다， 그허나 남홉한 팡61 전쟁파 청체적 여건회 미비로 사

회북지외 수용F흘 미미하였으며 처'I X.비꼬척 인 변에서 남한용 상때척g효 휘

약썽율 찾게 되었다‘

흩薰化段階 0960 - 1 970년대)에 ~t韓운 사회쭈와경쩌l밸천의 토대를 마

련하기 휘한 산업화룹 국내자원외 動員戰略에 따e} 추진하였다.이얘 따라

보건，학아，사회급양망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불절핵 유인의 결여와 불질문

화생활수훈의 낙후， 경제부분간의 불균형옳 초래하였다. 南轉은 선성장후분

배의 경제개발정책효로 福社部門은 상eH척으효 소외되었다‘ 60'녕대 초반에

각종 사회청책입볍요로 사회복지제도외 기초가 형생되고 70년대에도 외료보

혐의 부분쩍 실시 봉 사회정책상의 발천이 있었으나 천반적 북지수쯤운 미

약하였다. 겉륭業化와 社會政傑 간외 關係에 있어 북한에서논 사회청책이 산

업화옳 뾰進하눈 것으로 인식되고 또한 그러한 역황을 수행한 반면，남한에

서는 사회쩡책이 산업화촬 저해하는 껏므로인식되고 흩흉業化율 워하여 留保

혜었다. 사회정책의 제도쩍 비교와 측면에서눈 여전히 답한이 취약성옳 갖

고 있었다.

後慶業 1t段階( 1980-1990 년대 )에 北韓운 불질적 유인의 장조와 소비문

화생활수폰의 강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척 難關흥로 생활수준이 나후되어 있다. ‘냥한에서논 산업화와 고도 경

제성창에 뷔따륜 쭉민외 복지에 대한 혹구종가와 園家魔展戰略의 천환，경제

발전파 社會民主化에 윗밤침옳 받용 사회정잭의 실시로 사회복지제도의 확

총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복지의 향상이 사회쭈의벌전한계에

따론 社會發廣9- 1 要求효 인식되논 반면， 남한에서눈 사회봅치외 향상이 산

업화와 健濟成흉의 結賢로 인식되그1 있다. 남북한 사회쩡책의 체도비교의

홉변에서 남한외 추l 약성 이 크께 보완되었으며 實質的인 生뚫과 屬훌t水훨에

서눈 쭈우l룰 확보하기 시작하였다‘그려나 사회쩍 不1f훌훌과 사회쩡책 상~

all흉 휩.R성이 파제효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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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南北韓 社會政策의 現況 : lt較와 評{寶

1. 社會保障體系

다옴 〈도표4>은 남북한 사회보장체계률 사회보장의 영역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4> 南北韓 社會保障體系 lt載

南韓 北韓

盧分

itt會政策 內容 ffd:會敵策 內容

사회..til..험 국민연곰，공무원연끔 사회보혐 창기연금

所得保障 •낀*직’~여」용~.구i!:- cu ce 욕〕 반기보조금

사회보장

팡쩍부조 거택보호，시설보호，

자훨보호 생필품배급

조세감변

최저임급처l

의료보험 전국민의료보협 부상치료제 국가의효보장

톨훌癡保障 의료보호 l종. 2종， .2.1료보호

의효부쪼

‘
tt:!2흔保障 임대주택 주택배좁저l 산붙별 1호 륙호

근풍자쭈택

주택개량사업 저소묶흉지역대상

Mt會福힘t 。}통북지 학아，영육아시설 박아，육아원

입양，가정위한

서비쇼 노인복지 양로원，재가서비스 양로원 단f쓸수용위쭈

장애인복지 장애자시셀，지l가서lJ ] λ OJ꺼。.~ τ。J

여성복지 모자시설，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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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所첨保障
<2-1) ~협韓의 所짧保障

남한외 소륙보창체계논 사회보협에 의한 연굽제£(학민연곰，용무원

연금， 사럽학교교직원연륨，문인연흡). 콩척부조， 최저임금제，초세감면쩨도

로 구성되어 있다

社會保險 총 공무원연픔과 문인연굽은 1960년대쪼부터 실시회었요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 1970년대에 ， 園民年옳은 1988년부려 시행되고 있다. 착

각의 척용대상， 굽어， 재원， 전닿체계는 〈뚱표5)깎 같다.

〈도표5) 南韓의 年옳표로그캠

구분 적용대상 급어 채챙 3.ζ- X-11 년5:.

公務員年옮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장해， 국가5 . 5% 공쭈원연품 1960
유촉，요양 본인5‘ 5% 관리공반

軍A1f. ~옳 장교，장기하사관 퇴직，장해， 국가5 . 5% 국방부 1960
얘g 본인5 . 5%

私1L數職員 사립교직원 회칙，장해， 국가2% . 사립교직원 1975

f￥f훌 유쭉，요양 학교3 . 5% 연끔관리공반

본인5 . 5%

團民年옳 18-60세 얼반국민 노령.장해， 3%(1988) 팍민연폼 1988

10인이 상사업 장 유쪽， -9μ(2000 관리공딴

(장제) ,지역(임의 반환일시급 청흉使반반

적용) 地城전액

公的按助는 생활놓력이 없거나 기본생계률 유.AI 할 수 없논 절대빈곤계

총°l l-} 취약계총율 대상으로 쭉가가 보효하는 제도뭉서 생활보호사업，의료

불호사업，채해구호사업，보훈사업이 있다 1 991년도외 뽑뽑保寶대상자

180.2847].구/338. 168명 ， 施設保護대상자 81, 556명 ， 自活保護대상자 475.892

가구/ 1 . 826 . 4 22병， 醫爾控助대상자 94.3597].구/390.003명 용 총750 . 5357]'구

12.606.148명 으로 전인구의 6%에 송H 당한다‘ 171 급여의 내용온 현물외쌀，보cl

쌀，부식비，연료비. n] 북비률 제공하논 생계보호.종학교와 실업계고뚱학교학

27) 훌斗홉외， 餐困輪， 나납. 1991. pp. 28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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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외 학비를 지원하논 교4확보호，해산보효，장제보호와 직업훈련과 생업자금

용자룡 제공하는 자훨보호로 구성되아 있다，

Jjf홈救형흩눈 한해，수해.풍해 꽁으I 0] ~H 민에 거l 생필품지꼽，시설수용，생

업치원율 제공한다. 報勳월훌業혼 군사원~보상볍 ( 1961 )과 국가유공자 동 확

별원호볍(1962 )에 의거 실시되던 원호사업울 관련 법률파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뭉에 관한 볍흘(1 984 )효 종합하여 연금，각종 수탕，취효，외료，교용보호

봉윷 실시한다.

最低寶金제도는 1986년 12월31 일 법이 제정되어 1988년l 월1 일 부터 시

행되고 있다 이 처l또는 간접적인 사회보장이지만 최저생껴l비 iF쯤의 입급을

보장한다는 젊에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디.최저임금흘 근로자외 생계비흘

고려하여 최저임끔심외위원회에서 십의의결하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다. 1991 년도의 최저임끔온 日給 6.560원요로 10인이 상고용 전산엽에 적용

훤다.

租親減免제도논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훨안정윷 위한 간접척인 소득보

장이다. 조세정책상의 소득보-장으로 판련되는 것은 일정수준 이하에 대한

면세와 각총 량제져Is:가 있다.소확보작적 차원의 꽁져l흥눈 으l료비공저1.교육

비공제， 장애자공저I. 경 룬.우대공제， 퇴 직 소득꽁제 똥이 3E힘뭔다 ~J

<2-2> 北韓의 所得保障

북한의 소특보장은 사회보험법(1 94 6 )과 사회쭈의노용볍(1 978 )에 기초하

여 이뽑어진다. 사회주외국가에서의 생휠보장은 기폰적오로 사회주의쩍 분

배에 의한다. 북한에서의 생활보장읍 노동자， 사부원， 협동조합원에게 적용되

는 생훨의 기본행태로서 도당지원처l와 청액지불제와 생훨씨의 추가쩍 형태

로서 가급끔저] ~ I 상급제로 구성되어 있t:H노통법제39쪼 ) . 그러나 재해， 질

병，부상으료 인한 노통놓력의 상싶으! 갱우에는 社會保險制에 의한 일시적

補助金옳 지급하고 장기 ji;똥능랙을 상실한 정우와 노썽 통에는 年金윷 지급

하도쩍 규정하고 있다(노용법제73조，제 71쪼 ) ‘ 사회보험외 대상은 노종자，사

무원요로서 농민은 제외되어 왔으나 1986년부터 연끔수곱으l 썩용올 밭게되

28) 상께서 , pp. 263-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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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바 191 사회보혐의 재정운 국가.기업소.사회단체에서 임끔외 5-8% ， 노동차，

사무원이 1% ， 국고와 지방비에서 사회보험행정비률 부밥한다 ])1

〈도표6> 北韓의 所得保障體系

구환 팝여총류 내용

단기 補助金 일시노동력상실보초 노동재해， 철병， 부상사 80-100%임급지굽

산전，산후보조 산천35월， 산후42일휴가시 100%입금지굽

출산，장례보조 1 건탕 5-10완지급

장기 年옮 연로연륨 18년이상근속암자61 세 ， 여자56세이상

기본임급밍 60-70%

( 18-24원 . 20년미만자8원 ) ,식량배풍

장7]영자，불구자연굽 원인과 ~뚱놓력상실정도에따라

종전임급의 60-80%, 식량배급

유가혹연굽 재해，절병.뷰상으로 곤로자가 사방시

유가촉에게 지급

영여l꾼인연급 상이분인의 부상정도와 노풍놓혁에

따라 지급(I급-4굽)

<2-3> 比較와 評{寶

납북한 소륙보장옳 비교하면.

첫째， 北韓온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외 반앨체계이며， 남한운 사

회보험，공척부조，최저임쯤져1.조세값면제 홍의 복합적인 체계효 구생되어 있

으며， 사회보협 내에서도 4가지 연급처l계효 분화되어 있다.

뚫째， 북한의 소득보장온 그 생격상 社團호藏的 分配쳐l계의 연장인 반

면， 냥한외 사회보장윤 贊困對傑으l 일환이다.

셋째， 북한의 장점용 제도으l 용일생과 사회적 연대성이 높온 반변，.!i'..

장워 수준이 낯고 체제내 기묶충따 일반대중간의 격차률 해소하는 소확재분

배척인 역힐용 수행하지는 못한다.

29) 초선충앙연감 1897.조션춤앙홍신사. p. 200

30) 北..뻐究所，北韓總홉. 1 983 . p.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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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협훌월의 소득보장은 개인의 소욕수준에 따른 自律性윷 인정하는 장첨이

있는 반면， 소묵보장의 누락계층(미고용 지역주민，자영엽자，국민연금제도

실시이천에 노령어l 탈한 기존외 노인계총)이 발생하며， 특히 실엽에 때한

소듀보장와 장치가 없다. 그러요 최저보창의 水揮이 낮으며 소득회 不平等

옳 해소하는 71 농이 미약하다，

3. 醫癡保障

<3-1) 南韓의 홉癡保障

남한의 의료보장처l계는 직장，지역，직종， 공무원 및 사럽학교교직원

동 척용대상이 분 cl왼 외효보협과 저소득계층옳 대상으로한 의료보호의 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보험은 1988년 놓어훈의료보험과 1989\년의 도시지

역의료보험이 실시협으중써 全顧民醫縣保險으효皆保嚴化가 완성회었다. 급

여논 현불급여이며， 요양급여，환반긍여，꽁교보협의청우 健康짧斷까지 포함

하고 있다. 조직운 醫擬保險聯合會외 직장，지역，직종별로 조직된 전국4087"

외료보협쪼합과 꽁교외료보협관리량단에서관장한다. 의료보호는 거택，시셜

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차，월남우l fEx}， 인간문화재웰 대상요로한 l종 의료보

호와 자황보호대상자의 2종 외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영세민윷 대상으

로한 외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비부담온 1종은 외래，입원 꽁히 외료

보호기금에서 전액 부탐하며. 2종은 의 "II는 무료이며，입원시 일부 본인부담

(대도시30%， 기타20“)이 있다. 의료부조는 외 래의 경우 와료보협수가에 의하

며， 입원시일부 본인부탑(대도시40%， 기 Q30“)이 있다. 의흉보효기금의 재청

온 국그1보조금(서울50“， 기타지역80ι ) .지망비출연(서윷50:4 . 기타치역20% ) . 결

산잉여급용으효 조성왼다.

<3 ‘2) 北輝의 醫癡保陣

북한요| 의료보장은 의료보힘번( 1 9 4 6 )에 의해 부분적으로 적용되던

것이 〈무상치효제도촬 실시힐더l 관한 결정서)0 952 )에 외하여 묵가부답외

무상치료제블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 A民保健法으로 기존의 의률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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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볍규활 총촬하였으며 사회쭈외 사회보장외 우월성윷 강조하논데 활용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쩡책은 1960년 대외 훌훌業 it.활 전후하여 예방의

학， 천반척 무상치료제， 의사답방구역제， 보건사업외 태풍참여 풍31’ 사회쭈의

보건원칙율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발전외 요구로서 노동혁의 보존과 사

회뽕처l외 기능옳 수행하고 있다.

의료외 전휠체계쓴 대도시지역의 대학병원과 市都단위와 인빈병원，

기업체외 산업병원，진료소， 농촌지역 里딴위의 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인력은 의사.준의사，간호원，조산원 등이다.

<3•3> 比較와 評價

南北韓 ~l 효보장옳 비교하변，

첫째， 북한은 전반척 무상-*-I li제란 국가훈영의 반일체계이며， 납한은

회료보혐과 의료보호한 사회보협과 공적부쪼으l 혼합체계이따，

풀째， 확한외 외효보장온 普遍性， 包括性， 養近性이한 의료의 원척에

총설하며， 낭한의 의료보창..£ 전국빈의료보협요로이틀 원칙이 근년에 뭘성

되었다.

셋째， 의료~] 1專逢體혔상 북한은 쭉7t의효처l계에 기주뚱하여 효율적인 외

료자원의 배치가 틸성£-]었으나 의꿇9.1 자옳성이 없논 반면， 남한은 민간의

효처l계에 기초하여 의효자원외 배치가 불균형하여 농어촌，벽지의 의료첩판

성이 져l한율 받고 있다.

넷째， 장딴점으로는 북한용 ~1 료으l 接近姓파 단일쳐l계에 외한 사회연때

성이 놓으나 의료의 수준이 낮고 의료장비，의약품 풍 의료자원이 부쭉하여

실철척인 으l효수춘향상이 제한되어 있다‘

남한용 의 료으l 높운 贊的 水廳;t 2.1료요l 自 짧性?이 보장되고 있으나 계

총별 상이한 쳐l계로 사회연대성이 낯고 의료자원의 不형衛配置효 농어촌지

역의 와효접끈성이 .1C11 한회고 있다.

31) 상게서 . pp. 10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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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住힘保障

<4- 1) 濟韓의 住현保障

낭한외 주택정책은 公營tt켠'$ ，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령과 250만호

주택건설1 071]년계획. 500만호 추택컨선계획 통 수많은 계획파 시책으l 변청

옳 껴치면서도 일관원 원칙이 없는 투기억제대식1 ， 정기부앙잭 똥 경제정책외

시녀책으로 존지{하여 왔다 JZ) 그려다가 1989년에 이릎러 都市舞細뽕올 뷔한

처〈久賣寶住렬 25만호건설계획파 都市低所得住民으l 住뽑瓚境改善윷 뷔한 臨

g흉推置E양외 제정시행으롱 사회정책천인 쭈택정잭으l 모습을 찾게 되었다 331

永久짧寶住현건설계획은 전액 정부재정 0_ .50. 4 조2 ，683 억 원쓸 루입하여 지방

자치반쳐1와 대한쭈택공사가 7만호와 18딴호흘 건설하며 임쭈자논 소득수준

흉옳 고려하여 산정하고 .주거비는 j창밖 보증끔 100-200만원에 월입때료

3-4만원을 부답한다. 都m舞細民{etA삭I웠境改善事業은 위 의 임시조치볍

(1989 ‘4. 1 )외 제정으포 1989년부터 19 <J~1 년까지 11 년통안 정부의 재정투융자

4.800억 원율 투입하여 전국 5027 1] 저소득총밀집지역의 주거환정율 개선하는

용사에 163 ，000호의 쭈랙윷 개량하는 사엽이다，住흰改良事業은 주민의 희망

에 따라 자력으훌 추진하되 쭈텍으l 신개축사 호당 연i0 1 6y，;의 1 년꺼 치 19년

상환조건의 지} 정 투용차자끔 300-5-00 만원과 연 리 10κ의 국떤츄핵기끔

700-900 만원윷 융자지원한다.

<4 •2> 北勳으l tE현保陣

북한에서의 주택윤 집만적 소유로서 개인에 외한 소유와 건춤이 허

용외지 않논다 따라서 모든 쭈택은 국가에 의하여 배급되며 입주자의 산분

에 따륜 규격화원 쭈택쓸 임대형식으로 할탕받아 거주한다.住갤型은부부장

급 이상으1 2답간부가 거주하는 특호~S!.부터 말반긍로자와 집단농장원이 거

쭈하논 I 호에 이르기까지 5만계로 Xii 도화된 차등호}딸 두고 있다.북한은 매

경제계획에 주텍캔.원목표뚫 정히여 oj 룹 추진하고 있으나 미탑되논 경우가

32) 李斗醒외，전께서‘ p . 272

33) 상게서 ,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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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최근에논 명앙파 지방도시에 :2충아따토 퉁 총10만호의 추택건설

올 묵표로 추진하고 있다.북한의 쭈쩍컨립목표와 실적은 〈도표7>과 같다.

〈표표7> 北韓의 기간별 住현建tL 目 標와 寶鏡

기간

1957-1960

1961-1970

1971-1976

1978-1984

1987-1993

4폭£

도시 40만세때 ， 농촌 20반세때

120반세대

100만세 r:H

연간 20‘30만세대

연깐 20-30반세대

비고

설척 15‘2만서l때

설적 80만세대

실척 88만세대

자료: 초선중앙연감，노통산푼， 북한총람(1983 ) .북한개요(1 991)

<4-3> 比較와 홉￥11

맙북한의 추택보장율 비교하면，

첫째， 북한의 쭈·택배급제논 사회주의적 分配體*의 힐환이며， 남한의

입대추택과 주택개량사업운 寶困對策~I 일환이다.

옳째， 북한외 신분에 따른 주택외 차동배굽제는 社會主훌훌 平等원칙에

모순되논 것으로 오히려 불I영똥윷 저l 도척으로 합볍화하눈 모운율 찾고 있

다. 남한은 소득과 능력에 따른 주핵소유가 허용되어 不平等구초가 주택소

유에서 심착하게 나타나며， 저소복충을 위한 추택지원정책운 이러한 불평동

윷 완화하고 최저주거생활용 보.장하논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남한의 쭈택보장에서 만점온 낯온 쭈텍보급윷파 높온 주거비，부

동산가격의 상승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體혐~Jlt較 차원에서 요망훤t:}.

5. 배土會福훨止서비스

<5- 1) 南웰의 社會앓lilI:서비스

사회북지서비ξ논 아동복지，노인복지，창애인확지，여성북;(1로 구성되

며， 불우아동과 여성확;(1충심요중부터 산업화이후 노인과 장애자문제7} 사

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복지와 장애인꽉지로 사업의 초첩이 이흩하고 있

따，이에따라 1990년도 쩡부의 사회확.7.1서비스예산 구성온 아통과 부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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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2.9%인 반면， 노인과 장애인복지는 59.3~에 이르2 있으며잉l 이러한 현

상용 노인인구의 중가 몽 하t會構造으l 變化와 함께 더욱 심화휠 전망이다.

분야뺑로논，아똥북지논 시설보호와 입양，결연사업，가정위탁보호로 구성되어

있므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북지는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여성북지는 탑아

와 시설보호 등으효 사회취약겨l총에 다l 혜 민간중심의 서비스섣닿체계로 이

루어지고 있다.

<5-2> 北韓의 社會福社서버스

북한에서는 펴아， 장애자， 무띄우턱노인에 eN해 팍가운영외 시설로서

육아원，양생원，양효원 똥이 있으며， 탁아서비스에 대해서논 산업화률 전후

하여 국가적인 지원으로 학아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사회쭈의산업화룹

추진함에 있어 女性勞動力의 확보와 아봉의 장산주의적 敎養育成에 목척이

있다. 륙히 1976년에 제정왼 〈어떤이 EL육교양법〉온 이려한 묶척의 탁아정책

의 근거흘 체계화한 껏이다 쪽 모둔 여성을 아동양용의 부탐에서 해방하

벼， 모툰 아통올 주처l형외 혁병적 인깐요풍 양육한다는 것이다(저16쪼l.어련

이교육보양법은 여성노똥렴외 용원과 공산주외적 인간으로의 政治社會化률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E

<5-3> 比較와 評f費

南北韓으l 사회복지서비스릎 비교하면，

첫째. 북한에서눈 사회체체의 빌 g에 따라 박아서비스가 장죠되어 보

면화되어 있요나， 기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며 수용

시설중심으중 반순하게 운영되고 있다，

냥한에서논 아똥，노인，장애자，여성붕 서비소대상별로 施設과 걷E聚서 비

스가 다양하게 붉호}밸천되어 있다

올쩨， 북한윤 노인， 장애인 동 스ζ꽁 농렴상실 7.}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보

호 측면에서 취약히며 勞動力이딴 차원에서 소요l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수촌어l 있어서 비전문적이며 맞다.

낭한에서는 소외계층의 인간적인 존엄성옳 존중하논 차원에서 서비스

34) 社賣保障部門~t홉u養합뺑， 第7 'iX 廳濟 ii1t행發展5 n폐 if.計훌U i社會保障部門計III

(훌 l . p. 60

35) 확토통앓원， 북한탁아소제보의 문제점 . 1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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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고 있요며 社會福祖土흉 전문적 교육2-~ 훈련윷 받윤 헌문가에 외

해 서비스가 제공~l 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 ..:1.러나 託兒서비스의 보편성

야한 측변에서는 취약성율 갖고 있다.

6. 總體的 比較와 評價

이상의 남북한 사회보장체계졸 총쳐l 척으호 2 성격과 장딴점올 비요하

면 다융 〈도표8>과 같다.

〈도표8> 南北轉 社會保障의 훌短點 比較

區分 性格 f윷點 短點

蘭韓 贊困어l 대한 對策 개인농력별自律性 누학계층， 설업보장미홉

所짧 複 trff엠系 최저수쯤보장미홉

保障

北韓 사회주의분배체껴l 제도의 統-性 륙권총와 일반과의

單-體系 社會運챔명性 不平等

톨흩驚 협형韓 複合分n.體系 자율성 의효자원의 불균형

保障 외료으l 질적 수준 흉용한 사회연대생

~t韓 젠t會 ::t驚原則장조 의료으l 接近性 1갖은 외효수준

(예방의학，주민 사회연더l성 의료자원(의약품，

잡여 통) 장비)부쪽

住척E P햄훌훌 빈곤대찍으l 일환 높은 쭈꺼비，

保障 ~주택보급옳

北韓 住E용配給없j 낮은 주거비 산분별 불X영풍

福패t 南韓 多樣한 R했系 황~ r 'J 앤J 서 버 스 박아의 불충분

서비 A fI:원 l¥J 짧嚴性

A‘

~t韓 拖設종십 딴순성 용f兒 ~l 普遭性 非專門的

비인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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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體制統合에 對備한 社尊政策의 方!폐과 展望

1. 社會政策 改뿔의 方向

남한의 사회정책의 개혁방항은 앞의 장에서 제시훤 휘약첩올 개선하

고 납북체제통합이한 천방 가운떼 설정되어야헬 켓、이다.

(1-1) 所짧保障의 方向

소독보장의 개혁방향은，

첫째， 사회보혐(연굽제도) 상의 누락계층에 때한 대책이 휠요하다.

현행 국떤연금제도는 10인이 쌍 규모의 사엄장에만 척용하.2- 있논바 도9인

규보의 소사업장~1 끈로자에흥 확대되어야 하며. 1 인 01 만의 사업장과 도시

지역쭈빈을 대상요로한 地威年金을 실시해야힐 파제가 있다.천국민옳 대상

으로 한 훌廳年옳뿜Ij의 도입도 바람직힐 껏이다. 그러고 700만농어민옳 대

상으로 한 별도의 麗‘薦民年金외 도입이 요.망원다. 농어민에게 연금제도흉

실시함에눈 여려가지 제약이 있g나 정액각출에 의한 정액급여외 연긍도입

방안윷 적극 검토할 만계가 되었아， 그러하어 전국민윷 포함하는 皆年옳化

가 닿성되면 소득보장의 남북버교에서 우우l 룹 확보하게 휠 것이다.

불째， 일시적 실직의 정우£1 소득보장에 대한 대쩍이 융망되고 있

다.이에 대해서는 앓備保險제도의 도임이 검토되고 있는바3- 이는 실직시

싫업즙여률 지급합으효써 생휠얀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고용안정，취업놓력개

발，고용북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근로의용의 저하，제도의 납용 봉

고용보험의 역기능윤 제도적 장치로써 예방되도확 해야힐 껏이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으훌서 공적부쪼제도는 최저생계비

에 미닿하는 급여추쯤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논바， 최저수준옳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01 플 위해사는 補充給與뿜IJ 2.-1 도입이 요망왼다.

보총굽여저l논 정확한 자산조사월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재산과 소독율 따악

한 후 지역별，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부쪽한 부분윷 지원하눈 제도효서 현

재의 비현설적이고 일慧적인 생계보호릉 개선할 수 있다.

36)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 전께서. pp.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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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醫擬保障의 方向

의료보장부문에서논 1980년데말에 이미 皆保險化가 이루어져 의료보

장외 혜택쓸 전학민이 보편적으로 누 ;; 1 게 되었고 남북의 제도비교에서 휘

약성이 개셨되었다. 그펴고 양질의 의료수춘옳 확보하고 있어 칠척인 흑변

에서는 의효자원파 장비가 부쭉한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 다반 의료자원

외 배치에서 불균형외 문제가 남아 있어 현행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와 의료

인력수쯤의 향상파 인접 병원파의 연계체계창화 붕윷 위한 대책이 요방휩

다.

<1-3> 住헐保障의 方向

/ 추택보장의 개혁방향윤，

첫째， 기본적으로 국민생훨의 안정올 위협하는 부용산루끼에 대한

캉력한 根總策으로 토지주택가격이 안챙되도룩 土地住쳐5公職정:율 강화해야

할 것이다.

풀째， 저소욕층 추커생활안정옳 위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추진되

고 있는 커〈久寶賢住캘 25만호건설 계획 은 시한부정책으로 그치지발고 이후에

도 지축척요보 츄진도1 .£혹 법적 제도적장치와 재정방안을 표함한 장기청책

을 수렁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I -4> 社會짧社서 비스의 方向

사회복지서비스부푼운 그 다양성과 자옳성， 전분성의 수준에서 북한

에 비해 우위에 있논 것￡로 병가원다. 계속적￡로 캉화시켜야혈 정책방향

으릎논 가정과 치역사회의 기놓옳 강화하눈 채가보호서비쇼으l 확충，예방서

비스의 강화， 전힐처l계확럽을 통한 서 tJj소의 전문성 제고 용이 처l사회고 있

다JlJ

그러고 최저생계비수준 이상9.1 얼반직·민윷 위해서는 사회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표로그램의 開體파 X훨門化륭 A] 원하고 ， 초}져생계수준미만의 계충율

￥l해서는 국가책입2. 1 최저생훨보장옳 위한 서비스처l꽁과 전문화가 기본정책

방향이다.

다반 南北比較에서 취약한 탁아서비쇼의 보면성에 있어 개선되어야

37) 상게서 ,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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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륙히 저소득총파 릎효자율 위한 탁아시설이 地城，企業體 單位효 확충

되도록 정부의 채쩡지원옳 창화하고 빈간기엽이 참여하도혹 지원하여야 한

다.

(I냉〉 社會保障財政~I 方向

현재 우리나라외 사회보장채정운 .2.1 쭉에 비해 상대척요풍 크케 낮온

수준으흥 1980년에 G:'\P의 0.12% , 1985년에 0.48“，1990년에 0.97%에 불과하

다. 여기에 .2홉비，인력캐밸，보건 및 환경.쭈택 룡옴 포함한 사회개밸비의

비종온 1980'년에 5. 1κ，1985년에 4. 2:.r. 1990년에 4.9 y, 수준으로 다른나라의

115 - 1110의 비율에 붉파하다1I1 이는 國防費와 겸개개발비의 과총한 부밤

에 ., 원인이 있다. 그러나 90년 대에는 남북한관계의 발전이 진행되고 軍縮

에 따른 軍費縮小가 예상5'.1며 군비쭉소에 으|한 국가재정의 잉여분용 사회

보장에 투자되어야 힐 것이다.

(I -6> 社會保障傳運體系의 方따1

현재 우러나라외 사회보창전탕체계는 불사부，노똥부，총무처，보훈처 동

촬련부처어l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엄푸수행외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통합에 대비하여 이러한 판산왼 사회보장엽무는 통합되어야

하며 별도으l 엉무판장부서흥서 I社했保 |않部나 社會保陣廳과 4홉下 組織율 두

어 용합왼 남북한의 사회보장업무룹 수행토확 해야힐 것이다.

2. 體制統合에 따따 社會政策상의 f혔;m、되는 問題와 展혈

l삼북한 까t會統合의 關鍵용 북한체제의 변화여부와 방향에 있다. 최

근의 한반도룰 둘러싼 국제정세의 떤화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빌전파 사회용

합의 가농성이 ·놨게 예천되고 있다‘ 이에 따 2 1 꽉한처l제의 개혁과 개방 가

풍성이 예상되며，묶한체제의 떤회는· 체제의 붕.21로 급속한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中國式요} 漸進앤j 기l 현 과 개망이 이루어지논 경우의 두가

지방향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붕펴에 이어 급속한 개혁파 개방이 이루어지

38) 상게서.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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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영우，북한운 일시적으홉 경제척 혼한과 사회보장처l계의 바비가 얼어날

것으호 예상원다. 이러한 경우 확한의 정제눈 남한에 홉수통합휠 것이며.사

회보장은 납한의 사회보장체계릅 휘h으힐 남북한 사회보장체계자 흉합휠 껏

요로 예상흰다..:J..러나 당속한 체제통합에 따릎 충격과 낙후된 북한경체와

훌척 기반으l 취약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청상적인 운영에 1값판이 예상훤다.

훌째， 확한이 추l 혈 수 있는f 가장 합el척인 선택윤 현재 中홉영式의 월k

3톰과 關故이다. 01 논 사회주의외 기본체제롬 유지하면서 일본 붕 션전 자환

과 기슐의 도용으로 겸제개혁옳 추진하눈 방안으로 현실성이 옳은 방안이

다. '01 경우 납한의 한민촉공똥쳐1통일방안에서의 園察聯f￥파 북한의 聯쫓B없l

흉얼방안에서으I 1 국7~2처l 체의 중간단계에서 남북한의 경제교휴가 확때휩 가

농성이 있다. 이 경우 첫번째의 경우와 잖흘 충격응 없울 것이나 첨진척인

경제용합에 이용 사회보장의 흉합방안이 검토되어야힐 껏이다.

맙북한 社會統合시 iitl:寶保障으l 영역별로 예상되논 뿜j度的 代훌운

다융2t 같다.

<2- 1) 所得保障

첫째. 남한의 분립웬 사회보협체계를 우선 홍합하고 북한씌 사회

보험체계플 통합하는 방안

툴째， 답한의 기존 分rL현 社會保險처l계에 북한의 사회보험옳 통

합하논 방안

<2-2> 醫擬짧障
첫째， 맙한의 의료보장체계훨 關豪홉癡保障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의효보장 2l 통합하논 방안

옳째， 납한의 조합식 분럽처|게훨 統合훌훌廳保險으로 전환하고 북한

의 의효보장윷 홉수하논 방안

셋째， 납한의 組合J:t 分立體系룡 훔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율 홉수

하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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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住뽕保障

주핵보장의 청우논 사회쭈으 l 처l제가 개혁됩 경우 私有財慶이 허용

퇴어 쭈택배굽제가 폐지휠 것이며， 남한의 기존 주택정책옳 보완하여 주백

건설옳 쭉진하논 방향이 예상뭔r: r

<2-4> iitt會福~ilt서 비 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통합 이후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남

한사회북지서비스체계의 장점올 적픽척요로 원장 지원하며 탁아정책옳 확대

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로 예상현다

이상과 같응 각 영역별 뿜IJ앓的 代案에 기초하여 體制統合에 따라

예상퇴눈 문제와 深層的인 政策 A연 취 5츠 7r oj ‘루어 져 야환 것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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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우려y-라 統一政策워 f즙賴性에 影響쏠

要因과 f룹賴性 鍵高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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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파는 다음과 같다.

1. 統一政策에 대한 信賴水灌

통일정책에 때한 선뢰수준을 살펴보변 5접 척E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2.0으로

중간수준에 훨씬 못미치한 낯온 선뢰갑올 보여주고 있다. 이뜰을 개인적 요인

별포 보면 여자보따는 답자가， 젊은충일수록， 때도시에 사는 사랍일수록 청부

의 봉일정책에 대한 봅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따.

2. 信賴要因줍간의 經路分析

통일정책의 선웹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똥해 신뢰성에

영향올 미치는가를 분석해 본 결파 개인적 요인룹의 경우 연랭과 거쭈지(옵 •

면)는 정(+ )의 방향으로， 성별(남생)은 부(- )의 영향:올 Il]치는 것으로 나따

녔으며 문화 • 섬려적 요인뜰은 챙책효용감， 겨l 총간 깝풍의식， 정치 • 사회의식

뚱 모두가 정책체계룹· 통해 간접적요훌 영향올 lJ]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녔다.

또한 정책체계 변수들은 모두가 통일정책 신뢰생에 직접적인 정(+ )와 영향윷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바났다.

결국 풍일정잭의 신뢰성에 가장 많은 영향올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파 정책체

계 변수이었는데 정책체계변수 풍에서는 정책파정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용이 밝혀졌다.

3. 統-政策 신뢰생 提홉方藥

뚱일정책의 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뜰 가운데 정책체계변수플. 쭉 정책

과정， 챙책내용， 정책홍보， 정책담당자 동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표 밝혀졌으므로 이려한 변수들윷 중심으로 신뢰성 제고방안흘 모색해 보면 다

용파 같다.

CD 국민들의 의사활 충분히 수렴시키기 위해 정책파정올 개방시첨으로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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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블 확때사켜 냐가야 한다. 이플 위해 정보공개제도， 참여률 위한 제도적인

장치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책내용이 현설생과 일관생올 유지하도확 정책탐당자물의 즉홍적언 아

이디어나 독자적엔 판단에 따라 정책올 결정해서는 안펀다. 장기적언 비션올

지녀야 하고 현실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책담당자 측면에서는 우 선 공직윤리를 확렵하고 똥일챙책의 결정과 집

행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개딴해 나가야 한다. 이룹 위해 판련된 교육 • 훈련

이 요구된따.

CD 정책홍보 촉변에서는 매스컨의 불공정한 과영홍보나 파소홍보가 있어서

는 아니되고 북한의 실상이나 통일정책에 때해서도 그 장 • 단점을 정확하게 보

도할 펼요가 었다.

이려한 정보줍을 편파보도뜰 통해 일시적으로 유폐사킬 수 었다고 하더라도

차츰 국제화가 진전되는 파정에서 밝혀지게 펀 것이고 그렇게 되면 r:-1 큰 불신

감이 야기휠 수 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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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謝

1. 冊究目的

어 떤 政治體홈IJ가 유지 • 촌속 하거냐 쩡책이 생황척인 효과릎 거뚫 수 있..Q..

려면 국민뜰로부터 전폭척인 f홉類룡 얻지한 못함지언정 어'- 갱도 이상의 신

뢰눈 유지 · 확보 되어야 한다. 政治體制가 국민똘의 요구볼 수용하지 봇하고

갱직훨 때에논 붕괴위험에 이륜게 되기 때문이다. 불폼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흘신은 일반국민플의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훗훨 수도 있다. 그러냐 얼

딴 정부의 정책에 때한 불신이 밥생하변 政府와 園民間의 싫훨帶意‘識이 와해되

며 정부에 대한 국민틀의 얼체깝°1 상실훤따. 그려하여 상호간에 방어척 정

당화 장치만 강구하게 회변 나아가 엄챙난 it슐的 寶用 01 요구되므로， 결국

정권이나 정치체제는 위기콸 맞게 꾀어 국민 일반은 불행옳 면치 못하게 훤

다. 이러한 점윷 캅안해 활때 정부와 쩡부의 公共政策에 대한 신뢰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하썼다.

그련더l 요죠음의 우리사회는 파거 어느 때보다도 정치 · 경제 • 사회 • 푼화

풍 제분야에서 신뢰의 위기롤 꽤부-로 느끼고 었다. 작종 시위사태의 급속한

증가， 정부정책에 때한 비판의식외 고조 둥이 이롤 한적으혹 나봐내쭈그l 있

다. 혹히 6공화국에 툴어셔서 서청훤의원파 문익환 목사의 방북0)후 정부의

통일정책온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쪽점휩으로써 전 국민의 자유로운 토홈올

거치지 못해 학민의 회사활 제대로 수협하지 못했다눈 비판뜰01 채기되었다.

그려하여 정부외 똥일쩡책에 대한 국민플의 신뢰도눈 매우 져하되었다고 볼

수도 었다.

그렴에뚱 뿔구하고 이에 때한 연구논 보잘것 없논 수준에 머물려 있요며

홍엘정책의 신뢰에 관한 갱험척 연구는 거의 찾아 활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려나라 통일정책에 대한 국빈촬의 신훼수훈

은 어노정도이며， 흉얼쟁책의 신폐수준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은 푸엇이고， 이

들 요인중 어변 요인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올 받고 았으며， 어떤 인과경로

활 통해 신호l수준에 영향용 미치는가룹 분석해 봄요로써 풍일정책의 신효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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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올 두고있다.

공공정책촬 가운데여러본

2. 冊究 範圍 빛 h‘法

본 연구는 統‘一政策에 대한 국민플의

연구의 연구 대상온 정부의

{룹輯間題월 분석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에

따라서

국한하

고， 연구의 볍위는 政鷹{협顆의 쩨훌念:規定 01
;J<; 影챔훨要因올 규명한 다음 여기

서 밝혀진 요인올 중심으보 f룹顆性 提萬 方察융 보색해 보는데 역점올 뚜고

연구는 文厭調효와 說間調훌똘 통하여

사플

분헌죠

있다.

그려고 본

통하여 쟁책신뢰의

수행되었다. 먼저

개념올 균정하고 ;생책산뢰에 영향올 미치논 요인물

윷 식별한 다용 이률 요인룹올 중심으로 본 연구활 위한 설문옳 작성하였다.

셜문조사블 위한 표본은 천국의 대로시， 중소도시， 옵 · 면지역의 쭈빈볼올 때

상으로 모픈 제충에서 골고루 추출휠 수 있도확 層化抽出方法파 無作~ 抽出

풍이 있다.총화추출방법의병행하였다‘方法옳 기훈으로는 성， 연행， 거쭈지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의 SAS패 키지릅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II. 政策rt듭賴에 판한 f맺論n‘1 背뤘

오랜
보

서

1. 政策信賴 땀f究의 發展

신폐푼제는 행정화이나 ;성책학 관계의

역사릅 가지고 연구회 어 왔으며

푼헌보다는 주로 ;성치학 문현 촉에

;쟁책신뢰는 개별척요로 연구되기

다논 주로 정치선뢰의 하위개냄으로 다뿜어져 왔다1 )

1) 안병만， ‘우리냐랴 놓촌주민의 정치효농파 정치신펴의

(서윷 : 다산훌환사， 1989) pp. 425-441.
정도’， 한국정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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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신뢰회 선행연꾸로서 정치신뢰에 때한 연구에 관해서 살펴볼

펼요가 있다.

정치신회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부터 시짝하여 최근까지 꾸훈히 이루어

져 왔는E떼 정치신휩연구는 청치신뢰활 총휴변수풍 연구하는 입창과 목렵변수

로 연구하논 입창으로 냐풀 수 있따. 전자의 경우에는 청치신뢰의 개념 및

휴정방볍， 영향요인 풍에 관한 것이었고， 후자찍 경우는 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초점융 푸j1 연구하였다. 욕히 챙치신뢰의 깝소는 참여에 어떤 영향

윷 미치고 어떤 유형의 저항척 행위와 관협회느냐에 관섬올 두었다.

연구초기에놓 정치신뢰룹 종속변수로 취답하늪 연구가 지배척이었요냐 60

년때 미학사회의 쪽통파 혼란의 경험으로 정치선풍l와 태도 및 행홍올 연구하

는 후자의 연구가 더욱 판섭을 가지늠 ;영향으로 기올어지고 있다.2)

초기에는 청치선풍l외 개념과 정치신뢰에 영향윷 01 치 는 요인 01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으냐 아직까지포 합의점에 도짤하지 못했다.

정치신뢰개녕에 대한 연구경향로 다옵과 같은 몇가지 입장요로 나불 수 었

다‘ 첫째， 정부에 대한 평가측면올 정치체제에 대한 국띤플의 기때감에 푸고

정치체제가 국민촬이 바라고 있눈 산출불올 생산활 것이라는 국변률의 기때

감으로 정회하는 업장이따. 불째， 정부에 때한 평가혹면올 정치지도자회 청치

규법이나 게임규칙의 여행에 초점올 두고 정치불신올 정치규뱀이나 게입규칙

이 정치지포자에 의해 끊엽없이 첨해회고 있다는 감정으로 쟁의한따. 셋째，

이불과블 닿려 정치신뢰개념올 치지와 소외라늪 맥락에서 보다 넓온 차웬에

서 검토하는 정우도 있다.

정치신뢰의 개냄에 때해서릎 이상과 찰온 입장외에도 따른 견해촬이 많지

만 일반척으로 학자를간에 의견얼치룹 보이고 있는 정치신훼의 개볍용 챙치

체제에 대한 국민똘의 평가척 ;챙향이라고 합 쥬: 었따.

2) 문태현， “꽁꽁챙책의 신뢰성에 관한 갱혐쩍 연구” 한쭉정치화회보， 쳐1 22칩 제2호

(한국정 치 학회， 1987)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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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체제롤 좁착화하고 흑쩡하는 푼제에 있어서 많온 논쟁점블융

내 "!E하고 있어 정치신뢰홀 촉정하기에는 어려옵이 있다.

정치신회의 결청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외뚱 활발히 이후어져 왔요나

최총적인 합회점에는 포짤하지 못하였다.

예 컨데， D. Stokes, 1. Citrin, T. Mitchell 그리고 W. Scott풍온 정캔-신펴볼

꽁직자와 정책산출 및 효파용와 요인과 연판사켜 연구하였고3)， W. GaInsori

은 정부신뢰플 풍직자， ;정치제도， 청권집딴의 철학 및 정치공총체의 4가치 추

훈으로 나누어 연구하면서 二1중 가장 중요한 것윤 공칙자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4 ) 나종오는 지금까지 정치신뢰연구룹 검토한 후 정치신뢰에 영향올 0]

치논 요인딸올 크게 CD 심리척 변인，@ 사회척 변인，@ 쩡치척 변인으로

분류하고 초기에눈 섬려적 변인이 강조되었으냐 냐중에는 사회척 변인， 정치

적 변인 풍의 훈으로 강조점이 변천되어 왔다고 한다.5) 이뜰 연구플온 쭈로

정치선포l에 영향올 미치는 요언활과 청치신뢰칸의 결합판제의 혹면에서 검토

되었고 인과판계측면에서 챙치신뢰와 영향요인융 규명한 연구가 나따나게 되

었는데 R. Cole의 연구가 그것이다.

3) Terence R. Mitchell & William G‘ Scott, “ Leadership Failu~s， the Distruct
ing and Prospects of the Administrative State," PA욕: Vol. 47(987); lack Cit
rin “ Comment :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974) ;D.E. Stokes, ‘ Popular Evaluations of
Government : An Empirical Assessment" in Harlan Cleveland & H. D.
Lasswoell(eds), Ethics and Bigness; Scientific Academic, Religious Political
and Milita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참쪼 .

4) William A. Gamson, Power and Discontent (Homewα쳐. m : The Dorsy

Press 1968) 참조

5) long Oh Ra, ‘ A Comarative Examination of the Locus of Citizen Trust in

Government" r제 4회 합동학술대회논푼접J (한균행정학회， 1981)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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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le윤 쩡치신뢰에 영향올 미치늪 톡렵변수뜰 φ 나이 @교육 ®"El인신

뢰 @ 효놓감 빛 인종으로 설정하고 혹언과 백힘에 대 한 다옴의 〈그립 2-1>과

같온 인과모형올 셀쩡하였다.6)

교
o
.." 따인신뢰

연 랭

< 二l힘 2-1 >Cole와 챙부산회 갱로모형

그러나 Cole의 연구는 정치 사회적 요인뜰을 제외시켰고 종속변수로서 정

부신로1평가룹 측정할 수 있논 포괄적언 지표의 개발여 부축했다는 점똥이 푼

제가 되고 었다.

한면 청치신뢰를 독렵변수로 하여 정치신뢰수준의 감소가 정치참여에 어변

영향올 미치는가룹 규명하논 연구가 나따냐께 되었논데， 이것은 60\건대 미국

의 때학가 시위， 인종폭동 홍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불신과 정치참

여룹 연결시켜 연구함으로써 나타냐게 된 것이다.

지급까지의 연구문헌을 검토해 볼때 정치활신과 정치참여깐의 관계에 관한

가설용 때체로 정치불신자뜰이 정치신뢰자보다 연좌놓생， 쭉풍， 혁명조칙가업

풍 볼볍척인 챙치활통에 판여활 가놓성이 크다블 것이다"7 ) 여와는 딸려 쩡치

6) Richard L. Cole, “ T oward a Model of Political Trust : ~ Causal Analysis"
A merican Journal of P이itical Science, V이. 17, No.5, 1973 뺨쪼.

7) 이룹 윗받첩하논 연구플로는 다옵파 같은 연구톨이 었옴‘

Edward N. Muller, ‘ A Paπial Test of a Theory of Potential for Political Violence",
Americ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6(September, 1972), PP. 928-959. ; David
Schw값tz， Political Alienation and Political Behavi，아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Ch. 9 “ - 10 : David O. Sears and John Maconahay, The Politics of Violence
(Boston : Houghton Mifflin, 1973) ; Jeffery Paige,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1971} PP.81O-820. : Jeol D. A
berbach and Jack Walker, ‘Politi때 Trust and Racial Ideolog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Decenber, 1970), PP. 1199-1219. : D. Nachmias, ‘ Modes
and Types of Politi떠1 Alie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이. 25 (December,
1974), P.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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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자라도 비천똥쩍인 정치활동(불볍적인 챙치활동)융 지지하지 않논다늪

가젤율 지지하는 엽장도 있다. 예컨대 Citrin은 정치적 냉소쭈회와 져항활동

올 지지하는것 깐에 강력하고 지족적인 관련성이 없용올 발견하였다.8) 따라서

청치불신파 정치참여간외 판계에 관해서는 보다 세련된 홉정도구에 의해 많

은 겹증융 필요풍 하고 있다 하겠다.

2. J吹驚信賴의 觀念

지금까지 논의한 정치신뢰와 본 연구에서외 청책신뢰논 선회개념이 풍일하

므로 신뢰대상으로서 정치와 ;쟁책의 개볍올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개엽

이 딸라진다. 정치신뢰연구에서 신회의 대상인 정치는 다차원척 개볍이표로

그동안 많은 학자블로 부터 논쟁의 때상이 퇴어왔다. 그려나 아직까지 해결

을 보지 못하고 있다.

o} 찬가지료 정책신뢰의 선뢰대상인 정책의 개념도 다차원척이묘로 여버가

치 의미로 사용되고 었다. 그련떼 본 연구에 있어서 신뢰대상으로서외 정책

은 모분 국빈플 01 쉽게 인지하고 경험합 수 있포록 쪼착화 회어야 하기때문

에 추상척인 정책개념온 신뢰때상요로서 적합하지 봇하다고 본다. 이페한 점

에서 정책올 정부활풍이냐 사업파 판련시키논 정책개념이 신뢰때상으로서 정

책옳 적철히 개엽화 하고 있다고 생각왼다. Gerston 은 꽁공정책이란 정부의

활풍여냐 사업과 관련되며 영향력의 뱀위가 대뿌-분 사회에 미치고， 그러한

쩡책결정온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며 발전적인 성격요로 폭정되는 과챙으로 보

았다M

8) Jack Citrin, ‘ Comment :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No. 3(September. 1974), PP. 979
-980.

9) Larry N., Gerston, Maki~K_ Public Policy ; From Conflict to Resolution

(&ot1. Foreman and Company, 1983),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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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나라의 경우에도 정책올 청부의 활풍이나 사업 및 행동지첩으로 보는

경우가 ~1 배 척 이며 ， 특히 ;성핵환석 • 평가에 관심있는 학자들은 추상적언 것

보다 구체적인 정부사업이나 표로책프와 홍일한 개1녕으로 보논 ;영향이 었다N).

정책의 개1녕에 때한 이펙한 쟁의는 본 연구의 젤문 대상자플인 국민룰이 협

게 인지하고 경험활 수 있따는 점에서 적합한 퓨정인 것으로 생싹왼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의 정책이환 바랍직한 사회상태룹 이흡하려는 정책목표와 이

룹 당생하기 휘해 펼요한 쩡혜수딴에 때하여 뀐위있는 정부기판이 공식척으

보 캘쩡한 기본방칩으로서 구체척효로는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 및 행똥지침

으로 ;쟁의한다.

이와같온 쩡책개냄에 의합 때 일반척언 쩡부의 정책이환 수많윤 하위쩡책

뜰로 구성펴어 있고 이툴 하위정책뜰용 다시 수많온 차 하위정책이나 한위

사업촬풍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결국 북정한 청책에 대해 국민쓸이 신뢰하고 불신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

책윷 구성하고 있논 여허 사업톨에 대한 개별척인 평가룹 흉해 형성훤다고

생각흰다.

한편 신뢰란 개념은 정치신뢰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블융 검토해 볼때

Miller의 견해가 많은 지지륭 받끄 있다. Miller는 ;생치신뢰를 정부가 71 놓올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용영되고 있다는 신념이라

챙의하고 있다1 1)’

10) 노화준 교수냐 김명수 교수논 쟁부의 쟁책을 청부사업이냐 프로그햄파 홍웹시

하고 있다. 김병수 교수는 「실제포 명가되논 것온 집행기환01 정빽윷 구체화시

켜 수행한 사업이다 .. t ••• 사업올 정책의 하위개념요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평

가되는? 것온 사업이며 결국 혹쩡한 챙책올 구성하고 있높 여려 사업틀에 대한

개별적언 평가훌 통해 륙쩡한 쟁책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

책파 사업용 엄격하께 구별치 않고 었다.

김 병수， 꽁꽁쩡책평가론 (서옳 : 박영사， 1987), PP. 33-41.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올 볍분사， 1983), P. 17.

11) Arther H. Miller, ‘ Rejoinder to Comment by Jack Citr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No‘ 3 (September, 1974), P.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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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흘 정책과 신뢰개념올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정책신뢰란 정부

의 활똥이나 사업이 국빈톨의 규볍척 기때에 따라 수행되고 었다는 신념율

의미한다. 여기서 규범적 71 때 란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에 때해 일반국민플 01

평가활 때 사용되는 기준용 발한다. 이러한 규법적 기대에 따라 챙부의 통얼

;생책이 수행펼 때 똥얼정책은 국민률로부터 신뢰률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황선융 받올 것이다.

그런데 정책융 평가하높떼 사용되늪 기준은 평가의 관챔과 장쪼점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훤다. 평가자가 어떤 명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에 임하느냐에 따

라 평가와 결파가 다포거} 나따날 수도 있흥며 개별정책마따 목특한 내용과

성격윷 지니고 있따. 이러한 기준플은 때게 명확하게 구분펴는 것이 아니고

상호중복척인 성격융 띠고 있다. 몇몇 화차플외 견해만 살펴보면 다용과 갈다.

w. Dunn용 정 책 대안의 평가기준으로 φ 효파성 (effectiveness) , @ 농

률성 (efficiency) , @ 척정성 (adequacy) , @ 형평성 (equity) , @ 대웅성

(responsiveness) , @ 척 합성 (appropriateness)윷 률고 있고12)， E. Suchmarl

은 보건사업의 성때룹 평가하는 기준으로 @ 노력 (effort ), @ 성과

(performance) , @ 척정성 (adequacy) , @ 놓률생 (efficiency), @ 과정

(process)불 제시하고 있다13) 또 R. Nakamura와 E. Smallwo떠는 정책집행

의 성패룹 평가하는 기준으로 φ 정책복표활성，@ 농률성，@ 지지와 만

쪽，@ 수혜차에 대한 때웅생，@ 체제유지풍 5가지룹 제시하고 있다14 )

한편 김형렬 교수는 정책평가룡 파정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각 파청

에 캠합한 평가기준올 셜정하였는데 다음 〈표 2-1 )과 갑다.

12)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N. 1. : Prentice

- Hall) , Inι， P. 343.

13) Edward A Suchman, Evaluation Research (New York: Russal Sage Foun

dation, 1967), PP. 61-68.

14) Robert T. Nakamura & Frank Smallwα펴，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

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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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 I경 가 결 과 I챙 가

;생 책결정파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산출평가 ;생책영향 I명 7}

· 정책의 합볍생 ·쩡책제획의 ·효 파 성

Et당성 ·척 시 생
• 체제의 영향

·정책복표의 ·쪼직의

타당성 척정성 ·농 홉 생

·정책결정에의 ·풍 제 ·형 평 성
· 시차상 영향

창여자 ·형태변화 • 때 용 성

·공 익 생

< 표 2-1 >책환척인 정책평가기준15)

이상파 같이 평가자가 정책올 평가하논 기준은 판점에 따라 여려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논 결과 평가의 판접에서 풍일정책의

쪽흑한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통엘정책외 신뢰생 평가지표볼 선챙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선정환 평가지표플로논 효과성， 때웅성， 척시성 풍 3가지

이다.

3. j없策信賴에 影響윷 미치는 要因

앞에서 정책신뢰에 영향올 미치논 요인틀에 관해서는 다양한 흑면에서 연

구되어 야칙까지 어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옴에 판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분화가 따륜고 연구자마따 연구방법올 딸리함에 따흔 당연한 결

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논 지급까지의 선행연구똘올 바땅으로 정책신

뢰에 영향을 미치논 요언플중 본 연구의 때상정책으로서 통일정책이 갖는

15) 김행협， ‘포훨적언 정책평가 71 준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재23집 연세대학교

대 학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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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수성을 .Jl려하여 다읍과 같온 변수틀옳 셜쩡하끄자 한따.

1) -f뼈A的 要因.

국민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롤 합 때는 짝 개인01 쳐한 상황에 따라

그 반용양태가 활라지게 훤다. 따라서 각 재언의 사회척 배경파 개언척 흘생

파 같은 깨언척 요인이 흉일정책의 신뢰성정도에 쭈요한 영향올 미친다고

볼 수 있다16) 이퍼한 변수률로는 연랭， 생별， 거쭈지， 사회경제척 지위

(SES) 풍올 설정하였다.

먼저， 1Ft홉에 대해서블 연행이 쩡치신뢰도와 연환생이 있다는 연구논 비교

적 많은 편이따.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논 연령과 청치신휩성파의 관계논 부

의 상판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따난 반면1?)， 또 다릎 연구에서는 정의 상관판

계가 있다는 연구1 8)포 있어 야직까지 뚜렷한 결폰에눈 이효지 봇했다.

풀째， 性別온 정치신뢰 영향변수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었지 봇하지만

A. Finifter논 여자보다 답자가 신뢰수준이 약간 높다는 것올 벌견하였다19)

그떠나 답여간의 청치신폐수준에는차이가 없따는 추장도 었다찌).

셋째， 뽑住地에 따라 정책신펴도가 차이가 있용 것이와고 가정 할‘수 었

따. 거추지가 농혼이냐 대도시냐에 따라 정치 · 사회에 대한 의식이 다흘 것

이고 이는 결국 정부의 통일쩡책에 때한 평가에도 영향용 0] 칠 것이다.

넷째， 할슐 • 經濟的 地位 <Socioeconomic Status)논 정책신뢰도와 직접척언

16) R.' E. Agger, M‘ N‘ Goldstein and S. A. p，잃rl， ‘ Political Cynicism : Meas

urement and Meaning‘ ” Journal of Politics, Vol. 23 (961) , PP. 447-506.

17) Edgar Litt, ‘ Political Cynicism and Political Futility" Journal of Politics, V이.

25 (963) , PP. 312-323.

18) 흉상컬 ‘대정부 신뢰감에 관한 연구"， (서옳대 행쟁대학싼 석사논문， 1985), P. 47.

19) Ada W. Finifter, ‘ Dimensions of Political Alienation", American Political Sci

ence Review, Vol. 64(June 1970), PP. 390-391.

20) Marvin E. Olsen, ‘ T wo Gate얽ries of Poli디않1 Alienation", &χial Forces.

V이. 47(March 1969), PP. 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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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체가 있음이 밥견퇴었는떼 “낯은 사회척 지위는 아노미와 청치쩍 소외훌

01 끌기가 협다”고 결혼윤 짓고 있다21>

2) 文化 · 心理的 要困.

국빈뜰01 정부의 똥얼정책올 I챙 가활 때에는 푼화 • 섬려적 변수촬도 중요한

C영 향올 미친다. 이러한 문화·심리척 변수툴로는 여러가지룹 지척활 수 있겠

지만 풍일챙책의 목륙한 성격융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환딴되논 변수흘만 선

;챙하면 다옵과 질다.

첫째， 階톨훌훌훌훌憲織은 챙부의 홍일정책에 때한 국민률의 I명 7r에 중요한 영

향올 u1 철 것요로 생각훤다. 때체로 계총간의 갈용온 계총칸에 불I명풍。1 존

재활 ;썽우 야기퇴며 이러한 불평풍윤 정부의 정책과 법접한 환램이 었다. 그

려하여 계총깐의 갈풍01 심화되면 이것은 청부정책에 때한 불신과 연결될 것

으로 판란훤다.

불째， 政治 • 社슐意織으풍 국민활이 보수성향옳 띠'-냐 진보생향올 띠느냐

의 여부는 흉얼정책의 신뢰생에 중요한 영향융 u1 치 리 라 생각휩다. 여기서

보수적 성향이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현체져l불 유지하려늪 사

상 또는 태도룹 의 u1한다. 이퍼한 보수척 생향홉 도시보다는 놓홀， 젊윤총보

다는 노년총， 하류충보따는 상류총얼수확 장하다는E 것이 얼반척안 정젤이다.

반변 진보척 성향에 판해서는 S. Upset에 의하면 노홍자 계굽의 보수주의와

권위주의에 판한 二l회 연구에서 ;생제척 문체에 때한 태도에 있어서 가난한

계충일수쪽 더욱 친보쩍이거나 좌파척이라고 셜명하고 있다.22) 때체로 진보

적 성향윷 지년 사합활용 홍일의식에 있어서도 굽변하눈 정셰촉에서 시기쩍

첼한 융통성있는 풍얼쩡책올 선호하게 펼 껏이다. 따라서 국민플의 ;엉치 • 사

회에 대한 의식여하는 정부의 통일챙책에 때한 국민뜰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

21) E. C. McDill and J. C. Ridley, ‘ Status, Anomi, Political Alienation, and Politi

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8 (1962), P. 1207.

22) S. M. Li탱et， “ Working CI잃s Authoritarianism" Political Man(New York :

Doubleday & Co., 1960)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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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미친다고 볼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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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政策體系要因.

흑;생한 정책에 대한 국민블의 신뢰감은 산출옳에 해당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 청책에 판여하논 정책담당자에 대한 평가에 의해 형생훤다. 따라서 정책

체계요인으로 정책내용， 정책담당자， 청책파청， 정책홍보요인옳 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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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플효부더 불신획 때상이 흰다. 따라서 정책내용의 현실성， 월관생통온 풍

얼정책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올 01 철 것이다.

풀째， 政策擔當者흉흉數로 정책땀땅자볼에 대한 국민를의 규범척 기대감이

상실펼때 이폴에 때한 활신감은 나아가서 정책불선에까지 이료계 되며， 또한

푼제해결놓력파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올때 시행착오적 정책이 맙발되고 결과

척으로 국민툴로 부터 불신올 받게 훨 것이다. 따라서 정책담당자의 업무수

행능력， 책입감， 공확의식풍온 홍얼정책애 대한 국민플의 신뢰감 형성에 중요

한 영향올 미첼 것이다.

셋째， 政策過程變數효 정책과정에 있어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자의적 ;성책

집행으로‘ 언하여 정책불신옳 옳래하거l 휩다. 쪽 참여의 제한온 각종의 다양

23) E. C. McDill and 1. C. Ridley. op. cit., P. 206.

24) 1. D. Aberbach and 1. C. Walker,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A. S‘ P. R. Vol. 64 (December, 1970), P.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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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사항뚫이 ;쟁책결정에 반영되지 봇활 뿔만 아니라 정책이 국민룹에게

촬이익옳 쭈거냐 잘못훤 경우에포 이룹 수정하는 방법이 모잭5대기 어려우묘

로 정혜꿇선을 초때하게 훤다. 따라서 정책파청에 있어서 창여와 정책집행의

자의생 여하눈 홍일정책에 대한 국민블회 신뢰감 형생에 중요한 영향용 미철

것이다.

넷째， 政策弘報變數로 이것용 매스컴에 의한 청책홍보여하에 따라 학민룹

의 정책평가는 많은 영향올 받게 된다는 것 01다. 때채보 매스캠에 의한 정책

불신온 정책에 대한 과다홍보 또논 과소홍보에서 비훗흰다. 과다홍보는 얼관

성 없는 지냐친 홍보룹 가져오게 함￡풍써 학민들릉로 하여즙 정보에 때한 회

의룹 가져오게 하고， 과소홍보는 통얼정책에 대한 국띤뜰의 이해도를 낫게하

며 나야가서윤 유언비어의 확산올 가쳐옵으풍써 사회촬얀과 쟁책불신올 야기

시칸다. 따라서 풍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홍보여하눈 통얼정책에 때한 국민블

의 신뢰갑 형성에 많은 영향옳 미철 것이다.

ill. 統一l찢策信賴冊究폴 위한 冊究模型 및 假說으l 設定

1. 빠究模型의 設定

지급까지의 논의에서 통일정책외 신뢰생에 영향올 u1 치 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요인파 문화 • 섭려척요인， 정책체계요인 풍에 관해 살며 보았다. 여기

서 연랭， 생별， 거추지， 사회 • 경쩨쩍 지위 (SES) 풍 개인척요언에 따라 정책

효놓감， 계총간 갈풍의식， 전보/보수의식 풍 문화·심리책인 요인블01 영향

올 받게 훨 것이고，이흘 변수는 !E 정책체계에 때한 평가와 나아가서늪 통일

쩡책의 선로l생에 영향올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푼화·심려적변수블찬의 판

계에 있어서논 쟁책효능깝이 높온 사람툴흘 71 촌의 정치 • 사회체제에 만쪽깝

올 느껴 계충깐 갑동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융 것이고 계총간의 갈룹의식여

하는 정치 • 사회에 대한 재인의 태도에 있어 진보생올 띠느냐 보수생옳 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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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중요한 영향올 미철 것요로 생각훤다.

이 러한 논의훌 바탕으로 통얼청책의 신뢰성에 영향융 미치는 요앤블간의

인과모형을 작성해 보변 다읍 (.:1렴 3-1) 과 같다. 연구모형에 포함훤 변수촬

로블 개인쩍 요인변수로 연령， 생별， 거주지， 사회갱채척 지워 ( SES )， 혼언여

부풍이고， 분화 • 섬려척변수로서 정책효놓감， 계총간 갈풍의식， 정치사회회식

뚱이며， 정책체계변수로서 정책내용， 정책과쩡， 정책흉보， 정책담땅자 둥이다，

이촬 영향요인플이 어떤 경로룹 홍해 봉얼정책의 신뢰생에 영향옳 tIl 치 게 되

는가볼 환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책

7網 lε/ \ 애\ 」긴훼쳤일젊혜$

청핵체계변수

정책내용

갱책파정

정책흉보

갱핵답당;(.)-

(=z.립 3-1) 통앨쟁책신뢰연구훌위한 연우 £.형

2. 假說의 設定

본 연구의 복쩍온 우려나라 통일정책에 때한 신뢰수출흘 어느정도이고 신

뢰성에 영향융 미치는 요인월윤 어떤 요인률이 었으며 이톨 요인툴용 어변

인파정로롤 거쳐 선훼성에 영향올 tIl 치 는가옳 환석해 봄으로써 통일청책에

때한 신뢰생의 제:i1..방안올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문체접올 중심으로 가셜

셜정올 위한 몇가지 논의툴용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번저 추려나라 홍웰쟁책에 때해서는 그동안 야당과 채야로 부터 많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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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받아왔는데 그 이유로는 정부가 통앨논의률 완전히 복첨하여 일반국민뚫

의 참여툴 배제시켜 왔다는 첨을 지척하고 있다. 그려고 문익환 홉사획 방북사

건， 입수경양의 밀입북사건 흉 통얼푼쩨와 판련된 많은 사건룹이 발생하여

그홍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윤 적지않은 비판툴이 제 71되고 있다. 따라

서 쭈려나라 홉월정빽에 때해서는 꿈빈룹의 신뢰수준이 충간 이하일 것이

라고 가정할수있다.

다음요로 정책신뢰 수출에 영향옳 미치는 요인줍에 판해서는 그풍안 강쪼

점이 딸라져 왔음에 대해 이미 언급하였다.

Cole의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짙이 미국에서는 인총， 나이， 교육， 따인신뢰，

효놓감 풍이 중요 요인으로 치쩍되고 있a며 최곤에는 청치적 변인이 강쪼되

고 었다. 쭈려냐라의 경우에도 청책체계와 환현훤 요인이 가장 종요하따고

생각훤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려나화 학민뜰의 의식수훈도 도시화 및 산업화

에 따라 매우 향상되었다고 불 수 있요며 이에 따라 보다 수훈 높윤 정책서

비스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기총의 정책쳐l계는

이에 효옳척으로 대처하지 봇하고 시행확오척 악순환만 거톱해온 경우가 많

았71 때품이다. 이상파 갈온 논의홉 바탕으꿇 환 연구에서 겁충하고자 하는

가쩔올 설정해 보면 다용과 갈다.

〈가쩔 1) 정부외 홍얼챙책에 때한 국민블의 신뢰수준온 총칸수훈 이하월 것이따.

〈가셜 2> 연령， 성별， 거주지， 사회 · 경체쩍 지위 ( SES)와 같은 개인척 요인은 효농

감， 계총간 찰풍꽤식， 정치 · 사회의식파 쟁책체계에 때한 평가， 통일정책의

신뢰생에 때한 평가에 영향옳 01 철 것이다.

〈가셜 3> 챙책효놓갑의 정도는 계총간 갈풍의식， 청치 •사회의식과 정책체계에 대한

평가， 풍얼정책의 신뢰성에 때한 평가에 영향옵 미철 것이다.

〈까설 4> 계총깐 갈풍의식은 정치 · 사회의식파 쟁책체계에 때한 평가， 통일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병가에 영향용 미칠 것이다.

〈가쩔 5> 정치 •사회의식온 정책체제에 대환 평가와 홍웰정책의 신회성에 때한 명

가에 영향율 미철 것이다.

〈가쩔 6> 정책체계에 때한 명가는 풍월정혜와 신뢰생에 때한 평가에 영향용 미첼

것이다.

〈가껄 7> 개인척 요인， 효농감， 계총칸 잘풍의식， 정치 • 사회의식， 정책채계변수중 정

책체계변수가 흉얼청책의 신뢰성 평가에 가장 표게 영향옳 며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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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變數의 操作-化 빛 測定

1. 統 ‘政策에 대한 信賴性 : 從屬變數

우려나라 용일정책에 대한 신뢰성 명가는 총콸평가의 관첨에서 명가71훈올

훤용하여 평가하고차 한다. 이러한 평가기출올 봉얼쩡책의 톡톡한 생척올 :il

려하여 선정한다변 효과성， 적사생， 때용성 풍이 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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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차 병 사회 · 경체척 지위의 하위변수

W. L. Warner 직업， 수입훤， 수업액， 꺼쭈지역， 가옥의 형태， 교육

1. Karl 생휩양식이 비슷한 사랍끼려의 상호작용정도

개인적 권위， 직엽， 소휴뿔， 계급의식， 가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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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SES의 하위변수



354

여러한 선행연구플에 토대흘 푸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척 지위

(SES) 흘 다용과 깝이 I명 정 하였다.

「사회 • 청제척지위 (SES ) = (교육수준 + 직업위신 + 월수입) + 3 J
여기서 사용훤 하위변수에 때한 1명 정 71품은 다용과 찰다.

먼저 교육수춘에서는 대학웬졸을 5점 ， 때활을 4첩， 고교폴을 3첨， 중학교 졸

업율 2챔， 국민학교 이하블 1점으로 하였고， 가쪽의 명균 월수입에서는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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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SOl간원 미만올 1챔요로 하였다. 척업척 위신에 때해서는 교수 • 환컵사 •

기업체간부풍 전문직옳 5점， 때기업의 부장 Ef.는 과장급. 행정기관의 과장급

풍 관리직올 4점 ， 회사원과 칼윤 사우직을 3점 ， 요리사. 기사 풍 숙련직옳 2

챔， 부칙. 외판원. 월일노홍자 풍 비숙련칙을 1점으효 하였다.

2) 文化 · 心理的變數.

첫째， 본 연구에서의 政驚效能感여한 7fl 인 의 쩡치행풍이 챙책과정에 영향

을 미철 수 있다는 셨념요로 정의하고 정책이해감， 개인의 쟁책과정에 때한

영향력의 확신감올 휴정지표로 젤정하였다.

흑 정부의 똥일정책에 때한 이혜의 정보와 뽕얼문채와 관련된 정책과정에 어

느정도의 영향핵윷 01 철 수 있논가에 판해 셜푼올 작성하였다.

풀째， 階層間의 훌훌훌意識온 계총잘풍의 인식도， 계총갈홍의 경험도， 계충갈

퉁의 해소가농성 풍흘 흑정치표로 삼았다. J려하여 쳐1총의 식올 촉정하기 휘

해 우려사회에서의 계총깐의 갈용 정도는 어느정도이고， 계총깐의 찰용에 관

해 경험한 정도와 해소가농성은 어느쟁도인가에 관해 설문융 작생하였따.

생째， 政治 • J社會意識온 사회운홍에 대한 인식， 차환쭈의판， 경제개혁정책에

때한 인식， 통일판 풍올 혹정지표홀 삼았다. 그려하여 정치 • 사회의식올 혹정

하기 위해 우려사회의 학생용똥이나 노홍운흉 풍 사회운동파 똥지공개냄， 룹

융실명제 풍 겸채개혁정책에 때해 동의하는 정도와 자본주의체제， 홍일푼제

풍에 대한 견해에 판한 쩔푼용 작생하였다.

3) 政榮體系變數.

첫째， 政策內容흉數로 월판생과 현실생용 하위변수로 셜;생하였는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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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관성이란 행정기관 상호깐이나 선후정책 상호깐에 었어서 쟁책내용의 일 ~l

생 E표는 연촉생으로 정의하고 행정기판 상호칸찍 정책내용의 월치정도와 정

책내용의 변경정보룹 뽑;생지표효 하여 쩔분융 착생하고， 현실성온 정책내용

외 실현가농성과 실쩨 상황과의 부합쟁도로 청와하여 실현가놓성과 실제상황

에외 부합청도흘 측정지표로 하여 셜문올 작생하였다.

불째， 政策i뼈程變數로는 정책과정에외 참여와 정책집행의 자의성을 하위변

수로 선정하였는떼 여기서 참여란 정책올 결정 · 집행하윤 파쟁에 시민올 직

첩 참여시키며 이룹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그1， 창

여에 때한 경험， 제도척 장치의 유무룹 촉정지표로 하여 설푼올 작성하였 o

며， 쩡책집행의 자의성온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꽁i영 하고 우려하게 집행하려

고 하며 모든 청책의 수렵 빛 실시가 빈쭈적 첼차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볍쩍용의 꽁I쟁성， 자발적인 정책오류수정， 민쭈척 집행절차

룹 측정지표로 하여 설문올 작성하였따.

셋째， 政榮弘報變數는 통일정책에 대한 정보룹 어느 한쪽으끊 편중되지 않

고 사실때로 신속하게 알려윤 것으풍 정의하여 보도의 공정성과 보뚱외 적시

성올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설푼올 작성하였다.

넷째， 정책밤땅자변수눈 정책담당자뜰이 자신룹이 맡은 일에 대한 전문지

식파 변화에 대웅활 수 있는 능력수준이 어'- 정도이고 정책결정이나 집행파

정에서 잘못에 대하여 책임올 지려논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인가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담당자의 농혁파 책임성올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설푼옳 작성

하였다.

V. 資料의 魔集 및 分tfi

1. 贊料의 魔鎭

본 연구는 정쥐t의 통월청책신뢰에 때한 신뢰수중올 ;껑협척으로 흉정하고

정책신뢰에 영향융 미치는 요인촬이 어떤 경로룹 홉해 영향올 며치는가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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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봄으로써 정부의 흉일정책에 때한 신뢰생의 제고방안올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확척이 있옴에 환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환 연구에서는 여러한 북척을 활성하기 위해 썰운지롤 작생하여 쪼사톨 딴

행하였는떼 JI.본 추출방법온 때표생용 확보하기 위해 총화추훌 방법과 부작

위추출 방법올 병행하였다. 총화할항의 기훈흩 지역별， 거쭈지별， 연행별， 생

별이었다. 전국적으로 서옳 · 경기 280병 ， 충청 200 l청 ， 호남 250명 올 표본으로

추흉하여 1000부의 조사표훌 배포하였늪떼 이중 862부가 회수되어 86.2%의

회수옳올 냐따냈다. 설재로 추훌훤 표본의 지역별， 거주지별， 연령별， 생별

내 역온 다용 〈표5- 1 )파 〈표5-2)와 같다.

거쭈지\지역 서울· 경기 총 챙 영 남 3ε 남 총 계

때 도 시 122 67 107 101 397

중소도시 89 43 70 64 266

옵 면 42 41 56 60 199

계 253 151 233 225 862

〈표 5-1) 지역별 · 거추지별 표환의 봄!£

생별\연령별 20대 301껴 40대 50때 60때 계

남 자 244 157 128 69 6 604

여 자 139 73 28 14 4 258

계 383 230 156 83 10 862

〈표5-2) 연령별 • 생벌 표혼의 구생 내용.

2. 資料의 分析

1) 統g政策에 대한 f를顆水뚫.

홍일정책의 신뢰환 풍일문체와 관련하여 청부의 활동이나 사업수행이 쭉밴

짤의 규뱀척 71 대 에 따라 수행화고 있다는 신념올 의미한다. 이려한 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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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신뢰도

개인척 요인

I쟁 균 下 값 유의 수줌

쳐'-'" 채 2.0386
생

팝 1.8735 5.36 0.021 *
별

여 2.1111

;1셔- 채 2.0386

여‘-
20 대 1.5004

30 대 2.1900
령 12.55 0.0001 **

40 대 2.6829

50 대 3.3261
별

60 대 4‘0000

거 처‘- 체 2.0386
‘

←:z「 때 ￡ 시 1.9682
3.10 0.0466 *

지 중소뚱시 2.2800

별 옵 . 변 2.3480

전 체 2.0524

상 2.5000
SES 2.80 0.0627

~ι「 2.0232

하 2‘0286

〈표 5-3> 홍일정책 선회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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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신뢰도톨 홉정하기 위한 기줌으로는 총괄명가의 관챔에서 효과생， 척시

생， 때용생올 션정하였으며， 5점 Likert 혀도로 혹정결과 통얼정책에 때한 신뢰

수준온 명균 2.0으로 중칸수좀보다 훨씬 낮게 나봐나 었다. (가셜 1채택).

01 러 한 풍일정책의 신뢰수줌이 개인척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블 살펴보기 위해 환산 분석한 결과블 다음 〈표 5-3)파 켈다.

〈표 5-3)에 서 보는바와 같이 생별로는 답자가 여자보다 신회의 정도가 쪼

급 낮재 나봐냈으며， 연행별로는 젊흘 충월수톡 신뢰의 정포가 낯옹 것으로

나따녔다.!E한 거주지에 따른 신뢰정5:.는 때도시의 경우가 가창 낮은 것흐풍

나따났으며， 사회 • 경제척 지위 ( SES)에 따흘 신뢰는 상위계충의 경우가 가장

높깨 나타났요냐 유회미하지 않는 껏으로 냐타났다.

이상의 분석결짜룡 요약하면 우려나라의 경우 여자보다논 답자가， 젊은 총

얼수홉， 때도시에 사는 사합웰수록 ;생부획 홍얼정책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놓

은 것으로 나따놨다. 이러한 현상블이 나타나게 훤 것온 이뜰 집딴뜰이 다른

집단플에 비해 청부의 뽕얼정책에 때한 지식도 많이 알고 었으나 청부의 풍

일정책이 ζ1즙의 요구플 총쭉시키는데 효융척요로 때쳐하지 봇하고 있기 때

문이 아년가 생각된다.

한편， 개인적 요인변수뜰중 뚫 이상의 변수들이 상호 결합하여 통앨정책선

회도에 미치눈 효파홉 검효하기 뷔하여 푸 변인간 상호작용 효파분석융 한

결파는 다옵 〈표 5-4)와 쌀다.

싫련원 생·연랭 생·거주지 성 ·SES 연령，거주지 연령 'SES 거주지 •SES

F 값 2.42 1.32 2.53 1.73 2.64 2.07

유의수쯤 0.0934 0.1732 0.0832 0.1643 0.788 0.1232

〈표 5-4) 두 변앗!깐 상호착용 효파 분섹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갈여 개인척 요인변수활이 서로 쩔합하여 흉얼챙책

의 신회수출에 영향올 미치는가툴 분씩해 본 철파 어 L 유형의 결합도 5%

유의수짤하에서 유외한 영향올 u1 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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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政鷹f협훌쩔性 影챙훨要因의 經路分析

(1) 統-政驚信賴性 影챔훌要因分析

본 연구에서논 정책신뢰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으효 개인척 요인， 문화 • 심

려 책 요인， 정책체계 요인용 셜정하였따.:1.련떼 분화 • 집려적 요인이나 정책

체계 요언윤 다차훤척 개념이묘로 요인분석올 풍하여 몇가지 요인으로 청려

할 펼요가 있다. 그퍼하여 본 연구에서높 푼화 · 심려적 요인과 정책체계 요띤

의 모돈 젤푼에 때해 요인분석한 결파 7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5-5)에 서 보는바와 갈이 문화 • 심려적 요인과 정책체계 요인온 앞의

이흔적 배경에서 설정한 7개 요인과 일치하게 나따났다.

요인 I 용 정책내용과 관련훤 요인이묘로 정책내용요인이라 하고 요인 R

는 ;엉책함당자와 환련훤 요인이묘로 정책담당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마찬가

지 방볍오로 요인 m온 정책파정요인， 요인 N는 정책홍보요인， 요인 V논 쟁

치 • 사회의식， 요인 W온 계총간 갈풍의식요인， 요인 W온 청책효농강요인이

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눈 통일정책신회에 영향율 미치는 요인으로

@ 성，@ 연령，@ 거쭈지，@) 사회 · 경제척 지위 ( SES )， ®챙책적 효농참， CD

계충깐 갈동의식，@ 청치 • 사회의식 ， QY 정책내용， CD 정책과정， m 정책홍보，

@ 정책밥당차 풍 11 개 의 목렵변수룹 셀정하였다.

여 기 서 문화 • 섬 려 척 변수플파 쩡책 체 채 변수플에 대해 5점 Listert 척도풍

휴정한 결파듭 다용 〈표 5-6)과 갈다. <표 5-6)에 서 보논 바와 같이 푼화섭려

척 변수틀의 경우 계총칸 찰풍의식윤 3.02로 중깐수준이며 정책효놓캅파 정

치 • 사회의식(진보성)온 중간이하로 낯게 나따나 때체로 보수생향융 띠고 었

으며 똥얼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영향융 비철 수 있다라는 확신감 정도높 낮

옵율 알 수 있다.:1.려고 정책체제 변수플의 껑우에는 모두 중간수준 이하효

나따나 풍일정책과 판련훤 정책체계에 대한 국민룹의 평가는 비판척임융 알

수 었다.

그중에서도 흘히 청책파쟁에 대한 신뢰캅이 가장 낮고 따용으로는 정책담

당자， 정책내용， 정책홍보 순으로 나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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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l-a1. 요인 I 요인 R 요인 m 요인 IV 요인 V 요인W 요인W

청책 이해참 0.05 0.04 -0.05 0.12 0.07 0.19 0.58

;엉책 영향감 0.22 0.14 -0.02 0.23 0.07 0.08 0.47

계흉갈풍 인식도 -0.08 -0.04 0.29 -0.09 0.12 0.52 0.08

계총갈풍 청험도 0.06 ~0.05 0.28 -0.02 0.13 0.64 0.06

계총갈풍 해소 가놓성 -0.07 0.08 0.23 ~0.03 0.21 0.47 0.01

사회옮동에 대한 인식 0.28 0.12 0.21 0.21 0.60 0.03 -0.04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0.31 0‘20 0.05 0.18 0.46 0.16 -0.25

경제개혁쩡책에 대한 인식 0.12 0.19 0.18 0.31 0.53 0.12 … 0.18

풍일푼제에 대한 인식 0.14 0.17 0.01 0.24 0.45 0.13 -0.02

행챙기판간의 협혁 0.63 0.20 0.24 0.23 -0.29 0.08 0.01

;정책내용의 일판성 0.61 0.23 0.34 0.18 -0.21 ‘ 0.04 0.04

실현 가놓성 0.72 0.19 0.05 0.10 0.05 -0.13 0.07

업무수행 농력 0.28 0.54 0.24 0.14 0.18 0.07 0.17

책업깝 0.32 0.47 0.21 0.09 0.01 0.10 0.10

꽁복의식 0.20 0.51 0.12 0.11 0.24 0.03 0.09

참 여 0.29 0.32 0.49 0.29 0.34 -0.08 0.16

집행의 자외성 0.24 0.21 0.44 0.17 0.12 -0.08 0.16

보도의 공청생 0.25 0.25 0.21 0.74 ,. 0.21 -0.02 0.04

보도의 신속성 0.27 0.23 0.23 0.71 0.23 ‘一 0.01 0.07

〈표 5-5) 요인훌씩 철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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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펀t
정책 계총깐 정치·사회 정 책 챙 책 정 책 정 책

효웅감 갈흉의식 의식 내용 파쟁 담당자 홍보
-

I명 균 2.15 3.02 1.99 2.24 2.07 2.14 2.40

표춘편차 0.79 0.35 0.45 0.68 0.71 0.90 0.82

〈표 5 - 6 > 복렵변수의 측청컬과

(2) 觀路分析

경로환석(Path analysis)은 여러 변수플 칸의 인파판계훌 규명하기 위한 기

볍중의 하나로 변수뜰의 관계에 때해 논리적으로 셜명해 출 수 있다. 언파판

계에 대한 이혼에서 어떤 변수률에게 영향올 미치논 환계에 대해 회귀모형율

이용하여 밝혀내는 것이다. 01 러 한 방법에 입작하여 본 연구에서는 풍월정책

에 영향옮 미치논 요인뚫의 환계에 대해 회귀식으붙 표현하면 다옵파 같다.

FE=XU+ X12+X2+X31 + X32+X33+X4

FC=FE+XU + X12+X2+X31 + X32+X33+X4

FP=FC+FE+XU + X12+X2+ X31 + X32+X33+X4

FPC=FP+FC+FE+XU+X12+X2+X31+X32+X33+X4

FPP=F‘P+FC+FE+XU + X12+X2+X31 + X32+X33+X4

FPO=FP+FC+FE+XU + X12+X2+ X31 + X32+X33+X4

FPR=FP+FC+FE+XU+X12+X2+X31+X32+X33+X4

Y=FPC+FPP+FPO+FPR+FP+FC+FE+Xll + X12+X2+X31 +X32+X33+X4

(XlI : 당자. X12: 여자. X2: 연 령 ， X31: 때뚱시 . X32: 종 • 소포시. X33: 옵 ·

변 •. X4:SES. F‘E: 정 책척 효농깝. FC: 계총깐 갈풍의식. FP: 정 치 • 사회외식，

F . PC: 정 책내용. F· PP:정 책 파쟁 . F· PO: 정 책 밥당자. F· PR: 정 책 홍보，

y=홍열쟁 책 의 신획수훈)

이려한 회귀모형외 ;껑로계수플율 알아내기 위해 먼처 회귀분석올 한 따옵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활올 제외시키고 유의°1한 변수플만 가지고 다시 회귀

분석율 한 결과 따용 〈표 5~7)파 칼다.

〈표 5-7)에 서 보블 바와 갈이 연령흘 계총간 갈풍의식에 부(.)의 영향올 01
치고 있으나 정책내용， 정책파정， 청책흉보， 챙책밥방자에 때한 1명7]-인 청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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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촉 변 수| 출 노 카 |계 총 간|갱 치 • | 쩡 책 체 계 | 홈 알

독볍-변 쑤셔.n.. 0 "0 I 갈종의식 | 사뼈의식 |갱 책내용 |갱 책과청 | 갱 책홍보 !정 책 당당자| 신 뢰

1-0.1274* I 10“3916 * 10.3915U 10.3912U 10.3344U 1 α6714UN.S I =:-~. -.: 1 N.S 1-:----'. ,-.'-----: ,-,.-----: 1-'----': I
O.따48) I -.,- I(0.0001) I(0.0001) I(0.0001) I(0.0001) I (0.때01) ， 、

N.S I ~0.1231
- ‘ (0.0500)

여
‘ i

령

생 답 N.S N.S N.S N.S N.S N.8

볕 여 N.8 N.S N.S N.S N.S N.8 N.S N.S

‘ 0.4208*
거 |대 도 시 : :: ;

’ (0.0222)

주 |충소￡시 N.S

繼
뼈

nu

f
·、

3N
N.S N.S N.S 0.4661“

(0.0045)

N.8

N.S

N.S N.S N.S N.S N.S N.8

지 |융 · 면 N.S
-0.3610 * 1-0.3762 *
(0.0455) I(0.0438)

N.S I~~1::~~ I N.S
(0.0335) I

-0.1251 * | N-S
(0.0414)

ι3884 * , 0.5105u 1 ‘_ _ 10.6474U 1 0.1620*
(0.0133) I (0.0013) I _..- I (0.0001) I (0.0340)

N.S I얹鐵 N.S
0.3636.. 10.3188.. 10.3278.. 10.3319.. ‘ ι

(0.0때1) I (0.0001) I (0.때01) I (0.0001) ’ ” ‘

N.S 1-?:1369~ I N.S 1-~.1228 ~ I
’ (0.0105) I -,.- I (0.0277) .

?혔鋼 I N.S ’

N.S N.SS E S

효 놓 깝

계 총 간

칼종의식

갱 치

사회의식

정많잃용

N.S

N.S N.S N.8

책 l쟁책파갱

0.0847*
(0.0253)

0.3637**
(0.0001)

0.0679*
(0.0448)

0.0850*
(0.0162)

체 |청책홍보

청 책
계|
땀당자

,
e

R2 I 0.0308 I 0.0679 I 0.0333 I 0.3512 I 0.3268 I 0.2862 I 0.3071 I 0.8594

(N.S: 유의미하지 않읍)

〈표 5-7) 경로계수 환씌결J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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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눈 정( +)외 〈정향올 미치고 었으며 풍월정책의 신뢰생에 때해서

도 매우 유의며한 쩡( +)의 영향올 미치고 있다‘

흑 연령이 높옳수휴 계총간의 갈풍의식올 덜 느끼며 홍얼정책과 관련훤 ;쟁

책체계에 때해서도 긍정쩍인 평가룹 함으로써 풍얼정책에 대한 선뢰수춘이

볼온 것으풍 나따났다. 성별의 경우는 통일정책의 신뢰포룡 제외한 다흔 영

향요인에 때해서 직접적인 영향올 미치지 않는 것요풍 나봐나 앞의 분산분석

의 결파와도 월치하고 있다. 거쭈지볍로는 때도시의 ;성우 쩡책 효능감， 정

치 · 사회의식， 정책담당자 둥에 직첩적인 정( +)의 영향올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봐냐 때로시 추민들용 정책 효놓감이 상때적으로 높고 진보성올 띠나

정책담당자블에 때한 평가는 궁정적업올 얄 수 있다. 읍 • 면외 경우논 껴l충간

잘풍외식과 정치 • 사회의식에 대해서 부(‘)의 영향올 미칩으로써 갈풍의식이

비교적 미약하며 보추성올 띤 것으로 냐E}났고，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당

당자 풍 정책체계에 대해서는 청( +)의 영향옵 0] 쳐 정책체계에 대해서논 비

교쩍 항청책인 평가흘 하논 것으로 나봐냈요며 봉얼정책신뢰도에 대해서도

직접척인 정( +)의 영향올 미치고 있논 것으로 나타녔다. 한편 사회 · 갱셰척

지위 ( SES)는 계총간 갈풍의식에 정(+)의 영향올 미치고 정책과쟁에 대한

평가에는 부(-)와 영향올 미치고 있는 것요로 나따났다， 즉 지위가 높올수록

계총싼 갈동에 대해서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뽕열정책의 겹쩡 i과정

0] 나 집행파정에 때해서도 비판적입윷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지식인 계충와 정치 • 사회에 때한 비판의식올 반영한 결파가 아년가 생각휩

다. 청책 효놓감온 계충간 잘풍외식에 대해서 부(-)의 영향올 미치나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정( +)의 영향올 미치고 있는 것요로 나따

나 정책효농감이 놓옳수확 계충간의 갈풍의식윤 낯요며 정책체계 전반에 대

해 궁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요로 나따녔으며， 계총간의 갈풍의식은 정책체계

변수풍 정책내용과 챙책홍보에 부(-)의 영향올 미치고 있는 것요로 나따나

갈풍의식이 높올수록 홍얼쟁책의 내용파 챙책흉보에 대해 비환척엽옳 압 수

있다. 청치 • 사회의식은 통힐정책내용올 쩨외한 어떠한 요인에도 척첩쩍인

영향올 미치지 못했요며(가셜5 부분채핵)， 정책체계변수플온 모두 좁일정책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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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도에 정( +)의 영향올 미치고 있늪 것으로 나따냐 챙책체계에 때한 명가

여하가 똥열정책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용 미침율 알 수 있다(가쩔6채택).

이상의 논의옳 바황으로 합때 홍일챙책의 신뢰생에 가장 폼 영향올 미치높

요언으로는 연령파 ;생책체계변수 01며， 정책체계변수중에서논 ;챙책과정변수가

가장 륜 영향옳 01 치고 있으며 거쭈지와 성별변수도 영향을미치논 것으효 냐

하녔다. 그러나 사회 · 경제척 지위와 효웅감， 계총칸 갈풍의식， 청치 · 사회의

식 풍온 정책체계롤 흉해 간첩척효로 영향옮 미치고 있블 것으풍 분석결파

나따녔다(가껄3.4 부분척 채택).

VI. 統一政策의 信賴性 提高方案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정부의 흉얼청책에 때한 신휩로능 챙책파청， 쩡책내

용， 청책땀당자， 정혜홍보 흥 정책체계변수와 연령， 거쭈지 생별 풍 개인척 요

인변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올 받고 있읍올 알았으며， 사회 • 경체척 지위

(SES)나 정책효농깝， 계충깐 깝풍의식， 정치 • 사회의식 풍윤 정책체계변수률

풍하여 칸접적으훌 앵향올 미치고 있음올 알았다. 그려고 통얼정책과 판련월

정책체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놓 매우 비판척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러

한 홍일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옳 미치늪 요인뜰율 어떻게 풍제함으로써 홍일

정책의 신회생옳 높일 수 있올 것인가?

딴저 일반적인 방향용 제시하고 이에 따흘 구체척인 방안올 체시하겠는데

연령， 거주지와 칼용 개인척 요인변수툴온 홍체가 불가놓한 변수촬여 71 때푼

에 비교쩍 흉제가 가놓하다고 생각되눈 정책체제변수훌훌 종심으로 신뢰생

제j1방안올 .£색해 보기로 한다.

첫쩨， 정부의 좁일정책온 국민올 위한 정책 01어야 한다. 여기서 국민올 위

한 정책이라 함은 단순하게 정책밤땅자룹의 판한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냐

고 청책과청에 있어서 국민에 의한 통제냐 국빈의 참여가 보장훤 쟁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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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도에 정( +)의 영향올 미치고 있늪 것으로 나따냐 챙책체계에 때한 명가

여하가 똥열정책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용 미침율 알 수 있다(가쩔6채택).

이상의 논의옳 바황으로 합때 홍일챙책의 신뢰생에 가장 폼 영향올 미치높

요언으로는 연령파 ;생책체계변수 01며， 정책체계변수중에서논 ;챙책과정변수가

가장 륜 영향옳 01 치고 있으며 거쭈지와 성별변수도 영향을미치논 것으효 냐

하녔다. 그러나 사회 · 경제척 지위와 효웅감， 계총칸 갈풍의식， 청치 · 사회의

식 풍온 정책체계롤 흉해 간첩척효로 영향옮 미치고 있블 것으풍 분석결파

나따녔다(가껄3.4 부분척 채택).

VI. 統一政策의 信賴性 提高方案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정부의 흉얼청책에 때한 신휩로능 챙책파청， 쩡책내

용， 청책땀당자， 정혜홍보 흥 정책체계변수와 연령， 거쭈지 생별 풍 개인척 요

인변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올 받고 있읍올 알았으며， 사회 • 경체척 지위

(SES)나 정책효농깝， 계충깐 깝풍의식， 정치 • 사회의식 풍윤 정책체계변수률

풍하여 칸접적으훌 앵향올 미치고 있음올 알았다. 그려고 통얼정책과 판련월

정책체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놓 매우 비판척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러

한 홍일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옳 미치늪 요인뜰율 어떻게 풍제함으로써 홍일

정책의 신회생옳 높일 수 있올 것인가?

딴저 일반적인 방향용 제시하고 이에 따흘 구체척인 방안올 체시하겠는데

연령， 거주지와 칼용 개인척 요인변수툴온 홍체가 불가놓한 변수촬여 71 때푼

에 비교쩍 흉제가 가놓하다고 생각되눈 정책체제변수훌훌 종심으로 신뢰생

제j1방안올 .£색해 보기로 한다.

첫쩨， 정부의 좁일정책온 국민올 위한 정책 01어야 한다. 여기서 국민올 위

한 정책이라 함은 단순하게 정책밤땅자룹의 판한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냐

고 청책과청에 있어서 국민에 의한 통제냐 국빈의 참여가 보장훤 쟁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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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며이다.

울쩨， 통일정책의 신뢰성흘 정책내용의 질에 많은 영향올 받고 있는데， 정

책내용의 질은 청책담당자의 농력이나 팡복회식， 책엽감 둥이 높을 때 높아

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척정수준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 통잎정책에 대한 과다홍보 또는 파

소홍보는 정책활선의 웹인이 흰다.

이상과 갈은 세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정부회 통얼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을 좀더 구체척으로 살펴 보면 따융파 같다.

1. if)(策過程에 있어서 參뺏으l 據 ι太

모든 정책은 일현외 과정올 거쳐 만플어 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정책

은 많은 참여자룹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며 !f 어떤 정책온 소수의 사랑뜰

에 의해 결정폐기로 한다. 소수의 사합월에 의해 이후어지논 정책은 경우에

따라 합려적일 수도 있겠요y.::r것윤 민의블 수령치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었어서 많은 갈풍옳 야기시킬 수 있다. 측 현실성이 결여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문제 해쩔옳 위한 정책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참여눈 풍일쩡책의 현실

성원· 제고시켜 국민뜰료 하여급 정책신뢰를 높이게 하논 것이다. 뽕일정책옳

쭉빈의 모픈 제총이 참여하여 결정하게 되면 모픈 학민틀료 부터 신뢰콸 받

게 되며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갈풍의 소지가 적어져 그 효과논 균게 나E}날

것이다. 특히 6공화국에 촬어와 똥얼분제룹 풀려싸고 정부와 학생 및 재야세

벽깐에 많은 갈풍과 마찰올 빚어왔다;;;생부가 뽕일논의촬 환전히 폭접하고

있다는 비환플이 제기훤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

부의 홍얼쩡책결정과정·흘좀더 개방시킴으로써 참여룡 확대시키게 되면 갈홍

의 소지가 2썩 어지고 그반품 통일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2. 政策;βI容의 t見Xit性 및 -貴件 維Jif

정부의 홍일정책이 아무려 많온 사량블이나 01 씩 집딴의 참여와 홉흉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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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불때룹 푸고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비현실척언 것이라변 그것

은 흉일문제톨 해결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늪 방향요중도 작용 활 수

있다.

따라서 흉얼정책의 내용윤 구체척이고 t챔 확하여 실현가놓성이 있어야 하며

시때척 상황에 찰 척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환 홍일정책파 판련훤 여러 부

처중 어느 한 부처가 자기의 입장만 생각한 정빽내용올 탑고 있다면 그 부처

에서는 만족스렵겠지만 전체적인 측변에서는 반쪽스럽지 못한 내용이 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천체척인 흑연에서 볼 때 풍일정책온 현실성이 쩔여휩 것

으로 따악된다.

여러한 통일정책의 현실생 뿔딴 아니라 일관성로 흥얼쩡책신뢰에 있어 매

우 중요하다 . .=1.홍안 팍민플01 통일정책올 불신 해 왔떤 것은 홍얼쩡책의 얼

관생파 지혹성 01 부족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가형 한가지 예를플면 담북

분제에 때한 선언 01후에 판련훤 여러 후속조치좋을이 뷔따묘지 봇하여 때흉랭

의 션언취지와 보안볍과 갈은 관련볍률의 내용이 상호총톨훤 측면이 있어 왔

논데 이것도 역시 일판성 결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야부려 좋은 정책이

라도 자쭈 바뀌변 이흘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국민플의 입장에서는 불안하

고 봉일청책을 불신하여 소극척인 자세훌 보이논 것이다. 그려묘로 정부의

뽕일정책은 얼관생올 지녀야 하며 한번 셰훈 정책은 강한 의지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활때 쩡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국빈플의 신뢰는 강화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앨정책의 내용에 있어 현실생과 일판성올 유지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政策擔當’者의 能力開짧고} 倫理確立

아무려 좋은 행정제도가 갖추어져 있더라포 이똘 운영하는 정책담당자의

융려의식이 결여봐어 있올때는 정책온 선뢰받지 못한따. 정책탑당자는 국민

의 꽁복요로 모든 국민룹에게 정직하게 업무륭 수행해야 한다. 또 스스홉 그

런 의식올 가져서 국빈이 받고 따훨 수 있도흡 솔션수법해야 한다. 차신보다

모 국민과 국가 사회륨 떤져 생각하는 의식옳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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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좋은 윤려강령올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라고 쩡책밥당자룹 스스룹 지

키려논 노력이나 의식이 없이논 성공올 이루기 어렵다.

또한 정책담당자는 국띤파 같은 행위를 하여도 이에 때한 책암은 더 3.다

고 하논 의식올 받아플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변 정책합당자는 보다 륜 영

향협윷 갖고 있기 때푼이다. 만약 종일청책담당자윷이 책임생이 결여된 채로

청책윷 결쩡하고 집행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국민블외 신뢰

수준도 형편없게 저하될 것이다.

여기서 룡일정책담당차라 함윤 홍얼정책절정자와 룡일정책집행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홍일청책결정자는 확잡한 홍일푼체의 해결올 위해 전문성이 요

구휩다. or용러 판단력이냐 직관웹도 펼요하고 정책캘챙시 협쪼기판파의 정

치쩍 홍정에 때한 놓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최고지도자나 의회효 부터 정치

적 지원올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책집행자에 대한 홍제 · 유인농력이 결여펙면

정책의 성꽁용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똥일정책 집행자도 정책집행올

위한 푼제해결놓력이나 전분성이 요구되며， 상급기함파 판현기판뜰로 부려

정치적 지원이냐 협조릅 얼올 수 있고 하부기관뜰에 척첼한 감복과 유인올

제꽁하는 려더쉽이 있어야 한다. 이퍼한 통일챙책담랑자촬의 윤~회식이y.

능력여하는 통일청책에· 때한 신뢰성올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교육과 훈련올 봉해 똥일정책당당자플의 윤려의식과 놓력발전

융 뷔한 노력이 요망훤다고 하겠다. 여기서 교육은 륙쩡한 칙책과논 직접척

인 연관성윷 찾지 않논 개인의 얼반적인 잠재능력융 총합적므로 개벌하는 것

올 딸하며， 반면에 훈련은 직푸셜 위한 능력융 발전시키눈 것윷 외미한다. 이

렇게 jjl홉파 훈련온 업멸한 의미에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만 교육 • 훈련윤

개인의 모온 농력과 태도볼 발전시키는 포괄척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90년때 에 뚫어와서는 봉구권의 변화뿐 아니라 소련외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반도불 촬버싼 국제환경 01 굽변하고 있논데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환

청은 통얼정책 함당자블에게 고도의 전문생과 새로운 척웅·놓혁올 더욱 요구

하므로 정책함땅자촬에 대한 교육 • 훈련의 중요성이 더옥 고초되고 있다. 따

라서 홍일정책에 대한 선휩생용 높이기 위해서는 풍일정책 담당자촬에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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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육 • 훈협용 흉해 전문지식을 좁특시키고 쇄신적인 성격파 가치판 빛 행

태롤 지낼 수 있도록 노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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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설수요자뀔로 하여금 청보혈 항상 편려하게 활용할 수 있도혹 함으보

서 정책개발이 보다 합리척으품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풀 지훨

해 쭈어야 활 것이다.

s. 適切한 政策弘報

통일정책이 국민플로 부터 산뢰볼 받기 위해서는 적쩔현 홍보활홍이 있어

야 한다. 정책홍보에 있어 과다홍보 !f.환 과소홍보 7} 이루어칠때는 오히려

볼신의 」관었。I 훤다. 여기서 파뎌홍보는 풍일쩡책에 대한… 션전용 남용하거냐

잎판성이 없는 지나친 홈보똘 힘으로싸 캡1!.띄 왜곡꾀 정보에 때한 회띄흘



369

가져요게 하고， 파소홍보는 정부‘에 때한 의심을 야기시켜 유언비어의 확산올

가져와정책불신올 초례한다.

그풍안 정부논 우려의 풍얼정책에 때해서는 지나치게 홍보한 반면 북한의 통

일정책이냐 사회실상에 대해서논 지나치리만큼 정보훌훌 차딴하여 오다가 챔차

북한에 때한 정보7} 국빈플에게 알려지면서 부터 정부의 통월정책 나아가서

는 청치체제 자체에 때해서까지 촬신감이 팽배해지게 되었다고 웰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똥엘정책의 신뢰성올 재고하기 위해서논 매스컴올 봉한 의도

척인 편중보도는 시청되어야 하며， 국민의 판섭을 일시적으로 볼려기 위한

상징조작용 펴해야 할 것이따.

VII. 結 論

본 연구에서는 우려냐라 統…政策에 때한 {캅賴性에 影생훌융 미치늪 요인블

용 무엇이며， 이촬 要因월이 과연 어떤 경로똘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꿇 삽펴

합으포써 풍잎정책에 때한 선뢰성 提i홉方案올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윷

두었다. 01 려 한 볼척올 달성하기 위해 3ζ훌HJf究홉 흉해 政策f첩賴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플윷 抽tl:l한 따음 이뜰 요인촬올 바당흥로 설문것1룹 작성하여 調

효하였따. 標本抽出용 代表→1훈을 확보하기 위해 20셰 이 상외 전국·빈용 대상요

포 總和抽出方法파 無f양鳥抽出方法촬 병행하여 862 명 윷 선청하였따. 01 렇 게

수집핑 자료를 환석한 결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접옳 살펴보변 다옵파

찰다‘

첫째， 쩡부의 통힐정책에 대한 뽑願水準온 중간이하풀 배우 낮기 때환에

f찮賴性提高활 뷔한 각별한 노핵야 요망된다논 점야다‘ 。l 줍 위해서 統-政策

에 폐한 不{룹藝없융 보뎌· 철저히 규명하고 구체적인 처벙방얀찍 2z.색고} 이룹

實現시키기 위한 작총 노혁이 요구휩다.

뚫째， ;상 31L 찍 統 →政策섬賴↑生어 l 影響옳 따치눈 要·없으 i료 는 가}띈적 요인， 잡

화 ‘ 섬떼적요안， 쟁춰채제요인상칠 선집하여 {f 씌 ι1] 펀 절:4 똥j 앓 정 책 와 신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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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첩척인 영향올 미치는 변수는 개인책인 요인중에서 연령파 居住地，

성별이며， 政$흉톨훌系要因온 청책내용， 정헥파청， 정책밥당자， 정책홍보 풍 모든

변수촬이 f홉顆性에 직첩쩍인 *예훌올 01 치높 것으로 밝혀졌따.

한편 푼화 • 성려책요인은 흉일정빽의 신뢰생에 직캡척인 영향온 미치지 아니

하고 政策體系變數촬옳 통하여 깐캡척인 영향만올 미치고 있는 것요로 밝혀

졌다. 따라서 국빈촬획 정책체계에 대한 병가여하가 통힐청혜의 선회생에

중요한 영향올 미치고 있용을 알았으며， 홍일정책에 대한 신뢰성 쩨고방안의

모색도 정책체계의 개션올 통해 가농활 것으로 생각원다.

셋째， 統一政策의 f홈賴f.l:올 提홉하71 위한 方쫓훌 정책체계홉 중심으로 보

색해 보변 다음파 갈다.

CD 국민들의 의사훌 충분히 수협시키기 휘해 정책파쟁을 개방시컴으풍써

참여롤 확때해 나가야 한다.@ 정책내용이판 촉면에서 활때 정책내용이 일

관생과 현실성용 유지하도확 정책땀당자들의 폭홈적인 Or이 뎌 어나 폭차쳐안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청해서논 아니되고 장기쩍인 비션과 현실에 대한 경협

척 조사가 윗받침 되어야 한다.@ 쟁책답당자측면에서는 우션 꽁직융려똘

확렵하고 홍일정책과 관련된 전쁨적인 농혁윷 개발해야 한다.@ 정책홍보휴

변에서는 때쇼컴의 불공쩡한 과잉홍꿇냐 파소홍보가 있어서늪 아니되고， 홉

한의 실상이나 봉힐쩡책에 때한 정보도 치나치게 통체해서논 안훤다.

넷째， 통얼정책의 신뢰성옳 제고하기 위한 노혁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치유방볍으로는 신훼회복이 어렵다는 첨이따. 왜냐하변 우리나라

풍일쩡책에 대한 불신은 역때정권이 계속되어 온 과정에서 축쩍훤 결파이며

또한 신뢰의 형생은 오랜홍안의 경험이나 사회화파청을 통해 01 후어지 기 때

푼이따.

붙 연구의 한제라면 먼져 통얼정책의 신회생에 영향올 미치높 모든 변수플

올 포함한 좀더 포웰척인 훌f究模쩔!용 철청하지 못했다는 첨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흙의 영향에 때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옵으룹

논 변수플의 測~指짧에 문제가 있올 수 있다. 물론 기폰 연구뜰로부터 발휘l

한 것이 71눈 하나 아직온 멀 체계화 펴어 있어 2차지표로 보완하여야 합 것

이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환 연구설계로 이상과 같온 한계정

올 극복하는 노력이 펼요하다 할 것이다.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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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펼자 소개 (거l 재쏠)

0우성대 • 목포대학교 쏘교수(국민윤리교육꾀 )

• 고려떼 빛 동 1:11 학원 정치외교헥파(벽사파정 수료)

• 연구심적 : 자유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양정치 사상사 역 ( R . N.

Berk 저 )

o 이참홉 • 한난대학교 소교수( 정치외교학과 )

• 한국외대 일어과， 프방스 피 E1 때 학원 ( 깎 All 정 치 헥 벽사)

• 연구설적 ; 쪼션에서의 노 • 일제국의 분규 20세 기 초 프랑스의

패한정책 연구 등 증:랴의 대외정책(역서)

0최수경 ·충넘때학교 조교수(정치외괴학과)

• 서깅대 영문과， 프랑스 Notre Dame대 학원 ( 국제 성치학 박사괴정

수료)

•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상인연구위원 역임

• 연구실적 : 분단국가의 외교적 승인운제(한국) , 김임성의 려더쉽

스타일， 동독과 복한익 외교정책비교 등 연구

O박용현 • 조선데학피[ 조교수(냄과대학)

·죠션패 및 동대학윈 법학괴(박사과정)

• 연구실적 :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적 고찰， 한 • 일간 때륙

렁 겸겨l 측정 문제 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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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
ζ~ i!r‘「 • 전남대학교 강사(정치학과)

• 전담때 및 동대학원 정치학과(박사과정 수료)

• 전남때 통일문제연구소 간사

0최봉수 • 댄균대학교 강사(사회과학때)

• 딴국대 및 동때화워 행정학과 수료(행정학 박사)

·호서때강사， 딴국때 정책과학연구소 간사

• 연구실적 : 한국지빙의회의 구성조건파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

시때의 지방행정조직에 판한 연구， 교원보수제도， 북한의 지방

자치 수준 동 연구

0오정수 • 부산여때 전엠강사(사회사업학과)

• 서울때 및 동때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연구실적 : 북한의 사회변동파 사회문제(최병 편， 북한개판) , 북

한의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전개파정 등 연구

O박효|서 • 조선대학교 전압강사

• 전남대 수학과， 서윷대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연구설적 : 똥일정책결정요인 분석(노화푼 공동) , 사회복지예산

의 결정요인 분석， 공공산돼이환의 정책분석에의 적용:ut 한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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